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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의 방향과 원칙❙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는 총 10권으로 구성되었다. 1권은 �위원회 활동 보고서�, 

2권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종합보고서�, 3권은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종합보고서�, 

4권은 �블랙리스트 사태의 총체적 조망�으로 구성되었다. 1권에서 3권까지는 기본적으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에 참여했던 민간위원들과 전문위원들이 집필을 담당하였다. 

3권 말미의 별첨 부분에는 제도개선소위원회의 수많은 토론회에 참여했던 외부 전문가들의 옥고들이 

참고 자료로 수록되었다. 4권에는 주로 외부 전문가들이 필진으로 참여하여 진상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좀 더 거시적이고 포괄적인 시각에서 블랙리스트 사태를 다각적으로 조망하였다. 외부 필진이 집필한 

부분은 위원회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다.

2권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종합보고서�의 부록으로 기관별, 분야별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전문이 총 

6권으로 편집되었다. 부록 1권은 기관별, 부록 2권과 3권은 공연 분야, 부록 4권은 문학･출판 분야, 

부록 5권은 영화 분야, 부록 6권은 시각예술 및 기타 분야 진상조사결과보고서이다. 직접 조사를 

담당했던 전문위원(조사관)들이 방대한 양의 관련 문서들과 수많은 피해자 및 참고인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고서를 작성했고 전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쳤다. 신청 사건들은 주로 위원회에 접수된 

피해자들의 조사 신청에 의해 다루어졌고, 직권 사건들은 조사 과정에서 개별 사건들의 범주화 또는 

기관별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위원회가 직권으로 사건명을 설정하였다.

이 백서에서 피해자들의 이름은 대부분 실명으로 표기되었으나 블랙리스트 실행에 연루된 공무원들은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 때문에 비실명 처리를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나 블랙리스트 실행 범죄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판단되는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과 장관, 차관 및 각 기관장들은 실명을 공개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의 5급 사무관 이상은 직급과 성까지만 표기하였고, 6급 이하는 직급만 밝히고 완전히 

비실명 처리하였다. 산하기관의 경우 본부장과 부장 또는 팀장까지는 직급과 성까지 표기하였고, 그 

이하는 직급만 밝히고 완전히 비실명 처리하였다. 직급은 사건 발생 당시의 직위를 명시하였다.

문체부는 백서 1차 편집이 완료된 후 관련 당사자들에게 가편집본을 열람하도록 하여 이의 신청 

절차를 진행하였다. 당사자로부터 문제 제기된 사항들에 대하여는 해당 사건 보고서를 작성하였던 

전문위원 확인, 당사자 소명, 사실 재확인 과정을 거쳐 백서의 최종 수정 보완 작업을 마무리하였다.

한편, 문체부는 2018년 9월 13일에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이행계획’을 발표했으나 문화예술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자 재검토 절차를 거쳐 2018년 12월 31일에 최종 이행 계획을 확정하였다.

이 역사적인 백서가 나오기까지 애써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발간 소위원회 위원장  김  미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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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태 관련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조특위

국정농단 사태 관련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특별검사, 특검, 박영수특검

국정농단 사태 관련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특별검사법, 특검법

국정농단 사태 관련 박영수 특별검사의 기소 사건 중 피고인 김기춘, 조윤선 등에 대한 기소 사건 재판 블랙리스트 사태 관련 재판

법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운영법, 공운법

법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국회 증언･감정법

법령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문화다양성 보호법

법령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 운영규정 문예진흥기금 운영규정

법령 문화예술진흥법 문예진흥법

법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

법령 영화진흥사업 심사관리규정 영화진흥심사규정

청와대 청와대 BH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실장 비서실장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정무수석

청와대 정무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 소통비서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교문수석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산하 문화체육비서관 문체비서관

청와대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대수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실수비

국회 국회 국정감사 국감

국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문위

정부부처 기획재정부 기재부

정부부처 국가정보원 국정원

정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 문화부, 문화관광부

정부부처 보건복지부 복지부

정부부처 행정안전부 행안부

정부부처 행정자치부 행자부

정부부처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실

유관기관 대한승마협회 승마협회

유관기관 영상물등급위원회 영등위

유관기관 영화진흥위원회 영진위

유관기관 예술경영지원센터 예경

유관기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위, 문예위

유관기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센터 공연예술센터, 한팩

유관기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한문연

유관기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복

유관기관 한국예술종합학교 한예종

유관기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출판진흥원

유관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콘진원

사업･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문예기금

사업･기금 세종도서 선정보급 사업 세종도서

사업･기금 영화발전기금 영화기금

기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직권남용

기타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

기타 심의위원 후보단 심의위원 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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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2014년 광주비엔날레 <세월오월> 전시 취소 
외압 의혹 및 2018년 광주비엔날레 
예산 삭감 사건

1. 의결주문

사건번호 2017직시1 [2014년 광주비엔날레 <세월오월> 전시 취소 외압 의혹 및 2018년 

광주비엔날레 예산 삭감 사건]에 대한 별지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한다.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안) 요지

가. 조사 취지

‘2014년 광주비엔날레 <세월오월> 전시 취소 외압 의혹 및 2018년 광주비엔날레 예

산 삭감 사건‘은 일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주요 국가기관이 예술작품의 사전검열 및 전

시 관련 외압, 민간인 사찰 등 중대한 인권침해 및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었

다. 위원회는 위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통해 국가기관의 이와 같은 불법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사실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나. 진상규명한 사실의 요지

2014년 <세월오월> 사건은 ‘대통령 모독’과 ‘유사 사건 재발방지’ 등을 이유로 작가와 

큐레이터가 협의하여 제작한 작품의 전시를 못하도록 국가기관이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21
제2권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종합보고서 부록

국가기관의 예산 분배 권한을 무기로 (재)광주비엔날레를 통제할 것을 지시한 사건이다.

당시 광주시가 ‘작품을 절대 전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재)광주비엔날레 측

에 직･간접적인 압력을 가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대통령비서실장 김기춘을 비롯한 

청와대 고위 관료가 문체부와 행자부 등을 통해 광주시 공무원과 윤장현 시장을 압박하

도록 지시한 것도 사실로 드러났다. 결국 <세월오월> 작품은 전시되지 못하고 특별전 개

막식은 파행되었다. 이외에도 홍성담 작가에 대해서 김기춘이 당시 민정비서관이던 우병

우에게 ‘경찰과 국정원으로 팀을 구성하고 리스트를 만들어 추적하여 응징하라’고 지시

한 사실 또한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세월오월> 사건에 대한 국정원의 여론동향 보

고가 확인되었고,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여러 차례 홍성담의 동향이 언급된 

점, 김기춘의 지시가 있은 직후에 우익단체에서 홍성담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점 등에

서 민간인 사찰 지시가 일부 실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8년도 광주비엔날레에 대한 국고지원이 이전 31억 원에서 13억 원이 삭감된 18

억 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하여, 기재부는 ｢국제행사관리지침｣의 조항에 따른 것이라

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김기춘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기관 단체들을 보조금 축소･중단 

등을 통해 바로 잡아 나갈 것’이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고, 문체부가 이에 대해 ｢건전 문

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 실행계획｣ 등을 수립･보고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광주비엔날

레의 예산 삭감은 기재부 등의 무리한 규정 적용 등이 의심된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추가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붙임 : [2014년 광주비엔날레 <세월오월> 전시 취소 외압 의혹 및 2018년 

광주비엔날레 예산 삭감 사건]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사   건] 2017직시1, [2014년 광주비엔날레 <세월오월> 전시 취소 외압 의혹 및 

2018년 광주비엔날레 예산 삭감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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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조사 개요

1. 조사 취지

2014. 8. 8.경 개최 예정이던 ‘광주비엔날레 특별전 – 달콤한 이슬’에 전시될 걸개그림 

<세월오월>에서 홍성담 작가가 박근혜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묘사한 부분 등을 문제 삼

아 주최 측이 수정 요구를 하였다. 작가가 이를 최종적으로 거부하자 광주시는 동 작품의 

전시불가를 발표하였고, 논란 끝에 결국 위 작품은 전시되지 못하였다. 그 여파로 이에 

반발하는 동 특별전 참여 국내외 작가들의 출품작 자진철거 및 항의성명, 예술인단체 및 

시민단체의 항의 등이 잇따랐다. 

위 사건이 발생한 지 2년 후인 2016.11.14.경 윤장현 광주시장은 위 <세월오월> 작품 

전시와 관련하여 김종 당시 문체부 차관이 압력을 가한 사실을 언론을 통해 시인했다. 그

리고 2016.말경 공개된 故 김영한 민정수석의 업무수첩에서 위 사건에 대한 대응팀 구성 

및 민간인 사찰을 김기춘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 지시하는 등 국가 권력기관의 특별 조

치가 있었음이 드러났다.

한편 2017 ~ 2018년도 광주비엔날레에 대한 국고지원이 이전 31억 원에서 13억 원이 

삭감된 18억 원으로 결정되었는데, 이에 앞선 2016. 3.경 기재부가 광주비엔날레 등 3개 

행사를 특정하여 국제행사 심의대상 탈락을 통보했음이 확인되었다. 이 부분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재)광주비엔날레 측이 예산상 불이익을 받은 것이 아닌지 하는 의혹이 있다.

2014년 광주비엔날레 <세월오월> 전시 취소 외압 의혹 및 2018년 광주비엔날레 예산 

삭감 사건(이하 <세월오월> 사건이라 함)은 일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주요 국가기관이 

예술작품의 사전검열 및 전시 관련 외압, 민간인 사찰 등 중대한 인권침해 및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위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통해 국가기관의 이와 같은 불법행위의 진상

을 규명하고 피해사실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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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개시의 근거와 목적

가. 조사개시 근거 

본 사건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기능) 제1호 및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를 위한 조사세칙｣ 제21

조(조사개시결정 등) 제2항 등에 근거하여 문화예술계블랙리스트진상조사및제도개선위

원회 제18차 전원위원회(2017.12.8.)에서 직권조사개시결정으로 의결되었다(의안번호 

17-109).

나. 조사 목적 

위원회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해 밝혀야 할 규명과제는 다음과 같다.

1) 표현의 자유 침해

홍성담 작가는 (재)광주비엔날레 측과 출품 계약을 체결하고 <세월오월> 작품을 제작

하던 중, 주최측과 광주시 등의 수정 요구를 수차례 걸쳐 받았고, 협의 하에 ‘허수아비’로 

표현된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을 ‘닭 그림’으로 수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시가 유보되

었다. 작품의 제작 과정 및 전시 유보 과정을 확인하고 이 부분이 사전 검열이나 표현의 

자유 침해의 소지가 있는지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2) 전시 관련 외압 사실

<세월오월> 작품의 전시와 관련하여, 책임 큐레이터뿐만 아니라 광주광역시, 문체부, 

청와대 등이 관여한 정황이 일부 확인되었다. 전시 관련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재)광주비

엔날레 및 책임 큐레이터에 대해 국가기관이 어떠한 외압을 행사하였고, 이것이 권한남

용 등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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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간인 사찰 지시 및 이행

2016년 말경 공개된 故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의 수첩에서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

의 민간인 사찰 지시 등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 지시가 실제로 이행

되었는지, 이행되었다면 해당 기관 및 이행 방식 등도 조사하고자 하였다.

4) 광주비엔날레 예산 삭감 등 피해 사실

2017 ~ 2018년도 광주비엔날레에 대한 국고 지원 삭감 경위를 조사하여 이것이 <세

월오월>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별도의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

였는지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제2절 조사 방법

1. 자료 조사

자료 조사는 먼저 사건경위와 관련하여 광주시립미술관에서 발간한 『<세월오월> 자료

백서』를 중심으로 (재)광주비엔날레와 광주광역시에서 생산한 기록을 주로 검토하였고, 

둘째, 민간인 사찰 및 외압 여부와 관련하여 『김영한 업무일지 사본』, 『김희범 진술조서』 

등 법원의 형사소송기록을 참조하였다. 그리고 예산 삭감과 관련하여 문체부와 기재부, 

광주광역시 등의 기록을 검토하였으나, 일부 자료만을 확인하는 데 그쳐 사실관계를 확

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자료 조사 주요 목록은 다음과 같다.

[표-1] 자료 조사 주요 목록

연번 자료명 생산기관 생산일 비고

1 <세월오월> 자료백서
광주시립미술관, 

5･18기념재단
2017.3.31.

2 국제행사 개최 계획서 등 광주광역시 2015

국제행사심사위원회 

안건으로

문체부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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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자료명 생산기관 생산일 비고

3

2014년 ｢광주비엔날레 20주년 기념 

특별전 및 국제학술회의｣ 출연금 

교부결정 통지

첨부1: 보조금 교부결정서

첨부2: 보조금 교부조건 

광주광역시 2014.7.7.

4
광주비엔날레 창설 20주년 기념 

특별프로젝트 관련 광주시의 입장
광주광역시 2014.8.6. 보도자료

5
｢광주비엔날레 20주년 기념 

특별프로젝트｣ 관련 조치 요청
광주광역시 2014.8.7.

6 2015년 광주비엔날레 종합감사 결과 광주광역시 2015.

7

광주비엔날레 일몰제 해제 건의 

 - 광주비엔날레 국비지원 일몰제 진행 

현황

 - 광주비엔날레 일몰제 적용 해제 사유 

 - 광주비엔날레 행사비 내역(연도별)

(재)광주비엔날레 2017

8
광주비엔날레 20주년 기념 특별프로젝트 

책임큐레이터 협약서
(재)광주비엔날레 2014.1.6.

9 문예계 내 左성향 세력 現況 및 고려사항 국정원 2014.3.19. BH보고서

10
대통령님 비방 친북화가 홍성담 대상 

지원금 회수 여론
국정원 2014.8.8. BH보고서(필사본)

11
2014년 국고지원 시각예술분야 

평가보고서

문체부 

예술경영지원센터
2015 제공 자료

12
국제행사 지원현황(비엔날레 및 

국제영화제)
문체부 2018.1.29. 제공 자료

13
[대외비]문화예술계에 대한 균형있는 

지원방안
문체부 2016.

14 문화예술계 균형지원 관련 보고 문체부 2016.9.9.

15 건전생태계 진흥방안(수정)(대외비) 문체부 2014.10.22.

16
2016년도 국제행사 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결과 통보
기획재정부 2016.3.31.

17 2016년 국제행사 심사 신청 및 승인 현황 기획재정부 2018.2.1. 제공 자료

18
2014년도 국정감사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광주광역시 국정감사)
국회사무처 2014.10.16 김재연의원

19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차 및 제5차) 

국회사무처 2016.12.
국정조사

청문회 회의록

20 수기로 작성한 블랙리스트 명단 특검 6-2 2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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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고인 조사 

참고인 조사는 대상자들의 지방 거주 관계로 주로 면담조사(녹취) 위주로 진행하였다. 

먼저 홍성담 작가를 면담하여 전반적인 사건 경위를 청취하였고, (재)광주비엔날레와 광

주광역시의 당시 관계자를 중심으로 세부적인 사건 경위 조사를 진행하였다. 전화 조사

를 진행한 기재부 및 문체부 공무원 일부는 참고할 만한 진술 내용이 없어 목록에 기재하

지 않았다. 한편 2014년 당시 청와대 및 문체부 소속 관련자 일부는 현재 구속 상태에 있

어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참고인 진술의 인용은 사건과의 관련성을 우선하였으며, 혹시 신뢰성에 의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른 참고인의 진술과 비교하여 보다 객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진술을 

인용하려 노력하였다. 참고인 조사 목록은 아래와 같다. 

[표-2] 참고인 조사 목록

연번 자료명 생산기관 생산일 비고

21 김영한 업무일지 사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소송기록 중 

증거기록 제28권

2017.

22 김희범 진술조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소송기록 중 

증거기록 제11권

2014.12.31.

23 김희범 주거지 압수물 사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소송기록 중 

증거기록 제10권

2017. 업무수첩 사본

24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결과 서울고등법원 2017.

25 오OO 진술조서 서울지방검찰청 2017.10.15.

연번 성명 관련 사항 조사 내용

1 홍성담 특별전 참여 작가(2014) 면담조사(녹취)

2 윤OO 특별전 책임 큐레이터(2014) 〃

3 윤장현 광주광역시장(現) 〃

4 오OO 광주광역시 부시장(2014) 〃

5 이OO 광주광역시 문화관광실장(2014) 〃

6 박OO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진흥과장(2014) 〃

7 황영성 광주시립미술관장(2014) 〃

8 장OO 특별전 협력 큐레이터(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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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조사 결과

1. 사건 개요

가. <세월오월> 사건 개요

1) 2014년 광주비엔날레 특별전 ‘달콤한 이슬 – 1980 그후’

가) 광주비엔날레 개요

광주비엔날레는 2년마다 열리는 국제현대미술제로서 1995년 광복 50주년과 ‘미술의 

해’를 기념하고 한국 미술문화를 새롭게 도약시키는 한편, 광주의 문화예술 전통과 5･18

광주민중항쟁 이후 국제사회 속에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 광주 민주정신을 새로운 문화적 

가치로 승화시키기 위하여 창설되었다. 창설 취지문에 “광주비엔날레는 광주의 민주적 

시민정신과 예술적 전통을 바탕으로 건강한 민족정신을 존중하며 지구촌시대 세계화의 

일원으로 문화생산의 중심축으로서의 역할을 모색해 왔음”을 밝히고 있으며, 2018년 제

12회 행사를 준비 중에 있다.1)

1) 출처: 광주비엔날레 홈페이지에서 발췌. http://www.gwangjubiennale.org.(2018/2/5-접속날짜)

연번 성명 관련 사항 조사 내용

9 이OO 광주비엔날레 상임대표(2014) 전자우편 조사(중국 상해)

10 김OO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2014) 면담조사(녹취)

11 한OO 광주비엔날레 전시팀장(2014) 〃

12 조OO 광주비엔날레 기획실장 〃

13 OOO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 주무관 면담조사

14 임OO 광주시립미술관 학예연구사 〃

15 최OO 문체부 기획조정실장 2016.2.6. 전화조사

16 OOO 기재부 중기재정전략과 주무관(2014) 2018.2.5. 전화조사

17 홍OO 기재부 중기재정전략과 사무관(2014) 2018.2.5. 전화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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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14년 광주비엔날레 특별전 ‘달콤한 이슬 – 1980 그후’2)

‘달콤한 이슬, 1980 그후’는 광주비엔날레 창립 20주년을 맞아 예술비엔날레 전시(본

전시)와 함께 개최된 대규모 특별 프로젝트이다. 

1980년 5월 광주항쟁 이후 광주라는 이미지는 민주･인권･평화의 도시로 자리매김 되

어 왔고 이를 바탕으로 도시 이름에 이례적으로 정신이라는 개념을 붙이는 ‘광주정신’을 

사용하게 되었다. 이 특별 프로젝트는 ‘광주정신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며, 

국가폭력과 상처를 증언하고 이를 바탕으로 트라우마에 대한 치유를, 궁극적으로는 미래

지향적인 상생의 길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달콤한 이슬’은 망자에 대한 치유의 의미를 

담고 있는 감로도(甘露圖)에서 빌린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전시를 넘어 ‘광주정신’을 탐색해 나가기 위해 전시, 강좌, 퍼포

먼스의 3개 방식으로 다각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전시는 8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 광

주시립미술관에서 진행되었으며, ‘국가 폭력’을 주제로 광주와 유사한 경험을 지닌 오키

나와, 타이완, 제주의 작품을 연결하였다. 또 저항미술 작가 케테 콜비츠의 작품과 루쉰

2) 홍성담은 ‘광주비엔날레 특별전- 달콤한 이슬’을 다음과 같이 이해하였다. ｢걸개그림 <세월오월>에 

새겨진 文身 ‘계엄령과 야스쿠니’｣, 『<세월오월> 자료 백서』, 광주시립미술관, 2017. 374~375쪽 참조.

“서구 미술시장이 풍요를 구가하는 20세기 후반부에 들어서면서 자연스럽게 <비엔날레>는 퇴조하기 

시작했다. 화상과 컬렉션과 미술브로커들이 주도하는 <아트페어>가 <비엔날레>의 필요성을 용도폐기 

한 셈이다. 바로 그 무렵인 1995년에 제1회 광주비엔날레가 출범했다. 

광주는 정치적, 경제적 소외를 받는 대신에 <문화>를 선택했고, 이것은 지역민의 필요성에 의한 것이라

기보다는 당시 정치권력이 별다른 무리 없이 적은 예산으로 광주지역민들에게 베풀 수 있었던, 즉 광주의 

소외를 달래기 위한 정책적 배려이기도 했다.

그래서 1980년대 내내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흘렸던 광주시민들의 땀과 피 대신에 받은 집단 보상이 

바로 <광주비엔날레>라고 광주시민들은 믿고 있다. 이점은 ‘광주비엔날레 출범 선언문’에 잘 나타나 

있다.

‘광주비엔날레는 광주의 민주적 시민정신과 예술적 전통을 바탕으로 한다.’(광주비엔날레 선언문 중)

그만큼 光州精神(또는 五月精神)은 광주비엔날레의 근간이자 역사이며 창조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광주비엔날레의 횟수가 거듭할수록 서구미술계가 제시하는 미술양식과 전시형식에 매몰되기 

시작했다. ‘光州性’이라는 정체성이 글로벌이라는 미명아래 퇴색되었고 광주비엔날레 시스템은 세계

미술기획자라고 하는 미술브로커들끼리 서로 돌려가면서 대접받는 잔칫상이 되고 말았다.

광주비엔날레 20년이 되도록 아시아적 전시 양식과 형식은커녕, 오히려 서구미술의 선전장이 되었다. 

그래서 광주시민들은 광주비엔날레의 존폐여부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으며, 광주정신을 되찾는 비엔날

레가 되기를 권고했다.

이러한 광주시민들의 비판을 눈속임하기 위해서 비엔날레 재단은 비엔날레 본전시를 광주정신의 이름 

위에 올려놓는 대신에 ‘광주비엔날레 20주년 특별프로젝트’라는 행사를 시의 예산 지원의 도움으로 

따로 계획하고 ‘光州精神特別展-달콤한 이슬’이라는 전시회를 끼워 넣게 된 것이다.”(홍성담, 

20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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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판화 100점도 선보였다. 강좌는 2014년 1월부터 시작하여 10월까지 각 섹션의 해당 

전문가와 시민이 토론을 진행하며, 광주비엔날레 폐막식에 맞춰 광주발 매니페스토 형태

로 선포될 예정이었다.3) 

2) <세월오월> 사건 개요 

2014.8.8.경 개최 예정이던 ‘광주비엔날레 특별전 – 달콤한 이슬’에 전시될 걸개그림 

<세월오월>에서 홍성담 작가가 박근혜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묘사한 부분 등을 문제 삼

아 주최 측이 수정 요구를 하였다. 작가가 이를 최종적으로 거부하자 광주시는 동 작품의 

전시불가를 발표하였고, 논란 끝에 결국 위 작품은 전시되지 못하였다. 그 여파로 이에 

반발하는 동 특별전 참여 국내외 작가들의 출품작 자진철거 및 항의성명, 예술인단체 및 

시민단체의 항의 등이 잇따랐다. 

위 사건이 발생한 지 2년 후인 2016.11.14.경 윤장현 광주시장은 위 <세월오월> 작품 

전시와 관련하여 당시 김종 문체부 차관이 압력을 가한 사실을 언론을 통해 시인했다. 그

리고 2016.말경 공개된 故 김영한 민정수석의 업무수첩에서 위 사건에 대한 대응팀 구성 

및 민간인 사찰을 김기춘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 지시하는 등 국가 권력기관의 특별 조

치가 있었음이 드러났다.

한편 2017 ~ 2018년도 광주비엔날레에 대한 국고지원이 이전 31억 원에서 13억 원

이 삭감된 18억 원으로 결정되었는데, 이에 앞선 2016. 3.경 기재부가 광주비엔날레 등 

3개 행사를 특정하여 국제행사 심의대상 탈락을 통보했음이 확인되었다. 이 부분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재)광주비엔날레 측이 예산상 불이익을 받은 것이 아닌지 하는 의혹이 

있다. 

<세월오월> 사건은 박근혜 정권 시기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정책’을 추진하게 한, ‘대통령 모독’의 본보기가 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다음 [그림-1]은 

문체부가 작성하여 2016.9.9. 청와대에 보고한 문서이다. 홍성담의 <세월오월>은 여기

서 ‘대통령 모독’ 사례로 소개되고 있고, 문체부는 이러한 ‘특이사항’이 발생할 때 K(국정

원)과 B(청와대)의 검토를 거쳐 문체부 각 실･국이 검토 결과를 반영･추진하는 확인 시스

템을 구축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4)

3) ｢윤OO 책임큐레이터 에세이 ‘달콤한 이슬, 1980 그후’｣, 『<세월오월> 자료 백서』, 광주시립미술관, 

2017. 74쪽 참조.

4) ｢문화예술계 균형지원 관련 보고｣(2016.9.9. 예술정책관), 법원 1심 형사소송기록 중 증거기록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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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문화예술계 균형지원 관련 보고｣(2016.9.9. 예술정책관)

나. 홍성담

홍성담은 조선대학교 회화과를 졸업하고 1980년 5월 광주 민주화운동을 경험한 후 민

중미술을 계속해 왔다. 1989년 ‘동학농민운동부터 6･10항쟁까지’를 그린 ‘민족해방운

동사’ 작품을 제작하고, 그 슬라이드를 평양축전에 보냈다가 체포되어 ‘이적표현물 제작 

등의 죄’로 3년간 복역하였다. 그는 박근혜가 아직 대통령 후보이던 2012.11.경 소위 

‘박근혜 출산 그림’이라 불리는 ‘골든타임 - 닥터 최인혁, 갓 태어난 각하에게 거수경례를 

하다’를 그려 서울시 선관위로부터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당하였으나, 무혐의 처분

을 받는 등 박근혜 정권 초기부터 요주의 대상이 되었다. 아래 [그림-2]에서 보는 것처럼 

국정원이 작성한 블랙리스트에서 홍성담은 ‘A급’으로 취급되었다.5)

11권, 5,593쪽.

5) ｢국정2-1 국정원 블랙리스트 조사결과 – 붙임16, ‘문예계 주요 左성향 인물 현황(249명)’｣

(2017.10.31.) 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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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문예계 주요 左성향 인물 현황(249명)｣

2. 작품 수정 요구와 전시 외압에 대한 조사 

가. ‘문화예술의 자유’ 와 국가기관의 책무에 대한 관련 규정 

‘문화’란 문화예술, 생활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체계, 전통 및 신념 등을 포함

하는 사회나 사회 구성원의 고유한 정신적･물질적･지적･감성적 특성의 총체를 말하며

(문화기본법 제3조 정의),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와 예술의 자

유를 가진다(헌법 제11조 제1항, 제22조, 문화기본법 제4조 국민의 권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화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

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財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문화기본법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에는 

문화의 다양성과 자율성이 존중되고 문화의 창조성이 확산되도록 할 것과 문화의 국제 

교류･협력을 증진할 것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문화기본법 제7조 문화정책 수립･시

행상의 기본원칙).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이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UNESCO)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제정

한 법률로서, 여기에서 ‘문화다양성’이란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집단과 사회 간 그리고 

집단과 사회 내에 전하여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으로, 그 수단과 기법에 관계

없이 인류의 문화유산이 표현, 진흥, 전달되는 데에 사용되는 방법의 다양성과 예술적 창

작, 생산, 보급, 유통, 향유 방식 등에서의 다양성을 포함한다고 하였고, 또 ‘문화적 표현’

이란 개인, 집단, 사회의 창의성에서 비롯된 표현으로서 문화적 정체성에서 유래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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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상징적 의미, 예술적 영역 및 문화적 가치를 지니는 것을 말한

다고 규정하였다(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그리고 동법 제3

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와 같은 문화다양성을 보

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화다양성에 기반한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

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위 규정들을 요약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정치적 견해 등에 관계없

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 차별을 하지 아니하고, 문화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며, 문화

다양성에 기반한 문화예술 활동(국제교류･협력 포함)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

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광주시의 (재)광주비엔날레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에 근거하여 문체부가 

광주시에 그 권한을 위임하였고, ｢민법｣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에 근거하여 

주무관청인 광주시가 (재)광주비엔날레의 사무를 검사, 감독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광

주시에게 감독 권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디까지나 법인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

서 종합감사 등과 같은 사후 관리 방식을 통하여 감독을 강화하는 방식이어야 하지, 직접

적으로 업무에 개입하여 전시와 같은 법인 고유의 권한까지 침해하는 것은 권한남용 등

의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세월오월> 작품의 수정 및 전시 외압과 관련 등의 조사를 함에 있어 이러한 

규정들이 제대로 지켜졌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하였다. 

나. <세월오월> 작품의 제작 및 수정 경위

1) 작품 제작 과정

가) 작품 개요

홍성담이 광주비엔날레 측에 제출한 ｢작가출품동의서｣의 ‘걸개그림 제작 레지던시 구

상안’6)에 기술된 작품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6) ｢작가출품동의서, 별첨: 걸개그림 제작 레지던시 구상안 및 지원내역｣(2014.7.5.), 『<세월오월> 자

료 백서』, 광주시립미술관, 2017. 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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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작 방향

걸개 그림 <세월오월>은 1980년 5월 항쟁(민주화운동)과 그 이후의 진상규명 투쟁과 

1987년 시민항쟁을 거쳐서 지금까지의 역사적 중요한 사건을 주 내용으로 하며, 충분한 

형상화로 감상자의 상상력에 의해 추상성이 드러나도록 하고, 죽음과 좌절을 딛고 다시 

일어나 극복하는 과정에 내용을 집중하고 정의가 결국 승리하는 모습과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인권･평화･환경)를 확장해 나가는 과정을 담아냄으로써 동아시아의 평화와 인권의 

상징적 아이콘이 되도록 한다.

(2) 제작 형식

고구려 고분 벽화에서 조선 민화, 그리고 1980년대 목판화 운동에서 획득한 민족적 형

식을 기본 토대로 하며, 한국적 팝아트와 전통 수묵화 형식을 포함하고, 광주 화단이 이

룩한 현대 미술의 여러 중요한 형식들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인다(예: 강영균, 황영성 등).

(3) 진행 방식 및 양식

한국 민중미술에서 이룩한 걸개그림 양식인 ‘강한 먹선과 오방색’의 전통을 따르되, 현

대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강한 먹선을 중심으로 하는 대신에 오방색감을 절제하여 오방색

이 화면에 기운으로 추상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조선 탱화 괘불’ 전통에서 비롯된 1980

년대 걸개그림에서 나아가 괘불양식과 벽화양식(7폭)을 상호 결합 시켜 화면의 입체적 

변용과 가변이 전시 상황에 따라 가능하도록 한다. 아울러 시민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열

어 ‘무엇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를 주제로 논의하여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기회를 갖

도록 한다. 또한 주필(主筆, 홍성담) 외에 보필(補筆, 협업작가)을 선정하여 함께 작업하

며, 일반시민도 수시로 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미술적 성격을 유지한다. 전체 

규격은 <세로 260㎝, 가로 1050㎝>의 벽화 양식으로, 이것을 <260×150㎝>규격의 캔

버스 7장을 이어 붙이는 연속 그림 파노라마 양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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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세월오월> 작품 완성본(수정 전)7) 

나) 작품 제작 과정

<세월오월> 작품은 광주광역시 금남로에 위치한 메이홀 4층에서 제작을 진행하는 레

지던시 프로그램8)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제작은 홍성담 외에 여러 협업작가들이 진행하

고, 또 이 과정에 시민들과 단체들이 참여한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되었다. 날짜별 제작 

내용 및 수정 과정은 아래 [표-3]과 같다.9)

[표-3] <세월오월> 제작 및 수정 일지

7) 홍성담의 그림창고, http://www.damibox.com/(접속일자-2018.2.7.) 

8) 레시던시 프로그램은 예술가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전시 공간, 작업실 등 창작 생활 공간을 지

원해 작품 활동을 돕는 사업을 말한다. 1990년대 후반에 등장해 국내외에 활성화됐으며, 입주 작가 

프로그램이라고도 한다. 레지던시(residency)라는 말뜻처럼 예술가는 특정 공간에 ̒거주ʼ하면서 재

정적인 지원을 받고, 다른 예술가나 미술계 인사와 교류하며 창작 활동에 간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레지던시 프로그램(시사상식사전, 박문각),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408544&cid=43667&categoryId=43667.(접

속일자-2018.2.7.)

9) ｢걸개그림 <세월오월> 사건일지_2014년｣, 『<세월오월> 자료 백서』, 광주시립미술관, 2017. 57~67

쪽 참조.

날짜(2014) 세부 내용 비 고

7. 4.

- 주필 홍성담, 메이홀에서 광주시각매체연구회 소속 

협업작가들과 제작 착수

- 작품에 반영할 내용과 소재를 위한 토론회 개최 

‘세월호 시민상주 모임’, ‘5･18 

당사자’, ‘전교조’ 회원들이 참석

7. 5. - 캔버스 밑칠

7. 6. - 스케치 시작

7.17. - 최초의 작품 수정 요구
윤OO 책임큐레이터, 장OO 

협력큐레이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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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월오월> 수정 경위

가) 작품 수정 요구 배경

작품의 수정과 관련하여 먼저 출품 작가에 대해 광주비엔날레 측이 수정 요구를 할 권

한이 있는 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날짜(2014) 세부 내용 비 고

7.18. - 작품 수정 자체 논의 국내외 작가 공동 작업 계속

7.24. - 국가폭력에 희생된 사람들을 진혼하는 콘서트 개최 일본 가수 ‘미카미칸’ 초대

7.28.

- 위 두 큐레이터의 작품 수정 재차 요구에 대하여, 

홍성담이 ‘허수아비’로 묘사된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을 

① 흰색으로 지우거나, ② ‘닭 그림’으로 수정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닭 그림’으로 수정하는 데 합의

7.31.
- 걸개그림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에 대한 퍼포먼스 및 

그림주막 <판갈이> 행사 진행
‘한국 팝아티스트 협동조합’ 초청

8. 1. - ‘닭 그림’ 채색 완료

8. 3.

- 장OO, 작업장에서 ‘닭 그림’도 불가하다는 광주시 

관료의 입장을 전달하고 수정 재요구했으나, 홍성담 

거절

- 이날 밤 윤OO와 장OO 두 사람이 홍성담을 다시 

방문하여 수정 촉구, 홍성담은 이뿐만 아니라 이후 

모든 수정 요구 또한 거부하고 ‘닭 그림’도 다시 

원래대로 복구하겠다는 의사 표명

8. 5.
- 진혼굿 퍼포먼스 <세월아 네월아 오월아> 진도 

팽목항에서 진행

시민들과 작업 참여 작가, 

책임큐레이터 등이 참여

8. 6. 

- 광주시, <세월오월> 작품 전시 불가 공식 발표

- 이날 오전 윤OO 큐레이터, 홍성담 방문. ‘닭 

그림’으로 수정하면 책임지고 전시 의견 전달. 홍성담 

수락

8. 7.
- 윤장현 광주시장, 북경에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 표명
광주시의 입장 변경

8. 8.

- 오전. 홍성담, 공식 기자회견을 가지고 기자들 앞에서 

‘닭 그림’으로 수정하는 퍼포먼스 진행

- 작품 수정본, 시립미술관 수장고에 입고

- 오후 7시 개막식. 작품은 ‘전시유보’로 전시되지 

못하고, 행사에 윤장현 시장 불참

- 오후 5시 도청 앞 분수대 퍼포먼스, 오후 6시 30분 

개막식장 퍼포먼스, 오후 9시 도청 앞 금남로 

퍼포먼스 <100인 릴레이 아트> 계획대로 진행

퍼포먼스는 모두 예정된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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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광주비엔날레 측과 홍성담이 계약한 ｢작가 출품 동의서｣ 중 <계약의 파기> 항목에

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표-4] 홍성담의 ｢작가 출품 동의서｣10)

<계약의 파기>

작가가 광주비엔날레와 합의한 작품제작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광주비엔날레의 관련 업무 요구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아래와 같이 광주비엔날레 20주년 기념 프로젝트 업무수행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할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작가관련 출품동의서, 대여협의서 등과 재단과 합의된 일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 제출 자료의 기한을 지키지 않아 관련 업무추진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재단이 수용할 수 없는 사항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 광주비엔날레의 위상을 심각하게 실추시켰을 경우

∙ 전시기획과 크게 반한 출품작에 대한 변경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이 파기된 경우, 출품자는 광주비엔날레가 지원한 작품제작 지원금 전액과 기자재 등의 전체를 반

납하여야 한다 

또한 윤OO 책임큐레이터가 (재)광주비엔날레 측과 맺은 ｢광주비엔날레 20주년 기념 

프로젝트 책임큐레이터 협약서｣에 첨부된 <직무수행서> 제1조(권한 및 의무)와 제3조

(기획 및 실현) 등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표-5] 윤OO의 ｢책임큐레이터 협약서｣11)

10) 이 계약서는 (재)광주비엔날레 이사장 윤장현(당시 광주시장)과 출품자 홍성담 사이에 체결되었다. 

｢작가 출품 동의서｣(2014.7.5.), 『<세월오월> 자료 백서』, 광주시립미술관, 2017. 40~41쪽.

11) 이 계약서는 (재)광주비엔날레 이사장 강운태(당시 광주시장)와 윤OO 교수(가천대) 사이에 체결되었다. 

(재)광주비엔날레, ｢광주비엔날레 20주년기념 특별프로젝트 책임큐레이터 협약서｣, 2014.1.6.

[별첨] <직무수행서>

제1조 권한 및 의무

  2. ‘계약상대자’는 재단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전시기획 및 실현을 총괄하고 협력큐레이터들의 대표로서 

아래 주요 업무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프로젝트 전시 기획･구상･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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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두 건의 계약서를 살펴봤을 때, 작가는 특별전의 전시 기획에 반하지 않는 작품을 제

작하도록 해야 하고, 책임큐레이터는 전시 기획과 실행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작

가의 작품 활동을 지원하며, 만약 작가와 재단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조정할 책

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작가 출품동의서｣에는 ‘전시 기획과 크게 반한 출품

작에 대한 변경에 응하지 아니하여 프로젝트 업무수행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할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어 큐레이터가 작가에게 수정을 요

구할 권한의 소지가 있음이 확인된다.

그러므로 규정된 바에 따라 큐레이터들이 작가에게 작품 수정을 요구했다는 사실은 홍

성담의 작품이 기존에 제출한 ｢작가 출품동의서｣에 명시된 내용을 지나치게 위배하였거

나, 작가의 작품이 큐레이터의 전시 기획에 크게 반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원회는 

‘지나치게 위반’ 또는 ‘크게 반하는’이라는 조문의 정확한 판단 기준을 찾기는 어려웠지

만, 특별전 전시 기획에 대한 작가와 큐레이터들의 생각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확인하였다.

홍성담은 특별전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계기를 그 해 4월 발생했던 ‘세월호 참사’을 

목도한 때문이라고 하였다.12) 그는 ‘세월호 참사’를 타락한 사회시스템과 국가폭력에 의

12) ｢걸개그림 <세월오월>에 새겨진 文身 ‘계엄령과 야스쿠니’｣(2014.10.), 『<세월오월> 자료 백서』, 

광주시립미술관, 2017. 375~376쪽. 

“2014년 4월 16일 오전에 ‘세월호(世越號)’가 침몰되었다. 나는 다음날 즉시 안산의 시민단체 회

원들과 함께 세월호 침몰 현장인 진도(珍島) 팽목항(澎目港)으로 달려갔다.

승무원들은 선내 방송을 통해 승객들에게 ‘제자리에 가만히 있어라’ 라고 몇 번이나 강조한 뒤에 해

     4) 프로젝트 관련 참여 작가 협약 및 작품 활동 지원

     9)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발생한 작가와 재단의 분쟁 조정

제3조 기획 및 실현

  3. 참여작가 추천 등

     2) 재단에 의해 선정된 작가가 아래 사항에 의해 전시추진에 크게 지장을 초래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작가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즉각 응해야 한다.

        ① ｢작가 출품동의서｣ 또는 ｢작품 대여협의서｣ 등에 명시된 내용을 지나치게 위배할 경우   

        ③ 재단이 수용할 수 없는 사항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④ 광주비엔날레의 위상을 심각하게 실추시켰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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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살이라고 판단하고, 특별전 걸개그림 프로젝트를 통해 오월광주와 세월호 희생자들

의 아픔을 치유하고자 하였으며, 권력자들을 풍자함으로써 그러한 부당한 국가 폭력에 

항의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세월오월> 작품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13)

“걸개그림 <세월오월>은 자신도 치유 받지 못한 광주시민군들이 부러진 총으

로 비유된 목발을 짚고 상처받은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달려

가야 하는 우리 현실의 슬픈 드라마가 연출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바다에 가라앉

은 세월호를 들어 올려 수많은 아이들을 우리들의 품으로 귀환시키고 있습니다. 

한국 현대정치역사에서 가장 슬픈 여인이며, 이 어둡고 깜깜한 인연의 굴레

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운명의 노예가 되어버린 ‘인간 박근혜’의 눈물을 닦아

주려고 시민군들이 절뚝이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세월오월>은 조선후기 민화의 화려한 채색 뒤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비극의 

아우라를 품고 있습니다.”

책임큐레이터이자 특별전의 기획자였던 윤OO는 홍성담과 특별전 프로젝트를 같이 

하게 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특별전의 취지를 5･18 항쟁의 정신을 기리되, 너무 5･18에 머무는 그런 과

거지향적인 것이 아니고 그것을 극복･승화하는 미래지향적인 전시를 만들자. 

그게 중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치유의 개념이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조선 

말기에 유행했던 감로도에서 주개념을 따와서 감로. 달콤한 이슬이라고 제가 

결정한 거죠. 그렇게 힐링에 입장을 주다 보니까 일단은 5･18 때에 상징적인 도

상이 일단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짚어주고, 앞으로 치유 쪽으로 가서 미래

경 구조선을 타고 제일 먼저 빠져나갔다. 배에 남겨진 아이들과 승객들은 강화유리창을 두들기면

서 구조해달라고 외쳤으나 배는 무심하게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물속으로 가라앉았다. 그 광경을 대

한민국 국민들은 TV 생중계를 통해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목격했다.

34년 전, 1980년 광주오월학살이 정권장악에 눈이 먼 신군부에 의해 총칼로 재빨리 이루어진 학

살이었다면, 오늘 ‘세월호 사건’은 타락한 사회시스템이 전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300 여명의 승객을 천천히 약 이틀 동안 아주 천천히 물고문으로 학살한 것이다.

광주오월학살 이후 34년, 한 세대만에 우리는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된 국가폭력에 의해 저질

러진 ‘세월호 학살사건’을 나는 목격하게 된 것이다.”

13) ｢홍성담 전시 자진철회 기자회견문｣(2014.8.24.), 위의 책, 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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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5･18 때 시각 부분에서 대표적인 게 광주시민 판화운동이 있었고, 또 그 

당시에 80년대 미술운동에 걸개그림이 유행했고, 또 여러 작가들이 광주 지역

에서 활동했지만 또 홍성담이라는 상징성 있는 작가가 있고. 그래서 판화와 걸

개와 홍성담과 이렇게 묶어가지고 한 코너를 만들면 그 당시를 좀 아우르는데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14)

즉 윤OO는 5･18 항쟁의 정신을 기리고, 과거를 치유･승화하여 미래지향적인 전시를 

추진하는데 홍성담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고, 홍성담은 특별전 프로젝트를 통하여 5･

18 항쟁과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아픔을 치유･승화하고자 하였으므로 프로젝트 초기 

기획에 있어서는 두 사람의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작품 제작 

및 수정 과정에서 윤OO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윤OO는 “걸개 그림이 내부 

전시 작품 중의 하나였으면 상관없지만, 특별전의 대표적인 도상(圖像), 외벽에 거는 대

표적인 이미지였기 때문에 협의가 필요했으나, 잘 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15) 

한편 광주시립미술관의 학예연구관으로 근무하던 보조큐레이터 장OO는 강경한 입장

을 취하였다. 광주시립미술관은 이미 2010년과 2012년 두 차례의 전시회에서 홍성담 

작품의 정치적 성향을 문제 삼아 다른 작품으로 교체한 적이 있었다.16) 홍성담의 성향을 

잘 알고 있었던 장OO는 프로젝트 초기부터 걱정이 많았고, <세월오월> 작품 밑그림을 

보니, 현직 대통령이 허수아비로 풍자된 데다가, 박정희 前 대통령, 김기춘 당시 대통령

14) 윤OO 녹취록, 2018.1.2. 2쪽~3쪽.

15) 위 녹취록. 4쪽.

16) <ʻ4대강 사업 비판ʼ 미술작품 교체 논란>, NEWSIS, 2012.9.12.자 참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

d=0004709964(접속일시-2018.2.9.)

2010년 4월 광주시립미술관은 5･18광주민주화운동 30주년을 기념하여 ʻ흰빛 검은물ʼ을 주제로 

홍성담 초대전을 하면서 작품 1점을 교체했는데, 당시 교체된 작품은 ʻ칸코쿠 야스쿠니ʼ로 이명박 

대통령과 완장과 채찍을 찬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을 표현한 것이었다. 

또한 2012년 6월. 광주시립미술관은 개관 20주년을 기념한 ʻ진(進).통(通).-1990년대 이후 한국 

현대미술ʼ 특별전 개막을 앞두고 홍성담의 작품을 갑자기 교체했는데, 이 작품은 ʻ4대강 레퀴엠(진

혼곡)-첼로 소나타(194×400㎝)ʼ로 이명박 대통령이 삽을 악기 삼아 첼로 활로 연주하고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등이 허수아비 형상으로 뒷편에 서 있는 모습을 담고 있는 4대강 사업 비판 작

품이었다. 당시 광주시립미술관 관계자는 “광주시장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부처를 오가는 

상황에서 홍 작가의 작품이 악영향을 줄 수 있고, 전체 주제와도 맞지 않아 불가피하게 교체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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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실장 등이 표현되어 있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것임을 직감했다고 한다. 그는 즉시 윤

OO에게 연락하여 함께 홍성담을 찾아가 수정 요구를 했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찾아가 

수정을 요구하였다. 그는 이 당시 “광주정신을 생각하면 이 작품을 전시하는 것이 옳지

만, 2015년에 개최되는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예산과 광주시 기초생활자 지원 예

산 등이 삭감될 것을 생각하면 이런 표현은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장OO는 

적극적으로 <세월오월>의 전시에 반대하였고, 그것이 광주시에서 오랫동안 근무해 온 

공무원으로서 당연한 행동이었다고 진술하였다.17)

당시 실질적인 책임자였던 광주비엔날레 상임대표 이OO 또한 ‘특별전의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 작품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18) 

“저는 홍성담씨의 작품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였습니

다. 당시 작품 수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시를 담당하던 큐레이터들이나 재

단 내 전시부서 모두가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당시 홍성담씨가 제작한 박근혜대통령, 박정희 前 대통령을 희화한 그림은 

예술작품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작품을 그대로 전시할 경우 이는 주제의식

과 상충이 예상되며, 당시 박근혜 정부나 기타 관련인사, 단체들과의 직접적 충

돌이 예상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아픈 광주역사와 기

억을 비엔날레라는 예술축제를 통하여 치유한다는 20주년 기념행사의 취지와 

배반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예술은 사회참여, 저항도 있지만 역사

적 상처나 소외에 대한 치유의 기능을 갖는다.’는 주제 ‘감로탱’의 의미를 되새

기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었습니다.” 

나) 작품 수정 요구 과정

<세월오월>에 대한 수정 요구는 박근혜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표현하고, 박정희 前 대

통령과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나오는 부분에 대한 것이었다. 7월 17일 최초의 수

정 요구에 대하여 홍성담은 처음에는 강하게 반발하였으나, 다음 날 내부 회의를 거쳐 7

월 22일 ‘닭 그림’을 스케치 하였다. 7월 28일 윤OO, 장OO 두 큐레이터와 만난 자리에

17) 장OO 녹취록, 2018.1.10. 

18) 이OO 전자우편 답변서, 2018.2.6.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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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홍성담은 ① 박근혜 대통령을 흰색으로 지우는 것과 ② 박근혜 대통령 대신에 ‘닭 그

림’을 그리는 안을 제시하였고, 두 큐레이터는 ②안에 찬성하였다.19) 수정된 그림은 아

래 [그림-4]와 같다. 

[그림-4] <세월오월> 작품 수정 전(좌)과 수정 후(우) 이미지20) 

그런데 작품 수정 문제에 대하여 작가와 광주비엔날레 측만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아니

었다. 광주시 측은 장OO와 이OO를 통하여 <세월오월> 작품의 내용을 이미 파악하고 있

었고, 시립미술관 공무원(학예직)이었던 OOO와 책임큐레이터 윤OO에게 작품 수정을 

요청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광주시 문화관광실장이었던 이OO은 윤OO와 장OO를 

직접 만나 수정을 요청했다고 진술하였다.21)

“‘이건 좀 작품성보다는 이거는 국가원수에 대한 너무 지나친 모독 아니냐? 그

래서 이걸 좀 수정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 광주시… 물론 예술가 이런 

거를 떠나서 나는 공무원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당장에 비

엔날레 지원 예산이 깎일 거고, 그 다음에 유니버시아드대회 예산이 다 깎여 버릴 

텐데 좀 당신들이 책임지고…’ ‘모든 책임은 큐레이터한테 있지 않습니까? 책임지

고 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차 한 잔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그 분들한테 했거든요.”

또 당시 주무 과장이었던 광주시 문화예술진흥과장 박OO은 <세월오월> 작품 제작 초

19) ｢걸개그림 <세월오월> 사건일지_2014년｣, 『<세월오월> 자료 백서』, 광주시립미술관, 2017. 62쪽.

20) 홍성담의 그림창고, http://www.damibox.com/(접속일자-2018.2.7.)

21) 이OO 녹취록, 2018.1.12. 1쪽 ~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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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허수아비’로 표현된 사실을 파악하고, 이OO 문화관광실장, 

오OO 행정부시장, 윤장현 시장이 참석한 회의석상에서 ‘이 그림은 전시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취지로 직접 보고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22) 

하지만 ‘허수아비’를 ‘닭 그림’으로 교체하자 광주시 공무원들의 반발이 더 거세졌고, 

이런 압력에 8월 3일 윤OO와 장OO는 다시 홍성담의 설득에 나섰지만, 홍성담은 이를 

거부하고 다시 작품을 ‘허수아비’로 복구하겠다고 선언하였다.23) 

8월 5일, 언론에 박근혜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묘사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는 기사가 

<세월오월> 작품 소개와 함께 최초로 발표되었고,24) 다음 날이 되자 전국의 언론이 이 사

건을 다루기 시작하였다.

8월 6일, 책임큐레이터 윤OO가 홍성담을 찾아 와 “‘허수아비 그림’을 ‘닭 그림’으로 

고쳐주면 책임지고 전시하겠다.”라고 하자, 홍성담은 이를 수락하고 수정된 작품을 완성

하였다. 이 상황에 대해 윤OO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전시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했으나,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25)

“시에서는 ‘절대 못 건다.’ 그 입장을 계속 압력 비슷하게 주니까 기획자로서

22) 박OO은 광주시에서 문화예술계 업무를 오랫동안 담당하였으며, <세월오월> 작품의 전시는 광주

시에 불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판단하여, ‘전시불가’ 취지로 보고하였다고 한다. 박OO 녹취

록, 2018.1.11. 참조.

“광주시가 방향을 정할 때 저는 주무과장으로서 이런 거를 대단히 우려를 했어요. 박근혜가 좋고 정

부가 좋아서가 아니라 광주시가 자꾸 저런 일에 얽혀서 저런 그림이 걸려지고, 어떻게 보면 아무것

도 모르는 사람은 통쾌하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막상 저러한 그림으로 인해서 정말 힘들게 살아가

는 예술작가들, 또 양동시장이나 이런 데서 매일 생선을 팔고 그날그날 살아가는 사람들이 경제적

으로 받는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거냐.”

“저도 공직을 40년간 근무를 하고 퇴직을 했지만, 뭐 달리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작은 애향심이라고 

하면 애향심일 수도 있고… 물론 그 외에 내가 공무원이 아니라고 하면 ‘아, 그래. 국가의 원수를 풍

자한 것이 뭣이 잘못이래?’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런 것이 현행 권력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돼 있잖

아요. 전부 다. 그래서 ‘아이, 저것들 예산 주지 마.’ 이렇게 되면, 예산이 이렇게 지원이 안 되면, 법

적 의무적 경비야 다 골고루 하는 거니까 문제가 없지만, 우리가 무슨 사업예산을 따오거나 이런 걸 

보면 ‘그게 안 됩니다.’ 아니, ‘안 됩니다’도 아니고 ‘그게 왜 그렇게 해야 되죠?’가 됩니다.”

23) ｢걸개그림 <세월오월> 사건일지_2014년｣, 『<세월오월> 자료 백서』, 광주시립미술관, 2017. 62쪽.

24) < [단독] 홍성담, ʻ朴 대통령을 허수아비ʼ로 묘사…논란 >, 노컷뉴스, 2014.8.5.

http://www.nocutnews.co.kr/news/4069182(접속일시-2018.2.11.)

25) 윤OO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전시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했으나,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고 진

술하였다. 윤OO 녹취록, 2018.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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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게 간판인데, 간판 빼놓고 전시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절충안을 만든 

거지. 그럼 이쪽에서도 성의를… 무조건 밀어붙일 수는 없으니까 자기들이 문

제 삼는 부분을 좀 이렇게 성의 표시라도 하면 넘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그

렇게 절충안을 만든 건데, 결국은 절충안도 효과가 없었던 거죠.” 

같은 날, 광주시는 ｢광주비엔날레 창설 20주년 기념 특별프로젝트 관련 광주시의 입장｣

을 발표하여, ‘<세월오월> 작품의 시립미술관에 전시 또는 외벽 게시를 불허하고, 걸개그

림 관련자에 대하여 조사를 통해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

다.26) 이제 사건은 <세월오월> 작품의 ‘수정’이 아니라 ‘전시’ 문제로 변화되었으며, 광주

시와 광주비엔날레, 홍성담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최고 권력이 관심을 가지고 작품 

전시를 못하도록 압박하는 사안으로 확대되었다. 

다. <세월오월> 작품 전시 외압 사실

1) 작품 전시 취소 과정

<세월오월> 작품은 결국 전시되지 못하였다. 홍성담이 작품 전시 자진 철회를 발표하

는 8월 24일을 전후한 상황을 정리하면 아래 [표-6]과 같다.27)

[표-6] <세월오월> 작품 전시 취소 일지

26) 광주시 보도자료, ｢광주비엔날레 창설 20주년 기념 특별프로젝트 관련 광주시의 입장｣, 

2014.8.6.

27) ｢걸개그림 <세월오월> 사건일지_2014년｣, 『<세월오월> 자료 백서』, 광주시립미술관, 2017. 57

쪽 ~ 67쪽.

날짜(2014) 세부 내용 비고

8. 6. 광주시, <세월오월> 작품 전시불가 공식입장 발표 오OO 행정부시장 전결

8. 7. 
광주시, 광주비엔날레 측에 공문 발송하여 전시취소를 

요청하고, 이에 불응할시 교부금을 반환케 할 것이라고 통보
위와 같음 

〃
윤장현 광주시장, 북경에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 표명
광주시의 입장 변경

〃
윤장현 광주시장, 홍성담의 지인에게 ‘전시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문자 발송

8. 8. 홍성담, ‘허수아비’를 ‘닭 그림’으로 수정하는 퍼포먼스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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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시유보’ 결정 경위

8월 8일 개막식 직전, <세월오월> 작품을 홍성담으로부터 접수한 광주비엔날레 측은 

광주시립미술관 관장실 부속 회의실에서 작품의 전시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큐레이터 

회의를 개최하였다. 참고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회의에는 윤OO 책임큐레이터와 협력큐

레이터인 미OO, 정OO, 장OO 등 총 4인이 참석하였으며, 관장실에는 황영성 광주시립

미술관장과 이OO 광주비엔날레 상임대표가 있었고, 관장실 밖의 복도에는 광주비엔날

날짜(2014) 세부 내용 비고

(개막식) 후 수정본 출품(시립미술관 수장고 입고) 

〃
윤OO 책임큐레이터 및 협력큐레이터 3인이 전시여부에 

대해 회의를 열었으나, ‘전시유보’로 결정

찬성 – 윤OO, 미OO(2인)

유보 – 정OO

반대 -장OO

〃

도청 분수대에서 퍼포먼스 진행후, 시립미술관 외벽에 게시될 

<세월오월> 프린트 본 현수막이 개막식 현장에 도착했으나, 

현관문이 잠겨 있어 걸지 못함. 극단<신명>과 시민들이 

시립미술관 앞에서 퍼포먼스 진행

〃 개막식 파행됨 윤장현 광주시장 불참

8.10. 윤OO 책임큐레이터 자진 사퇴 기자회견

8.11. <세월오월> 전시유보에 항의, 특별전 참여작가 작품 철회 이윤엽, 홍성민, 정영창 등 3인

8.12. 특별전 참여 오끼나와 작가들 전시요구 항의 성명

8.13. 문체부, <세월오월> 작품 전시유보 사태 진상조사 착수

〃 광주문화도시협의회, 광주민예총 등 전시요구 성명

〃
특별전 참여작가 13인 작품전시 및 책임큐레이터 복귀를 

주장하는 탄원서 발표
윤광조, 오원배 등

〃
광주비엔날레 재단, 특별프로젝트 기획자 6인회의 결과 

9.16. 대토론회 개최 후 전시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발표

〃 광주시립미술관장 황영성 사퇴의사 표명 

8.18.
이OO 광주비엔날레 상임대표,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성명 발표

8.21.

홍성담, 이OO, 윤OO 3인 회동. 전시 자진철회 조건으로 

책임큐레이터 복귀, 시장 사과성명, 걸개그림 반환 등을 

요구하기로 합의

8.22.

위 3인과 윤장현 시장 회동. 전시 요구에 대하여 윤장현 

시장은 ‘광주비엔날레 측에서 공문을 보내오면 

판단하겠다’고 언급

8.23. 윤장현 시장 사과 성명

8.24. 홍성담, 전시 자진철회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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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 재단과 시립미술관 직원들이 대기하고 있었다고 한다.28)

회의 결과, 윤OO와 미OO은 찬성, 정OO은 유보, 장OO는 반대 의견을 냈지만, 다수

결에 의해 ‘전시 결정’이 되지 못하고 ‘전시 유보’로 결정되었다. 윤OO는 이 회의 결과에 

반발하여 책임큐레이터 직을 사퇴하였다. 

회의 결과가 ‘전시 유보’로 결정된 데에는 장OO가 전시를 강하게 반대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었지만,29) 이OO는 이 회의가 전시를 결정하는 회의가 아니라, 큐레이터들의 의

견을 듣는 자리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30) 

“‘전시결정을 위한 다수결 표결’이라는 말은 다소 과장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엔날레재단은 사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기 위하여 의견을 수합하

던 과정에서 전시기획의 책임을 지고 있던 큐레이터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비엔날레의 입장에 대하여 큐레이터들은 현실적 고충을 이해하였고 

여기서 소외되거나 반대한 큐레이터는 없었습니다. 의견표현 과정에서 처음에

는 전시 찬성 한 사람, 유보 두 사람, 반대 한 사람이었으나, 재토론 과정에서 유

보의견을 가졌던 큐레이터 한 분이 찬성의견을 밝혔습니다. 

이것은 2대1대1이라는 의사결정을 위한 등식화이기보다는 전시기획자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 당시의 현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

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의견수합이 홍성담씨의 작품을 전시하게 하는 여

론적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대표이사인 본인의 제안으로 자리

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본인은 전시는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으나 이를 알

게 된 광주시는 재단 내 파견공무원들과 전시장소인 광주시립미술관에 전시불

가라는 명을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윤OO는 그 자리에서 책임큐레이터로서 전시를 하지 못하게 된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였다.31)

28) 김OO･한OO 녹취록, 2018.1.4. 10쪽 ~ 15쪽.

29) 장OO 녹취록, 2018.1.10. 21쪽.

30) 이OO 전자우편 답변서, 2018.2.6. 7쪽.

31) ｢책임큐레이터 윤OO의 사퇴 성명｣, 『<세월오월> 자료 백서』, 광주시립미술관, 2017. 323

쪽~324쪽. 윤OO는 면담조사에서도 전시를 결정하는 회의 방식에 대해 불만이 있었다고 진술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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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책임큐레이터로서 ‘전시 가능’을 주장하고, 관객의 객관적 평가를 받자

고 제안하였습니다. 개막 행사시간이 다가오도록 전시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평행선을 이루게 되자, 회의석상에 비엔날레재단 간부들이 합석했습니다. 광주

시에서 파견한 공무원들은 전시불가의 입장을 이미 표현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광주비엔날레의 명예를 환기시키고, 예술탄압이라는 오명

과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광주정신의 예

술적 구현과 특별전의 원만한 개막입니다. 이에 따라 저는 작품 완성을 위한 작

가의 다양한 시도와 수정 과정을 소개했습니다. 제출된 최종 완성작은 문제가 

되는 부분의 특정인이 없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때문에 전시하지 않을 명분

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의견은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전시여부를 

결정하는 회의 자리에서 저는 전시 총괄 책임자로서 역할에 한계가 있음을 확인

했습니다. 말로만 ‘책임’큐레이터이지 무엇을 ‘책임’지라는 것인지 알 수 없었

습니다. 광주시의 ‘전시불가’ 방침의 원안을 엎을 힘이 제게는 없었습니다.” 

당시 광주시립미술관장이었던 황영성은 ‘작품은 개인이 하지만, 전시하는 문제는 큐

레이터에게 전적으로 권한이 있다.’면서도 당시에는 전시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운 상황

이었다고 진술했다.32)

“그 당시에 결정을 못했죠. 말하자면 장OO도 시의 공무원이었으니까, 그러

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거는 쪽으로 결정을 못했겠지. 장OO 의견이기보다

도 시의 부시장이나 그 쪽에서 그런 소리가 오니까, 그렇게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보류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그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것을 시에서 ‘안 거는 것이 좋겠다’라고. 저는 관장이니까, 

시의 방침을 수용 안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시가 돈을 다 대주고 하는. 

큐레이터 딴 분들은 그런 거하고 관계가 없는 분들이니까, 객관적으로 나도 

다. 윤OO 녹취록, 2018.1.2. 9쪽 ~ 10쪽. 

“내가 책임 큐레이터니까 모든 것은 내 책임인데, 왜 이 사람들을 들러리 세워가지고 다수결 표결

을 하는지… 그런 구도를 만든 그 자체가 나는 잘못됐다… 이OO 대표한테도 그걸 항의를 했죠. 그 

구조를 내가 불만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내가 ‘이런 상태에서는 나 큐레이터를 할 수가 없다. 왜냐

하면 내 의지가 관철이 안 되니까. 그럼 나 사퇴하겠다.’라고 나온 거지, 회의석상에서.” 

32) 황영성 녹취록, 2018.1.11. 8쪽 ~ 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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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면 좋지만은, 시의 입장에서는, 관리의 입장에서는 이게 참 결정하기가 어려

워요. 그런 상황이었고. 이OO 씨도 아마 그랬을 거고. 이OO 씨도 본래 큐레이

터이고, 평론가였으니까. 그 분도 아마 ‘거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생각은 했지

만은 비엔날레 책임자고 다 예산하고 관계하고, 시하고 연관되니까 그렇게 얼

른 결정하기가 어려웠겠죠.” 

3) 광주시의 전시 외압 사실

가) 기자회견과 공문을 통한 압력

8월 6일 광주시가 ‘전시를 불허하고 관련자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발

표하던 당시 윤장현 시장은 중국 북경에 공무출장 중이었다.33) 따라서 당시 광주시의 전

결권자는 오OO 행정부시장이었는데, 오OO 부시장은 위 입장이 실린 보도자료를 배포

했을 뿐만 아니라, 8월 7일에는 광주비엔날레 측에 ‘특별전 작품중 걸개그림의 일부 내

용이 귀 재단에서 우리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의 목표와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

므로 즉시 출연금 교부목적에 맞게 추진토록 조치하기 바라며, 상기 요청사항이 이행되

지 않을 경우 ｢광주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 제7조(보조금의 교부조건) 및 제17조(보조

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제1호에 의거 이미 교부한 출연금의 일부 반환을 명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34)

위 공문에서 밝힌 ‘출연금 일부 반환’의 근거인 ｢광주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를 확인

해보면 다음 [표-7]과 같다. 

33) 윤장현은 당시 ʻ2014 한･중 문화교류의 밤ʼ 참석차 중국을 방문 중이었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1114_0014515587&cI

D=10809&pID=10800(접속일자- 2018.2.12.)

34) ｢‘광주비엔날레 20주년 기념 특별프로젝트’ 관련 조치 요청｣(문화예술진흥과-7597, 2014.8.7. 

시행). 오OO 광주시 행정부시장 전결로 처리된 이 시행문은 <세월오월> 사건 당시에는 외부에 알

려지지 않았으나, 그 해 가을 광주시 국정감사 도중 통진당 국회의원 김재연에 의해 공개되었다. ｢

2014년도 국정감사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광주광역시 국정감사, 2014.10.16.)｣, 국회사무처, 

20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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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 ｢광주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시행 2010.6.30. 광주광역시조례 제3833호) 

제7조(보조금의 교부조건) ①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7조(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2. 보조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을 때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5.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이 조례에 따르면, 제7조 ①항은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

건을 붙일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17조의 1호에 ‘법령 또는 보조 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으므로, 여기서 광주시

가 광주비엔날레 측에 제시한 ｢보조금 교부조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는 ｢2014년 ‘광주비엔날레 20주년 기념 특별전 및 국제학술회의’ 출연금 교부 결

정 통지｣(문화예술진흥과-6481, 2014.7.7. 시행)의 첨부 문서인 ｢보조금 교부조건｣에 

적시되어 있다.35) 이 ｢보조금 교부조건｣에서 교부보조금 반환과 관련된 조항은 제7항

인데, 이 제7항은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 또는 허위

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본 결정을 취소하거나 

교부보조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어, 위 ｢광주광역시보조금관리

조례｣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조례나 ｢보조금 교부조건｣의 조항들은 사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4839호)의 조문들을 그대로 요약･적용한 것이며, 또한 ‘위법･허위･부정’ 등의 방법 

이외에 보조금을 반환받는다는 조항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광주시의 공문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자면 광주비엔날레 측이 <세월오월>의 전시와 관련하여 ‘위법･허위･

35) ｢2014년 ‘광주비엔날레 20주년 기념 특별전 및 국제학술회의’ 출연금 교부 결정 통지, 첨부: 보조

금 교부조건｣, (문화예술진흥과-6481, 2014.7.7. 시행), 광주광역시청. 2014.7.7.



49
제2권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종합보고서 부록

부정’ 등을 저질렀으므로 교부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사실과는 거리가 

먼, 규정의 무리한 적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윤장현은 당시 북경에 공무 출장 중이었는데, 광주시가 이러한 공식 입장을 발표

한 것은 오OO 부시장이 본인과 협의하지 않고 결정한 것이라고 진술했다.36) 그는 다음 

날인 8.7. 언론사와의 국제전화를 통해 “기본적인 문화정책에 대해 광주시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작품 전시 여부는 광주비엔날레 재단의 전문가들이 판

단할 문제”라는 견해를 밝히면서 ‘전시불가’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섰다.37) 

나) 광주시의 직접적인 전시 불허 압력

광주비엔날레 상임대표였던 이OO는 ‘전시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는 자신이 아니

라 광주비엔날레 이사장이며, 비엔날레를 지원･감독하는 기관의 장인 광주시장이 이를 

겸직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다.’고 표현하면서, 광주시 고위관계자의 실질적인 

압력이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38)

“오OO 당시 행정부시장은 재단의 이사지만 시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하

는 중심에 서 있었고, 홍성담씨의 작품전시 문제가 확산되면서 내게 두, 세 차례 

전화를 걸어 홍성담의 그림 <세월오월>은 내용상 절대 전시가 불가하다는 사실

을 통보한 적이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전시를 한다 해도 전시장소가 시 산하기

관인 시립미술관이기 때문에 미술관측에 명하여 전시를 못하게 한다는 설명이 

따랐습니다. 작품이 전시될 경우 중앙정부로부터 광주시의 예산이 불이익을 받

을 수 있다는 지적에서부터 심지어 비엔날레의 예산도 향후 중앙정부로부터 삭

감될 수 있다는 설명이 뒤따랐습니다. 통화과정에서 고성과 항의, 설명, 시의 입

장 전달 등 다양한 이야기가 개진되었습니다.

36) 윤장현 녹취록, 2018.1.12. 2쪽 ~ 3쪽.

“전혀 협의 없이 그 일들을 그런 식으로 결정할 일이… 협의나 제 지시 없이 그런 일들이 이뤄진데 

대해서 경악을 했죠. 그 부분은. ‘어떻게 그 사람이 독자적으로 그런 일을 했을지’ 하는 생각이… 물

론 아시다시피 행정부시장은 중앙으로부터 내려온 사람이기 때문에” 

37) <윤장현 “朴 허수아비 그림 전시, 광주비엔날레가 결정할 문제”>, 노컷뉴스, 2014.8.7.자.

http://www.nocutnews.co.kr/news/4070354#csidx9911edc3d80f34ea54f13f0f59cb9

a8(접속일자-2018.2.23.) 

38) 이OO 전자우편 답변서, 2018.2.6. 8쪽 ~ 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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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산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작품전시 불가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처럼 지

적되었으나 본인은 예산문제 때문에 전시를 포기한다면 광주의 저항정신을 예

산과 바꿔치기한 우리가 역사의 죄인이 될 수 있다는 표현을 여러 경로를 통하

여 전달하였습니다.”

이OO는 또한 광주시에서 광주비엔날레에 파견된 사무처장 김OO(3급 공무원) 역시 

공식 석상에서 ‘전시 절대 불가’를 언급한 사실도 밝힘으로써 광주시 측의 ‘전시불가’ 입

장이 전방위적이고 매우 강경했음을 강조하였다.39) 

“본인의 사퇴 기자회견 및 언론보도 이후 당시 광주비엔날레재단 김OO 사무

처장(광주시청 파견 3급 공무원)은 비엔날레 정례 간부회의에서 ‘시청 파견공

무원으로써, 대표이사의 회견내용과 상관없이 홍성담씨의 작품을 절대 전시할 

수 없다’는 발언을 하였으며, 비엔날레재단 부장급 간부들에게 향후 자신의 업

무지침을 따라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오OO의 진술에 따르면, 광주시와 비엔날레 측(파견공무원)이 이미 내부적으로는 ‘전

시불가’를 강행하도록 상황 공유가 있었다고 하는데,40) 이는 이OO의 주장을 뒷받침하

는 것이다. 또한 개막일인 8.8. 광주시 문화예술진흥과장 박OO은 전시 장소인 광주시립

미술관에 직접 나가 현장을 지휘하였으며, 걸개그림이 외벽에 걸리는 것을 막기 위해 출

입구 봉쇄를 지시하였다는 것을 인정하였다.41)

“이거는 광주시의 주무과장 입장으로 봐서는 ‘저 그림을 걸어서는 안 된다’라

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하고 직원들하고 또 미술관에 가서 뭐… 우리 

직원 많이 데리고 가봐야 뭐해요? 몇 사람하고 같이 가서 이제 상황을 보고. 이

제 막으라고 했죠. (출입구 봉쇄에 대해) 거기 미술관에 있는 지휘계통을 통해서 

‘못 들어오게 문 막아라.’ 하여튼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39) 위 답변서. 2쪽.

40) 오OO 녹취록, 2018.1.30. 13쪽.

“이미 내부적으로는 그쪽하고 비엔날레재단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내부적으로는 못 걸게 하는 지

시를 했다는 이야기를 내가 박OO 과장한테 들었나? 뭐 어떻게 들었나 해가지고.” 

41) 박OO 녹취록, 2018.1.11. 26쪽 ~ 28쪽.



51
제2권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종합보고서 부록

개막식 직전, 시립미술관 공무원인 장OO는 전시여부를 결정하는 큐레이터 회의에 참

석하고 있었고, 파견공무원(3급)인 광주비엔날레 재단 사무처장은 그 근처에, 문화예술

과장 박OO은 걸개그림을 외벽에 걸지 못하도록 출입구 봉쇄를 지시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었다. 더구나 그날 오전 열렸던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미 광주비엔날

레에 <세월오월>의 전시불가가 보고되었다.42) <세월오월>이 전시될 가능성은 사실상 거

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걸개그림을 걸기위해 인부들이 옥상에 올라가 있었지만, 출입문 봉쇄로 외벽 전시가 

불가능해지자 극단 <신명> 단원들과 광주시민들은 현수막 걸개그림을 들고 시립미술관 

앞에서 퍼포먼스를 벌였다. 광주시장 윤장현은 개막식에 참석하지 않았다.43)

4) 청와대의 <세월오월> 사건 외압 사실

가) <세월오월> 전시 관련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내용

2016년 말에 공개된 ｢故김영한 민정수석 업무수첩｣의 2014.8.6.자에 따르면, 그날 

오전에 있었던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광주비엔날레 특별전’이 언급되었다.44) ‘광

주비엔날레 특별전, 광주시장(윤장현)’이라는 메모인데, 이를 통해 청와대가 홍성담의 

<세월오월> 작품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시점을 확인할 수 있다.

8월 7일의 회의는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가운데, <세월오월> 작품과 관

련하여 홍성담에 대해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지시하여 대응팀을 구성하도록 하는 

등 불법적 민간인 사찰 정황이 확인되었다.45) 

그리고 8월 8일 대통령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보다 명확한 김기춘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의 지시가 확인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 [표-8]과 같다.

42) ｢김영한 업무일지 사본｣, 법원 1심 형사소송기록 중 증거기록 제28권, 2017. 8.8.자 메모에 ‘광주

비엔날레- 개막식엔 걸지 않기로-광주시장’이라고 되어있다. 

43) ｢걸개그림 <세월오월> 사건일지_2014년｣, 『<세월오월> 자료 백서』, 광주시립미술관, 2017. 62쪽.

44) ｢故김영한 민정수석 업무수첩｣에서 2014.8.6.~11.26.기간 동안 총 10차례의 홍성담 관련 기록이 

확인되었다. ｢김영한 업무일지 사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2425 1심 형사재판기록 제28권, 

2017. 참조.

45) 위의 자료, 2014.8.7.자. 이 부분은 아래 민간인 사찰 관련 조사 결과에서 별도로 다루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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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 2014.8.8.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결과46)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결과> ’14.8.8 국정기획수석(기획비서관) - 공유(수석)

□ 금일(8.8일, 08:30~09:45)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별첨 안건과 함께 향후 국정운영방향 

등에 대해 중점 논의하였습니다.

□ 회의 결과(비서실장 지시사항)

  ④ 오늘부터 국민세금 37억원(국비 21억원과 시비 16억원)을 지원하여 광주시립미술관에서 개최되는 

광주비엔날레 행사(8.8~11.9)과 관련, 광주시가 소위 걸개그림 작가 홍성담의 <세월오월>(VIP 풍자그

림)이 전시하기에 부적절한 작품이라고 판단, 작품설치를 불허하는 입장을 밝혔는데 앞으로도 국민혈세

의 낭비를 방지하고 광주비엔날레의 권위 유지를 위해서도 예술을 빙자한 저급한 정치성 작품이 발을 붙

이지 못하도록 노력해 가야함

 - 따라서 동 작품의 전시 금지(광주시 조치)는 물론이고 문체부는 이 같은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향후 

국비지원을 재고 또는 축소하겠다는 뜻을 광주비엔날레 주최측에 경고해 두어야 할 것임(교문수석)

위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첫째, <세월오월> 작품에 대해 광주시는 ‘전시금지’

를 확실히 하고, 둘째, 문체부는 재발방지 차원에서 광주비엔날레에 대한 국비지원을 향

후 재고 또는 축소하겠다는 경고를 하라고 교문수석에게 지시하였다는 점이다. 이와 관

련하여 이날 수석회의의 참석자 고(故) 김영한 민정수석은 ｢업무수첩｣에 ‘광주비엔날레-

개막식엔 걸지 않기로-광주시장(市長)’이라고 메모하였다. 이어 ‘장(長)’ 표기 아래 ‘4. 

홍성담 배제 노력. 제재 조치 강구, 사이비예술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라고 기술하였

는데47), 이 메모의 기술이 위 수석비서관회의의 내용과 상당 부분 부합하고 있으므로 이 

회의가 실제로 존재하였고, 고(故) 김영한｢업무수첩｣ 또한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

을 확인할 수 있다. 

46)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결과｣(2014.8.8.), 서울고등법원 2017노2425, 2017노2425(병합), 

항소심 증거기록, 2017. 26,325쪽~26,326쪽.

47) ｢김영한 업무일지 사본｣, 법원 1심 형사소송기록 중 증거기록 2017노2425 제28권, 2017, 

2014.8.8.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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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와대의 지시에 따른 문체부와 행자부 등의 외압

2016.11.14. 광주시장 윤장현은 2014년 <세월오월> 전시와 관련하여 김종 문체부 

제2차관으로부터 전화로 외압을 받았음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 이 기자회견

에서 윤장현은 “당시 중국 베이징 출장인 상태에서 광주시청 담당공무원 휴대전화를 통

해 김종 차관이 전화를 걸어와, 세월오월 작품이 전시될 예정인 비엔날레 특별전에 국가 

예산이 투입된 것이 적절한지 우려를 표한 것으로 기억한다. 김종 차관의 전화가 전시철

회에 영향이 있었다”48)고 하여 문체부 고위 간부의 외압이 <세월오월>이 전시되지 못한 

원인 중의 하나라는 것을 시인하였다. 

한편 2014년 당시 문체부 제1차관이었던 김희범은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

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조사 당시 특검에 출두하여 다음과 같

이 진술하였다.49) 

문 : 송광용, 김상률 교문수석과 직접 연락하는 일이 많았나요?

답 : 송광용 수석은 2014.8.경 제가 장관 대행을 하고 있을 때 <세월오월>의 

작가 홍성담 문제로 한 번 전화로 연락을 해왔고, 광주비엔날레에서 <세

월오월>이 전시되지 않게 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 당시 최OO 기조

실장이 저에게 광주시장 전화번호를 알아다주어, 제가 전화를 하여 <세

월오월>을 내려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 특검 수사관의 김희범 관련 수사보고(2016.12.29.)에 기술된 내용이다.50)

48) ｢윤장현 “김종 차관, ʻ朴 풍자작품 전시말라ʼ 압력”｣, 노컷뉴스, 2016.11.14.자.

http://www.nocutnews.co.kr/news/4684597#csidxe08895677f49e318c5c64fff6abbb

28(접속일자-2018.2.13.) 

49) ｢김희범 진술조서｣(2016.12.31.), 법원 1심 형사소송기록 중 증거기록 2017노2425 제11권, 

2017.

50) ｢수사보고 ‘김희범 압수물 사본 첨부’｣(2016.12.29.), 법원 1심 형사소송기록 중 증거기록 2017

노2425 제11권,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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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9] ｢수사보고 ‘김희범 압수물 사본 첨부’｣(2016.12.29.)

홍성담 관련

Q: 광주시장과 통화한 적이 있나.

있다.

내가 전화한 적도 있고 본인이 전화를 걸어 온 적도 있다.

Q: 청와대 지시가 있었나.

지시가 있었다.

Q: 어떤 내용이었는가.

현지 상황을 문의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교환하는 그런 대화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Q: 압력을 가했는가.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는 선에서 전화통화를 가진 것이 전부이다.

모든 것은 시장님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위 특검이 압수한 김희범의 수첩에서 “윤OO curator 사퇴, 회의, viennale, 전

시유보” 등의 메모51)가 확인되었는데, 이상의 자료는 당시 김희범 문체부 제1차관이 당

시 광주비엔날레 특별전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었고, 청와대의 지시로 광주시장과 통

화하는 등 <세월오월>의 전시를 막기 위해서 청와대와 문체부가 다각도로 노력했음을 보

여주는 중요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당시 문체부 제1차관 김희범은 특검 조사로, 제2차관 김종은 윤장현 광주시

장의 기자회견으로 윤장현과 각각 <세월오월> 전시 문제로 통화하였음이 확인되었다. 

그런데 윤장현은 2018.1.12. 면담조사에서 ‘김희범 차관과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하고 

‘김종 차관과는 2차례 통화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52) 이에 반해 김종은 당시 언론

에 ̒나는 문화가 아닌 체육을 관장하는 2차관이어서 비엔날레 문제로 광주시장과 논의할 

일이 없고 전화를 한 적도 없으며, 윤 시장이 뭔가 큰 착각을 한 것 같다ʼ라고 주장한 바 

51) ｢수사보고 ‘김희범 문체부 제1차관 수첩 발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2425 1심 형사재판기

록, 제10권, 2017. ‘viennale’는 ‘biennale’의 오타로 보임.

52) 윤장현 녹취록, 2018.1.12. 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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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53) 김종은 2018.2월 현재 구속 수감 중이어서 이에 대한 조사는 별도로 진행하지 

못하였다.

한편 당시 광주시 행정부시장 오OO은 <세월오월> 작품 전시와 관련하여 행자부와 문

체부 등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오OO은 문체부에서 전화한 것

은 당시 문체부 기조실장인 최OO54)이었다는 것을 명확히 기억하였으나, 행자부 쪽에서 

전화를 해 온 사람은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하였다. 오OO은 또한 상부의 압박에 임명직 

부시장으로서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다.55)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시장이 (출장)간 다음에 여러 가지 위에서 벌써 체크

가 들어오잖아요. 위에서는 이야기를 할 때 그때도 “시장이 말을 안 하는데 어떻

게 하느냐?”(라고 하면) 그게 말이 되느냐 이거죠. “부시장이 그것도 못 하느

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원래 그런 거예요, 조직에서는. 그리고 결국 최

종적으로 그게 잘못됐을 때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를 공무원이라면 다 알

죠, 누구든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오OO 부시장을 포함한 광주시 공무원들은 <세월오월>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윗선’

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전화로 외압을 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 인지하고 있었

다. 다만 이들은 전시불가 결정이 ‘윗선’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라 모두 자신의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광주시 공무원들의 이러한 입장은 2014 광주비엔날레 행사가 끝난 후 광주시 감사 결

과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광주시는 2015년에 있었던 (재)광주비엔날레에 대한 감사 

53) ｢종합2보, 尹 광주시장 “ʻ세월오월ʼ 전시 불가, 김종 차관 전화 영향”｣, 뉴시스, 2016.11.14.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1114_0014515587&cI

D=10809&pID=10800(접속일시 - 2018.2.13.)

54) 최OO 진술요지(2018.2.6.), ｢조사보고｣(2018.2.20.). 최OO은 오OO 전 광주시 부시장과 통화했

던 것을 시인하고, “오OO과는 행시 동기여서 친한 사이로서, 당시 광주 상황을 파악해서, 김희범 

차관에게 보고하는 정도였고, 이와 관련한 특별한 지시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55) 오OO 녹취록, 2018.1.30. 17쪽~22쪽. 오OO은 통화상대자를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2013년 부시장으로 부임한 이후 광주시 전공노 가입 문제,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서류조작 파

문 등 중요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행자부와 수많은 통화를 해왔었고, 

이런 이유로 3년 여 전에 정확히 누구와 통화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그는 

문체부 기조실장이었던 최OO과의 통화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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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광주광역시장은 전시기본구상과 크게 반하여 시 보조금으로 제작된 광주비엔날

레 20주년 기념 특별프로젝트 작품 제작과정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물의를 

일으키고 작품전시도 하지 못한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에 ‘기관경고’ 합니다.”라는 처분

을 내렸다.56) 이는 <세월오월> 사건 당시 광주시 공무원들이 취한 행동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재)광주비엔날레의 자율성을 한층 침해할 수 있는 조치라고 할 

수 있겠다.

라. 소결 

홍성담의 작품 <세월오월>은 5･18 광주 항쟁의 정신을 기리고, 이를 극복･승화하려는 

의도에서 기획･제작되었다. 그러나 작품 제작과정에서 박근혜를 ‘허수아비’로 표현된 부

분 등을 문제삼아 주최측과 광주시 측에서 수정을 요구하게 되었다. 작가와 큐레이터의 

협의하에 ‘허수아비’를 ‘닭 그림’으로 수정하기로 하였지만, 이 와중에 작품이 언론에 공

개되어 사건이 크게 확대되었다. 

홍성담과 책임큐레이터 윤OO, 비엔날레 재단 상임대표 이OO 등은 ‘닭 그림’으로 수

정하면 전시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공무원인 보조큐레이터 장OO와 광주시 공무원

들은 ‘절대 전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작품을 전시하지 못하도록 직･간접적인 

압력을 가하였다. 또한 청와대 측은 문체부와 행안부 등을 통해 광주시 공무원과 윤장현 

시장을 압박하도록 지시하였다. 결국 <세월오월>은 전시되지 못하고 특별전 개막식은 

파행되었다.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세월오월>의 전시를 막은 것은 ‘문화 표현과 활동에

서의 차별’에 해당한다. 더구나 (재)광주비엔날레와 큐레이터의 고유 권한인 전시 여부에 

대하여 광주시가 개입하여 직･간접적으로 압력을 가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김기춘

을 비롯한 청와대의 고위 관료들이 <세월오월>을 전시하지 못하도록 지시하고, 인사권

과 예산권을 무기로 (재)광주비엔날레 측에 외압을 가하려는 정황도 확인되었다.

56) ｢광주비엔날레 20주년기념 특별프로젝트 업무 추진 부적정｣, 『2015년 (재)광주비엔날레 종합감

사 결과』, 감사기간: 2015.2.25.~3.6.(8일간), 공개일자: 2016.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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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간인 사찰 지시 및 이행에 대한 조사

가.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의 민간인 사찰 지시 정황

2014.8.7.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이 <세월오월> 작품과 

관련하여 홍성담에 대해 불법적 민간인 사찰을 지시한 정황이 확인되었다. 당시 민정수

석이었던 고(故) 김영한(재임기간 2014.6.12. ~ 2015.1.10.)이 이날 위 회의에 참석하

여 업무수첩에 메모한 내용은 아래 [그림-5]과 같다.57) 

[그림-5] ｢故김영한 업무수첩｣ 2014.8.7.자 메모

위 메모 내용을 다시 정서해 보면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故김영한 업무수첩｣ 2014.8.7.자 메모 

[正書] ◎ 우병우 팀, 허수아비그림(光州), 애국단체 명예훼손 告發

                                         神父 - 뒷조사                   6국

                                                경찰, 국정원 Team 구성 → 국장급

              ㅇ 케이스바이케이스로 할 것이 아니라 ex) 산케이 보도 

잊으면 안 된다 – 응징해줘야. List 만들어 

추적하여 處斷토록, 정보수집 검찰 경찰･

국정원을 팀 구성토록

57) ｢김영한 업무일지 사본｣(2014.8.7.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2425 1심 형사재판기록, 제28권,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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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메모는 허수아비 그림(光州)과 관련, 당시 민정비서관이던 우병우(비서관 재임기간 

2014.5.13. ~ 2015.1.23.)에게 첫째, 애국단체 명예훼손으로 고발토록 하고, 둘째, 국

정원과 경찰로 팀을 구성하여 목록을 만들고, 추적하여 처단(處斷)할 것을 지시했다는 사

실을 보여준다. 또한 구성할 경찰･국정원 팀은 국정원 2처(국내수집 담당) 산하 제6국 국

장급으로 하라는 구체적 지시 또한 확인된다.

위 8.7일자 메모와 관련하여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제2차 2016.12.7.)에서 김기춘은 이용주 의원

이 위 故 김영한의 메모를 보여주며, “이런 업무지시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누가 있겠습니까?”라고 질문하자, “민정수석 산하에 우병우 비서관이 있고 이랬습니다

마는 거기에 있는 모든 기록을 다 하나하나 제가 지시했다고는 생각이 나지 않고 그런 기

억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여 관련성을 회피하였다.58)

그리고 우병우는 2016.12.22.에 열린 위 국정조사 제5차 청문회에서 박범계 의원의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사항으로 우병우 팀에 홍성담 화백 등에 대해 경찰과 국정원이 

정보수집팀을 만들어서 처단하고 응징하라는 지시를 내렸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우병

우 팀이라고 전에 청문회도 해서 봤는데 저는 민정비서관이었지, 우병우 팀이라는 게 뭘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그 실체를 부인하였다. 또한 그는 홍성담의 <세월오

월> 작품에 대해 지시에 따라 특별한 조치를 취한 적이 있느냐’는 이용주 의원의 질의에 

대해, “우병우팀이라는게 저도 저기 고(故) 김영한 수석 비망록에 나온다 그래서 처음 안 

거지, 제가 5월 달에 청와대에 들어가서 비서관이 됐는데, 저 때가 3개월도 채 안 된 상태

인데 왜 저것을, 우병우팀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저는……”이라며 관련성을 전면 부인하

였다.59)

58)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제2차 청문회, 2016.12.7.), 국회사무처. 2016.

59) 위 회의록, 제5차 청문회, 2016.12.22. 이날 청문회에서 박범계 의원에 의해 김기춘이 공식 직제

인 특감반이 아니고 별도 조직을 구성하라고 지시한 이유가 ‘민간인 사찰’ 때문이 아닌지 하는 의혹

이 제기되었고, 우병우는 국정원 제6국장(나중에 제8국으로 변경) T(2014.8월 청와대에서 국정원

으로 복귀)로부터 정보보고를 받았음을 간접적으로 시인하였다. 그리고 박영선 의원은 우병우팀에 

대해 “국정원 T 6국장을 중심으로 해서 팀을 꾸리는 것이고,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여기서 갖다 

쓴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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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민간인 사찰 이행 여부

위와 같이 2014.8.7.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김기춘이 ‘우병우팀’에 지시한 민간

인 사찰에 대하여 김기춘과 우병우는 관련 사실을 전면 부인하였지만, <세월오월> 사건 

이후 ‘국가원수 모독’과 관련하여 국가기관의 사회적 통제가 급격히 강화되고 있음을 당

시 언론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2014.9.16. 제40회 국무회의 석상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었다.”라고 언급한 직후, 검찰이 서울중앙지검에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팀’을 설

치하고 온라인 공간을 직접 모니터링하며 수사에 나서는 등 정부는 ‘국가원수 모독’ 관련 

사안에 강력히 대처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관련 의혹에 대하여 기사를 쓴 산

케이 신문의 가토 지국장이 2014.10.8.에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되었으며,60) 같은 해 

10.1에는 우익인사가 한 언론의 만평가를 상대로 박 대통령을 ̒닭ʼ에 비유한 만평을 그린 

것을 문제 삼아 대검찰청에 고발하기도 하였다.61) 

이처럼 당시 상황은 ‘국가원수 모독 건’에 대해서는 김기춘이 ‘우병우 팀에 애국단체 

명예훼손 고발’을 지시하고, ‘목록을 만들고, 추적하여 처단(處斷)할 것’을 또한 지시했던 

것처럼 ‘대통령을 비난하면 제3자가 대신 고발하고 이를 수사기관이 사법처리 하는 방

식’으로 국민들의 입과 귀를 막으려 하던 상황이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부

분의 정보기관들이 사회 전 부분에 걸쳐 민간인을 사찰하고 감시하는 활동을 철저히 했

을 것이라는 것은 명확하다. 특히 故 김영한 민정수석의 ｢업무수첩｣ 2014.8.6.자부터 동

년 11.19.자까지 총 10차례 홍성담 관련 메모가 지속적으로 보이는데, 이는 <세월오월> 

전시가 무산된 이후에도 홍성담에 대한 국가기관의 사찰과 보고가 은밀히 진행되고 있었

음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이외에 김기춘의 사찰 지시와 관련하여 확인된 국정원이나 우익단체의 활동 등을 살펴

보면 아래와 같다. 

60) 고(故)김영한 민정수석의 ｢업무수첩｣ 2014.8.10.자에는 ‘외교문제X, 특정기자의 범죄행위에 대

한 대응(法), 언론자유 이름으로 국가원수 모독은 용납될 수 없다’고 기술되어 있다. ｢김영한 업무

일지 사본｣(2014.8.7.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2425 1심 형사재판기록, 제28권, 2017. 

61) ｢ʻ박 대통령ʼ 만평 그린 화백도…명예훼손 3자 고발 급증｣, JTBC 2014.10.24.자 보도.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616660.(접속일시 - 

2018.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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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정원의 <세월오월> 사건 관련 보고

아래 [표-11]은 국정원이 <세월오월> 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님 비방 친북화가 홍성

담 대상 지원금 회수 여론’이라는 제목으로 청와대에 보고한 여론동향 보고자료이다.62) 

이 자료에서 국정원은 ‘홍성담이 전시를 강행하는 이유는 제작비 반납 압박 때문이며, 광

주시를 압박하여 작품 제작비 반납을 관철해야 한다’는 것이 ‘광주지역 건전인사들의 제

언’이라고 보고하였다. 

[표-11] <세월오월> 관련 국정원 여론동향 보고

< 대통령님 비방 친북화가 홍성담 대상 지원금 회수 여론 > 2014.8.8.(날짜 가필)

광주지역 건전인사들은 ‘2014 광주비엔날레(9.5~11.9)’에 친북화가 홍성담이 대통령님 비방 내용의 

<세월오월>(가로 10.5m × 세로 2.5m, 걸개그림) 출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 (재)광주비엔날레(대표이사: 이OO)가 국비 21억원･시비 16억원을 지원받아 홍성담에게 작품제작비로 

5,000만원을 지급했는데

∙ 홍성담이 광주시의 전시 거부 입장에도 불구, 출품을 강행하려는 데는 출품 무산시 작품제작비를 반납해야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 홍성담은 전시 거부 항의 차원에서 8.8.부터 구 전남도청 앞에서 그림을 들고 거리행진 계획

∙ 차제에 유사사례 재발 방지 차원에서 문체부에서 국비 감액 입장을 광주시에 전달, 작품제작비 반납을 

관철해야 한다고 제언

그러나 위 보고는 광주지역 건전인사의 의견이라기보다는 <세월오월> 사건 당시의 광

주시 공무원들의 논리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8.8. 개막식까지도 윤장현 시장은 전시

에 대한 입장을 유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세월오월> 작품의 전시를 막으려는 

입장이었던 광주시 관계자들은 국정원 보고를 통해 자신들의 견해를 청와대에 전달하고

자 노력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세월오월> 사건의 파장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국정원의 동향 보고서가 수시로 

62) ｢조사보고: 국가정보원 감찰실장 등 간담회 결과 보고｣, 2018.1.22. 이 자료는 국정원이 사본을 제

공하지 않아 사본을 보고 필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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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보고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높지만, 위원회가 국정원으로부터 확인한 자료는 [표

-11]의 보고서 1건에 불과하다.

2) 우익단체 명예훼손 고발(8.8.)63)

한편 김기춘이 8.7. 우병우팀에 지시한 ‘애국단체 명예훼손 고발’은 실제로 이행되었

음이 확인되었다. 김기춘의 지시 하루 뒤인 8.8. 보수국민연합 등 우익단체들이 홍성담

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한 것이다. ‘홍 씨의 작품은 정치적 

선동을 위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패륜행위’라는 것이 이유였다.64) 위원회는 김기

춘과 우병우가 현재 구속 상태이고 우익단체들 또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서, 위와 

같은 우익단체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고발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조사는 더 이

상 진행할 수 없었다. 

3) 기타 의혹 사실

위원회는 위와 같은 사실 이외에도 민간인 사찰을 의심할 만한 몇 가지 진술을 청취할 

수 있었다.

먼저 홍성담은 금남로에 위치해 있던 <세월오월> 작업실 인근 카페에서 기관원으로 추

정되는 한 두 명이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서 유리창 밖으로 자신들을 감시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고 한다.65) 

“그 통유리 너머에, 그리고 우리가 점심 때 점심 먹으러 나오면 또 보고, 어디 

가면 어디 갈 때마다 보고 그럴 거 아니에요. 여기가 시내 한 가운데라 차 탈 일이 

별로 없어. 그리고 숙소도 우리가 가까운데 잡아가지고 골목길로 이렇게 걸어오

면 되니까. 그런데 언제부터선가 딱 보면 짭새 알잖아. 안기부 직원이나. 냄새가 

63) ‘보수국민연합’은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등과 함께 활동 해 온 우익단체로서, 2010.1.22. ‘광우병 

보도 PD수첩 무죄판결 판사 사진 화형식’, 2014.11.24. ‘통진당 해산 판결 촉구 기자회견’ 등의 활

동이 확인되었다. 

64) ｢‘박 대통령 풍자’ 홍성담 작가 명예훼손 고발 당해｣, 광주드림, 2014.8.9.자.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1&uid=458343(접속일자

-2018.2.22.)

65) 홍성담 녹취록, 2017.12.22. 72쪽 ~ 7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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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달라. 그리고 같은 얼굴이야. 매일 같은 얼굴에 꼭 그놈이 거기가 있을 까닭

이 없잖아. 어쩔 때는 한 명, 어쩔 때는 두 명. 7월 하순경부터 그런 것 같아.”

또한 특별전의 개막식 당일 (재)광주비엔날레 전시팀장으로 개막식장에 나가 있던 한

OO은 ‘무전기를 들고 잠바를 입은 7~8명의 일반인으로 보이지는 않는 사람들’이 그 자리

에 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66) 위원회는 광주시 공무원들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문의하였

으나 별 다른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고, 국정원 또한 이와 관련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다. 소결

김기춘이 <세월오월>의 ‘전시불가’를 지시한 정황뿐만 아니라 홍성담 작가에 대해서

도 사찰을 지시한 정황이 확인되었다. 민정비서관이던 우병우에게 지시하여 경찰과 국정

원으로 팀을 구성하고 리스트를 만들어 추적하여 응징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김기춘

과 우병우가 이 사실에 대해 부정한 바 있고, 현재 이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여

기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다만, <세월오월> 사건에 대한 국정원의 

여론동향보고가 확인되었고,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여러 차례 홍성담의 동

향이 언급되고 있는 점, 김기춘의 지시가 있은 직후 우익단체에서 홍성담을 명예훼손으

로 고발한 점 등이 확인되었다.

4. 광주비엔날레 예산 삭감 의혹에 대한 조사 

가. 광주비엔날레 예산 지원 절차 및 2018년도 행사 예산 삭감 과정

광주비엔날레의 예산은 일반적으로 행사 2년 전에 결정된다. (재)광주비엔날레 측이 

｢광주비엔날레 개최계획(안)｣과 ｢광주비엔날레 현황｣ 등이 포함된 ｢ㅇㅇ년도 광주비엔

날레 개최계획서｣를 행사주관기관인 광주시(주무부서: 문화예술진흥과)에 제출하면, 광

주시는 이를 검토･보완하여 주무부처(주무부서: 시각예술디자인과)인 문체부에 제출한

다. 문체부는 이를 심의･의결한 후, 기획재정부에 ｢국제행사개최 계획서｣, ｢타당성 검토

의견서｣, ｢타당성조사 신청서」 등을 제출한다.67) 기획재정부는 ｢국제행사 유치･개최 등

66) 김OO･한OO 녹취록, 2018.1.24. 24쪽 ~ 26쪽 참조. 

67) 문체부는 ｢문화체육관광부 국제행사 유치･개최에 관한 규정(문체부 훈령)」, 기재부는 ｢국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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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규정(기재부 훈령)」 및 ｢국제행사관리지침(기재부 훈령)｣ 등에 근거하여 해당 국

제행사를 국제행사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국고지원액을 결정하게 된다. 이 절차를 정

리하면 아래 [그림-6]과 같다.

[그림-6] 국제행사 관리 절차68)

주관기관(광주시)

∙ 주무부처에 국제행사개최계획서 제출

 - 최초로 국고지원이 필요한 연도의 전전년도 12월말까지, 국제기구 

등에 유치의향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제출 전까지

�

주무부처(문체부)

∙ 국제행사 개최 필요성 검토

  - 개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최초로 국고지원이 필요한 연도의 

전년도 1월말까지 국제행사개최계획서 및 주무부처의 

검토의견서를 국제행사심사위원회에 제출

�

국제행사심사위원회(기재부)

∙ 당해 심사연도 2월말까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제행사 심사대상 

사업을 확정하고 타당성조사 등을 의뢰(기획재정부)

∙ 국제행사개최계획서･타당성조사 등 결과보고서 및 주무부처의 

검토의견서 검토(기획재정부)

�

국제행사심사위원회 ∙ 국제행사유치계획 등에 대하여 심의･조정

�

주관기관(광주시) ∙ 행사 준비 및 실시

�

주관기관(광주시)

∙ 행사 종료 후 사후평가 결과를 주무부처 및 국제행사심사위원회에 

제출

  - 3개월 이내, 단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 행사종료 후 

6개월 이내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기재부 훈령)」에 각각 근거하여 광주비엔날레 행사를 심의･심사하고 지

원예산을 결정한다.

68) ｢국제행사관리지침｣(기획재정부 훈령 제311호) 참조. 당 지침은 ｢국제행사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기재부 훈령)｣에 근거하여 제정된 후, 2016.11.24. 일부 개정된 것으로 2018년 광주비엔날

레 예산 심의시의 지침과 비교하여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나, 내용상 큰 차이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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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열린 제11회 광주비엔날레의 총 사업예산은 약 100억 원 규모로 준비년도인 

2015년 10억 원, 행사년도인 2016년에 21억 원, 총 31억 원의 국비예산을 지원받았다. 

그런데 2018년 제12회 광주비엔날레의 예산은 아래 [표-12]에서 나타난 것처럼 2017

년 9억 원, 2018년 9억 원으로 13억 원이 삭감된 총 18억 원만 배정되었다.69) 

[표-12] 광주비엔날레 국비지원내역70)

(단위: 백만 원)

69) 광주비엔날레의 예산은 지역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 예산이다. 문체부가 아닌 기재부가 배분하기 

때문에 문체부는 행사계획을 검토하는 수준이며, 기재부의 심사와 결정이 가장 중요하다. 또 다른 

특징 중의 하나는 예산 한도 내에서 예산 편성의 자율성이 보장된다는 점인데, 즉 지자체 단체장의 

의지가 예산 배분의 가장 큰 요인이 된다. 이 때문에 지자체에서 예산권을 가지고 재단 운용 등에 

대해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70) ｢광주비엔날레 국비지원내역｣, (재)광주비엔날레, 2017.

구분
행사비

계 국비 시비 자부담

합계 115,663 37,700 20,034 57,929 

제1회
소계 11,740 4,000 7,740 0 

1995년 11,740 4,000 7,740 -

제2회

소계 10,639 3,000 1,800 5,839 

1996년 1,603 - - 1,603 

1997년 8,073 3,000 1,800 3,273 

1998년 963 - - 963 

제3회

소계 10,477 1,400 0 9,077 

1999년 2,601 - - 2,601 

2000년 7,876 1,400 - 6,476 

제4회

소계 9,143 2,000 0 7,143 

2001년 2,846 - - 2,846 

2002년 6,297 2,000 - 4,297 

제5회

소계 8,771 4,000 494 4,277 

2003년 1,492 - - 1,492 

2004년 7,279 4,000 494 2,785 

제6회

소계 9,551 4,000 0 5,551 

2005년 1,854 1,000 - 854 

2006년 7,697 3,000 - 4,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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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12회 광주비엔날레 국비지원예산이 삭감된 것은 2016년 초 기재부의 결

정에 따른 것인데, 기재부 측의 설명에 따르자면, 이는 ｢국제행사관리지침｣의 “4. 관리

일반 – 국제행사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 및 원칙” 항목의 “7회 이상 국제행사 심사를 거

쳐 국비(10억 원 이상)를 지원받은 국제행사는 원칙적으로 심사대상에서 제외”라는 규

정에 근거한 것이다.71) 이 규정에 따라 기재부는 ｢2016년도 국제행사 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결과 통보｣(중기재정전략과-80, 2016.3.31.시행)라는 공문을 문체부에 발송

하여, ‘제22회 부산국제영화제’, ‘2018부산비엔날레’와 함께 ‘제12회 광주비엔날레’가 

국제행사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에서 탈락하였음을 통보하였다. 아래의 [그림-7]은 위 

공문에 첨부된 문서인 ｢2016년도 국제행사 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결과(문화체육관

광부)｣이다.72)

71) 이OO 진술요지(2018.1.17.), ｢조사보고｣(2018.2.20.). 기재부 지출혁신과 사무관 이OO의 설명

에 따르면, 이는 위 “7회 이상 국제행사 심사를 거쳐 국비(10억 원 이상)를 지원받은 국제행사는 원

칙적으로 심사대상에서 제외”라는 규정의 적용이 맞으며, 이를 ‘일몰제 적용’이라고 표현한다고 하

였다.

구분
행사비

계 국비 시비 자부담

제7회

소계 9,528 4,000 0 5,528 

2007년 1,911 1,000 - 911 

2008년 7,617 3,000 - 4,617 

제8회

소계 8,938 4,300 300 4,338 

2009년 1,602 1,000 - 602 

2010년 7,336 3,300 300 3,736 

제9회

소계 9,134 3,000 1,500 4,634 

2011년 2,096 1,500 - 596 

2012년 7,038 1,500 1,500 4,038 

제10회

소계 8,752 3,100 1,400 4,252 

2013년 2,361 1,000 1,000 361 

2014년 6,391 2,100 400 3,891 

제11회

소계 9,690 3,100 2,900 3,690 

2015년 3,211 1,000 1,000 1,211 

2016년 6,479 2,100 1,900 2,479 

제12회

소계 9,300 1,800 3,900 3,600 

2017년 2,400 900 900 600 

2018년 6,900 900 3,000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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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 ｢2016년도 국제행사 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결과(문화체육관광부)

이러한 결정은 문체부가 2015.1.27.자로 기재부에 ｢국제행사개최계획서(2018 광주

비엔날레발송｣(시각예술디자인과-244, 2016.1.27. 시행)을 발송하고73), 기재부가 

2016.3.29.에 국제행사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상 사업을 심사하는 절차에 따른 것으

로 보인다.74)

그런데 문제는 기재부가 위 ｢국제행사관리지침｣에 따른 ‘일몰제 적용’을 대상 기관에 

‘왜 사전에 통보해 주지 않았는지’ 하는 것이다. 2015년 하반기부터 (재)광주비엔날레와 

72) ｢2016년도 국제행사 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결과 통보｣(중기재정전략과-80, 2016.3.31.), 기

획재정부, 2016.

73) ｢국제행사개최계획서(2018 광주비엔날레)｣(시각예술디자인과-244, 2016.1.27. 시행), 문화체

육관광부, 2015. 이 문서에는 ‘1. ｢2018 광주비엔날레｣ 국제행사개최계획서, 2. ｢2018 광주비엔

날레｣ 타당성 검토의견서, 3. ｢2018 광주비엔날레｣ 타당성조사 신청서’가 첨부되어 있다.

74) ｢제96차 국제행사심사위원회 개최｣(중기재정전략과-67, 2016.3.24.시행), 기획재정부, 2016. 

참조. 이 문서에 따르면 정부위원 12명과 민간위원 7명이 ‘2016년도 국제행사 심사요청 사업(15

건) 중 ｢국제행사의 유치･관리에 관한 규정｣, ｢국제행사관리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타당성조

사 등의 대상사업을 선정’한다고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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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예산 심의를 위한 자료를 준비하고, 문체부가 이를 심의하여 ｢국제행사개최계

획서｣를 다시 기재부에 제출(2016.1.27.)하기까지의 수개월 동안 기재부는 관련 절차를 

진행하다가 3.31.에 별 다른 설명도 없이 갑자기 미선정되었다는 통보를 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당시 기재부의 담당 주무관이었던 OOO은 “2016년 초에 갑자기 관련 업무가 정

책조정국 서비스경제과에서 재정기획국 중기재정전략과로 이관되는 바람에 업무인수인

계 등으로 정신이 없어서 미처 통보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75) 

그러나 (재)광주비엔날레 측의 주장은 기재부의 설명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

(재)광주비엔날레 측은 문체부가 기재부로 2016.1.27. 타당성 조사 신청을 한 이후, 

2016.2.12. 예산 설명을 위해 업무를 새로 이관 받은 기재부 중기재정전략과를 방문한 

바 있고, 이후 동년 2월 ~ 3월 사이에 추가 요구 자료 등을 작성･제출하는 등 실무를 차질 

없이 진행했다고 한다. 특히 광주비엔날레는 2015.11월경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주관

한 ‘국제행사 타당성조사 홍보 및 교육을 위한 워크샵’에 국제행사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발표를 진행한 바 있고, 문체부의 ‘2014년 국고지원 시각예술분야 평가사업’에서도 높

은 평점으로 ‘우수’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기재부가 적용한 ｢국제행사관리지침｣의 “7회 이상 국제행사 심사를 거쳐 국비

(10억 원 이상)를 지원받은 국제행사는 원칙적으로 심사대상에서 제외”라는 규정은 

2013.12.에 추가된 규정이고, 이를 광주비엔날레에 소급 적용하는 것은 근거가 불분명

한 조치이며, 더구나 이를 심사신청이나 추가 자료 제출시 전혀 언급한 바가 없었다는 것

이다. 이와 함께 (재)광주비엔날레 측은 ｢국제행사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기재부 훈

령)｣에 따라 국제행사 심사를 받아 온 2010년도부터 7회가 되는 2024년도 행사에야 위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고 주장하였다.76)

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예산을 삭감하였다는 기재부 측의 주장과 무리한 규정 적용이라

는 (재)광주비엔날레 측의 주장이 각각 존재하고, 2014년 <세월오월> 사건 이후 2018년 

광주비엔날레 예산이 삭감된 점, 2014.8.8. 수석비서관회의 석상에서 김기춘 대통령비

서실장이 ‘재발방지 차원에서 광주비엔날레에 대한 국비지원을 향후 재고 또는 축소하겠

다는 경고를 하라’고 교문수석에게 지시한 사실 등을 고려하여, 2018 광주비엔날레의 예

산 삭감에 기재부 측의 주장과 다른 별도의 이유가 존재하는지 조사하였다.

75) 황OO 진술요지(2018.2.5.), ｢조사보고｣(2018.2.20.). 2016년 당시 기재부 재정기획국 중기재정

전략과는 현재 재정혁신국 지출혁신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76) ｢광주비엔날레 국비지원 일몰제 진행 현황｣, (재)광주비엔날레, 20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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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예산 삭감 관련 조사 결과

1) <세월오월> 사건 이후 청와대의 지시에 따른 정책의 변화 

2014년 <세월오월> 사건 이후 광주비엔날레의 다음 행사는 2016년에 개최되었다. 그

런데 2016년 행사 예산은 <세월오월> 사건 이전인 2014년 초에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김기춘 비서실장의 ‘비엔날레 예산 재고 또는 축소’에 대한 지시사항 이행 여부는 2018

년도 광주비엔날레 예산 심사에 국한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위원회는 위와 같은 광주비엔날레에 대한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사항이 어떻게 정부 

정책에 반영되고 실행되었는지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하기는 어려웠지만, ｢비서실장 주

재 수석비서관회의 결과｣나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한 1심 판결문｣ 등을 통해 문체부의 

문화예술 정책 수립과정 및 정책 기조 등을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었다.

2014.8.23.에 열린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결과에서 다음과 같

은 비서실장 지시사항이 확인되었다.

[표-13]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결과(2014.8.23.)77)

<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결과 > 14.8.23. 국정기획수석(기획비서관)

□ 금일(8.23., 10:00~11:05)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별도 안건 없이 향후 국정운영방향 등에 

대해 중점 논의하였습니다.

□ 회의 결과(비서실장 지시사항)

  ③ 각 부처마다 산하기관, 단체가 많이 있는데, 일부 기관, 단체의 경우 정부 철학과 배치되거나 국가적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

   * 얼마전 광주비엔날레 걸개그림 전시시도 사례도 그렇고 최근 태권도연맹 총재가 통일부의 사전 접촉

승인 없이 북측인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도 같은 사례 

  - 이러한 기관 단체들을 건전한 방향으로 통제하는 수단은 정부가 행사할 수 있는 인사권

과 예산권이므로 앞으로 보조금 축소･중단 등을 통해 바로 잡아 나갈 것(수석)

    //끝//

77)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결과｣(2014.8.23.), 서울고등법원 2017노2425, 2017노2425

(병합), 항소심 증거기록, 증거기록, 2017. 26,3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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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자료에서 보이는대로 김기춘은 이 회의에서 ‘광주비엔날레 걸개그림 전시시도 사

례’를 ‘정부 철학과 배치되거나 국가적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경우’로 

파악하고 향후 인사권과 예산권을 무기로 ‘보조금 축소･중단’을 통해 ‘건전한 방향으로 

통제’하라고 수석들에게 지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동 회의에 참석했던 故 김영한은 

｢업무수첩｣ 8.23.자에 ‘소관부처 산하단체 통제 難, 인사와 예산 통제수단, 감독 철저, 법

제도로 통제’라고 메모하여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의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김기춘 외 3인 1심 판결문｣에 따르면, 2014. 10.경 문체부 김종덕 장관은 송

OO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 실행계획｣을 보고 받고, 

동년 10.21.에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이를 보고하였다.78) 이 보고서의 붙임 자료

인 ｢분야별 세부 대응전략｣에 ‘(지역)비엔날레 지원 개선방안’이 실려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 [그림-8]과 같다.79)

[그림-8] ｢문창1_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 실행계획(대외비)｣(’14.10.22.)

이 자료의 ‘주요 대응전략’에는 <세월오월> 사건에서 현행 제도의 문제점으로 파악된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해석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7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2425 1심 형사재판기록, ｢김기춘 외 3인 1심 판결문｣.

79) ｢문창1_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 실행계획(대외비)｣(’14.10.22.), 문체부 창조행정담당관 

수집자료.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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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사전검토 및 심사단계’에서는 ‘사업계획상 균형감 있는 인사가 예술감독(작가)

로 선정될 수 있는 체계가 아닌 경우 부적정 의견을 문체부가 기재부로 제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윤OO 책임큐레이터의 사례처럼 예술감독이 정부의 지시에 순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 부적정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방안

이다.

둘째, ‘지원단계(예산교부)’에서는 ‘비엔날레 예산 교부시 표준계약서 이행조건으로 

전시취지에 반하는 작품제작시 지원금 회수 및 전시 불가, 주최 측에서 전시기간 중 전시

권 보유 등 명시’하도록 하였다. 이는 또한 <세월오월> 사건과 같은 사례가 발생할 시 즉

각 ‘지원금 회수 및 전시 불가’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인데, 바꾸어 말하면 <세월오

월> 사건은 이와 같은 조항이 부재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건임을 문체부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셋째, ‘사후 관리 단계’에서는 ‘예술경영지원센터의 비엔날레 평가 결과를 예산 반영과 

연계’하도록 하겠다는 방안인데, 이것은 기존에 추진하던 방식이므로 개선 방안은 아니

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문체부에서는 김기춘의 지시에 따라 <세월오월>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비엔날레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동일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의 보고를 

올린 것이지만, 이는 사실 광주비엔날레의 예산을 삭감하는 문제와는 조금 동떨어진 방

안이라고 보인다. 왜냐하면 ‘균형감 있는 예술감독의 선임’이라든지 ‘전시 취지에 어울리

는 작품의 제작’은 비엔날레 개막을 앞두고 수개월 전에 결정되는 문제이고, 비엔날레의 

예산은 본 행사 2년 전에 결정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광주비엔날레는 문체부 산하 예

술경영지원센터의 ‘국고지원 시각예술분야 평가사업’에서 수년간 ‘우수’ 평가를 받고 있

었기 때문에, 이를 예산과 연계시키기에도 다소 무리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가 비서실장 지시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광주비엔날레의 예산 삭감을 위해

서는 다른 ‘규정이나 조치’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며, 이때 바로 기재부 ｢국제행사관리

지침｣의 “7회 이상 국제행사 심사를 거쳐 국비(10억 원 이상)를 지원받은 국제행사는 원

칙적으로 심사대상에서 제외”라는 조항(이하 일몰제)이 시의적절하게 적용되었을 가능성

이 있다. 그런데 이 ｢국제행사관리지침｣은 ‘ ｢국제행사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80)에 

대한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하여 국제행사의 내실 있는 관리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

80) 이 ｢국제행사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은 원래 국무총리훈령이었다가 2008년 기재부 훈령으로 

변경되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http://www.law.go.kr/(접속일자-2018.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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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2009.9.7.에 제정(기재부 훈령 제56호)되었고, 위의 일몰제 조항은 2013.12.10.에 

｢국제행사관리지침｣을 전부 개정시(기획재정부훈령 제154호) 삽입되었다.81) 

그렇다면 ‘2016년 광주비엔날레’의 예산심사가 있었던 2014년 초에 기재부는 이 조

항에 근거하여 예산심사를 진행했어야 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그 때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가, 2016년 초에야 비로소 광주비엔날레 등 3개 국제행사에 이 조항을 적용한 

것이다. 또한 이 지침의 부칙에는 “2012. 1.27일 국제행사관리지침을 개정하였고, 국제

행사관리지침 개정 발효 이전 국제행사 심사를 신청한 국제행사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

다.”라고 되어있을 뿐, 2013년 개정된 위 일몰제 조항을 ‘소급 적용한다’는 조항은 찾아

볼 수 없었다.82)

2) 타 국제행사와의 비교 

위원회는 또한 광주비엔날레 외에 10억 이상의 국고 지원을 받은 국제행사 사례에 대

해 찾아보았다. 다음 [표-14]는 2011년~2018년 문체부의 국제행사 지원 내역이다.83)

[표-14] 문체부의 국제행사 지원내역(2011년~2018년)

81) 위의 홈페이지 참조.

82) 위와 같음. 그리고 ｢국제행사관리지침｣의 일몰제 조항 중 ‘원칙적으로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라

는 부분과 관련 기재부가 규정을 너무 경직되게 적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주장이 있다. 광주비엔날

레 측은 예산 삭감이 결정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행사의 국제적 중요성과 지원의 당위성을 주무 

부처 등에 호소했다고 한다. 

83) ｢문체부 국제행사 지원내역｣, 문체부 재정담당관실, 2018.

국제행사명(시작년도)
지원예산액(백만원)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광주비엔날레(1995) 1,500 1,500 1,000 2,100 1,000 2,100 900 900

부산국제영화제(1996) 1,500 1,500 1,500 1,460 800 950 760 미정

부산비엔날레(2001) 500 1,500 700 1,260 50 1,300 50 950

대구사진비엔날레(2006) - 800 80 700 80 480 80 480

공주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

(2004)
100 200 100 200 100 200 100 200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1999) 지원액 없음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2001) 지원액 없음

전주국제영화제(2000) 700 700 650 610 700 660 510 미정



72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 기재부 측의 설명에 따르면, ‘경주세계문화엑스포’는 2017년을 마지막으로 일몰제 적용 예정임84)

위 [표-14]에 나타나듯이 부산국제영화제는 2014년 ‘다이빙벨 상영’ 사건의 영향으로 

2015년도 예산이 절반으로 삭감되었지만, 2016 광주비엔날레 예산은 2014년의 <세월

오월> 사건 관련 김기춘의 예산 축소 지시에도 불구하고 이전과 별 차이가 없는데, 이는 

2016년 광주비엔날레 예산지원이 2014년 초에 이미 결정되었고, 2015년 부산국제영

화제는 청와대와 문체부의 예산 삭감 지시에 의해 2015.4월경에 지원 예산이 최종 결정

되었기 때문이다.85) 

그런데 다음 [표-15]에 나오는 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 대한 2017년까지의 지원내역

을 보면 2003년 이후 총 7차의 심사를 받기는 하였으나, 1998년(120억 원)과 2000년

(100억 원)의 지원을 포함하면 총 9차례 10억 이상의 국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다.86) 한편 같은 자료에서 광주비엔날레는 2008년부터 5차례 국제행사 심사를 받아온 

것으로 다음 [표-16]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즉 경주세계문화엑스포는 2차례의 지원을 

제외하고 심사받은 6차의 횟수로 2017년 예산에 일몰제를 적용하지 않았고, 광주비엔

날레는 심사를 5차례 받았지만 이전까지 소급해서 적용한 부분이 확인된다.

[표-15]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국고지원 내역

국제행사명 지원년도 1998 2000 2003 2006 2007 2011 2013 2015 2017

경주세계

문화엑스포

심사여부 - - 〇 〇 〇 〇 〇 〇 〇

지원액(백만원) 12,000 10,000 6,000 2,000 2,000 4,000 4,800 3,240 2,800

84) 이OO 진술요지(2018.1.17.), ｢조사보고｣(2018.2.20.).

8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2425 1심 형사재판기록, ｢김기춘 외 3인 1심 판결문｣, 99쪽 ~ 100쪽 

참조.

86) ｢국제행사 심사 신청 및 승인 현황｣, 문체부 지역문화정책과, 2018.

국제행사명(시작년도)
지원예산액(백만원)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1997)
500 500 550 550 600 700 540 미정

서울국제여성영화제(1997) 350 350 330 340 350 400 310 미정

제천국제음악영화제(2005) 250 250 290 200 350 400 310 미정

경주세계문화엑스포(1996) 4,000 - 4,800 - 3,240 - 2,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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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6] 광주비엔날레 국고지원 내역

국제행사명 지원년도 1995 1997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광주

비엔날레

심사여부 - - - - - - 〇 〇 〇 〇 〇 미승인

지원액

(백만원)
4,000 3,000 1,400 2,000 4,000 4,000 4,000 4,300 3,000 3,100 3,100 1,800

※ 비엔날레는 2년 마다 열리므로 2년치 예산을 함께 받음 

이상에서 ‘제22회 부산국제영화제(2017)’와 ‘2018부산비엔날레’ 및 ‘제12회 광주비

엔날레(2018)’ 등 3개 국제행사가 2016년 초에 ‘일몰제’ 대상이 되어 예산이 삭감되었

고, 경주세계문화엑스포는 총 9차례의 10억 이상 국고 지원을 받았으나, 이를 소급적용

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나머지 국제행사는 국고지원이 10억 원 이상이 되지 않아서 

국제행사 심사대상 자체가 되지 않아 상호 비교할 수 없었으며, 다만 매년 국고 지원액의 

변동이 크지 않았다는 것 정도만 파악할 수 있었다.

다. 소결

2017 ~ 2018년도 광주비엔날레에 대한 국고지원이 이전 31억 원에서 13억 원이 삭

감된 18억 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하여, 기재부는 ｢국제행사관리지침｣의 ‘일몰제’ 조항

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김기춘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기관 단체들을 건

전한 방향으로 통제하는 수단은 인사권과 예산권이므로 앞으로 보조금 축소･중단 등을 

통해 바로 잡아 나갈 것’이라는 지시를 수석들에게 내린 바 있고, 문체부가 이에 호응하

여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 실행계획｣ 등을 수립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2016

년 초에 있었던 예산 심사에서 광주비엔날레의 예산 삭감이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에는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존재한다. 특히 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총 9차례에 걸쳐 

10억 이상의 예산을 지원받았지만 소급적용을 받지 않았고, 광주비엔날레는 소급적용을 

받았다는 부분이 확인되었다.

5. <세월오월> 사건 관련 민간인 피해 사례 조사

2014.10.2.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아래 [표-17]과 같이 ‘홍성담 작품 

전시 차단 등 상당한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적극적인 대응’을 김기춘이 지시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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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되었다. 이 또한 故 김영한 민정수석의 ｢업무수첩｣ 10.2.자에 “문화예술계의 좌파 

각종 책동에 투쟁적으로 대응 ex) 다이빙벨, 파주, 김현”이라는 메모에 의해 위 지시가 사

실임이 확인된다.87)

[표-17]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결과(2014.10.2.)88)

<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결과 > 14.10.2. 국정기획수석(기획비서관)

□ 금일(10.2일, 8:30~9:55)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별첨 안건과 함께 향후 국정운영방향 

등에 대해 중점 논의하였습니다.

□ 회의 결과(비서실장 지시사항)

  ③ 그동안 정무수석, 교문수석 및 관련부처에서 광주 비엔날레에서의 홍성담 그림 전시 차단, 파주 북소

리축제에서의 월북작가 홍명희문학제 개최 차단, 부산영화제에서의 ‘다이빙벨’ 영화 상영 차단 등을 위

한 노력을 계속 기울여온 결과, 실제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음. 

  - 앞으로도 문화영화예술 분야에서의 이념 편향적인 행태를 방관･좌시해서는 안되며 향후 유사한 사례

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정무수석 교문수석) //끝//

이처럼 <세월오월> 사건은 박근혜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한 소위 ‘좌편향 문화예술

계 배제 정책’의 성공적인 사례로서 거론되었는데, 이러한 조치로 인한 민간인 피해는 단

순히 작품을 전시하지 못한 홍성담 뿐만이 아니었다. 위원회의 조사 결과 현재 밝혀진 

<세월오월> 사건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 사례는 다음과 같다.

가. <세월오월> 관련 블랙리스트 등재 사실

<세월오월> 또는 홍성담과 관련하여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기관 또는 문화예술인은 아

래 [표-18]과 같다.

87) ｢김영한 업무일지 사본｣(2014.10.2.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2425 1심 형사재판기록 제28권, 

2017. 

8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2425 1심 형사재판기록, 2017. 26,3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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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8] 홍성담 관련 블랙리스트 등재자 및 기관 

단체명 또는 인명 등재 사실

광주문화재단

※ 출처: ｢리스트 – 2014/2015년도분(654명) - 확정｣ 중 ‘기존관리리스트-149명’, 

오OO 검찰 진술조서(제2차, 2017.10.15.), 2,692쪽.

박OO

※ 출처: ｢리스트-’16.9.27.현재｣ 중 ‘2016 기타사항 확인리스트(K)’, 오OO 검찰 

진술조서(제2차, 2017.10.15.), 2,660쪽.

홍OO

※ 출처: ｢리스트 – 2014/2015년도분(654명) - 확정｣, ‘⑧ 2015년 연중사업리스트 

–262명’ 중 ‘2015 국제교류 2차공모(’15.5.27.)-36명’, 오OO 검찰 

진술조서(제2차, 2017.10.15.), 2,717쪽.

위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광주문화재단은 ‘홍성담 활동 중인 광주민예총 지원’을 이

유로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었고, 박영택은 ‘홍성담의 그림 옹호’를 이유로 아시아문화원 간

부진에서 배제되었으며, ‘2014 광주비엔날레 특별전’ 참여 작가이기도 한 홍성민은 ‘홍성

담과 활동’을 이유로 ‘2015년도 국제교류 2차 공모’에서 배제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나. 그 외의 피해 사실

이외에 ‘2014 광주비엔날레 특별전’의 책임큐레이터였던 윤OO는 2015년경 문화재

청 문화재위원에 위촉되었다가 갑자기 취소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문화재

위원에 위촉되었다고 임명장 수여식에 반드시 참석을 종용하던 직원이 갑자기 그 전날 

참석불가를 통지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이후 ‘청와대의 지시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전

해줬다고 한다.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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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근대미술 부전공자로 근대문화분과에 중요한 역할을 많이 그동안 했었

어요, 위원 아닐 때도. 특히 지정할 때. 근대문화재 지정할 때라든가 하여튼 이

러저러한 문화재청의 일을 많이 도와줬었는데, 한 번은 문화재 위원에 참여하

라고 그래서, 담당 직원이 ‘임명장 수여식에 꼭 빠지면 안 된다’고 몇 번씩 확인

을 했거든요. 그 전날까지 ‘꼭 오셔야 된다. 오셔야 된다.’ 그런데 그 전날 담당 

직원이 ‘아, 내일 오시지 말라고.’, ‘이때까지 몇 번씩 꼭 와야 된다고 그 난리 치

더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글쎄, 지금 전화로는 말씀드릴 수 없는데, 임명장 

수여식에 오지 마세요. 죄송해요.’ 나중에 들었는데, ‘청와대에서 이 사람 빼라

고 했다’고 그 담당 직원이 나중에 지나가는 말로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1년까

지는 아니고 두세 달쯤 뒤에”

6. 조사 결과 진상이 밝혀진 사항 및 규명되지 않은 사항 

위원회 조사 결과, <세월오월> 사건과 관련하여 광주시를 포함한 국가기관의 개입과 

외압 사실 등이 확인되었다. 조사 결과 진상이 밝혀진 사항 및 규명되지 않은 사항 등을 

간략히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19]와 같다. 

[표-19] 조사 결과 일람표

89) 윤OO 녹취록, 2018.1.2. 

규명 

과제

성명

(기관)
사건 당시 직책 조사 결과 확인 사실

미규명 사실 및

참고 사항

전시

외압

의혹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
･실수비에서 <세월오월> 전시 금지 및 

유사 사건 재발방지 지시 

송광용 교문수석 ･김희범에 전시 금지 지시

김희범 문체부 제1차관
･송광용 지시로 윤장현에 전화하여 

‘전시불가’ 요청

김  종 문체부 제2차관 ･윤장현과 2차례 통화하여 외압 김종, 통화사실 부인

최OO 문체부 기조실장
･윤장현 전화번호 김희범에 전달

･오OO과 통화 후 김희범에 보고

행자부 ･오OO과 여러 차례 통화 행자부 통화자 특정 못함

윤장현
광주시장

광주비엔날레 이사장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원칙 표명

･전시 관련 결정 없이 개막식 불참

･김종과 통화사실 언론에 발표(’16.11.)

김희범과 통화사실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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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명 

과제

성명

(기관)
사건 당시 직책 조사 결과 확인 사실

미규명 사실 및

참고 사항

오OO
광주시 부시장

광주비엔날레 이사

･문체부 및 행안부 간부들과 통화

･(재)광주비엔날레에 ‘전시불가’ 입장 

통보 및 공문 발송 

･언론에 ‘전시 불허’ 입장 발표

청와대-행자부-광주시 

구체적 연결고리 확인 

못함 

이OO 광주시 문화관광실장 ･특별전 주최측에 수정 요구 

박OO
광주시

문화예술진흥과장

･<세월오월> 외벽 전시 못하도록 

시립미술관 현관 봉쇄 지시

김OO
(재)광주비엔날레

사무처장(시청 파견) 

･(재)광주비엔날레 직원들에게 전시불가 

입장 및 관철 강조

장OO

광주시립미술관

학예연구관

특별전 보조큐레이터

･전시 결정 회의에서 ‘전시불가’ 표명

민간인

사찰

의혹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

･‘우병우팀’에 국정원･경찰 별도 조직 

구성 후 홍성담 사찰 및 응징 지시

･우익단체 명예훼손 고발 지시에 따른 

이행 확인됨

국회 청문회에서 

관련성 부인 

우병우 민정비서관
･공식 직제인 ‘특감반’외 별도 조직 구성 

및 운용 의혹(재판중)
위와 같음

국정원 ･청와대에 여론동향 보고

홍성담 <세월오월> 작가
･작업실 근처 카페에서 기관원 추정 

인물의 동향 감시 의혹 주장
확인 되지 않음

한OO
(재)광주비엔날레 

팀장

･개막식에 7~8명의 무전기 소지한 

정체불명의 인물들 목격 주장 
위와 같음

예산

삭감

의혹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

･<세월오월> 사건을 사례로 각 부처 

산하기관 및 단체에 대해 보조금 

축소･중단 등을 통한 통제 지시(전 수석)

문체부 송OO 기조실장 등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실행 

계획’ 청와대 보고(’14.10.)

  - (지역)비엔날레 지원 개선방안

문체부 이행 여부 확인 

되지 않음

기재부

･2018 광주비엔날레에 대한 

‘국제행사관리지침’의 일몰제 적용 확인

  - ’14년 초 심사시 미적용, ’16년 초 

소급 적용

  - 경주세계문화엑스포는 소급 적용 안함

기재부에 대한 추가 

조사 등을 통해 김기춘 

지시 이행 여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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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결론

헌법과 법률의 제반 규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정치적 견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 차별을 하지 아니하고, 문화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존

중하며, 문화다양성에 기반한 문화예술 활동(국제교류･협력 포함)을 권장･보호･육성하

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세월오월> 사건은 ‘대통령 모독’과 

‘유사 사건 재발방지’ 등을 이유로 작가와 큐레이터가 협의하여 제작한 작품의 전시를 못

하도록 국가기관이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의 예산 분배 권한을 무기로 (재)광

주비엔날레를 통제할 것을 지시한 사건이다. 위원회는 <세월오월> 사건 조사를 통해 ‘표

현의 자유 침해 여부’와 ‘민간인 사찰 지시 및 이행 여부’ 및 (재)광주비엔날레에 대한 ‘예

산 삭감 지시 및 이행여부’ 등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2014년 광주비엔날레 특별전 ‘달콤한 이슬 – 1980 그후’에 전시될 홍성담의 걸개그림 

<세월오월>이 박근혜를 ‘허수아비’로 표현되었다는 이유로 주최 측에서 수정을 요구하

였다. 이후 작가와 큐레이터의 협의하에 ‘허수아비’를 ‘닭 그림’으로 수정하기로 하였지

만, 광주시 공무원들이 ‘작품을 절대 전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이를 전시하지 

못하도록 직･간접적인 압력을 가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더구나 이 사건과 관련하여 대통

령비서실장 김기춘이 문체부와 행자부 등을 통해 광주시 공무원과 윤장현 시장을 압박하

도록 지시한 것도 사실로 드러났다. 결국 <세월오월>은 전시되지 못하고 특별전 개막식

은 파행되었다.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국가기관이 <세월오월>의 전시를 막은 것은 헌법 등에 

명기된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의 차별 금지’를 위반한 것이다. 더구나 (재)광주비엔날레

와 큐레이터의 고유 권한인 전시 여부에 대하여 광주시가 개입하여 직･간접적으로 압력

을 가한 사실은 권한남용에 해당할 수도 있다. 또한 김기춘을 비롯한 청와대의 고위 관료

들이 <세월오월> 작품을 전시하지 못하도록 지시하고, 인사권과 예산권을 무기로 (재)광

주비엔날레 측에 외압을 가했다는 불법 정황도 일부 사실로 확인되었다. 

위와 같이 청와대에서 <세월오월>의 ‘전시불가’를 지시한 사실뿐만 아니라 홍성담 작

가에 대해서도 사찰을 지시한 정황이 확인되었다. 김기춘은 당시 민정비서관이던 우병우

에게 ‘경찰과 국정원으로 팀을 구성하고 리스트를 만들어 추적하여 응징하라’고 지시하

였다. 이와 관련하여 <세월오월> 사건에 대한 국정원의 여론동향 보고가 확인되었고, 비

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여러 차례 홍성담의 동향이 언급되고 있는 점, 김기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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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시가 있은 직후에 우익단체에서 홍성담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점 등에서 민간인 

사찰 지시가 일부 실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김기춘과 우병우가 이 사실에 대

해 부정한 바 있고, 현재 이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여기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적

인 조사가 필요하다. 

2018년도 광주비엔날레에 대한 국고지원이 이전 31억 원에서 13억 원이 삭감된 18

억 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하여, 기재부는 ｢국제행사관리지침｣의 ‘일몰제’ 조항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김기춘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기관 단체들을 건전한 방

향으로 통제하는 수단은 인사권과 예산권이므로 앞으로 보조금 축소･중단 등을 통해 바

로 잡아 나갈 것’이라는 지시를 수석들에게 내린 바 있고, 문체부가 이에 호응하여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 실행계획｣ 등을 수립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2016년 초에 있

었던 예산 심사에서 광주비엔날레의 예산 삭감이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에는 명확하

지 않은 부분들이 존재한다. 특히 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총 9차례에 걸쳐 10억 이상의 

예산을 지원받았지만 소급적용을 받지 않았고, 광주비엔날레는 소급적용을 받았다는 부

분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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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국립현대미술관 블랙리스트 실행 의혹 사건

1. 의결주문

사건번호 2018직시1 [국립현대미술관 블랙리스트 실행 의혹 사건]에 대한 별지 ‘진상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한다.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가. 조사 취지

2017시3[임옥상 국립현대미술관 <시대정신>전 검열 사건]등 국립현대미술관 관련 사

건 조사 과정에서 국립현대미술관의 블랙리스트 실행 사실이 확인되어 이에 대한 별도의 

조사를 위원회 직권으로 할 필요성이 있어 조사를 진행하였다.

나. 진상규명한 사실의 요지

국립현대미술관 운영자문위원은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은 국립현대미술관 관장이 

위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위원회의 조사 결과 국립현대미술관이 2015 

~2016년 운영자문위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의 배제 지시를 이행하였음이 확인

되었고, 문체부 또한 이 과정에 개입하였음이 오OO의 검찰 진술 등에 의해 드러났다. 또

한 ‘2016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이전 30주년 기념 포상을 위한 포상자 선정’과 ‘2016 

<젊은 건축가 프로그램>’에도 블랙리스트를 작동시켰음도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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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국립현대미술관 블랙리스트 실행 의혹 사건]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사   건] 2018직시1, [국립현대미술관 블랙리스트 실행 의혹 사건]

제1절 조사 개요

1. 조사 취지

2017시3[임옥상 국립현대미술관 <시대정신>전 검열 사건]등 국립현대미술관 관련 사

건 조사 과정에서 국립현대미술관의 블랙리스트 실행 사실이 확인되어 이에 대한 별도의 

조사를 위원회 직권으로 할 필요성이 있어 조사를 진행하였다.

2. 조사개시의 근거와 목적

가. 조사개시 근거 

본 사건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기능) 제1호 및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를 위한 조사세칙｣ 제21

조(조사개시결정 등) 제2항 등에 근거하여 문화예술계블랙리스트진상조사및제도개선위

원회(이하 위원회) 제35차 전원위원회(2018. 5. 25.)에서 직권조사개시결정으로 의결

되었다(의안번호 18-149).

나. 조사 목적 

위원회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해 밝혀야 할 규명과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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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 배제 실행 의혹

<2015년도 국립현대미술관 운영자문위원> 선정에 대한 블랙리스트 적용 경위를 밝히

고자 하였다. 

2) 2016년 배제 실행 의혹

<국립현대미술관 운영자문위원> 선정, <2016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건립 30주년 

기념 포상>, <젊은 건축가 프로그램> 등 3건에 대한 블랙리스트 적용 경위를 밝히고자 하

였다. 

제2절 조사 경과

1. 문건 등 자료조사

가. 입수 자료

아래와 같이 사건 관련 자료를 입수하여 검토하였다.

[표-1] 검토 자료 목록

연번 기록명 작성자 등 입수일 게재일/작성일

1 문체부 기관운영감사 감사보고서 감사원 2017. 8. 22.

2 서울중앙지검 오OO 진술 오OO . 2017. 10. 15

3 2015년 연중사업 리스트 문체부 2018. 3. 26.

4 리스트-’16.9.27. 현재’ 문체부 2018.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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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인 조사 

아래와 같이 참고인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표-2] 대인 조사 목록 

연번 대상자 관계 조사 형태 일자

1 오OO 참고인(문체부 예술정책과 사무관)
진술조서 2018. 2. 7.

전화조사 2018. 4. 12.

2 김OO
참고인(문체부 시각예술정책과 

국립현대미술관 담당 사무관)
전화조사 2018. 4. 12.

3 김OO 참고인(국립현대미술관 기획운영과장) 전화조사 2018. 4. 13.

제3절 조사 내용

1. 조사 배경

[임옥상 국립현대미술관 <시대정신>전 검열 사건]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립현대미

술관 측이 2015~2016년 사이에 총 4건의 블랙리스트를 실행한 정황이 드러났다. 

2. 조사 결과

가. 2015년 국립현대미술관 운영자문위원 선정

1) 감사원의 문체부 기관운영감사 - 국립현대미술관의 블랙리스트 실행 사실

감사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 대하여 2017. 1. 19. ~ 2017. 3. 10.까지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하는데, 이에 따른 ｢감사보고서｣의 [별표 9]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등 6개 기관 공모사업 신청자 등 부당 지원･선정 배제 명세’에 아래 [그림-1]과 같이 국립

현대미술관 운영자문위원과 관련한 배제사실이 적시되어 있다. 하지만 ｢감사보고서｣ 본

문에는 이에 대한 사건 경위 및 감사 내용 등이 기술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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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문체부 기관운영감사 감사보고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등 6개 기관 공모사업 신청자 

등 부당 지원･선정 배제 명세’

또한 문체부에서 제출한 <문예6-5_리스트-’16.2.1 현재> 중 ‘2015년 연중사업 리스

트’ 의 <2015년도 국립현대미술관 운영자문위원> 선정에서 아래와 같이 이영욱(전주대 

교수)과 최열(미술평론가)이 배제되었음이 확인되었다.

[그림-2] <문예6-5_리스트-’16.2.1 현재> 중 2015년 연중사업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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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6년 배제 실행 

가. 운영자문위원 선정 및 2016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건립 30주년 기념 포상

문체부에서 제출한 ｢문예6-11_리스트-ʼ16.9.27현재｣에 2016년 <국립현대미술관 

운영자문위원> 선정 과정에서 국립현대미술관이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검토를 받

았고, <2016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건립 30주년 기념 포상>에서도 국정원 지시로 

‘최열’을 배제하였음이 적시되어 있다. [그림-3]의 K는 국정원을 의미한다.1)

[그림-3] 리스트-’16.9.27현재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예술정책과 오OO 서기관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하 서울지검) 조사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2) “<현대미술관 과천30주년

기념포상>은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건립 30주년을 기념하여 국립현대미술관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함으로써 노고에 대한 격려와 사기 진작 제고를 위한 것으로, 

포상 규모는 총 8점(장관표창)인데 국정원으로부터 배제하라는 통보를 받아 최열을 배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1) 오OO 진술조서(2018. 2. 7.) 오OO은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K는 국정원을 의미한다고 진술하였다.

2) 서울지검에서의 오OO 진술(2017.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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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서울지검에서의 오OO 진술 중

위와 같이 국립현대미술관이 <2016년 국립현대미술관 운영자문위원 선정> 과정에서 

국정원의 검토를 받았고, <2016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건립 30주년 기념 포상>에서

도 국정원 지시로 ‘최열’을 배제하였음이 확인되었다.

한편 오OO은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본인이 국립현대미술관에 직접 배제 지시를 했는

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국립현대미술관과 직접 연락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하며, 아

마 문체부 시각예술디자인과를 통해서 처리했을 것’이라고 답변하였다.3) 그러나 2016

년 당시 시각예술디자인과 국립현대미술관 담당 사무관 김OO은 ‘국립현대미술관 측의 

사업이나 전시가 많고 그에 따른 담당자들도 많아서 그 당시 기억을 일일이 할 수 없으며, 

자세한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며 블랙리스트 실행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4)

그리고 김OO 국립현대미술관 기획운영단장은 국립현대미술관 운영자문위원 선정에 

대해 “원래 3~4배수의 인원을 추천하면, 문체부가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김종

덕 문체부 장관 재직시에는 아마도 장관이 직접 검토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그

는 국립현대미술관의 블랙리스트 실행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는 취지로 관련성을 

부인하였다.5)

3) 참고인 오OO 조사보고(2018. 4. 12.)

4) 조사보고, 김OO 전화조사(2018. 4. 12.)

5) 참고인 김OO 조사보고(2018.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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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16년 <젊은 건축가 프로그램>

문체부에서 제출한 ｢리스트-’16.9.27현재｣에 ‘현대미술관 –현대카드컬쳐프로젝트, 

젊은 건축가 프로그램 신형철 – 특이 없음(K/6.21)’이 아래 [그림-5]와 같이 등재되어 있

다. 이는 2016년 젊은 건축가 프로그램 선정시에 국립현대미술관이 국정원에 작가 신형

철의 배제 여부를 확인하였고, 전시 반 달 전인 2016. 6. 21.경에 ‘특이없음’으로 회신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림-5] ｢리스트-’16.9.27현재｣ 

신형철은 2016년 젊은 건축가 프로그램에 <템플>이라는 작품으로 당선되었다. 이 작

품은 건조된 지 35년 된 폐선을 재료로 사용한 것으로, 뒤집힌 세월호를 연상시킨다. 

[그림-6] 신형철의 <템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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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조사 결과

1. 진상규명 사실 

이 사건은 국립현대미술관 관련 사건 조사 과정에서 국립현대미술관이 2015~2016

년에 걸쳐 4차례 블랙리스트를 실행하였음이 드러나 이에 대해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

한 사건이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책임운영

기관으로서 기관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또한 국립현대미술관 운영자문위

원회는 ｢국립현대미술관 기본운영 규정｣ 제12조(자문기구의 설치) “① 관장은 소관업무 

처리에 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및 미술관 운영 등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위

원회 등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에 근거하여 설치되었으며, ｢국립현대미술관 운영자문

위원회 규정｣ 제2조(위원회의 구성)에 따르면,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

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② 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예술계 인사 중에

서 국립현대미술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고 되어있다.

즉 국립현대미술관 운영자문위원은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은 국립현대미술관 관

장이 위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위원회의 조사 결과 국립현대미술관이 운영

자문위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의 배제 지시를 이행하였음이 확인되었고, 문체부 

또한 이 과정에 개입하였음이 오OO의 검찰 진술 등에 의해 드러났다. 또한 ‘2016년 국

립현대미술관 과천 이전 30주년 기념 포상을 위한 포상자 선정’과 ‘2016 <젊은 건축가 

프로그램>’에도 블랙리스트를 작동시켰음도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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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전시 ‘또 다른 한국전쟁’ 

취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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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기획전시 ‘또 다른 한국전쟁’ 취소 사건

1. 의결주문

사건번호 2017시1[기획전시 ‘또 다른 한국전쟁’ 취소 사건]에 대한 별지 ‘진상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한다.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가. 신청 취지

신청인 노순택은 2016년 1월 22일 미국 뉴욕의 김OO 기획자로부터 기획전시 ‘또 다

른 한국전쟁’ 참여 제안을 받고 관련 작품을 준비하였으나 알재단측으로부터 일방적인 

전시 취소를 동년 4월 28일 통보 받았다. 신청인은 위 사건이 뉴욕한국문화원의 블랙리

스트 실행이라는 의혹이 있다며 우리 위원회에 진상 규명을 요청하였다. 

나. 진상규명한 사실의 요지

뉴욕한국문화원장 오OO는 ‘또 다른 한국전쟁’ 전시 작품 중 신청인의 작품에 주목하

여 총영사관과 협의를 통해 전시 취소를 결정하고 알재단으로 하여금 작가들에게 전시 

취소를 통보하게 했다. 

문화원이 총영사관과 같은 건물에 있기 때문에 전시 작품 선정과 관련하여 외교적 고

려가 필요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기획전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일부 작품 교체를 

큐레이터와 협의해도 되었다. 그러나 뉴욕한국문화원과 뉴욕총영사관은 ‘전시 취소’라



95
제2권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종합보고서 부록

는 결정을 내려 오랜 기간 동안 예술가들을 후원해온 알재단의 명성에 흠집을 내고 기획

자와 전시 참여 작가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다.

붙임 : [기획전시 ‘또 다른 한국전쟁’ 취소 사건]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사   건] 2017시1, 기획전시 ‘또 다른 한국전쟁’ 취소 사건

[신청인] 노순택

제1절 조사 개요

1. 신청인 취지

신청인 노순택(이하 ‘신청인’)은 2016년 1월 22일 경, 미국 뉴욕의 김OO 기획자로부

터 기획전시 ‘또 다른 한국전쟁’ 제안을 받고 참여하기로 하여 관련 작품 전시 준비를 하

였으나 4월 28일 이유 없이 전시가 취소되었다는 통보를 알재단으로부터 받았다. 당시 

일방적인 전시 취소로 인하여 동년 1월부터 전시를 위해 노력한 작가들과 기획자에게 물

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지만 기획자 김OO와 다른 작가들에게 혹여 피해가 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공론화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박근혜 국정농단사태 이후 ‘전시 취소’가 

블랙리스트에 근거한 배제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으며 JTBC 등 블랙리스트 관련 보

도를 접하고 누가 어떤 이유로 전시를 취소 시켰는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

여 신청인은 위원회에 관련 진상규명을 요청하였다.

2. 조사개시의 근거와 목적

가. 조사개시의 근거

위 사건은 2017년 10월 13일 ｢10차 전원위원회｣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

조사를 위한 조사세칙｣ 제21조(조사개시결정 등) 제2항 2호(조사개시)에 따라, 조사개

시를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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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사 목적

뉴욕 한국문화원의 신청인에 대한 블랙리스트 실행으로 ‘또 다른 한국전쟁’ 전시가 

취소되었다는 의혹과 특정 사진 작품을 대상으로 한 검열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

하다.

제2절 조사 경과

1. 문건 등 자료조사

아래와 같이 모두 32의 문건 및 자료를 입수하여 검토하였다.

[표-1] 입수자료목록 

연번 기록명 출처 등 입수일 비고

1
전시 기획관련 관련자 노순택, 김OO, 최OO, 오OO 

이메일 17건
노순택 2017. 10. 13.

2 뉴욕한국문화원 갤러리 평면도 노순택 2017. 10. 13.

3 노순택 작가 출품 사진 5점 노순택 2017. 10. 13.

4 전시제안서 ‘또 다른 한국전쟁’(2016. 1. 22.) 노순택 2017. 10. 13.

5 전시제안서 ‘또 다른 한국전쟁’(2016. 3. 7.) 김OO 2017. 11. 5.

6 뉴욕한국문화원 전시 취소 관련 경과 보고 뉴욕한국문화원 2017. 11. 15.

7 2016 call for artists 뉴욕한국문화원 2017. 11. 15.

8 전시제안서 ‘또 다른 한국전쟁’ 뉴욕한국문화원 2017. 11. 15.

9 최종전시 작품 리스트 (2015. 12.) 뉴욕한국문화원 2017. 11. 15.

10
2014-2016 뉴욕한국문화원 ‘한국영화의 밤’ 사영 

영화 목록
뉴욕한국문화원 2017. 11. 15.

11
해명보도자료 2017. 1. 6.

JTBC ‘해외 문화원에서도 블랙리스트…’
해외문화홍보원 2017. 11. 20.

12
뉴욕 한국문화원 전시회 취소, 블랙리스트와 전혀 

무관 2017. 1. 6.

문체부 

정책브리핑
2017. 11. 20.

13
해외 문화원서도 블랙리스트 외교라인도 개입

2017. 1. 5.
JTBC 2017.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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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기록명 출처 등 입수일 비고

14
뉴욕문화원서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제기

2017. 1. 6.
한국일보 2017. 11. 20.

15

제35회 세종문화상 포상 공적심사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공적요약서,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 

심사위원명단, 공적심사 의결서(2016. 4. 20.) 

2016. 5. 3.

문체부 2017. 12. 5.

16
제35회 세종문화상 추천, 접수 보도자료

2015. 12. 10.
문체부 2017. 12. 5.

17
제35회 세종문화상 수상자 선정, 발표 보도자료 

2015. 5. 12.
문체부 2017. 12. 5.

18 전시제안서 ‘또 다른 한국전쟁’ (2015. 12.) 오OO 2017. 12. 14.

19 최종전시 작품 리스트 (2016. 4.) 오OO 2017. 12. 14.

20 블랙리스트 9473 한OO 2018. 1. 29.

21 아카이브 전시 2부 기획안 이OO 2018. 2. 21.

22 Call for Artists 2018 Guidelines OOO 2018. 2. 33.

23 Call for Artists 2018 지원양식 OOO 2018. 2. 33.

24 2016 Unfamiliarity 전시기획안 2016. 10. OOO 2018. 2. 33.

25
뉴욕한국문화원 공모 당선 작가전 보도자료

2017. 5. 11.
OOO 2018. 2. 33.

26 이메일 자료 4건 2016. 4. 5∼9. 5. 19. 김OO 2018. 2. 28.

27 주뉴욕 총영사관 공전 2016. 5. 3. 뉴욕한국문화원 2018. 3. 7.

28 2017년 외교통일위원회 미주반 회의록 국회 2018. 3. 14.

29 2018년 임OO 문화홍보관 귀임 기사 미주 한국일보 2018. 3. 14.

30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2017. 2. 14. 국회 사무처 2018. 3. 14.

31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2017. 9. 19 국회 사무처 2018. 3. 15

32 뉴욕한국문화원 위치 등 인터넷 2018.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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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고인 등 대인 조사 

아래와 같이 모두 13인에 대하여 19회에 걸쳐 대인 조사를 진행 및 검토 하였다.

[표-2] 대인 조사자 목록

연번 대상자 관계 제목

1 노순택 신청인 진술서 (2017. 10. 13.)

2 김OO 참고인(또 다른 한국전쟁 큐레이터) 이메일 서면진술 (2017. 11. 5.)

3 김OO 위 같음 이메일 서면진술 (2017. 11. 16.)

4 오OO 뉴욕 한국문화원장 진술서 (2017. 12. 14.)

5 오OO 위 같음 진술조서 (2018. 1. 16.)

6 김OO 참고인(또 다른 한국전쟁 큐레이터) 이메일 서면진술 (2018. 1. 17.)

7 I 해외문화홍보원 사무관 진술조서 (2018. 1. 18.) 

8 최OO 한불수교 기념행사 예술감독 진술조서 (2018. 1. 25)

9 OOO 해외문화홍보원 주무관 진술조서 (2018. 1. 29.)

10 노OO 뉴욕 한국문화원장 직무대리 진술조서 (2018. 2. 2.)

11 박OO 해외문화홍보원 사무관 진술조서 (2018. 2. 7.)

12 오OO 예술정책과 사무관 진술조서 (2018. 2. 7.)

13 조OO 해외문화홍보원 사무관 진술조서 (2018. 2. 16.)

14 이OO 알재단 회장 진술서 (2018. 2. 21.)

15 OOO 뉴욕 한국문화원 전시 담당자 진술서 (2018. 2. 23.)

16 노순택  신청인 전화면담 (2018. 2. 27.)

17 오OO 뉴욕한국문화원장 진술서 (2018. 2. 28.)

18 김OO 참고인(또 다른 한국전쟁 큐레이터) 이메일 서면진술 (2018. 2. 28.)

19 김OO 참고인(전 아르코 미술관 관장) 전화면담 (2018.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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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조사 내용

1. 기초 사실

가. 뉴욕한국문화원

(1) 개요

뉴욕한국문화원은 460 Park Avenue 6th floor, New York, NY 10022에 위치하고 

있으며 뉴욕총영사관과 같은 건물을 사용한다. 해외문화홍보원이 운영하는 해외 한국문

화원 27개국 31개소 중 하나이다. 문화원장은 해외에서 업무를 수행하기에 외교관 신분

을 갖고 있으며 ‘공사참사관’등의 직책을 부여 받고 형식상, 대사와 총영사의 지휘 감독

을 받지만 문화원의 예산, 채용, 사업 운용 등에서 100% 전결권을 갖고 있다. 다만 매주 

회의에 참석하여 총영사에게 현황을 보고를 하는 관계이다. 국정감사는 외교통일위원회

(현지 공관 및 문화원 중심)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해외문화홍보원 중심)두 곳에서 

진행한다. 뉴욕 한국문화원 예산은 해외문화홍보원 1407억에 포함(2017년 기준)되며 

외교부 예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림-1] 명퇴･전보 등 인사조치현황 2016. 11. 04.(금)/운영지원과(인사)1)

오OO는 2015년 8월 25일 뉴욕한국문화원장에 부임했으며 임명 과정에서 ‘역량평

가’를 면제 받는 등 김종덕 장관의 지시로 이행된 뉴욕 한국문화원장 선발 제도 변경의 수

혜2)를 받은 자로 박근혜 대통령과 서강대 동문이다. 

1) 조윤선 장관 재직시 문체부에서 작성된 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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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갤러리 코리아

뉴욕한국문화원이 운영하는 문화원 내부 전시공간으로 면적은 2000스퀘어피트(56.2

평)이며 ‘Call For Artists’ 라는 공모 심사를 통해 전시 공간을 무료로 대여한다. ‘또 다

른 한국전쟁’도 위 전시공간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나. 알재단

1976년 뉴욕에서 한국화랑을 설립하여 운영을 하던 이OO가 2003년 재미한인예술

가들을 후원하는 비영리 알재단을 설립하여 회장이 되었다. 정식 명칭은 AHL 

Foundation 이다. 

이OO는 2016년 2월에 뉴욕한국문화원의 추천으로 제35회 세종문화상 포상 추천을 

받았다. 동년 4월 20일에 선정되어 5월 3일 공식적으로 문체부에서 회람되었고 5월 12

일 포상을 받았다. 포상 금액은 3천만원이다.

다. 기획전시 ‘또 다른 한국전쟁’

알재단의 의뢰로 김OO 큐레이터는 ‘또 다른 한국전쟁’ 기획안을 작성하여 2015년 12

월 뉴욕 한국문화원의 ‘2016 Call For Artists’ 공모 심사에 선정되었다. 즉, ‘또 다른 한

국전쟁’ 전시는 알재단이 뉴욕한국문화원 공모에 지원하여 선정된 것이다. 2016년 4월 

28일 작가들에게 취소 통보가 있었으며 전시 예정일은 2016년 6월 8일부터 7월 20일이

었다.

2. 기획전시 ‘또 다른 한국전쟁’ 공모 선정 사실

가. 공모 선정에 관하여

(1) 2016 Call For Artists 공모전 

뉴욕한국문화원이 2017년 11월 15일에 제출한 문서에서 ‘뉴욕한국문화원, ʼ16년 전

2) 오OO 관련 뉴욕한국문화원장 임명 등의 문제는 직특2 재외 한국문화원 블랙리스트 실행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다룬다. 오OO는 제일기획 출신이며, 당시 제일기획 인맥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 

송성각, 플레이그라운드 대표 김홍탁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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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및 작가 공모전(2016 Call For Artists)으로 알재단(AHL Foundation)에서 기획한 

사진전 <The Other Korean War> 이 2015년 12월에 선정되었다’라고 밝혔다. 

2016 Call For Artists 공모 서식3) 주요 내용 

∙ 공모마감 2015. 10. 23 제출된 자료는 2015년 11월 심사위원 검토.

∙ 2015년 12월까지 선정 통보. 아티스트에게 이메일로 통보.

∙ 갤러리 코리아는 보도 자료, 초대장(우편 엽서 및 이메일 인쇄), 리셉션 운영 및 연례 카탈로그 발간.

∙ 갤러리 코리아는 다른 비용을 지원하지 않음(설치, 철거, 운송 등).

∙ 개인전과 그룹전을 구분함. 

(2) 참고인 김OO(‘또 다른 한국전쟁’ 큐레이터) 서면진술 (2017. 11. 5.)

2015년 10∼11월 경 알재단이 뉴욕한국문화원에서의 전시 기획(큐레이터 역할)을 요

청하였고, 분단체제와 냉전을 폭넓게 다뤄보자는 취지로 ‘또 다른 한국전쟁’ 전시를 기획

(curated)하였다고 하고, 뉴욕 한국문화원에서 위촉한 외부 심사 결과 거의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고 진술 하였다. 

(3) 신청인의 전시 참여 사실

김OO가 제출한 전시 제안서4)와 뉴욕한국문화원이 제공한 ‘The Other Korean 

War’ Exhibition Proposal 문서5)로 신청인의 전시 참여가 확인된다. 

(4) 신청인 피해사실 주장

신청인은 6월 초 예정된 전시를 위하여 5월 초에 미국에 작품을 보낼 준비를 하고 있었

고 작품제작비로 300만원, 해당 기간 노동력을 400만원으로 산정하여 물질적 피해를 당

했다고 주장하였다(신청인 진술서 2017. 10. 13.).

3) Call For Artists 2016 Applicationform, 뉴욕한국문화원, 조사기록 99∼101쪽 

4) 2016. 1.22자 수정 계획안으로 구본창작가가 빠지고 노재운작가가 추가 되어있다. 조사기록 68∼71쪽

5) 뉴욕한국문화원 2017. 11. 15. 조사기록 102∼1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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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시 기간

신청인(진술서 2017. 10. 13.)은 1월 22일 경 전시 참여 제안을 받았을 때, 전시 기간

이 6월 8일부터 7월 20일로 안내 받았다 했고, 최OO(알재단 실무자)이 OOO(뉴욕한국

문화원 실무자)에게 보낸 이메일 (2016. 4. 6.)에서 동일한 날짜가 확인된다.

다. 전시 관련 계약서

2016 Call For Artists의 공모 선정과 관련하여 알재단과 뉴욕 한국문화원, 알재단과 

김OO 큐레이터의 계약서는 존재 하지 않았다. 뉴욕 한국문화원은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

했으며 이OO(진술서 2016. 2. 23.)는 ‘전시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작성된 계약서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3. ‘또 다른 한국전쟁’ 전시 기획안 검토

가. 전시 기획안 예시 작품 변화 

(1) 전시 기획안 예시 작품 (2015. 12.)

6) 리스트-ʼ16.2. 1현재 문서(블랙리스트), ‘미술품해외시장 개척지원 –7명’에 등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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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시 기획안 예시 작품 (2016. 1. 22)

전시 제안서 작가 목록

성두경, 강운구, 주명덕, 노순택, 박찬경, 정연두, 오형근, 노재운, 송상희, 정은영, 강익중, 민용순이 

참여하는 계획안(구본창 제외, 노재운 추가).

노재운, 강익중, 민용순, 주명덕, 송상희,오형근 등 6인의 작가 작품이 첨부되어 있다. 수정 계획안에서도 

6인 작가의 기준으로 작품을 예시 하고 있다.

다수 작가들의 작품이 리스트에 없기에 제안서가 최종 확정안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전시 제안서 작가 목록

성두경, 강운구, 주명덕, 노순택, 박찬경6), 정

연두, 구본창, 오형근, 송상희, 정은영, 강익중,

민용순 이 참여하는 계획안,

구본창, 강익중, 민용순, 주명덕, 송상희, 오형근 등 

6인의 작가 작품이 첨부되어 있다.

다수 작품이 리스트에 없기에 제안서는 최종 

확정안이 아님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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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시 기획안 예시작품 (2016. 3. 27.)

전시 제안서 작가 목록 

주명덕, 노순택, 오형근, 송상희, 민용순 5인의 작가군으로 정리되었으며 이후 이상엽작가가 추가 된다. 

민용순, 주명덕, 송상희, 오형근 4인의 기존 작품 리스트는 계속되고 있다.

4월 4일경 노순택 작가 사진 5점이 최종 확정7)된다.

(4) 전시 기획안 최종작품8) 2016. 4. 9.

주명덕 6점, 민영순 6점, 노순택 5점, 오형근 4점, 송상희 1점, 이상엽 8점 등 30점.

기존 리스트에서 이상엽 작가가 추가 되었으며, 노순택 작가 사진이 확정되었다. 작가 

구성으로 보면 6인 작가 구성은 처음 의도와 같으며, 전시 예시 작가 중에서 구본창과 김

익중이 빠지고 노순택과 이상엽이 추가되었다. 

나. 전시 기획안 문구 변화

(1) 전시 기획안 문구와 참여작가 수정 부분

7) 전시진행 상황 2016. 4. 4. 조사기록

8) 조사기록

시점 내용

(공모전 

당선기획안)

2015. 12.

이 전시는 한국 전쟁(1950-1953)이 한반도의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 다양한 방

법을 탐구합니다. 전쟁 희생자들과 그들의 가족 외에도 한국 전쟁은 남북 분단, 미군 캠프 타

운, DMZ 등 한반도의 풍경을 변화 시켰습니다. 서양인에게는 한국 전쟁이 Margaret 



105
제2권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종합보고서 부록

다. 김OO 큐레이터의 전시 기획 수정 이유

김OO는 뉴욕한국문화원으로부터 전시기획이 처음과 동일해야 한다는 사전 안내를 

받은 적이 없고, 전시기획의 경우 작가와 작품 변화가 흔히 있는 것이라 문화원의 결정이 

시점 내용

Bourke-White와 David Douglas Duncan과 같은 유명한 포토 저널리스트를 통해 기념되

었습니다. 1953년 휴전 협정을 맺은 후 전쟁은 직접적인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잊혀졌

습니다. 이 전시는 한국 전쟁이 한국과 남북의 지정학적 상상력을 어떻게 변화 시켰는지를 보

여줍니다.

전시는 1950년대와 60년대 한국 전쟁의 여파를 보여주는 사진으로 <성두경>과 <강운구>, 

<주명덕>의 작품으로 시작됩니다. <노순택>과 <박찬경>의 작품은 한국 사회에서 북한이 어떻

게 상상되는지를 보여 주며, <정연두>, <구본창>, <오형근> 사진은 한국 전쟁이 매스 미디어

와 군대 의무복무로 기억되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다음 부분은 <송상희>와 <정은영>의 작품

을 통해 군부대 마을에서 일하는 여성과 어린이들의 삶을 다룹니다. 또한 이번 전시는 한국 전

쟁의 기억을 다루는 <강익중>과 <민용순>의 작품을 전시합니다.

(김OO가 

노순택에게 

전달한 

기획안)

2016. 1. 22.

- 상단 동일 -

이번 전시는 1950년대와 60년대 한국 전쟁의 여파를 보여주는 사진으로 <성두경>과 <강운

구>, <주명덕>의 작품으로 시작됩니다. <노순택>과 <박찬경>의 작품들은 현대 한국 사회에서 

북한이 어떻게 상상되는지를 보여주며, <정연두>,<오형근>의 사진은 한국 전쟁이 매스 미디

어와 군대 의무복무로 기억되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노재운은 한국에서 미군을 보여주는 할

리우드 장르 영화를 탐구합니다. 다음 부분은 <송상희>와 <정은영>의 작품을 통해 군부대 마

을에서 일하는 여성과 어린이들의 삶을 다룹니다. 이번 전시는 한국 전쟁의 기억을 다루는 

<강익중>과 <민용순>의 작품을 전시합니다.

(김OO 

임의제출 

기획안)

2016. 3. 27.

- 상단 동일 -

이번 전시회는 1950년대와 60년대 한국 전쟁의 여파를 보여주는 사진으로 <주명덕>의 작품

으로 시작됩니다. <노순택>의 작품은 현대 한국 사회에서 북한이 어떻게 상상되었는지를 관

찰하고, <오형근> 작품은 한국 전쟁이 매스 미디어와 군대 의무복무로 기억되는 방식을 보여 

줍니다 다음 부분은 <송상희>의 작업을 통해 군대 캠프 마을에서 일한 여성의 삶을 다룬다. 이 

전시는 또한 한국 전쟁의 기억을 다루는 <민용순>의 작품들을 전시합니다.

(최OO이 

OOO에게 

보낸 

보도자료(안))

2016. 4. 20.

- 보도자료(안)

한국문화원과 알재단은 ‘또 다른 한국전쟁 (The Other Korean War)’전시회를 6월 8일부

터 7월 20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김OO박사가 기획한 것으로 한국전쟁이 전사자 추

모위주로 기억되던 방식을 넘어 한국전쟁이 한반도에 끼치고 있는 다양한 역사적, 사회적 이

슈들을 다루고 있는 사진작업들을 보여준다. <주명덕> 작가는 60년대 홀트씨 고아원을 기록

한 사진작업을 통해 전쟁고아를 보여주고, <오형근>은 군복무를 하고 있는 21세기 사병들의 

초상사진을 통해 한국전쟁이후 휴전국가에서 의무복역을 하는 젊은이들의 얼굴을 보여준다. 

<송상희>와 <민영순>은 여성의 몸으로 표상화된 전쟁의 모습을 각각 포토몽타주와 퍼포먼스

사진을 통해 다룬다. <이상엽>과 <노순택>은 한국전쟁이후 변모된 한반도의 풍경을 사진으로 

기록하는데, 각각 DMZ의 풍경과 전시상황을 대비한 한미연합군사훈련의 기록사진을 통해 

휴전의 현실을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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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득이 안되었다고 진술(2017. 1. 17)하였다.

 박찬경 작가의 경우 전시희망 작품의 상태가 좋지 않아 작가 스스로 참여가 어렵다고 

했고, 정은영, 강익중, 노재윤, 정연두 작가의 경우 불참의사를 보이거나 응답하지 않아

서 제외되었으며, 성두경, 강운구 작가의 경우 기획자 의도로 후에 제외했고 후에 이상엽 

작가가 추가 되었다고 진술했다(2018. 2. 27.).

라. 소결

‘또 다른 한국전쟁’ 전시 기획안은 3차에 걸쳐 부분 수정이 이루어졌음이 확인되며 이

는 작가의 교체에 따른 변화이고 전시 주제중 소주제가 일부 바뀌었으나 애초 기획안에 

제시된 ‘이 전시는 한국전쟁이 한반도의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 다양한 방법

을 탐구합니다. 전쟁 희생자들과 그들의 가족 외에도 한국전쟁은 남북분단, 미군 캐프 타

운, DMZ 등 한반도의 풍경을 변화 시켰습니다.’ 라는 기조는 바뀌지 않았다. 처음 기획

안에서 나타난 6인 작가에 대한 작품 예시는 꾸준히 계속 되었다.

2016 Call For Artists 공모 서식에서도 전시 기획 수정 불가 항목이 없고, 수정에 관

한 가이드라인도 없으며 관련 계약서도 존재하지 않아 김OO 큐레이터가 전시 관련하여 

행정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4. 전시 진행 및 취소 과정에 관한 이메일 검토

가. <전시 준비 과정> 신청인과 김OO(큐레이터) 관련

(1) 김OO가 신청인에게 보낸 이메일 (2016. 2. 2.)

뉴욕한국문화원 갤러리, 전시 공간 평면도를 신청인에게 보내고, 알재단이 사례금

(honorarium)으로 500불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말을 전했다.

(2) 김OO가 신청인에게 보낸 이메일 (2016. 2. 29.)

전시를 후원하는 알재단에서 작품의 프린트 비용을 지원한다는 소식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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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OO가 신청인에게 보낸 이메일 (2016. 3. 1.)

신청인의 작품을 5점 선정할 것이라고 하고 있고, 작품의 사이즈는 130×190cm, 

150×120cm 정도 될 것이라고 했다.

(4) 김OO가 신청인에게 보낸 이메일 (2016. 3. 25.) 

알재단측에서 작가분들에게 artist fee를 지급하기 어려운 사정과 더불어, 운송비 절

감을 위해 유리 없이 작품당 30만원의 작품 제작비가 들 수 있는지 문의 했다.

(5) 김OO가 신청인에게 보낸 이메일 (2016. 4. 4.)

전시에 맞추어 재단에서 계약서를 작성할 계획이며 보험료 책정 관련하여 작품제작비

가격으로 보험가로 정하는 문제, 작품 판매시 재단측과 5:5의 판매수익배분 의사를 전달

하고, 신청인의 작품 5점을 확정 했다..

나. <전시 준비 과정> 최OO(알재단)과 OOO(뉴욕한국문화원) 관련9)

(1) OOO(뉴욕한국문화원 전시 담당)이 최OO(알재단 프로그램 감독)에게 보낸 이메일 

(2016. 4. 4.)

알재단과의 전시 관련하여 5-6월 뉴스레터에 들어갈 전시내용이 필요하다며 목요일

(4월 6일)까지 전시내용과 대표 이미지를 보내 줄 것을 요청했다.

(2) 최OO이 OOO에게 보낸 이메일 (2016. 4. 6.)

‘뉴욕 한국문화원은 AHL 재단이 주관하고 김OO 박사가 큐레이터 한 또 다른 한국전

쟁을 소개합니다(이번 전시는 2016 콜 오브 아티스트 전시 시리즈의 일부로 진행됩니

다.). 6월 8일부터 7월 20일까지 열리는 또 다른 한국 전쟁은 6명의 작가 (주명덕, 이상

엽, 민영순, 노순택, 오형근, 송상희) 참여 합니다. 이 전시는 한국 전쟁 (1950-1953)이 

한반도의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 다양한 방법을 탐구합니다. 전쟁 희생자들

9) 참조 수신인에 김OO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김OO로 부터 이메일 자료가 확보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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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그들의 가족 외에도 한국 전쟁은 남북 분단, 미군 캠프 타운, DMZ 등 한반도의 풍경을 

변화 시켰습니다. 1953년 휴전 협정을 맺은 후 전쟁은 직접적인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

는 잊혀졌습니다. 이 전시는 한국전쟁으로 남북의 지정학적 이미지가 어떻게 변화 시켰

는지를 보여줍니다. 아티스트와 대화는 6월 24일 금요일 오후 6시에 개최됩니다.’ 라고 

조OO의 요청에 따라 전시내용 설명안과 대표 이미지를 보냈다. 

(3) 최OO이 OOO에게 보낸 이메일 (2016. 4. 8.)

OOO이 최OO에게 ‘아티스트 대화 장소가 어디냐’라고 묻자 ‘아티스트와의 대화는 

코리아 갤러리(뉴욕한국문화원 전시공간)에서 하는 것으로 믿고 있다’며 만약, 확정되지 

않았다면 연락을 달라고 했다,

(4) 최OO이 OOO에게 보낸 이메일 (2016. 4. 9.)

김OO가 최종적으로 큐레이트한 작품목록을 첨부 파일로 보내며, 체크 리스트를 만들

기 위한 모든 아트웍 세부정보가 수집, 완료되면 보내줄 것이라고 했다. 

다. <전시 취소> 관련 

(1) 최OO이 작가들에게 보낸 이메일 (2016. 4. 28.)

‘저희로서도 어찌할 수 없는 예상치 못했던 상황에 의해 부득이하게 6월달로 예정되어 

있던 <또 다른 한국전쟁>의 전시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에게도 갑작스러운 소식이

었고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전시 취소 소식을 전하게 되어 진심으

로 죄송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전시 취소를 알렸다. 

이메일을 보낸 날짜는 2016년 4월 28일 목요일 오전 3:34분이나 뉴욕시간으로 계산하면 

뉴욕에서 2016년 4월 27일 오후 17시 34분에 보낸 것이다. 이OO(진술서 2018. 2. 21.)는 

4월 27일에 작가들에게 취소 사실을 알렸다고 진술했다. 진술과 이메일 시점이 일치 했다.

(2) 신청인이 최OO에게 보낸 이메일 (2016. 4. 28.)

‘이미 많은 과정이 진행되어 있는데, 자세한 사정을 이야기 하지 않고 짧은 메일 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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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취소 결정을 하는 것에 안타깝다’며 정확한 사정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3) 김OO가 작가들에게 보낸 이메일 (2016. 4. 29.)

전시 취소 과정에 대한 내용을 작가들에게 메일로 보냈는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뉴욕한국문화원에 2∼3주 전 최종 전시 리스트를 보냈었고, 이후 총영사, 문화원장, 영

사들이 전시를 다시 심사한다는 소식을 들은바 있고, 전시 취소 통보를 알재단이 받았는

데, 문화원측에서 전시취소 책임은 알재단에 있다라고 했다며, 이런 메일을 보내는 것이 

뉴욕에서 예술가들을 후원하고 있는 알재단에게 누가 될 것이 두렵다는 내용과 전시 기

획자로서 사과한다’는 내용이다.

(4) 최OO이 신청인에게 보낸 이메일 (2016. 4. 30.)

좋은 전시를 기획하고자 했던 의욕이 앞서 기획전시 시작부터 예산이 초과되어, 재단 

이사회에서 더 이상 전시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전시 취소 결정을 하였다.

(5) 김OO가 신청인에게 보낸 이메일 (2016. 5. 3.)

문화원에서 검열의 문제로 전시를 취소했다는 어떤 공식적인 문서나 이메일도 없는 상

황이라, 5월 4일 알재단측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것이다.

(6) 김OO가 작가들에게 보낸 이메일 (2016. 5. 5.)

알재단측이 전시취소 이유를 문화원측에서 전시는 최초의 기획서와 같아야 한다고 했

다며 이런 부분을 더 보완해 내년으로 전시를 미루자고 했다.

(7) OOO이 알재단을 수신 참조하여 김OO에게 보낸 이메일 (2016. 5. 19.)

내부적으로는 심사때 중심이 되었던 작품들이 거의 빠져 있어 일단은 이 상태로 전시

는 진행하는 데에 문제가 있겠다 싶어 알재단과 의논했고, 내년도에 다시 준비해서 하는 

것으로 협의 했고, 작가분들과의 문제는 알재단에서 잘 해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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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소결

전시 준비 과정(작가 섭외 및 작품 선정등)에서 김OO는 알재단 실무자 최OO과 협의

하고 있었고 4월 경 부터 알재단은 뉴욕한국문화원 실무자 OOO과 협의하고 있었다. 김

OO와 최OO의 이메일 과정으로 보면 전시 취소는 갑자기 취소된 것으로 보이며 OOO

과 최OO의 이메일에는 전시취소 관련한 사항은 나타나지 않았다. 

5. 전시 취소 이유에 관하여

가. 전시 취소에 대한 입장과 견해

(1) 이메일에서 나타난 전시 취소 입장 부분

이메일 날짜 이름 핵심 내용

2016. 4. 28.
최OO

(알재단)

어찌할 수 없는 <예상치 못했던 상황>에 의해 <부득이하게 전시 취소>를 

하게 되었다고 전시 취소결정을 전달함.

2016. 4. 29.
김OO 

(큐레이터)

<총영사, 문화원장, 영사들이 전시를 다시 심사한다는 소식>을 들은 바 

있었고, 알재단으로부터 설명 들었던 내용 중 <‘문화원이 전시 취소 통보를 

했지만, 문화원측에서는 전시취소 책임이 알재단에 있는 것으로 했다’>라는 

부분을 작가들에게 전달함

2016. 4. 30.
최OO

(알재단)

<재단 이사회에서 예산 초과 문제>로 더 이상 전시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전시 취소 결정했다고 취소 사유를 밝힘.

2016. 5. 5.
김OO 

(큐레이터)

문화원측에서 전시 취소 통보 이유로, <처음 기획서와 전시가 다르다는 

것>을 문제 삼았고 <이런 부분을 보완해 내년으로 전시를 미루자>고 했다는 

알재단의 입장을 작가들에게 전함. 

2016. 5. 19.
OOO

(뉴욕문화원)

<심사 때 중심이 되었던 작품들이 거의 빠져 있어 일단은 이 상태로 전시를 

진행하는 데에 문제>가 있겠다 싶어 <알재단과 의논했고, 내년도에 다시 

준비>해서 하는 것으로 협의 했다고 밝힘. 

(2) 주뉴욕대한민국총영사관-S2596 대외비 전문(2016. 5. 3.)에 나타난 취소 사유

전문의 핵심 내용은 첫째, ‘심사시 포함되지 않았던 다수의 작품이 북한 및 한미관계상 

이슈가 될 만한 사진이 포함되었고,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한-미동맹에 대한 부

정적 이미지가 부각될 것을 우려, 금년 전시를 취소하고 내년에 보완 개최하기로 알재단 

대표와 협의했다’는 것. 둘째, ‘알재단 실무자가 마치 문화원이 일방적으로 전시를 취소

한 것으로 잘못 통보했다’는 것. 셋째, ‘프레시안 등 취재에 관하여 위 두 입장으로 설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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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예정’이라는 것 등이다. 

(3) JTBC 언론 보도에서 나타난 의혹 (2017. 1. 5.)

JTBC는 미국 뉴욕 한국문화원에서 작품 공모 전시가 취소되었는데, 블랙리스트 실행

의혹이 있으며, 김OO 뉴욕 총영사와 문화원장의 회의에서 취소 결정이 났다는 의혹에 

대해 보도하였다.

(4) 전시취소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식 입장 (2017. 1. 6.) 

‘2016년 1월 5일 JTBC 뉴스 보도는 문화원장에 확인 결과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뉴

욕총영사와 문화원장은 사전에 협의한 적이 없으며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도 전혀 아는 바

가 없고, 공모 당시와 실제 전시하려던 작품이 많이 달라진 문제점 때문에 알재단과 협의

하여 2017년에 보완, 전시하기로 한 것으로, 블랙리스트나 예술가들의 사상 검증과는 무

관하다’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5) 전시취소에 대한 뉴욕한국문화원 입장 (2017. 11. 15.)

‘당초 심사 시 미포함된 북한 및 한미관계의 이슈가 될만한 사진 작품이 다수 포함되

어, ̓16년 전시 취소 및 ̓17년 보완 개최하기로 알재단 대표와 협의’ 한 것이고 ‘동 전시는 

블랙리스트와 전혀 무관’하고,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내외에 부정적인 이미지 부

각 우려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6) 김OO 진술 (2017. 11. 15) 

김OO는 4월 26일10)(뉴욕 시간) 알재단 이OO로부터 전시 취소에 대해 ‘문화원의 일

방적인 결정이라 어쩔 수 없다’고 했고, ‘문화원 측에서 일방적으로 전시를 취소했지만, 

이 전시의 취소는 알재단 측의 결정으로 해야 한다고 문화원측에서 요구했다’라고 하고 

‘문화원과의 관계를 생각해 재단 측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고, ‘영

사관의 관계자들의 회의에서 취소가 결정되었다’고 들었음을 진술하였다. 

10) ‘김OO 박사에게 먼저 전시 소식을 알렸습니다(4/26/16).’ 이OO 진술서 2018.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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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오OO(뉴욕 한국문화원 원장) 진술

“당초 심사 시 미포함된 북한 및 한미관계의 이슈가 될만한 사진 작품이 다수 포함되

어, ̓16년 전시 취소 및 ̓17년 보완 개최하기로 알재단 대표와 협의한 것”이라 했으나 ‘또 

다른 한국전쟁’ 전시 기획 관련하여 알재단에 취소 요청을 한 직원이 누구였냐고 질문하

자 오OO는 “전시를 담당하고 있는 OOO 큐레이터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진술서 

2017. 12. 14).

또한 해외문화홍보원이나 국제문화과에서 전시 관련하여 연락받은 바는 없었다는 취

지의 진술을 하고 “외교부청사 건물에서 하는 전시내용으로 미군 칼부림 난동사건 글귀

가 있는 사진 등도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했다”라고 하고 “이를 국회에서 설명하여 의원들

이 납득했었다11)”고 하며, “전시 취소의 가장 큰 이유는 공모 심사시 제시 했던 내용과 실

제 전시된 내용과 차이가 많았던 것”이라고 진술했다(진술조서 2018. 1. 16.).

그리고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OOO 큐레이터 보고 직후 관련해서 총영사 

및 부총영사께 같이 보고 드렸고 당초 공모 심사시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작품 내용이 국

내외의 주한미군 주둔 및 한미 동맹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부각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

었습니다. 그래서 알재단과 협의, 그 다음해에 보완개최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라고 

하고 “전시 취소 관련하여 주뉴욕 총영사관 공전(S 2596: 2016년 5월 3일 접수)을 통해 

외교부 및 문체부 관련부서에 임OO 문화 홍보관 기안, 문화원장 협조, 권OO 부총영사 

결재, 김OO 총영사 최종 결재후 의사결정 내용이 발송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진술서 2018. 2. 27).

11) 위 진술의 신뢰성 검토를 위하여 제349회(임시회) 교문위 회의록(2017. 2. 14.), 2017년 국정감사 

외통위 회의록(2017. 10. 15.)등을 확인한바 공식적으로 언급된 바가 없었다. 오OO의 진술은 주

장일 뿐 공식 기록에 없다(조사보고 2018.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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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최종 전시 기획안 중 오승제(뉴욕한국문화원장)가 문제 삼은 노순택 작가 사진

(8) 이OO(알재단 회장) 진술서 2018. 2. 21.

“2016년 4월 25일(뉴욕 시간)OOO으로부터 전시 취소 요청을 받았고, 한국문화원의 

입장에서 알재단이 추진했던 전시가 작가진과 전시작품의 면면이 확연하게 달라짐으로 

인해 공모전에 응모하고 수상한 전시와 동일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상황에 그대로 전시 

기회를 주기에는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라고 하고 “전시 취소에 관한 이유에 관

해 한국문화원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었고, 한국문화원이 가지는 우려 또한 납득했습니

다. ‘또 다른 한국전쟁’ 전시를 준비하며 알재단 내부에서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라고 

하며 “비영리 단체이자 소규모로 운영되어온 알재단의 예상보다 훨씬 큰 비용이 작품 운

송과 전시 준비를 위해 사용되었고, 알재단이 진행하는 다른 프로그램의 타격을 감안해

야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알재단의 이사진이 우려를 표했고, 전시를 진행시키기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라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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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OOO 진술서 (2018. 2. 23.)

“전시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 및 진행 계획에 관한 구두 보고 과정에서 특정 사진에 대

해 ‘오OO 원장이 원래 공모전 심사 과정에도 이런 작품이 있었냐’고 반문하셨던 것 같고 

관련 작품이 외교공관인 문화원 전시에 적합한 것인지 총영사관 영사님들과 상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라고 하고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오OO 원장

님 포함하여 총영사관 영사님들 모두 작가에 대해서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어 보였기 때

문에 작가에 대한 검열이기 보다는 외교관 입장에서 다소 민감해 보이는 작품들이 최초 

기획안에는 없었던 사실을 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라고 하며 “알재단

과의 협의 과정에서 전시를 보완해서 다시 개최하는 것도 고려해 보자고 하였고 알재단

에서도 충분히 문화원 입장을 이해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길지 전혀 몰랐었

습니다.”라고 진술했다. 한편, OOO은 “처음에는 저도 공모전 당선 전시이고 전례가 없

기 때문에 가급적 전시를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의견을 문화원장에게 말 했다”

라고 진술했다.

(10) I(당시 해외문화홍보원 사무관) 진술조서 (2018. 1. 18.)

전시 작품 리스트를 보고 “ ‘미군 칼부림…’ 글귀가 문제가 되었을 듯합니다. 문화원 공

간에 전시되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라고 하고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데 아직 홍보하지 

못한 밝은 부분도 많은데 어두운 부분을 굳이 전시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진술 했다.

한편, 전시 취소 관련하여 “절차가 문제가 있어서 알재단과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했으나 ‘뉴욕한국문화원이 알재단에게 취소를 요청하지 않았다면 전시가 취소 되었겠는

가’라는 질문에 “뉴욕한국문화원이 취소 요청을 안했다면 당연히 전시는 진행되었겠죠”

라고 진술했다. 

(11) 노OO(전 뉴욕 한국문화원 원장) 진술조서 (2018. 2. 2.)

전시 제안서와 최종 전시 기획안 두 종류의 사진들에 대하여 “두 부분 모두, 전시를 못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라고 하며 노순택 작가 사진들에 대하여 “그냥 예술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시가 못되고 하는 것은 아닐 듯 합니다.”라고 하며 ‘몇 개 작품이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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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전시 자체를 취소하는 것은 문화원의 보편적인 행정인가요.’라는 질문에 “저는 못

들어 본 행정 방식입니다. 예술 작품은 관객이 스스로 해석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 해

라, 말아라 하는 것은 힘들다는 생각입니다.”라고 하며, 

“전시 작품에 대해서 절차가 있고, 정해진 것이라면 전시를 안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

합니다. 문화원에 제안서를 낼 시점과 실제 전시까지는 시간적 간극이 있어서 주최측에

서 작가 사진을 교체하기도 하고, 포트폴리오 구성을 바뀌기도 합니다. 계획서와 실제 전

시가 일치해야만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12) 김OO 진술(독립 큐레이터) (2018. 3. 5.)

김OO은 아르코 미술관12) 관장을 2014. 1. 27.∼ 2015. 1. 27. 까지 역임했고, 아르

코 미술관 전시감독을 2015. 2. ∼ 2015. 7. 까지 역임한 경험이 많은 큐레이터이다.

김OO의 기획안 수정 변화 과정과 최종 전시 리스트에 대하여 김OO은 ‘처음 기획안 

자체가 러프한 형식으로 보였고, ‘또 다른 한국전쟁’전시 최종안이 매우 훌륭하다라고 평

할 수는 없지만, 전시를 못할 정도로 나쁘지는 않다. 최종 전시 목록에 있는 6인의 작가는 

전시에 손색이 없는 좋은 작가들이다.’하고 하며 ‘전시기획이 일부 수정되었지만 주제에 

큰 변화는 없다. 이를 근거로 전시 개최에 임박하여 취소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라고 

하고 ‘이런 변화로 전시가 취소되었다는 사례를 들어 본 바가 없다며, 처음 기획대로(작

가, 작품) 모두 진행되어야만 전시를 개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전시 기획은 종종 수정

되기도 한다’라고 진술했다. 

나. 4월 28일 전시취소 이전 ‘전시 진행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는지 여부

이OO, 오OO, OOO 진술서 및 각종 이메일 자료에서 알재단이나 뉴욕한국문화원이 

전시 진행과 관련하여 4월 28일 이전에 의견을 표명한 적이 없다. 김OO는 작가 작품 선

정 관련하여 알재단에 참조 메일로 진행 과정을 공유하고 있었다.(2016. 4. 4.) 또한, 협

의 내용을 작가들에게 알려주고 있다.(2016. 3. 1.), (2016. 2. 2.), (2016. 3. 25.), 알재

단은 뉴욕한국문화원과 협의 하고 있었다.(2016. 4. 4∼20.)

12)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산하 전시지원시설인 미술회관으로 서울시 종로구 동숭길 3에 위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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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모에 당선된 전시 제안서대로 전시가 실행되어 왔는지에 대한 여부

(1) 2017년 ‘공모전 당선 작가전’(OOO 진술서 2018. 2. 23.)

OOO은 도록 제작 후 관련 서류를 폐기하여 2016년 이전 전시 제안서가 남아 있지 않

다며 자료제출을 하지 못했고 2017년 ‘공모전 당선 작가전’<In/visible: Things to 

Discussed> 제안서와 보도자료를 제출하였다. 위 전시는 ‘또 다른 한국전쟁’과 같은 특

정 주제에 관한 사진전이 아니었고, 6인 그룹전으로 회화와 사진, 설치 예술 작품이 전시

되었다. 위 전시에서 유일한 사진작가 카이티 버루소의 작품은 공모 전시 제안서에 없는 

작품이 보도 자료에 소개 되었다. 

(2) Shades of Time, 아카이브 전시 2부 기획안 (이OO 진술서 2016. 2. 21.)

이OO는 2014년 Queens Museum에서 열렸던 아카이브 전시 2부 기획안의 참여자 

명단과 기획안을 제시하여 기획안과 최종 전시안의 일치를 입증하려 했다. 위 전시는 ‘또 

다른 한국전쟁’과 같은 특정 주제에 관한 사진전이 아니었고 전시 작품 예시가 없어 어떤 

작품이 소개 되었는지 알 수 없다.

라. 전시회 취소 결정 과정

뉴욕한국문화원은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전시 취소 결정하지 않았고, OOO의 보고를 

받은 오OO가 뉴욕총영사 김OO에게 보고하고 영사들과 회의를 통해 전시 취소를 결정

했다. 결정 시점은 여러 차례 회의를 했다는 진술은 없는바 4월 18일(월)부터 25일(월) 

사이로 보인다(OOO 진술서 2018. 2. 23.), (오OO 진술서 2018. 2. 28).

알재단은 이사회에서 전시 취소를 결정했다는 자료와 진술은 없으며, 2016년 4월 25

일 OOO의 취소 요청에 이OO가 동의를 하고 4월 26일 김OO에게 취소를 설명하고 4월 

27일 작가들에게 전시 취소 이메일을 전송하였다(이OO 진술서 2016. 2. 21.).

마. 2017년 ‘또 다른 한국전쟁’ 사진전이 재추진 되었는지 여부

이OO는 2017년부터는 예산상의 이유로 주미한인작가들의 작품 소개에 주력하기로 

하여 재추진 하지 않았다(이OO 진술서 2016. 2. 21.)고 하고 OOO도 알재단이 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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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했다고(OOO 진술서 2018. 2. 23.) 하였고, 두 주체 모두 재전시를 위한 노력과 흔적

이 진술 및 자료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6. 신청인의 블랙리스트 등재 사실에 대하여

가. 리스트-ʼ16.2. 1현재 문서 등재 

2015년 연중사업 리스트 – 262명 명단 중 ‘미술품해외시장 개척지원 –7명’ 항목에 포

함되어 있다. 타 소관 확인 리스트 중 (해외홍보원)전시작가 2명 의뢰에 관하여 박OO(진

술조서 2018. 2. 7.)은 2015년 12월경 한불 수교행사 제3차 공식인증 사업 때문에 오

OO에게 문의를 한 적이 있다고 하여, 신청인과 관계있는 항목은 아니었다.

나. 9473인 블랙리스트13) 등재 

오OO은 9,473인 블랙리스트에 대하여 각 과에서 사업 진행을 위해서 필요할 때마다 

받아갔다고 했고(진술조서 2018. 2. 7.), 해외문화홍보원 조OO 사무관은 2015년 4월 

말 해외문화홍보원 박OO 기획관의 지시로 위 문서를 2015년 5월 초, 오OO으로부터 전

달 받아 OOO(해외문화홍보원 주무관)와 함께 한･불 수교 기념행사 배제 리스트로 활용

했다고 진술했다. 위 문서는 2015년 5월 6∽7일에 출력된 블랙리스트이다.

위 문서에 신청인은 2015년 5월 1일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 서명 문화인 

594명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

13)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에 서명한 문화인 594명, 2014년 6월 ‘세월호 시국선언’에 참

여한 문학인 754명,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에 참여한 예술인 6,517명, 2014년 서

울시장 선거 때 ‘박원순 후보 지지 선언’에 참여한 1,608명 등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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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불 상호교류의 해 사업 추진 현황 보고 문서에 등재

한･불 상호교류의 해 사업 추진 현황 보고(2015. 6. 10/해외문화홍보사업과)문서14)

에서 언급된 ‘해당 예술가’는 노순택 작가이며 이는 관계자들의 문자 메시지, 진술서15)

로 확인된다. 당시, 예술감독 최OO는 해외문화홍보원의 배제 지시를 받아 이후 수습과

정에서 프랑스측을 설득하고, 아트선재 김OO 큐레이터가 신청인과 협의하여 작품을 교

체하고 전시가 진행되도록 했다. 

(한･불 상호교류의 해 사업 추진 현황 보고(2015. 6. 10/해외문화홍보사업과) 중 관련 부분.

(한･불 상호교류의 해 사업 관련자들의 문자 메시지) 중 관련 부분.

라. 문체부 영상콘텐츠과 관리리스트2 등재

신청인은 2015년 5월 1일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 서명 문화인 594명 명

단에 자료로 영상콘텐츠과가 작성한 블랙리스트 문서에 등재되어 있었다. 문서가 작성된 

시점은 2015년 5월 17일 경이다.

14) 조사기록

15) 조OO, 한OO, 정OO, 최OO, 황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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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결론

1. 진상규명 사실

가. ‘또 다른 한국전쟁’ 전시 취소 결정 이유에 대하여

1) 뉴욕한국문화원(원장 오OO)은 전시 취소사유와 관련하여 최초 심사에 미포함된 

작품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부정적인 이미지 부각을 고려해 

알재단과 협의하여 기획 사진전을 연기하였다는 것이 공식입장이다.

2) 조사결과 다음과 같은 점에서 뉴욕한국문화원의 공식입장과 달리 노순택 등 특정작

가의 미군주제를 다룬 특정작품(The wrong IslandⅡ#BDD0901)을 문제 삼아 공

모 전시회를 취소한 사실이 확인된다. 

① ‘또 다른 한국전쟁’의 경우 알재단이 전시 기획 과정에서 문제 삼은 적이 없으며 

전시 기획의도가 크게 달라지지도 않았다. 또한, 초기부터 작가 중심이 아니라 주

제에 맞추어 작가군을 선정했던 것이었다. 전시 제안서에서 (6가지 주제) 작품 예

시로 보여주었던 6명의 작가 군 중 두명이 교체되었을 뿐 최종적으로 6명의 작가 

군은 유지 되었다. 또한, 소주제 한 개가 바뀌었을 뿐이라는 점.

② 알재단 측은 전시 내용 변화에 대하여 김OO와 이메일 등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있

었고 전시 작가와 작품 변경 등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표명한 바도 없었다는 점.

③ 이OO, 김OO 모두 미국에서 ‘호국보훈의 달’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고, 오OO는 

6월이 미국 호국보훈의 달이라고 했으나 미국의 5월 마지막주 월요일 메모리얼

데이(2016. 5. 30.)의 착오로 보이며, 한국의 ‘호국보훈의 달’이라면 뉴욕에서의 

전시와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해명이 안 된다는 점.

④ 알재단은 전시 취소 입장은 2016. 4. 28.(피치 못할 사정), 4. 30.(예산상의 이

유), 5. 5.(기획안 변경)으로 바뀌었다. 당시 이OO는 뉴욕한국문화원의 추천으

로 4. 20. 세종 문화상을 수상하여 포상금 3천만원을 받았다. 또한, 알재단은 뉴

욕한국문화원의 전시 공간을 종종 무료로 사용해오는 등 뉴욕한국문화원의 전시

취소 요청에 대하여 알재단이 수용할 수 밖에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⑤ 외교부청사 건물에서 하는 전시내용으로 ‘미군 칼부림 난동사건 글귀가 있는 사진’ 

등도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했다는 오OO의 진술이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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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뉴욕총영사관의 대외비 전문(S 2596 2016. 5. 3)에서 ‘심사시 포함되지 않았던 

다수의 작품이 북한 및 한미관계상 이슈가 될 만한 사진이 포함되었고 6월 호국

보훈의 달에 동 전시를 추진할 경우 국내외에 주한민군 주둔 및 한･미 동맹에 대

한 부정적 이미지가 부각될 것을 우려, 금년 전시를 취소하고…’라고 기재된 점.

⑦ 2017년도에 ‘또 다른 한국전쟁’ 전시를 보완하여 추진하다고 하였으나, 뉴욕한

국문화원과 알재단은 이후 어떠한 논의와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의 ‘특정 작품들’이 주요 원인이 되어 ‘또 다른 한국전쟁’ 전시가 

취소된 것이 사실로 판단된다.

나. ‘또 다른 한국전쟁’ 전시 취소 결정 주체에 대하여

조사결과,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전시 취소는 알재단이 아니라 뉴욕한국문화원이라는 사

실이 확인된다. 

① OOO의 진술에 의하면 “오OO가 OOO으로 부터 ‘신청인의 문제작’등이 포함된 ‘또 

다른 한국전쟁’ 최종 작품 리스트 보고를 받고, 관련 작품이 문화원 전시에 적합한 것

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뉴욕 총영사(김OO) 및 부총영사(권OO)에 보고”한 점. 

② 보고하고 협의한 결과 ‘전시에 무리가 따른다’는 것이었다는 점.

③ 기획전 취소 관련한 뉴욕총영사관뉴욕총영사관의 대외비 전문(S 2596 2016. 5. 

3)은의 최종 결재자는 김OO이나, 문서를 적성했던 자는 문화홍보관 임OO이며 

협조자로 오OO가 있다는 점.

④ 김OO(뉴욕총영사)의 지시 여부에 대한 질문에 ‘협의했다’ 라는 오OO의 진술과 

문화원 행정 관련하여 전결권을 오OO가 갖고 있다는 점.

등의 사실을 종합하면 오OO 뉴욕한국문화원장이 영사와 협의를 거쳐 전시회를 취소

한 주체라고 인정된다. 

다. 전시 취소가 블랙리스트와 관계가 있는지 여부

조사결과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전시취소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실행과 관련이 있다는 사

실이 인정된다.

① 신청인은 블랙리스트 문서 4건에 등재되어 있다. 신청인은 ‘리스트-ʼ16.2. 1현

재’ 문서 등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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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블랙리스트 관련 사건을 다루는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는 김기춘외 6인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판결(2017노2425, 2017노2424 병합), 2018. 1. 23. 

65~69면 등에서 “(김기춘 등 피고인들의 행위가)헌법상 문화국가의 원리 및 표현

의 자유,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지원 여부에 차등을 두는 것이므로 평등의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이러한 헌법상 

원리들을 구체화한 문화기본법의 규정에도 어긋나는 것이므로, 타인의 명예나 선

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등 다른 우월한 헌법적 가치나 법익을 보호하여야 할 필

요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16).”라고 하였는데, 이 사

건의 전시회 취소 사유가 특정 작가의 특정 작품 내용을 문제 삼고 있고, 전시 취소 

사유를 삼은 ‘한미 동맹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부각 운운’은 노OO 뉴욕문화원장

의 반대 진술이 있는바 자의적인 판단으로 ‘특별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③ 오OO는 결과적으로 김종덕 장관의 지시 하에 뉴욕한국문화원장 ‘역량평가 면

제’ 등의 선발제도 변경의 수혜를 입어 원장에 임명되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 시

책에 반대하기 보다는 동조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 진술내용을 보면 자

기 확신을 갖고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또 다른 한국전쟁’ 전시 취소 사건은 블랙리스트가 실행된 사

건으로 인정된다.

라. 신청인의 피해사실

신청인은 ‘또 다른 한국전쟁’ 전시 개최가 임박한 시점에서 취소되어 뉴욕에서의 전시 

준비를 위한 작품 제작 비용 등 물적인 손해를 본 것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①리스트-ʼ16.2. 1현재, ②9473인 블랙리스트, ③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 

관리리스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며, ①문서를 통하여 ‘미술품해외시장 개척지원’에

서 배제된 피해 사실이 확인되며, ②문서 실행으로 ‘릴 3000’행사에서 작품이 검열 당한 

피해 사실이 확인된다.

16)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 김기춘 외 6인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판결(2017노2425, 

2017노2424 병합), 2018. 1. 23. 65∼ 69면, ‘문화 예술영역에서 이념적 성향, 정치적 입장 등을 

이유로 지원을 제한하는 정부 조치의 위헌･위법성’ 기술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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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위 사실

가. 오OO(뉴욕 한국문화원장)

오OO는 2016년 4월 경 OOO으로부터 ‘신청인의 문제작’등이 포함된 ‘또 다른 한국

전쟁’ 최종 작품 리스트 보고를 받고, 신청인의 작품을 비롯한 작품이 문화원 전시에 적

합한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뉴욕 총영사(김OO) 및 부총영사(권OO)에 보고･ 협의하

였다. 이후 동년 4월 25일(뉴욕 시간) ‘또 다른 한국전쟁’의 전시 취소를 OOO을 통하여 

알재단 이OO에게 알렸다. 오OO는 문화원 운영에 관하여 전결권을 갖고 있음에도 ‘블

랙리스트 실행’ 과정에 외교라인을 개입시켰을 뿐 아니라 2017년 1월 5일 JTBC 보도에 

대한 해명(2017. 1. 6.)에서 ‘외교부 라인의 개입은 없었다’라는 허위 보고를 하여 문체

부의 공신력을 훼손하였다. 

나. I (해외문화홍보원 사무관)

뉴욕총영사관의 대외비 전문(S 2596 2016. 5. 3)은 I가 해외홍보사업과 근무 시 수신 

받았었음에도 JTBC 보도에 대한 해명(2017. 1. 6.)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 하였다. 오

OO와의 공모가 있었는지는 확인 할 수 없으나 진술서에서 일관되게 오OO 측의 입장을 

옹호한바 있다.17)

17) 이와 관련하여 I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이의제기함(’18. 11. 5.). : 만약 문화원이나 총영사관이 블랙

리스트를 조직적․체계적으로 관리하였다면, 당초에 공모작으로 선정하지도 않았을 것임. 문체부나 

해외문화홍보원 ‘한불 상호교류의 해’ 사업 관련 블랙리스트에 있는 노순택 작가가 응모 때부터 계

속 포함된 것을 알면서도 당선시키고 전시 준비를 계속 진행해 왔다는 점은, 이 사건이 블랙리스트 

사안(검열에 의한 노순택 작가 또는 작품 배제)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는 것임. 보고서 내용대로, 

전시 등 문화원 사업에 대한 최종 결정 및 책임은 문화원장에게 있으나, 문화원은 직제상 재외공관

에 소속된 기관으로, 운영 및 사업 관련 주요 사항을 수시로 보고하여 자문을 구하는 것은 통상적인 

관례인데, 유독 이 사안에 대해서만 특별한 외교라인 개입인 것처럼 판단하는 것은 지나침. 특히, 

문화원 사업의 목적인 양국 간 교류 증진 및 한국문화의 우수성 홍보인데, 오히려 한미 관계에 부정

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되면 이 부분에 대한 재외공관장의 의견을 들어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

인 절차라고 생각함. 결국, 알재단은 예상과는 달리 대폭 늘어난 예산에 부담이 있었고, 문화원은 

예술․사상 검열 차원이 아니라 한미 관계에 부정적 이슈가 될만한 작품이 포함되었다는 외교․정무

적 판단 하에 양 기관 간 협의를 거쳐 추후 보완 전시하기로 한 것임. 물론 문제 작품을 제외한 전시 

검토 등을 통해 참여 작가들의 전시 취소로 인한 피해 최소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도 없지 않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을 블랙리스트 관리 및 실행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으며, 조사보고서의 내용도 개연성에 대한 의혹제기일 뿐 직접적인 증거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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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상규명하지 못한 쟁점과 사실

블랙리스트 실행과정에서 김OO(뉴욕총영사), 권OO(뉴욕부총영사), 국정원 파견 뉴

욕 총영사관 영사직원(신원불상) 개입이나 임OO(문화홍보관), I(해외문화홍보원)가 어

떤 역할을 했는지 진술 및 추가 진술 확보가 필요하나 우리 위원회 활동 한계(2018년 4월 

종료)와 권한 부족으로 외교부, 기재부 등의 공무원 조사 진행되지 못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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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임옥상 국립현대미술관 <시대정신>전 검열 사건

1. 의결주문

사건번호 2017시3[임옥상 국립현대미술관 <시대정신>전 검열 사건]에 대한 별지 ‘진

상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한다.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가. 신청조사의 취지

신청인 임옥상은 2013. 11. 12.에 열린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개관전 <시대정신>전

에서 전시작품으로 선정되어 진열된 본인의 작품 ‘하나됨을 위하여’가 ‘박근혜 대통령에

게 보여서는 안 된다’며 국립현대미술관측이 전시 중 작품전시를 취소하였다고 주장하

고, 이는 정당하게 출품하여 전시한 예술작품을 정치적이고 부당한 이유로 전시가 취소

된 사건이라며 이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취지로 2017. 10. 27. 우리 위원회에 조

사 신청을 하였다.

나. 진상규명한 사실의 요지

(1) 위원회의 조사결과 첫째, 국립현대미술관 측이 전시기획자 정OO과 계약 당시 첨

부한 ｢과업지시서｣를 통해 ‘작품 교체 권한’이 정OO에게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

째, ‘작품 교체 시기’는 정OO과 이OO 등의 진술에 의하면 개막식 직전 정OO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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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로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하였다. 셋째, ‘작품 교체 이유’는 정OO이 옆 작품과

의 ‘크기와 색의 조화’ 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하였다. 넷째, ‘작품 교체와 

관련한 외압 등의 정황’에 대해서는 국립현대미술관 및 전시기획자 누구에게서도 

이를 의심할 정도의 진술이나 증거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2) 신청인의 ‘청와대의 외압에 의해 본인의 작품이 교체되었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① ‘교체 외압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준 사람이 당시 국립현대미술관 직원이었던 

OOO이라는 사실은 확인되었다. 그러나 OOO의 조사 거부로 인해 OOO에게 

그 사실을 전화로 알려준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 

② 신청인은 정OO이 처음에는 ‘외압에 의한 작품 교체’를 인정하고 나중에 이를 부

정하였다고 하고, 이 사실을 증명할 정OO과의 통화 중 녹음 파일이 있다고 하였

으나, 이를 조사 과정에서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

다. 정OO은 ‘외압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신청인에게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고 주장하였다. 

③ 당시 청와대 교문수석실 행정관 A, 문체부 시각예술디자인과 과장 서OO 등 사전 

점검을 위해 미술관을 방문했다는 정부 관계자들은 일관되게 ‘외압 사실’을 부정

하였고,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들 또한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④ 전시기획자였던 정OO은 만약 ‘민중 미술 작품’에 대한 청와대 측의 사전 검열이 

있었다면 민정기와 김재홍 등의 민중 미술 계열 작품들이 <시대정신>전에 걸리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민정기와 김재홍 등은 민미협 회원이고, 특히 민정

기는 국정원 블랙리스트 등재자임이 확인되었다.

붙임 : [임옥상 국립현대미술관 <시대정신>전 검열 사건]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사   건] 사건번호 2017시3[임옥상 국립현대미술관 <시대정신>전 검열 사건]

[신청인] 임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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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조사 개요

1. 신청 취지

신청인 임옥상은 2013.11.12.에 열린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개관전 <시대정신>전

에서 전시작품으로 선정되어 진열된 본인의 작품 ‘하나됨을 위하여’가 ‘박근혜 대통령에

게 보여서는 안 된다’며 국립현대미술관측이 전시 중 작품전시를 취소하였다고 주장하

고, 이는 정당하게 출품하여 전시한 예술작품을 정치적이고 부당한 이유로 전시가 취소

된 사건이라며 이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취지로 2017.10.27. 우리 위원회에 조사 

신청을 하였다.

2. 조사개시의 근거와 목적

가. 조사개시 근거 

본 사건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기능) 제1호 및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를 위한 조사세칙｣ 제21

조(조사개시결정 등) 제2항 등에 근거하여 문화예술계블랙리스트진상조사및제도개선위

원회 제16차 전원위원회(2017.11.24.)에서 조사개시 결정되었다(의안번호 17-079).

나. 조사 목적 

위원회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해 밝혀야 할 규명과제는 다음과 같다. 

1) <시대정신>전 당시 임옥상의 작품 교체 경위 

국립현대미술관 측이 서울관 개관전인 <시대정신>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의 

작품을 교체한 경위를 조사함으로써 신청인의 주장이 사실에 부합되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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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와대의 작품 제외 외압 여부

신청인의 주장 및 당시 언론 보도대로 신청인 작품의 교체가 청와대의 외압에 의해 이

루어진 것인지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 

제2절 조사 방법

1. 자료 조사

자료 조사는 주로 국립현대미술관 문서를 중심으로 문체부 감사관실 등의 문서를 참조

하였다. 미술품과 관련한 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획득하였다. 자료 조사 주요 목록은 다

음과 같다.

[표-1] 자료 조사 주요 목록

연번 자료명 생산기관 생산일 비고

1 2012년 1,2분기 전시 기획회의 경과 및 결과보고 국립현대미술관 2012.5.30.

2 서울관 소장품 특별전 전시 기획 제안 업무 보고 〃 2013.5.21.

3 서울관소장품전_경과보고 〃 〃 위 문서의 첨부

4 서울관소장품전_제안서 〃 〃 〃

5 서울관소장품전_선정작품(안) 〃 〃 〃

6 서울관소장품전_과업지시서(안) 〃 〃 〃

7 자이트가이스트_개최계획안 〃 2013.9.16. 위 문서의 첨부

8 자이트가이스트_개최계획 작품목록 〃 〃 〃

9 자이트가이스트 소개 〃 홈페이지 자료

10
국립현대미술관 11월 16일자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보도 해명
〃 2013.11.16. 보도자료

11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개관과 관련 문제점 

지적에 대한 입장
〃 2013.12.3. 〃

12 2014년도 국립현대미술관 종합감사 자료
문체부 

감사관실
2014.

13 140410 국립현대미술관 처분요구서(최종) 〃 2014.4.10.

14 신청인 임옥상 제출 메모 신청인 2013.11.15.



130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2. 신청인 및 참고인 조사 

신청인 및 참고인 조사 목록은 아래와 같다. 

[표-2] 참고인 조사 목록

제3절 조사 결과

1. 사건 개요

가. ‘자이트가이스트(Zeitgeist) - <시대정신>전’ 개요1)

국립현대미술관이 국내 미술계의 숙원이던 2013.11.12. 서울관 개관을 기념하여 준

비한 이 전시의 정식 명칭은 ‘자이트가이스트(Zeitgeist) - <시대정신>전’이다. 전시 기

1) 국립현대미술관 홈페이지,

http://www.mmca.go.kr/exhibitions/exhibitionsDetail.do?menuId=1010000000&exh

Id=201304030002910(접속일시_2018.3.29.) 

연번 자료명 생산기관 생산일 비고

15
국정2-1 국정원 블랙리스트 조사결과 – 붙임16, 

‘문예계 주요 左성향 인물 현황(249명)’
국가정보원

2017.10.31. 

입수

연번 성명 관련 사항 조사 내용

1 임옥상 신청인 면담조사(녹취, 2013.3.5.) 

2 정OO <시대정신>전 전시기획자 면담조사(녹취, 2018.3.31.)

3 OOO 국립현대미술관 <시대정신>전 전시 담당자 서면조사(답변, 2018.3.22.)

4 최OO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실장 면담조사(녹취, 2018.3.13.)

5 윤OO 국립현대미술관 기획운영단장 전화조사(2018.3.26.)

6 박OO 국립현대미술관 작품 설치 담당자 전화조사(2018.3.27.)

7 OOO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전화조사(2018.4.2.)

8 OOO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전화조사(2018.3.6.)

9 A 청와대 교문수석실 행정관 서면조사(답변, 2018.3.23.)

10 서OO 문체부 시각예술디자인과 과장 전화조사(20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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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은 2013.11.12. ~ 2014.4.27.으로, 전시기획자 정OO은 전시 의도를 다음과 같이 설

명했다. 

첫째, 한국현대미술의 면모와 방향성을 ‘사적(史的)’으로 접근하였고, 둘째, 미술과 사

회에 대한 현재의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적･국제적 위상을 전제로 한 ‘과거보기’를 시도

했으며, 셋째, ‘시대정신’의 ‘정체성(identity)’이 뚜렷한 작품들을 선정했다. 1980년대 

초반, 독일의 신표현주의를 비롯하여 이탈리아와 미국 등 일련의 형상적･서사적 회화 작

품들의 국제적 전시가 ‘자이트가이스트(Zeitgeist)’라 지칭되었고, 이 명칭을 미술사적

으로 차용하였다. 

<시대정신>전은 서울관 개관특별전 총 5개 전시 중의 하나였으며, 이 전시에 사용된 

작품들은 대부분 국립현대미술관이 소장하고 있거나 대여한 국내 작가의 작품들로서 총 

38명의 작품 62점(대여 30점)이 전시되었다. 전체 전시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개관특별전 전시 일람

전시명 전시 설명

자이트가이스트

-시대정신

(Zeitgeist Korea)

- 196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 현대미술의 중심부를 관통하는 각 

시대정신을 주제별로 나누어 

‘개념적(conceptual)･가상적(virtual)･물질적(material)’의 세 가지 핵심어로 

구분하는 소장품 전시

연결_전개(Connectin

g_Unfolding)

- 각국의 유수한 큐레이터 7명이 각각 1명의 작가를 선정하고, 이들이 속한 고유한 

문화의 특징과 동시대 미술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연결하고 전개

알레프 프로젝트

(The Aleph Project)

- ‘융합’을 주제로, 과학적 개념인 ‘복잡성 네트워크’, 현대 미술의 핵심어인 

‘관계성’, 현대 철학의 ‘리좀(rhizome)’ 개념을 바탕으로 미술과 과학의 

접점에서 탐색

현장제작 설치 

프로젝트(Site-specifi

c Art Project)

- 서울관 개관에 맞춰 공간 특성이 반영된 작품을 제작･ 설치하는 프로젝트, 3명의 

작가가 각자의 방법과 재료들(비디오 영상, 기계, 옷감 등)로 작품 제작

미술관의 탄생: 

건립기록전
- 사진, 영상, 음향 등의 다양한 시청각적 매체로 서울관의 건립 과정을 담아낸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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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청인의 주장을 중심으로 한 사건 개요

본 사건의 개요를 신청인의 주장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아래 [표-4]와 같다.

[표-4] 사건 개요

날짜

(2013)
내용 비고

11.7.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OOO, 임옥상 방문(소장품 아카이브 관련)

- OOO이 누군가에게 전화 받은 후, “청와대 교문수석실에서 내려와 가지고, 

‘여섯 명 작가의 작품을 걸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 작품은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라고 언급

청와대 외압

사실 최초 인지

- 신청인 주장

11.12.

<시대정신>전 개막식

임옥상, 개막식 참석하여 본인 작품이 전시되지 않은 사실 확인

- 현장의 학예직 직원들, “죄송하다, 드릴 말씀이 없다.”, “할 말이 많지만, 말할 

수 없습니다.” 등의 표현

- 정OO 볼 수 없었고, 전화기 꺼져 있었음

- 정형민 관장과 마주쳤으나 모르는 척 함

신청인 주장

11.13. 

임옥상, 오후 1시경 정OO과 통화

- 정OO이 “외압에 의해 전시 못한 작품은 두 점이며, 하나는 임옥상 선생 

것이고, 하나는 이강우 작가의 사진 작품. 나머지는 통상적 큐레이터 

작업으로 전시 진열과정 중에 넣다 뺐다 했던 것”이라 했다고 주장

정OO이 외압 

인정했다는 

신청인 주장

11.15.

한겨레, 단독 보도2)

- <임옥상은 “믿을 만한 미술계 지인으로부터 개관전 직전 청와대 직원 여럿이 

전시장을 돌아보고 내 작품 ‘하나됨을 위하여’ 등 몇몇 작품에 대하여 

‘곤란하지 않으냐’라는 말을 하고 돌아갔다는 말을 들었다.”, “이후 실제 

전시에서 내 작품이 빠진 것을 확인하고 전시 기획자인 정OO 서울대 

교수에게 12일 확인해보니 ‘솔직히 임 선배 작품과 이강우 작가 작품 두 점이 

외압에 의해 빠졌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신청인 주장

인용 보도

11.15.경

임옥상, 정OO, 정형민 3인 회동(가회동 카페)

 - 정OO, “외압 사실 언급한 적 없었다”고 임옥상에게 설명

 - 신청인은 이를 두고 ‘정OO의 말이 바뀌었다’고 주장(신청인 조사시)

정OO 주장

11.16.
국립현대미술관, 한겨레와 경향신문 보도 내용에 반박하는 보도자료 배포

-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추측성 기사’에 대하여 항의하고 시정 요구

2) <(단독)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개관전 직전 청와대 ‘일부 작품 제외’ 외압 의혹>, 한겨레, 2013.

11.15.자. - 이 기사는 11.15. 최초 보도, 11.16. 수정되었음.

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611365 (접속일시_2018.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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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청인 임옥상과 작품 ‘하나됨을 위하여’에 대해 

임옥상은 다음 [그림-1]과 같이 ‘1993년도 민족미술협의회 대표’로 국정원 블랙리스

트3)에 등재되어 B등급 요주의 인물로 취급되었음이 확인된다. 

[그림-1] ｢국정원 ‘문예계 주요 左성향 인물 현황(249명)’｣

아래 [그림-2]가 ‘하나됨을 위하여’이다.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으로 종이부조에 채

색 기법으로 1991년에 제작되었다. 2013.9.16. 국립현대미술관 담당자가 ｢<시대정신>

전 개최 계획｣을 내부 보고할 때에도 작품 선정 목록에 올라있었음이 확인되었다.4) 

[그림-2] 임옥상 <하나됨을 위하여>(크기 235×266×3㎝)

3) ｢국정2-1 국정원 블랙리스트 조사결과 – 붙임16, ‘문예계 주요 左성향 인물 현황(249명)’｣

(2017.10.31.)

4) ｢서울관 개관특별전 《자이트 가이스트･시대정신》전 개최계획(안)｣, 국립현대미술관, 201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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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대정신>전 당시 작품 ‘하나됨을 위하여’ 교체 경위

가. <시대정신>전 준비 경과

국립현대미술관 측의 <시대정신>전 준비과정을 살펴보면 다음 [표-5]와 같다. 

[표-5] <시대정신>전 준비 경과

날짜 세부 내용 비고

2012.4.2. 제1차 전시기획회의, 서울관 전시 계획 논의 시작

2012.5.18.
2013년 서울관 개관 전시회의를 열어 본격적으로 

<시대정신>전을 준비

2012.12.13. 전시외부기획자, 전시제안서 제출 정OO 교수

2013.5.21. 

서울관 소장품 특별전 전시 기획 제안 업무 보고

 - 서울관소장품전 경과보고

 - 서울관소장품전 제안서

 - 서울관소장품전 선정작품(안)

 - 서울관소장품전 과업지시서(안)

전시외부기획자와 계약(정OO)

학예연구 1팀

- 선정 작품(안) 목록에 임옥상 작품 

<하나됨을 위하여> 포함됨

- 보고자: 학예연구사

OOO

2013.9.16. <시대정신>전 개최계획안 보고 작품 목록 변동 없음 

2013.11.11. 서울관 개관전 홍보 위한 기자간담회 개최

2013.11.12. 개막식

그리고 당시 <시대정신>전 관계자는 최OO 학예연구실장이 <시대정신>전을 포함한 

국립현대미술관 전시의 총 책임자였고, 동 전시에 배치된 인원은 외부 기획자인 정OO 

교수 이외에 학예연구실 주 결재라인에 OOO 학예연구사와 강OO 학예연구관, 최OO 

실장이 포함되었고, 전시 절차와 실무에 따라서 당시 전시 디자이너, 혹은 다른 행정직

(예산 등)이 포함되기도 하였으며, 당시에 전시 실무를 보조한 인턴 1명도 전시 진행을 함

께 도왔다고 한다.5) 

5) ｢이OO 답변서｣, 2018.3.22. 이OO은 현재 미국 유학 중이어서 질의서를 통해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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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작품 ‘하나됨을 위하여’ 교체 경위

1) 작품 교체 권한 소재 

<시대정신>전의 작품 교체 권한이 전시기획자에게 있는지 여부는 국립현대미술관 측

이 전시기획자 정OO과 계약 당시 첨부한 ｢과업지시서｣에 나타나 있다. 아래 [표-6]에서 

작품 선정 및 설치의 감독 권한이 전시기획자에게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6]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소장품 특별전” 전시 기획 사업 과업지시서｣

제1장 일반 사항

1. 과업명 :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소장품 특별전” 전시 기획 사업

2. 목 적

    본 과업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소장품 특별전_자이트 가이스트･ 시대정신》』의 기획, 제작에 관

한 제반 사항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용어의 정의

    발 주 자 : 국립현대미술관(이하‘갑’이라 칭한다)

    수 급 자 : 정 OO(이하‘을’이라 칭한다) 

4. 과업범위 및 내용

    서울관 소장품 특별전: 전시기획 및 작품선정, 전시기획 및 작품설명글, 전시 디자인을 위한 작업

  가. 과업 범위

“을”이 제출하고 “갑”이 선정한 소정의 절차에 의해 확정된 기획안의 제작, 설치과정 등을 거쳐 완성

된 설치물, 연구, 기록물 등 모든 창작물을 말한다.

       ※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사업규모 및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나. 과업 내용

    1. 기획자 명 : 정OO 

    2. 프로젝트명 : 《자이트 가이스트･시대정신》

    3. 설치 장소 :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제 1, 2 전시실

    4. 면  적 : 345 m², 660.87 m²

    5. 과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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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품 교체 경위

<시대정신>전 전시기획자와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들은 작품 ‘하나됨을 위하여’ 교체 

경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① 기획제반
 - 전시 주제 및 기획안 작성

 - 작가 및 작품 선정: 작품 선별･섭외

 ② 기획실무

 - 전시 구성: 기획안에 따른 디스플레이 안 구성 

 - 실무 글 작성 및 감수: 홍보 글 전체 등 

 - 전시기획에 수반되는 교육, 홍보, 디자인 등의 회의 참석 

 ③ 전시연구  - 전시 글 작성: 전시기획 설명, 작가･작품 설명 글 작성

 ④ 전시도록 
 - 기획: 도록 내용 기획 

 - 구성: 목차, 저자 선정 및 섭외

 ⑤ 부대행사 
 - 학술행사 등 부대행사 기획: 구성, 강연자 선정 등

 - 교육 프로그램 

 ⑥ 기타  - 기타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전시 관련 사항

5. 프로젝트 수행 일정 

    본‘프로젝트’사업의 수행 일정은 다음과 같으며 계약과 동시에 양 당사자는 일정에 차질 없도록 진행하

여야 한다.

 

 1. 프로젝트 기획안 제출 전시 오픈 전 제출 

 2. 프로젝트 제작･설치 및 완료 전시 오픈 전 완료

 3. 관련 자료 제출 프로젝트 제작 완료 후 7일 이내

6. 7. (생략) 

8. 보안

    “을”은 업무수행과 관련한 일체의 사항을 “갑”의 승낙없이 임의로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2장 과업수행지침

 1. 과업수행 기본방향

  가. 국립현대미술관 전시 방향에 맞는 조사 분석 후 전시 진행 

  나. 전문가 연구 영역에 맞는 작품 선정 및 관련 연구 성과 발표

  다. 작품의 다양성 및 전시의 특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디스플레이 및 설치 감독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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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시기획자 정OO의 진술

정OO은 임옥상의 작품을 교체한 이유로 먼저 이 전시가 작가에게 출품을 부탁하는 ‘기

획 전시’가 아니라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 전시’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교체’가 가능했으

며, 둘째, ‘서울관’의 전시 공간이 매우 커서 대작 위주로 설치하고자 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출구 쪽 끝자락에 박생광의 작품 <전봉준>을 설치하고 처음에는 임옥상의 작품을 

그 옆에 설치했는데, 두 작품의 ‘크기와 색의 조화’ 등을 고려했을 때 오원배의 <무제>가 

더 어울린다고 판단하여 교체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6)

“제가 마지막에 박생광의 ｢전봉준｣이 그림이 엄청 커요. 그런데 거기다가 임 선생님 그

림… 여기가 마지막이에요, 이 자리가. 임 선생님 그림을 여기에 딱 걸어놨더니 이거하고 

게임이 안 되는 거야. 색깔도 알록달록 튀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죠, 제 나름대로. 그래

서 이거를 갖다놓으니까 이게 연결이 되더라고. 이게 박종철 고문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

기에 물 양동이가 상징적으로 그려넣은 거라서. 뭐 자이트(Zeit)가 있으니 주제도 좋고 

임옥상보다 훨씬 이거하고 어울리는 거죠. 그래서 ‘바꿔라.’ 그렇게 된 거지.” 

정OO이 말한 오원배의 작품 <무제>는 크기가 ‘225×680㎝’로 <하나됨을 위하

여>(235×266㎝) 보다 훨씬 길다. 이 작품이 박생광의 <전봉준>(360×510㎝)과 어울린다

고 전시기획자가 판단하였다는 것이다. 당시 두 작품의 전시 사진은 아래 [그림-3]과 같다.

[그림-3] <시대정신>전 당시 박생광(왼쪽)과 오원배(오른쪽)의 작품 사진7)

6) 정OO 녹취록, 2018.3.31., 9~10쪽. 

7) ｢자이트가이스트전 결과보고서｣, 국립현대미술관, 201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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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대정신> 전시담당자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OOO의 답변

OOO은 언론에 의해 ‘청와대의 압력으로 임옥상 작가 등의 작품이 행사 직전 교체되

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의 사실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그런 압력이 있었는지 

모른다는 취지로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8) 

“당시 정OO 교수와 임옥상 작가 간에 연락이 있었고, 그에 관련하여 말이 오간 것은 

알고 있었으나, 실제로 현장에서 구체적인 외압에 관해서는 따로 직접적으로 지시 받은 

바는 없습니다. 특히 외부기획자인 점을 존중하여, 작품의 디스플레이 관련해서는 정

OO 교수의 의견을 존중하였으며, 당시 정형민 관장과 정OO 교수 간의 긴밀한 협의 하

에 현장에서 여러 날에 걸쳐 디스플레이가 이루어진 것으로 기억합니다. 현장에서 정형

민 관장과 정OO 교수 외의 다른 사람에게 작품 디스플레이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지시 

받은 바는 전혀 없습니다.” 

다) 서울관 개관전 작품 설치 담당자 박OO의 진술

박OO(행정직)는 서울관 개관전 당시 <시대정신>전을 포함하여 여러 전시관의 설치 

작품 확인 및 점검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작품 설치는 외부 계약직이 했다

고 진술하였다. 또한 임옥상의 작품에 대해서는 어느 날 보니 작품이 교체되어 있어서 당

시 <시대정신전> 담당자인 이OO에게 “작품이 바뀌었네?”라고 말한 기억이 있으며, 현

장에 워낙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어서 청와대에서 왔었는지도 모르고, (외압에 의한 작품

교체라든지) “그런 지시가 있었다는 말도 전혀 들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다.9)

라) 당시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실장 최OO의 진술

최OO는 작품 교체는 전시기획자의 전시 권한에 속하고, 개막식 전에 디스플레이 과정

이 작가에게 전달되었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10) 

“전시기획자는 자기가 작품을 선택하고 거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는 

완전 자율적인 권한이에요. 그 당시에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이 7,000점이 이미 넘어갔

8) ｢OOO 답변서｣, 2018.3.22. 

 9) ｢조사보고｣, 2018.3.27. ‘박OO 전화조사 진술 요지(2018.3.22.)’

10) 최OO 녹취록, 2018.3.13. 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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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든요. 그중에 이 전시회는 60~70점 작품이 골라져서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7,000점

에서 60~70점이면 1%가 안 되는 건데, 거기에 작가가 자기 작품이 걸려 졌다가 내려진 

거를 항의를 할 수 있는 문제인가? 그거는 전시 권한이거든요. 두 번째는 이게 전시 개막 

전이잖아요. 디스플레이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디스플레이 과정이 작가한테 전

달됐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최OO에 따르면, <시대정신>전과 관련해서 2014년에 문체부 감사관실이 국립현대미

술관 감사를 했는데, 감사 과정에서 전시관 내 CCTV 기록을 검토하였고, 여기에 임옥상

의 작품뿐만 아니라 수십 점의 작품이 올려지고 내려지는 과정이 담겨있었다고 한다.11) 

국립현대미술관의 규정에 따른 CCTV 영상정보의 보존기간은 90일이다.12) 

다. 소결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위원회는 먼저 ‘작품 교체 경위’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첫째, 

국립현대미술관 측이 전시기획자 정OO과 계약 당시 첨부한 ｢과업지시서｣를 통해 ‘작품 

교체 권한’이 정OO에게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작품 교체 시기’는 정OO과 이OO 등

의 진술에 의하면 개막식 직전 정OO의 지시로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하였다. 셋째, ‘작품 

교체 이유’는 정OO이 옆 작품과의 ‘크기와 색의 조화’ 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하

였다. 넷째, ‘작품 교체와 관련한 외압 등의 정황’에 대해서는 국립현대미술관 및 전시기

획자 누구에게서도 이를 의심할 정도의 진술이나 증거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3. 청와대의 작품 교체 외압 여부

가. ‘청와대 외압’ 주장 및 언론 보도 경위

신청인에 따르면, ‘청와대가 작품 교체를 지시’한 것을 신청인에게 알려준 사람은 당시 

국립현대미술관 직원인 OOO이었다. OOO이 누군가에게 전화 받은 후, “청와대 교문수

석실에서 내려와 가지고, ‘여섯 명 작가의 작품을 걸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선생

님 작품은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라고 했다는 것이다([표-4] 사건 개요 참조). 따라

서 신청인은 본인의 작품이 교체되지 않은 것으로 여겼으나, 개막식에 가보니 작품이 보

11) 위 녹취록, 2018. 3. 13.

1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국립현대미술관 종합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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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 않아서 ‘청와대의 외압’에 의해 교체가 된 것으로 생각했다고 한다.13) 

신청인이 제출한 2013.11.15.자 메모에는 개막식 당시 상황이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14)

미술관에 정OO은 보이지 않았고 끝내 전화도 통화되지 않았다. 강OO 큐레이터는 강한 제스쳐로 내 

앞에서 손으로 입을 가리며 “선생님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할 말은 많으

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면서 자리를 떴다. OOO은 “참 어이없죠! 일이 이렇습니다.” 전시 중 마주친 정

형민 관장은 태연했고 나도 아무 일 없는 듯 만났다. 정형민은 내가 아무런 내막도 모르는 것으로 알았고 

나도 모르는 척 했다(2013.11.15.자 메모).

그런데 개막식에서 정OO을 만나지 못한 신청인은 다음 날 오후에야 정OO과 통화가 

되었고, 정OO의 아래와 같은 발언을 통화 중 녹음하였다고 한다.

13일에도 나는 아침부터 계속 전화를 했지만 여전히 꺼졌다고 멘트만 나왔다. 그와 전화

통화한 것은 오후 한 시 이후다. “외압에 의해 전시 못한 작품은 두 점입니다. 하나는 임옥상 

선생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강우 작가의 사진 작품입니다. 나머지는 통상적 큐레이터 작업으

로 전시 진열과정 중에 넣었다, 빼었다 했던 것입니다.”(위와 같은 메모)

그리고 신청인은 이 사건을 ‘공적인 일’이라고 판단해서 <한겨레 신문>에 제보하였으

며 이는 곧 기사화가 되었다. 여러 언론 보도가 있은 후 국립현대미술관 정형민 관장이 

‘외압이 절대 아니니 기사를 내려달라’는 내용으로 여러 차례 전화를 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녹음 증거’가 있었던 신청인은 “아니, 그건 사실인데, 사실이 아니라고 자꾸 그러니 

그러면 고발하라. 그러면 내가 책임지겠다. 나는 증거도 있다.”라고 대응했다고 진술하

였다.15) 

“통화 중 녹음을 해서 녹음을 제가 받아놨거든요. 이 말을 그대로 했거든요. 그래서 제

가 뭐 흔들릴 이유가 없죠. 왜냐면 또 ‘내가 잘못 들었나?’ 그럴 수도 있잖아. 다시 확인을 

하고 아무리 봐도 분명히 정확하게 멘트를 했거든요. 정OO이.” 

그러나 위원회가 사실 확인을 위해 위 녹음 내용에 대해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신청인

은 이의 공개거부 의사를 밝혀 정확한 사실은 확인할 수 없었다. 

13) 임옥상 녹취록, 2018.3.5. 2 ~ 4쪽.

14) 신청인 임옥상 제출 자료, 2013.11.15.자 메모

15) 임옥상 녹취록, 2018.3.5. 5 ~ 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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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핵심 참고인 OOO의 조사 거부

한편 신청인에게 ‘청와대의 교체 외압 사실’을 알려준 OOO은 위 사실에 대해 “주변에

서 들은 이야기이고,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며 진술 및 면담을 거부하였

다.16) 다만 위원회는 OOO이 2013.11.7.에 신청인의 자택인 평창동으로 공무 목적 출

장이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었다. 

[표-7]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OOO 출장 내역

소속 직급 성명 출장목적 출장기간 출장시간 출장지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1실
학예연구사 OOO

소장품 이력조사 

(임옥상)
2013.11.7(1일)

09:00~14:00

(05:00)
평창동

다. 청와대와 문체부의 사전 점검 경위

1) A의 답변

당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 선임행정관이었던 A은 ‘청와대 외압 사실’ 관련 질의에 

대하여 ‘청와대 교문수석실에서 사전 점검을 하기는 했지만, 사전 검열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다음과 같은 답변을 보내왔다.17) 

16) ｢조사보고｣, 2018.3.27. ‘OOO 전화조사 진술 요지(2018.3.6.)’

17) A 답변서, 2018.3.23.

1. 서울관 개관전 관련 사전 점검에 대해(현장점검 일자, 경호실, 의전실 소속 직원 등) 

 - 두세 차례 사전 점검을 나갔던 것으로 기억. 통상적으로 대통령 행사를 위한 사전 점검은 의전비서관실

과 경호실 주도로 이루어지며, 행사장 내 체류시간과 이동 동선 등을 점검함. 당시에도 의전비서관실 

행정관 및 경호관 몇 명이 같이 갔었는데, 정확한 이름들은 기억나지 않음. 그리고 사전 방문 중 한 번은 

모철민 교문수석과 김소영 비서관을 수행하고 간 적이 있음. 이 역시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음 

2. 점검 현장에서 만난 문체부 직원이나 국립현대미술관 직원에 대해

 - 의전비서관실 및 경호실 관계자들과의 사전 점검 시 문체부 직원이 참석했는지의 여부는 기억나지 않

음. 하지만 국립현대미술관의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 학예관(혹은 학예사) 한 두 명이 현장 안내를 위해 

나와 있어서 만난 적은 있음 



142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2) 문체부 관계자 진술

당시 주무부서인 문체부 시각예술디자인과 과장 서OO은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라

서 ‘수차례 현장점검을 나가긴 했지만, 작품 교체 등에 대해서 어떠한 지시나 요구를 한 

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같은 과 직원이었던 사무관 이OO, 주무관 

OOO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18) 

라. <시대정신>전 주최 측의 주장

1) 국립현대미술관 측의 주장

가) 기획운영단장 윤OO의 주장

윤OO은 국립현대미술관 행정직 고위공무원으로서 서울관 개관 준비 상황을 준비해 

왔고, 당시 상황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고 하였다. 사전 점검과 관련하여, ‘문체부 직원

들이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라서 엄청 신경을 썼고, 한 달 전부터 현장 점검을 위해 수시

로 방문했으며, 개관 직전 발생한 전시관 화재사건 등으로 인해 더욱 신경을 썼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청와대 선임행정관 A과 관련해서 ‘A은 문체부 후배이기도 해

서 만약 사전 검열 같은 문제가 있었으면, 사전에 본인에게 반드시 연락을 취했을 것이지

18) ｢조사보고｣, 2018.3.27. 서OO 전화 조사 진술 요지(2018.3.9.)

3. ‘청와대의 압력으로 임옥상 씨 등의 작품이 행사 직전 교체되었다’는 의혹이 언론에 의해 

제기된 부분에 대해

 - 전시 작품의 교체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음. 전시 관련하여 정OO 교수와 만나거나 연락한 

사실도 없음

4. <시대정신>전의 ‘사전검열’ 논란과 함께, 여러 가지 문제로 미술계 인사들이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앞

에서 시위를 하는 등의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 청와대 대응에 대해

 - 관련 기사를 읽은 기억이 있음.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전시와 관련하여 문체비서관실 쪽에서 전혀 관여한 

바가 없었기에, 당시에도 도대체 왜 이런 오해가 있었을까 하여 의아해했던 기억이 있음. 그래서 당시 

상급자인 김소영 비서관에게 기사 내용과 관련하여 ‘왜 이런 내용이 나왔는지 모르겠다’는 보고를 한 

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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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그런 분위기는 절대 아니었다.’고 기억하였다. 

또한 “국립현대미술관이 그 이전에도 진보적 전시를 한 적이 많았지만, 문제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당시 정형민 관장은 프라이드가 강했던 사람으로 사전 검열 같은 문제가 

불거졌으면 절대 용납이 안 됐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19) 

나) 학예직 OOO의 주장

사건 당시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직이었고, 개막식 당일 신청인에게 ‘죄송하다’는 표현

을 하였다는 OOO은 개막식 당일 “임옥상 작가를 만났지만, ‘죄송하다’라는 말을 직접 

한 적은 없고, ‘내 그림 어디 갔어’ 하며 화를 내시길래, ‘죄송하다’는 의미로 말씀드렸을 

뿐”이라고 하였다. 당시 본인은 서울관 개막전 뿐만 아니라, 과천관과 덕수궁관의 전시를 

함께 준비하여 매우 바빴고, 서울관에서 ‘작품 교체’가 이루어진 부분은 보고를 받는 위

치도 아니어서, “표현하자면 ‘그 상황을 알 수 없었다’고 하는 게 맞다.”고 진술하였다.20)

2) 전시기획자 정OO의 주장21)

정OO에 따르면, 언론 보도가 나가기 직전인 2013.11.15.경(추정) 정형민 관장과 함

께 신청인을 가회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만났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신청인이 ‘검열이 있

었다는 게 사실인지’를 물었고, 본인은 “그런 얘기 없었다.”고 여러 번 신청인에게 얘기했

으며, 신청인이 “언론에 발표 하겠다.”라고 하길래 “저는 아니니까 원하는 대로 하시라.”

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리고 작품 교체와 관련하여, 위 ‘작품 교체 경위’에 기술된 내용 외에, 만약 민중 미술 

계열의 작품에 대한 사전 검열이 있었다면, 다른 민중 미술 계열의 작품이 전시에 걸릴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민정기와 김재홍의 작품을 민중 미술 계열의 전시 작

품 사례로 언급하였다. 

이 주장에 대해 조사한 결과, <시대정신>전에서 민정기의 작품은 <영화를 보고 만족하

는 K씨>와 <포옹>, 김재홍의 작품은 <아버지-장막1>로 확인되었다. 민정기의 <영화를 

보고 만족하는 K씨>는 ‘현대 사회에서 감시당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과 그 사실조차 깨닫

19) ｢조사보고｣, 2018.3.27. 윤OO 전화 조사 진술 요지(2018.3.26.)

20) ｢조사보고｣, 2018.3.27. OOO 전화 조사 진술 요지(2018.4.2.)

21) 정OO 녹취록, 2018.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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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한 채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의 모습을 비판적으로 그리고 있다’고 해석되며, <포

옹>은 ‘휴전선 철책을 뚫고 대동강 부벽루를 연상시키는 강변에서 남녀가 포옹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작품이다. 김재홍의 <아버지-장막1>은 6･25 전쟁의 아픔을 주제로 한 

작품으로 알려졌다.

[그림-4] 민정기, <영화를 보고 만족하는 K씨>(위, 130×162×(2)㎝, 1981년), 

<포옹>(아래, 112×145.5㎝, 198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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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김재홍, <아버지-장막1>(162×331㎝, 2004년)

그리고 민정기와 김재홍은 모두 신청인처럼 국정원이 ‘주요 左성향 문화예술 단체’로 

등재한 ‘민족미술인 협회(이하 민미협)’의 회원이다. 또한 민정기는 위 민미협의 회원이

자 아래 [그림-6]과 같이 국정원의 ‘문예계 주요 左성향 인물 현황(249명)’에도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22)

[그림-6] ｢국정2-1 국정원 블랙리스트 조사결과 – 붙임16, ‘문예계 주요 左성향 인물 현황(249명)’｣

22) ｢국정2-1 국정원 블랙리스트 조사결과 – 붙임16, ‘문예계 주요 左성향 인물 현황(249명)’｣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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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소결

신청인의 ‘청와대의 외압에 의해 본인의 작품이 교체되었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조사

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교체 외압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준 사람이 당시 국립현대미술관 직원이었던 

OOO이라는 사실은 확인되었다. 그러나 OOO의 조사 거부로 인해 OOO에게 그 사실

을 전화로 알려준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 

둘째, 신청인은 정OO이 처음에는 ‘외압에 의한 작품 교체’를 인정하고 나중에 이를 부

정하였다고 하고, 이 사실을 증명할 정OO과의 통화 중 녹음 파일이 있다고 하였으나, 이

를 조사 과정에서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정OO은 ‘외

압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신청인에게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고 주장하였다. 

셋째, 당시 청와대 교문수석실 행정관 A, 문체부 시각예술디자인과 과장 서OO 등 사

전 점검을 위해 미술관을 방문했다는 정부 관계자들은 일관되게 ‘외압 사실’을 부정하였

고,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들 또한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넷째, 전시기획자였던 정OO은 만약 ‘민중 미술 작품’에 대한 청와대 측의 사전 검열이 

있었다면 민정기와 김재홍 등의 민중 미술 계열 작품들이 <시대정신>전에 걸리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민정기와 김재홍 등은 민미협 회원이고, 특히 민정기는 국정원 블

랙리스트 등재자임이 확인되었다.

4.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청와대 교문수석실 선임행정관 A은 여러 차례의 사전 방문 

중 한 번은 모철민 교문수석과 김소영 비서관을 수행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러

나 은 ‘청와대 외압 사실’ 관련 질의에 대하여 ‘청와대 교문수석실에서 의전비서관실 및 

경호실과 함께 행사장 내 체류시간과 이동동선 등을 점검하기는 했지만, 사전 검열 여부

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원회 조사 권한의 한계, 조

사활동 기간의 부족, 일부 참고인의 조사 비협조 등으로 ‘청와대의 외압에 의해 본인의 

작품이 교체되었다.’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더 이상 추가조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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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결론

본 사건은 2013.11.12.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개관전 중의 하나인 <시대정신>전에

서 신청인의 작품이 ‘청와대의 외압에 의해 교체’되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 사건이다. 

<시대정신>전을 전후한 2013년 가을은 소위 ‘좌편향 문화예술계’에 대한 박근혜 정권

의 감시와 배제가 강화되고 있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연극 <개구리>, 영화 <천안함 프로

젝트>와 관련하여 대통령 비서실장 김기춘은 2013.9.9. 실수비에서 ‘종북, 친북 세력’을 

척결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고, 그 이후에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거듭하였다. 이러한 청

와대의 기조를 반영하여 동년 9.9. 문체부는 조현재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한 ‘문화예술정

책점검TF’를 출범시키고 ‘문화예술계 내 좌편향 작품･행사･사업 등을 사전 스크린하고 

보수지형을 확대하는 방향에서 대응책을 논의’하였음이 최근 밝혀지기도 했다.23) 

또한 이 전시는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였으므로, 교문수석실을 중심으로 한 

청와대와 문체부가 한 달 전부터 수시로 사전 점검을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국정원 

블랙리스트 등재자인 신청인의 작품 <하나됨을 위하여>는 문익환 목사가 휴전선 철조망

을 넘는 모습으로 이미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졌던 작품이라서 청와대와 문체부 관계자들

의 이목을 끌었을 개연성이 농후하다. 

위와 같은 사실과 함께 신청인이 자신의 작품이 전시 예정이었다가 교체된 상황에 대

하여 문의하자 ‘사전 검열 때문’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하는 일관된 주장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시대정신>전에서 신청인의 작품이 교체된 것은 블랙리스트 적용에 따른 것일 수 

있다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위원회가 조사과정에서의 신청인 진술과 제출 메모 등을 기초로 하여 당시 국립현대미

술관과 청와대 및 문체부 관계자, 그리고 당시 <시대정신>전 전시기획자 등을 조사한 결

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당시 청와대와 문체부 및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 그리고 당시 <시대정신>전 전

시기획자 등은 일관되게 ‘외압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들의 주장을 배척할 다

른 증거를 찾지 못하였다. 

둘째, <시대정신>전에서 신청인 외에도 국정원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어 있는 다른 작

가의 민중 미술 계열 작품들이 전시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이들 작품과 다르게 신청인

23) ｢문체부, 左派 견제 ‘문화예술정책점검 TF’ 지속 운영 방침｣(2013.12.5.), 『국정2-1_국정원 블랙

리스트 조사결과』, 201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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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작품이 배제된 기준이나 사유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셋째, 신청인이 핵심 물증인 녹음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신청인에게 ‘청와대의 외압 

사실’을 제공한 참고인이 조사거부를 함으로써 ‘외압 사실’에 대한 조사를 더 이상 진행

할 수 없어, 이 사건 작품 배제가 청와대의 외압에 의한 것인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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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베를린 한국문화원 ‘코리안 방주’ 지원 취소 사건

1. 의결주문

사건번호 2017시4[베를린 한국문화원 ‘코리안 방주’ 지원 취소 사건]에 대한 별지 ‘진

상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한다.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가. 신청 취지

신청인은 2016년 8월 베를린 한국문화원(독일 한국문화원) 권OO 원장이 한독교류전 

‘코리안 방주’ 에 대한 지원을 약속 했으나 이후 취소했던 것이 예술 검열 행위였다고 주

장하고, 전임 원장 윤OO이 승마에 관한 번역을 하는 등 최순실 부역 의혹이 있다며 진상 

규명을 요청하였다. 

나. 진상규명한 사실의 요지

신청인에게 권OO이 650유로 지원 의사를 밝힌 것은 사실이다. 권OO은 독일 한국문

화원장이라는 기관장의 지위에서 ‘지원 약속’을 했다가 이후 ‘지원 취소’를 했다.

권OO이 ‘박정희 사진’을 이유로 지원약속을 철회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과 권OO의 진술 모두 일관되고, 각자의 주장과 진술 배경, 정황 

중에서 어떤 것이 사실인지 판단하기 어렵고 권OO의 지원철회 사유가 ‘박정희 사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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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는 근거를 확인하기에는 관련 증거가 부족하다.

제출된 이메일과 관련 자료 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다. 승마 관련 번역 자료는 독일 

한국문화원의 최순실 부역 증거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붙임 : [베를린 한국문화원 ‘코리안 방주’ 지원 취소 사건]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사   건] 2017시4, 베를린 한국문화원 ‘코리안 방주’ 지원 취소 사건

[신청인] 이  광

제1절 조사 개요

1. 신청인 취지

신청인은 한독교류전 ‘코리안 방주’ 기획자였다. 2016년 중순 베를린 한국문화원 권

OO 원장이 신청인에게 약속하였던 ‘코리안 방주’ 지원을 취소했던 것은 예술 검열 행위

였다고 주장하고, 전임 원장 윤OO이 승마에 관한 번역을 하는 등 최순실 부역 의혹이 있

다며 진상 규명을 요청하였다. 

2. 조사개시의 근거와 목적

가. 조사개시의 근거

2017직특2[재외한국문화원 블랙리스트사건]은 2017년 10월 13일 ｢10차 전원위원

회｣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를 위한 조사세칙｣ 제21조(조사개시결정 등) 

제2항 3호(직권조사)에 따라, 직권조사를 결정하였다.

위 사건은 신청인이 조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17시4[베를린 한국문화원 ‘코리안 방

주’ 지원 취소 사건]으로 사건명을 부여 받아 2017년 11월 27일 ｢17차 전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사개시와 동시에서 2017직특2[재외한국문화원 블랙리스트 사건]에 병합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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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사 목적

‘코리안 방주’ 기획전에 지원 취소 과정에 ‘검열’ 및 ‘블랙리스트’와 관련이 있는지, 윤

OO 전 원장의 최순실 부역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제2절 조사 경과

1. 문건 등 자료조사

아래와 같이 모두 21건의 문건 및 자료를 입수하여 검토하였다.

[표-1] 입수자료 목록

연번 기록명 출처 등 입수일 비고

1
베를린 리포트 자유게시판 게시물 1 

2017. 2. 6.
베를린 리포트 2017. 9. 17.

2
베를린 리포트 자유게시판 게시물 2 

2017. 2. 24.
위 같음 위와 같음

3
베를린 리포트 자유게시판 게시물 2 

2017. 5. 21.
위 같음 위와 같음

4
한독 국제 미술 교류전<코리안 방주>- 2014년 

4월을 기억하며 2016. 8. 16.
교포신문 위와 같음

5
문대통령 독일방문의 그늘: 주독 문화원을 

둘러싼 논란 2017 8. 4.
민중의 소리 위와 같음

6 2013∼16. 한국영화의 밤 상영작 목록 독일 한국문화원 2017. 11. 17.

7 현지 전시, 공연의 계약관련 캡춰, 링크 자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8 코리안 방주 관련 경위서 1 위와 같음 위와 같음

9 코리안 방주 관련 경위서 2 위와 같음 위와 같음

10 독일 승마 관련 이메일 2015. 4. 14. 위와 같음 2017. 12. 14.

11 스포츠 안전재단 공문 2015. 4. 14. 위와 같음 위와 같음

12 독일 승마시설 관련 규제 현황 위와 같음 위와 같음

13
주독 한국문화원 지원신청서 18건 

2016. 2. 1. ∼ 11. 3.
위와 같음 위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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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고인 등 대인 조사 

아래와 같이 모두 7인에 대하여 8회에 걸쳐 대인 조사 및 조서 검토를 진행하였다

[표-2] 대인 조사자 목록

연번 대상자 관계 제목

1 권OO 독일 한국문화원장 진술서 (2017. 12.14.)

2 위 같음 위 같음 녹취록 (2017. 12. 19.)

3 이  광 신청인 녹취록 (2017. 12. 19.)

4 OOO 독일 한국문화원 직원 녹취록 (2017. 12. 19.)

5 OOO 독일 한국문화원 전 요가 강사 녹취록 (2017. 12. 19.)

6 유OO 독일 현지 큐레이터 녹취록 (2017. 12. 19.)

7 이OO  아트포럼 리 대표 전화면담 (2017. 3. 16.)

8 이OO 위 같음 전화면담 (2017. 3. 20.)

연번 기록명 출처 등 입수일 비고

14 코리안 방주 전시 팜플렛 2016. 8 이광 2017. 12. 19. 별책 자료

15 세월호 파시온 2017. 위와 같음 위와 같음 별책 자료

16 신청인과 권OO 이메일 8건 위와 같음 2017. 12. 24.

17 쿤스트페어라인 64 국문 소개서 위와 같음 위와 같음

18 2016 한독교류전 국문홍보자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19 Art forum Rhee austellungs 위와 같음 위와 같음

20 코리안 방주 전시 팜플렛 사본 위와 같음 2018. 1. 3.

21 한독교류 보고전 ‘코리안방주’ 해외이종교배 The ARTIST 2018.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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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조사 내용

1. 기초 사실

가. 베를린 한국문화원

베를린 한국문화원(이하 독일 한국문화원 또는 문화원)은 4Leipziger Platz 3, 

10117 Berlin에 위치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의 공식적인 표현은 주독일 대한민국대사관 

한국문화원이다. 해외문화홍보원이 운영하는 해외 한국문화원 27개국 31개소 중 하나

이다. 문화원장은 해외에서 업무를 수행하기에 외교관 신분을 갖고 있으며 ‘공사참사관’

등의 직책을 부여 받고 형식상, 대사관의 지휘 감독을 받지만 문화원의 예산, 채용, 사업 

운용 등에서 100% 전결권을 갖고 있다. 다만 매주 회의에 참석하여 대사에게 현황을 보

고하는 관계이다. 국정감사는 외교통일위원회(현지 공관 및 문화원 중심)와 교육문화체

육관광위원회(해외문화홍보원 중심)두 곳에서 진행한다. 독일 한국문화원 예산은 해외

문화홍보원 1407억에 포함(2017년 기준)되며 외교부 예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 ‘코리안 방주’ 전시

(1) 개요 

‘아트 포럼 리’의 ‘이종교배’와 ‘쿤스트 페어라인 64’의 ‘프로젝트 X’의 공동 프로젝트

인 ‘코리안 방주’는 한국과 독일의 문화교류 기획 전시로 2016년 8월 12일부터 20일까

지 Gallery2, August Strasse 2 D-10117 Berlin에서 열렸다. 후원은 한국메세나협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디포그(DEFOG) 였다.

(2) 아트 포럼 리

경기도 부천에 위치한 대안 공간 ‘아트 포럼 리(www.artforum.co.kr)’는 이OO가 대

표이며 위 전시에는 작가 그룹 <커뮤니티 사슴사냥>의 박명래, 신익균, 유비호, 이능재가 

참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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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쿤스트 페어라인 64

‘쿤스트 페어라인 64 e.v.(www.kunstverein64.com)’ 2015년 3월 재독 작가 이광

(신청인), 독일 작가 우도 져스크, 세바스찬 루드비히가 만든 국제 미술 협회로 베를린 

Schlickweg에 위치하고 있다. 

(4) ‘코리안 방주’ 팸플릿

이OO(아트포럼 리 대표)는 2016년 7월 말에서 8월 초순경 전시 팸플릿이 인쇄되었다

고 (조사기록 439쪽)했고 전문위원이 권OO에게 팸플릿을 제시하자 권OO은 7월 말경 

신청인이 가재본 형식으로 보여 준바가 있다고 했다(조사기록 283~284쪽).

[‘코리안 방주 팜플릿’ 크기 B5]

2. ‘코리안 방주(Korean Ark)’ 전시 관련 지원약속과 취소 관련 검토 

가. 신청인의 주장 중 권OO이 인정한 사실

신청인이 제출한 ｢2016년 이메일 자료 ① (2016. 7. 13.), ② (2016. 8. 19.)｣ (조사기

록 355∼357쪽)는 사건 관련 초기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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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① (2016. 7. 13.)이메일은 ‘신청인이 권OO에게 8월 12일부터 20일로 예정된 한

독교류전 ‘코리안 방주’ 재정지원과 전시 오픈식에 참석하여 인사를 부탁’하고 있고 

이메일로 첨부한 ‘2016 한독교류전 국문홍보자료’에는 세월호 관련 내용은 없었

고, 박정희 서거 관련 작품 이미지가 한 점이 있다. ② (2016. 8. 19.)이메일에는 ‘권

OO의 요청대로 문화원 후원 로고를 뺏다는 내용과 다음번 전시를 지원하겠다고 했

으니 다음 전시를 도와주면 감사할 것이라 하고, 전시회에 문화원장이 참석하지 않

았던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전 문화원장의 퇴임으로 약속되었던 개인전이 진

행되지 않았던 것에 대해 신청인은 문화원의 무책임’함을 지적하고 있다.

(2) 권OO의 (2017. 1. 30.)이메일 (조사기록 359쪽)에서 구두약속과 취소에 대한 설

명을 신청인에게 한바 있고, ｢독일 한국문화원 답변자료 2017. 11. 17.｣(조사기록 

70쪽)에서 ‘문화원장이 ‘코리안 방주’ 전시를 구두로 후원해주기로 했으나 민원인

이 지원에 필요한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행정적인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지원이 취소된 사실이 있음’이라고 밝혀 ‘지원 약속과 취소’라는 단순 사실은 상호 

다툼이 없다. 

나. 전시 취소 이유 등과 관련한 신청인의 주장과 권OO의 입장 이메일 검토

신청인이 제출한 2017년 1월 이메일 자료 ① (2017. 1. 26.), ② (2017. 1. 26.), ③ 

(2017. 1. 27.), ④ (2017. 1. 30.)｣(조사기록 359∼365쪽)은 사건 관련 신청인과 권OO

이 주장이 서로 상충하는 초기 자료이다.

(1) 신청인은 권OO에게 보내는 ① (2017. 1. 26.)이메일에서 ‘박정희 사진을 원장님

께서 언급한 걸로 기억하고, 그 순간 충격이 왔습니다. 잊었거나 제가 지어낸 기억 

절대 아닙니다.’라고 하고 ③ (2017. 1. 27.)이메일에서 ‘(2016년) 8월 2일 권OO

이 전화로 지원을 할테니 문화원에 오라하여 뒤셀도르프에 작가들과 목요일까지 

일정이 있으므로 8월 5일 약속을 잡았고, 당일 도록인쇄 비용으로 650유로 지원을 

약속하였고, 8월 5일 밤 이메일로 초대장 발송하였는데, 8월 6일 오전 8시경 급하

게 권OO이 문자로 연락을 요청해서 전화를 했더니 첫마디로 박정희 사진이 왜 있

냐고 물어보아 박명래 작가의 작품을 설명 하자 권OO 원장이 지원을 취소할 의사

를 밝혀 윤OO 원장의 언론 검열 이야기를 언급하며 검열 하시는 것이냐고 묻자 권

OO 원장은 그런 것은 아니고 돈이 없으며 다음에 해명하겠다고 해서 당일 8시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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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경 지원취소가 부당하다며 오늘 중 만나자고 했으나 답이 없었고, 8월 18일 권

OO 원장이 문화원 후원 로고를 지우라는 요청을 해서 8월 19일 답을 했다고 주장

했다.

(2) 권OO은 신청인에게 보내는 ② (2017. 1. 26.) 이메일에서 ‘이광 선생님이 제가 거

짓말을 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이광 선생님의 기억에 착오가 있을 수 있다고 말

씀드리고 싶습니다. –중략- 그 이전에 도록(명칭이 다를 수 있지만)을 가져다 주셨

는데 문제가 있었다면 이미 그때 지원불가를 이야기 했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누가 들으면 박정희 사진이 대단한 문제가 있을 것 같이 생각하겠지만 어떤 희화화

나 비하된 것도 아닙니다. 더구나 이 작가들은 이미 예술위의 지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대해 뭐라고 할 자격도 없습니다.’라고 답신을 보냈다. 또한 ④ 

(2017. 1. 30.)이메일에서 ‘선생님께서 8월 전시와 관련하여 저를 찾아온 것은 7월 

하순이었고, -중략- 당시 담당자인 이OO씨가 7월 21일부터 8월 3일까지 휴가 중

이라, 제가 혼자 선생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때 선생님께서 행사와 관련된 A4 반장 

크기의 작은 책자를 주셨습니다.’ 라고 하고 –중략- 선생님께서 500유로는 너무 적

다고 하면서 650유로를 말씀하셔서 그것도 받아들였습니다. -중략- 원칙적으로 

전시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전시 3개월 전에 정식으로 지원신청을 하고 전시회 

1개월 전에 부서장회의를 통해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을 결정하는데, –중략- 어느 

정도 원장의 재량으로 판단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중략- 정

상적으로 지원신청서를 접수해야 하고 부서장 회의도 거쳐야 합니다. 선생님께서 

자꾸 ̒검열ʼ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시는데 전시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제

가 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선생님께 지원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겠습니

까. 그 후에 (아마도 7월말 혹은 8월초) 제가 전화를 먼저 드렸는지 전화를 받은 김

에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지원신청서를 빠른 시간 내로 제출하시라고 전했습니

다. 그랬더니 다른 지방에 갈 일이 있으시다면 금요일(8월 5일)에 직접 오신다고 했

습니다. 당시에 저는 선생님께서 지원서를 직접 와서 쓰신다고 이해했고, 따라서 

제가 만날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지원담당직원(OOO씨)에게 물어보

니 선생님을 만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라고 하며 –중략-‘저는 8월 5일 금요일에 

선생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 다음주 일주일은 휴가였습니다. 그때만 해

도 저와 선생님의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당연히 휴가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을까요? 

-중략- 도록 인쇄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전체 인쇄비가 얼마이며 그 중에서 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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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문화원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을 지원신청서에 적어야 합니다. -중략- 제가 8월 

5일 선생님을 만나 인쇄 도록비 지원을 이야기했다면 그 다음 주에 휴가를 떠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담당 직원에게 관련된 사안에 대한 지시를 했을 것입니

다. ’라고 하고 –중략- 그날(8월 6일) 아침 우연히 문화원 메일에서 선생님의 행사 

소식을 접하고 아차 싶었습니다. 행사는 곧 시작되는데 그 전 주에 제가 부서장 회

의를 여는 등,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휴가를 간 사이에 지원

금 집행이 이루어져야 했지만 부임한 이후 여러 가지 조치를 통해 시스템을 강조했

는데 이제 와서 직원들에게 뭐라고 해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더구나 처음부터 규정

에 맞지 않는 지원이라는 것도 한구석에 남아 있어서 선생님께 양해를 구하고 지원

을 연기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중략- 그런데 예기치 못하게 검열하

는 것이냐는 이야기를 계속 하셔서 당황스럽기만 했습니다. -중략- 하지만 이날 가

령 ̒어떻게 어제(8월5일) 약속한 것을 오늘 뒤집느냐ʼ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계속 정중하게 피치 못할 사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알게 되면 웃을 것

이라고까지 말한 적은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의 실수를 인정하기 싫었던 모양입

니다. 제가 관련 절차를 확실히 하지 않은 채 원장 재량으로 지원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은 제 불찰입니다.’ 라고 답을 했다. 

(3) 이메일에서 나타난 신청인과 권OO의 입장 차이점

신청인 권세훈

만난 날짜 2016. 8. 5. 2016. 7. 하순

지원 약속 내용 도록인쇄비용 650유로 리셉션 비용 650유로

전시 취소 이유 박정희 사진 지원 신청서 미작성/행정 실수

다. ‘코리안 방주(Korean Ark)’ 전시 지원 취소에 관한 진술 및 자료 검토 

(1) 신청인 녹취록 (녹취록 2017. 12. 19.)

신청인은 구체적인 당시의 상황1)을 제시하며 ‘8월 5일(금) 베를린 한국문화원(이하 독

1) “그러다가 8월 1일인가? 제가 뒤셀도르프 내려가는 길이었는데, 전화가 와서. 그전에도 제가 한번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못 도와줬으니까 이번에는 한번 도와주겠다고 하시면서 

음료수 값이라도 도와주신다고, 한 500유로 정도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전화로. 그래서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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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한국문화원)에서 권OO 원장을 만나(당시 OOO(문화원 데스크 직원)가 원장 방으로 

안내 했었다고 주장하고, 도록 비용으로 650유로(약 85만원) 전시 지원을 확답 받았으나 

다음날 권OO이 전화로 박정희 사진을 문제 삼으며 지원금을 못주겠다는 연락을 해왔

다.’ 라고 하고, 결국 신청인은 8월 6일(토) 문화원에 신청서를 낼 것을 준비했으나 이후 

내지 못하였다(조사기록 203~204쪽).

2016년 11월 한국에 귀국 하였을 때, 최순실 관련 소식과 촛불집회 등을 보고 (전시 지

원 취소)가 연관성이 있는 것들이라 여기게 되었고 2017년 1월 경 JTBC에서 해외 한국

문화원을 조사 중이라 하여 인터뷰 요청이 있었고, 이후 문화원 앞에서 이슈가 되도록 영

상이나 사진이 있으면 좋겠다하여 문화원에 갔다가, 권OO과 면담이 있었는데 권OO은 

신청인의 주장을 부인했다고 주장했다(조사기록 207~208쪽).

신청인은 문화원측이 8월 5일 방문 사실을 숨기기 위해 CCTV를 조작했다고 주장하

고(조사신청서 2017. 11. 1.), 1인 시위 할 무렵 당시 강OO가 8월 5일 자신을 만났었다

는 것을 부인했었고,‘ CCTV가 (8월 5일) 그때는 고장 났을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고 당시 OOO 옷차림새가 밝고 예쁜 옷이었다라고 기억하여 (8월 5일 만남을 입

증하기 위해)문자를 보냈는데, 답신이 없었다고 하였다(조사기록 216~217쪽). 또한 현

지에서 한겨레신문 기자와 만난바 있다고 진술했다(조시기록 222쪽).

신청인은 윤OO 원장시절 때부터 문화원과 관계가 좋지 않았다며 당시, 경험했던 사례

를 제시했다. 문화원 요가 선생이 신청인에게 ‘귀신이 씌었다며 요가 교습에 나오지 말

라’ 했고, 이 문제로 문화원에 조사를 요청했는데, 소식이 없어서 이후 독일 경찰에 신고

했다고 하며, 문화원 요가반에서 성추행 사건도 있었고, 요가 선생이 무마 했던 적이 있

다는 주장을 하였다(조사기록 209~211쪽).

(2) 이OO(아프포럼리 대표)의 진술 (청취진술청취(전화) 2018. 3. 5./3. 20.)

이OO는 “코리안 방주 팸플릿(소책자)은 7월 말에서 8월 초에 나왔던 것 같고, 8월 8∼

9일 이광 작가로부터 ‘박정희 사진’ 때문에 리셉션 지원 약속이 취소되었다는 말을 들었

다.” 라고 하고 그 시점으로 짐작하는 이유는 전시 오프닝(12일) 3∼4일 전에 들었던 것

고. 근데 제가 뒤셀도르프에 지금 작가들 데리고서 그쪽에 친구들도 있고 그쪽 근처에 돌아볼 데도 

있으니 돌아오면 목요일이고, 목요일 날 돌아와서 제가 금요일 날 문화원을 들어갈 수 있다고 했어

요. 그랬더니 그럼 금요일 날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8월 5일이에요.” 2017. 12. 19. 조사

기록 20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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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고 “지원 관련 약속이 ‘구두’로 이루어진 것이라 당시에는 신

청인도 심각하게 느끼지는 않은 것 같았다”라면서 “당시 전시회에 문화원장이 오지 않았

다”는 사실과 “현지 예술가들과 독일 한국문화원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느낌을 받았

다”고 했다(439쪽/448쪽).

(3) 권OO 진술서(2017. 12. 14.) 및 녹취록 (2017. 12. 19. 조사기록 ) 문화원 답변자료 

(2017. 11. 17.)

권OO은 신청인이 7월 중순경 문화원에 와서 전시 후원 요청을 들었고 리셉션 비용 

650유로 정도 지원하기로 수락한 바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후 신청인이 지원 신청서

를 작성하여 공식요청하지 않았고 8월 6일(토) 경 이메일로 온 전시 홍보물에 독일 한국

문화원 후원 문구가 있는 것을 보고, 공식적으로 이후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음을 뒤늦게 

깨달아 지원을 다음에 해주겠다(8월 7일부터 휴가라 다음 주에 부재중이었던 상황)라고 

했는데, 신청인 ‘세월호, 박정희 사진 때문에 그러느냐’라고 따져 물어, 그런 것이 아니라

고 하며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던 바가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

였다(조사기록 275~276쪽). 신청인과 만났던 시점에 대한 권OO의 진술(조시기록 

289~291쪽)은 위 이메일에서 언급한 (2017. 1. 30.) 내용 및 진술서(2017. 12. 14.)와 

크게 다르지 않다(조사기록 289~290쪽).

권OO이 제출한 2016년 지원 신청서 19건 (조사기록 87~198쪽)은 문화원에 전시 지

원을 요청할 경우 신청서를 받고 이후 심사를 통하여 지원을 결정을 할 때도 있고 탈락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신청 사례로 (신청금 540유로∼ 1천 유로 이상) 이중 19건의 신

청 중 10건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Asian Art Show 2016’의 경우는 20여일 전에 신

청서 작성되었다. ‘한･독미술축제-브뤼켄쿤스트’의 경우는 약 40일 전에 신청서가 작성

되었다. 

[표-3] 선정된 지원 사업 비교

행사명 신청서 전시 시기 지원금(euro)

존재와 몽환의 기억 그리고 기록 2016. 2. 1. 2016. 7. 1,080

Angaben zum Antragsteller 2016. 4. 1.~ 6. 990

Asian Art Show 2016 2016. 2. 21. 2016. 3. 17∼ 6. 20. 2,500

Foreigh body_solo 2016. 3. 7. 2016. 7. 8.∼17.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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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원의 CCTV는 1달 이상 녹화되지 않기 때문에, 2017년 1월의 신청인 주장하는 

조작 의혹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밝혔고, (조사기록 71쪽) 신청인의 제보로 한겨레신문 

송호진 기자가 방문한 바 가 있었고 ‘코리안 방주’ 사안에 대하여의 취재에 응했었다고 

밝혔다(조사기록 72쪽).

(4) OOO 녹취록 (2017. 12. 19)

신청인이 2017년 초경에 CCTV 녹화가 되느냐고 질문한바가 있어 전해 9월과 10월

경 CCTV가 고장난 적이 있었다고 한바 있고(조사기록 298쪽) 신청인이 8월 5일에 문화

원에 왔다고 주장을 하여 구글 위치 기록으로 당일 자신의 행적을 살펴보았는데, 당일 자

신이 문화원 근무를 한 것은 맞지만 신청인을 안내한 기억이 없고, 신청인이 주장한 자신

의 옷차림새는 당일 약속 등으로 볼 때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조사기록 299쪽).

3. 독일한국문화원의 최순실 국정농단 부역 의혹

가. 스포츠 안전 재단 이메일과 독일 승마시설 규제 현황 자료 (2017. 12. 14.)

스포츠 안전 재단은 2015년 4월 14일 문체부의 예산을 받아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

한 법률개정(안)’이란 과제로 선진 사례 자료 요청 공문을 문화원측에 보내고 문화원은 5

월 18일 ‘독일 승마시설 규제 현황 자료’를 보냈다. 자료에는 안전 기준과 관련 자율규제 

사례, 책임과 보험에 관한 자료가 첨부되어 있다(조사기록 78~85쪽).

행사명 신청서 전시 시기 지원금(euro)

Koreafestival Sankt Ottilien 2016. 4. 2. 2016. 6. 24.∼25. 5,000

Antag auf Unterstützung… 2016. 5. 24 2016. 9. 16.∼10. 9. 2,500

한･독미술축제-브뤼켄쿤스트 2016. 5. 2. 2016. 6. 11.∼27. 1,125

Walls-Iphigenia in exile 2016. 6. 15. 2016. 10.23. 2,500

Musikalischer Schüleraustausch 2016. 7. 6. 2016. 10. 26.∼11. 6. 1,650

제6회 동해 독도 세미나 2016. 8. 12. 2016. 9. 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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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결론

1. 진상규명 사실

신청인에게 권OO이 650유로 지원 의사를 밝힌 것은 사실이다. 권OO은 독일 한국문

화원장이라는 기관장의 지위에서 ‘지원 약속’을 했다가 이후 ‘지원 취소’를 했다.

2.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

(1) 권OO이 ‘박정희 사진’을 이유로 지원약속을 철회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과 권OO의 진술 모두 일관되고, 각자의 주장과 진술 배

경, 정황 중에서 어떤 것이 사실인지 판단하기 어렵고, 권OO의 지원철회 사유가 

‘박정희 사진’ 이었다는 근거를 확인하기에는 관련 증거가 부족하다. 

(2) 윤OO 전원장 최순실 부역 의혹에 대하여는 문체부의 요청에 의한 독일승마 관련 번역 

자료만이 확보되었을 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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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2017 대구아트스퀘어 청년미술프로젝트 
특정 작가 및 작품 배제 사건

1. 의결주문

사건번호 2017시5[2017 대구아트스퀘어 청년미술프로젝트 특정 작가 및 작품 배제 

사건]에 대한 별지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한다.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가. 신청 취지

박문칠 외 4인은 ‘2017 대구아트스퀘어 청년미술프로젝트(YAP)’(이하 ‘청년미술프

로젝트’)에 작품 출품을 약정했던 영화감독, 미술작가 등으로 2017. 11. 3. 우리 문화예

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이하 ‘진상조사위’)에 2017. 10. 13.자 대구아트스퀘어 조

직위원회 회의 및 실무진 회의를 통해 작품 수정･교체･제외 등의 ‘권고’를 받은바, 이러

한 권고는 특정 작가 작품의 정치적 성향이나 내용에 근거한 ‘배제’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의 경위에 대한 조사를 신청하였다. 

나. 진상규명한 사실의 요지

2017 대구아트스퀘어 ‘청년미술프로젝트’에서 박문칠(영화감독), 윤동희(미술가), 이

은영(미술가)에 대하여 작품의 정치성향을 근거로 부당한 배제 및 차별이 있었는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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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위원회의 조사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신청인 박문칠의 경우, 2017. 10. 13.자 대구아트스퀘어 조직위원회 회의에서 출품작

(‘100번째 촛불을 맞은 성주주민께’)이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드’를 특정 정치적 입장에

서 다루고 있다는 이유로 해당 전시에서 부당하게 배제･차별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

다. 신청인 윤동희의 경우 실무진 회의에서 박정희 前 대통령을 연상시키는 작품 <망령>

에 대한 제외를 요청받은 사실, 신청인 이은영 또한 실무진 회의를 통해 설치작품 <바다 

우로 밤이 걸어온다>의 작가노트에서 ‘세월호’가 언급되는 부분에 수정을 요청받은 사실

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2017 대구아트스퀘어 청년미술프로젝트에서는 특정 작품의 정

치적 성향을 이유로 한 배제가 실행되었다고 판단된다. 

붙임 : [2017 대구아트스퀘어 청년미술프로젝트 특정 작가 및 작품 배제 사건]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사   건] 2017시5, 2017 대구아트스퀘어 청년미술프로젝트 특정 작가 및 작품 배제 

사건

[신청인] 박문칠 외 4인

제1절 조사 개요

1. 신청의 취지

박문칠 외 4인은 ‘2017 대구아트스퀘어 청년미술프로젝트(YAP)’(이하 ‘청년미술프

로젝트’)에 작품 출품을 약정했던 영화감독, 미술작가 등으로 2017. 11. 3. 우리 문화예

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이하 ‘진상조사위’)에 2017. 10. 13.자 대구아트스퀘어 조

직위원회 회의 및 실무진 회의를 통해 작품 수정･교체･제외 등의 ‘권고’를 받은바, 이러

한 권고는 특정 작가 작품의 정치적 성향이나 내용에 근거한 ‘배제’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의 경위에 대한 조사를 신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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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개시의 근거 및 목적

가. 조사개시의 근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

조 제1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를 위한 조사세칙｣ 제21조에 따라 2017. 

12. 22. 제20차 전원위원회에서 조사를 개시하였다.

나. 조사의 목적

(1) 청년미술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신청인들의 출품작에 대한 수정･교체･제외 등 ‘권

고’는 특정 예술가 및 예술작품에 대하여 정치적 성향을 이유로 한 검열 및 배제가 

진행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기존의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블랙리스트 사건들과 

동일한 유형의 사건으로 파악되어 조사개시를 결정하였다.

(2) 따라서 신청인들의 조사신청에 따라 해당 사건의 조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주최 측인 ‘대구시-주관단체인 대구미협-청년미술프로젝트의 전시감독’(‘권고’를 

주장하는 측)과 ‘피해를 주장하는 작가들-협력 큐레이터’(‘배제’를 주장하는 측)두 

그룹 간에 상반된 진술이 확보되어 입수된 문건 및 관여자들 간의 전화통화 녹취록 

등을 중심으로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판단하였고, 이를 토대로 사건의 경위를 조사

하여 부당배제 여부를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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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조사 경과 

1. 문건 등 자료조사 

아래와 같이 모두 16건에 대하여 입수 및 검토하였다.

[표-1] 문건 등 자료조사 목록

연번 서명 진술자, 작성자 등 입수일

1 조사신청서 박문칠 외 4인 2017. 11.

2
2017. 10. 13. 대구아트스퀘어 2차 조직위원회 

회의자료
김OO 2017. 11.

3 2017. 10. 13. 대구아트스퀘어 2차 조직위원회 회의록 대구미협 2017. 11.

4
대구미술협회 ”2017 청년미술프로젝트 논란에 대한 

입장표명“
대구미협 2017. 11.

5
김OO 전시감독이 YAP 참여작가들에게 보낸 2017. 

10. 30.자 해명 이메일
김OO 2018. 1.

6 청년미술프로젝트 전시감독 선임절차의 건(공문) 김OO 2018. 1.

7 YAP 전시감독 김OO 계약서 사본 김OO 2018. 1.

8 YAP 협력 큐레이터 이민정 계약서 사본 이민정 2018. 2.

9 박문칠 작품대여약정서 박문칠 2018. 1.

10 윤동희 작품대여약정서 윤동희 2018. 1.

11 이은영 작품대여약정서 이은영 2018. 1.

12 2017 대구아트스퀘어 추진계획 대구시 2018. 1.

13 사실조회 요청에 따른 대구시 답변서 대구시 2018. 1.

14 박문칠-김OO 2017. 10. 20.자 전화통화 녹취록 박문칠 2017. 11.

15 박문칠-조OO 2017. 10. 30.자 전화통화 녹취록 박문칠 2017. 11.

16 2017 청년미술프로젝트 도록 대구미협 2018. 1.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아래와 같이 총 11인에 대하여 총 11회에 걸쳐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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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참고인 등 대인조사 목록

연번 대상자 관계 제목

1 박문칠 외 4인 사건 신청인
면담보고

- 피해자 면담보고(2017. 11. 8.)

2 김OO 전시감독 진술조서(2018. 1. 22.)

3 박문칠 신청인(출품작가) 진술조서(2018. 1. 24.)

4 이민정 신청인(협력 큐레이터) 진술조서(2018. 1. 26.)

5 조OO 대구미협 사무국장 진술조서(2018. 1. 30.)

6 OOO 대구시 담당자 진술조서(2018. 2. 8.)

7 OOO 대구시 공무원 진술조서(2018. 2. 9.)

8 이은영 신청인(출품작가) 진술조서(2018. 2. 9.)

9 양OO 대구시 공무원 진술조서(2018. 3. 9.)

10 안OO 조직위원회 위원 진술서(2018. 2. 5.)

11 백OO 조직위원회 위원 진술서(2018. 3. 5.)

제3절 조사 내용

1. 기초 사실 

가. 대구아트스퀘어 청년미술프로젝트

청년미술프로젝트는 대구광역시가 주최하고, (사)한국미술협회 대구광역시지회(이하 

‘대구미협’)가 주관하는 행사로 대구아트페어와 연계하여 ‘대구아트스퀘어’라는 명칭으

로 통합하여 개최되며, 문체부와 대구시가 예산 약 4억원 가량을 지원하고 있다.1) 국내･

외의 만 40세 미만의 청년작가들의 회화, 영상, 사진, 설치 등의 작품을 발굴하여 대중에

게 선보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행사로, 2009년부터 매년 진행되어 왔다. 

나. 2017 청년미술프로젝트

이번 2017 청년미술프로젝트는 8개국(한국, 러시아, 대만, 멕시코, 프랑스, 인도, 독

1) 2017 대구아트스퀘어 추진계획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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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미국 등) 총 27명의 작가들이 참여하였으며, 2017. 11. 8. ~ 12.까지 엑스코에서 진

행되었다.2) 전시제목은 <A revolution from my bed(내 침대로부터의 혁명)>3)로, 

2017 청년미술프로젝트는 여러 청년 작가들의 작품을 ‘사회적 예술’의 범주로 가져와 이

를 통하여 세계가 당면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에서 나타나는 이슈들을 집중적

으로 조명하여 예술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에 대해 고민해보고자 하였다.4) 

[표-3] 전시감독 김OO 작성, YAP 기획의도

다. 사건개요

(1) 주요 관여자

[표-4] 주요 관여자

2) 청년미술프로젝트 YAP’ 홈페이지, http://www.dg-yap.com/main.php(접속일자: 2018. 3. 20.) 

3) 전시제목인 ‘a revolution from my bed’는 존 레논과 오노 요코의 반전･평화 운동인 베드인

(Bed-In) 퍼포먼스에서 존 레논이 할 말을 인용한 것이다(2017 대구아트스퀘어 2차 회의자료, 7면).

4) 2017 대구아트스퀘어 2차 회의자료 9면

순번 이름 직책 관여사실

1 양OO
대구시 문화예술정책과 

예술진흥팀장

- 대구아트스퀘어 관련 결재자

- 2017. 10. 13. 조직위원회 회의 참석

2 OOO 대구시 문화예술정책과 주무관 
- 대구아트스퀘어 지원 담당자

- 2017. 10. 13. 조직위원회 회의 및 실무진 회의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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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요

이번 사건에서 참여작가들에 대한 검열이 진행되었다는 의혹이 발생한 회의는 전시 개

최를 3주 앞둔 2017. 10. 13.에 열린 대구아트스퀘어 조직위원회 회의5)(이하 ‘조직위회

의’) 이어서 열린 실무진 회의6)이다. 

13일자 조직위회의에서는 “2017 대구아트스퀘어 추진상황 보고 및 세부사항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었다. 회의 전날인 12일 오후 늦게 회의자료(‘청년미술프로젝트’ 부분은 

김OO(전시감독)이 작성하여 조OO(대구미협 사무국장)가 취합하고 OOO(대구시 문화

예술정책과 담당자)에 송부)가 대구시 등 관계자들에게 회람되었고, 13일 회의에서 박문

칠의 출품작 <100번째 촛불을 든 성주주민께>7)(6분 47초, 비디오)이 상영되었다. 상영 

5) 참석자: 류OO(대구아트스퀘어위원장), 안OO(대구 화랑협회 회장), 박OO(대구 화랑협회 부회장), 

권OO(대구 화랑협회 총무), 박OO(대구미협 회장), 조OO(대구미협 사무국장), 노OO(대구미협 기

획이사), 허OO(주노아트대표), 백OO(퍼블릭아트 대표), 이OO(계명대 서양학과 교수), 노OO(대

구예술대 서양학과 교수), 김OO(전시감독), 이민정(협력 큐레이터), 양OO(대구시 문화예술정책과 

예술진흥팀장), OOO(대구시 예술진흥팀 대구아트스퀘어 담당) 등 총 15명

6) 참석자: 김OO(전시감독), 이민정(협력 큐레이터), 조OO(대구미협 사무국장), OOO(대구광역시 문

화예술정책과 주무관, 대구아트스퀘어 담당), OOO(대구광역시 문화예술정책과 주무관) 총 5명

순번 이름 직책 관여사실

3 OOO 대구시 문화예술정책과 주무관
- 대구아트스퀘어 전임 담당자

- 2017. 10. 13. 실무진 회의 참석

4 조OO 대구미협 사무국장 - 2017. 10. 13. 조직위원회 회의 및 실무진 회의 참석

5 김OO 청년미술프로젝트 전시감독 - 2017. 10. 13. 조직위원회 회의 및 실무진 회의 참석

6 이OO 청년미술프로젝트 협력 큐레이터

- 2017. 10. 13. 조직위원회 회의 및 실무진 회의 참석

- 박문칠, 윤동희, 이은영 작가에게 조직위 회의 

‘권고’를 전달

- 2017. 10. 19. 사직

7 박문칠 참여작가
- 작품 교체 및 제외 ‘권고’를 받음

- 이후 전시 보이콧

8 윤동희 참여작가
- 작품 교체 및 제외 ‘권고’를 받음

- 이후 전시 보이콧

9 이은영 참여작가
- 작가노트 ‘수정’ 요구를 받음

- 이후 전시 보이콧

10 안OO
대구 화랑협회장 및 

대구아트스퀘어 조직위원
- 2017. 10. 13. 조직위원회 회의 참석

11 백OO
퍼블릭아트 대표 및 

대구아트스퀘어 조직위원
- 2017. 10. 13. 조직위원회 회의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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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박문칠의 작품이 전시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조직위 회의에서 논의되었고, 조직

위는 박문칠에게 작품의 수정(재편집) 및 제외 ‘권고’를 하기로 하고, 이를 협력 큐레이터

인 이민정이 박문칠 감독에게 전달하자 박문칠 감독은 이에 반발하여 전시 참여 거부에 

나아가게 되었다. 

13일 조직위 회의 이후 이어진 실무진 회의에서는 윤동희, 이은영 작가에 대하여 각 작

품 제외 및 작가노트 수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있다. 실무진 회의에서의 

이러한 ‘의견’을 이OO(협력 큐레이터)가 윤동희, 이은영에게 전달하였고 이 두 작가 또

한 이에 반발하여 전시 참여 거부를 결정하였다. 

(3) 쟁점

해당 사안은 청년미술프로젝트의 대구시(주최)-대구미협(주관)-김OO(전시감독)과 

작품에 대한 수정･교체･제외 등의 권고를 받은 3명의 작가(박문칠, 윤동희, 이은영) -이

민정(협력 큐레이터) 두 그룹 간에 주장이 대립되고 있다. 아래와 같이. 양 측의 주장이 엇

갈리고 있는바, 문건과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가) 2017. 10. 12. 회의자료 송부 후 박문칠 작품에 대한 대구시 및 조직위원의 문제제기가 

있었는지 여부 

피해를 주장하는 작가 및 협력 큐레이터 측은 조직위회의 및 실무진회의 전날인 2017. 

10. 12. 회의자료 회람 후, 대구시 공무원 및 조직위원회 위원들 중 일부가 조OO(대구미

협 사무국장)에게 전화하여 회의자료에 있는 박문칠 감독의 작품 스틸컷(사드반대 현수

막을 들고 있는 여성의 이미지)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자, 조OO는 이민정(협력 큐레이

터)에게 전화를 걸어 박문칠 작품을 13일 조직위회의에서 상영하고 판단해야 할 것 같으

니 작품파일을 가져오라고 지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주최･주관 측과 전시감독 측

은 회의자료가 부실하여 이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것이지 박문칠이라는 특정 작가에 대

한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7) 사드 배치를 반대하며 촛불집회를 준비하는 성주군 주민들의 일상을 다룬 영상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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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직위회의에서 박문칠에 대한 ‘검열’이 있었는지 여부

대구시･대구미협･전시감독 측은 조직위에서 박문칠 출품작에 대해 작품의 수정 및 제

외 ‘권고’를 하게 된 것은 조직위에서 박문칠 작품의 형식(다큐멘터리)이 미술전시에 참

여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논의에서 시작된 것으로 ‘사드’라는 주제 때문에 검열된 것

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박문칠 및 이민정(협력 큐레이터) 등은 박문칠 감

독의 작품이 사드라는 정치적으로 예민한 주제를 다루는 것에 대하여 조직위 및 대구시 

측이 부담을 느껴 해당 작품에 대해 제외 및 교체라는 ‘검열’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림-1] 조직위 회의자료 중 박문칠 작품 스틸컷

(다) 실무진회의에서 윤동희, 이은영에 대한 ‘검열’이 있었는지 여부

윤동희 작가의 작품과 관련해서는 <망령>이라는 작품이 문제가 되었는데 이 작품은 여

러 드로잉들을 합쳐 설치하면 박정희 前 대통령의 형상이 연상되는 작품으로 해당 작품

에 대해서 실무진 회의에서는 해당 작가의 작품수가 너무 많다는 이유를 들어 작품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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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을 작가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나, 윤동희 작가 및 이민정 협력 큐레이터 측은 다

른 작가들과 비교하여 작품수가 많지 않았으며 이미 9월 약정서에서 윤동희 작가는 3개 

시리즈를 전시하겠다고 약정을 한 상태였으므로 이제 와서 작가의 작품수를 문제 삼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으며 박정희 前 대통령의 얼굴을 형상화한 것이 문제가 되어 작품을 

제외하라는 요청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은영 작가의 논란이 된 작가노트의 작품은 <바다 우로 밤이 걸어온다>로, 세월호 등

의 사건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설치작품인데 작가노트에 이 작품이 세월호 사건에서 모티

프를 가져왔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 대구시, 대구미협, 전시감독 측은 이은영의 작가노

트 ‘분량’과 관련하여 수정 요청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은영과 이민정(협력 큐레이터)

는 분량과 관련된 수정요청은 이미 10월 초에 한 차례 있어 분량 조절은 끝났으며, 분량

이 문제가 아니라 작가노트에서 ‘세월호’가 거론된 것이 문제가 되었고 이를 수정해달라

는 요청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림-2] 윤동희, <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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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이은영, <바다 우로 밤이 걸어온다>

2. 대구광역시(주최)의 역할 및 권한 

가. 역할 및 권한

대구광역시는 대구아트스퀘어의 행･재정 지원 및 상황관리, 유관기관 협력을 담당한

다(2017 대구아트스퀘어 추진계획서, 7면). 대구시가 해당 행사에 예산집행 이외의 행

사 내용 등에 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OOO(대구시 문화예술정책과 주무관, 대구아

트스퀘어 담당자)은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으며, 주관기관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타임

라인에 따라 사업의 진행상황을 검토하는 정도라고 진술하였다(OOO 2018. 2. 9.자 진

술, 진술조서 3면). 이에 대하여는 양OO(당시 대구시 문화예술정책과 예술진흥팀장) 또

한 전시의 내용 측면에서는 전적으로 전시감독과 조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한다는 취

지의 진술을 하였다(양OO 2018. 3. 9.자 진술, 진술조서 3면).

나. 대구시에서 2017. 10. 13.자 조직위회의 및 실무진회의에 참석하게 된 경위

대구시에서 2017. 10. 13.자 조직위회의 및 실무진회의에 참석하게 된 경위는 “대구

시는 행사 주최기관으로서 전체적인 행사 진행상황과 행사 개최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

원 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직위 개최시 배석해 왔음”이라고 진상조사위 사실조회 

요청에 따라 회신하였다(대구시 2018. 1. 16.자 회신자료, 1면). 조직위원회에서 대구시

가 맡은 역할에 대하여도 OOO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 대구시는 배석을 합니다. 조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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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가 1년에 3번 정도 열리는데(연초, 행사 시작 전, 행사 직후), 행사진행과정을 주최

자로서 파악을 해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 배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트페어와 청년미술프

로젝트 각 운영위원회에서 시에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는데, 각 운영 단위와 대구시가 일

대일로 만나서 이러한 요청들을 해결하고자 하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

에, 각 운영단위가 통합된 조직위원회 자리에서 대구시가 배석하여 그런 요구들을 받고 

해결을 해오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OOO 2018. 2. 9.자 진술, 진술조서 5면). 

OOO 또한 행사 진행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참관하고자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라는 취

지의 진술을 하였다(OOO 2018. 2. 9.자 진술, 진술조서 5면).

실무진회의에 대구시 공무원 중 OOO은 대구아트스퀘어 담당으로 청년미술프로젝트

의 진행 상황이 더디다고 판단하여 실무진회의에 참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OOO 

2018. 2. 9.자 진술, 진술조서 11면), OOO의 경우 대구아트스퀘어 당시 담당자는 아니

었으나 전임 담당자로서 관계자들을 잘 알고 있어 회의에서 전시감독과 협력 큐레이터 

간에 갈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중재하고자 참석하였다고 진술하였다(OOO 

2018. 2. 9.자 진술, 진술조서 8면).

3. 대구아트스퀘어 조직위원회의 역할 및 권한

대구아트스퀘어 조직위원회는 아트페어 측 운영위원과 청년미술프로젝트 측 운영위

원들이 모인 20명 이내의 조직으로, 임기는 2년이며, 대구아트스퀘어의 기본방향 제시 

및 주요안건 심의 기능을 하는 조직이다. 해당 조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규정

은 존재하지 않는다. 조직위원회의 역할 및 권한에 대하여 대구시 공무원과 대구미협 측

에 진술조서를 통해 아래와 같이 확인하였다. 

참고인 김OO은 2018. 1. 22.자 위원회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진술조서 8

면). 대구아트스퀘어 조직위원회의 역할 및 권한과 관련하여, 전시주제, 작가선정 등에 

대한 전권은 전시감독에게 있으며, 이에 대하여 조직위원회는 의견을 줄 수 있는 조직이

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참고인 이민정은 2018. 1. 26.자 위원회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진술조서 

5~6면). 일반적으로 조직위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되는지, 조직위의 역할과 권한은 

무엇인지에 대해 조직위 회의는 아트페어와 청년미술프로젝트 전시의 진행현황을 보고

하는 자리이며, 조직위원회가 전시의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는 개입할 수 있지만 전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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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내용, 즉 작가 및 작품의 선정에 대해서는 간섭할 수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전시와 관련된 작가선택의 문제는 전시감독과 협력 큐레이터 고유의 권한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참고인 조OO는 2018. 1. 30.자 위원회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진술조서 5

면). 조직위원회는 행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조직으로, 대구아트스

퀘어는 2개의 프로젝트(아트페어, 청년미술프로젝트)가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이를 조

율하고, 전시컨셉이나 전시과정에 대하여 ‘조언’을 할 수 있는 기구라고 진술하였다. 작

가선정과 관련해서는 조직위에 결정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시감독에게 권한이 있다

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참고인 OOO은 2018. 2. 9.자 위원회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진술조서 

4~5면). 대구아트스퀘어 조직위원회의 역할에 대하여 ‘자문’ 역할이며, “운영위원회의 

역할은 감독 추천권 및 선임, 조직위원회는 전체적인 사업별로 토론 및 건의 등을 진행합

니다. 큰 결정권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심의의결권은 없습니다. 의사결정권이 있지 않

습니다. 의견제시 및 사업에 대한 홍보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견제시에 있

어서 구속력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최종 권한은 전시감독에게 있습니다.”라고 진술

하였다. 또한 조직위가 청년미술프로젝트의 전시내용, 작가선정, 작가의 작품 내용 등에 

개입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개입 권한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참고인 OOO 및 양OO은 각 2018. 2. 9., 2018. 3. 9.자 위원회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OOO 진술조서 4면, 양OO 진술조서 3~4면). 조직위원회는 운영과 관련하

여 ‘자문’의 역할을 하는 기구이며 자문의 구속력 여부에 대하여도 구속력이 있다고 생각

되지는 않으며 전시의 내용에 대한 전권은 전시감독에게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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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박문칠에 대한 검열이 있었는지 여부

가. 13일 회의 전날(2017. 10. 12.), 박문칠 감독의 작품 스틸컷(사대반대 현수막을 든 

여성의 이미지)에 대하여 대구시 및 조직위원의 문제제기가 있었는지 여부

(1) ‘배제’를 주장하는 측(협력 큐레이터, 피해 작가)의 진술

(가) 참고인 이민정의 진술(2018. 1. 26.자 진술조서, 7~8, 11면)

1) 참고인 이민정은 2017 청년미술프로젝트의 협력 큐레이터로 근무하였던 자로, 전

시감독 김OO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대구지역 작가들

에 대한 섭외 및 선정･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참고인 이민정은 2017. 10. 

13.자 조직위원회 회의 및 실무진 회의에 모두 참석하였다. 

2) 참고인 이민정은 2018. 1. 26.자 위원회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참고인

은 12일에 회의자료가 대구시, 조직위 운영위원들에게 사전회람 되면서 박문칠 감

독 작품의 스틸컷(사드반대 현수막을 든 여성의 이미지)에 대하여 대구시와 조직위 

운영위원들로부터 차례로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조OO(대구미협 사무국장)로부터 

들었고, 조OO가 13일자 회의에서 이 작품의 출품 여부에 대해 논의를 하자고 하였

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처음에 문제제기를 한 대구시 공무원이 누구냐고 조

OO에게 물었을 때 조OO가 OOO(대구시청 문화예술정책과 주무관)이라고 대답

했다고 진술하였다.

3) 구체적인 전화통화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12일 오후 조OO 사무국장과 첫 번째 통

화에서는 조OO 사무국장이 참고인에게 대구시 공무원으로부터 박문칠 감독 작품

에 대한 문제제기가 들어왔으니 박문칠 감독 작품의 스틸컷을 회의자료에서 제외하

자고 하였고, 한 시간 후 이어진 두 번째 통화에서 다른 조직위 운영위원들도 문제제

기를 하고 있으니 박문칠 감독 작품이 포함된 당초 회의자료로 13일 회의를 진행하

면서 해당 작품의 출품 여부에 대해 조직위 차원에서 논의를 해보아야겠다고 이야

기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조OO가 윤동희 작가의 

<망령>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조OO가 13일 

회의에서 논의하기 위하여, 박문칠 작품의 영상을 상영해야 할 것 같으니 영상을 준

비하라고 하여 당시 참고인이 박문칠에게 연락하여 2개 작품의 영상 파일을 모두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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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4) 참고인은 박문칠 감독의 스틸컷이 문제가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사드배체 결사반대라는 문구가 문제가 되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나) 참고인 박문칠의 진술(2018. 1. 24.자 진술조서, 7~8면)

1) 참고인 박문칠은 2017 청년미술프로젝트에 출품이 예정되어 있던 영화감독으로 

13일자 조직위 회의 이후 권고의견을 전달받고 이에 대하여 이는 작품에 대한 검열

이라고 주장하며 전시참여를 거부한 자이다. 

2) 참고인 박문칠은 2018. 1. 24.자 위원회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참고인

은 2017. 10. 12. 이민정으로부터 전화를 두 차례 받았는데, 첫 번째 통화에서는 다

음 날(13일)에 예정된 조직위 회의자료에 있는 참고인의 작품 <파란나비> 스틸컷을 

보고 대구시 공무원으로부터 문제제기가 있어서 스틸컷을 회의자료에서 교체해야 

할 것 같으니 다른 스틸컷을 보내줄 수 있느냐는 요청이었다고 진술하였다. 몇 시간 

후 두 번째 통화에서는, 다른 조직위 위원들로부터도 참고인 작품에 대하여 문제제

기가 있어서 13일 조직위 회의에서 작품의 출품 여부에 대하여 논의하자는 이야기

가 있었다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스틸컷은 교체할 필요가 없으니 작품 영상 파일 2개

를 모두 송부해달라는 요청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때 참고인은 이에 대해 13일 조

직위 회의에서 참고인의 작품에 대하여 수정 또는 제외 요청이 있을 경우 정치적 검

열로 간주할 것이고 공개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박문칠– 이민정 사이의 2017. 10. 12자 전시영상 제공 메일

2017. 10. 12.자 이민정의 요청에 따라, <100번째 촛불을 맞은 성주주민께>, <파란나

비> 영상을 첨부하여 보낸 메일이다. 해당 메일에서는 “담당 공무원이나 미술협회 관계

자 분들께서 작품의 방향이나 홍보 방식에 대해 부당한 간섭을 하거나, 작품 자체를 배제

하라는 지시를 내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미, 제 작품이 ‘문제화’되고 ‘공론화’되어 

회의가 열린다는 사실부터가 참으로 안타깝고 불쾌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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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박문칠– 이민정 사이의 2017. 10. 12자 전시영상 제공 메일

(2) ‘권고’라고 주장하는 측(대구시, 대구미협. 전시감독)의 진술 및 관련 증거

(가) 참고인 조OO의 진술(2018. 1. 30.자 진술조서, 8~9면)

1) 참고인 조OO는 청년미술프로젝트의 주관단체인 대구미협 사무국장으로, 행사지

원을 담당하였던 자이다. 

2) 참고인 조OO는 2018. 1. 30.자 위원회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참고인

은 회의자료에서 박문칠 감독의 작품 스틸컷이 문제가 되었는지에 대하여 스틸컷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회의자료에서 청년미술프로젝트 측 부분이 너무 부실하게 

작성되어 있었고, 박문칠 감독 작품의 경우 회의자료 송부 당시 전시감독(김OO)도 

작품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점이 문제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3) 박문칠 작품의 스틸컷에 문제제기를 한 사람이 누구였느냐라는 질문에 대하여 참고

인은 자신이 OOO(대구시 문화예술정책과 주무관)으로부터 회의자료에 대하여 전

화를 받은 것은 맞으나, 스틸컷을 문제 삼은게 아니라 회의자료 전반에 대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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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9면), 이뿐만 아니라 박문칠 감독의 작품을 전시감독이 한 번도 보지 못했다

는 것이 문제가 되어 이민정에게 13일에 있을 조직위 회의에 박문칠 감독의 작품 파

일을 가지고 오라고 하였던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나) 참고인 OOO의 진술(2018. 2. 9.자 진술조서, 5~6면)

1) 참고인 OOO은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정책과 주무관으로, 대구아트스퀘어를 담당

하였던 전임자이며, 2017. 10. 12.에 조직위 회의자료에 대하여 대구미협 사무국

장 조동에게 연락을 하였으며 13일에는 실무진회의에 참석하였다. 

2) 참고인은 13일 조직위 회의 전날(12일) 회의자료를 회람하고 이에 대하여 조OO에

게 전화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OOO(주무관, 대구아트스퀘어 담당)으로부터 행사

진행 과정에 대한 우려를 듣고 함께 회의자료를 열람하였던 것이고, 자료가 너무 부

실하다고 생각되어 조OO에게 연락을 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3) 참고인은 회의자료에 실린 박문칠 작품 스틸컷은 기억을 하고 있으나, 이것을 특정

하여 문제제기를 한 적은 없고 회의자료 전반에 대한 이야기만 조OO에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참고인 OOO의 진술(2018. 2. 9.자 진술조서, 6~7면)

1) 참고인 OOO은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정책과 주무관으로 대구아트스퀘어 담당자이

다. 2017. 10. 13. 조직위 회의 및 실무진 회의에 모두 참석하였다.

2) 참고인은 12일에 다음 날 조직위 회의자료를 미리 송부받아 회의자료가 부실하다

고 생각되어 전임자인 OOO에게 회람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회의자료 열람 후 조

OO(대구미협 사무국장)와 회의자료에 대하여 전화통화를 한 사람은 OOO 주임이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참고인은 박문칠 작품 스틸컷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12일 회의자료 열람 후 대구시 공무원으로부터 조OO에게 

박문칠 작품 스틸컷과 관련하여 문제제기가 있었다는 것에 대하여는 참고인은 12

일에 조OO와 전화통화를 한 적이 없으며, OOO이 통화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OOO 또한 회의자료의 부실한 점을 조OO에게 지적한 것이지 특정 작가의 작품에 

대한 문제제기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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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참고인 양OO의 진술(2018. 3. 9.자 진술조서, 4~5면)

1) 참고인 양OO은 현재 대구광역시 대구콘서트하우스 관리과장이고, 2017년에는 대

구광역시 문화예술정책과 예술진흥팀장을 맡았던 자이다. 참고인은 2017. 10. 13.

자 조직위 회의에 참석하였다.

2) 참고인은 조직위 회의 전날 다른 일정으로 인하여 회의자료를 열람할 시간적 여유

가 없었으며 당일 조OO와 회의자료와 관련하여 통화한 사람은 참고인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3) 박문칠 작품의 외부 협찬사인 ‘시네마달’의 로고가 홍보배너에서 삭제된 경위

(가) 참고인 이민정의 진술(2018. 1. 26.자 진술조서, 8면)

참고인 이민정은 위원회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박문칠 감독의 경우 시네

마달이라는 외부 배급사에서 협찬을 받기로 예정되었기 때문에 해당 업체명이 홍보배너

에 들어가야 하는데, 12일 통화에서 조OO 사무국장이 이 해당 업체의 로고를 제외하겠

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실제로 15일에 배너를 확인했을 때 해당 업

체의 로고가 제외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참고인은 이미 조직위 회의 이전에 시네마

달 협찬 로고를 배제하고 홍보이미지를 만들었던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나) 참고인 조OO의 진술(2018. 1. 30.자 진술조서, 10면)

참고인 조OO는 위원회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참고인은 박문칠 작품의 외

부 협찬사인 ‘시네마달’의 로고가 홍보배너에서 제외된 경위에 대하여, 2017. 10. 12.에 

자신이 보류조치를 했던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다. 보류조치를 한 이유에 대해서는 전시

감독 김OO과 박문칠 감독의 작품 전시와 관련한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없는 상태로 전시

가 어려울 것 같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13일에 홍보배너가 인쇄되고, 14

일에 설치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직위 회의 전날인 12일에 박문칠 감독의 

작품에 대하여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류 조치를 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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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17. 10. 13.자 조직위원회 2차 회의에서 박문칠의 <100번째 촛불을 든 성주주민께> 

등에 대한 검열이 있었는지 여부

(1) 2017 대구아트스퀘어 조직위원회 2017. 10. 13.자 2차 회의 회의록

2017. 10. 13.에 열린 2017 대구아트스퀘어 조직위원회 2차 회의 회의록에 보면 청

년미술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정치적 성향이 강한 작품 내용 검토 후 권고”라는 회의내용

이 기재되어 있다. 

[표-5] 2017 대구아트스퀘어 조직위원회 2017. 10. 13.자 2차 회의 회의록

(2) 대구미협 작성, “2017 청년미술프로젝트의 논란에 대한 입장표명”(2017. 10.) 

2017. 10. 대구미협에서 발표한 2017 청년미술프로젝트의 논란에 대한 입장 발표문

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해당 전시주제와 관련하여 “정치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을 배제하는 원칙”이 있었으며, 

13일자 조직위원회 회의에서 “애초 주제와 취지에 맞지 않는 직접적인 현실정치를 반영

하는 박문칠 감독의 ‘파란나비’가 문제가 되어 동영상을 조직위원들이 감상하였고 적합

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조직위원들은 다큐멘터리 영화가 전시에 참여하는 것이 적

합한지 여부와 “현재 찬반 여론이 첨예한 사드배치에 대한 논란이 들어간 작품에 대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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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타당한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박문칠의 해당 작품이 “본 

전시의 근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데에 조직위원 전원이 합의하여 작가에 다른 작품으

로 대체할 것을 권고하였다고 적시되어 있다. 입장발표문의 마지막에는 “조직위원회 회

의에서 전원합의로 작품 교체를 제안 받은 박문칠 감독의 ‘파란나비’ 이외에는 기획회의

를 통해 감독이나 큐레이터가 얼마든지 결정할 여지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기

재되어 있다.

[표-6] 대구미협 작성, “2017 청년미술프로젝트의 논란에 대한 입장표명”(201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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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7. 10. 20.자 박문칠-김OO 휴대전화 통화내용 녹취록(3~4, 9면)

2017. 10. 20.자 박문칠과 김OO(전시감독)의 휴대전화 통화내용 녹취록을 보면, 김

OO은 “작가님은 다른 작품으로 참여를 하실 의향은 전혀 없으셨던 건가요?”라고 묻고, 

“여기 조직위원회에서 양해를 구하는 부분은 사드만 아니면 다른 이슈는 다 괜찮다였거

든요.”라는 입장을 전한다(녹취록 1면). 또한 조직위원회에서 “이 작품을 바꿔 달라.”는 

작품 교체 요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녹취록 3면). 김OO

은 기획자로서 이러한 사회적 예술을 다룰 수 있겠다고 판단하였던 것이 자신의 판단이 

미숙하였던 것이라는 취지의 이야기 또한 하였다(녹취록 3-4면). “이번에 문제가 되는 

거는 사드 밖에 없어요.”라는 이야기도 하였다(녹취록 9면).

(4) 2017. 10. 31.자 박문칠-조OO 휴대전화 통화내용 녹취록(4면)

2017. 10. 31.자 박문칠과 조OO(대구미협 사무국장)의 휴대전화 통화내용 녹취록을 

보면, 조OO는 박문칠에게 “근데 이게 조직위원회에서나 이런 거는 원래 대원칙에서는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거는 배제된다는 그런 게 대원칙이 있어요, 저희가.”, “박문칠 감독

만 조금 현실 정치가 바로 이렇게 보이는 거라서 그냥 그거하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고 그래서 권고안을 제시한 거죠, 다른 작품으로 할 수 있는지.”라고 이야기하였다

(녹취록 4면).

(5) 대구광역시 측 2018. 1. 16.자 회신자료(1면)

진상조사위에서 대구광역시 측에 2018. 1. 12.자로 보낸 사실조회 요청에 따라 대구

광역시 측은 2017. 10. 13.자 조직위 회의에서 논의된 특정 작가의 작품에 대한 ‘권고’의 

내용에 대하여, “청년미술프로젝트는 대구아트페어와 동시 개최되는 행사로 다른 미술전

시에 비해 가족단위 관람객이 많으므로 사회적 논란의 소지가 있는 작품은 지양하고, 일

반시민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작품으로 전시를 구성하자는 것이 당시 조직위원회에 참

석한 대다수 조직위원들의 의견”이었으며, “순수미술 전시회인 청년미술프로젝트에 다큐

멘터리 상업영화를 참여시키는 것은 형식상 맞지 않다는 조직위원의 의견이 있었다”고 기

재하였다. “이에 조직위원회에서는 전시감독에게 논란의 우려가 있는 작품에 대하여 다른 

작품으로 대체 가능한지 해당 작가와 협의해 줄 것을 권고”하였다고 기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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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박문칠과 대구미협 측이 체결한 2017. 9. 11.자 작품대여약정서 및 첨부1. 대여작품 목록 

박문칠과 대구미협 측은 청년미술프로젝트 관련 작품대여약정서를 2017. 9. 11.에 체

결하면서, ‘첨부1. 대여작품목록’에 보면 <파란나비>(2017, 비디오 8분 46초), <100번

째 촛불을 맞은 성주 주민께>(2016, 비디오 6분 38초)를 청년미술프로젝트 전시에 출품

하는 것으로 확정하였다. 

(7) ‘배제’를 주장하는 측(협력 큐레이터, 피해 작가)의 진술

(가) 참고인 이민정의 진술(2018. 1. 26.자 진술조서, 9-10면)

1) 참고인 이민정은 위원회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참고인은 당시 13일자 

회의에 협력 큐레이터로서 참석한 자로서, 13일자 조직위 2차 회의에서 박문칠 감

독의 작품과 관련하여 논의된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2) 노OO 운영위원이 처음에 회의자료에 사드결사반대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이 작품

은 무엇이냐는 문제제기를 시작으로 조직위회의 자리에서 <100번째 촛불을 맞은 

성주주민께>를 상영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후 회의에 있던 위원들은 다

음과 같이 발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류OO(예총 회장)은 해당 작품이 아주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였으며. 백OO(퍼블릭아트 대표는)은 이민정에게 작가들과의 관계, 

광주비엔날레처럼 작가들이 보이콧을 하고 기자회견을 할 경우 골치 아파질 수 있

다는 발언을 하였으며, 안OO(화랑협회장)은 개인적으로 본인의 갤러리에 전시는 

가능하나 대구시 예산이 투입되는 행사에 전시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발언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허OO(주노아트 대표)도 대구시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이러한 작품을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발언을 하였고, 당시 회의에 참관자로 

참석하였던 대구시 양OO 팀장에게 류OO가 대구시 입장에 대해 물으니 해당 작품

을 전시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시가 곤란해질 것 같다는 발언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

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3) 위 회의에서 박문칠의 작품과 관련하여 예술성에 대한 논의내용을 없었으며, 주로 

대구시가 사드를 반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우려가 대부분이었다는 취지의 진

술을 하였다. 영화라는 형식이 현대미술전시에 적합한지에 대한 이야기는 이유경 교

수만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전시감독 김OO은 회의가 끝날 무렵 전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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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하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조직위원들의 의견을 잘 

받아들여서 문제없이 행사를 진행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참고인은 위 조직위 회의의 권고의견을 박문칠에게 참고인이 직접 연락하여 전달하

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참고인 박문칠의 진술(2018. 1. 24.자 진술조서, 6, 9면)

1) 참고인 박문칠은 2017 청년미술프로젝트에 출품이 예정되어 있던 영화감독으로 

13일자 조직위 회의 이후 권고의견을 전달받고 이에 대하여 이는 작품에 대한 검열

이라고 주장하며 전시참여를 거부한 자이다. 참고인 박문칠은 위원회 조사에서 다

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2) 참고인은 대구미협 측으로부터 전시 이전에 “정치적, 종교적 작품은 안 된다”는 원

칙에 대해 공지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김OO(전시감독)이나 이민정(협

력 큐레이터)으로부터 참고인의 출품작이 다큐멘터리여서 전시가 어렵다는 이야기

를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3) 참고인은 14일 무렵 이민정으로부터 작품을 재편집하거나 다른 작품으로 교체할 

숭 없는지에 대한 요청을 받았다는 진술을 하였다. 다음 날인 15일에는 직접 만나 

조직위원회 회의 내용을 전달 받았으며, 참고인의 작품 중 <100번째 촛불을 든 성

주 주민께>라는 작품을 처음부터 끝까지 조직위 회의에서 상영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작품이 전시되면 시가 곤란해질 수 있다 등의 이야기가 오갔으며, 결론적으로 다

수의 조직위 위원들이 전시를 반대하여 해당 작품을 편집하거나 다른 작품으로 교

체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났다는 의견을 전달받았다고 진술하였다. 

(8) ‘권고’라고 주장하는 측(대구시, 대구미협. 전시감독)의 진술 및 관련 증거

(가) 참고인 조OO의 진술(2018. 1. 30.자 진술조서, 11, 14~15면)

1) 참고인 조OO는 청년미술프로젝트의 주관단체인 대구미협 사무국장으로, 행사지원

을 담당하였던 자이다. 참고인 조OO는 위원회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2) 참고인은 조직위 회의에서 박문칠의 작품에 대하여 사드라는 주제에 대해서 논의된 

것이 아니라 다큐멘터리 형식을 가진 작품이 이번 전시에 출품하는 것이 적합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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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논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13일자 조직위 회의에서 박문칠의 작품

을 두고 이 작품을 전시하면 아주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느냐에 대

하여 참고인은 누구의 발언인지는 확실하게 기억이 나지 않으나 사드 관련 작품이 

청년미술프로젝트에 전시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있었고, 이에 대

하여 가족들이 관람하는 전시에서 이러한 주제가 정치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는 취지였다고 진술하였다.

3) 참고인은 2017. 10. 대구미협이 발표한 “2017 청년미술프로젝트의 논란에 대한 

입장표명”에서 “전시주제의 큰 원칙인 정치적이 것과 종교적인 것을 배제하는 원

칙”에 대하여 공지된 적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이는 전시를 진행하는 전

시감독에게 조언 차원의 이야기로 전달될 내용이지, 작가들에게 공지될 필요는 없

는 성질의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나) 참고인 김OO의 진술(2018. 1. 22.자 진술조서, 4~7, 13~14면)

1) 참고인 김OO은 2017 청년미술프로젝트의 전시감독이었던 자이다. 참고인 김OO

은 위원회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2) 참고인은 청년미술프로젝트의 전시컨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사

회적 예술입니다. <내 침대로부터의 혁명>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청년미술프로젝트에서 사회적 예술을 하기로 했던 이유는 청년작가들이 사회

적 예술을 다루는 새로운 방식을 가장 보수적으로 알려진 대구에서 기획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제안서를 대구미협 측에 냈을 때도 이에 대해서 전혀 문

제제기는 없었습니다. 본 ‘사회적 예술’의 범주에는 첨예한 정치, 사회적 주제뿐만 

아니라 환경 등 전반적인 사회적 문제까지도 포괄적으로 다루는 것이었습니다.”

3) 참고인은 박문칠, 이은영, 윤동희 등 작가들이 2017 청년미술프로젝트를 보이콧하

게 된 경위에 대하여 이민정(협력 큐레이터), 박문칠 등이 지역 작가들을 관리하며 

전시감독인 참고인과 분리시키고 이간질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태를 검열 사건

으로 규정하여 선동하고 있는 사건이라고 진술하였다. 

4) 참고인은 박문칠 감독이 조직위 회의에서 작품에 대하여 권고의견을 받은 것에 대

해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저는 예술에 있어서 블랙리스트라 함은 작가가 특정 

정당의 소속이라고 하여 배제된다든지,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작가의 선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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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결정되는 것, 작가의 정치적 사상 등이 좌파라든가 하는 이유로 전시에서 배제되

는 경우를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문화폭력이고, 저는 이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문칠 감독의 경우에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도 이 

감독을 배제하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고 게다가 이 감독은 영화감독이지 미술

작가도 아닙니다. 따라서 검열 논쟁에서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또

한 13일자 조직위 회의에서도 박문칠 감독에 대해서는 “영화가 왜 순수미술전시에 

들어왔느냐라는 질문”과 “작품에 대한 예술성과 다큐멘터리 형식에 대한 질의”였다

고 진술하였다(6면). 참고인은 박문칠의 작품에 대해서 수정 및 교체 의견이 나온 

것은 박문칠 작품의 예술성이 논쟁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6면).

5) 참고인은 대구미협에서 말하는 “정치적인, 종교적인 작품은 안 된다”는 원칙에 대

하여 미리 숙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하여, 이는 공적인 자리에서 언급된 내용이 아니

라 대구미협에서 전시감독인 참고인에게 전달한 ‘조언’에 해당하는 이야기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6) 13일자 회의에서 대구시 공무원이 박문칠 작품에 대하여 “시 입장에서 민원을 받아 

곤란”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민원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대구시 공무원은 아니고 운영위원 중에 한 명이 사드와 관련해서 대구 시민들이 이 

전시로 인해서 사회적인 위화감, 반목 등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미의 말씀

을 한 적은 있습니다. 참석한 대구시 공무원인 양OO은 다른 위원들의 이야기에 동

의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7) 참고인은 박문칠의 작품을 출품작을 선택한 이유에 대하여, “이민정 큐레이터가 제

안을 했고 저는 사드주제가 좋기는 하지만 전시여건상 그리고 다큐영화라는 장르의 

문제 때문에 안 된다고 했고, 작가로서 참여할 수 있다면 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미술작가로서 참여한다는 것은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순수미술 작품으로 만

들어 참여한다는 것입니다.”라는 진술을 하였다. 또한 박문칠이 먼저 전시에 참여

지원을 해왔으며, 자신은 영화는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일이 많기 때문에 참여작가

들을 정치적 논란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영화를 상영하지 않겠다고 결

정하였으며 전세계적으로 아트페어에서는 영화를 상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

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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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참고인 OOO의 진술(2018. 2. 9.자 진술조서, 7~8면)

참고인 OOO은 위원회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3일 조직위 회의에서 박문

칠 작품 출품 여부 논의에 대하여 자신은 그 회의에 참석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내용을 알

지 못하나, 이후에 대구아트스퀘어의 경우 가족단위 관람객이 많은데 논란이 있을 수 있

는 작품을 전시하는게 적합하냐는 의견이 있었다고는 들었다는 진술을 하였다(7-8면).

(라) 참고인 OOO의 진술(2018. 2. 9.자 진술조서, 9면)

1) 참고인 OOO은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정책과 주무관으로 대구아트스퀘어 담당자이

다. 2017. 10. 13. 조직위 회의 및 실무진 회의에 모두 참석하였다. 참고인 OOO은 

위원회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2) 참고인은 대구미협의 발표한 “정치적인, 종교적인 작품은 안 된다”는 원칙에 대하

여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에서 극단적으로 편향된 정치적, 종교적 작품은 

안 된다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3) 13일자 조직위 회의에서 박문칠의 작품과 관련하여 논의된 내용에 대하여 참고인

은 청년미술프로젝트는 순수미술 전시인데 영화를 상영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이야

기가 있었고, 조직위원들 대부분 부정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의 진

술을 하였다. “가족단위로 많이 관람하는 행사인데 쉽게 편하게 볼 수 있는 작품들

로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박문칠 감독의 작품은 미술인지 아닌지 경계

도 모호한데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사드라

는 주제보다는 형식이 문제”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편집이나 교체에 대해서 해당 작

가에게 조직위의 의견을 전달할 때 작가가 기분이 나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고 진술하였다. 

4) 13일자 회의에서 대구시 공무원 양OO이 박문칠 작품의 전시 여부에 대하여 이 작

품을 전시하여 민원이 들어오면 시가 곤란해질 것 같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는지

에 대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으나, ‘시가 곤란해진다’는 발언의 취지는 회의에서 조

직위원들이 대부분 부정적으로 발언을 하자 이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의 발언이었던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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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참고인 양OO의 진술(2018. 3. 9.자 진술조서, 7~8면)

1) 참고인 양OO은 현재 대구광역시 대구콘서트하우스 관리과장이고, 2017년에는 대

구광역시 문화예술정책과 예술진흥팀장을 맡았던 자이다. 참고인은 2017. 10. 13.

자 조직위 회의에 참석하였다. 참고인 양OO은 위원회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

하였다. 

2) 참고인은 13일 조직위회의에서 박문칠 작품 출품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하

여 참고인은 “작가와의 협의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작품이 다큐멘터리

로 보이고, 순수미술 작품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발언과 어떤 의도로 만들어진 다

큐인지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 극장에서 상영된 다큐멘터리여서 상업적인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조직위원회의 위원들이 공통된 의견으로 청년

미술프로젝트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저는 위원회 회의의 내용을 들으

면서 위원들 간에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전시에서 사람마다 입장이 다를 수 있는 사

드라는 주제를 다룬 작품이 전시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공통적으로 있다고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문칠 감독의 작품에 대해 교체 및 편집이라는 권고

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권고사항은 작가와 협의가 가능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해당 작가가 이를 거부했다면 결과도 많이 달라졌을 것이라

고 생각합니다.”고 진술하였다. 박문칠 작품의 작품성에 대한 부분도 논의가 되었

는지에 대하여 참고인은 그런 내용은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참고인은 박

문칠 작품이 전시되어 시가 곤란해질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

하였다.

(바) 조직위원 안OO(대구 화랑협회장) 작성, 2018. 2. 5.자 진술서(2~3면)

1) 진술인 안OO은 대구 화랑협회장으로 대구아트스퀘어 조직위원으로 2017. 10. 

13.자 조직위 회의에 참석한 자이다. 

2) 조직위 회의에서 위원 중 한 명이 “박문칠 감독의 스틸컷은 예민한 사드 문제인데 괜

찮을까요”라고 물으면서 해당 작품을 자세히 보고 의견을 교환하는 가운데 반대 의

견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기재하였다. 사드는 현재 거론하기에 너무 예민한 문

제라는 발언들이 있었고, 박문칠의 다른 작품으로 대체하면 어떨지에 대한 의견이 

나와 진술인은 이에 찬성하였다고 기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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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술인은 박문칠 작품에 대하여 해당 작품을 이번 행사에 전시하면 문제가 될 수 있

을 것 같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으며, 이 발언은 청년미술프로젝트의 경우 대구의 일

반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행사여서 사드 반대를 주도한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소지

가 있다는 의미였다고 기재 하였다.

4)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정책과 예술진흥팀장 양OO이 “시 입장에서 곤란할 수 있다”

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반대하는 입장을 

조심스럽게 밝혔던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기재하였다.

5) 당시 조직위 회의에서 박문칠 작품의 출품 여부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전시불가의 

입장이 정해졌는지에 대하여 회의에서 발언하였던 위원들이 전부 반대입장이어서 

박문칠의 다른 작품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에 반론을 제기

하는 사람이 없어서 통과한 것이라고 진술을 기재하였다. 

(사) 조직위원 백OO(퍼블릭아트 대표) 작성, 2018. 3. 5.자 진술서(1~4면)

1) 진술인 백OO은 퍼블릭아트의 대표이자 대구아트스퀘어 조직위원으로 2017. 10. 

13.자 조직위 회의에 참석한 자이다.

2) 진술인은 2017. 10. 13.자 조직위 회의에서 박문의 작품에 대하여 어떤 발언들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진술인은 왜 대구아트스퀘어 최종점검 회의에서 작가들의 작품

을 보여주며 의견을 묻는지 유감을 표명했고, 전시감독에게 권한을 주었으면 전시

감독이 작가들을 자율적으로 선정할 일이지 조직위에서 어떤 발언을 하는 것은 적

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진술을 기재하였다. 

3) 이외에는 다른 위원들의 발언 내용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하

였다. 

5. 신청인 윤동희 관련 검열 의혹의 점

가. 신청인 윤동희와 대구미협 간 2017. 9. 11.자 약정서

신청인 윤동희가 주관단체인 대구미협과 체결한 2017. 9. 11.자 약정서 ‘첨부1. 대여

작품목록’에 보면 <붉은 밤>, <망령>, <Flag1>, <Flag2>가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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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윤동희와 대구미협 간 2017. 9. 11.자 약정서

나. 신청인 윤동희 2017. 11. 8.자 면담보고(2면)

2017. 10. 14. 협력 큐레이터 이민정으로부터 <망령>에 대한 제외 요청을 받았다. 다

음 날 15일에 협력 큐레이터와 대면하여 직접 작품 교체, 제외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전시 참여 거부의사를 전달하였다. 

다. 2017. 10. 20.자 박문칠-김OO 휴대전화 통화내용 녹취록(11-12면)

2017. 10. 20.자 박문칠-김OO 휴대전화 통화내용 녹취록 11-12면에는 윤동희 <망

령> 제외요청 정황과 관련하여 박정희라는 정치적 인물이 문제가 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라는 취지의 대화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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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 2017. 10. 20.자 박문칠-김OO 휴대전화 통화내용 녹취록

김OO : 그런데 그 세 시리즈 중에서 ｢망령｣이라고 해서… 뭐 아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 작품은 ｢망령｣이라고 해서 박정희 前 대통령의 얼굴을 아주 크게 그렇게 해서 한 작품이 있었

는데, “세 시리즈 중에서 저는 그 시리즈를 빼는 걸로, 그리고 나머지 시리즈 가는 걸로 그렇게 했

으면 좋겠다.”라고 잘 얘기가 됐었어요. 왜냐하면 도록에도 그 얘기는 안 나오고 나머지 ‘두 가지 

시리즈가 서로 시너지를 낸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결정적으로 얘기를 다루고 넣어놨더라고요.

박문칠 : 예, 예. 

김OO : 그러니까 사실은 ｢망령｣이 전시된다는 거는 저희는 몰랐어요. 그때 알았어요. 

박문칠 : 예, 예. 근데 그게 그러니까 전혀 박정희라는 어떤 정치적인 인물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럼?

김OO : 아니죠. 문제가 안 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세 가지 시리지 중에서 문제가… 그러니까 어차피 줄여

야 되고,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제가 그냥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박정희는 안 했으면 좋겠

다.”라는 얘기를 했죠. 세 시리즈 중에서 고르자면. 

라. 2017. 10. 30.자 박문칠-조OO 휴대전화 통화내용 녹취록(9면)

2017. 10. 30.자 박문칠, 조OO 간 휴대전화 통화내용 녹취록에 따르면, 윤동희의 <망

령>이 박정희 前 대통령의 얼굴을 연상시켜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있었다는 취지의 내용

이 기재되어 있다. 

[표-8] 2017. 10. 30.자 박문칠-조OO 휴대전화 통화내용 녹취록

박문칠 : 근데 어쨌든 ｢망령｣이 그래도 박정희 얼굴이 있어서 좀 빼자는 이야기가… 

조OO :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이걸 조절할 수 있나?” 그러니까 기획회의에서 그냥 그렇게 나온 거지, 조

직위원회의에서 검열하고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마. 참고인 이민정의 진술(2018. 1. 26.자 진술조서, 8, 11~12, 17~18면)

(1) 참고인 이민정은 위원회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참고인 이민정은 조직

위 회의 전날인 2017. 10. 12. 조OO(대구미협 사무국장)과 통화에서 조OO가 회

의자료 중 박문칠 작품의 스틸컷에 문제제기가 들어온 이야기를 하면서 윤동희 작

가의 망령도 문제가 될 것 같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통화에서 이

OO은 윤동희의 <망령>도 회의자료에 포함되어 있냐고 조OO에게 물었으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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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는 회의자료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본인이 판단할 때는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참고인이 조OO에게 이게 왜 문제가 되냐고 되묻

자 조OO가 박정희를 연상시킨다고 답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13일 실무진회의에서 김OO(전시감독)이 조직위 회의에서 대통령 얼굴이 들어간 

작품은 다 빼라고 했으니 윤동희 작품도 빼야된다고 주장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참고인은 실무진회의에서 윤동희 작가와 관련된 의견은 실무진 회의가 있었던 주 

일요일에 바로 미팅을 하여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윤동희 작가는 <망령>이 제

외될 경우 전시의 내용 전달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전시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진술하였다.

(4) 참고인은 윤동희 작가의 전시약정서 체결 당시에 이미 3개 작품을 출품하기로 예

정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러한 약정이 체결되었음에도 윤동희 작가의 경

우 작품수가 너무 많아서 망령에 대한 제외 요청을 하였다는 대구미협과 전시감독 

측의 주장에 대하여 다른 작가들과의 공평성 측면에서 그러한 요청을 하였다는 것

은 말이 되지 않고 다른 작가들 중에서도 몇 개 시리즈를 한꺼번에 출품한 작가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5) 참고인은 윤동희 작가의 작품이 박정희 前 대통령의 형상을 가진 것이 문제가 되었

던 것인지에 대하여 동의하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18면).

바. ‘권고’라고 주장하는 측(대구시, 대구미협. 전시감독)의 진술 

(1) 참고인 김OO의 진술(2018. 1. 22.자 진술조서, 17~18면)

(가) 참고인 김OO은 위원회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3일 실무진회의에서 

윤동희 <망령>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문제제기가 있었으며 문제

제기의 사유는 해당 작품이 지나치게 기성작가 스타일이고 독창성이 없는 작품이

며, 작품의 수량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17면). 

(나) 윤동희에게 위 내용은 이민정(협력 큐레이터)가 전달하였으며, 3개의 작품을 출품

하기로 이미 약정이 되었던 것은 맞지만 공간의 문제로 인해 약정서 체결 이후에

도 얼마든지 조정될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작품의 수량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한 작가 당 한 시리즈만 전시하는 것이 원칙이

며, 약정서에 있는 내용이라고 하여 출품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전시가능한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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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표기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라) 또한 박문칠과의 2017. 10. 20.자 통화에서 윤동희의 3가지 작품 중에 제외되어

야 한다면 박정희 前 대통령을 연상시키는 <망령>이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

언을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2) 참고인 조OO의 진술(2018. 1. 30.자 진술조서, 18면)

(가) 참고인 조OO는 위원회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3일 실무진 회의에서 

윤동희 <망령>과 관련한 문제제기가 있었는지에 대해, 공간과 관련된 내용의 문제

제기였으며 한 작가 당 한 시리즈만 전시하는 것이 원칙인데 윤동희의 경우 3개 시

리즈를 낸 상태여서 조정이 필요했다고 진술하였다. 박정희 前 대통령을 연상시켜

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윤동희와 2017. 9. 11.에 체결하였던 약정서에 대하여도 “약정서는 작가를 잡아

두기 위한 관례이지, 약정서에 포함된 작품이 다 전시되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진

술하였다(18면). 

(3) 참고인 OOO의 진술(2018. 2. 8.자 진술조서, 11~12면)

(가) 참고인 OOO은 위원회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3일 실무진회의에서 

윤동희 작가와 관련해서는 김OO(전시감독)이 왜 이렇게 작품 시리즈가 많냐고 

이야기를 하였고 작품수를 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윤동희 <망령>의 경우 박정희 前 대통령을 연상시키는 것이 문제가 되었는지에 대

하여 이 작품은 이 날 보지도 못했으며 작품수만 문제가 되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고 진술하였다.

(4) 참고인 OOO의 진술(2018. 2. 9.자 진술조서, 9면)

(가) 참고인 OOO은 위원회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3일 실무진회의에서

의 구체적인 논의 내용이 기억나지 않으며, 윤동희와 관련해서도 별 문제 없이 전

시되는 것으로 결정난 사항만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였다.



200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나) 윤동희 <망령>이 박정희 前 대통령을 연상시켜 문제가 되었는지에 대하여 참고인

은 윤동희와 관련해서는 김OO이 망령에 대해서가 아니라 작품의 크기에 대한 이

야기를 하였다고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6. 신청인 이은영 관련 ‘배제’ 의혹의 점

가. 이은영 작가의 작가노트 중 <바다 우로 밤이 걸어온다> 관련 부분

이은영 <바다 우로 밤이 걸어온다>의 작가노트에 보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관련 언급이 기재되어 있다. 

[표-9] 이은영 작가의 작가노트 중 <바다 우로 밤이 걸어온다> 관련 부분

나. 김OO-이민정 간 이은영 작가노트와 관련하여 분량 조절 논의 2017. 10. 2.자 

이메일 및 이민정-이은영 작가노트 분량조절과 관련한 2017. 10. 3.자 카카오톡 메시지 

김OO(전시감독)과 이민정(협력 큐레이터)가 2017. 10. 2.자 메일을 통해 이은영의 

작가노트 분량조절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으며, 이은영은 2017. 10. 3.에 이민정에

게 분량을 조절한 작가노트를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전달하였다. 

<바다 우로 밤이 걸어온다>는 세라믹으로 바다의 수면들을 재현한 <2014년 4월 16일> <2014년 9월

14일> <2015년 4월 19일><2015년4월20일>등의 제목을 가진 연작 시리즈에서 출발한다. 각기 하나하

나의 작품에 세부적으로 붙여진 이 날짜들은 세월호부터 유럽으로 향하던 난민선들이 전복 되었던 날짜들

이다. 비극적인 사건에 대한 내 개인의 기억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보는 이의 기억과 상상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이 날짜들은, 객관적이면서도 주관적으로, 공적이면서도 사적으로, 무작위적이면서도 명

시적으로 작품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다. 

2014년 4월 이후, 그리고 목숨을 걸고 바다를 건너려던 난민들에 대한 뉴스가 하루가 멀다 하고 들리

던 그 때 이후 다시 보았던 바다, 그리고 호수는 더 이상 예전에 내가 보았던 그 모습이 아니었다. 자유와 

평화로움을 주던 수면의 모습들은 차마 위로조차 건낼 수 없는 고통이 잠식되어 있는 검푸르고 깊은 슬픔

의 얼굴로 바뀌어 있었다. 뭐라 표현 할 수도 없고 움직이기 조차 힘든 슬픔의 이야기는 모든 시간과 순간

이 정지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였다. 모든 것이 정지 된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 어떤 것도 의미를 

가질 수 없을 것만 같았다. 감히 어떤 언어로, 형식으로도 남겨진 사람들의 슬픔을 표현할 수 없을 거라 생

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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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 김OO, 이민정 간 이은영 작가노트 분량 조절 논의 2017. 10. 2.자 이메일

[그림-7] 이민정-이은영 간 작가노트 분량조절과 관련한 2017. 10. 3.자 카카오톡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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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17. 10. 31.자 박문칠-조OO 휴대전화 통화내용 녹취록(6~7면)

2017. 10. 31.자 박문칠과 조OO(대구미협 사무국장) 간 휴대전화 통화내용 녹취록에 

따르면, 실무진회의에서 이은영 작가노트 ‘세월호’ 부분에 대하여 실무진회의에서 언급

이 있었으며, 분량 조절 과정에서 “조금 더 유화스럽게 할 수 있냐”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10] 2017. 10. 31.자 박문칠-조OO 휴대전화 통화내용 녹취록

박문칠 : 그리고 저도 죄송하지만 혹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이민정 큐레이터님 얘기밖에 못 들었는데, 

이어진 실무회의에서는 세월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조OO : 아, 세월호 부분에는 일단은 저희가 텍스트를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제대로 보지 못했고, 그리고 

텍스트에서 세월호 부분이 나온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게 나오는 건 있었지만 그게 뭐고? 텍스

트 양이 길어서 줄여야 될 상황이 있었어요. 

            (…) 중략

조OO : 그리고 거기는 나중에는 그냥 가도 무방하다고 이야기까지 했는데. 

박문칠 : 전혀 그러면 세월호라는 얘기가 없었던 건가요? 

조OO : 세월호라는 이야기는 있었죠. 있었지만 그걸 줄이는 과정에서 “조금 더 유화스럽게 할 수 있냐?” 

이런 이야기가 기획회의니까 모든 걸… 조직위원회의하고는 다르잖아요. 그죠? 

박문칠 : 예. 

            (…) 중략

박문칠 : 그러니까 세월호 표현을 조금 더 유화적으로 하고 길이도 좀 줄였으면 좋겠다 이런… 

조OO : 예. 권고사항하고는 다른 이야기고, 그거는 기획회의에서 이야기가 나온 거는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과정이었어요. 

라. 2017. 10. 13.자 실무진회의에서 이은영 작가노트와 관련한 검열이 있었는지 여부

(1) ‘배제’를 주장하는 측(협력 큐레이터, 피해 작가)의 진술 

(가)참고인 이민정의 진술(2018. 1. 26.자 진술조서, 18~19면)

1) 참고인 이민정은 이은영 작가와 관련된 작가노트 수정요청 경위에 대하여 위원회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3일 조직위 회의 이어진 실무진 회의에서 이은

영의 작가노트와 관련하여 논의가 있었고 작가노트에 ‘세월호’ 언급 부분이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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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지 않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시감독 김OO이 꺼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

자 대구시 문화예술정책과 주무관 OOO이 세월호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고 물었

고, 김OO이 작가노트에 언급이 된다고 하니, 이OO이 작가노트에서 ‘세월호’라는 

단어를 빼면 되지 않겠냐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실무진회의에서 이은영 작가

의 작가노트 수정요구 사항이 결정이 된 것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실무진회의 이후 

참고인은 이은영에게 위 수정의견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참고인은 작가의 작가노트는 작품에 이미지로 표현이 안 되는 작가의 이야기가 담

긴 것이고, 이 또한 작업의 연장선이므로 이에 대한 수정 요구 또한 작가 작품에 대

한 검열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3) 전시감독 및 전시주관･주최 측은 이와 관련하여 분량조절을 요청한 것이라고 주장

하나, 참고인에 따르면 이미 2017. 10. 초에 김OO 감독과 협의하여 이은영 작가의 

작가노트 분량조절 문제를 작가에게 요청하여 수정본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

였다.

(나) 참고인 이은영의 진술(2018. 2. 9.자 진술조서, 4~8면)

1) 참고인 이은영은 미술작가로 2017 청년미술프로젝트 참여가 예정되었으나 2017. 

10. 13. 실무진회의 이후 작가노트에서 ‘세월호’ 관련 부분 수정 요청을 받고 전시

참여를 거부한 자이다. 참고인 이은영은 위원회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2) 참고인은 위 전시참여를 거부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2017. 10. 16. 무렵 유선상으로 이민정 협력 큐레이터로부터 작가노트 수정 요청

을 받았는데, 요청의 내용은 ‘세월호’라는 단어를 빼달라는 것이었다는 취지의 진

술을 하였다(4면). 참고인은 이민정에게 “사회적 예술”이라는 전시컨셉과 자신을 

비롯한 특정 작가들에게 작품의 수정, 교체, 제외 및 작가노트 수정요구를 하는 것

은 모순적이라는 의사를 밝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3) 이후 전시감독 김OO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김OO은 참고인의 작가노트에 전

혀 문제가 없다며 이민정 큐레이터가 말을 잘못 전한 것이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

다. 김OO은 계속하여 작가노트에 대한 수정요구가 없었다고 이야기하였고, 통화

하고 다음 날 참고인의 오픈 스튜디오에 찾아왔고 참고인이 13일 실무진회의에서 

참고인의 작가노트에서 ‘세월호’라는 단어를 수정해야 한다고 말한 사람이 전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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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 김OO이 아니냐고 하자, 그제서야 김OO이 그런 내부적인 이야기를 왜 작가에게 

전달을 하냐면서 낯빛이 바뀌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김OO은 계속하여 내부

적으로 한 이야기이지, 작가에게 전달될 내용이 아니었다고 변명을 하였다고 진술

하였다.

4) 참고인은 청년미술프로젝트 전시 진행 과정에서 2017. 10. 초에 이미 이민정 큐레

이터로부터 한 차례 작가노트에 대한 분량 조절 요청을 받아 수정본을 송부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5) 참고인은 2017. 10. 18. 무렵, 대구미협으로부터 전시에 참여해도 아무 문제가 없

다는 의사를 전달받았으나, 전시 참여 거부의사를 재차 표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6) 참고인은 작가에게 작가노트란 왜 이 작업을 하게 되었는지, 어떤 생각으로 작업에 

임했는지,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하여 기록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또한 작가노트 수정과 관련하여서도 통상적으로 분량이나 교정･교

열의 문제이지, 이번 경우처럼 특정 단어를 제외해달라는 내용에 대한 변경을 요청

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2) ‘권고’라고 주장하는 측(대구시, 대구미협. 전시감독)의 진술

(가) 참고인 김OO의 진술(2018. 1. 22.자 진술조서, 18~19면)

1) 참고인 김OO은 위원회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2017. 10. 13.자 조직

위회의 이후 이어진 실무진회의에서 이은영 작가의 작가노트에 대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회의 이전 작가선정 당시에 이민정 큐레이터에게 대구에서 세

월호 관련 전시를 해도 괜찮겠냐고 물은 적이 있고, 13일 실무진회의에서는 작가노

트 분량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이미 2017. 10. 초에 한 차례 분량과 관련하여 이은영 작가에게 요청을 하여 수정본

을 받은 사실이 있지 않는지에 대하여는 10월 초에는 한 페이지 분량으로 작가노트

를 조정해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의 수정본을 받았기 때문에 분량 

부분에 대하여 재차 요청을 했던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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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참고인 조OO의 진술(2018. 1. 30.자 진술조서, 8~9면)

1) 참고인 조OO는 위원회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2017. 10. 13.자 조직

위회의 이후 이어진 실무진회의에서 이은영 작가의 작가노트에 대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분량조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8면).

2) 이은영 작가의 작가노트에 대하여 ‘세월호’라는 단어만 작가노트에서 제외하는 수

정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분량조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왔

던 여러 의견들 중 하나였고, 결론적으로 이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두는 것으로 진행했던 사항이라고 진술하였다. 참고인이 세월호 부분 수정 

발언을 했었는지에 대하여, 참고인이 세월호 이야기를 했던 것은 맞지만 결론적으

로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진술을 반복하였다. 또한 실무진회의에서 나온 여러 의견

을 이민정 큐레이터가 작가에게 전달한 것이 문제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3) 참고인에게 박문칠과 2017. 10. 30.자 전화통화에서 이은영 작가의 작가노트 수정

과 관련하여 세월호 부분을 좀더 ‘유화적’으로 바꿔달라는 것이었다는 취지의 발언

을 한 바 있는데 이 표현의 의미를 묻자, 참고인은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전체적인 

발언의 맥락은 분량조절과 관련된 것이었지 세월호 부분을 삭제하라는 식의 내용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참고인 OOO의 진술(2018. 2. 9.자 진술조서, 8~9면)

1) 참고인 OOO은 위원회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참고인 OOO은 2017 

대구아트스퀘어의 담당자가 아니면서도 2017. 10. 13.자 실무진회의에 참석한 것

은 당시 김OO 전시감독과 이민정 협력 큐레이터가 갈등을 빚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상황을 정리하고자 참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이은영 작가의 작가노트 수정과 관련하여서도 별 문제 없다고 결정되었다는 사실만 

기억이 나고 이외의 논의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라) 참고인 OOO의 진술(2018. 2. 9.자 진술조서, 11면)

1) 참고인 OOO은 위원회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참고인이 2017. 10. 13.

자 실무진회의에 참석한 이유는 청년미술프로젝트의 경우 행사진척이 너무 늦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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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등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참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실무진회의에서 이은영 작가의 작가노트에 대하여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이

은영 작가 작품도 함께 보았습니다. 전시감독인지 큐레이터인지 작가노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2014. 4. 16.’이 세월호 사건이 난 날이다라는 발언이었습

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게 뭐가 문제냐, 그냥 하면 되지 하고 넘어갔었습니다.”

고 진술하였다.

제4절 조사 결과

1. 진상규명 사실 

가. 박문칠에 대한 ‘배제’가 있었는지 여부

(1) 13일 회의 전날(2017. 10. 12.) 회의자료상 박문칠의 작품 스틸컷에 대하여 대구시 및 

조직위원의 문제제기가 있었는지 여부

참고인 이민정(협력 큐레이터)에 대한 2018. 1. 26.자 진술조서, 참고인 조OO(대구

미협 사무국장)에 대한 2018. 1. 30.자 진술조서, 참고인 OOO에 대한 2018. 2. 9.자 진

술조서, 참고인 OOO에 대한 2018. 2. 9.자 진술조서에 따르면 당시 13일 조직위 회의

자료가 회람되면서 OOO(대구시 문화예술정책과 주무관)으로부터 조OO에게 회의자료

와 관련된 내용의 전화가 왔던 사실은 확인되었다. 

참고인 이민정과 위 다른 참고인들 간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은 조OO-OOO 간 전화

통화의 내용인데, 참고인 이민정은 회의자료상 박문칠 작품의 스틸컷에 대하여 대구시 

공무원 및 조직위원들로부터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조OO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

으나 다른 참고인들은 이에 대하여 회의자료가 부실한 점에 대한 지적이었지, 박문칠 작

품에 대한 문제제기는 아니었다고 공통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조OO와 OOO의 전화통화에서 박문칠과 관련된 문제제기가 없었다는 

진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뢰하기 어렵다. 일단 참고인 이민정은 12일 조OO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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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2차례 전화가 왔는데, 첫 번째 통화에서는 OOO으로부터 박문칠 작품 스틸컷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으니 이를 회의자료에서 제외하자고 말하였고, 한 시간 뒤 두 번째 통화에

서는 조직위 위원들도 문제제기가 있으니 회의자료에서 제외하지 말고 조직위 회의에서 

박문칠의 작품을 상영하고 논의를 해보아야 한다고 말했으며 이민정에게 박문칠 작품의 

영상을 13일 회의에 가져오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① 당일 이민정이 박문

칠에게 연락하여 조OO의 지시대로 작품 영상파일 2개를 송부받은 점, ② 그리고 영상 송

부를 부탁하며 박문칠에게 조OO와 대구시 및 조직위원 간에 있었던 상황을 전달하며 영

상파일 전송을 요청하여 이에 대하여 박문칠이 영상을 이메일로 이민정에게 송부하며 이

러한 상황에 대한 우려와 반대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있는 메일이 있는 점, ③ 박문칠

이 이민정에게 보낸 메일의 내용을 보면 “담당 공무원이나 미술협회 관계자 분들께서 작

품의 방향”에 대해 “부당한 간섭”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내용을 적시한 점이 이민정의 

진술내용과 일치하는 점, ④ 참고인 이민정의 진술이 구체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민

정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또한 박문칠 출품작의 외부 협찬사인 ‘시네마달’의 로고가 홍보배너에서 삭제된 경위

를 보면, 참고인 이민정과 조OO의 진술이 12일 회의자료가 회람되었던 날 조OO가 해

당 업체의 로고를 제외하겠다는 이야기를 이민정에게 하였고, 조OO도 12일에 자신이 

홍보배너에 ‘시네마달’이 포함되는 것에 보류조치를 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실

제로 ‘시네마달’은 14일에 설치된 홍보배너에서 제외된 것이 사실이며, 이에 대하여 조

OO 또한 진술에서 박문칠 작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류조치

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따르면 당시 회의자료에서 박문칠 작품의 스틸컷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는 이민정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2) 2017. 10. 13.자 조직위원회 2차 회의에서 박문칠의 <100번째 촛불을 든 성주주민께> 

등에 대한 검열이 있었는지 여부

(가) ① 2017 대구아트스퀘어 조직위원회 2017. 10. 13.자 2차 회의 회의록상 “정치

적 성향이 강한 작품 내용 검토 후 권고”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대구미협 작성 

“2017 청년미술프로젝트의 논란에 대한 입장표명”문에 따르면 “정치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을 배제하는 원칙”, “직접적인 현실정치를 반영하는 박문칠 감독의 

‘파란나비’가 문제가 되어 동영상을 조직위원들이 감상하였고 적합성에 대한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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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가 있었으며”, “현재 찬반 여론이 첨예한 사드배치에 대한 논란이 들어간 작품

에 대한 전시가 타당한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박문칠의 해당 작품이 “본 전시

의 근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데에 조직위원 전원이 합의하여 작가에 대한 다른 

작품으로 대체할 것을 권고하였다고 전시되어 있는 점, ③ 대구시 측 2018. 1. 16

자 회신자료에 따르면 13일자 조직위 회의에서 논의된 특정 작가의 작품에 대한 

‘권고’ 내용은 “사회적 논란의 소지가 있는 작품은 지양”하자는 것이 조직위 위원

들의 의견이었다고 밝히고 있는 점, ④ 2017. 10. 20.자 박문칠-김OO(전시감독) 

휴대전화 통화내용 녹취록, ⑤ 2017. 10. 31.자 박문칠-조OO(대구미협 사무국

장) 휴대전화 통화내용 녹취록, ⑥ 참고인 이민정, 박문칠에 대한 각 2018. 1. 26., 

2018. 1. 24.자 진술조서, ⑦ 조직위원 안OO, 백OO 작성 각 2018. 2. 5., 2018. 

3. 5.자 진술서에 따르면 13일 조직위 회의에서 박문칠 작품이 상영되었고, 작품

의 내용과 관련하여 전시출품 적합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이에 대하여 조직위

의 ‘권고’ 의견으로 정리되어 박문칠에게 이민정이 재편집 및 교체 요청을 하였던 

사실이 확인되었다. 

(나) 참고인 조OO, 김OO 등은 13일 조직위 회의에서 박문칠의 작품이 상영된 것이 

이 작품이 영상작업이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지만, 당시 회의자료에 보면 

박문칠의 작품뿐만 아니라 다른 작가들의 영상작품이 5개 이상 발견8)되고 있기 

때문에 조직위 회의에서 박문칠의 작품만 상영된 점 또한 박문칠 작품에 대한 검

열 작동의 일환으로 파악된다. 당시 조직위 회의가 1시간 남짓 진행되었는데 이 

중에 박문칠의 작품은 당시 10분짜리로 이를 상영하고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과정을 보면 회의시간의 대부분을 박문칠 작품의 출품 여부에 대해서 논의가 된 

것으로 이 또한 검열이 있었다는 정황을 뒷받침하고 있다. 

(다) 대구시 공무원 양OO의 박문칠 작품에 대한 반대 발언이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① 

참고인 이민정에 대한 2018. 1. 26.자 진술조서에서 “류OO가 양OO 팀장에게 

대구시 입장을 묻자 만약에 이 작품을 전시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시가 곤란해질 

것 같다”는 발언을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참고인 김OO에 대한 2018. 1. 

22.자 진술조서에서 양OO이 사드와 관련된 작품의 전시에 반대하는 위원들의 입

8) 2017 대구아트스퀘어 2차 회의자료 중 13면 심래정(영상), 15면 박제성(영상), 19면 방정호(영상), 

장석준(영상), 21면 Marie Vic(영상, 설치), 22면 Jia-Jen Lin(영상), 23면 Vandana(영상, 설치), 

Joaquin Segura(영상,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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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참고인 OOO에 

대한 2018. 2. 9.자 진술조서에 따르면 양OO이 박문칠 작품에 대한 부정적인 발

언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의 발언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실로 확인된다.

나. 윤동희에 대한 ‘배제’가 있었는지 여부

(1) 신청인 윤동희와 대구미협 간 2017. 9. 11.자 청년미술프로젝트 작품대여 약정서, 

2017. 10. 20.자 박문칠-김OO 휴대전화 통화내용 녹취록, 2017. 10. 30.자 박문

칠-조OO 휴대전화 통화내용 녹취록, 참고인 이민정에 대한 2018. 1. 26.자 진술

조서을 종합하면, 윤동희 <망령>에 대한 제외 요청은 해당 작품이 박정희 전 대통

령을 연상시키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참고인 김OO, 조OO, OOO, OOO 등은 윤동희 <망령>에 대한 제외요청은 작품

수량이 전시공간 및 다른 작가들과의 형평성과 관련하여 진행된 것이라고 진술하

나, 이미 2017. 9.에 체결된 약정서에 윤동희 작가는 총 3개 시리즈를 출품하기로 

약정했던 점, 다른 작가들의 경우 3개 이상의 시리즈를 출품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점9) 등에 비추어 이러한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 

다. 이은영에 대한 ‘배제’가 있었는지 여부

(1) 2017. 10. 31.자 박문칠-조OO 휴대전화 통화내용 녹취록, 참고인 이민정에 대한 

2018. 1. 26.자 진술조서, 참고인 이은영에 대한 2018. 2. 9.자 진술조서를 종합하

면, 실무진 회의에서 이은영 작가노트에서 ‘세월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이를 수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은영에게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2) 참고인 조OO, 김OO, OOO 등은 이은영 작가노트와 관련해서는 분량 조절의 문

제였지, ‘세월호’라고 기재된 부분에 대한 수정요청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

하나, 김OO-이민정 간 이은영 작가노트와 관련하여 분량 조절 논의 2017. 10. 2.

자 이메일 및 이민정-이은영 작가노트 분량조절과 관련한 2017. 10. 3.자 카카오

톡 메시지를 보면 이미 2017. 10. 초에 분량조절이 있었던 사실, 당시 회의 참석자

9) “2017 청년미술프로젝트 도록” 중 고윤정 작품 수 5개(16~19면), 김소연 작품 수 7개(24~27면), 

박제성 작품 수 3개(44~47면), 박준상 작품 수 5개(48~51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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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대구시 문화예술정책과 주무관 OOO의 진술을 보면 회의에서 세월호에 대한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사실, 당시 협력 큐레이터였던 이민정이 2017. 10. 

16. 이은영에게 2017. 10. 16. 작가노트 수정에 대해 요청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단순한 분량조절이었다는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

라. 대구시의 개입 여부

(1) 2017 대구아트스퀘어 추진계획서, 대구시 공무원인 참고인 OOO, 양OO의 진술

에 따르면, 대구시는 대구아트스퀘어의 행･재정 지원 및 상황관리, 유관기관 협력

을 담당하며, 예산집행 이외의 행사내용에는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다. 2017. 

10. 13.자 조직위 회의에 대구시에서 참여한 것 또한 전체적인 행사진행 상황을 파

악하기 위하여 ‘참관’한 것이었다. 

(2) 2017. 10. 13.자 조직위회의 및 실무진회의에서 전시내용과 관련된 발언이 대구

시 공무원(양OO, OOO)으로부터 있었던 점, 조직위회이 전날인 12일에 회의자료

와 관련하여 조OO에게 이OO이 전화를 걸어 특정 작품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였던 

점 등을 보면 대구시 공무원들이 본연의 역할과 권한을 넘어선 개입이 있었다고 판

단할 수 있다. 

2.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과 쟁점

대구시의 개입 정도와 관련하여 대구시장 등 문화예술정책과 상위 부서 등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대구아트스퀘어 청년미술프로젝트 특정 작가 검열과 관련하여 보고를 받

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되지 못하였다. 

3. 이 사건의 성격

이 사건은 박근혜 정부 이후 2017년에 대구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기존 우리 위원회에

서 조사를 진행하였던 사건과는 시기적인 면에서 궤를 달리한다.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가 문화예술계 좌파배제라는 국정기조에서 출발하여 당시 

야당지지, 정부비판 활동, 세월호, 용산참사 등 시국선언 참여자를 배제하는 구체적인 방

식으로 진행이 되었다면, 이번 2017 대구아트스퀘어 청년미술프로젝트 검열 의혹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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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드 반대, 세월호, 박정희 前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성향의 작품이라는 이유로 전시

의 주최, 주관 측이 모두 부담을 느껴 해당 작가들에게 작품의 수정, 교체, 제외 등을 요구

한 사건으로 차별 사유 및 방식에 있어서 박근혜 정부 시기의 블랙리스트 사건과 동일한 

유형으로 파악된다.

이 사건은 피해 작가들이 청년작가들로 여러 정부비판적 시국선언에 참여한 이력이 드

러나지 않아 소위 블랙리스트 명단에는 없지만,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의 연쇄작용에 

따라 권력에 비판적인 의견과 행위를 한 문화예술인을 주최 측인 대구시에서 배제한 경

우에 해당되며, 또한 주관단체인 대구미협 및 전시감독 측인 민간 영역에서 내재화된 블

랙리스트 방식의 ‘배제’가 작동한 경우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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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홍성담의 전시회 무산, 보수단체 시위 등 
블랙리스트 실행 의혹 사건

1. 의결주문

사건번호 2017시6[홍성담의 전시회 무산, 보수단체 시위 등 블랙리스트 실행 의혹 

사건]에 대한 별지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한다.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가. 신청 취지

신청인 홍성담은 2012년 11월 평화박물관의 ‘유신의 초상전’ 기획 전시회에 보수단

체들이 전시장에 난입하여 시위를 하고, 2014년 8월 광주 비엔날래에 걸개그림 ‘세월 오

월’ 전시가 무산되고, 2015년 3월 독일 전시회에 초청되었으나 국내 운송사가 작품 운송

을 거부하고, 2015년 9월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진행된 전시회에서 신청인 동의 없이 그

림이 철거되고, 보수단체들이 자택에 불법 난입하여 시위를 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는 신청인이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것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

하며 진상조사를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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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진상규명한 사실의 요지

(1) 보수단체들의 2015년 평화박물관 전시 방해 및 고발

2012년 평화박물관의 ‘유신 40년 기획 전시, 3부 유신의 초상’에 신청인은 박근혜 출

산그림으로 알려진 ‘골든타임 - 닥터 최인혁, 갓 태어난 각하에게 거수경례하다’를 출품

하였다. 이를 이유로 불명의 사람들이 신청인의 작품을 도용한 플래카드를 만들고, 불법

적인 항의시위를 벌인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정의로운 시민행동’의 정OO가 평화박

물관을 기부금품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 또한 신청인의 작품 전시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

단된다.

(2) 정치적 작품이라서 운송을 거부당한 <세월오월>

범양해운은 독일 미술협회 nGbk와 계약을 맺고 <세월오월>을 포함한 신청인의 작품 

5종을 독일까지 운송키로 계약을 맺었다. 이후 운송품이 박근혜 풍자와 비판 내용의 정

치적 미술작품인 것을 확인한 후 업체 운영에 애로점이 생길 것을 우려하여, nGbk와 협

의 없이 일방적으로 운송을 거부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3) 2015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철거된 ‘김기종의 칼질’

2015년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진행한 아트페어 ‘공허한 제국’에 신청인은 미 대사 니퍼

트 피습사건을 소재로 한 그림 ‘김기종의 칼질’을 출품하였다. 이에 ‘어버이연합’은 전시

회를 방해할 목적으로 협박과 불법 시위 등을 진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서울시립미

술관에서는 신청인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작품을 철거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2014년 8월 광주비엔날래 ‘세월 오월’ 전시 무산과 관련하여 “2017직시1, 2014년 광주비엔날레 <세월오월> 전

시 취소 외압 의혹 및 2018년 광주비엔날레 예산 삭감 사건”으로 직권 조사를 진행하였으므로, 본 사건의 조사 사

항에서는 제외하였다. 

붙임 : [홍성담의 전시회 무산, 보수단체 시위 등 블랙리스트 실행 의혹 사건] 

진상조사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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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7시6, 홍성담의 전시회 무산, 보수단체 시위 등 블랙리스트 실행 의혹 사건

[신청인] 홍성담

제1절 조사 개요

1. 신청의 취지

신청인 홍성담(이하 신청인)은 2012년 11월 평화박물관의 ‘유신의 초상전’ 기획 전시

회에 보수단체들이 전시장에 난입하여 시위를 하고, 2014년 8월 광주 비엔날래에 걸개

그림 ‘세월 오월’ 전시가 무산되고, 2015년 3월 독일 전시회에 초청되었으나 국내 운송

사가 작품 운송을 거부하고, 2015년 9월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진행된 전시회에서 신청

인 동의 없이 그림이 철거되고, 보수단체들이 자택에 불법 난입하여 시위를 하는 등의 피

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는 신청인이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것과 관련

이 있다고 주장하며 진상조사를 요청하였다.

2. 조사 개시의 근거 및 목적

가. 조사 개시의 근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

조(기능) 제1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를 위한 조사세칙｣ 제21조(조사개시

결정 등)에 따라, 위 사건에 대하여 2017년 12월 22일 제20차 전원위원회 의결(조사기

록 103쪽)을 통해 조사개시를 결정하였다. 

나. 조사의 목적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따라 ① 2012년 11월, 평화박물관 기획전시 과정에서의 보수단

체 시위 경위, ② 2015년 3월, 독일 베를린 전시 과정에서의 국내 운송업체의 운송 거부 

경위, ③ 2015년 9월, 서울시립미술관 남서울관의 전시 과정에서의 작품 철거 경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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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시위 경위 등을 조사하였다. 

단, 신청인이 주장하는 2015년 광주 비엔날래에서의 걸개그림 ‘세월 오월’이 전시되

지 못한 사건과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2017직시1, 2014년 광주비엔날레 <세월오월> 

전시 취소 외압 의혹 및 2018년 광주비엔날레 예산 삭감 사건”으로 직권 조사를 진행하

였으므로, 본 사건의 조사 사항에서는 제외하였다.

제2절 조사 경과 

1. 문건 등 자료조사 

아래 [표-1]과 같이 문서, 메일 등 모두 26건에 대하여 자료를 입수하여 검토하였다.

표 1. 문건 등 자료 조사 목록

연번 서명 진술자, 작성자 등 입수일 비고

1
nGbk와 신청인이 맺은 전시계약서

(2015. 2. 24)
nGbk 2017. 12. 19.

2
범양해운이 nGbk에 제출한 견적서

(2016. 7. 27. ~ 2016. 8. 16.)
범양해운 2017. 12. 19.

3
범양해운과 nGbk가 주고받은 메일

(2015. 1. 29. ~ 2015. 3. 19.)
범양해운, nGbk 2017. 12. 19.

4
신청인이 nGbk에 발송한 메일

(2015. 2. 24.)
범양해운, nGbk 2017. 12. 19.

5

VERBOTENE BILDER BANNED IMAGES

(2015년 nGbk 주최 전시회 도록)

(2015. 3. 31.)

nGbk 2017. 12. 19.
2017시6

자료 - 1

6
2012년 평화박물관 전시 웹 포스터, 

출품작(2012. 11. 30.)
오OO 2018. 1. 19.

6
2012년 평화박물관 고발 관련 자료

(2012. 11. 30.)
오OO 2018. 1. 19.

7
2015 SeMA 예술가 길드 아트페어 ‘공허한 

제국’ 전시회 도록 (2015. 9. 40)

서울시립

미술관
2018. 2. 7.

2017시6

자료 - 2

8
2015 SeMA 예술가 길드 아트페어 ‘공허한 

제국’ 후(後) 도록 (2016. 12.)

서울시립

미술관
2018. 2. 7.

2017시6

자료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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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서명 진술자, 작성자 등 입수일 비고

9
2015년 예술가 길드 아트페어 총감독 협약서 

(2015. 7. 1.)

서울시립

미술관
2018. 2. 7.

10
참고인 김OO 진술서

(2018. 2. 15.)
김OO 2018. 2. 15.

11
안산경찰서 집회 신고 사실조회

(2018. 2. 28)
안산경찰서 2018. 2. 28.

12 2015년 nGbk 전시회 사진 유OO 2018. 3. 6.

13
종로경찰서 집회 신고 사실조회

(2018. 3. 6.)
종로경찰서 2018. 3. 6.

14
nGbk 전시회 당시 신청인이 그린 벽화, 

작업과정 사진
nGbk 2018. 3. 6.

15 Ok & Kim 블랙리스트 명단 (2015.1.) 특검 6-2 2018. 3. 16.

16 리스트-2014 2015년도분(654명)-확정 문화체육관광부 2018. 3. 16.

17

국정원 블랙리스트 조사결과 – 붙임16, ‘문예계 

주요 左성향 인물 현황(249명)’

(2017. 10. 31.)

국가정보원 2018. 3. 16.

18
허현준 청와대 행정관 공소장

(2017. 11. 6.)
서울지방검찰청 2018. 3. 16.

19

[언론기사] [단독]서울시립미술관 기획전에 

걸린 ‘리퍼트 美대사 테러’ 옹호 그림

(2015. 9. 8.)

동아일보 2018. 3. 16.

20
[언론기사] ‘김기종의 칼질’ 홍성담 집 앞 항의 

집회 (2015. 9. 21.)
데일리대한민국 2018. 3. 16.

21 [동영상] 2015. 09. 18. 집회 촬영 영상
데일리대한민국사

이트
2018. 3. 16.

22

[언론기사] 어버이연합, ‘김기종의 칼질’ 전시 

관련 홍성담 작가 아파트 항의 방문

(2015. 9. 20.)

경기일보 2018. 3. 16.

23

[언론기사] 국정원 직원 “어버이연합 

시위동원… 매달 200만~300만원 줘” 

(2018. 1. 15.)

news1 2018. 3. 16.

24
[언론기사] 박원순 시장 “리퍼트 대사에 직접 

사과할 것” (2015. 9. 10.)
동아일보 2018. 3. 16.

25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2018. 3. 16.

26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서울특별시 2018.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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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고인 등 대인조사

아래와 같이 모두 10인에 대하여 10회에 걸쳐 대인조사를 진행하였다.

표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목록 

연번 대상자 관계 제목

1 홍성담 신청인
1회 진술녹음 (2017. 11. 22.)

조사기록 3 ~ 44쪽

2 유OO nGbk 큐레이터
1회 진술녹음 (2017. 12. 19.)

조사기록 45 ~ 80쪽

3 오OO 평화박물관 사무처장
1회 면담 보고 (2018. 1. 19.)

조사기록 110 ~ 115쪽

4 오OO 서울시립미술관 큐레이터
1회 면담 보고 (2018. 2. 6.)

조사기록 132 ~ 134쪽

5 김OO 서울시립미술관장
1회 면담보고 (2018. 2. 8.)

조사기록 140 ~ 143쪽

6 최OO 서울시립미술관 수집연구과장
1회 진술조서 (2018. 2. 9.) 

조사기록 144 ~ 154쪽

7 홍OO 2015 공허한 제국 총감독
1회 진술녹음 (2018. 3. 3.)

조사기록 163 ~ 191쪽

8 김OO 범양해운 대표이사
1회 진술조서(2018. 3. 6.)

조사기록 195 ~ 205쪽

9 양OO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문화기획관
1회 진술서 (2018. 3. 15.)

조사기록 218 ~ 222쪽

10 이OO 서울특별시 문화본부장
1회 진술서 (2018. 3. 16.)

조사기록 223 ~ 227쪽

 

제3절 조사 내용

1. 신청인의 블랙리스트 등재 여부

신청인은 위원회 확보자료 ‘리스트-2014/2015년도분(654명)-확정’ 문건에서 ‘6. 기

존관리 리스트 – 149명, 미술-4명 ① 광주비엔날레 특별전 – 홍성담(작가, VIP 비하 그

림)’(조사기록 279쪽)이라 등재되어있으며, [그림-1]의 ‘Oh & Kim’ 블랙리스트 명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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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홍성담 – VIP 비하그림, 평화박물관 건립… 기금 마련’(조사기록 249쪽)으로 등재

되어 있다. [그림-2]의 국정원에서 작성된 ‘문예계 주요 左성향 인물 현황(249명)’2)(조사

기록 262쪽)에서 ‘A급’으로 분류, 등재되어 있다. 또한 신청인의 이름은 故 김영한 업무

수첩에도 7차례나 등장한 것으로 봤을 때, 신청인은 박근혜 정부에서 요주의 문화예술인

으로 지정, 관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1] Oh & Kim’ 블랙리스트 명단 중 신청인 이름이 등재된 부분

[그림-2] ‘문예계 주요 左성향 인물 현황(249명)’ 중 신청인이 A로 분류, 등재된 부분

1)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사무관 김OO이 작성한 후 2015. 7.경 오OO에게 인계한 문건으로, 특검 작

성의 오OO에 대한 2016. 12. 27. 진술조서 제16쪽

2) 국정원 블랙리스트 조사결과 – 붙임16, ‘문예계 주요 左성향 인물 현황(249명)’｣(2017.10.31.) 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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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2년 평화박물관 전시회 보수단체 시위 및 고발 관련

가. 평화박물관의 유신 40년 6부작 유체이탈 전시 개요

2012년 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3)(이하 평화박물관)에서는 1972년 유신 선포 40

년을 맞아 사단법인 아트스페이스 풀과 함께 ‘유신 40년 공동 주제 기획 6부작 전시 유체

이탈(維體離脫)4)’을 진행하였다. ‘유체이탈’은 ‘10월 유신’이라는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

지 파악하고, 몸과 마음에 남은 유신의 영향을 풍자, 성찰하기 위한 전시들이 기획되었

다. 평화박물관에서 전시공간으로 운영하는 스페이스 99, 아트스페이스 풀, 온라인 공간

을 활용하였다.

1부 <국가의 소리>는 김정헌, 양아치가 참여하였으며, 08. 28. ~ 09. 26. 진행되었다. 

2부 <구국의 영단>은 한홍구, 최원준의 참여로 10. 17. ~ 11. 07. 진행되었다. 3부 <유신

의 초상>은 신청인과 함께 김성룡, 박영균, 선무, 양은주, 이윤엽, 황세준 등 7명의 작가

가 참여하였으며, 11. 10. ~ 11. 25. 진행되었다. 4부 <유신의 초상>은 김경호, 김동규, 

권동현, 서평주, 이완, 정기훈이 참여하여, 11. 28. ~ 12. 13. 동안 진행되었다. 5부는 김

소령, 지용일이 공동작업한 <지금 이곳에 어우리는 어떤 우연>과 권기예, 김규림이 참여

한 <일방통행>이 진행되었으며 온라인 전시공간을 활용하여, ‘유체이탈’ 전시 전기간에 

걸쳐 09.20 ~ 12. 19 진행되었다. 6부는 10.17부터 진행하였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전

국 각지 미술공간들의 참여로 진행하였다.

3) 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는 전쟁과 폭력의 고통을 기억하며 생명인권평화의 가치와 철학을 확산

시키기 위한 평화박물관 건립을 목적으로 2006년 2월 16일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서울특별시 종로

구 삼봉로 95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8년 현재, 백낙청, 오수성, 이옥선, 김정헌(상임대표)이 공동

대표를 맡고 있다. 문화예술 작품의 전시와 평화교육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4) 유체이탈(遺體離脫)이 정확한 표현이나, ‘유신체제를 벗고 떠나다’ 라는 의미를 담아 ‘유체이탈(維體

離脫)’로 표기한 것으로 추측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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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유신 40년 공동 주제기획 6부작 유체이탈 – 3부 “유신의 초상” 웹포스터

나. 신청인의 출품작

신청인은 <유신의 초상> 전시에 이른바 ‘박근혜 출산그림’이라 알려진 ‘골든타임 - 닥

터 최인혁, 갓 태어난 각하에게 거수경례하다(194×265cm, 캔버스에 유채, 2012)’과 

함께, ‘바리깡I – 우리는 유신 스타일!(194×130.5cm, 캔버스에 유채, 2012)’, ‘바리깡

II – 우리도 유신 스타일!(162×130.5cm, 캔버스에 아크릴릭, 2012)’ 등 총 3건의 작품

을 출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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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유신의 초상’에 출품한 ‘출산그림’으로 알려진 신청인의 작품 “골든타임-닥터 최인혁, 갓 

태어난 각하에게 거수경례하다”(194×265cm, 캔버스에 유채, 2012)

다. 전시회 항의 시위 및 고발

(1) 전시회 항의 시위 단체 관련

참고인 오OO은 평화박물관 사무처장으로 2012년 당시 평화박물관이 참여한 유신 

40년 기념 전시회 ‘유체이탈’을 총괄 담당한 자이다. 오OO은 위원회 조사에서, 보수단

체들이 신청인의 그림 전시에 대해 사무실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항의와 욕설이 섞인 전

화를 많이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조사기록 111쪽)을 하였다. 또한, 단체명을 밝히지 않

은 사람들이 전시회장에 찾아와 신청인을 북한으로 보내라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펼치고 

항의집회를 하였다고 하고, 마치 인증 사진 찍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보였고 30분 정도 

시위를 진행하고 철수하는 등 상당히 형식적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조사기

록 111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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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오OO이 알려준 인터넷 사이트와 제출한 사진 자료(조사기록 113쪽)등을 확인한 

결과, 신청인의 그림을 도용하여 ‘예술을 위장한 친북좌익 정치예술가는 즉각 평양으로 

가라!’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만들어 시위하고 있는 모습과 실내에서 신청인 작품 관련 규

탄 집회로 추정되는 모임이 진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각 사진들에서 ‘범민족통

일국민화합(범민단), 나라바로지키기범국민운동본부’ 등의 단체명을 확인하였다.

[그림-5] 신청인 작품 관련 실내 규탄 집회로 추정되는 사진 - 평화박물관 오OO 사무처장 제출

‘범민족통일국민화합’, ‘나라바로지키기범국민운동본부’는 단체 인터넷 사이트 존재 

유무를 확인하기 어려웠으며, 행정안전부 웹사이트(www.mois.go.kr)를 통해 사건이 

발생하였던 2012년 당시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2012. 12. 31.)’과 2018년 3월 

현재,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위 단체들의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임의적으로 구성, 운영하는 단체로 판단되며, 종로경찰서

는 11월 경 평화박물관 전시관련 종각역 주변의 집회 신고 유무, 참여 단체 등의 사실조

회 요청에 대한 회신으로 ‘집회 시위 유무 확인되지 않음’의 답변(조사기록 194쪽)을 제

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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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화박물관 고발 관련

오OO의 진술과 인터넷 사이트5)에 게시된 고발접수증(조사기록 126쪽), 언론보도6) 

등을 종합하였을 때, 2012년 11월 30일, ‘정의로운 시민행동 정OO’는 서울중앙지방검

찰청에 평화박물관이 기부금품을 불법 모금한 것이라는 고발취지(조사기록 127쪽)를 밝

히며, 이OO 이사장, 한OO 상임이사를 비롯하여 평화박물관 이사와 감사 등 14인을 피

고발인으로 고발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정OO’의 운영 사이트의 고발 자료(조사기록 126쪽)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한 결과, 

‘정OO’는 물론 ‘정의로운시민행동’에 대해서도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하여 추가적

인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또한 사이트에 게시된 고발접수증, 고발취지를 살피면, ‘정OO’가 고발한 사항은 평화

박물관의 기부금품 모집 위반에 대한 내용임에 반해, ‘고발 취지’에서는 신청인이 평화박

물관 전시에 출품한 작품을 언급하며 ‘박정희 낳는 박근혜 그림으로 알려져 세간의 물의

를 일으킨 단체’로 평화박물관을 소개하고 있으며, ‘홍성담 문제 그림 관련 언론 기사’를 

참고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3. 2015년 독일 nGbk 전시회 작품 운송 거부 관련

가. 독일 nGbk 전시회 개괄

신청인의 진술(조사기록 7쪽), 독일 교포로 nGbk의 운영위원인 참고인 유OO의 진술

(조사기록 49쪽), 2015년 nGbk 전시회 도록(2017시6 자료 - 1), nGbk 웹사이트, 

Wikipedia 사이트 등을 통해 아래의 사실을 확인하였다.

Neue Gesellschaft für bildende Kunst(New Society for Visual Arts, 신사회미

술협회)(이하 nGbk)는 1969년에 설립되었으며, 연간 10억 이상의 독일 정부의 복권기

금으로 운영되는 독일의 미술협회다. 2015년, nGbk는 동북아시아의 민주주의 국가로 

알려진 한국, 대만, 일본 등에서 정치적으로 탄압받거나, 시민사회와 충돌을 겪는 예술 

5) https://blog.naver.com/mutanavy - 정OO가 운영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정의로운시민행동’ 

블로그

6) 시사브리핑, <보수단체 대표의 고발과 수사기관의 무리한 압수수색 -“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 화원

명부 압수수색은 과잉수사”>, 시사브리핑, 2013. 5. 28. 

http://www.n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98, 2018. 3. 10. 



226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작가와 작품들을 선정하여 2015년 4월 18일부터 6월 14일까지 전시회를 진행하였다. 

“VERBOTENE BILDER - Kontrolle und Zensur in den Demokratien Ostasiens 

(BANNED IMAGES - Control and Censorship in East Asian Democracies, 禁止 

- 동아시아 민주주의의 통제와 검열)”의 이름으로, 독일 베를린에서 진행되었으며, 인터

넷을 통한 전시 홈페이지(http://www.verbotenebilder.net)도 개설하였다.

일본 식민지 정책과 천왕제 비판, 야스쿠니 신사 참배 반대 운동 등으로 정치적으로 문

제가 된 일본의 코미요마 타에코 작가와, 나카가키 카츄히사 작가가 참여하였으며, 미국 

식민지, 미국에 대한 비밀경찰 이야기 등으로 알려진 대만의 첸치젠, 첸칭야오 작가가 초

대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탈북하여 남북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작품을 그려온 선무 작

가와 박근혜 정부와 유신 시대의 부활 등을 비판해온 신청인이 참여하였다. 

신청인의 작품 중 <세월오월>, ‘골든타임’, ‘닭대가리’, ‘바리깡’, ‘꽃놀이’ 등 5작품을 

출품하기로 하고, 2015년 2월 24일 nGbk와 전시 협약서(조사기록 83쪽)를 작성하였다.

나. 운송회사 작품 운송 거부

신청인, 참고인 유OO, 김OO의 진술(조사기록 195쪽), 범양해운이 nGbk 측에 제출

한 견적서(조사기록 85 ~ 92쪽), nGbk의 유OO, OOO, OOO과 범양해운 주식회사가 

주고받은 이메일(조사기록 94 ~ 102쪽), 신청인이 유OO에게 발송한 이메일(조사기록 

93쪽) 등을 통해 아래의 사실을 확인하였다.

(1) nGbk와 범양해운의 작품 운송 추진 일정

nGbk는 신청인의 작품 <세월오월>의 큰 부피와 예산 절감 등을 이유로, 신청인과 선

무 작가의 작품을 해운을 통해 독일 전시장까지 운송하기로 하였다. 범양해운 주식회사

(이하 범양해운)는 2014년 11월 3일 날짜가 기입된 4장의 견적서를 nGbk에 전달하고, 

nGbk의 운송 관련 담당자인 OOO이 2015년 1월 29일 운송 확정 메일을 전달하여, 작

품 운송을 계약하였다. 2015년 1월 29일 Wibke Behrens과 2015년 2월 10일 유OO

이 발신한 메일에는 4월 8일에서 13일 사이에 전시장에 작품이 도착할 수 있게 추진해달

라는 내용이 범양해운에 전달되었다. 통상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독일까지 해운 운송이 

35일에서 40일 정도 소요되는 것을 감안, 범양해운에서는 3월 3일 배에 선적하기로 예

정하고, 2월 24일 작가들의 작품을 수령하기로 예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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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양해운의 작품 운송 거부 통보

범양해운은 작품을 수령하기로 한 2월 24일 당일, 오전 9시 49분경, 신청인에게 전화

하여 회사 사정으로 운송 작업을 할 수 없다는 의사를 통보하였다. 그리고 당일 범양해운

의 ‘OOO’가 nGbk 운영위원 유OO에게 이메일을 통해 “본건을 당사에서 취급할 수 없

음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진 등을 받고 추진 중에 회사 내부적인 판단

으로 취급하지 말라는 담당 중역의 통보로 이렇게 통보드리게 된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

각합니다.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맞씀7)드릴 수 없지만 카르네 서류 발급 과정과 통

관과정에서 회사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회사 위선8)의 판단으로 사료됩니다. 

아마도 매스컴에서 많이 회자된 사진이기에 그런 것이 아닌가 판단합니다. 저의 좁은 소

견은 본 건은 외국계 회사에서 직접 취급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됩니다.”라는 내용의 

운송 거부 메일(조사기록 100쪽)을 발송하였다. 그리고 3월 19일 범양해운의 ‘김주영’이 

nGbk의 대표 OOO과 운송 담당자 OOO에게 이메일을 통해 “Unfortunatly9), we 

cannot handle this shipment because of our inner policy. The Art has 

relation with political issue, our managing team did not accept this 

shipment.”(번역- 유감스럽지만 회사 내부 정책상 이 운송을 취급할 수 없습니다. 작품

이 정치적 이슈와 관련이 있어 회사 경영팀에서 운송을 거부했습니다)라는 내용의 메일

(조사기록 102쪽)을 발송하였다.

(3) 작품 운송 거부 결정권자

범양해운의 대표이사 OOO는 위원회 조사에서(2018. 3. 6. 진술조서, 조사기록 200

쪽) 2월 24일의 운송거부 메일은 본인이 직접 작성한 메일이며, 대표이사면서 동시에 영

업을 해야하는 회사 사정상 ‘OOO’라는 이름을 사용하며 해외영업부 팀장으로 당시 업

무를 맡아 처리했다고 진술하였다. 메일에서 언급된 ‘담당 중역’은 OOO 자신이며, 3월 

19일 영문 메일 또한 자신이 내용을 확인하고, 작성을 지시하였으며, 발송자로 기입된 

‘OOO’은 당시 해외영업팀 직원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였다.

7) ‘말씀’의 오기로 보임.

8) ‘윗선’의 오기로 보임.

9) ‘Unfortunately’의 오기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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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작품 운송 거부 사유

김OO는 위원회 조사에서 작품 운송을 거부한 이유에 대해, 일회성 사업이기도 했거니

와 해당 계약의 영업 이익도 크지 않았으며, 가격 조율과 통관을 위한 서류 준비 과정 등의 

문제로 기일을 맞추기가 어려웠고, 특히 통관 서류 준비를 위해 작품 사진을 받아보니 언

론에서 많이 회자된 박근혜가 선글라스 쓴 그림, 출산하는 그림 등 문제의 소지가 많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회사 입장을 고려하여 운송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운송 거부 통보 메일에 기일을 맞추기 어렵다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

해 “이런 그림이 아니고, 다른 작품이었다면 추진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후에 문

제의 소지가 너무나 클 것 같은 작품을 진행시키기에는 회사가 떠안아야할 리스크가 많

아 쉽지 않았습니다.”(조사기록 201쪽)라고 진술하여, 작품 운송 거부의 핵심적인 사유

가 기일 문제가 아님을 인정하였다.

2월 24일 메일에서 ‘외국계 회사에서 취급’을 권유한 이유는 작품 운송에 필요한 서류 

준비부터 통관을 추진하며 비용이 발생하는데, 세관에 물건이 묶여 운송 차질이 생길경

우 비용을 청구하기도 쉽지 않겠다는 판단에서 외국계 전시물 관련 전문 운송 업체들이 

더 좋겠다는 제안도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통관과정에서 회사에 치명적인 문제’

에 대한 부분은 운송업자 입장에서 세관에 문제가 되었을 경우 이후 사업을 지속할 수 없

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는, 세관에 ‘리스트 업’ 기업이 될 수 있는 문제를 표현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3월 19일자의 ‘The Art has relation with political issue’라고 적시한 

이유에 대해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민감한 소재의 그림이라서 당시에는 간단하

게 생각했고, 다른 업체를 찾겠거니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범양해운의 운송 거부 결정이 대표이사 겸 해외영업부 팀장인 OOO 개인의 판

단일 뿐, 청와대나 국정원 등의 정부기관 개입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운송 거부에 대한 nGbk의 대응

3월 19일, 범양해운으로부터 운송 거부 의사를 공식적으로 확인한 nGbk는 당일 항의 

메일(조사기록 102쪽)을 발송하였다. 항의 메일에는 계약 파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메일에서 언급한 ‘political issue’가 무슨 의미인지에 대한 물음과 함께, “Is 

South-korea not a democracy that supports freedom of speech?”라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문제를 언급하였다. 이에 대해 범양해운은 일체의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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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을 하지 않았으며, 계속 이야기를 주고받을 필요가 없겠다는 범양해운 대표이사 김OO

의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그리고 nGbk는 일정이 촉박하고, 포장 등의 문제가 까다롭기도 하여 작품 운송을 위

한 다른 업체 선정도 불가능하게 되었다. 계약위반 관련 소송 문제도 검토하였으나, 국제

법, 변호사 비용, 시간 소요 등을 이유로 소송까지 가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작품 운송이 불가능해지자, nGbk는 결국 해당 작가들을 독일로 직접 초청, 애초 작품

을 전시하기로 한 위치에 벽화를 그리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신청인과 선무작가가 동의

하여, 베를린 현지 전시 장소에 직접 벽에 그림을 그리기로 하고, [그림-7] ‘세월오월 – 베

를린 버전’을 그려 전시회에 참여하였다.

[그림-6] 신청인이 독일 베를린 현지 전시장에서 벽화를 그리고 있는 장면

[그림-7] <세월오월>- 베를린 버전, 2015 VERBOTENE BILDER 벽화, 홍성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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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5년 서울 시립미술관 길드 아트 페어 그림 철거 관련

가. ‘공허한 제국’ 개요와 ‘김기종의 칼질’ 출품 과정

2015년 서울시립미술관에서는 예술가들의 지속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자생적인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아트페어를 추진하였다. 시립미술관의 공공적인 성격을 유지하기 

위해 일반적인 아트페어의 형식을 벗어나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작품 전시를 병행하여 

‘전시성’과 ‘시장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립미술관은 홍OO 

총감독을 위촉하고, 9월 4일부터 9월 13일까지, ‘2015<SeMA10) 예술가 길드 아트페

어> : 공허한 제국’(이하 공허한 제국)이라는 이름으로 서울시립남서울생활미술관에서 

개최하였다. 공허한 제국의 전시 컨셉, 작가 및 작품 선정 등 전시와 관련된 모든 권한과 

책임은 홍OO 총감독에게 있고, 서울시립미술관 수집연구과에서 사업을 담당하는 것을 

골자로, 2015년 7월 1일 서울시립미술관장 김OO와 총감독 홍OO이 맺은 ‘2015 <예술

가 길드 아트페어> 총감독 협약서’(조사기록 137쪽)를 작성, 체결하였다. 

신청인 외 23명의 작가들이 참여하였으며, 신청인은 2015년 3월경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가 김기종에게 피습당한 사건과 자신의 생각을 형상화한 ‘김기종의 칼질’과 ‘핵

-거룩한 식사’ 등 2종의 작품을 출품하였다. 참고인 홍OO은 신청인의 참여를 본인이 직

접 요청하였으며, 작품 선정도 스스로 했다는 취지로 출품 경위를 진술(조사기록 172쪽)

하였다.

10) Seoul Museum of Art의 약자로, 서울시립미술관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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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8] <김기종의 칼질> 162×130cm, Acrylic on canvas, 2015 

나. 언론보도 및 보수단체의 항의

신청인과 전시 총감독 홍OO의 진술 녹음 녹취록(조사기록 168쪽), 서울시립미술관

장 김OO(조사기록 140쪽), 서울시립미술관 수집연구과 큐레이터 오OO에 대한 면담보

고(조사기록 132쪽), 서울시립미술관 수집연구과장 최OO 진술(조사기록 144쪽)와 

2015년 9월 21일 데일리 대한민국11) <‘김기종의 칼질’ 홍성담 집 앞 항의집회>기사(조

사기록 292쪽), 2015년 9월 18일 신청인 자택 앞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동영

상12) 등을 통해 아래의 사실을 확인하였다.

11) <‘김기종의 칼질’ 홍성담 집 앞 항의집회>, 데일리대한민국, 2015. 3. 21. 

http://www.dailykorea.kr/sub_read.html?uid=8376, 2018. 3. 9.

12) <‘김기종의 칼질’ 홍성담 집 앞 항의집회>, 데일리대한민국 2015. 3. 21. 기사에 첨부된 영상



232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1) 전시회에 대한 항의와 언론보도

전시회 개막부터 ‘김기종의 칼질’ 전시에 대해 항의가 시작되었다. 특정할 수 없는 무

리들이 전시회가 진행되는 장소에 찾아와 작품 철거를 주장하는가 하면, 서울시립미술관

에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로 욕설이 섞인 항의와 협박성 전화를 걸고, 집회를 열어 전시회 

자체를 방해하겠다는 엄포도 있었다.

‘공허한 제국’이 개막한지 4일째 되는 9월 8일, 동아일보 A8면에 <서울시립미술관기

획전에 걸린 ‘리퍼트 美대사 테러’ 옹호 그림>의 기사13)가 실렸다. 김기종의 리퍼트 미 대

사 피습행위를 옹호하는 그림을 신청인이 그렸으며,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서울시립

미술관이 이 그림을 전시작품으로 걸었다는 내용의 기사였다.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이

후, 여러 인터넷 언론사들에서 보도를 하였으며 공중파 TV 뉴스에서까지 다뤄질 정도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다.

(2) 신청인의 자택까지 찾아온 항의 시위

2015년 9월 18일,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신청인의 자택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버스 3대를 이용하여 찾아온 150여명의 사람들이 항의 시위를 진행하였다. “테러범 김

기종을 안중근 의사로 비유한 인간 말종 홍성담을 미술계에서 퇴출시키자!”는 플래카드

를 들고, 집회가 진행되었다. 집회 참가자들은 신청인의 자택에 진입을 시도하고 이를 막

는 경찰들과의 몸싸움도 발생하였다. 집회 과정에서는 ‘반미 종북 선동꾼 홍성담 쫓아내

자’, ‘인간 말종, 종북 그림쟁이 홍성담’, ‘북괴 김정은 어용 그림쟁이 안산에서 쫓아내자’ 

등의 피켓들이 사용되었으며, ‘대한민국을 부정, 북한의 김정일을 추종하던 놈이 홍성담

이다.’,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인간성도 없는 쓰레기나 다름없는 인간이다.’, ‘그림은 천

박한 쓰레기일 뿐, 개도 안 물어갈 작품’ 등의 발언과 구호들이 난무한 집회가 진행되었

음을, 인터넷 언론매체 ‘데일리 대한민국’의 2015. 9. 21.자 <‘김기종의 칼질’ 홍성담 집 

앞 항의집회> 제목의 기사와 당일 촬영되어, 위 기사에 첨부된 영상(조사기록 297쪽)을 

통해 확인하였다. 

13) <서울시립미술관 기획전에 걸린 ‘리퍼트 美 대사 테러’ 옹호 그림>, 동아일보, 2015. 9. 8. 동아일

보 A8면, http://news.donga.com/3/all/20150908/73488493/1 를 통해서도 관련 기사를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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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항의 및 집회에 참여한 단체 및 사람

서울시립미술관에서 근무하였던 김OO, 최OO, 오OO 등 전시회 관계자들이 항의와 

협박 단체를 동일하게 ‘어버이연합’이라고 진술하고, 9월 18일 집회 동영상 확인결과 플

래카드 하단에 ‘경우회’,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보수국민연합’, ‘탈북어버이연합’, ‘한

겨레청년단’ 등의 단체명이 명시되어 있으며, 영상 자막으로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

총장 OOO’, ‘어버이연합 부회장 OOO’, ‘어버이연합 안산 사무국장 OOO’라고 소개된 

사람들이 규탄 발언과 성명서 낭독을 하는 등 집회에 참가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9월 20

일자 경기일보는 <어버이연합, ‘김기종의 칼질’ 전시 관련 홍성담 작가 아파트 항의 방

문> 제목의 기사를 통해 150여명이 집회에 참가하였다는 기사14)(조사기록 290쪽)를 보

도하였다. 

언급된 ‘어버이연합’,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보수국민연합’, ‘탈북어버이연합’, ‘한겨

레청년단’는 단체 인터넷 사이트 존재 유무를 확인하기 어려웠으며, 행정안전부 웹사이

트(www.mois.go.kr)를 통해 사건이 발생하였던 2015년 당시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현황’과 2018년 3월 현재,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을 확인

한 결과 위 단체들의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임의적으로 구성, 운영해왔던 단체

로 판단된다.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작성한 청와대 행정관 ‘허OO’ 공소장(조사기록 269쪽)과 언론

사 news1의 2018. 1. 15.자 <국정원 직원 “어버이연합 시위동원… 매달 200만 ~ 300

만원 줘>기사(조사기록 295쪽) 등을 확인한 바, ‘어버이연합’은 박근혜 정부가 국정운영

에 비판적인 개인 및 단체를 ‘종북, 좌파’ 세력으로 규정하고, 정책에 우호적인 여론을 주

도하는데 활용된 단체로 판단된다. ‘경우회’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15)의 약칭으로, 집

회 주최 및 참가 여부, 참석자 등의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2015년 당시 근무자들이 전원 

교체되었으며, 관련 기록을 검찰이 전부 압수하여 확인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조사

기록 192쪽)받았다. 참여 단체에 대한 관련 기록 등을 확보하지 못하여 참가 단체 및 참

석자를 특정할 수는 없다. 2015년 9월 18일 안산시 상록구 사동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14) <어버이연합, ‘김기종의 칼질’ 전시 관련 홍성담 작가 아파트 항의 방문>, 경기일보, 2015. 9. 20.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1034904, 2018. 3. 9.

15) ‘대한민국재향경우회’는 퇴직경찰들의 모임으로 대한민국재향경후회법에 의해 설립된 법정단체로, 

현재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92(02-2234-1881)에 위치하고 있으며, www.ex-police.or.kr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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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어진 집회와 관련하여 안산경찰서는 당시 접수된 집회신고 접수 사실이 없다는 결과

(조사기록 162쪽)를 통보하였다. 그렇지만 위 동영상 확인 결과와 관련자들의 동일한 진

술 등을 종합하였을 때, ‘어버이연합’이 서울시립미술관에 대한 항의와 협박, 신청인 자

택 앞 불법 집회 등을 주도하고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작품 철거 경위 및 사유

신청인, 참고인 홍OO, 최OO, 오OO, 김OO의 진술과 참고인 이OO, 양OO의 진술 

등을 통해 아래의 사실을 확인하였다.

(1) ‘김기종의 칼질’ 철거 경위

9월 8일, 동아일보 기사가 보도된 이후 서울시립미술관 수집연구과장 최OO는 오전에 

홍OO 총감독에게 전화를 걸어, ‘어버이연합’의 항의와 언론보도 등을 전하였다. 사태 파

악 후 홍OO 감독은 신청인과 전화통화를 한 후, ‘김기종의 칼질’ 철거를 결정하고 이를 

최OO에게 통보하였다. 최OO는 오OO 큐레이터에게 그림 철거를 지시하였으며, 8일 

오후, 오OO이 전시장에 가서 직접 작품을 철거하였다.

서울시립미술관 측은 의견을 제시하지도 않았고, 지시를 할 수 있는 관계나 위치도 아

니었으며, 작가와 작품 선정을 비롯한 전시와 관련된 결정 권한은 총감독에게 있어, 서울

시립미술관이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다고 참고인들이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고, 홍

OO 총감독도 이를 동의하고 있다. 다시 말해, 홍OO 총감독의 결정으로 ‘김기종의 칼질’

이 철거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시립미술관 관계자들이 홍OO 총감독이 작품 철거

를 결정하게끔, 종용하거나, 강제한 정황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전시회 이후 제작된 후(後) 도록(이하 후도록, 2017시6 자료 - 3) 13p에 기록된 “두 번

에 걸쳐 그림이 철수되는 과정”이라 표현에 대해, 홍OO은 개막 전에 공간 배치 과정에 

‘김기종의 칼질’이 전시되지 않아 이를 지적하여, 다시 걸게 되었던 것이 생각나서 적은 

내용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해 전시 실무를 담당하였던 최OO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으며, 설혹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건 공간 배치에 따른 실무적이고 사소

한 문제라서 기억을 잘 못하는 것일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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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품 철거 사유

작품 철거 사유에 대해 홍OO 총감독은 다른 참여 작가들까지 정치적이고 이데올로기

적으로 매도되는 실태에서 작가를 보호하고, 판로 개척이라는 아트 페어의 전시 취지가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해, 총감독의 권한으로 그림을 철거 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는 블

랙리스트와 아무런 상관이 없고, 단일 행사일 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서울시립미술관장 김OO는 ‘1. 아트페어라는 행사의 본질적 의도를 살리고 2. 이 일로 

다른 여러 참여 작가에게 돌아갈 피해를 줄이고 3. 언론 보도로 서울시가 난처한 입장과 

4. 공공미술관으로서 그들도 시민인 어버이연합의 다른 목소리를 전적으로 외면하기 곤

란한 미술관의 입장에 대한 배려’ 등의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총감독이 작품 철거를 결단

했다는 내용과, ‘일부 극우 보수단체의 강압에 의해 결과론적으로 당사자에게 피해를 주

게 된 시대적 비극이라 여겨진다’는 내용의 진술서(조사기록 157쪽)와 ‘작가를 검열의 

맥락에서 불이익 준 것이 아니라, 시대적인 분위기에서 행사의 본질을 살리고, 미술관과 

시(서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취한 최선의 해결책이자, 조치였다고 생각

한다’는 의견(조사기록 143쪽)을 제출하였다. 

그렇지만, 홍OO은 후도록의 2017. 1. 9., ‘논란의 <공허한 제국>, 그 이후’에 “자본 못

지않게 포괄적 지배력을 지닌 이념이 상존하는 우리 사회 구조상 논쟁이 될 수도 있을 것

이란 생각을 하지 않은 건 아니었다. ‘광주비엔날레 20주년 기념전’ 등의 과거 사례로 비

춰 홍성담이라는 인칭명사 자체가 주목받을 수 있다는 판단도 했다. 미술계 삶 20여년, 

모를리 없다. 그리고 주지하다시피 논란이 됐다.’, ‘<김기종의 칼질>에 대한 쟁론이 무의

미한건 아니었다. 예상대로 검열에 대한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했고 예술의 사회성에 대

한 고찰이 회자됐다. (…) 예술의 상징적 가치의 변이와 씁쓸한 현실의 맥락화를 목도할 

수 있도록 했다. (…) 어쨌든 지난 2015년 9월에 일었던 논란은 우리 사회구조상 매우 자

연스러운 것이었고, <김기종의 칼질>은 물리적 전시를 넘어 미래를 결정하는 현재를 설

계하는데 있어 오히려 효과적이었다. 어느덧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난 지금도 예술

가는 이런 말, 저런 말을 할 수 있어야하며 미술관은 그 자유로운 발언들을 한껏 수용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김기종의 칼질>도 그 연장선 아래 있다. 설사 모두의 수용이 원만하

지 않더라도.”라는 회고를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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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인의 동의 없는 작품 철거

작품 철거 과정에서 당시 큐레이터로 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신청인은 진술하고, 총감

독 홍OO은 작품 철거에 대해 신청인과 전화통화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신청인

은 작품 철거에 대한 반대의사를 밝혔다고 이야기하였으나, 홍OO 감독은 상의가 아니라 

작품 철거 결정을 통보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당일 전화통화가 협의과정이었는지, 결

정 통보의 자리였는지에 대한 입장이 상이하다. 

통상적으로 전시회에서 작품을 철거할 경우 작가의 사전 허락 및 협의에 대해서는 의

견이 달랐다. 전 서울시립미술관장 김OO는 작품 철거에 대해 해당 작가의 허락을 받는 

것은 상식이며, 작가가 거부하였을 때 철거하는 경우는 없고, 작가와 협의는 필수적이라

는 취지로 진술(조사기록 142쪽)하였다. 이에 반해 총감독 홍OO과 서울시립미술관 최

OO 과장은 기획자의 판단이며, 작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필수가 아닌 예의’라는 취

지로 진술하였다. 

이를 종합하였을 때, 9월 8일, ‘김기종의 칼질’ 철거를 결정하며 신청인과 홍OO의 협

의 절차는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협의절차가 필수적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존재하나, 신청인의 반대의사가 확인되었음에도 신청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품 철

거를 결정, 집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작품 철거에 대한 상급기관의 지시 여부

전시회 관계자 전원이 청와대, 국정원, 서울시 등 상급기관의 지시는 없었다고 동일하

게 진술하고 있다. 

그렇지만, 시립미술관장 김OO는 서울시장 비서실에서 이 사안에 대해 부담을 갖는 것

을 간접적으로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김OO 자신은 미술계 종사자로 외교적인 문제는 고

민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이를 기억하고 있는 것은 ‘서울시장 비서실의 우려가 

자신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이 아니었겠는가’라는 근거를 제시하였다(참고인 김OO는 진

술 녹음을 거부하여, 면담 보고를 작성, 조사기록 142쪽).

이에 대해 서울시립미술관은 ‘공허한 제국’ 전시와 관련 서울시 대책회의 참석 및 자료 

제출을 요청 받은 사실이 없다는 내용을 회신(조사기록 216쪽)하였으며, 당시 서울특별

시 문화본부장 이OO, 문화본부 문화기획관 양OO도 서울시 차원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대책회의, 작품 철거에 대한 의견 전달, 업무 지시 등이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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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서울시립미술관은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조사기

록 228쪽),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조사기록 231쪽)등에 근거하여 책임운영

기관16)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기관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어 서울시에서

의 업무 지시, 지휘 체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기관이라고 진술하였다.

다만, 서울특별시의 문화본부 소관업무를 총괄한 양OO는 “결재라인은 서울시립미술

관장-부시장-시장임. 문화본부를 거치지 않음.”, “시립미술관은 책임운영기관으로 관장

의 상급자는 부시장, 시장임. 문화기획관은 관장에게 지시할 수 있는 위치와 직급이 아

님”(조사기록 222쪽)이라 진술하였다.

마. 작품 철거 이후 미 대사관측에 유감 표명

9월 8일 그림이 철거 된 이후, 서울특별시장 박원순은 9일 오전, 한국신문방송편집인

협회 주최 세미나에서 ‘어쨌든 (그림을) 철거 했고, 미국 대사에게도 사과하는 뜻을 전달

하라고 했다’는 내용의 <박원순 시장 “리퍼트 대사에 직접 사과할것”>이라는 동아일보 

기사17)(조사기록 289쪽)가 2015. 9. 10.에 보도되었다. 이에 대해, 김OO 관장은 미 대

사관의 문화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여, ‘미 대사가 당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소재로 쓰인 

작품이 시립미술관에 전시된 것’에 대한 내용으로 서울시립미술관 차원에서 유감의 뜻을 

전달했다.

서울시로부터 미 대사관측에 사과하라는 지시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김OO

는 박원순 시장이 곤혹스러웠을 것이라는 예상과 미술관의 수장으로 해야 할 역할이라는 

생각에서 자발적으로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서울시 문화본부장 이OO, 문화기획관 양

OO도 사과를 지시한 바가 없다고 동일하게 진술하였다. 총감독 홍OO은 미 대사관에 사

과한 사실을 추후 언론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16) 책임운영기관은 서울특별시 행정기관의 사무 중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

는 것이 바람직한 사무에 대해하여 해당 기관의 장에게 서울특별시장의 권한 중 일부를 위임하여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성과중심의 행정기관을 

말한다. -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장, 제2조(정의) 

17) <박원순 시장 ‘리퍼트 대사에 직접 사과할 것>, 동아일보, 2015. 9. 10. A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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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조사 결과

1. 진상규명 사실 

가. 보수단체들의 2015년 평화박물관 전시 방해 및 고발

2012년 평화박물관은 ‘유신 40년 기획 전시 6부작 유체이탈’을 개최하였다. ‘3부, 유

신의 초상’에 신청인의 작품, ‘골든타임 - 닥터 최인혁, 갓 태어난 각하에게 거수경례하

다’를 전시하였다. 그 이후 불명의 단체와 사람들이 위 작품 전시를 항의하고, 신청인의 

그림을 도용한 플래카드를 만들어 집회 신고조차 하지 않은 채, 11월 21일 평화박물관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인 사실은 확인된다. 그렇지만 집회를 주도한 단체 및 관련자를 특

정할 수 없으며, 사진 자료에서 확인된 단체 – 범민족통일국민화합, 나라바로지키기범국

민운동본부 – 와 본 사건과의 관련성은 특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2012년 ‘정의로운 시민행동’의 OOO는 평화박물관을 기부금품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신청인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찾기 힘들다. 다만, 신청인의 작품이 전시

되었던 <유신의 초상>이 11. 10. ~ 11. 25. 끝난 직후 11. 30.에 고발이 진행됐던 점, 고

발 내용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고발 취지 등에 신청인의 작품을 지속적으로 언급, 인

용한 점 등으로 미뤄 평화박물관의 고발이 신청인의 작품 전시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

된다.

나. 정치적 작품이라서 운송을 거부당한 <세월오월>

범양해운은 독일 미술협회 nGbk와 계약을 맺고 <세월오월>을 포함한 신청인의 작품 

5종을 독일까지 운송키로 계약을 맺었다. 범양해운 대표이사 OOO는 화물이 박근혜를 

풍자, 비판한 그림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운송했을 경우 세관에 문제 기업으로 리스트 업 

되거나 이후 회사운영에 지장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여, 작가와 nGbk에 운송 거부

를 통보하였다. 작품을 독일까지 옮길 수 없게 되자, nGbk와 신청인은 전시회 공간에 직

접 벽화를 그리는 방편으로 전시회를 진행하였다.

범양해운 OOO는 해당 작품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소재였다는 점은 인정했으나, 운송 

기일의 촉박함, 통관을 위한 서류 준비, 수금 문제 등이 운송을 거부한 주요 이유라고 밝

혔다. 허나, 2015년 당시 nGbk와 협의 과정에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던 점, 4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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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에서 13일 사이에 전시장에 작품이 도착할 수 있게 추진해달라는 요청을 1월말, 2월 

중순 두 차례에 걸쳐 확인했던 점, 다른 그림이었으면 운송했을 수 있다고 인정한 점, 범

양해운이 nGbk에 보낸 “정치적 이슈와 관련된 작품이어서 취급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이메일 내용 등을 종합했을 때, 여타의 이유들은 변명에 불과할 뿐 핵심적인 운송 거부 사

유는 신청인의 작품이 박근혜 풍자와 비판이라는 정치적 내용이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다. 2015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철거된 ‘김기종의 칼질’

서울시립미술관은 2015년 9월 4일부터 13일까지 서울시립남서울생활미술관에서 

‘2015<SeMA 예술가 길드 아트페어> 공허한 제국’ 아트페어를 진행하였다. 전시 총감독

으로 선임된 홍OO은 신청인에게 참여를 권유하여, ‘김기종의 칼질’을 비롯한 2점의 작

품 전시를 결정하였다. ‘공허한 제국’ 개막이후, ‘어버이연합’ 등의 단체와 사람들은 ‘김

기종의 칼질’ 전시를 규탄하는 항의와 시위을 진행하였으며, 그 이후 9월 8일 동아일보

에 ‘김기종의 칼질’이 서울시립미술관에 전시된 내용이 보도된 이후 이 사안이 사회적 이

슈로 부각되는 등 여론이 집중되었다. 9월 8일 오전, 서울시립미술관 최OO는 언론동향, 

여론 등을 총감독 홍OO에게 보고하였으며, 홍OO은 신청인의 반대의사를 확인하였음

에도 ‘김기종의 칼질’ 철거를 결정하여 최OO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최OO는 다시 오

OO에게 작품 철거를 지시, 오OO은 9월 8일 오후 작품을 철거하였다. 이로 인해 신청인

은 아트페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었다고 판단된다.

작품 철거의 사유에 대해, 홍OO은 아트페어라는 전시 취지를 살리고, 다른 참여 작가

들까지 정치적이라고 매도되는 상황에서 작가를 보호하기 위한 총감독 자신의 결단이었

으며 상급자 또는 기관의 외압이나 지시는 없었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렇지만, 서울시립

미술관은 책임운영기관으로 관장의 상급자는 부시장, 시장이라는 참고인 양OO의 진술

과 서울시장 비서실에서 이 사안에 부담을 갖는 것을 간접적으로 느꼈다는 김OO의 진

술, 홍OO이 후도록에 논쟁과 논란을 예상했다는 기록과 특히 “예술가는 이런 말, 저런 

말을 할 수 있어야하며 미술관은 그 자유로운 발언들을 한껏 수용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김기종의 칼질>도 그 연장선 아래 있다. 설사 모두의 수용이 원만하지 않더라도”라고 적

시하여 ‘김기종의 칼질’ 철거가 본인의 의사가 아니었다는 뉘앙스의 내용을 기록한 것들

이 확인되었다. 이를 종합했을 때, 작품 철거에 대한 상급기관의 지시나 외압은 없었다는 

홍OO과 김OO, 최OO 등의 진술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 홍OO은 총감독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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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결정 이면에 외부의 압력이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밝히기 쉽지 않았을 것이며, 서

울시립미술관에서는 외부 인사를 총감독으로 위촉하고도 외압을 행사하여 총감독의 권

한을 침해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양쪽 모두 허위 진술 했을 가능성이 높다 판단된다. 

덧붙여, 전시회 방해 행위와 신청인 자택 앞 불법시위는 ‘어버이연합’이라는 단체가 주

도하여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과 쟁점

가.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에 대한 조사 불가

신청인은 박근혜가 대선 후보 시절인 2012년부터 박근혜, 박정희에 대한 비판과 풍자

를 비롯하여, 세월호와 미 대사 피습 등과 같이 정치적인 문제들을 소재로 삼아 작품 활동

을 펼쳐왔다. 특히 2014년 광주비엔날레 <세월오월>에 박근혜를 허수아비와 닭으로 묘

사하여 故 김영한의 업무수첩에서 수차례 언급되어 보수단체에 고발당하고, 국정원 보고

에서 ‘A’ 등급으로 분류될 정도로 박근혜 정부의 주요 감시 대상이었다.

2012년 평화박물관 전시회에 박근혜 출산그림으로 알려진 신청인의 작품이 전시된 

이후, 보수단체들에 의해 전시회 난입, 항의시위, 전시 주최단체인 평화박물관에 대한 고

발 등의 행위들이 진행되었다. 2015년 서울시립미술관에 전시회에서도 ‘김기종의 칼질’ 

작품 전시로 인해 전시회를 방행하는 행위들이 자행되고, 신청인의 자택까지 찾아오는 

등의 ‘어버이연합’으로 대표되는 보수단체들의 집요하고도, 지속적인 시비에 고통을 겪

어왔다. 

이 사건 조사의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는 보수성향의 단체와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관련 기록 등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관계자를 특정할 수 없었다. 평

화박물관을 고발한 OOO,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OOO, 어버이연합 부회장 OOO, 어버

이연합 안산 사무국장 OOO 등의 관련자 또한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이미 국정원 

개혁위원회 등을 통해 국정원이 보수성향의 단체를 동원하여 현안 대응 시위, 성명발표 

등을 진행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박근혜 정부의 요주의 인물로 관리되던 신청인에 대

한 사찰, 표적 시위, 자택 앞 불법 집회 등에도 이들 단체를 동원했을 거라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며,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신청인의 활동에 대해서도 이러한 단체들을 동원했는지

에 대한 세부적인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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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범양해운 관계자의 진술 외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 없음

청와대 정무수석 故 김영한의 업무수첩에는 신청인이 참여한 전시회, 언론사 인터뷰 

등의 세밀한 내용까지 청와대가 보고받고, 관리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독일 베를린에

게 개최되는 전시회의 동향도 파악했을 것이며, 더욱이 전시하기로 한 그림은 ‘VIP를 모

독’했다는, 박근혜가 허수아비와 닭으로 묘사되어 이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세월오

월>이었으므로, 전시회 참여를 가로막기 위한 방법들도 동원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

다. 그렇지만, 본 사건에 대한 조사는 nGbk와 범양해운 관계자 외의 참고인을 특정할 

수 없었다. 범양해운 OOO의 진술 외에 관련 내용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므로, 국정원 등

의 정부기관이 범양해운의 결정에 영향을 끼쳤는지의 개입 여부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

요하다.

다. 서울시의 그림 철거 지시 여부 조사 필요

2015년 서울시립미술관 그림 철거 과정에 서울시의 지시가 있었을 것이라는 정황은 

있으나, 사실 확인을 하지 못하였다. 특히 서울시장 비서실에서 이 사안에 관심을 가졌던 

정황이 있는바, 이에 대해 수신인을 ‘서울특별시장’으로 경유자를 ‘서울특별시장 비서

실, 행정1부시장, 정무부시장’으로 하여 확인을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책임운

영기관이라는 특성 때문인지 도리어 서울시립미술관에서 회신 처리가 되었다. 답변 또한 

‘관련 사실이 없음’이 아닌 관련 회의에 참석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받지 않았다고 서울시

립미술관에서 “할 수 있는 수준의” 답변을 한 것이다. 2015년 당시 서울시장, 부시장 또

는 서울시장 비서실에서 이 사안에 대한 논의와 그림 철거 등의 업무 지시 여부가 있었는

지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3. 이 사건의 성격

가. 블랙리스트 범죄의 사회적 확산

박근혜 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블랙리스트, 좌파 문화예술인 배제라는 정권 차원의 범

죄행위를 저질러왔다. 특정 문화예술인을 사찰하고, 관리하며, 지원 사업에서 배제시키

고, 또 관변단체들을 동원해 ‘종북’, ‘빨갱이’로 낙인찍고 모욕하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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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정권차원에서 벌어진 일련의 행위들은,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을 넘어 사회의 각 

분야에서 정부의 입맛에 맞는 검열 기재를 스스로 작동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사

회 곳곳에 검열을 내재화 시켜버린 정책의 파급이라 할 수 있다. 

이 사건은 여타의 블랙리스트 사건처럼 공공기관 지원 사업에서 배제, 탈락의 직접적

인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 단순히 보자면 민간 기업에서 이익이 크지 않고 업무처리

가 번거로워 운송 계약을 철회한 것이며, 작품 판매라는 아트 페어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전시회 측에서 문제가 된 작품을 철거한 것일 뿐이다. 그렇지만 이후 문제가 되어 세관에 

리스트 업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 욕설과 불법적인 시위를 벌이는 ‘어버이연합’ 조차도 

시민의 의견으로 반영해야 하다는 정치적 입장, 사회적 분위기 상 서울시가 난처해질 것

이라는 예상 등은 그 결정의 이면에 박근혜 정부가 벌인 정책 범죄의 여파가 확대, 재생산

되었음을 의미한다. 자체 검열로 예술가의 창작, 전시 활동을 차단한 사건이며, 정권 차

원의 범죄가 모방범죄를 낳아, 연쇄적인 사찰, 감시, 배제, 차별의 효과를 불러일으킨 것

이다.

나. 적나라하게 드러난 한국 민주주의 수준

nGbk 전시 자체가 정치적으로 탄압받거나, 시민사회와 충돌을 겪는 예술작가와 작품

을 다루는 것이었다. 정치적인 이유로 운송회사에서 작품 운송을 거부하고, 작가가 독일 

현지까지 찾아가 벽화를 직접 그려 전시하는 모습은, nGbk측에서 보자면 전시 의도에 

전적으로 부합하는 아이템이었을 것이다. 운송 거부 사유로 언급한 ‘political issue’는 

이미 습성화되어버린 한국에서는 통용될 수 있을지 모른다. 허나, 신청인은 독일 사회에 

이를 이해시키기 너무 어려웠다고 이야기할 정도였으며, 독일 nGbk 관계자는 “Is 

South - korea not a democracy that supports freedom of speech?”라고 운송 거

부를 항의하였다. 단순히 한 문화예술인이 겪은 피해가 아닌,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민

주주의 수준이 속속들이 들추어진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다. 정치적인 ‘김기종의 칼질’ 철거 과정

서울시립미술관은 논란을 예상했음에도 ‘김기종의 칼질’을 선정했다. 논란을 감수하

고서라도 작품을 선택한데에는, 전시의 손익계산과 함께 작가와 작품을 보호하겠다는 의

지도 함께 담겨있음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언론 보도 이후 고작 반나절 만에 의지는 꺾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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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렸다. 결국 작가는 작품이 철거되어 경제적 이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어버렸으

며, 서울시립미술관의 선택으로 전시하게 된 작품 때문에 ‘종북’, ‘인간말종’으로 신청인

은 매도되게 되었다.

박원순 시장의 표현을 빌어 ‘어쨌든’ 그림은 내려졌다. 그림 철거에 대해 신청인에게, 

그리고 전시회에 혼란을 빚은것에 대해 서울시민을 비롯한 이용자들에게 사과를 했어야 

했다. 그렇지만 사과를 받은 대상은 신청인과 시민이 아닌, 미 대사였다. 단순히 그림의 

소재였을 뿐인 미 대사에게 유감의 뜻을 전달하라는 박원순 시장과 본인의 의지로 행했

다고는 하나 직접 유감의 뜻을 전달한 서울시립미술관장의 행보는 상당히 ‘정치적’이다. 

심지어 서울시립미술관장은 개인적으로 신청인에게 연락조차 취한 적이 없다.

또한 어버이연합의 항의 행태는 민주주의적 절차도 무시되고, 비법, 불법적이었으며, 

내용 또한 올바르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까지 시민의 의견이라며 고려하려는 태도는, 문

화예술의 공공성을 보장하고, 문화예술의 창작, 표현 등의 자유를 앞장서 추구해야할 공

공기관으로서의 자세는 아닌 ‘정치적’ 행보로 비춰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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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리만화연대의 2015년 
연재만화 제작지원 사업 배제 

의혹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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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사)우리만화연대의 2015년 연재만화 
제작지원 사업 배제 의혹 사건

1. 의결주문

사건번호 2017시7[(사)우리만화연대의 2015년 연재만화 제작지원 사업 배제 의혹 사

건]대한 별지 ‘(경정)진상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한다.

2. (경정)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가. 진상조사결과보고서 경정의 취지

2018. 4. 27. 제33차 전원위원회에서 이 사건 진상조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으나, 

진상조사결과보고서를 송부 받은 신청인의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2018. 6. 8. 제37차 

전원위원회는 재조사를 의결하였다. 이에 기 채택한 진상조사결과보고서에 해당 내용을 

추가로 기술하여 반영하고자 한다. 

나. (경정)진상조사결과보고서의 주요 내용

1) 기존 진상조사결과보고서는 우리만화연대 블랙리스트 등재 사실에 관하여 시점을 

2014년 5월 26일 ‘월간희망만화 무크 보고’의 만평 발행 시점으로 기술하였으나 

사실관계가 틀렸다. 우리만화연대는 국정원 문서 ‘문체부, 左성향단체 참여 ’현장예

술인지원사업‘폐지 방침(2014. 3. 17.)에 블랙리스트 단체로 이미 기재되어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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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내용 등을 추가하였다.

2) 기초 사실에 대한 기술, 문건 등 자료조사가 미진하고 미흡한 부분을 추가하였다. 

3) 우리만화연대는 2014년 2∼3월 예술인복지재단 사업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

에 선정되었으나 사업을 폐지하는 방법으로 배제되었음이 확인되어 관련 내용을 추

가하였다.

4) 우리만화연대는 2015 예술위 융복합･다원예술 분야 공모 사업에서 배제된 사실 관

련하여 관련 내용을 더 상세하게 추가하였다.

5) 신청인 유승하 작가의 세월호 주제 만화 ‘끈’이 한국콘텐츠진흥원 2015 연재만화 

제작지원 사업에서 불공정한 방법으로 배제된 사실에 대하여 만화 내용 등을 추가 

기재하였다. 한편, 위 만화를 1차 심사에서 4위로 기재하고 있었으나 3위였음을 확

인하여 오류를 정정하였다. 한편, 우리 위원회가 조사한 세월호 관련 13건의 배제 

사실을 기재하였다.

6) 한국콘텐츠진흥원 2015 연재만화 제작지원 사업 과정에서 1차 서면심사 이후 관련 

심사 규정이 바뀌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이 누락되어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의

혹 부분을 추가하였다. 

7) 시간의 부족으로 만화영상진흥원에 대한 직접 조사는 진행하지 못하였으나 관련 의

혹 내용을 보충하였다.

8) 진상조사결과보고서의 ‘결과’ 내용에서 ①∼③사항을 추가하였고, ④에서 세월호 

부분을 추가하였다. 

① 우리만화연대 및 신청인에 대한 블랙리스트 등재 확인

문체부, 左성향단체 참여 ‘현장예술인복지지원사업’ 폐지 방침(국정원 2014. 3. 

17.)에서 우리만화연대는 블랙리스트 단체로 기재되어 있고, 이는 신OO 행정관의 

진술로도 확인되고, 김희범 차관의 ‘우리만화연대’ 관련 메모(2014. 9. 16.) 김OO 

예술국장이 김OO 행정관으로부터 받아 적은 수기로 기록한 블랙리스트(2015. 1. 

9.) 오OO이 작성한 예술정책과 ‘리스트-’16.2.1(2015)’에 기재 되어 있다는 점, 

문체부 김OO 사무관이 청와대로부터 배제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 9,473인 리스

트 예술가들이 우리만화연대의 만화잡지 월간 만화 <보고>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우리만화연대는 블랙리스트 등재되어 있었으며 신

청인 유승하 작가 또한 9,473인 리스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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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문체부는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주관하는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에서 우리만

화연대 등 좌성향 단체가 선정되자 관련 사업 자체를 폐지하고 경제적 여건이 어

려운 예술인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할 계획을 세웠고, 위 사업을 폐지하고 

생활고를 겪는 예술인 지원사업으로 변경할 경우 비판언론 및 진보진영에서 배

경에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철저하게 입단

속을 하면서 2014년 3월 중 생계가 어려운 예술인 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

안을 설계하고 추진할 복안을 세우고,1) 2014년 3월 12일 경 예술인복지재단에 

공문을 보내 당시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예술인들의 불행한 사고가 있었던 것과 관련하여,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추

진하고 있는 예술인 복지사업에 대해서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운 예술인들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전면 재점검하고 보완하여 달라고 요청하면서 동 사

항을 문체부와 협의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2) 문체부의 요청을 받은 예술인복지

재단은 제5차 정기이사회에서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 폐지(10억 원→0원) 및 

예술인학습공동체지원사업 축소(22억 원→12억 원) 결정, 예술인긴급복지기금

을 20억 증액(74억 원→94억 원) 의결하는 방법3)으로 우리만화연대 등을 지원 

배제 하였다(2017직공3[한국예술인복지재단 블랙리스트 실행 사건]결과보고서 

40쪽).

③ 2015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신청현황(2014. 12. 19.) 등의 기록으로 2015 

예술위 융복합･다원예술 분야 공모 사업에서 우리만화연대 ‘만화BOGO토크콘

서트’가 배제된 사실이 확인된다. 

④ 신청인의 작품, 세월호를 다룬 만화 ‘끈’은 콘텐츠진흥원의 연재만화 제작지원 사

업에서는 심사에서 최종 탈락하였다. 이는 ‘세월호’ 예술 작품들에 대한 다양한 

배제 사례 중의 하나로 판단된다. 우리만화연대의 2차심사 탈락작품 <끈> <명태> 

<광야>가 블랙리스트를 이유로 최종 탈락하여 작품연재의 기회를 잃었다. 신청

인 유승하의 작품 ‘끈’은 기획의 우수성･작품의 우수성･매체의 우수성･홍보 및 

유통계획･예산의 적정성과 재원마련 가능성을 평가한 1차 심사에서 3위였음에

도 불구하고, 성공 가능성･수행기관의 전문성･과제수행 능력･지속연재의 가능

1) 국정원 IO, ‘문체부, 左성향단체 참여 ’현장예술인지원사업‘ 폐지 방침’, 1-2쪽. 2014. 3. 17.

2) OOO,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사업 재점검 요청. 2014. 3.12.

3) OOO, ‘제5차 정기이사회 개최 결과 보고’. 2014.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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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등을 평가한 2차 평가에서 77개 작품 중 66위를 함으로써 최종탈락 되었던바 

해당 지원사업의 평균 지원금액인 4천만원 상당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봤다고 인

정된다. 기획･작품･매체가 우수하고 홍보･유통계획이 우수하기 때문에 1차 평가

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성공가능성과 수행기관의 전문성･과제

수행 능력의 부족을 이유로 2차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대동소이한 심사항

목에도 불구하고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은 ‘세월호’를 다룬 작품이기 때문에 심

사위원의 의도 또는 담합에 의해 심사의 공정성이 훼손된 사례로 판단된다. 

9)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 부분에서 만화영상진흥원과 2015. 5. 6. 개정된 심사 규정

에 따라 사업팀 이OO이 심사위원 추천에 개입할 여지가 있었고 이OO이 이OO과 

고OO를 추천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부분 등을 추가하였다. 

붙임 : [(사)우리만화연대의 2015년 연재만화 제작지원 사업 배제 의혹 사건](경정)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사   건] 2017시7, (사)우리만화연대의 2015년 연재만화 제작지원 사업 배제 의혹 사건

[신청인] 유승하

제1절 사건 개요

1. 신청의 취지 

신청인 유승하(이하 신청인)은 (사)우리만화연대를 주관기관으로 하여 한국콘텐츠진

흥원의 2015년 연재만화 제작지원 사업에 공모지원하였으나 최종탈락했다. 그 후 해당 

사업의 심사위원 중 한명으로부터 하필 이 시점에 세월호 같은 내용을 그렸냐는 이야기

를 들었고, 신청인과 우리만화연대가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사실을 확인 하게 되었다. 이

에 신청인의 지원탈락이 블랙리스트와 연관이 있는지 확인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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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개시의 근거 및 목적

가. 조사개시의 근거 

본 건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

정(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320호)｣ 제3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를 위한 조

사세칙｣ 제21조 등에 근거하여 조사개시의 필요성이 있어 2017. 1. 18. 제21차 전원위

원회에서 조사개시결정 되었다.

나. 조사의 목적

콘텐츠진흥원의 2015년 연재만화 제작지원사업에 공모지원한 (사)우리만화연대와 

신청인은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고, 관련 사업 심사위원 중 1인으로부터 신

청인의 지원작품이 세월호 내용을 담고 있어 탈락되었다는 구체적 내용을 들었다는 구체

적 진술이 있었다. 이에 심사과정의 공정성 여부와 함께 블랙리스트 연관 의혹에 대해서

도 조사 할 필요가 있다.

제2절 조사 경과

1. 문건 등 자료조사

연번 서명 진술자, 작성자 등 입수일

1 수기로 작성한 블랙리스트 명단 특검 2017. 11. 27.

2 2015 연재만화 제작지원 신청서 신청인 2017. 11. 28.

3 연도별 연재만화 제작지원 사업 관련자료 콘텐츠진흥원 2017. 12. 15

4 2015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신청현황 1부 특검 2018. 3. 15

5
2015년 문예진흥기금 지원심의 추진상황보고

(15.1.15)1부
특검 2018. 3. 15.

6
2015년 문예진흥기금 지원심의 추진상황보고

(15.1.27)1부
특검 2018. 3. 15.

7 만평 : 유신공주인형놀이 우리만화연대 2018.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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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고인 등 대인조사

연번 서명 진술자, 작성자 등 입수일

8 김희범 문체부 제1차관 수첩 발췌 법5_1심 형사소송기록 2018. 4. 6.

9 오OO 2회 진술조서 2016. 12. 27. 특검 2018. 6. 8.

10 최OO 진술조서 2016. 12. 18. 특검 위 같음

11 유진룡 진술조서 2016. 12. 15. 특검 위 같음

12 모철민 2회 진술조서 2017. 1. 6. 특검 위 같음

13 송광용 진술조서 2017. 1. 2. 특검 위 같음

14 정관주 진술조서 2017. 12. 27. 특검 위 같음

15 신OO 진술조서 2017. 12. 17. 특검 위 같음

16 윤OO 진술조서 2017. 1. 29. 특검 위 같음

17
문체부 및 예술위 담당자정리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리스트 첨부보고 2017. 1. 6.
특검 위 같음

18
2017문16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폐지및학습공동체

지원사업축소사건조사결과보고서 및 관련자료 
진상조사위 위 같음

19

2017공3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서울프린지네트워크’ 선정 배제 사건 

진상조사결과보고서 및 관련자료

진상조사위 위 같음

20 월간희망 만화무크보고 창간호, 2호 등 총 6권 우리만화연대 위 같음

연번 대상자 관계 제목

1 김OO 문체부 대중문화산업과 사무관 사실확인서 (2018. 3. 18.)

2 강OO 문체부 대중문화산업과 과장 참고인진술서 (2018. 3. 22.)

3 김OO 콘텐츠진흥원 만화애니캐릭터사업팀 과장 참고인진술서 (2018. 3. 29.)

4 OOO 콘텐츠진흥원 만화애니캐릭터사업팀 주임 참고인진술서 (2018. 3. 30.)

5 이OO 콘텐츠진흥원 만화애니캐릭터사업팀 팀장 참고인진술서 (2018. 4. 4.)

6 김OO 문체부 대중문화산업과 사무관 참고인진술서 (2018. 4. 5.)

7 신OO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실 행정관 사실확인서 (2018. 4. 9.)

8 유승하 신청인 전화 면담 보고 (2018.4.10.)

9 김OO 우리만화연대 기획담당 진술청취 (2018. 6. 5.)

9 유승하 신청인 서면진술( 2018. 6. 6.)

10 조남준 신청인 진술서(2018.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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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조사 내용

1. 기초 사실

가. 한국콘텐츠진흥원

(1) 연혁

2000년 12월 문화산업의 육성 등을 위해 문화관광부 산하에 ‘문화산업지원센터’가 

설립되었고, 2001년 8월에는 재단법인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으로 확대되었다. 2002

년 10월 17일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의해 특수법인화되었다.

2009년 5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1조에 근거하여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한국방

송영상산업진흥원･한국게임산업진흥원･문화콘텐츠센터･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등 5

개 관련 기관을 통합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설립되었다. 위 조직은 문화체육관광부 산

하 특수법인이며,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14년 예산(안)은 약 2천 2백억원 규모, 2015년 예산(안)은 약 

2천 4백억원, 2016년도 예산(안)은 약 3천 2백억원이었다. 2017년도 2018년도 모두 

약 3천억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2) 조직 구성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조직도는 매년 변동이 있으며 우리만화연대 관련 블랙리스트 사

건이 발생하였던 시기의 2015년 조직도는 아래와 같다. 



253
제2권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종합보고서 부록

2015년 한국콘텐츠진흥원 조직도, 7실･본부, 1단, 1국, 28팀

(3) 한국콘텐츠진흥원 ‘2015년 연재만화 제작지원 사업’ 

2015년 연재만화 제작지원사업의 사업개요, 접수현황, 평가개요, 평가위원구성, 평

가절차, 평가방법, 세부평가항목, 소요예산 등 이 사업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5만화콘텐츠창작기반조성 - 연재만화 제작지원 

∙ 사업목적 : 우수만화의 연재지원을 통한 만화창작기반과 유통환경 강화

∙ 사업기간 : 2015. 3. 1 ~ 2016. 7. 31

∙ 지원예산 : 2,100백만원 

∙ 지원대상 : 웹툰, e-book을 포함한 만화 연재매체를 보유한 사업자, 출판사, 에이전트, 만화가, 스튜디

오 등 법인/개인 사업자

※ 코믹스･그래픽 노블 형태는 300페이지 이상 분량 

∙ 지원내용 

- 10개월 이상의 매체연재 조건으로 해당기간의 작가 원고료, 취재비, 작품 홍보･마케팅 비용 일부 지원

    - 과제당 40백만원 이내, 50개 과제 내외 지원(총 사업비의 8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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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 및 참여기관은 지원금의 90% 이상을 작가 고료 및 자료조사 등 작가비용으로 편성해야 함

□ 접수현황

∙ 접수마감 : 2015. 4. 17(금) 17:00

∙ 접수결과 : 연재만화 제작지원 174과제(별첨 참조)

※ 총 169개 접수이나 다음카카오 6개 과제를 일괄로 접수(신청서 및 첨부자료는 6개로 작성)

□ 평가개요(안) 

구분 서면평가(1차) 질의응답평가(2차)

연재만화

제작지원

･일시 : 2014. 4. 27(월), 28(화) 10시~17시

  ※ 보안서약서 수령 등의 방법으로 심사결과 

보안 유지

･장소 : 역삼동 회의실

･평가항목 

  기획의 우수성(20), 작품의 우수성(30), 

매체의 우수성(20), 홍보･유통계획(20), 

예산의 적정성과 재원마련 가능성(10)

･일시 : 2014. 5. 11(월), 12(화) 10시~17시

 ※ 보안서약서 수령 등의 방법으로 심사결과 

보안 유지

･장소 : 역삼동 회의실

･평가항목 

  성공 가능성(30), 수행기관의 전문성(30), 

과제수행 능력(20), 지속연재의 가능성(20)

※ 1차 평가 통과 작품에 한해 2차 평가를 진행하며, 평가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평가위원 구성(심사평가관리팀 협조)

∙ 평가 전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내･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구성

∙ 평가위원회는 내부전문가 1인을 포함하여 총 7인 이내의 평가위원으로 구성

※ 외부 전문가는 POOL에 등록되어 있는 인사 중 검사역실에서 무작위로 3배수 추출

∙ 학계･산업계･유관기관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 구성

※ 분야 : 만화, 스토리, 출판, 콘텐츠 기획 등 관련 전문가

□ 평가절차



255
제2권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종합보고서 부록

□ 평가방법

∙ 평가위원장 1인을 선정하여 평가를 진행하고, 총평을 작성

∙ 평가점수산정

 - 평가는 단계별 탈락제(70점 미만 탈락)로 진행하며 총 2단계 평가결과를 합산(1차 30%, 2차 70%)하여 

과제 선정

- 평가점수는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 각 1인을 제외한 평균점수로 계산

- 최종 평가결과 동점일 경우 2차 평가 배점한도가 높은 항목의 점수 순으로 순위 결정

∙ 평가 시 후순위 예비과제를 2~3개 선정하여 협약미체결 등 특별한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차점자 순으로 

선정

∙ 과제 선정에 중요사안 발생 시, 종합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과제 선정

∙ 최종선정 업체는 필요시 종합심의의 결정에 따라 사업비 조정 가능

□ 세부평가항목

평 가 항 목 배점

서면평가

1. 기획의 우수성

∙ 기획이 참신하고, 기획의도에 적합한 구체적인 소재와 설정을 제시하였는가

∙ 기획의도와 타깃에 맞는 시장 분석 및 타깃이 설정되어 있는가

20

2. 작품의 우수성

∙ 소재가 참신하고 작품 성격에 독창성이 있는가

∙ 스토리가 재미있고 전개가 흥미로운가

∙ 작화가 우수하고 연출이 우수한가

30

3. 매체의 우수성

∙ 타 매체와 차별화된 경쟁력이 있는가

∙ 매체 운영 능력과 경력이 우수한가

∙ 매체가 안정적이며 투자의지가 있는가

∙ 만화편집 및 작가관리 능력이 있는가 

20

4. 홍보･유통계획

∙ 연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가능성이 있는가

∙ 구체적인 홍보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 홍보계획의 실행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가

∙ 출판 및 유통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하고 있는가

20

5. 예산의 적정성과 재원마련 가능성

∙ 예산 계획이 사업규모에 맞게 적정하게 수립하고 있는가

∙ 자부담의 재원규모가 적정하고 재원조달 가능성이 있는가 

10

합  계 100

질의응답

평가

1. 성공 가능성

∙ 진출 목표시장을 잘 파악하고 있으며, 성공 가능한 전략이 있는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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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

1998년 11월 16일 부천시의 “부천만화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정 되고 12월 4

일 부천만화정보센터가 설립되었다. 이것이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모태 이며 이후 관련 

조례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설치 운영 조례”로 변경되었다. 

수입을 국비에 의존하고 있는 재단 법인으로 ‘만화콘텐츠 창조인력 양성’, ‘만화기반 명

품 콘텐츠 생산’, ‘국제 교류 활성화’, ‘부천형 중심 만화거점 확대’ 등이 주요 사업이다.

● 참여제한에 대한 사항

※ 만화 지원사업은 업계가 영세하고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수가 제한적이며, 소수의 전문 만화출판

사와 포털을 통해 연재하는 경우가 많아 주관기관에 대한 참여제한을 다음과 같이 완화하고자 함 

  ①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3개 이상인 경우 참여제한(다만, 지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제 수에서 제

외).(만화는 포탈 중심의 연재기반으로 대기업 참여가능) 

  ②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거나 1인창조

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의 1인창조기업이 아닌 경우도 지원 가능.

∙ 작품이 목표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가

∙ 향후 안정적인 매체연재이 가능한가

2. 수행기관의 전문성

∙ 작가의 전문성과 노하우가 우수한가

∙ 수행업체의 만화기획, 출판, 작가관리 능력이 있는가

30

3. 과제수행 능력

∙ 작품 제작, 출판 등 일정 계획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한가

∙ 적합한 추진일정 및 과정을 제시하고 있는가

∙ 실현가능하고 유사경쟁사와 차별화 된 계획을 제시 하고 있는가

20

4. 지속연재의 가능성

∙ 지속적인 연재 의지와 능력이 있는가

∙ 작가와의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져 있는가?

20

합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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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 2015년 사업 계획서 중 예산안

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4)

예술위는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그 전신으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 지원

을 목적으로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제2항5)과 제20조6)에 근거하여 2005년 출범하였

으며, 문예진흥기금을 운용･관리하고 있다.

(1) 예술위 주관 2015년 다원예술창작지원 사업사업 공고

예술위가 주관하는 2015년 다원예술창작지원 공모사업에 대한 개요 중 주요한 내용

은 다음과 같다.7)

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2015년 단원예술창작지원 관련 내용은 2017공3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서울프린지네트워크’ 선정 배제 사건] 진상조사결과보고서에서 관련 내용을 전체 인용함.

5) 제16조(기금의 설치 등)

②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용･관리하되, 독립된 회계로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6) 제20조(한국문화예술위원회)

①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7) 2015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지원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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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사회문화적 통섭의 시대적 환경에 부응하는 새로운 예술 활동을 지원하며 다원적 예술의 담

론생산과 창작 기반을 조성함

∙ 지원신청자격: 실험성과 다원적 예술 창작을 추구하는 예술인 및 예술단체

∙ 지원대상:

- 사업내용: 특정 예술 장르에 속하지 않는 다원적 특성을 가진 창작, 발표, 연구 사업 (예시) 내용과 형

식, 매체실험 등 측면에서 실험적 예술, 예술의 다양성을 증진하는 새로운 예술활동, 장르간 융합을 

통한 새로운 예술창작활동

- 사업형태: 공연, 전시, 퍼포먼스, 다큐멘터리, 비평 및 연구, 워크숍 등 창작 및 표현 활동, 융복합형 

예술창작을 증진하기 위한 실험성과 대안성이 강조된 프로젝트

∙ 유의사항: 다원예술분야 국제(해외개최)사업은 ‘민간국제예술교류지원사업’으로 신청, 일반적인 홈페

이지 구축, 일반 정보화 사업, 단순 잡지발간 사업 제의.

∙ 지원규모 및 기간: ∙지원규모: 과제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10백만원~65백만원)

- 기간: 6개월~1년 이내

∙ 심사방법: 서류 심사 후 필요에 따라 2차 인터뷰 심사 추진

∙ 지원항목: 사업수행을 위한 직접 경비

∙ 중점심의 방향: 일회성 발표형, 단순 병렬형의 장르 결합 지양, 개별 장르들간의 경계를 넘어서는 융복

합형 예술활동 지원

∙ 지원심의 기준:

영역
심의기준

(가중치)
세부평가내용

계획단계

(P)

사업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20%)

지원신청서에 기재된 사업계획은 구체적이고 충실한가?

사업계획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와 수준을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설

정하고 있는가?

기획프로그램의 

독창성(실험성)(30%) 

사업계획의 주요 아이디어는 독창적이고 실험적이며 설득력을 가지

고 있는가?

사업계획의 세부내용은 실험적 예술 혹은 장르간 융합(협력)을 위해 

충실하게 작성되어 있는가?

프로그램에 참여키로 한 주요 전문가들의 예술적, 전문적 기량은 우

수한가?

집행단계

(D)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25%)

사업계획을 충실히 실현하기 위한 조직과 운영 인력이 확보되어 있

는가?

프로그램에 참여키로 한 주요 전문가들의 참여를 확인할 수 있는가?

사업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및 관객개발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적정한가?

융복합 협업을 위한 구체적 전략을 가지고 있는가?

사업에 대한 재정계획은 현실성 있게 짜여져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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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사 및 결과발표

2015년 문예진흥기금 공모 다원예술창작지원 분야 심사는 2015년 2월 5일 결과 발

표되었는데 그 개요는 다음과 같다.8) 

∙ 일시: 2015. 1. 16(금) 10:00~17:00(1차)

2015. 1. 23(금) 10:00~17:00(2차)

∙ 장소: 서울 대학로 예술가의 집 세미나 2실(1차) / 다목적실(2차)

∙ 심의위원: 이OO, 이O, 조OO, 최OO, 하OO

∙ 지원심의 대상사업 및 심의과정: 심의과정은 심의위원회별 사전 검토와 심의회의의 논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결정하였다. 심의위원들은 사무처에서 심의일정 전에 미리 보내준 건의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검토하였으며, 심의회의에서는 신청사업에 대한 위원별 사전 검토의견과 전체적인 관점의 토론을 통하

여 지원심의대상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전체적인 논의를 마친 후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위원별로 

평가표에 각각 채점을 하였고 채점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과 지원금액을 결정하였다. 

∙ 총 194건이 지원 신청하였고 책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29건의 지원 대상을 선정하였다. 

 8) 2015년도 문예진흥기금 정기공모사업 지원심의 결과 발표. ‘다원예술분야’ 부분. 

영역
심의기준

(가중치)
세부평가내용

  -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이루어져 있으며 문예진흥기금에 대한 의

존도가 과다하지는 않은가?

  - 세부예산편성은 타당성과 구체성을 갖추고 있는가?

  - 개인, 기업 등 민간기부금 유지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가?

지원신청주체의 기존 활동실적 및 사업성과를 볼 때, 효과적 사업운

영을 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가?

성과단계

(S)

발전에 대한 기여도의

파급효과(25%)

사업계획은 예술위원회의 사업목적 달성에 기여하여 예술현장의 활

성화 및 분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

사업성과를 측정하고 환류하기 위한 자체평가체계를 가지고 있는가?

  - 자체 평가결과의 환류 및 개선 노력은 적정하며 그러한 실적은 

있는가?

사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자(참여자, 독자, 관객 등)들의 만족수준은 

어떠한가?

  -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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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결정금액

이 사업 심사결과 지원 선정된 단체들에 대한 지원 결정액은 최저 7,000,000만원(최진요

의 <벼룩상자> 등)에서 최대 50,000,000원((사)페스티벌봄의 <페스티벌 봄 2015>)였다.9) 

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예술인복지재단)10)

예술인복지재단은 2012년 11월 18일 시행된 예술인복지법에 따라서 2012년 11월 

19일 설립되었다. 현재 조직 구성은 이사회, 대표, 운영본부(경영지원팀, 창작준비지원

팀, 예술가치확산팀), 불공정행위신고･상담센터, 전략･홍보, 예술인 복지지원센터로 구

성되어 있다.11) 

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복지사업 신청을 위한 기본 절차로서 예술활동증명 사업, 문

학･시각예술･연극･무용･음악･영화･방송･전통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의 자

긍심 고취 및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예술인패스 사업, 예술인들이 예술 외

적 요인으로 인해 예술창작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지원함으로써 예술인

의 창작활동에 대한 동기 고취와 창작안전망구축을 구현하고자 하는 창작준비금 지원, 

예술인의 사회적 가치 확장을 위해 다양한 예술직무영역을 개발하고 사회(기업/기관 등)

와 협업을 기반한 직무를 제공함으로써 적극적 예술인 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예술인의 사회보장 확대를 위해 산재보험 가입을 

대행하고 납부보험료를 50~90% 지원하고 있는 예술인 산재보험 사업, 예술계의 공정한 

계약문화 확산과 예술인의 사회보장 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하는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12) 

(1)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의 사업목적, 사업개요, 신청기간･방법 및 선정심사 일정 등

과관련하여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13) 

 9) 2015년 문예진흥기금 다원예술분야 심의결정서. 

10)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및 현장예술인교육지원 사업 관련 내용은 2017직공3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블랙리스트 실행 사건] 결과보고서에서 관련 내용을 전체 인용함.

11)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12)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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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목적

∙ 장르별로 특화된 현장 맞춤형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예술인에게 교육과 예술활동 기회를 

확대

∙ 장르별 예술활동의 성과로 직접 이어질 수 있는 장르별 현장 예술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장르별 예술단체들이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현장예술인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확산될 수 

있는 환경 조성

2. 사업 개요

∙ 사 업 명 : 『현장예술인교육지원』

∙ 사업기간 : 2014년 2월 ~ 2014년 12월

∙ 사업의 규모 : 예술장르별 최소 10개 단체 선정, 1,000명 이상 지원

∙ 지원신청자격 : 아래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단체

  ･ (단체의 법적형태) 3개 이상의 예술관련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컨소시엄

    * 비영리법인 : 민법 제32조에 의거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단체

    * 컨소시엄 참여 단체별 역할이 명시된 협약서 상호체결 및 제출 필수

    ※ 참여제한 

      ･ 같은 연도 재단 타 사업에 참여하는 단체

∙ 지원기간 : 사업개시일(약정서에 정한 날)부터 2014년 11월까지

∙ 지원금액 : 최대 100,000,000원(금 일억원)

3. 신청기간･방법 및 선정심사 일정

∙ 신청기간 : 2014년 2월 12일(수) ~ 2월 28일(금)(17일간)

∙ 선정심사 기간 : 2014년 3월 3일(월) ~ 3월 6일(목)(4일간)

∙ 선정심사 방법 : 1차 서류심사(행정심사) 및 2차 심의위원회 심사(발표심사)

- 1차 서류심사 : 지원신청자격 검토 및 제출서류의 구비여부 확인

- 2차 심의위원회 심사 : 전문심의위원회를 통한 종합심사

∙ 선정심사 결과공고 : 2014년 3월 7일(금)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13) 예술인복지재단, 2014년도 『직업역량강화사업 – 현장예술인교육지원』 참여예술단체 모집 공고, 

1-2쪽. 2014.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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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사)우리만화연대14)

(사)우리만화연대는 1992년 12월 ̒건강하고 올바른 만화문화 정착을 지향하여 민족문

화발전에 기여함ʼ 을 목적으로 창립한 ̒우리만화 협의회ʼ가 전신이며 2001년 1월 ‘우리만

화연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바. 월간희망 만화무크 만화 보고(BOGO)

90년대 만화 잡지의 영화를 부활하려는 복고의 시도가 아니라, 건강한 만화 생태계를 

위한 미래 실험이라는 목적으로 (사)우리만화연대는 2014년 2월 창간호를 발행하였으

며, 2015년 8월 13호를 마지막로 휴간되었다.

보고 창간호(1호) 목차 보고 창간호(13호) 목차

오프닝: 해파리의 꿈 - 최민호

참여 작가 / 참여 필진

만화: 목호 1회 - 정용연

커버스토리: 웹툰견문록 2014

1) [출만만화와 웹툰과 손가락 운동에 관하여] - 

굽시니스트

2) [대담, 웹툰, 웹툰을 말한다] 

3) [웹툰의 시대, 만화의 새로운 문법] - 김창남

4) [한국 웹툰 연표] - 서찬휘

표지 일러스트 ― 최호철 

책을 펴내며 ― 편집부 

참여작가 / 참여필진 

만화 엄마들 : 마지막 화 엄마들 ― 마영신 

만화 비트 앤 파이어 마지막 회 ― 김형배 

커버스토리: [보고]에 대한 보고서 079 

출판 백선생 ― 설인호 

월간만화 [보고] 평가 좌담회 ― 편집부 

[보고]를 보다 ― 백정숙 

2. 조사 내용

가. 우리만화연대 블랙리스트 등재에 대하여 

(1) ‘수사보고 김희범 문체부 제1차관 수첩 발췌15)’ 에는 ‘BH면담’ 자리에서 ‘우리만

화연대’와 관련된 언급을 한 메모가 있으며, 문화비서실 우리만화연대 – 국보법폐

지국민연대, 부천만화시민연대(재보조사업) 이 적혀있으며, ‘우리만화연대는 15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융복합분야 사업에서 배제대상으로 분류됨.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메모는 2014년 8월 16일에 작성된 것이다.

14) http://www.urimana.co.kr

15) 박근혜정부의최순실등민간인에의한국정논단의혹사건규명을위한특별검사 2016.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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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체부 김OO 예술국장이 2015년 1월 9일 청와대 김OO 선임행정관으로부터 유선

으로 받아 적은 배제 명단에 ‘우리만화연대’가 들어 있다.16) 

16) 김OO 예술국장이 청와대 선임행정관 김OO에게 유선으로 받아 적은 수기 메모. 2015.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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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체부 예술정책과 사무관 오OO이 작성한 ‘리스트-’16.2.1.현재’ 문서는 2015년 

예술위 공모사업 융복합분야에서 우리만화연대 ‘만화BOGO토크콘서트’가 배제

된 부분이 기재되어 있다. 

(4) 우리만화연대 회원 블랙리스트 등재

우리만화연대가 발행 하였던 ‘월간희망 만화무크 만화 보고(이하 ‘보고’)’ 창간호

(2014. 2.)에 참여했던 정용연, 서찬휘, 최인선, 유승하 및 마지막 13호(2015. 8.)에 참

여했던 김형배, 최호철, 하민석 등은 9,473인 리스트에 등재된 예술가들이였다. 

신청인 유승하는 9,473인 리스트에 등재되어 있다. 

월간희망 만화무크 만화 

보고 참여 예술인
9,473 리스트 중 상세 내용

정용연 2014년 6월 서울시장 선거 박원순 후보 지지 문화예술인 909명

서찬휘 2014년 6월 서울시장 선거 박원순 후보 지지 문화예술인 909명

최은선 2014년 6월 서울시장 선거 박원순 후보 지지 문화예술인 909명

유승하 2014년 6월 서울시장 선거 박원순 후보 지지 문화예술인 909명

김형배 2012년 12월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 문화예술인 4,110명

최호철 2015년 5월 1일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 서명 문화인 594명 명단

하민석 2014년 6월 서울시장 선거 박원순 후보 지지 문화예술인 909명

나.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만화잡지 월간희망 만화무크 보고’ 지원 배제 의혹

(1) 신청인 우리만화연대 조남준 대표 주장

2013년 새로 발령 받은 대중문화산업과장(최OO)이 (사)우리만화연대 회장단과 면담

요청하여 문체부에서 회동하였는데, 주로 2012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웹툰심의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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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는 만화인들의 활동상에 대해 토의하던 중 만화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만화계의 자정과 정부의 강압적 심의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만화관련 리뷰나 평론 

등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하고, 1997년 청소년보호법과 IMF로 인한 만화

출판계의 시장붕괴로 인해 만화관련 지면들이 없어진 현실을 이야기 하던 중 담당과장은 

(사)우리만화연대에서 만화잡지 발간하길 권유했고, 문체부 추경예산에 여유가 있으니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통해 만화잡지 발간 지원을 하겠다고 담당과장이 답했다고 주장

하였다.

우리만화연대는 2013년 말 한국만화영상산업진흥원의 ‘만화전문잡지 신모델 제작지

원사업’에 선정되어 2014년부터 월간희망만화무크 보고를 발간하였고, 2014년 6월 12

일 사업완료평가를 받아 별 이상없이 사업이 완료되었음을 한국만화영상진흥원으로부

터 확인 받았는데, 2014년 7월초 한국만화영상진흥원으로부터 완료된 사업에 절차상 

문제가 있으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엄포를 들었고, 발간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으므

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보고 4호를 시중에 유통하지 말게 하였다고 주장하였다(진술서 

조남준(우리만화연대 대표)2018. 6. 7.).

(2) 우리만화연대가 발행하는 만화잡지 월간희망 만화무크 보고 제2호(2014. 5. 26.)

에 개재된 만평 유신공주인형놀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말이 안통하네뜨’라는 캐릭

터로 등장하며 박정희를 연상시키는 소장 군복과 유체이탈 놀이용 옷, 김기춘을 연

상시키는 김집사, 해외 순방복, 지방선거용, 대선용 인형 옷이 등장한다. 당시 청와

대 행정관 신OO(사실확인서 2018. 4. 9.)은 “우리만화연대가 왜 문제단체로 지명

되어 소위 블랙리스트에 등재 되었는지에 대해 언제인지 모르나 국정원 정보보고

서에서 우리만화연대의 활동에 대해 언급된 적이 있고, 당시 대통령 비난 만화를 

창작하는 작가가 우리만화연대의 회원이라는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라고 하고 유신공주인형놀이라는 만평 인지 여부에 대하여 “유신공주인형놀이는 

당시 대통령을 희화화한다는 내용이 국정원 정보보고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기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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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고인 김OO의 진술 (진술조서 2018. 4. 5.)

김OO 문체부 대중문화산업과 사무관은 “만화와 관련된 일반적인 현황에 대해 신OO

과 연락을 했고, 신OO의 지시를 받아 우리만화연대 지원현황보고를 한 적이 있다고 진술

하였다. 우리만화연대 측에서 <보고>잡지를 보내왔는데 잡지에 실린 내용을 보고 아 이거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정도로 생각했으며, 유신공주인형놀이는 <보고>에 실려 있었

기에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우리만화연대의 <보고> 잡지 내용과 관련하여 타 기관에 

연락하여 지원배제에 대해 이야기 한 적이 있는가에 대해 만화영상진흥원에 연락하여 

<보고>라는 잡지는 더 이상 지원하면 안되겠다” 라고 진술 하였고 “차년도 사업부터 우리

만화연대 <보고> 잡지에 대한 계속지원은 하지 않겠다고 청와대에 보고를 했고 청와대로

부터 우리만화연대 보고 잡지에 대해 지원배제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각 기관의 모든 지

원사업에 대해 배제지시를 한 적은 없다고 기재하였다(사실확인서 2018. 3. 18.).



267
제2권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종합보고서 부록

(4) 월간희망 만화무크 보고 제4호 발간 지연

2014년 7월 30일 가재 본 보고 4호는 이후 11월에 발행되었다. <1호 발행일 2014. 2. 

24.>, <2호 발행일 2014. 5. 26.>, <3호 발행일 2014. 7. 7.>, <4호 발행일 11. 10.> 등

으로 4호는 5달만에 발행되었다. 

다. 예술인복지재단 2014 ‘현장예술인지원사업’ 우리만화연대 배제

우리만화연대는 월간 보고 2호 만평 개제 시점(2014. 5. 26.) 이전부터 국정원 문서에

서 ‘左성향단체’로 기록되어 있었다.

(1) 문서 및 자료 조사

(가) 문체부, 左성향단체 참여 ‘현장예술인지원사업’ 폐지 방침

국정원이 2014년 3월 17일 경 작성한 ‘문체부, 左성향단체 참여 ‘현장예술인지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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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폐지 방침’ 문서에 따르면 문체부는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주관하는 ‘현장예술인교육

지원사업’에서 민족미술인협회, 한국작가회의, 우리만화연대, 서울연극협회 등 좌성향 

단체들이 대거 선정되자 관련 사업 자체를 폐지하고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예술인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할 계획을 세웠고, 위 사업을 폐지하고 생활고를 겪는 예술인 지

원사업으로 변경할 경우 비판언론 및 진보진영에서 배경에 의구심을 가질 수 있어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철저하게 입단속을 하면서 2014년 3월 중 생계가 어려운 예술인 지

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설계하고 추진할 복안을 세웠다.17) 

(나)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사업 재점검 요청

문체부는 2014년 3월 12일 경 예술인복지재단에 공문을 보내 당시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예술인들의 불행한 사고가 있었던 것

17) 국정원 IO, ‘문체부, 左성향단체 참여 ’현장예술인지원사업‘ 폐지 방침’, 1-2쪽. 2014.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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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하여,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술인 복지사업에 대해서 경제적, 사

회적으로 어려운 예술인들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전면 재점검하고 보완하여 달라

고 요청하면서 동 사항을 문체부와 협의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18) 

(다) ‘제5차 정기이사회 개최 결과 보고’

예술인복지재단은 제5차 정기이사회에서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 폐지 및 예술인학

습공동체지원사업 축소 결정을 의결하였다.19) 예술인복지재단은 2014년 3월 21일 경 

제5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여 안건 제12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14년 사업 점검에 

관한 건’을 원안 의결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예술인 복지사업 변경 계획(안)’의 추진 배

경은 ‘◦ 배우 우OO씨 자살, 송파 세모녀 자살 등 현행 복지 제도가 혜택이 필요한 사람

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사례 발생 ◦ 한정된 예산 하에서 긴급지원이 필요한 어려운 

예술인들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 재설계 필요’ 등으로 제시되었다.20) 

(라) 제5차 정기이사회 회의자료

2014년 3월 21일 예술인복지재단 제5차 정기이사회에서 의결된 사업 변경 내용과 관

련하여서, 이날 회의자료는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대하여 ‘ ◦ 문제점: 2.24일 접

수 시작 이후 신청자 수가 1,400명에 달하여 예산 조기 소진 가능성이 있으며, 소득 등 

지원기준이 까다롭다는 비판이 있음, 원로∙경력단절 예술인과 같이 도움이 필요한 예술

인은 자존심 또는 복잡한 서류 절차 등을 이유로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등을 이

유로 예산을 20억원 증액(74억 원 → 94억 원)하면서 교육 지원 예산을 20억원 감액하기

로 하고 있다.21) 

예술인 교육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 문제점: 교육지원 사업 예산이 약 77억 원으

로 과다 책정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는 구조로 설

계되어 있음’, ‘예술인에게 필요한 교육은 기술 교육이 아니라 계약∙저작권 등 예술활동

에서 나타나는 법률적 문제와 국가 지원 제도에 대한 교육임’ 등을 지적하면서 사업변경 

18) OOO,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사업 재점검 요청. 2014. 3.12.

19) OOO, ‘제5차 정기이사회 개최 결과 보고’. 2014. 3.27.

20) 예술인복지재단, 제5차 정기이사회 회의자료, 19쪽. 

21) 예술인복지재단, 제5차 정기이사회 회의자료, 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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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으로는 ‘현장예술인 교육 지원’ 사업과 ‘예술인 학습공동체 지원’ 사업을 통합하여 

예산을 감액 조정(32억 원 → 12억 원)하기로 하였다. 그 결과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

은 폐지(10억 원→ 0원)하고 예술인학습공동체지원사업은 축소(22억 원 → 12억 원)하

였다.22)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가) OOO 진술조서

참고인 예술인복지재단 OOO은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 심의 결과 시각∙문학 분야

(2014.3.4.)에서 민족미술인협회(경기 민예총, 전북 민예총, 강원 민예총)와 한국작가회

의(한국문인협회, 국제펜클럽 한국본부), 대중예술분야(2014.3.4.)에서 우리만화연대

(한국카툰협회, 한국만화스토리협회), 공연예술분야(2013.3.5.)에서 서울연극협회(대

전연극협회, 한국희곡작가협회) 등이 선정되자 문체부가 선정 결과 발표(2013.3.7.) 계

획을 중단하고 교육지원보다는 예술인들에 대한 생계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전환

하기로 하고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은 폐지하라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지시한 사실

에 대하여 그 당시 김OO 복지사업팀장, 유OO 기획관리팀장에게 직접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23) 

OOO은 다만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이 폐지된 이유가 선정된 단체들이 좌성향 단

체들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은 것은 아니었다고 하면서도, 위 사업이 폐지된 것이 무

언가 부당한 이유 때문이었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추정이 가능하였고, 이명박 정부 때 광

우병 촛불 이후 촛불시위에 참여했던 예술단체들이 대대적인 표적 감사를 받는 등 특정 

정치 성향을 이유로 배제되는 사례들에 대하여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의 연장선

상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받아들였다고 하였다. OOO은 당시 예술인복지재단 대표가 

공석인 상태에서 김OO 복지사업팀장, 유OO 기획관리팀장 모두 난감해 했고, 예술인복

지재단은 2013년 가을 “찍어서 자르겠다.”는 뉴스타파(10.29) 보도에서 확인된 것처럼 

재단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었고 문체부가 거의 직접적으로 예술인복지재단

을 관리하다시피하고 있던 상황에서, 심의가 이미 끝난 사업에 대하여 문체부가 적절하

지 않은 방식으로 독립기관인 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에 개입하여 사업을 폐지시키는 상

22) 예술인복지재단, 제5차 정기이사회 회의자료, 19-20쪽. 

23) OOO 1회 진술조서, 4쪽. 2017.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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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지만 김OO, 유OO 두 팀장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상황

이었다고 진술하였다.24)

(나) OOO 진술조서

OOO 예술인복지재단 대리는 2014년 3월 27일 현장예술인교육지원 사업 폐지 및 

2014년 4월 24일 예술인학습공동체 지원 사업 축소 발표와 관련하여, 2014년 3월 21

일 개최된 예술인복지재단 5차 이사회 회의 자료를 작성하였는데 이 회의자료 중 ‘예술

인 복지사업 변경 계획(안)’에 있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문체부 OOO 주무관이 이메일로 

보내준 내용을 자신이 편집한 것이었다고 진술하였다.25) 

(다) 김OO 진술조서

예술인복지재단 김OO 복지사업팀장은 2014년 3월 경 예술인복지재단에 대한 문체

부의 지시 사항은 모두 유OO 기획관리팀장에게 전달되었고, 유OO 팀장이 다른 직원들

에게 전달하는 구조였는데, 그 당시 유OO 팀장으로부터 문체부 강OO 사무관이 현장예

술인교육지원사업에 대한 심사 결과 발표를 하지 말라는 지시를 하였다는 말을 듣고 반

발하였다고 하였다. 김OO 팀장은 문체부 예술정책과 조OO 과장을 광화문 인근 식당에

서 만났는데 조OO 과장은 당시 송파 세 모녀의 죽음과 배우 우OO의 자살을 얘기하면서 

위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 사업비를 예술인긴급복지사업을 확대(증액)할 필요가 있다

고 말하였고, 이후 자신의 요청에 따라서 2014년 3월 12일 경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사업 재점검 요청’ 공문을 예술인복지재단으로 보내주었으며, 2014년 3월 21일 경 개최

된 5차 정기이사회에서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이 폐지되고 예술인긴급복지지원사업

이 증액되었다고 진술하였다.26) 

김OO는 심사위원들에게 모두 전화를 걸어 문체부의 입장과 이사회 결정에 대하여 설

명했고, 예술단체들에도 전화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심사가 완료되었다는 사실을 이

미 알고 있었던 현장 예술단체들이 의구심을 표하며 항의를 하겠다고 하여서 현장 예술

단체들과 문체부 사이에 간담회가 열렸다고 진술하였다.27) 

24) OOO 1회 진술조서, 4-5쪽. 2017.12. 7.

25) OOO 1회 진술조서, 9쪽. 2017.12. 7.

26) 김OO 1회 진술조서, 3-6쪽. 201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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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OO는 2014년 10월 22일 경 박계배 대표가 취임한 이후 대표가 부재하였던 기간 동

안 진행되었던 상황 전체에 대하여 자세히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28) 

(라) 강OO 진술조서

문체부 예술정책과 강OO 사무관은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 결과발표 중단 지시 경

위와 관련하여,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 선정 결과 서울연극협회, 한국작가회의, 민족

미술인협회, 우리만화연대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서울연극협회, 작가회의, 민족미술인

협회는 문제가 된다는 것을 분위기로 알 수 있었지만 우리만화연대는 콘텐츠국 소관이어

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문체부 콘텐츠국 담당 사무관에게 이 단체가 문제가 되는지 물

어보았는데, 그 사무관이 본인도 확실하지 않다면서 청와대에 물어보라고 하여서 청와대 

신OO 행정관에게 우리만화연대를 지원해도 되는지 확인했더니, 신OO 행정관은 약간 

부정적이었고, 그 뒤로 청와대 안에서 공유가 된 것 같고, 또 그 뒤로 조OO 예술정책과장

이 어떻게든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강OO 사무관은 자신

이 예술인복지재단에 위 사업 결과 발표 중단을 지시하였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아마 자

신이 그러한 지시를 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9) 

강OO는 사업폐지 및 예산 변경 명분과 관련하여, 문체부 예술정책과 안에서 향후 조

치에 대한 고민을 하던 중 배우 우OO 자살 사건, 송파 세 모녀 사건 등이 있었고, 이에 따

라서 예술인긴급복지사업의 기금을 늘려야 하는 필요가 생겼기 때문에 위 현장예술인교

육지원사업을 폐지하고 예술인긴급복지기금을 늘리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하게 되었다

고 진술하였다.30) 

강OO는 문체부가 예술인복지재단에 사업 재점검을 공식 요청하였던 경위와 관련해서

는, 조OO 과장과 예술인복지재단 김OO 팀장이 이 사업과 관련하여 만난 사실이 있으며 

두 사람이 만난 이후 문체부가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사업 재점검 요청’(2014.3.12.) 

공문을 예술인복지재단으로 보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31)

강OO는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 폐지 및 예술인학습공동체지원사업 축소 경위와 관

27) 김OO 1회 진술조서, 7쪽. 2017.12.14.

28) 김OO 1회 진술조서, 8쪽. 2017.12.14.

29) 강OO 1회 진술조서, 5-7쪽. 2018. 1.12.

30) 강OO 1회 진술조서, 5-7쪽. 2018. 1.12.

31) 강OO 1회 진술조서, 5-7쪽. 2018.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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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하여, 2014년 3월 21경 개최된 예술인복지재단 제5차 정기이사회에서 현장예술인교

육지원사업을 폐지하고 예술인긴급복지지원 기금을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예술인

학습공동체지원사업의 규모를 축소한 까닭은 기금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하

였다.32) 

강OO는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 폐지 및 예술인학습공동체지원사업 축소와 관련된 

경위는 당시 김OO 예술정책관, 문체부 조현재 차관, 유진룡 장관 등에도 보고되었을 것

이라고 진술하였다.33) 

(마) 이OO 진술조서34)

이OO 문체부 예술정책과장은 조OO 과장 재임 시기에 있었던 위 현장예술인교육지

원사업 및 예술인학습공동체지원사업 축소와 관련하여 조OO 과장으로부터 인수인계를 

받고 형식적인 절차로서 결재를 하기는 하였지만 위 사업 폐지가 청와대 지시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등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35) 

(바) OOO 진술조서

문체부 예술정책과 OOO 주무관은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 심사 결과 서울연극협

회, 한국작가회의, 우리만화연대, 민족미술인협회 등이 선정되자 결과 발표를 중단하고 

생계가 곤란한 예술인들을 긴급지원하기로 하는 사업으로 예산을 변경하고 예술인복지

재단에 통보하였던 경위와 관련하여 “2014년도 예술인복지재단 사업의 일부를 폐지∙축

소하게 된 것은 당시 언론을 통해 크게 보도가 되었던 ‘송파 세 모녀 사건’이 계기가 되어 

우리 부에서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들의 지원이 우선 시급하다는 정책적 판단을 

하였고, 그에 따른 업무지시를 받고 예술인복지 지원 사업에 대한 점검 등 관련 조치를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예술인학습공동체지원사업 예산까지 축소

한 경위와 관련해서는, “2014년 2월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송파 세 모녀 사건’으로 인해 

우리 부에서는 생계비 지원의 성격이 있는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생활

이 어려운 예술인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동 사업

32) 강OO 1회 진술조서, 5-7쪽. 2018. 1.12.

33) 강OO 1회 진술조서, 5-7쪽. 2018. 1.12.

34) 이OO 1회 진술조서. 2018. 2. 1.

35) 이OO 1회 진술조서, 3쪽. 2018.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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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예산을 축소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사업비

를 확대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협조 공문을 보내어 생계지원이 급박한 예술인 등을 

발굴하는 등 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노력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

였다.36)

(사) 조OO 진술조서

참고인 문체부 조OO 예술정책과장은 2014년 2월 송파 세 모녀 자살, 3월 배우 우OO 

자살 사건 등으로 인하여 예술인 복지사업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를 고민하던 중 담당 

사무관이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 비서실에 확인 차 전화를 하면서 

대통령 비서실이 이 건의 사업자 선정을 인지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대통령 비서실 내부

에서 진행 과정은 모르고 당시 유진룡 장관이 자신에게 전화를 하여서 대통령 비서실에

서 이 사업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한다면서 어떤 사업인지 물었고, 이에 대해 예술인 자살 

사건 등으로 인한 상기 고민 사항을 유진룡 장관에게 말한 후 생계가 곤란한 예술인 지원

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37) 

라. 2015년 융복합･다원예술 분야 공모사업 우리만화연대 배제

(1) 2015년 문예진흥기금공모사업에서 블랙리스트 실행 경위38) 

(가) 문건 등 자료조사

1) 문체부, 문예진흥기금 비판단체 지원 차단책 추진(2014. 9. 26.)

문체부가 2014. 9. 2015년 문예진흥기금공모사업에서 좌성향 단체 지원을 배제하는 

방침을 세우고, 2015년 사업 심의시 신규사업 지원을 확대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제

출을 의무화 하는 등 배제 명분을 마련하고, 문예진흥기금 사업 심사를 담당하는 책임심

의위원들을 보수 인사로 선임한 후 책임심의위원들을 통해 문제 사업들을 제외시킬 계획

을 세웠다.39)

36) OOO 사실확인서, 2쪽. 2018. 3. 6.

37) 조OO 사실확인서, 1-2쪽. 2018. 3. 23. 

38) 2017직공7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블랙리스트 실행을 위한 지원 및 심사제도 개편 사건] 진상조사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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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석 비서관 회의 자료(2014. 11. 21.)

2014. 11. 21. 개최된 대통령비서실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는 2015 한국문화예술위

원회 정기공모사업과 관련하여, 신청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하여 문제작품(작가)

을 배제하겠다고 하고 있다.40) 

3) 2015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신청현황(2014. 12. 19.)

39) 국정원, ‘문체부, 문예진흥기금 비판단체 지원 차단책 추진’, 1-2쪽. 2014. 9. 26.

40)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 회의자료 2014.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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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예술정책과 오OO 사무관이 작성한 ‘2015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신청현

황’ 문서는 2015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에서 총 신청건수 1,989건 중 특이사항이 

106건 있다고 하면서 문학분야, 시각예술분야, 공연예술분야, 국제교류분야, 융복합･다

원예술분야 등으로 나누어 특이사항과 그에 대한 방안을 각각 기술하고 있다. 문체부 예

술정책과 오OO 사무관은 위원회 조사에서 이 문서를 자신이 작성하여 김OO 예술국장

에게 주었고, 김OO 국장은 장관에게 보고한 후 문서 상단 수기 메모 ‘’14.12.19. 8:50 

장관보고필’을 하여서 다시 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41) 

4) 2015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추진상황(’15.1.15.)

문체부 예술정책과 오OO 사무관이 작성한 ‘2015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추진상황’ 

문서에서는 2015. 1. 15. 현재 다원예술분야에서 프린지페스티벌 등 ‘특이사항’ 11건을 

전부 제외할 예정, 연극분야에서 ‘특이사항’ 12건 제외예정, 문학분야에서 아르코문학창

작기금 사업에서 배제를 위한 ‘별도 방안 마련’ 등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41) 오OO 1회 진술조서, 24쪽. 2018.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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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김기춘 외 3인 1심 판결, 2015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에서 지원 배제 개요

김기춘 외 3인 1심 판결에서 2015년 문예기금 등 사업에서 지원 배제와 관련된 내용

은 다음과 같다.42) 

42) 김기춘 외 3인 1심 판결, 15-19쪽. 

2014. 10. 경 예술위는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우수작가가 문학적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집필 활동

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시･시조･소설･희곡･아동문학･수필･평론 등 문학 분야 작가에게 문예기금에서 

1인당 1,000만 원씩 총 99명에게 합계 9억 9,000만 원의 창작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2015년도 아

르코문학창작기금사업’ 지원 신청을 공고하였고, 2014. 11. 중순경까지 총 959명이 지원신청을 하였다. 

문체부 김OO 예술정책관은 그 무렵 예술위 이OO 예술진흥본부장 등 문예기금 공모심사 업무 담당 직

원들을 세종 정부청사로 불러, 걸개그림으로 논란이 된 홍성담 작가를 예로 들면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만한 작가나 작품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전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 김소영 문체비서관은 문체부 김OO 예술정책관, 이OO 예술정책과장에게 예술위 심사 

이전에 지원신청자 명단을 청와대로 송부하라고 요청하였고, 같은 취지의 지시를 받은 예술정책과 오OO 

사무관은 과장･국장･차관 등을 거쳐 김종덕 장관에게까지 순차 보고한 후, 예술위로부터 2014. 11. 경 

지원신청자 전체 명단 및 2015. 1. 경 1차 무기명 심사를 통과한 지원신청자 약 198명의 명단을 각 건네

받아 문체비서관실 김OO 선임행정관에게 송부하였다. 

신동철은 소통비서관에서 정무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긴 후 2014. 10. 2. 경 정관주가 후임 소통비서관

으로 부임하자 정관주에게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문건을 인계하면서 특정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 배제 업무를 인계하였고, 피고인 김소영 문체비서관으로 하여금 정관주에게 지원배제 대상에 대한 

검토를 받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김소영은 문체부로부터 지원신청자 명단을 송부 받은 다음 이를 정관주 소통비서관

에게 전달하며 지원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을 선별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정관주는 소통비서관실 R 행정

관을 통하여 김성장 등 정부정책을 비판한 전력이 있거나 야권인사지지, 시국선언자 등 총 17명을 선별한 

후 이를 교문수석실에 통보하였다. 

김OO은 정무수석실에서 통보받은 17명의 명단을 전화로 문체부 오OO 사무관에게 알려주었고, 오

OO은 이를 김종덕 장관에게까지 순차 보고한 후, 예술위 이OO 예술진흥본부장, 장OO 창작지원부장 등 

임직원들에게 고지하며 이들이 문예기금을 지원받지 못하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하였고, 그 후에도 같은 경

로를 통해 예술위에 배제 대상자 명단을 수차례 추가 하달하였다. 

예술위 위원은 직무상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예술위의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심의

는 독립된 위치에서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되어야 하고, 예술위 사무국 소속 임직원들도 이러한 지원심

의 과정에 개입할 권한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으나, 위와 같은 청와대와 문체부의 지시에 따라 심사 및 최

종 선정에 이르는 과정에서 예술위 위원들과 책임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명단에 포함된 사람이 지원 대

상자로 선정되거나 하면 윗선에서 아예 최종 심의결과를 발표하지 말라고도 한다. 그건 결국 사업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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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문예진흥기금 지원배제 대상자 검토 및 하달 과정 개요

한편 김기춘 외 3인 1심 판결은 문예기금 지원배제 대상자의 검토 및 하달 과정에 대하

여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43) 

43) 김기춘 외 3인 1심 판결, 80-81쪽. 

말라는 얘기와 같다. 도와 달라’고 하면서 하달된 명단에 포함된 사람들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하고, 지원배제를 위해 심사 일정을 연기시키기도 하였다.

한편 그 과정에서 오OO 사무관은 2015. 5.경 김OO 선임행정관으로부터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 ‘세월호 시국선언’,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 ‘박원순 후보 지지선언 등 범주에 포함된 사람들

을 인터넷으로 확인하여 문체부 장관에게까지 보고한 후 송부하라는 지시를 받아 총 9,473명의 명단을 

작성한 후 이를 교문수석실에 송부하였다.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지원심의가 예정된 일정보다 지연되는 과정에서 문체부와 예술위는 문예기금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 사회적 파장내지 심각한 논란의 우려가 있거나 정부정책에 동조한 경력, 여권 인물에 

대한지지 경력도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관련 설명자료를 작성해 청와대에 양해를 요청하였고 이를 청와대

에서 수용함으로써, 예술위는 2015. 7. 중순경 청와대에서 하달된 5명을 심사과정에서 배제하고 지원금 

수혜자를 당초 예정한 99명에서 70명으로 줄인 최종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2014. 10.경부터 2016.1. 경까지 사이에 예술위가 주관하는 2015년 문예기금 사업 

등인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정기대관 사업, 공연예술비평연구활성화지원사업, 다원예술창작지원사업, 

문학행사 및 연구지원사업, 시각예술 창작 및 전시공간 지원사업, 우수문예지 발간지원사업, 교정시설･

군부대･농산어촌･사회복지시설･임대주택 순회사업, 공연예술행사지원사업, 공연예술 창작산실(연극-

시범공연)사업, 장애인 문화예술향유 지원사업, 대학로예술극장 3관 대관, 공연예술 창작산실(연극-대본

공모)사업, 공연예술발표공간지원사업, 주목할만한 작가상 선정 등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문화예

술계 지원･선정 배제 대상자 명단이 수시로 청와대로부터 문체부를 거쳐 예술위에 순차 하달되어 예술위

의 문예기금 지원심의 과정 등에 부당하게 개입되었고, 결국 별지 범죄일람표 2의 ‘2015년 사업’ 중 ‘직권

남용’ 란에 ‘유죄’로 기재된 부분과 같이 특정 문화예술계 개인･단체가 예술위의 지원 대상 등에서 최종 배

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김기춘, 김상률, 김소영은 김종덕, 신동철, 정관주, 문체부 공무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비

서실장, 교문수서가, 문체비서관, 문체부장관, 문체부 공무원의 각 직권을 남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2015년 사업’ 중 ‘직권남용’ 란에 ‘유죄’로 기재된 부분에 기재된 사업들에서 같은 일람표에 기재된 대상

들을 선정에서 배제하는 과정에서, 예술위 소속 임직원들인 이OO･장OO･이OO･이OO･양OO･강OO 

등으로 하여금 예술위의 문예기금 지원 심의 등에 부당 개입하게 함으로써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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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문예기금 지원배제 대상자의 검토 및 하달

앞서 본 것과 같이 문체비서관실은 민간단체보조금 TF 활동 당시 정무수석실의 소통비서관실과 협조

하였고, 판시 범죄 사실과 같이 피고인 김소영은 모철민 교문수석의 지시로 예술위 책임심의위원 선정 당

시 신동철 소통비서관으로부터 배제 대상자 검토를 받았다. 피고인 김소영은 그 후에도 신동철에게 보조

금 지급 가능 여부 등에 관한 검토를 요청한 사실이 있다.

2014. 10. 2. 경 정관주가 소통비서관으로 부임한 후 피고인 김소영이 배제 대상자 선별을 요청하기 

위해 신동철을 찾아오자 신동철은 피고인 김소영을 정관주에게 안내하면서 앞으로 정관주에게 검토를 요

청하라고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김소영은 정관주를 찾아가 명단을 건네면서 배제대상자 선별을 요청

하였다. 

정관주는 소통비서관실 R 행정관에게 명단 검토업무를 맡겼는데, R은 정관주가 보여준 ‘문제단체 조

치내역 및 관리방안’ 보고서를 지침삼아 그 첨부 일람표의 ‘특이사항’, ‘비고’란에 기재된 지원배제 등의 

사유를 반영하여 명단을 검토하고 배제 대상자를 선별하였다. 

문체부 오OO 사무관 등은 예술위로부터 공모신청자 전체 목록을 받아 이를 교문수석실 김OO 행정관

에게 송부하였다. 김OO은 이를 피고인 김소영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김소영은 피고인 김상률 교문수

석에게 보고한 뒤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방법으로 정관주 소통비서관의 검토를 받은 배제 대상자 명단을 김

OO을 통하여 문체부 김OO 국장, 이OO 과장, 오OO 사무관 등에게 개별 사업별로 전화로 불러주거나, 

2주마다 비서관실에서 회의를 하면서 직접 전달하는 방법 등으로 하달하였다. 

오OO 등은 위와 같이 공모신청 접수 후 공모신청자 목록을 청와대로 보내고 배제 대상자 명단을 받아 

예술위에 하달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지원배제와 관련된 현황과 문제점 등을 정리한 문예기금 

등 공모사업의 신청현황, 추진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김종덕 장관을 거쳐 교문수석실에 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에는 각 사업별 신청현황,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특이사항’의 내용(‘문재인 지지’, ‘노무현지지’, ‘야

권연대 공동선대위 등’), 배제 사유 해당자를 선정에서 배제하는 방안(심사 시 제외, 별도 사유의 제시, 사

업 중단･연기) 배제가 부적절 또는 곤란하여 청와대의 양해가 필요한 사안 및 이유(청와대 행사 참석 등, 

검열논란 이슈화, 예술계의 반발 등) 등이 있었다. 

그 후 정관주는 2016. 2. 초경 문체부 제1차관으로 부임하였고, 교문수석실 행정관도 김OO에서 오

OO로 변경되자, 오OO는 오OO에게 “정관주 차관에게 리스트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물어보고 의견을 

달라.”고 하였고, B 국장과 오OO이 정관주를 찾아가 리스트 적용과 관련한 의견을 묻자 정관주는 “기존

에 하던 방식대로 하고 청와대에서 안 된다면 보고를 해 달라.”고 하여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지원배제 업

무가 계속 진행되었다. 

한편 문체부는 청와대를 통하여 지원신청자 목록을 검토 받는 것과 별도로 국정원 연락관을 통하여 국

정원에도 지원신청자 목록을 보내 지원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따로 받기도 하였다. 



280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마. 2015년 연재만화 제작지원사업 우리만화연대 주요 작품 배제에 대하여

(1) 문서 및 자료 조사 

(가) 사건번호2017고합77 증인 박민권 1차관은 녹취서 13면에서 한국영화진흥위원

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의 산하기관에도 위와 같이 각 

문체부 실무자들이 각 산하기관의 담당자들을 통하여 심사위원들에게 전달하여 

블랙리스트를 반영하여 지원 사업에 선정에 관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가) 참고인 신OO의 사실확인서 (2018. 4. 9.)

“국정원 정보보고서에 우리만화연대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었기에 문화체육비서관

의 지시로 관련 내용을 공유한적이 있다. 그리고 비서관이 우리만화연대에 대해 잘 모르

고 있었기에 비서관 이해 참고용으로 우리만화연대가 어떤 곳인지 현황자료를 받아본 적

은 있는 것으로 기억하며, 통상적으로 현황보고에는 관련 단체의 개요(설립일, 대표자. 

주요회원), 정부 지원사업 현황 등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하고 “하지만 동향을 보

고하라는 별도의 지시를 한 적은 없고”, “국정원 정보보고서는 수석비서관이 비서실장 

주재회의를 마치고 한부를 받아와서 문화체육비서관에게 전달해 주면, 비서관이 보고서

의 내용에 따라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관에게 한 장 씩 찢어서 나눠주고, 내용을 공유

할 필요가 있을 때 비서관의 지시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 참고하도록 정보를 알려주는 

식으로, 우리만화연대에 대한 정보보고서 내용에 대한 공유와 현황자료를 받아본 배경도 

이러한 차원에서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기재하였다. 당시 문체부 대중문화산업과의 강

OO 과장과 김OO사무관으로부터 우리만화연대에 대해 지원사업 배제 지시를 하였는지 

여부와 지원배제 하겠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문화체육비서관이 국

정원 정보고고서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비서관의 지시를 받아 문화체육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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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 국정원 정보보고서에 OOO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라는 형식으로 

유선 또는 문화체육관광부 내부망 메일로 전달한 적이 있다”고 하고 “정보보고서에 언급

된 개개 단체나 개인을 특정하여 지원하지 말 것을 지시하지는 않는다고 했지만 영화분

야에서 일부 지시가 있었을 뿐”이라고 기재 하였다.

(나) 참고인 김OO (사실확인서 2018. 3. 18.)

김OO 문체부 대중문화산업과 사무관은 우리만화연대가 소위 블랙리스트와 관련하여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인지하게 된 경위에 대해, “2014년 당시 블랙리스트는 없었고, 다만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실에서 우리만화연대 관련 현황보고를 지시한 바는 있다” 라고 하

고, “우리만화연대에 대한 배제지시를 받은 경위에 대해, “당시 우리만화연대에서 제작하

던 만화잡지 <보고>에 당시 박근혜 정권을 소재로 한 작품이 실려있었으며, 이와 관련 차

년도 사업에서는 배제하도록 했다”고 하고 아울러 “청와대 문체비서관실과 직접 소통하

였다고 했으며, 우리만화연대 발행 잡지 <보고> 관련 문제상황을 공유하고 당시 콘텐츠진

흥원 만화애니메이션캐릭터사업팀장 이OO, 담당 과장 김OO, 담당 주임 OOO과 협의

하여 차년도에는 배제하도록 했고, 배제방법은 별도로 협의하지 않았다”고 기재하였

다.44) 김OO은 당시 콘텐츠정책관의 이름을 박OO으로 기재하여 그 시기는 2014년 10

월 10일에서 2014월 12월 사이의 일로 특정된다. 김OO은 2014년 12월 경 휴직하였다. 

44) 이에 대해 참고인 김OO은 ‘2018.3.18. 사실확인서는 오랜 휴직으로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 사실

관계에 오해가 있던 상태에서 정확하지 않게 작성되어 2018.4.5. 위원회 조사에서 바로 잡았으나 

반영이 되지 않은 채 보고서가 작성되었다. ‘보고’ 잡지 제작 지원을 한 사업 주관기관은 ‘콘텐츠진

흥원’이 아니라 ‘만화영상진흥원’이며, 만화영상진흥원의 ‘만화전문잡지 다양성 지원사업(추경)’

은 콘텐츠진흥원의 ‘다양성 만화잡지 제작지원사업’이나 ‘연재만화 제작지원사업’과는 별개의 사

업이다‘라고 이의를 제기함(‘18.11.14). 콘텐츠진흥원의 2015년 연재만화 제작지원 사업에 대한 

문체부 감사관실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콘텐츠진흥원 담당자는 문체부 등 대내외로부터 우리만화

연대의 지원배제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18.7.31.).

<참고 : 우리만화연대 지원내역(2013 ~ 2015년)>

구분 주관기관 지원금액 지원내용

2013 만화전문잡지 

다양성 지원(추경)

한국만화

영상진흥원
80백만원 ∙ 만화잡지 <보고> 제작비 

2014 만화 매체용

창작 및 연재지원

한국만화

영상진흥원
160백만원

∙ 7개 작품의 원고료 지원 (90% 

이상 작가 분배 의무) 

2015 연재만화 제작지원
한국콘텐츠

진흥원
40백만원

∙ 1개 작품의 원고료 지원

(90% 이상 작가 분배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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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참고인 김OO (진술조서 2018. 4. 5.)

김OO은 “만화와 관련된 일반적인 현황에 대해 신OO과 연락을 했고, 신OO의 지시를 

받아 우리만화연대 지원현황보고를 한 적이 있다”고 하고 “우리만화연대 측에서 <보고>

잡지를 보내왔는데 잡지에 실린 내용을 보고 아 이거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정도로 

생각”했으며, “만화영상진흥원에 연락하여 <보고>라는 잡지는 더 이상 지원하면 안되겠

다고 말을 했고, 콘텐츠진흥원의 경우 우리만화연대와 더 이상 같이 일을 진행 할 수 없

다. 지원할 수 없다”라고 했고 신OO 행정관으로부터 우리만화연대의 문제점에 대해 이

야기를 듣고 배제지시를 받아 문체부 담당과장인 강OO과장과 진술인 등이 회의를 거쳐 

관련기관인 콘텐츠진흥원, 만화영상진흥원에 배제지시를 한 것이 맞는가에 대해 “차년

도 사업부터 우리만화연대 <보고> 잡지에 대한 계속지원은 하지 않겠다고 청와대에 보고

를 했고 청와대로부터 우리만화연대 <보고> 잡지에 대해 지원배제하라는 지시를 받았으

나 각 기관의 모든 지원사업에 대해 배제지시를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라) 참고인 강OO (진술조서 2018. 3. 22.)

강OO 문체부 대중문화예술과장은 “직접적인 배제지시는 기억이 정확하지 않지만, 만

화잡지 <보고>에 실렸던 어떤 콘텐츠가 문제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다. 실질

적으로 배제를 지시 받고 지시한 기억은 없다. 우리만화연대에 대해 배제지시를 했다고 

진술했던 분의 기억이 맞다면 당연히 저에게 보고가 되었겠지만, 저는 기억이 나지 않습

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마) 참고인 김OO (진술조서 2018. 3. 29.)

김OO 콘텐츠진흥원 만화애니메이션캐릭터사업팀 과장은 “보고 잡지에 정황상 박근혜 

대통령 얼굴로 보여지는 그림이 나와서 문제가 되었고 문체부에서 OOO 주무관과 김OO 

사무관이 그 내용으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으며, 당시 문체부로부터 질책을 받았고, 멘트는 

기억나지 않지만 내부적으로 큰 문제가 된 것은 사실이다”라고 하고 “김OO 사무관으로부

터 전화를 받았고 팀장도 공유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팀장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

며 “<보고>라는 만화잡지의 내용에 대한 우려와 지적으로 배제지시를 인식할 수는 있었지

만, 심사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정리하자면 배제지시는 받았지만 심사에는 개입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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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OO 팀장도 문체부로부터 우리만화연대 배제지시가 있었던 것

을 아느냐’는 질문에 “이OO 팀장도 알고 있었으며, 대화의 단어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

만 배제시지에 대해서는 대화의 뉘앙스로 느낄 수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바) 참고인 OOO (진술조서 2018. 3. 30.)

OOO 콘텐츠진흥원 만화애니메이션캐릭터사업팀 주임은 “2013년에 제작지원사업

을 했지만 2014년부터 다른 업무를 해서 우리만화연대 배제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하고 과장이나 팀장은 부서의 일을 전부 알고 있는 구조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생각

한다”라고 진술하였다.

(사) 참고인 이OO (진술조서 2018. 4. 4.)

이OO 콘텐츠진흥원 만화애니메이션캐릭터사업팀 팀장은 유신공주인형놀이와 고양

이 동화를 본적이 있나는 질문에 “유신공주인형놀이는 본 적이 없으며, 고양이 동화는 팀 

내에 지나가는 말로 들었고, 사업 및 업무가 많아 전반적인 사업내용 부분을 세심하게 볼 

상황은 아이어서 그냥 이런게 있었다는 것만 아는 정도이며, 문체부로부터 혼났다는 이

야기는 들은 적은 없고 헤프닝 정도로만 기억난다”고 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 헤프닝이 있

었나에 대해 “캐릭터가 박근혜 대통령을 닮았다는 내용정도를 들었지 특별히 문제가 되

거나 질책을 당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김OO 사무관이 배제지시를 했고 김

OO 과장도 배제지시를 받았다는 질문에 “전혀 들은 바 없다”고 하고 2015년 연재만화 

제작지원사업 심사에서 세월호를 주제로 한 작품에 이OO 사업팀장과 심사위원 두명이 

최저점을 준 것에 대해 “평가 기준 요소에 따라 평가를 했고 결과는 우연의 일치”라고 진

술했다. 개별평가표를 보여주며 공정성에 대해 물어보자 “ 상업성 같은 부분을 고려했고 

다른 심사위원들의 개인적 판단에 대해서는 말을 할 수가 없다”고 하며 “사업 목적 자체

가 상업적인 성공가능성이 가장 큰 요소이기 때문에 개인적 판단은 따로 말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김OO 사무관이 배제지시를 했다는 진술서를 보여줬음에도 “전혀 그런 사

실이 없다” 하고, “김OO 사무관과 통화 한 적도 없으며 배제지시에 대해 전달 받은 적도 

없는데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고 어떤 문제에 대해 문체부로부터 지적을 

받았을 때 팀내 공유가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모든 일을 팀장에게 보고하거나 그러진 않

는다”고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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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참고인 김OO (진술청취 2018. 6. 5.)

김OO 우리만화연대 기획담당자 한국콘텐츠진흥원 2015년 연재만화 제작지원사업 2

차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이름을 알 수 없었으나 여자 심사위원 한명, 남자 심사위원 한

분 두 명의 심사위원이 이런 시기에 이런 민감한 작품을 내었느냐며 공격적인 질문을 받

아 약간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끈’은 세월호 이야기를 담고 있고, ‘명태’는 북

한 관련 이야기, ‘광야’ 라는 작품은 항일 운동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라고 하고 추후, 들

었는데, “콘진의 담당자 이OO이라는 사람이 당시 심사분위기를 주도했다고 하는데, 당

시에는 누가 이OO이었는 몰랐고, 얼굴을 알지 못하여 앞서 말한 심사위원 중에 한명이

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고 하며 “2015년 사업 신청 결과가 나빠서, 이후 2016년, 

2017년 콘진 사업에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보통, 당시 참여한 출판사 그룹들은 상업적 

만화를 출간하는 곳이어서 주류인데, 서울 문화사, 대원, 학산 등을 빅3라고 합니다. 우

리만화연대의 경우는 작가 중심 활동을 하는 곳이라 다른 상업 출판사와 성격이 많이 다

릅니다.” 라고 하였다. 

(자) 신청인 유승하 작가(서면 진술서 2016. 6. 6.)

신청인 유승하는 2016년 12월 경 우리만화연대 간사로부터 관련 의혹을 들었고 그래

서 조사신청을 했으며 2015년 지원 신청 이외 어느 지원사업에도 참가한 적은 없다고 기

재 하였다. 

신청인은 연재 만화 <끈> 의 기획의도에 대하여 “손잡아주고 기억해주고 보듬어 안아 

학부모들의 상처를 감싸는 만화” 라고 공모사업 기획신청서에 기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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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하 작가 만화 ‘끈’ 마지막 4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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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만화연대 작품을 배제한 방법에 대하여

(가) 2015년 연재만화 제작지원사업 자료조사 

1) 이 사업은 10개월 이상의 매체연재 조건으로 해당기간의 작가 원고료, 취재비, 작품 

홍보･마케팅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관 및 참여기관은 지원금의 90% 이

상을 작가 고료 및 자료조사 등 작가비용으로 편성해야 한다. 평가위원회는 내부전

문가 1인을 포함하여 총 7인 이내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한다. 평가점수산정시 평가

는 단계별 탈락제(70점 미만 탈락)로 진행하며 총 2단계 평가 결과를 합산(1차 

30%, 2차 70%)하여 과제를 선정한다. 평가점수는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

점 각 1인을 제외한 평균점수로 계산한다. 세부평가항목은 아래와 같다. 

서면평가 (1차평가, 비중 30%) 질의응답평가 (2차평가, 비중 70%)

기획의 우수성 20점 성공 가능성 30점

작품의 우수성 30점 수행기관의 전문성 30점

매체의 우수성 20점 과제수행 능력 20점

홍보･유통계획 20점 지속연재의 가능성 20점

예산의 적정성과 재원마련 가능성 10점

2) 해당 사업은 2014년에는 1차 점수 40%, 2차 점수 60% 합산이었으나 2015년에 1

차 점수 30%, 2차 점수 70% 합산으로 바뀌었으며, 콘텐츠진흥원은 2015년 5월 6

일자로 사업팀에서 심사위원 2인을 3배수로 추천하도록 심사위원 관련 규정을 개

정하였다. 위 사업의 1차 서면평가는 4월 27∼28일 이루어졌고 2차 질의 응답 평가

는 5월 11∼12일에 이루어졌다. 

2015. 5. 6. 제규정심의위원회 심의 안건 주요 개정내용 및 신구대조표

현 행 개정(안)

제5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③ 위원의 선발은 선정전담부서에서 최종선정 예정 

위원 수의 3배수를 추천하고, 추천순위에 따라 

3~5일전(토, 일, 및 법정 공휴일 제외)통보하여 참

석가능자순으로 7명 내외를 심사평가담당부서에

서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2.13.>

제5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③ 평가위원의 세부 구성 및 선발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5.XX.>

    1. 평가위원의 세부구성은 해당사업담당부서에

서 추천하는 위원 중에서 3명(내부전문가 포

함), 선정전담부서에서 추천하는 위원 중에서 

4명 내외를 합하여 제①항과 같이 총 7인 내외

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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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5년 연재만화제작 지원사업에는 총 174개의 신청작이 있었으며, 1차심사 통과

작품은 77개로 신청인 유승하의 작품 <끈>은 1차 심사 통과 작품 중 3등이었다. 

<끈>은 세월호 가족의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진술인의 신청서에 심사위원 중 한명

이 “왜 하필 이 시점에 세월호야”라는 발언을 했다고 당시 심사에 참여했던 심사위원

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1차 평가에서 10위 안에 든 작품 중 유일하게 

<끈>만 최종 탈락했다. 심사위원 7명 중 콘텐츠진흥원 사업팀장인 이OO을 포함해 

3인이 <끈>에 최저점수를 줬으며, 50점대 점수를 두 명에게 받은 작품은 <끈>이 유

일하다. 이OO팀장은 77개 작품 중 총 8개의 작품에 최저점수인 61점을 줬으며 이 

중 우리만화연대 작품은 3개 작품이다. 이 3개의 작품 중 <끈>은 세월호 이야기를 담

고 있으며, <명태>는 국정원 직원과 북한이 무대로 등장하고, <광야>는 일제 강점기

가 시대배경으로 등장한다. 심사위원 7명 중 70점 이하로 평가한 4명의 평균점수는 

58.75점이고, 70점 이상으로 평가한 3명의 평균점수는 81점이다. OOO 심사위원

의 경우 본인의 최저점을 준 작품 두 개가 모두 우리만화연대 작품이다. <끈>의 경우

는 1차평가 4등, 2차평가 66등으로 1차평과와 2차평가의 차이가 가장 컸다. 아래 표 

참조.

[표-1] 우리만화연대 지원작에 대한 심사위원 2차평가 결과

업체명 사업명 이OO 이OO 고OO 윤OO 제OO 이OO 문OO
1차

평가순위

2차

평가순위

최종 

순위

우리만화

연대
끈 61 50 59 65 83 75 85 4 66 54

우리만화

연대
광야 61 70 64 62 94 76 85 16 54 51

현 행 개정(안)

    2. 해당사업담당부서와 선정전담부서는 각각 해

당 외부전문가 구성인원의 3배수를 추천한다

    3. 선정전담부서는 제2호 인원을 3~5일전(토, 

일, 및 법정 공휴일 제외) 심사평가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하며, 심사평가담당부서는 통보받

은 추천순위에 따라 참석가능자 순으로 7인 내

외의 위원을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

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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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순위 50위까지 지원

(4) 심사위원의 담합 의혹에 대하여 

(가) 위 [표-1]과 아래 [표-2]는 2015년 연재만화 제작지원사업 심사위원들의 개별평

가표이다. 심사의 일관성과 심사위원 3명이 전체 심사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

내기 위해 서울문화사와 우리만화연대를 예시로 설명하고자 한다. 

[표-2] 서울문화사의 지원작에 대한 심사위원 2차평가 결과

[표-3] 심사위원 이OO의 서울문화사에 대한 개별점수 결과표

업체명 사업명 이OO 이OO 고OO 윤OO 제OO 이OO 문OO
1차

평가순위

2차

평가순위

최종 

순위

우리만화

연대
명태 61 60 59 64 75 83 85 74 68 72

우리만화

연대

건달농부

의~
70 80 64 72 75 80 80 25 32 31

업체명 사업명 이OO 이OO 고OO 윤OO 제OO 이OO 문OO
1차

평가순위

2차

평가순위

최종 

순위

서울

문화사
푸른유리 74 80 78 80 84 81 90 6 3 2

서울

문화사

김영자 

부띠끄에

어서오세요

74 80 79 68 80 83 80 9 10 4

서울

문화사
신여성 75 80 78 84 79 81 90 45 4 5

서울

문화사
궁극의아이 81 80 77 84 79 77 90 52 5 9

서울

문화사
더 공쿠르 79 80 79 68 83 84 90 66 1 5

서울

문화사 
앙신의강림 76 80 77 64 77 77 90 66 17 26

업체명 과제명
성공가능성

(30)

수행기관의 

전문성(30)

과제수행 

능력(20)

지속연재의 

가능성(20)
합계 *평가의견

서울

문화사
신여성 20 25 15 20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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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의견은 6개 지원작 모두 같음 

: 단단한 기획력과 매체유지로 만화산업을 이끌어가는 서울문화사에 가점 

[표-3-1] 심사위원 이OO의 우리만화연대에 대한 개별점수 결과표

업체명 과제명
성공가능성

(30)

수행기관의 

전문성(30)

과제수행 

능력(20)

지속연재의 

가능성(20)
합계 *평가의견

우리만화

연대
끈 10 15 10 15 50 1)

우리만화

연대
명태 10 15 15 20 60 2)

우리만화

연대
광야 20 25 15 10 70 3)

우리만화

연대

건달농부의 

집짓는이야기
20 25 15 20 80 4)

* 평가의견

1) 재난, 사회적이슈를 만화로 끌어내는 시도가 긍정적 평가되지만 아직은 만화로 끌어내는 데는 시기상조라고 여겨짐.

2) 재난, 사회적이슈를 만화로 끌어내는 시도가 긍정적 평가됨.

3) 재난, 사회적이슈를 만화로 끌어내는 시도가 긍정적 평가됨.

4) 재난, 사회적이슈를 만화로 끌어내는 시도가 긍정적 평가됨.

(나) 위 [표-3] 이OO의 서울문화사 지원작에 대한 심사결과표를 보면 7개의 작품에 대

해 항목별로 동일한 점수를 준 것을 알 수 있다. 평가의견 역시 7개 작품 모두 ‘단

단한 기획력과 매체유지로 만화산업을 이끌어가는 서울문화사에 가점.’으로 동일

하다.

위 [표-3-1] 이OO의 우리만화연대 지원작에 대한 심사결과표를 보면 지원작 

업체명 과제명
성공가능성

(30)

수행기관의 

전문성(30)

과제수행 

능력(20)

지속연재의 

가능성(20)
합계 *평가의견

서울

문화사
더콩쿠르 20 25 15 20 80

서울

문화사

김영자 

부띠끄에 

어서오세요

20 25 15 20 80

서울

문화사
푸른유리 20 25 15 20 80

서울

문화사
궁극의아이 20 25 15 20 80

서울

문화사
앙신의강림 20 25 15 20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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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에 50점을 준 것을 알 수 있다. 50점은 이OO의 당 심사 최저점수이다. 세월

호를 다룬 ‘<끈>과 국정원과 북한 이야기를 다룬 <명태>는 성공가능성과 수행기관

의 전문성에서 각각 우리만화연대의 다른 지원작 보다 10점이나 적은 점수를 받

았다. 그리고 과제 수행능력은 <끈>이 다른 지원작 보다 5점이 적다. 지속연재의 

가능성에서도 다른 지원작 두 작품 보다 5점이 적다. <끈>에 대한 평가의견은 “재

난, 사회적이슈를 만화로 끌어내는 시도가 긍정적 평가되지만 아직은 만화로 끌어

내는 데는 시기상조라고 여겨짐.”이라고 하며 세월호라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소

재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다) 아래 [표-4] 고OO의 서울문화사 지원작에 대한 심사결과표를 보면 7개 작품에 대

한 점수차는 2점이다. 성공가능성･수행기관의 전문성･과제수행능력은 7개 작품

이 모두 같은 점수를 받았다. 주된 평가의견은 “회사경험 많음”이다. 

[표-4] 심사위원 고OO의 서울문화사에 대한 개별점수 결과표

* 평가의견

1) 회사 경험 많음. 1권 이미 출시. 캐주얼풍

2) 회사 경험 많음. 3권 이미 출시. 캐주얼풍

3) 회사 경험 많음. 4권 이미 출시. 캐주얼풍

4) 회사 경험 많음. 1권 이미 출시. 캐주얼풍

5) 만화 제작 진도가 어느정도 나감

6) 소설 원작. 원작-만화-회사간의 권리관계 명확치 않음. 진도가 어느 정도 나감

업체명 과제명
성공가능성

(30)

수행기관의 

전문성(30)

과제수행 

능력(20)

지속연재의 

가능성(20)
합계 *평가의견

서울

문화사
신여성 23 25 15 15 78 1)

서울

문화사
더콩쿠르 23 25 15 16 79 2)

서울

문화사

김영자 

부띠끄에 

어서오세요

23 25 15 16 79 3)

서울

문화사
푸른유리 23 25 15 15 78 4)

서울

문화사
궁극의아이 23 25 15 14 77 5)

서울

문화사
앙신의강림 23 25 15 14 7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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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표-4-1] 고OO의 우리만화연대 지원작에 대한 심사결과표를 보면 <끈>과 <명

태>에 대해 다른 두 작품보다 적은 점수를 준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끈>과 <명태>에 

주어진 59점은 고OO의 최저점수이다. 서울문화사에 대해 성공가능성･수행기관의 전

문성･과제수행능력에 대해 전 작품 동일한 점수를 채점해 수행기관이 같은 이유로 변별

력이 없다면, 우리만화연대의 지원작에 대해서도 동일한 잣대여야 한다. 평가의견으로 

“민감한 소재.만화제작출시 실적에 그칠 우려가 있음. 시장활성화 의지가 미약. 연재매

체의 파급력이 적고 홍보마케팅계획이 특징이 없음. 상업화효율성/대중성에 의문.”이라

고 네 작품 모두에게 똑같은 평가의견을 달았다.

[표-4-1] 심사위원 고OO의 우리만화연대에 대한 개별점수 결과표

업체명 과제명
성공가능성

(30)

수행기관의 

전문성(30)

과제수행 

능력(20)

지속연재의 

가능성(20)
합계 *평가의견

우리만화

연대
끈 17 18 12 12 59 1)

우리만화

연대
명태 17 18 12 12 59 2)

우리만화

연대
광야 18 18 14 14 64 3)

우리만화

연대

건달농부의 

집짓는이야기
18 18 14 14 64 4)

* 평가의견

   1) 민감한 소재. 만화제작출시 실적에 그칠 우려가 있음. 시장활성화 의지가 미약. 연재매체 파급력이 적고 홍보마케팅계

획이 특징이 없음. 상업화효율성/대중성에 의문

   2) 민감한 소재. 만화제작출시 실적에 그칠 우려가 있음. 시장활성화 의지가 미약. 연재매체 파급력이 적고 홍보마케팅계

획이 특징이 없음. 상업화효율성/대중성에 의문

   3) 만화제작실적에 그칠 우려가 있음. 시장활성화 의지가 미약. 연재매체 파급력이 적고 홍보 마케팅계획이 특징이 없음. 

상업화효율성/대중성에 의문

   4) 만화제작실적에 그칠 우려가 있음. 시장활성화 의지가 미약. 연재매체 파급력이 적고 홍보 마케팅계획이 특징이 없음. 

상업화효율성/대중성에 의문

(라) 아래 [표-5] 이OO의 서울문화사 지원작에 대한 심사결과표를 보면 7개 작품에 대

해 항목별로 1~2점 사이의 점수를 채점한 것을 알 수 있다. 평가의견은 수행기관 

전문성 양호, 작품 시장 가능성 양호, 작품기획 적정 등이다. 반면 [표-5-1]을 보

면 <끈>, <명태>, <광야>에 대해 네 항목 모두 같은 점수를 채점했다. 세작품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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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점으로 61점은 이OO의 최저점수이다. 우리만화 연대의 유일한 지원작을 보면 

성공가능성에서 5점, 과제수행능력과 지속연재의 가능성에서 각각 1점씩을 더 받

은 것을 알 수 있다. 평가의견은 상업적 요서가 약하며 연재매체가 다소 약해 보임. 

작품소재가 다소 어렵고 작품소재의 차별성이 약하며 연재매체가 다소 약해 보인

다는 의견이다. 

[표-5] 심사위원 이OO의 서울문화사에 대한 개별점수 결과표

업체명 과제명
성공가능성

(30)

수행기관의 

전문성(30)

과제수행 

능력(20)

지속연재의 

가능성(20)
합계 *평가의견

서울

문화사
신여성 24 20 16 15 75 1)

서울

문화사
더콩쿠르 26 22 16 15 79 2)

서울

문화사

김영자 

부띠끄에 

어서오세요

22 22 15 15 74 3)

서울

문화사
푸른유리 22 22 15 15 74 4)

서울

문화사
궁극의아이 27 22 16 16 81 5)

서울

문화사
앙신의강림 24 22 15 15 76 6)

* 평가의견

1) 수행기관 전문성 양호 

2) 작품 시장 가능성 양호 

3) 작품기획 적정

4) 작품기획 적정

5) 원작 성과 우수. 만화화 이후 계획 필요 

6) 원작과 연계된 작품 기획 양호 

[표-5-1] 심사위원 이OO의 우리만화연대에 대한 개별점수 결과표

업체명 과제명
성공가능성

(30)

수행기관의 

전문성(30)

과제수행 

능력(20)

지속연재의 

가능성(20)
합계 *평가의견

우리만화

연대
끈 18 19 12 12 61 1)

우리만화

연대
명태 18 19 12 12 6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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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의견

1) 상업적 요소가 약하며 연재매체가 다소 약해 보임

2) 작품소재가 다소 어렵고 연재매체가 다소 약해 보임 

3) 작품소재의 차별성이 약하며 연재매체가 다소 약해 보임 

4) 작품소재는 양호하나 연재매체가 다소 약해 보임

(5) 심사결과표를 종합하면 이OO, 고OO, 이OO의 점수만으로 심사결과 선정 및 탈락

에 영향을 주었으며, 실질적으로 수행기관에 대한 평가가 작품의 평가에 그대로 반

영됨을 알 수 있다. 주관기관에 따라 항목별로 일관된 점수가 채점된 것이 확인되

며, 우리만화연대의 경우 소재의 문제가 지적되고 수행기관이 약해 보인다는 의견

이 주를 이루고 있다. <끈>의 경우 1차평가와 2차 평가의 항목이 대동소이 함에도 

불구하고 심사의원에 따라 전혀 다른 평점을 받은 것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최종점

수 산정에서 최저점수가 제외된다 하더라도 이OO, 고OO, 이OO이 ‘끈’에 각자의 

최저점수를 채점해 2인의 최저점수가 최종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6) ‘세월호’ 관련 블랙리스트 주요 사건 목록

업체명 과제명
성공가능성

(30)

수행기관의 

전문성(30)

과제수행 

능력(20)

지속연재의 

가능성(20)
합계 *평가의견

우리만화

연대
광야 18 19 12 12 61 3)

우리만화

연대

건달농부의 

집짓는이야기
25 19 13 13 70 4)

No. 분야 사건명 세월호 관련 내용 검열･배제 내역

1 공연

‘안산순례길’ 

윤한솔 연출가

배제 사건

<안산순례길>

예술가와 관객이 함께 

안산 시내를 걸으며 

세월호를 기억하고 

사유하는 공연.

윤한솔 총연출

▪ 예술위 ‘2015 다원예술창작지원’ 사업 배제

  - <안산순례길> 1차 심의 통과하고 2차 최종심의

에서 심의위원의 적극 추천을 받아 선정이 확실

시 되었으나, 예술위 직원이 ‘세월호와 연관되

어서 곤란하니 빼 줬으면 좋겠다.’, ‘윤한솔 작

품이 정치적이어서 청와대에서 싫어한다‘고 하

는 등 심의위원에게 선정 제외를 요청하여 결국 

지원 배제됨

2 공연

팝업씨어터 

블랙리스트 

배제 사건

<이 아이>

예술위 공연예술센터 

사업‘팝업씨어터’ 공연 

작품.

원작 중 일부 내용을 

▪ 공연 방해 및 후속 공연에 대한 사전 검열

  - 공연 내용이 세월호 사건을 연상시킨다는 이유

로 2015. 10. 18 2회 공연 시, 예술위 직원들

이 공연을 방해하는 한편, 후속 공연 예정이었

던 연출가에게 대본제출을 요구해 사전검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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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분야 사건명 세월호 관련 내용 검열･배제 내역

노스페이스를 입은 아이 

시체와 수학여행으로 

각색

시도함

3 공연

2015 

서울연극제 

대관 배제 및 

아르코대극장 

폐쇄 사건

‘세월호’ 참사로 인한 

안전문제를 거론,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폐쇄 조치

▪ 서울연극제 대관 예정 아르코극장 폐쇄

  - 2015. 4. 2 예술위, 서울연극제 개막 이틀 전,  

아르코예술극장(대극장, 소극장 공연) 공연 티

켓판매 중단 및 시정조치 요청, 4. 3. 아르코예

술극장 대극장 폐쇄 알림 공문 서울연극협회 앞

으로 발송.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구동부의 

중대한 이상으로 인한 긴급 점검 및 보수”를 사

유로 2015.4.13.부터 2015.5.17.까지 대극

장을 폐쇄한다고 통보.

4 공연

서울프린지

네트워크 지원 

배제 사건

<서울프린지네트워크>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열린 ‘서울프린지페스

티벌’에서 세월호 침몰 

사건과 권력의 관계를 

암시하는 포스터 제작

▪ 문예진흥기금 등 다수 지원배제

  - ‘2015년 서울프린지페스티벌’ 지원배제

  - 문체부 관리리스트에 ‘문화예술분야 영향력 있

는 주요 정치적 편향단체 배제’ 사례로 ‘서울프

린지페스티벌(다원예술)’ 적시

5 문학

2015-16 

우수출판

콘텐츠

지원사업 

2015년, 2016년 

우수출판콘텐츠 

지원사업에서 세월호 

연관 작품 다수 탈락.

▪ 우수출판콘텐츠지원사업 탈락 의혹

  - 탈락 도서명 : <사회는 왜 아픈가> <그것(거짓

말 같은 세월호 이야기)> <세월호, 하얀배> <반

성문 : 희곡집(낮이 죽은 시간/일구야 놀자)> 

<누나는 별이 되어> <아무도 기다리지 마라> 

<기록이 상처를 위로한다 : 아키비스트의 탄

생> <불신사회> <그 호수에는 천 개의 달이 뜬

다고 했다> <푸른 바다의 기억> 등

6 문학

한국문학번역원

블랙리스트 

배제 사건

세월호 관련 시국선언 

참여 문학인 지원 배제

▪ 한국문학번역원 해외교류사업 지원 배제

  - 이시영 시인 등 세월호 시국선언 참여 문학인에 

대하여 문체부 배제지시 번역원에 하달.

  - 해외교류사업에서 지원 배제 확인

7 문학

아르코 

주목할만한 

작가상 

블랙리스트 

실행 사건

주목할만한 작가상에서

세월호 시국선언 명단 

활용

▪ 2015 주목할만한작가상 배제

  - 주목할만한작가상이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사업

처럼 공모로 진행할 경우 청와대･국정원 및 문

체부의 배제지시를 실행하기가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비공모사업’으로 진행함. 이 과정에서 

세월호 시국선언 명단 등이 활용됨.

8 전시

광주비엔날레 

<세월오월> 

전시 외압 사건

<세월 오월>

홍성담 작가의 세월호 

참사 관련 작품

▪ 2014 광주비엔날레, 세월오월 전시취소 외압 

  - 2014년 8월 광주비엔날레 측이 홍성담의 걸개

그림 <세월오월> 중 박근혜 대통령을 ‘허수아

비’로 묘사한 부분 등을 수정해 줄 것을 요구했

으나 작가가 이를 거부하자 전시불가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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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분야 사건명 세월호 관련 내용 검열･배제 내역

  - 윤장현 광주시장, <세월오월> 전시에 대해 김종 

당시 문체부 차관의 외압을 시인.

  - 2016월 3월경 기재부가 ‘제12회 광주비엔날

레’ 등 3건을 특정하여 년 10억 이상 지원불가 

대상으로 통보했으며 2018년도 광주비엔날레 

국고지원이 이전 31억 원에서 13억 원이 삭감

된 18억원으로 결정됨.

9 영화
부산국제영화

제 외압사건

2014년 10월 

부산국제영화제 상영작 

중 세월호 참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다이빙벨> 

상영

▪ 영화제 감사 조치 및 지원금 삭감

  - <다이빙벨> 상영 후, 부산시와 감사원 특별감사

국은 부산국제영화제 사무국에 대한 전방위적

이고 이례적인 감사 실시.

  - 2015년 영화제 지원금 대폭 삭감

  - 이용관 집행위원장에 대한 검찰 고발

10 영화

영화진흥위원

회 블랙리스트 

실행사건

2015년 상반기 지원 

배제 키워드에 ‘세월호’ 

추가 

▪ 영진위 제작지원, 개봉지원사업 배제

  - 세월호를 다룬 영화 <엄마가 팽목항으로 올 때면 

난 엄마보다 먼저> 심사탈락

  - <할매꽃2> 조별심사에서 84.7로 면접심사 대

상이 되었으나, 면접심사 시 ‘세월호’ 관련성 

여부 확인, 심사탈락

  - 성소수자와 세월호 다룬 <불온한 당신> 심사탈락

11 영화

독립영화전용관 

인디스페이스 

지원배제

세월호를 다룬 영화

<다이빙벨> 개봉

▪ 영진위 독립영화전용관 지원 배제

  - ｢영화지원제도 개선 참고자료(대외주의)｣ 중 

‘독립영화전용관 지원사업 개선’ 에서는 지역

으로 전용관 1곳을 이전하고, ‘인디스페이스’ 

운영 지원 중단 검토.

  - 청와대 <다이빙벨>을 상영한 영화관에 대한 지

원 배제 방침 수립.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 

영진위에 지시 하달, 인디스페이스 2015년 지

원(임대로 5천만원) 중단

12 영화
㈜시네마달 

지원배제 사건

‘시네마달’

세월호를 다룬 ‘다이빙벨’ 

및 정부비판적인 영화 

제작 배급.

▪ 영진위 제작지원, 개봉지원사업 배제

  - 단체 및 대표 블랙리스트 등재

  - 영진위 독립영화제작지원사업 ‘빚’, 예술영화

제작지원사업 ‘연인들’, 다양성영화개봉지원 

‘그림자들의 섬’ 등 시네마달 제작･배급 작품

에 대한 지원배제 피해 확인.

13 영화

세월호 1주기 

영화제

사찰 사건

세월호 1주기 영화제 

추진동향 청와대 보고.

2015년 3월 19일 

작성된 ‘세월호 1주기 

영화제 추진동향’에는 각 

영화가 다루고 있는 

세월호 관련 내용이 

▪ 세월호 영화 청와대 사찰 대상

  - 사찰 대상 영화제 : ‘4.16 추모기획전-우리 함

께’(인디스페이스), ‘4.16 추모특별영화제’(강

릉시네마떼끄) 등

  - 사찰 대상 영화 : ‘바다에서 온 편지’, ‘생명의 

노래’, ‘잊지말아줘요’, ‘기도’, ‘다녀오겠습니

다’, ‘주홍조끼를 입은 소녀’, ‘같이 타기는 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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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조사 결과

1. 진상규명 사실

가. 우리만화연대 및 신청인에 대한 블랙리스트 등재 확인

문체부, 左성향단체 참여 ‘현장예술인복지지원사업’ 폐지 방침(국정원 2014. 3. 17.)

에서 우리만화연대는 블랙리스트 단체로 기재되어 있고, 이는 신OO 행정관의 진술로도 

확인되고, 김희범 차관의 ‘우리만화연대’ 관련 메모(2014. 9. 16.) 김OO 예술국장이 김

OO 행정관으로부터 받아 적은 수기로 기록한 블랙리스트(2015. 1. 9.) 오OO이 작성한 

예술정책과 ‘리스트-’16.2.1(2015)’에 기재 되어 있다는 점, 문체부 김OO 사무관이 청

와대로부터 배제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 9,473인 리스트 예술가들이 우리만화연대의 만

화잡지 월간 만화 <보고>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우리만화연

대는 블랙리스트 등재되어 있었으며 신청인 유승하 작가 또한 9,473인 리스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No. 분야 사건명 세월호 관련 내용 검열･배제 내역

요약되어 보고됨

어’, ‘스테이 스트롱’, ‘어느 봄날’, ‘유리창’, 

‘그날, 그때, 그곳에’, ‘잊지 않을게’, ‘꿈’, ‘미

안해 내가 못난 어른이어서’, ‘2반의 빠삐용

들’, ‘잊지못할 세월’, ‘The Striker vol.2’, ‘유

가족, 직접 행동에 나서다’, ‘화인’ 등 19편임. 

14 만화

우리만화연대 

2015년 

연재만화 

제작지원 사업 

배제

세월호 참사를 다룬 만화 

<끈>이 편파 심사 등으로 

탈락

▪세월호 연재만화 콘진원 연재만화지원 배제

  - 콘진원 연재만화 지원사업 심사에 콘진원 산업

팀장이 참여해 세월호 참사를 다룬 만화에 최저

점을 줘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 대상 작품은 블

랙리스트 단체이기도 한 우리만화연대 소속 만

화가인 유승하의 <끈>으로 1차 서류평가에서 

평균 78.6점을 얻어 심사대상 77편 중 전체 3

위를 기록. 그러나 2차 발표평가에서 66위를 

기록해 지원사업에서 탈락함.



297
제2권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종합보고서 부록

나. 블랙리스트 실행으로 인한 배제

(1) 우리만화연대는 국정원을 통해 청와대 수석회의에 보고되고 수석회의에서 문체비

서관실로 전달되었으며, 문체비서관실에서 문체부 대중문화산업과로 문체부 대중

문화산업과에서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만화영상진흥원으로 배제지시가 전달되었

던 것이 김OO 사무관의 진술로 확인되었다.45)

(2) 문체부는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주관하는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에서 우리만화

연대 등 좌성향 단체가 선정되자 관련 사업 자체를 폐지하고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예술인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할 계획을 세웠고, 위 사업을 폐지하고 생활고

를 겪는 예술인 지원사업으로 변경할 경우 비판언론 및 진보진영에서 배경에 의구

심을 가질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철저하게 입단속을 하면서 

2014년 3월 중 생계가 어려운 예술인 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설계하고 

추진할 복안을 세우고,46) 2014년 3월 12일 경 예술인복지재단에 공문을 보내 당

시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예술인들의 

불행한 사고가 있었던 것과 관련하여,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술인 

복지사업에 대해서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운 예술인들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

도록 전면 재점검하고 보완하여 달라고 요청하면서 동 사항을 문체부와 협의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47) 문체부의 요청을 받은 예술인복지재단은 제5차 정기이사회

에서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 폐지(10억 원→0원) 및 예술인학습공동체지원사업 

축소(22억 원→12억 원) 결정, 예술인긴급복지기금을 20억 증액(74억 원→94억 

원) 의결하는 방법48)으로 우리만화연대 등을 지원 배제 하였다(2017직공3[한국

예술인복지재단 블랙리스트 실행 사건]결과보고서 40쪽).

(3) 2015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신청현황(2014. 12. 19.) 등의 기록으로 2015 예

술위 융복합･다원예술 분야 공모 사업에서 우리만화 연대 ‘만화BOGO토크콘서

트’가 배제된 사실이 확인된다. 

45) 이에 대해 참고인 김OO은 ‘당시에는 우리만화연대의 <보고> 잡지 제작 지원에만 문제가 제기되었

을 뿐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만화영상진흥원으로 하여금 모든 사업에서 우리만화연대를 배제하라

는 지시가 된 것은 아니다’라고 이의를 제기함(‘18.11.14)

46) 국정원 IO, ‘문체부, 左성향단체 참여 ’현장예술인지원사업‘ 폐지 방침’, 1-2쪽. 2014. 3. 17.

47) OOO,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사업 재점검 요청. 2014. 3.12.

48) OOO, ‘제5차 정기이사회 개최 결과 보고’. 2014. 3.27.



298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4) 신청인의 작품, 세월호를 다룬 만화 <끈>은 콘텐츠진흥원의 연재만화제작지원사

업에서는 심사에서 최종탈락하였다. 이는 ‘세월호’ 예술 작품들에 대한 다양한 배

제 사례중의 하나로 판단된다. 우리만화연대의 2차심사 탈락작품 <끈>, <명태>, 

<광야>가 블랙리스트를 이유로 최종탈락하여 작품연재의 기회를 잃었다. 신청인 

유승하의 작품 <끈>은 기획의 우수성･작품의 우수성･매체의 우수성･홍보 및 유통

계획･예산의 적정성과 재원마련 가능성을 평가한 1차 심사에서 3위 였음에도 불구

하고, 성공 가능성･수행기관의 전문성･과제수행 능력･지속연재의 가능성등을 평

가한 2차 평가에서 77개 작품 중 66위를 함으로써 최종탈락 되었던바 해당 지원사

업의 평균 지원금액인 4천만원 상당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봤다고 인정된다. 기획･

작품･매체가 우수하고 홍보･유통계획이 우수하기 때문에 1차 평가에서 우수한 점

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성공가능성과 수행기관의 전문성･과제수행 능력의 부

족을 이유로 2차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대동소이한 심사항목에도 불구하고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은 ‘세월호’를 다룬 작품이기 때문에 심사위원의 의도 또

는 담합에 의해 심사의 공정성이 훼손된 사례로 판단된다. 

2. 조사의 한계 및 밝히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1) 만화영상진흥원의 만화잡지 지원사업에는 문체부에서 직접 배제지시가 내려졌었

고 당시 보고 4호 발행이 다섯달이나 걸린 점을 고려하면 배제 지시와 실행한 의혹

이 있으나 만화영상진흥원의 블랙리스트 실행에 대하여 전반적인 조사가 진행되지 

못하였다. 

2) 콘텐츠진흥원의 경우 심사위원 선정과정시 추첨기록은 남아 있으나 추첨과정이 확

인되지 않으며, 통화내역 역시 확인되지 않으므로 심사위원이 공정하게 선정되었는

지 확인할 수 없었다. 특히 2015. 5. 6. 개정된 심사 규정에 따라 사업팀 이OO이 심

사위원 추천에 개입할 여지가 있었고 이OO이 이OO과 고OO를 추천 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최근 1년간만이라도 심사위원 선정 프로세스가 지켜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부

서와 심사지원 평가팀의 일반회선 통화기록에 대해 자료요구 하였으나, 개인정보를 이유

로 들어 제출하지 않았다. 콘텐츠진흥원 사업과장 김OO의 경우 사업팀장 이OO과 모든 

것을 공유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OO의 경우 일관되게 배제지시나 내부 공유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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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절 인정하지 않았다. 심사결과표 상에서는 심사위원의 의도적 담합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일부 심사위원들의 조사활동 비협조로 명확하게 확정지을 수 없는 한계가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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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작가의 정치풍자 

예술행위에 대한 정부기관의 
표현의 자유 침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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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이하 작가의 정치풍자 예술행위에 대한 
정부기관의 표현의 자유 침해 사건

1. 의결주문

사건번호 2017특4[이하 작가의 정치풍자 예술행위에 대한 정부기관의 표현의 자유 

침해 사건]에 대한 별지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한다.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가. 신청 취지

신청인 이하(이하 ‘신청인’)은 2011년경부터 정치풍자 예술 퍼포먼스를 하였는데, 

2012. 5. ~ 2015. 5.까지 경범죄처벌법위반,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16개의 공소사실

에 관해 기소를 당하였다. 또 신청인은 2013 한국소개 명품사진 페스티벌에 작품을 전시

하는 과정에서, 대전시립미술관 측으로부터 ‘수위조절’을 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대통

령 박근혜의 얼굴을 가린 채 전시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본인의 이름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

었고, 이로 인해 수사기관에서 무리한 조사 및 기소를 당하고 위와 같은 압박을 받는 등 

피해를 입었다는 의혹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의혹에 대해 사실을 규명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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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진상규명한 사실의 요지

청와대･검찰･경찰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도 않는 ‘대통령 박근혜 대상 풍자행

위’에 대한 차별대우를 통해 ‘VIP･정부 등을 비난･회화’하는 예술표현의 자유를 위축시

키기 위해 위와 같은 수사･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청인은 2013 한국소개 명품사진 페스티벌에 작품을 전시하는 과정에서, 대전

시립미술관 학예실장이었던 김OO의 지시를 받은 학예연구사 OOO으로부터 ‘수위조

절’을 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대통령 박근혜의 얼굴을 가린 채 전시하게 된 것으로 확인

된다. 

붙임 : [이하 작가의 정치풍자 예술행위에 대한 정부기관의 표현의 자유 침해 사건]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사   건] 2017특4, 이하 작가의 정치풍자 예술행위에 대한 정부기관의 표현의 

자유 침해 사건

[신청인] 이병하(예명 ‘이하’, 이하 ‘이하’)

제1절 사건 개요

1. 신청의 취지 

신청인 이하(이하 ‘신청인’)은 2011년경부터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 등을 풍자한 포

스터와 전단지 등을 제작하여 배포, 살포하는 등 정치풍자 예술 퍼포먼스를 하였는데, 

2012. 5. ~ 2015. 5.까지 경범죄처벌법위반,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16개의 공소사실

에 관해 기소를 당하였다. 

또한 신청인은 2013 한국소개 명품사진 페스티벌(부제: 미술관 속 사진 페스티벌, 이

하 ‘사진 페스티벌’)에 작품을 전시하는 과정에서, 대전시립미술관 측으로부터 ‘수위조

절’을 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대통령 박근혜의 얼굴을 A4 용지로 가린 채 전시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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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없었다.

이후 신청인은 본인의 이름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

었고, 이로 인해 수사기관에서 무리한 조사 및 기소를 당하고 위와 같은 압박을 받는 등 

피해를 입었다는 의혹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의혹에 대해 사실을 규명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2. 조사개시의 근거 및 목적

가. 조사개시의 근거 

본건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

정(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320호)｣ 제3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를 위한 조

사세칙｣ 제21조 등에 근거하여 조사개시의 필요성이 있어 2017. 10. 13. 제10차 전원위

원회에서 조사개시결정 되었다.

나. 조사의 목적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명단에 신청인의 이름이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 작품 내용의 

정치적 성향을 이유로 신청인이 수사기관으로부터 부당한 수사･조치를 받고, 사진페스

티벌에 신청인의 작품이 전시되는 과정에서 위 작품의 일부가 가려지는 등 불이익을 받

았는지 여부 등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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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조사경과 

1. 문건 등 자료조사

연번 서명 진술자, 작성자 등 입수일

1 故 김영한 민정수석 업무수첩 일부 김영한 2017. 11. 24.

2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예술정책과에서 2015. 5. 11. 

작성된 ‘문화예술분야 지원사업 관련 현안’
오OO 2017. 11. 24.

3 ‘Oh & Kim’ 블랙리스트 명단 오OO, 김OO 2017. 11. 24.

4 A에 대한 2016. 12. 29.자 진술조서 일부(A 경력 관련) 특검 2017. 11. 24.

5 김소영에 대한 2017. 1. 1.자 진술조서 일부(신청인 관련) 특검 2017. 11. 24.

6 오OO에 대한 2017. 1. 1.자 진술조서 일부(신청인 관련) 특검 2017. 11. 24.

7 2017도50 증거기록 검찰 2017. 11. 27.

8 박근혜 대통령 얼굴이…, <굿모닝충정>, 2014. 1. 8. 굿모닝충정 2018. 1. 15.

9 관련 사진 6부 이하 2018. 1. 15.

10 사진과 사회 : 소셜아트 도록 일부 대전시립미술관 2018. 1. 29.

11 관련 후기 스크랩 4부 성명불상 2018. 1. 29.

12 관련 기사 스크랩 2부 디트뉴스, 시티저널 2018. 1. 29.

13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결과(2015. 3. 4., 2015. 3. 

16., 2015. 5. 18., 2016. 2. 10.)
대통령 비서실 2018. 1. 29.

14 대전시립미술관에서 발송한 공문 및 첨부 자료 대전시립미술관 2018. 2. 6.

15 ‘세상은 예술을 ’예술‘로 보지 않네’ 동영상 및 관련 게시글 김양균 2018. 2. 13.

16 본건 관련 재판 판결문 법원 2018. 2. 13.

17 정치권력자 대상 풍자･조롱행위의 과잉범죄화 비판 조국 2018. 2. 13.

18
[단독]“대통령 비난 전단 처벌하라”…경찰지침 하달 ‘논란’, 

<헤럴드경제>, 2015. 3. 13.
헤럴드 경제 2018. 2. 13.

19 전단지 살포 등 행위자 발견시 대응요령 서울지방경찰청 2018. 2. 13.

20
경찰 “대통령 비방 전단지 살포 땐 현행범 체포”, <경향신문>, 

2015. 3. 14.
경향신문 2018. 2. 13.

21
경찰청장 “김기종 국보법 적용, 오래 걸리진 않을 것”, 

<헤럴드경제>, 2015. 3. 16.
헤럴드 경제 2018. 2. 13.

22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의견서, 질의서 및 첨부 문서 참여연대 등 2018. 2. 13.

23 미술관에서 그대와 함께 잠을?, <디투뉴스>, 2013. 12. 16. 디투뉴스 2018. 2. 25.

24 경찰청 공문 경찰청 2018. 2. 27.

25 사진 페스티벌 사업 국고보조금 정산확정 및 통지 공문 문체부 2018. 2. 28.

26 사진 페스티벌 보조금 교부신청서 예술위 2018. 2. 28.

27 사진 페스티벌 기획(안) 운영위원회 2018. 2. 28.



306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연번 서명 진술자, 작성자 등 입수일

28 사진 페스티벌 현장점검에 따른 출장비 지급요청서 문체부 2018. 3. 8.

29
[김규향의 좌판](29) ‘공무원 큐레이터’ 김OO, <경향신문>, 

2013. 1. 18.
김규향 2018. 3. 8.

30
[김OO의 사회예술 비평](1) 프롤로그 – 사회와 예술의 지형도 

그리기, <경향신문>, 2015. 2. 27.
김OO 2018. 3. 12.

31
[김OO의 사회예술 비평](30) 사회예술의 시대, <경향신문>, 

2015. 9. 21.
김OO 2018. 3. 12.

3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2224 사건진행내용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3. 22.

33 이하의 아트 뒷담화 27편-출국금지 그리고 전국풍자자랑 이하 2018. 3. 22.

34 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2헌바302 결정문 헌법재판소 2018. 3. 22.

35 자료요청에 대한 회신 서울지방경찰청 2018. 4. 10.

36 출국금지 등 사실확인 회신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2018. 4. 10.

연번 대상자 관계 제목

1 이하 신청인 제1회 진술조서 (2017. 10. 12.)

2 OOO 신청인에게 국정원 직원을 소개한 조각가 진술청취 결과보고 (2017. 10. 18.)

3 이하 신청인 제2회 진술조서 (2018. 1. 15.)

4 김OO 대전시립미술관 학예실장 제1회 진술조서 (2018. 1. 29.)

5 대전시립미술관 대전시립미술관 전화면담결과보고 (2018. 1. 31.)

6 OOO
사진 페스티벌 도록 제작 업체인 디투씨 

대표
전화면담결과보고 (2018. 2. 7.)

7 오OO 문체부 예술정책과 사무관 진술조서 일부 (2018. 2. 7.)

8 박OO 사진페스티벌 운영위원회 위원장 전화면담결과보고 (2018. 2. 14.)

9 이OO 울산 동부 경찰서 정보과 형사 전화면담결과보고 (2018. 2. 19.)

10 OOO 문체부 시각예술디자인과 주무관 전화면담결과보고 (2018. 2. 19.)

11 서OO 문체부 시각예술디자인과 과장 전화면담결과보고 (2018. 2. 21.)

12 OOO 대전시립미술관 학예연구사 녹취록 (2018. 2. 23.)

13 이OO 예술위 아르코미술관장 전화면담결과보고 (2018. 2. 28.)

14 윤O 광주시립미술관 학예실장 전화면담결과보고 (2018. 3. 8.)

15 김OO 대전시립미술관 학예실장 제2회 진술조서 (2018. 3. 12.)

16 이OO 문체부 시각예술디자인과 사무관 전화면담결과보고 (2018. 3. 13.)

17 이OO 예술위 아르코미술관장 진술서 (2018. 3. 14.)

18 OOO
대전시청 문화예술과 대전시립미술관 담당 

주무관
전화면담결과보고 (2018. 3. 15.)



307
제2권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종합보고서 부록

제3절 조사 사항･내용

1. 정치권력자 대상 풍자행위 조사･기소에 관한 점

가. 관련 판결

연번 최종 사건번호 유･무죄 적용죄명 내용

1 2014도10183

유죄

벌금 10만 원

선고유예

구 경범죄처벌법 

위반1)

신청인은 2012. 5. 17. 주택의 담벽에 

전두환 풍자 포스터 55장을 붙임

2

2013도15474 각 무죄

공직선거법 위반2)
신청인은 2012. 6. 28. 박근혜 대통령 

풍자 포스터를 부산 일대에 부착함

3 공직선거법 위반

신청인은 2012. 11. 6. 문재인과 안철

수의 얼굴이 반씩 합쳐진 풍자 포스터를 

서울 일대에 부착함

4 공직선거법 위반

신청인은 2012. 11. 8. 문재인과 안철

수의 얼굴이 반씩 합쳐진 풍자 포스터를 

광주 아시아 문화의 전당 건설현장 외벽

에 부착함

5

�2017도50
각 유죄

벌금 200만 원

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교사3)

신청인은 2014. 5. 19.경 페이스북에 

박근혜 대통령 풍자 그림이 그려진 스티

커를 거리에 붙여줄 사람을 모집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OOO에게 위 스티커 30장을 보내주었

고, OOO은 2014. 5. 21. 강릉 일대에 

스티커를 부착하였음

6
경범죄처벌법

위반교사4)

신청인은 2014. 10. 20. OOO, OOO

에게 박근혜 대통령 풍자 전단지를 공공

장소에 뿌리라는 취지로 말하고 건네주

연번 대상자 관계 제목

19 OOO
대전시청 문화예술과 대전시립미술관 담당 

주무관
전화면담결과보고 (2018. 3. 15.)

20 이OO 문체부 시각예술디자인과 사무관 진술조서 (2018. 3. 21.)

21 이하 신청인 전화면담결과보고 (2018. 3. 22.)

22 이OO 경향신문기자 문자메시지 (2018.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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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최종 사건번호 유･무죄 적용죄명 내용

었으며, OOO, OOO은 같은 날 농협중

앙회 건물 13층 옥상에서 위 전단지 

1,950매를 뿌림

7
건조물침입5), 

경범죄처벌법위반

신청인은 2014. 10. 20. 동화빌딩 21

층 옥상에 들어가 위 전단지 4,500매를 

살포함

8 경범죄처벌법위반방조

신청인은 2015. 2.경 민예총 소속의 배

인석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이메일을 통

해 박근혜 및 이명박 풍자 전단지 그림 

파일을 전송하였고, OOO은 2015. 2. 

12. 부산 도로를 오토바이로 운행하여 

다니면서 위 전단지 8,000매를 살포함

9

경범죄처벌법위반, 구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위반교사

신청인은 2015. 5.초 박근혜 풍자 전단

지를 제작한 후 연극배우 한씨에게 대학

로 근처에 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한씨

는 2015. 5. 16. 위 전단지를 살포함

10 경범죄처벌법위반교사

신청인은 2015. 5. 박근혜 풍자 전단지

를 제작한 후 페이스북에서 2015. 5. 

16. 00:00에 위 전단지를 살포해줄 사

람을 모집한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에게 위 전

단지를 보내주었고, 성명불상자는 

2015. 5. 16. 01:00경 서울 마포구 빌

딩 8층 옥상에서 위 전단지 약 1,000장

을 살포함

11 경범죄처벌법위반교사

신청인은 같은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에게 위 전단지를 보내주었

고, 이를 수령한 성명불상자가 2015. 5. 

16. 00:07경 서울 강남구 건물 옥상에

서 위 전단지 약 200매를 살포함

12 경범죄처벌법위반교사

신청인은 같은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에게 위 전단지를 보내주었

고, 이를 수령한 성명불상자가 2015. 5. 

16. 04:22경 사당역 주변에서 위 전단

지 약 122매를 살포함

13 경범죄처벌법위반교사

신청인은 같은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에게 위 전단지를 보내주었

고, 이를 수령한 성명불상자가 2015. 5. 

15. 23:52경 부산 동구 조방로 48(범일

동) 자유도매시장에서 위 전단지 약 130

매를 살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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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 경범죄 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경범죄의 종류)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

13. (광고물 무단첩부등)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공작물에 함부로 광고물등을 붙이거

나 걸거나 또는 글씨나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등을 한 사람과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공작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해친 사람

2) 공직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93조(脫法方法에 의한 文書･圖畵의 배부･게시 등 금지)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문서･도화 등

을 배부･첩부･살포･게시･상영하거나 하게 한 자, 같은 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광고 또는 출연

을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분증명서･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배부 또

는 징구하거나 하게 한 자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補闕選擧 등

에 있어서는 그 選擧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創黨準備委員會와 政黨의 政綱･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

서 같다) 또는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

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

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3) 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2016. 1. 6. 법률 제13726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

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제2호･제4호를 위반하여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제4조(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 ①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장소 또는 물건 중 아름다운 경관

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은 제외

한다)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연번 최종 사건번호 유･무죄 적용죄명 내용

14 경범죄처벌법위반교사

신청인은 같은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에게 위 전단지를 보내주었

고, 이를 수령한 성명불상자가 2015. 5. 

16. 03:23경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서 

위 전단지 약 20매를 살포함

15 경범죄처벌법위반교사

신청인은 같은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에게 위 전단지를 보내주었고, 

이를 수령한 성명불상자가 2015. 5. 16. 

12:55경 광주시청 시의회동 국기게양대 

앞에서 위 전단지 약 445매를 살포함

16 경범죄처벌법위반교사

신청인은 같은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에게 위 전단지를 보내주었

고, 이를 수령한 성명불상자가 2015. 5. 

17. 12:30경 일산동구청 주변에서 위 

전단지 약 490매를 살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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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위와 같은 정치권력자 대상 풍자행위 16개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기소되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13개의 공소사실에서 선고유예 또는 유죄를 선고

받았다.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에 광고

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에도 또한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2.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및 보호구역

3.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5. 도로･철도･공항･항만･궤도(軌道)･하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부근의 지역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

7. 그 밖에 아름다운 경관과 도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

형법 제31조(교사범)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

한다.

4)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9. (광고물 무단부착 등)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

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

손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

제4조(교사･방조) 제3조의 죄를 짓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에 준하여 벌한다.

5)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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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와대의 前 대통령 박근혜 대상 풍자행위에 대한 차별대우

[표-1] 민정수석 故 김영한 업무수첩 및 실수비 결과 정리표

 故 김영한 민정수석 업무수첩

연번 일자 내용

1 2014. 10. 31. ∙ 이병하, 엄마부대 고발(명예훼손)

2 2014. 11. 1.

∙ 대통령 모욕 전단 살포 건(경찰) - 이병하

  - 건조물침입 의율 상태

  - 경범죄법으로 즉결 처리 검토

2 2014. 11. 3.

∙ 대통령 모욕 전단 살포 행위 

   ①건조물침입, ②경범죄법 

   →경범죄 법정형 상향 개정

3 2014. 11. 4.
[長]

∙ 경범죄 - 유치 활용안

4 2014. 12. 29. 홍보: VIP 모욕 삐라 살포, 낙서사건 유의, 조치

실수비 결과

연번 일자 회의 결과(비서실장 지시사항 중심)

1 2015. 3. 4.
VIP 비방전단 살포와 관련하여 경각심 주는 차원에서 범인을 색출, 강력 처벌할 

것(정무수석, 민정수석)

2 2015. 3. 16.

3. 14일 홍대입구역 근처에서 대통령 비방 전단(약 200여장)이 배포되었다고 

하는데(현재 모든 전단 수거 상태) 조속히 범인을 색출하여 의법처리할 

것(민정수석).

3 2015. 5. 18.

최근 VIP를 비난하거나 풍자하는 전단을 살포하는 사례가 있는 데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님. 민정수석은 관련자를 색출하고 수사해서 반드시 엄단토록 할 

것(민정수석)

4 2016. 2. 10.

부산문화재단이 ’14. 9월 유휴 공공시설 등을 활용한 문화행사(벽화예술품 

설치)를 개최했을 당시 한 건물옥상에 그려진 ‘VIP 비방 벽화’가 아직도 

방치되고 있다는데, 철거하도록 조치할 것(교문수석, 정무수석)

위 내용은 2014. 11. 1. ~ 2016. 2. 10.까지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이하 ‘실

수비’)에서 논의된 것이다. 위 기간 동안 비서실장인 김기춘(2013. 8. 5. ~ 2015. 2. 22.)

과 이병기(2015. 3. 1. ~ 2016. 5. 15.)는 대통령 모욕 전단 등 박근혜 대통령 대상 풍자

행위 관련자를 색출해 강력히 처벌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보이며, 심지어는 경범죄처벌

법위반죄의 법정형을 상향 개정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실제

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법정형이 상향 개정되지는 않았다. 

한편, 보수단체인 ‘엄마부대’ OOO, OOO, OOO, OOO는 2014. 10. 29. 신청인의 

행위가 대통령 박근혜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신청인을 고발하였고, 201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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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종로경찰서 형사과에 임의출석하여 고발사실에 대한 진술을 하였다. 청와대는 

‘엄마부대’가 신청인을 고발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2014. 10. 31. 보고를 받은 것으로 파

악된다. 즉, 청와대가 보수단체인 ‘엄마부대’에 신청인을 고발하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

나, 청와대에서는 본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고를 받으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당시 비서실장(長)이었던 김기춘은 2014. 11. 4.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해서 행

위자를 유치장에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 신청인은 

유치장에 유치되지는 않았다. 

다. 경찰･국가정보원의 대통령 박근혜 대상 풍자행위에 대한 차별대우

(1) 대통령 박근혜 대상 풍자행위에 대한 지침

[표-2] 전단지 살포등 행위자 발견시 대응요령

1면

전단지 살포 등 행위자 발견시 대응요령

VIP･정부 등을 비난･회화하는 전단지를 살포하거나, 건물 외벽 등에 스프레이 페인트 등을 

이용, 낙서하는 행위자 발견시 대응 요령

□ 전단지 살포 유형

  ∙ 빌딩 옥상에 올라가 전단지 살포하는 경우

  ∙ 노상에서 무단으로 전단지를 살포하거나 시민들에게 배포하는 경우

  ∙ 건물･노상 등에 스프레이 페인트 등을 이용 낙서하는 경우(일명 그래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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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자 발견시 대응요령

  ∙ 건물 옥상 등에 올라가 전단지를 무단 살포한 경우 및 페인트 스프레이 등으로 건물 등에 비방성 

낙서한 행위는 건조물 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가 인정되므로 현행범 체포 가능

     ※ 전단지를 살포하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광고물 등 무단배포’행위에도 해당, 처벌가능 

  ∙ 노상에서 전단지를 살포하거나 시민에게 배포하는 경우 및 그래피티 방식으로 낙서한 경우, 

전단지･낙서의 내용 검토를 해야 ‘명예훼손 또는 모욕 혐의’ 적용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일단 검문검색을 위한 임의동행 요구

   ※ 노면 등에 그래피티 방식으로 낙서한 경우 경범죄처벌법상 ‘광고물 등 무단배포’적용 

가능(전단지･낙서 내용상 명예훼손 또는 모욕 혐의가 명백한 경우 현행범 체포 가능)

    - 임의동행에 응하고 인적사항을 밝힐 경우, 조사 또는 귀가조치 후 출석조사(전단지 회수), 

인적사항 및 전단지는 수사부서 인계

    - 임의동행에 불응하고 인적사항도 밝히지 않을 경우, 경범죄처벌법 위반(광고물 등 무단배포, 

벌금 5만원) 혐의로 현행범 체포 가능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저지른 현행범인이 경찰관의 임의동행을 거절할 경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거를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주거불명인자로 취

급할 수 밖에 없는 경우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성 인정 가능(92고합1824)

• 형소법 제214조 :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현행범인은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

하여 현행범 체포 가능

※ 가급적 인적사항 확인 및 전단지 회수를 위한 임의동행을 활용하고, 불가한 경우에만 현행범 체포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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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는 2015. 3. 13. ‘전단지 살포등 행위자 발견시 대응요령’ 문건을 입수하여 

기사화하였다6). 위 문건은 2015. 2.말경 서울에서 한 시민단체가 박근혜 대통령 및 정부 

비판 전단지를 살포한 이후,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일선 경찰서로 하달한 것으로 파악된

다. 위 문건은 ‘전단지 살포’ 행위 중에서도 ‘VIP･정부 등을 비난･회화하는 내용의 전단

지 살포’ 행위를 하는 행위자를 발견하였을 때의 대응요령을 안내하고 있어,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도 않는 내용적 측면, 즉 ‘대통령 박근혜 대상 풍자행위’에 대한 차별대

우를 예정하고 있다. 

경향신문은 2015. 3. 14.자 기사7)에서 위 문건 외에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장 명의로 

2015. 2.경 작성되어 일선 경찰서로 하달한 ‘VIP(박근혜 대통령) 등 비방 전단지 배포 사

건 파악 지시’ 문건을 추가 입수하였다고 밝혔다.8) 위 문건에서 서울지방경찰청은 

“2002년 대선 기간부터 최근까지 대통령이나 대선 후보자를 비방하는 전단지 배포 사건

을 모두 파악하라”, “배포자의 배후 관계가 확인되는지 여부를 보고하라”는 등의 지시를 

한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은 2015. 3. 13. “그런 문서를 만든 적도, 하달한 적도 없다”

6) [단독]“대통령 비난 전단 처벌하라”…경찰지침 하달 ‘논란’, <헤럴드 경제>, 2015. 3. 13.

7) 경찰 “대통령 비방 전단지 살포 땐 현행범 체포”, <경향신문>, 2015. 3. 14.

8) 해당 기사를 작성한 이OO 기자는 “당시 자료를 찾아봤는데 저희 회사 데이터베이스가 기능이 그렇

게 좋지 않아서 당시 이미지파일이 현재 상태에선 보이지가 않더라구요.. 제 기억으로는 기사에 첨부

한 문건이 헤럴드경제 기사에 나와서 저희가 추가입수한 문건을 앞세우고 헤럴드경제 기사 내용을 

덧붙여썼던 것으로 생각되고, 저희가 추가입수한 문건은 출처 보안 때문에 내용만 일부 인용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전단지 살포 등 행위자 처벌법규

연번 처벌 죄명 적용여부 검토 비고

1
건조물 침입

(刑法 §319⓵)

건물주의 의사에 반하여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건물 

옥상에서 침입하였으므로 건조물 침입죄 성립 

건물 옥상에 올라가 

살포한 경우

2
명예훼손

(刑法 §307⓶)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있는 경우 처벌 

가능(반의사불벌죄)

전단지 살포 

및 그래피티

3
모욕

(刑法 §311)

정부에 대한 모욕은 성립하기 어려우나, 전단지･그래피티 

내용상 VIP에 대한 모욕은 성립 가능(친고죄)

전단지 살포 

및 그래피티

4
재물손괴

(刑法 §366)

타인의 건물･물건 등에 페인트 등을 이용하여 낙서한 

행위는 재물손괴 성립
그래피티

5
경범죄처벌법

(§3⓵, 9호)

전단지를 무단 배포하는 행위는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에 해당하여 범죄 성립

전단지 살포 및 

그래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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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주장하였으나, 경찰청장 강신명은 그로부터 3일이 지난 2015. 3. 16. “공문상의 지시

가 아니고 회의 때 돌리는 대응요령 수준”이며 “검토차원”에서 작성된 문건이라고 해명

하여 ‘전단지 살포등 행위자 발견시 대응요령’ 문건의 존재를 인정하였다9). 또한 참여연

대를 비롯한 인권 시민단체들은 2015. 3.말경 서울지방경찰청에 위 문건에 대한 질의서

를 보냈는데, 서울지방경찰청은 이에 대해 “경찰관이 전단지를 살포하는 행위자를 발견

하였을 경우 적용할 수 있는 법률과 검문검색 및 임의동행･현행범 체포의 한계 등을 검토

한 자료이며, 이는 법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법절차 

등을 설명하기 위해 작성한 자료”라고 답변하여 위 문건의 존재 및 하달 사실을 인정하였

다. 서울지방경찰청과 경찰청은 위원회에 발송한 공문에서도 위 문건은 “서울지방경찰

청에서 ‘14년 제야의 종 타종행사’ 時 대비경력에 대해 전단지 다수 발생 관련 교양자료

로 자체 제작했던 사실은 확인되고 있습니다.”10)라고 기재하여 위 문건이 서울지방경찰

청에서 작성한 문건임을 인정하였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은 “소위 ‘전단지 살포’와 관

련해 압수수색을 실시한바 없음을 양지”해달라는 입장을 피력하였다11). 

(2) 적용 죄명 변경 시도에 관한 점

(가)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처음에는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조사를 받기 시작했는데, 몇 시간 지난 뒤 

경찰로부터 “혐의가 바뀌었습니다. 건조물침입입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12) 

(나) 2017도50 증거기록

그러나 2017도50 증거기록 중 경찰 OOO 작성의 2014. 10. 20.자 진술서에는 “전단

지 살포자 및 동행 기자에 대해 건조물침입죄 및 무단 전단지 살포 혐의를 고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사법경찰관 작성의 OOO13)에 대한 2014. 10. 20.자 피의자신문조서

9) 경찰청장 “김기종 국보법 적용, 오래 걸리진 않을 것”, <헤럴드경제>, 2015. 3. 16.

10) 경찰청 공문 및 서울지방경찰청 공문

11)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의견서, 질의서 및 첨부 문서

12) 신청인에 대한 2017. 10. 12.자 제1회 진술조서

13) 신청인과 동행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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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피신조서’)14)에는 경찰관들이 체포할 당시 신청인과 OOO에게 “건조물침입으로 

체포한다고 말을 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신청인에 대한 

2014. 10. 20.자 피신조서에도 “경찰관 3명 정도가…(생략)…광고물법 위반을 이야기하

다가 건조물침입행위를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현행범 체포하겠다고 하면서 저와 

OOO 기자를 연행했습니다”다고 기재되어 있어, 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서 한 진술과 

차이가 있다.

(3) 박근혜 대통령 대상 풍자행위 조직사건화 시도

신청인은 2014. 10. 이후 신청인이 그린 그림을 재가공해 배포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마포경찰서 등으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고 관련 CCTV 화면상의 

관련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수회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신청인은 경찰과 검찰에서 

신청인이 “박근혜 풍자 전단지 배포 사건의 수괴이고 이걸 뿌리고 다닌 사람들이 조직원”

이라는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조직사건화하려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15)

(4) 박근혜 대통령 대상 풍자행위 범죄화

신청인에 대한 2017도50 증거기록 중 서울마포경찰서 형사과 강력1팀 경사 OOO 작

성의 2014. 10. 24.자 통신자료제공요청 문건에는 ‘요청사유’로 경범죄처벌법위반죄 등 

범죄명이 아니라 표현의 내용인 ‘대통령 비방’을 기준으로 하여 유인물 살포 관련 용의자

를 특정하려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4) 15:10 조서작성 완료됨

15) 신청인에 대한 진술조서(2017. 10. 12., 2017.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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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인에 대한 과도한 내사

(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신청인은 조각가인 OOO가 신청인에게 국정원 직원을 소개시켜준 적이 있다는 취지

로 진술하였다.16) 이에 관해 OOO는 위 국정원 직원은 OOO의 지인으로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는 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17) 

(나) 경찰

①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2012 ~ 2016년 예술 퍼포먼스를 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예술 퍼포먼스 방해 

또는 내사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18)

일시 퍼포먼스 내용

2012. 11.

문재인･안철수 단일화 

포스터를 붙이기 위해 

부산에 내려감

- 부산진경찰서 경위 김OO가 굉장히 여러 번 연락해서 ‘부산 

어디에 포스터를 붙일 거냐’, ‘안 붙이면 안 되냐’, ‘붙이더라도 

부산진 구역은 빼고 붙여 달라’, ‘누구랑 붙이냐’, ‘몇 장 붙이냐’는 

등의 질문을 함.

- 김OO는 신청인에게 ‘부산시내 대로변마다 경찰들이 잠복하고 

있으니 포스터를 붙이지 말라’고 하였고, 신청인은 결국 포스터를 

붙이지 않았음.

2014 여우비 프로젝트 - 경찰이 행진을 막음

2016 이하의 아트트럭

- 행사장소마다 정보과 형사들이 나타나, ‘언제까지 있을 거냐’, 

‘이후에는 어디로 갈 거냐’, ‘누가 도와주는 거냐’, ‘앞으로 무슨 일 

하냐’, ‘다음에는 누굴 깔 거냐’는 등의 질문을 함

- 이후 국민TV와의 인터뷰에서 신청인은 “정보과 형사들이 와서 

짐도 날라주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주고, 행사를 도와주었다고 

칭찬을 많이 했”는데, 그 이후 정보과 형사들이 한 동안 찾아오지 

않았음.

- 이후 다시 찾아온 정보과 형사들은 “국민TV에서 한 인터뷰도 

윗선에 보고가 되어, 윗선에서 신청인을 찾아오지 말라는 오더를 

내렸다”, “신청인에 대한 이야기가 일일이 윗선에 정보보고가 

된다”고 이야기함

16) 신청인에 대한 2017. 10. 12.자 제1회 진술조서

17) 참고인 OOO에 대한 2017. 10. 18.자 진술청취 결과보고

18) 신청인에 대한 2018. 1. 15.자 진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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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세상은 예술을 ‘예술’로 보지 않네’ 동영상 및 관련 글

‘세상은 예술을 ‘예술’로 보지 않네’ 동영상19) 9분 14초 내지 11분 50초를 보면, 실제

로 정보과 형사들로 추정되는 자들이 신청인의 박근혜 대통령 대상 풍자 작품을 사진으

로 촬영하거나, 위와 같은 작품을 전시한 경위 등을 물어보거나, 신청인을 상당시간 동안 

관찰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위 동영상을 촬영한 OOO은 2014. 8. 18. 작성한 관련 

게시글에서, 정보과 형사들이 신청인의 모습을 어디론가 보고하거나, “따라붙으라고 지

시가 내려와서… 우리도 어쩔 수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③ 경찰의 주장

그러나 2016년 ‘이하의 아트트럭’ 행사 당시 울산 동부 경찰서 소속 정보과 형사였던 

이OO은 위 정보 수집 과정에서 윗선의 지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당시 신청인이 이

OO의 관할 지역에서 행사하기에 신청인을 만나 행사 내용을 물어본 것뿐이라고 진술하

였다.20)

19) https://www.youtube.com/watch?v=0ctTHdPmpRM

20) 참고인 이OO에 대한 2018. 2. 19.자 전화면담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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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검찰의 대통령 박근혜 대상 풍자행위에 대한 차별대우

(1) 대통령 박근혜 대상 풍자행위에 대한 사건 현황 파악

신청인에 대한 2017도50 증거기록 중 검찰서기 OOO 작성의 2015. 3. 12.자 수사보

고(전국 유사 사건 현황표 첨부) 문건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대통령 비

방 유인물 배포 사건현황표’가 첨부되어 있다. 위 문건의 제목은 ‘전국 유사 사건 현황표’ 

첨부임에도 불구하고, 건조물침입죄, 경범죄처벌법위반죄 등의 사건 현황을 파악한 것

이 아니라, ‘대통령 박근혜를 비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유인물 배포 사건 현황을 파

악하였다.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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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17도50 증거기록 중 검찰서기 OOO 작성의 2015. 3. 18.자 수사보고(유사

사건 압수･수색･검증영장 등 발부 사례 첨부) 문건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

다. 위 문건에도 ‘대통령 비방 유인물 배포 사건’이 ‘유사사건’으로 기재되어 있고, 박근

혜 대통령 비방 유인물 배포 사건에 관여한 OOO(2회), OOO(2회), OOO, OOO, 성명

불상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등 발부 사례 총 7건이 첨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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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수사보고 중 대통령 박근혜 대상 풍자행위를 했던 박성수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에서 전주지방검찰청은 ‘사안의 중대성’에 대해 아래와 같이 ‘피의자가 명예훼손의 대상

으로 삼은 피해자가 국가의 통치자이기 때문에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기재하였고, 전

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이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해주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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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데 ‘사안의 중대성’은 범죄 자체의 경중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 헌법재판소는 

헌재 2013. 12. 26. 선고 2009헌마747 결정에서 오히려 공적 인물의 공적 활동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은 그 제한이 더 완화되어야 된다고 판시한바 있으므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은 일반인에 대한 명예훼손보다 경한 범죄에 해당한다.

(2) 신청인에 대한 출국금지 처분

신청인은 불구속 상태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2224 형사재판21) 제1심이 진행

되던 중 2015. 12. 4. ~ 2016. 6. 2. 약 6개월간 형사재판계속중이라는 사유로 출국금지 

처분을 받았고, 2015. 12. 17. 미국으로 출국하기 위해 인천공항에 가서야 위와 같은 처

분 사실을 알게 되었다. 신청인은 출국금지 처분에 대한 통지를 받은바 없다고 주장하였

다. 그러나 법무부 출입국심사과는 아래와 같은 공문과 등기우편영수증을 보내 신청인에

게 2015. 12. 8. 출국금지처분에 대한 통지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21) 동화면세점 옥상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하는 전단지를 살포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건조물침입

죄,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2017도50 사건의 제1심



326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327
제2권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종합보고서 부록

신청인은 2015. 12. 21.과 2016. 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각 해외여행허가신청을 

제출하였다.22) 이에 따라 2016. 1. 18. 국외여행허가가 난 것으로 보인다. 

신청인은 대한민국 국적자이자 미국영주권자이며, 미국에 아내가 거주하고 있다.23) 

그러나 관련 형사재판 도중 신청인이 해외도피를 한 정황은 존재하지 않고, 본건 외에는 

신청인이 출국금지 처분을 받은 일도 없다.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2224 사건진행내용

23) 2017도50 증거기록 제430~4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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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제4조(출국의 금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1.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국심사를 할 때에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국이 금지된 사람을 출국시켜서

는 아니 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기간과 출국금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4(출국금지결정 등의 통지) ① 법무부장관은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국을 금지하거나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즉시 당사자에게 그 사유와 기간 등을 밝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공공의 이익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범죄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출국금지기간이 3개월을 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출국이 금지된 사람이 있는 곳을 알 수 없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출국금지의 기본원칙) ① 법 제4조에 따른 출국금지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에서 하여야 한다. 

② 출국금지는 단순히 공무수행의 편의를 위하여 하거나 형벌 또는 행정벌을 받은 사람에게 행정제재를 

가할 목적으로 해서는 아니된다.

③ 출국금지는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만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지 아

니한 경우에도 출국금지를 할 수 있다.

  1. 범죄 수사와 관련된 사람. 다만, 기소중지자로 결정된 사람은 제외한다.

  2. ｢여권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거주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

④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 중인 사람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출국금지의 요청을 받은 경우 거듭 출국금

지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출국금지를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329
제2권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종합보고서 부록

제6조의5(출국금지 등의 심사･결정 시 고려사항)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른 출국금지나 법 제4조

의2에 따른 출국금지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출국금지의 기본원칙

  2. 출국금지 대상자의 범죄사실

  3. 출국금지 대상자의 연령 및 가족관계

  4. 출국금지 대상자의 해외도피 가능성

② 법무부장관은 영 제2조의3에 따라 출국금지 요청이나 출국금지기간 연장요청에 관하여 심사･결정하

면 심사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의7(출국금지결정 등의 통지서) ①법 제4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면으로 한다.

  1.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국금지한 경우: 출국금지 통지서

  2.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한 경우: 출국금지기간 연장통지서

  3. 법 제4조의3에 따라 출국금지를 해제한 경우: 출국금지 해제통지서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통지서는 본인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보내야 한다.

제6조의8(출국금지결정 등 통지의 예외) ① 법 제4조의4제3항제1호에 따라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공공

의 이익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출국금지나 출국금지기간 연장의 통지를 하지 아

니할 수 있는 경우는 출국이 금지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와 관련된 혐의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1. ｢형법｣ 중 내란･외환의 죄

  2.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

  3. ｢군형법｣ 중 반란･이적의 죄

  4. ｢군형법｣ 중 군사기밀 누설죄와 암호부정 사용죄

② 영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기관의 장은 영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출국금지 요청서의 출국금지 사유란 또는 출국금지기간 연장요청서의 연

장요청 사유란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영 제3조의3제2항에 따라 출국금지 또는 출국금지기간 연장을 결정한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에는 출국금지 등의 심사결정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피고인 등에 대한 출국금지･정지 등 업무 처리 지침 제4조(출국금지조치시 유의사항)

① 출국금지를 요청함에 있어서는 유효한 여권의 소지여부, 이미 해외로 도피한 것은 아닌지 여부, 해외도

피 가능성이 충분한지 여부 등을 신중하게 판단하여 부당한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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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법무부장관은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하

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출입국관

리법 시행규칙은 출국금지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단순히 공무수행의 

편의를 위하여 하거나 형벌 또는 행정벌을 받은 사람에게 행정제재를 가할 목적으로 해

서는 안 되고, 출국금지 대상자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한다

는 내용의 출국금지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다(제6조). 또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형사

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한 출국금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이러한 출국금지의 기본

원칙, 출국금지 대상자의 범죄사실, 연령 및 가족관계, 해외도피 가능성을 반드시 고려하

도록 하여(제6조의5 제1항), 피고인이 해외에 연고가 있거나 사업기반을 두고 있는지 여

부, 출국이 빈번한지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살펴 출국금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

다. 한편, 관계기관의 장이 출국금지를 요청하려면 출국금지 요청 사유와 출국금지 예정

기간 등을 밝혀야 하고, 당사자가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에 해당하는 사실 및 출국금

지가 필요한 사유에 대한 소명 자료도 첨부하여야 한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2

항 본문, 시행규칙 제6조의4 제1항). 피고인 등에 대한 출국금지･정지 등 업무 처리 지침 

제4조 제1항에서도 “출국금지를 요청함에 있어서는 해외도피 가능성이 충분한지 여부 

등을 신중하게 판단하여 부당한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무에서도 형사재판 중 출국금지는 매우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2012년의 경우 

형사공판사건 불구속 피고인의 수가 319,545명이었는데,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출국금

지가 요청된 건수는 734건이었고 그 중 출국금지가 결정된 것은 714건에 불과하였다(헌

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2헌바302 결정). 이를 확률로 나타내면, 0.22%24)이다.

24) 714/319,545 X 100 = 0.0022344

③ 출국금지대상자의 여권만료기간이 출국금지요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여권만료기간까지 

출국금지요청을 하여야 한다.

③ 출국금지신청시 통지유예요청은 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 인권침해 소지가 없도록 하

여야 한다.

※ 출국금지･정지 및 입국시 통보관련 업무처리지침(대검예규 제550호, 2010. 8.25.제정)은 원칙적으

로 고소･고발사건(기관고발 제외) 및 법정형이 장기 5년 이하인 사건은 통지유예 요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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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진 페스티벌에서 신청인의 작품 일부가 가려진 채로 전시된 점

가. 사진 페스티벌 개요

사진 페스티벌은 2013. 8. ~ 2014. 4.를 사업기간으로 하여 대전시립미술관, 서울시

립미술관, 광주시립미술관, 경남도립미술관 총 4개의 미술관에서 각 선정한 주제를 가지

고 개최된 전국 규모의 사진 페스티벌이다. 사진 페스티벌은 ‘국민의 사진예술 향유 및 

참여를 증진하고, 사진예술을 활용하여 오늘날 대한민국의 사회상과 트렌드를 조명하

며, 사진매체의 예술적 학술적 가치를 재조명하려는 목적으로 기획’25)되었다. 

본 사업은 문체부에서 관광기금 5억 원을 지원하고, 예술위를 보조사업자로 하여 추진

된 기획형 보조 사업이며, 본 사업의 주관자는 ‘미술관 속 사진 페스티벌 운영위원회(이

하 ‘운영위원회’)’이다. 당시 아르코미술관 관장이었던 이OO은 2013. 6. 하순경 문체부 

시각예술디자인과 이OO 사무관으로부터 “2013년 관광기금에 여유가 있을 것 같으니 

관광, 사진, 전국 단위의 페스티벌을 주제로 사업을 구상해보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는

데, 당시에는 기간도 촉박하고, 예산이 불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이 되어 위와 같은 

제안을 거절하였다. 그런데 이OO는 2013. 7.초경 이OO에게 재차 위와 같은 제안을 하

였고, 결국 이OO은 운영위원회 관계자에게 연락을 하여 급하게 사진 페스티벌을 구성하

게 되었다.26) 

사진페스티벌의 사업운영 체계, 각 미술관의 세부일정, 운영위원회 조직도는 아래와 

같다.

25) 보조금 교부신청서

26) 참고인 이OO에 대한 2018. 2. 28.자 전화면담결과보고 및 2018. 3. 14.자 진술서, 참고인 이OO

에 대한 2018. 3. 21.자 진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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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사업운영체계

[표-3] 각 미술관의 세부일정 및 주제

기관명 전시일정 주제

대전시립미술관 2013. 12. 6. ~ 2014. 2. 16. 사진과 사회

경남도립미술관 2014. 1. 16. ~ 4. 16. 사진과 도시

서울시립미술관 2014. 1. 28. ~ 3. 23. 사진과 미디어

광주시립미술관 2014. 2. 4. ~ 4. 13. 사진과 역사

아르코미술관 2014. 1. 10. ~ 3. 21. 워크숍

[표-4] 운영위원회 조직도

직책 이름

위원장 박OO

상임위원 박OO

위원
김OO(대전시립), 윤O(광주시립), 정OO(경남도립), 조OO(서울시립),

이OO(아르코미술관관장), 천OO(작가), 신OO(평론) 

행정간사 이OO

행정인턴 미정(1명)

대전시립미술관은 사진페스티벌의 주제로 ‘사진과 사회: 소셜아트’를 선정하여 2013. 

12. 6. ~ 2014. 2. 16. 기간 동안 작가 26인의 사진작품 150여점, 아카이브 등을 전시하

였다. 당시 대전시립미술관 학예실장이자 운영위원회 위원이었던 김OO는 전시서문에

서 위 전시의 의미를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다.

“이 전시는 사진이라는 사회적 소통의 언어를 미술관이라는 시각예술 제도공

간에서 시민과 함께 나누는 예술적 소통의 장으로서 사진의 문화적 의미와 사진

예술의 비평적 가치를 되새기는 자리이다. (중략) 행동하는 예술은 상징투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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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투쟁의 장으로서의 예술적 성찰을 바탕으로 하되 현실에 참여하고 개입하

여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예술로서, 예술적 실천과 사회적 실천의 창조적 결

합을 지향한다. (중략) 스트리트아트와 디자인 기반의 구헌주, 에이지아이, 이하 

등은 사회현장에서 첨예한 의제를 생성한다. (중략) 사회적 예술은 사회의 구조

와 현상을 의제화하는 예술이자, 사회적 통념을 넘어서는 전유와 전복의 예술이

며, 공동체적 가치를 지향하는 예술적 소통을 추구하는 실천적 예술이다.”

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등재

(1) 문체부 예술정책과에서 2015. 5. 11. 작성된 ‘문화예술분야 지원사업 관련 현안’

위 문건은 문체부 예술정책과 사무관 오OO이 2015. 5. 11. 작성한 것이며, 과장, 국

장, 장･차관, 청와대까지 보고되었다.27) 위 문건에는 소위 ‘좌성향’ 문화예술계 인사･단

체에 대한 주요 조치28) 실적, 주요 조치에 대한 평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적용 과정

에서의 문제점 및 검토의견, 향후 조치방안, 추진일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위 문건은 

‘참고4 개별 공모추진사업 현황’에서 스포츠토토 기금을 지원하여 예술위가 2013. 8. ~ 

2014. 4. 시행한 ‘사진 페스티벌’ 사업과 관련하여 ‘특이사항 조치현황’에 VIP 비하그림

을 그리는 이하(작가) 전시가 포함되었다는 내용과 당시 대전시립미술관 학예실장이었

던 김OO의 이름이 기재가 되어 있다. 

27) 오OO에 대한 2018. 2. 7.자 진술조서 제21쪽

28) 배제 조치, 데이터베이스 관리, 사업구조조정 및 개선, 일부 사업 양해조치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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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h & Kim’ 블랙리스트 명단

위 문건은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사무관 김OO이 작성한 후 2015. 7.경 오OO에게 

인계된 문건에 해당한다.29) 위 문건을 보면, 이하 작가가 정치 풍자 활동을 한다는 내용

과 함께, 대전시립미술관 김OO30) 학예실장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다. 신청인의 작품 일부를 가리고 전시하게 된 점

(1) 대전시립미술관의 수위조절 요구

(가) 신청인의 주장31)

신청인은 2013. 여름 무렵, 당시 대전시립미술관 학예실장이자 사진 페스티벌 위원이

었던 김OO에게 2013. 12. 6. ~ 2014. 2. 16. 소셜아트전에 참여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

다. 김OO는 신청인에게 ‘신청인이 무슨 그림을 그리는지 알고 연락한 것이며, 원하는 그

림을 전시해도 좋다’고 제안하였다. 

신청인은 위와 같은 김OO의 말을 믿고 이명박, 전두환, 박근혜 등을 풍자한 작품을 전

시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대전시립미술관에 디스플레이를 하던 도중 대전시립미술관의 

여성 큐레이터가 갑자기 “‘공적인 미술관이라 이런 그림(박근혜 풍자 그림)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면서 ‘그림을 떼어 달라’고 요구를 했”다. 위 큐레이터

와 실랑이 끝에 신청인은 그림 앞에 ‘Sorry~ 사정상 이 이미지를 보여드릴 수 없습니

29) 특검 작성의 오OO에 대한 2016. 12. 27.자 진술조서 제16쪽

30) 원문에는 ‘김준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김OO’의 오기재로 생각된다.

31) 신청인에 대한 2017. 11. 28.자 진술조서, 관련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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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라는 문구를 적은 종이를 박근혜 대통령의 얼굴 앞에 덧붙여 작품을 전시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신청인은 신문형식으로 제작된 작품 앞에 소셜아트전 리플렛을 붙인 적은 없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데, 신청인이 제출한 사진에서도 작품 앞에 소셜아트전 리플렛이 

붙어 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그러나 도록에 실린 사진에는 신문형식으로 제작된 작

품 앞에 소셜아트전 리플렛이 붙어 있다. 그리고 관련 기사에 실린 사진에는 위 도록에 실

린 사진과는 다른 위치에 소셜아트전 리플렛이 붙어 있다.

[그림-2] 디스플레이 당시 신청인이 촬영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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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도록에 실린 사진

[그림-4] 대전시립미술관 ‘못 보여주는’ 작품 전시, <디트뉴스>, 2014.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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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전시립미술관 관계자의 주장32)

당시 소셜아트전 담당자는 학예실장 김OO와 학예연구사 OOO이었다. 

① OOO의 주장

OOO은 “(신청인이 작품을) 가릴 생각 없으셨던 거는 맞아요. 왜 그러냐면 아직도 그

게 작가님들이 다른 데서는 그냥 제대로 전시를 하시는데, 또 더더군다나 사회적인 메시

지를 전달하시는 분이 미술관에 와서 이렇게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 상하는 일

이란 말이죠.”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면서 OOO은 “저는 이때 이하 작가님 얼굴 처음 뵈

었거든요. 사실 이 그림은 알고 있었지만 어떤 분이 그런 퍼포먼스하고 그러시는지 몰랐

었는데. 그런데 그림 내리라고 한 적은 없었고 “수위 조절해야 된다.” 그런데 실장님이 농

담처럼 그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 수위 조절이라는 단어가 좀 제가 볼 때는 유머러스하게 

표현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얘기를 저희한테도 했었던 것 같은데, “수위 조절했으면 좋겠

다.” 그런데 작품 내리라는 얘기는 처음 들어요.”라고 진술하였고, 수위조절하라는 이야

기는 농담이었는지 아니면 진짜 해야 한다는 이야기였는지 묻는 질문에 “좀 해야 된다였

어요. 해야 된다인데, 작품을 떼라던가 아니면 “얼굴을 가려야 된다.” 이런 직접적인 단어

는 아니었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를 좀 너무 드러내지… 이미지 자체가 좀 세다 보니까 

그거는 조금 피하는 쪽으로 방법을 생각해보자라는 투로 수위 조절이라는 얘기를 했지. 

그림을 떼자거나 아니면 “이렇게 가리자.” 이런 건 아니었고 그냥 작가님한테 수위 조절 

얘기를 했었을 때 작가님이 주신 아이디어라고 저는 들었거든요.”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OOO은 “제가 얘기를 했다고 해도 뭐 보고(지시)를 받고 그런 식으로 하거나, 그런데 이

거를 전달한 적도 없고 그다음에 기억도 안 나… 이거는 그런데 제가 얘기할 급은 아니거

든요. 제가 수위 조절을 얘기하고 그럴 급은 아니고 제가 들은 거는 실장님한테 작가님이

랑 수위 조절하자고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OOO은 신문형식으로 제작된 작품 앞에 소셜아트전 리플렛을 누가 붙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이때 이걸 누가 붙였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고, 전시 중에 

한 번 떨어진 적이 있어서 다시 붙였어요”라고 진술하였다.

32) 참고인 김OO에 대한 진술조서(2018. 1. 29.자 및 3. 12.자), 대전광역시립미술관 작성의 2018. 

2. 6.자 공문, 참고인 OOO에 대한 2018. 2. 23.자 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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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김OO의 주장

한편 김OO는 “저는 사진 페스티벌 개최 전에 OOO에게 신청인의 작품에 관해 수위조

절이 필요하다는 식의 지시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OOO이 2013. 12. 5. 이전 디스플

레이를 하였을 때 신청인의 작품을 보고 수위조절을 부탁하여 신청인이 작품의 일부를 

가리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사후적으로 보고를 받은 바는 

없고, 사진 페스티벌 개최 전 디스플레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의 작품 일부가 가

려진 것을 확인한 후, 이런 전시방향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주장하

였다. 

그런데 김OO는 위와 같이 주장하면서도 신청인의 작품 일부가 가려지게 된 경위를 아

래와 같이 진술하고 있다.

① “당시 신청인의 ‘유신 사과’ 작품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해 법원에 계류 중이었

고, 2010년 분단미술 전시 때문에 국정원의 조사를 받은 적도 있었기 때문에 ‘이 정

도로 처리하면 괜찮겠거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② “사실 공공미술관에서는 정치적으로 특정한 당 또는 인물에 대한 선호나 비난을 드

러내는 작품을 전시하는 것을 피하게 됩니다.”

③ “신청인의 ‘유신 사과’ 작품은 현직 대통령의 얼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솔직히 공

공미술관에서 전시하기 쉬운 것은 아닙니다.” 

④ “(신청인은 자신의 작품의 일부를 가린 채로 전시하길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러나 저는 신청인이 작품에 종이를 붙인 것이 예술탄압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⑤ “(신청인에게 “원하는 작품을 전시하라”고 이야기하였지만) 당시 신청인의 작품은 

아카이브 형태로 진행된, 설치미술입니다. 그래서 신청인의 작품이 설치된 것을 보

았을 때 수위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⑥ “공무원으로서는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념이나 이상을 전부 따를 수 있는 것

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이념이 걸려 있는 문제면 그걸 연성화해서 말랑말

랑하게 만들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형성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분단미술

전을 눈 위에 핀 꽃으로 처리한다거나, 대통령 얼굴을 가려 블랙유머로 간다거나, 

하는 것은 현장의 스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신청인이 탄압을 받지 않았다고 생

각합니다. 탄압을 받았다면 전시를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저는 그 점에 대해서

는 신청인이 공감하였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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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김OO는 본건이 신청인의 예술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사건이 아니라는 의견을 여

러 번 피력하였다. 오히려 김OO는 “상대적으로 덜 공인받는 작품을 공적인 공론의 장에 

등재하는 역할이 있었다고 생각”하며, 그런 의미에서 “신청인의 작품이 공공미술관에 전

시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OO는 신문형식으로 제작된 작품 앞에 소셜

아트전 리플렛을 누가 붙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다) 운영위원회 관계자의 주장

① 박OO의 주장

당시 사진페스티벌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었던 박OO은 사진 페스티벌 전시 첫 날 대

전시립미술관을 방문하였더니 신청인의 작품 일부가 A4용지 등으로 가려진 채 전시되고 

있었고, 이에 대해 김OO에게 물어보았더니, 김OO가 현직 대통령에 관한 작품이라 민

감한 사안인 것 같아 가렸다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박OO은 김OO가 

이하 작가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으므로 위와 같이 조치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겠냐는 의견을 피력하였다.33)

② 이OO의 주장

본건 발생 당시 아르코미술관 관장이었으며, 운영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한 이OO은 

소셜아트전 개최일 전날 대전으로 내려간 박OO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연락을 받았

다고 진술하였다.34) 

(2) 청와대 개입 여부

(가) 대전시립미술관 관계자의 주장

대전시립미술관 학예실장이었던 김OO는 신청인의 작품이 가려지는 과정에서 청와대

의 압력이 있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35)

33) 참고인 박OO에 대한 2018. 2. 14.자 전화면담결과보고

34) 참고인 이OO에 대한 2018. 2. 28.자 전화면담결과보고 및 2018. 3. 14.자 진술서

35) 참고인 김OO에 대한 진술조서(2018. 1. 29., 2018.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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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OOO은 신청인의 작품 일부가 가려진 채로 전시된 이후, 청와대가 대전시립미술

관에 본건과 관련하여 전화를 해서 신청인 작품 전시에 관한 내용을 문의하였는데, 청와

대가 지역 미술관에 직접 전화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굉장히 놀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OOO은 청와대가 “어떻게 알고서 전화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시장에 

뭐가 걸려 있는지는 모르는 거 같고, 그래서 사이즈나 대략 출품점수, 그다음에 거기에 

비슷한 류의 그런 장르의 작품을 하는 다른 사회적인 이야기를 하는 작가도 있었지만 이

하 작가에 대해서 물어본 거 보면 이 전시에 대해서 전혀 알지는 못 하지만 이하 작가라는 

사람이 전시하는 걸 알고 그렇게 물어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으며, 전화는 “실장님께서 

받으셨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OOO은 “국정원이 아니라 청와대일 거라고 제가 지금 기

억되는 게 제가 너무 놀라서 부모님한테 “청와대에서 연락 왔대.” 막 이러면서 말씀드렸

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사실 국정원이 뭐하는 데인지도 잘 모르고 왜 댓글 논란 있고 나서

야 ‘아, 국정원이 그런 데구나.’ 근데 청와대였던 것 같아요. 청와대에서 연락 왔다고 그

래서 제가 ‘아니, 무슨 나라에서 그런 거까지 체크를 하나?’ 그랬었거든요.”라고 진술하

였다. 그러나 김OO는 위와 같은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36)

(나) 관련 기사

다만, 디트뉴스, 굿모닝충정, 시티저널 등 언론매체는 2014. 1. 8. ~ 10.경 사진 페스

티벌에서 신청인의 작품 일부가 가려진 채 전시되고 있다는 점을 보도하였다.37) 대전시

립미술관을 방문하였던 방문객 일부도 사진 페스티벌에서 신청인의 작품 일부가 가려진 

점을 지적하는 후기를 작성하였다.38) 

(다) 청와대 관계자의 주장

당시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이었던 김소영은 2014. 1.경 ‘이하’ 작가의 작품이 전시

된다는 정보보고 또는 실수비 논의가 있어, 대전시립미술관에서 대통령 패러디 작품이 

전시된다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되었고, 이를 검토하여 담당행정관(A)이 문체부에 검

토내용을 전달하였으며, 이하 작가 자신이 그림 위에 ‘사정상 보여줄 수 없다’는 종이를 

36) 참고인 김OO에 대한 진술조서(2018. 1. 29., 2018. 3. 12.)

37) 관련 기사 스크랩 2부

38) 관련 후기 스크랩 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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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여서 전시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39) 

(3) 문체부 개입 여부40)

문체부 관계자와 대전시립미술관 학예실장 김OO는 신청인의 작품이 가려지는 과정

에 문체부가 개입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본건 당시 시각예술디자인과 사무관이

었던 이OO는 “이하 작가의 작품을 가리라고 말한 적은 전혀 없고, 언론에 위 내용이 보

도된 이후 주무관 OOO이 이를 사실확인한 것이 전부입니다.”, “2014. 1.경 이전에는 대

전시립미술관에서 이하 작가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는 것도 알지 못했고, 이하 작가가 박

근혜 대통령 풍자 그림을 그린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만, 본건 당시 문체부 시각예술디자인과의 과장으로 재직 중이었던 서OO은 2014. 

1.경 당시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실 선임행정관 A으로부터 ‘신청인의 작품이 사진 페스

티벌에 전시되어 있으니 이에 대한 사실을 확인해보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 서OO

은 위 전화를 받은 당일 담당 사무관인 이OO, 주무관인 OOO에게 위 지시를 전달하면

서, 박OO에게 대전시립미술관에 방문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해보라고 지시하였다. 

그래서 박OO은 위 전화가 온 당일 오후에 대전시립미술관을 방문하였다.

“예술위가 문체부의 예산을 사용하여 공립미술관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는 아주 많은

데, 그렇게 현장점검을 나왔던 것은 제(김OO)가 기억하기로는 본건 외에는 없을” 정도

로 문체부의 현장점검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김OO는 직접 박OO을 안내하였는데, 박

OO은 해당 작품이 전시된 경위와 가려진 경위 등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후 서OO은 박OO로부터 본건에 대해 A4용지 1쪽 분량의 보고를 받았다. 당시 신청

인의 작품은 이미 박근혜 대통령의 얼굴 부분이 A4 용지로 가려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후속조치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이에 관해 A에게 전화로 보고하였다. 

문체부 시각예술디자인과는 대전시립미술관에 현장점검을 간 날짜 이후로 추정되는 

2014. 1. 14. 경남도립미술관, 2. 3. 광주시립미술관에 대한 사진 페스티벌 관련 현장점

검을 실시했다.41) 이러한 현장점검 역시 이례적인 일이었다.42) 현장점검 이유에 대해 이

39) 특검 작성의 김소영에 대한 제2회 피의자 신문조서(제6074 ~ 6075쪽)

40) 참고인 서OO(2018. 2. 21.)･이OO(2018. 3. 13.)･박OO(2018. 2. 19.) 전화면담결과보고, 참고

인 김OO에 대한 진술조서(2018. 1. 29., 2018. 3. 12.), 참고인 이OO에 대한 2018. 3. 21.자 진

술조서

41) 사진 페스티벌 현장점검에 따른 출장비 지급요청서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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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는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시기상 아마 본건이 문제가 되었으므로 

다른 참가 미술관들에서도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이 있는지 현장점검차 나갔을 것으로 생

각이 됩니다.”라고 진술하였다.43)

(4) 예술위 개입 여부

(가)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예술위에서 오더가 내려와 신청인의 작품을 치우라고 했다”, 예술위에서 

“이런 작품을 전시하는 행사를 예술위가 지원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다

는 사실을 김OO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였다.44) 

(나) 대전시립미술관 관계자의 주장

김OO는 예술위가 개입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45)

(다) 예술위 관계자의 주장

이OO은 소셜아트전 개최일 전에는 신청인의 박근혜 대통령 관련 작품이 소셜아트전

에 전시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였다.46) 

(5) 대전시청 개입 여부

(가) 대전시립미술관 관계자의 주장47)

김OO는 대전시청의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해당 전시가 보도가 되고 청와대에서 알게 

되어 난리가 났다”며, “어떻게 이하 작가의 작품이 전시되고, 일부가 가려진 것인지 경위

42) 참고인 윤OO에 대한 2018. 3. 8.자 전화면담결과보고, 참고인 이OO에 대한 2018. 3. 21.자 진술조서

43) 참고인 이OO에 대한 2018. 3. 21.자 진술조서

44) 신청인에 대한 2017. 11. 28.자 진술조서

45) 참고인 김OO에 대한 진술조서(2018. 1. 29., 2018. 3. 12.)

46) 참고인 이OO에 대한 2018. 2. 28.자 전화면담결과보고 및 2018. 3. 14.자 진술서

47) 참고인 김OO에 대한 진술조서(2018. 1. 29.자 및 3. 12.자), 참고인 강OO에 대한 2018. 2. 23.자 

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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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를 작성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실제 서면 경위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OOO은 “사유서를 제출을 했다고 하면 그냥 메신저로 보내도 되면 그렇게 제

출하셨을 것 같은데, 경위서나 사유서 같은 경우는 온나라라고 저희 기안하는 데가 있거

든요. 그런데 그거는 저도 그런 문서를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시청에서 사유서를 그냥 

그렇게… 왜 그런지 그거를 문서화 시켜서 이렇게 보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은 기안문에 그렇지 않아도 찾아봤어요. 저 공문 받은 거에 시청으로 보낸 거나 이런 거 

남아 있냐고. 그런데 봤을 때는 없었었고. 개인적으로 작성하셨어도 사실 이 건에 대해서 

제가 보고 받을 입장은 아니니까 실장님 선에서 적당하게 있는 그대로 기술하셔서 보냈

을 것 같다는 생각이…(든다)”고 하며, 대전시청에서 “그렇게 막 관심을 갖거나 그러지 않

았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대전시청 관계자의 주장48)

대전시청 문화예술과 대전시립미술관 담당 주무관은 2014. 2. 13.까지는 OOO, 

2014. 2. 14.부터 약 1년간은 OOO였다. 두 사람은 모두 “자신이 근무하였을 때는 대전

시립미술관에 사진 페스티벌에 신청인의 박근혜 대통령 풍자 작품이 전시된 경위 또는 

위 작품이 가려진 경위에 대한 경위서를 요청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OOO는 

위와 같은 경위서는 공문으로 받는 것이 원칙인데, 대전시청 내부 문서에 위와 같은 경위

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두 사람은 청와대, 국정원, 문체부로부터 본건 관련

하여 어떤 연락도 받은 적이 없다고도 주장하였다.

OOO은 대전시청에서는 위 사안에 대해서 어떤 공식입장이 있었던 것은 아니나, 신청

인 이병하의 박근혜 대통령 풍자작품을 보고 개인적으로 “박근혜 정권인데 박근혜가 그

려진 작품을 전시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가. 조용히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8) 참고인 OOO 및 OOO에 대한 전화면담결과보고(각 2018.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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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신청인의 그림을 사진 페스티벌 도록에서 제외하라는 압박이 가해진 점

(1) 신청인의 주장49)

신청인은 예술위가 사진 페스티벌에 관한 도록을 만들 때, 위 도록에 신청인의 작품을 

넣지 말라고 간섭했고, 결국 신청인의 작품은 종이에 가려진 상태대로 도록에 실릴 수밖

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2) 대전시립미술관 관계자의 주장50)

김OO와 OOO은 신청인의 작품을 도록에 개재하는 과정에는 문제가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운영위원회 관계자의 주장

박OO은 문체부 담당국장 및 과장에게서 신청인의 작품을 도록에서 빼달라는 연락을 

받고, 문체부가 이에 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거절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51) 그러나 운영위원회 위원이었던 윤OO은 신청인의 작품을 도록에서 빼라

는 압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들은바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52)

(4) 문체부 관계자의 주장

서OO은 사진 페스티벌 도록 제작 과정에서 사진 페스티벌 운영위원장이었던 박OO

에게 전화하여 신청인의 작품을 빼달라는 식의 이야기를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

였다.53) 박OO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54) 그러나 이OO는 위와 같은 이야기가 있

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55)

49) 신청인에 대한 2017. 11. 28.자 진술조서 및 사진과 사회 : 소셜아트 도록 일부

50) 참고인 김OO에 대한 2018. 1. 29.자 진술조서, 참고인 강OO에 대한 2018. 2. 23.자 녹취록 

51) 참고인 박OO에 대한 2018. 2. 14.자 전화통화결과보고

52) 참고인 윤OO에 대한 2018. 3. 8.자 전화면담결과보고

53) 참고인 서OO에 대한 2018. 2. 21.자 전화면담결과보고

54) 참고인 이OO에 대한 2018. 3. 13.자 전화면담결과보고

55) 참고인 이OO에 대한 2018. 3. 21.자 조사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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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술위 관계자의 주장

이OO은 이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56)

마. 콜로키움 학술행사 데이터가 사진 페스티벌 도록의 별책으로 분리되어 제작된 점

(1) 대전시립미술관 관계자의 주장57)

김OO는 예술위가 당시 기획사였던 사진기획전문회사 디투씨에 연락해서 콜로키움 

학술행사 데이터를 사진 페스티벌 도록 안에 넣지 말고 별책으로 분리하여 제작하라는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큐레이터 경력상 학술행사 데이

터가 도록에 실리지 않은 적은 없었기에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다고 밝히며, 당시 콜로

키움 학술행사에 김호기, 서동진 등 소위 ‘좌파’라고 할 수 있는 인사들이 참가한 것 때문

에 위와 같은 압력이 행사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OOO은 콜로키움 학술행사 데이터가 별책으로 분리되어 제작된 것은 자료가 

“방대해서. 그거를 뭐 저희가 예를 들어서 녹취를 한다고 그러면 1시간 동안을 다 실을 수 

있는 건 아니고 한번 편집을 하니까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읽어보고 교정하고 이렇게 틀린 

거 그런 거 보다 보니까 늦어졌지, 다른 이유는 없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2) 운영위원회 관계자의 주장58)

박OO은 대전시립미술관에서 개최된 사진 페스티벌 관련 자료가 지나치게 방대했기 

때문에 참고인 박OO이 위 데이터를 별책으로 분리하여 발간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고 

진술하였다.

(3) 도록제작업체 관계자의 주장59)

도록제작업체인 사진기획전문회사 디투씨의 대표인 OOO는 위 도록 제작 과정에서 

56) 참고인 이OO에 대한 2018. 2. 28.자 전화면담결과보고

57) 참고인 김OO에 대한 2018. 1. 29.자 진술조서 및 대전광역시립미술관장 작성의 2018. 2. 6.자 공

문, 참고인 OOO에 대한 2018. 2. 23.자 녹취록

58) 참고인 박OO에 대한 2018. 2. 14.자 전화면담결과보고

59) 참고인 OOO에 대한 2018. 2. 7.자 전화면담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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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위, 문체부, 국정원 등 관련자에게 압박을 받은 바는 전혀 없고, 운영위원회에서 위 

업체에 도록 제작을 주문할 때부터 콜로키움 학술행사 데이터는 별책 발간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위와 같이 별책 발간하기로 결정된 것은 대전시립미술관에서 개

최된 사진 페스티벌 관련 자료가 지나치게 방대했기 때문으로 이해한다는 취지로 진술

하였다.

제4절 조사 결과

1. 진상규명 사실 

가. 정치권력자 대상 풍자행위 수사･조치에 관한 점

(1) 정치권력자 대상 풍자행위에 대한 ‘차별대우’

본건에서 신청인은 신청인의 행위 태양이 경범죄처벌법위반죄, 건조물침입죄 등의 구

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수사･기소되었다. 그런데 청와대 및 수사기관 등 국가기관

은 위와 같은 범죄 행위 자체보다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도 않는 신청인의 ‘정치

권력자 대상 풍자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여타 경범죄처벌법위반죄 등의 경우와는 달리 

광범위하고 집요한 수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즉, ‘정치권력자 대상 풍자행위’에 대해 차

별대우가 이루어진 것이다. 국가기관은 이를 통해 ‘정치권력자 대상 풍자행위’를 내용으

로 하는 예술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려고(Chiling Effect) 시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청와대의 박근혜 대통령 대상 풍자행위에 대한 차별대우

민정수석 故 김영한 업무수첩 및 실수비 결과에 따르면, 신청인이 박근혜 대통령 대상 

풍자행위를 할 무렵인 2014. 11. 1. ~ 2016. 2. 10., 비서실장이었던 김기춘 및 이병기

는 대통령 대상 풍자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실수비에서 경범죄처벌법 위반행위에 대한 법

정형 상향 개정, 유치 활용안 등을 논의하고, 대통령 대상 풍자행위를 한 자를 색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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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 처벌할 것을 민정수석60) 및 교문수석에게 지시하였음이 확인된다. 

즉, 그 무렵 청와대에는 박근혜 대통령 대상 풍자행위를 강력하게 수사･조치하여야 한

다는 기조가 형성되어 있었으며, 비서실장은 민정수석과 교문수석에게 박근혜 대통령 대

상 풍자행위에 대해 강력한 수사･조치를 지시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청

와대는 신청인에 관한 2017도50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보수단체인 ‘엄마부대’가 신청인

을 모욕죄로 고발하였다는 내용까지 보고받았다. 

비서실장 이병기 역시 재임기간 동안 수차례 ‘박근혜 대통령 대상 풍자행위’에 대한 색

출처벌을 지시하였는데, 우리나라 형법에는 ‘국가원수 대상 풍자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행위를 처벌하려는 목적으로 경범죄

처벌법위반죄, 건조물침입죄, 재물손괴죄, 명예훼손죄 등 다양한 형법조문의 활용이 검

토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경범죄처벌법위반죄, 건조물침입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위반죄 등은 청

와대에 지속적으로 보고되거나 강력하게 수사･조치하라는 청와대의 지시가 있을 정도로 

중하지 않은 범죄임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청와대의 수사･조치 지시는 ‘정치권력자 대

상 풍자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예술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려는(Chiling Effect) 시도

에서 이루어진 차별적 대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경찰･국가정보원의 대통령 박근혜 대상 풍자행위에 대한 차별대우

(가) 대통령 박근혜 대상 풍자행위에 대한 지침

관련 경찰청 지침 및 관련 기사, 공문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전단지 살포등 

행위자 발견시 대응요령’ 및 ‘VIP(박근혜 대통령) 등 비방 전단지 배포 사건 파악 지시’ 

문건을 일선 경찰서로 하달한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위 문건은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작성된 자료’라는 취지로 주

장하나, ① 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은 2015. 3. 13. 위 문건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다가 

2015. 3. 16.에 이르러서야 위 문건의 존재를 인정한 점, ② 위 문건은 전단지 살포 행위 

중 ‘VIP･정부 등을 비난･회화’하는 내용의 전단지 살포 등 행위를 특정하여 대응요령을 

기재하고 있는데, 경범죄처벌법위반죄, 건조물침입죄,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 중에는 

60) 민정수석비서관 밑에 민정비서관, 반부패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법무비서관을 두고, 국정관련 여

론 수렴, 고위공직자 복무동향 점검 등 공직기강, 부패근절, 국민권익 증진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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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 내용에 대한 판단은 포함되지 않는 점, ③ 대응의 객체로 ‘VIP･정부 등을 비난･회

화’하는 표현행위를 설정하고, 위 표현행위의 유형을 제시한 후, 각 표현행위에 적용될 

수 있는 처벌법규를 검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서울지방경찰청은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도 않는 ‘대통령 박근혜 대상 풍자행위’에 대한 차별대우를 통해 ‘VIP･

정부 등을 비난･회화’하는 예술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기 위해 위와 같은 지침을 작성･

하달한 것으로 보인다.

(나) 적용 죄명 변경 시도에 관한 점

신청인은 처음에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기 시작했는데, 몇 시간 지난 뒤 

건조물침입죄가 문제되기 시작했다고 진술하였으나, 2017도50 증거기록에 나타난 신

청인, 경찰 OOO, OOO의 진술에 의하면 경찰은 신청인과 OOO을 현행범 체포할 당시 

건조물침입죄에 관한 점을 고지한 것으로 판단된다.

민정수석 故 김영한 업무수첩에 따르더라도 前 비서실장 김기춘에게 신청인의 행위

에 관하여 건조물침입죄의 적용이 검토되고 있다는 보고가 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

고, 오히려 본건에 관해 경범죄처벌법으로 즉결 처리할 것이 검토되었던 것으로 판단된

다. 그렇다면 신청인에게 적용된 죄명이 소위 ‘윗선’의 지시에 의해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박근혜 대통령 대상 풍자행위 조직사건화 시도

신청인은 경찰과 검찰에서 박근혜 대통령 대상 풍자행위를 조직적 사건으로 규율하려

고 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신청인의 그림이 배포된 경우, 경찰은 정범을 특정하여 처벌하기보다는 신청인을 교사

범 및 방조범 등으로 조사하였고, 박근혜 대통령 대상 각종 풍자행위가 이루어질 때마다 

그림의 제작자인 신청인이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신청인이 단체를 조직하여 특정 목적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대상 각종 풍

자행위를 하였다는 식으로 신청인을 기소하지도 않았다.

그렇다면 수사기관이 신청인의 박근혜 대통령 대상 풍자행위를 조직사건화하였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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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박근혜 대통령 대상 풍자행위 범죄화

신청인에 대한 2017도50 증거기록 중 서울마포경찰서 형사과 강력1팀 경사 OOO 작

성의 2014. 10. 24.자 통신자료제공요청 문건에 ‘요청사유’로 범죄명이 아니라 표현의 

내용인 ‘대통령 비방’ 유인물 살포 관련 용의자를 특정하려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보아, 경찰은 ‘국가원수비방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국가원수를 비방하는 행위’ 자체

를 범죄로 규정하고 수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신청인에 대한 과도한 내사

신청인은 2012 ~ 2016년까지 경찰 정보과 형사들이 본인에 대해 과도한 내사를 하였

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관해 신청인을 내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찰 이OO은 본인은 상

부의 지시로 신청인을 내사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하였다. 그러나 이에 관한 관련 동영상

과 동영상에 관한 게시글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경찰은 신청인을 상당기간 내사

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신청인에 대하여는 구 경범죄처벌법위반죄, 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위반죄, 건조물침입죄의 정범, 교사범, 또는 방조범 등 비교적 가벼운 범죄가 

문제되었을 뿐인데, 위와 같이 경미한 범죄에 대해 위와 같이 장기간 내사를 하는 것은 일

반적이지 않다. 그렇다면 신청인은 ‘박근혜 대통령 대상 풍자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로부터 지나치게 긴 기간 동안 내사를 받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다만 OOO가 신청

인에게 소개시켜준 국정원 직원은 본건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된다.

(바) 소결

그렇다면 경찰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도 않는 ‘대통령 박근혜 대상 풍자행위’

에 대한 차별대우를 통해 ‘VIP･정부 등을 비난･회화’하는 예술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

기 위해 위와 같은 처분･수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

(4) 검찰의 前 대통령 박근혜 대상 풍자행위에 대한 차별대우

관련 판결문에 따르면 신청인은 [표-3]과 같은 정치권력자 대상 풍자행위 16개의 공소

사실에 관하여 기소되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13개의 공소사실에서 

선고유예 또는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신청인이 선고유예 또는 유죄를 선고받은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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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전부 구 경범죄처벌법위반죄, 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죄, 건조물침입죄의 정범, 

교사범, 또는 방조범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5. 3. 12. 작성된 수사보고(전국 유사 사건 현황표 첨부)에

서 위 문건의 제목은 ‘전국 유사 사건 현황표’ 첨부임에도 불구하고, 위 문건은 건조물침

입죄, 경범죄처벌법위반죄 등의 사건 현황을 파악한 것이 아니라, ‘前 대통령 박근혜를 

비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유인물 배포 사건 현황을 파악한 것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5. 3. 18. 작성된 수사보고(유사사건 압수･수색･검증

영장 등 발부 사례 첨부)에서 ‘전국 청에서 수사 중인 본건과 유사한 대통령 비방 유인물 

배포 사건’과 관련하여, 이에 관여한 OOO(2회), OOO(2회), OOO, OOO, 성명불상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등 발부 사례 총 7건을 파악하여 보고하였는데, 위 문건에도 

‘대통령 비방 유인물 배포 사건’이 ‘유사사건’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위 

수사보고 중 前 대통령 박근혜 대상 풍자행위를 했던 박성수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에

서 전주지방검찰청은 ‘사안의 중대성’은 범죄 자체의 경중을 내용으로 하는 것임에도, 이

에 대해 ‘피의자가 명예훼손의 대상으로 삼은 피해자가 국가의 통치자이기 때문에 사안

이 매우 중대하다’고 기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신청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2224 형사재판 제1심이 불구속 상태로 진

행되던 중 형사재판 계속 중이라는 사유로 2015. 12. 4. ~ 2016. 6. 2. 약 6개월간 출국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처분을 받았고, 2015. 12. 17. 미국으로 출국하기 위해 인천공항

에 가서야 위와 같은 처분 사실을 알게 되었다. 법무부 출입국심사과는 2015. 12. 8. 출

국금지처분에 대한 통지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신청인은 위 통지를 수령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출입국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지침은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출국을 금지할 수 있으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도피 가

능성이 충분한지 여부 등을 신중하게 판단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는 취

지로 규정되어 있다. 

신청인은 미국영주권자이며, 미국에 아내가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① 신청인의 범죄

혐의는 전부 경범죄처벌법위반죄, 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죄, 건조물침입죄의 정

범, 교사범, 또는 방조범 등 비교적 중한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웠던 점61), ② 신청인은 유

61) 참고로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1조의3 제1항 제1호는 1천만 원 이상의 

벌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에 한하여 출국금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신청인은 최종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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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 행위로 기소된 2014도10183 및 2013도15474 형사재판에서 해외도피를 시도한 

정황이 없었던 점, ③ 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2헌바302 결정은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법을 합헌으로 판단하며, 그 근거 중 하나로 형사재판 중 출국금지는 매우 제한적

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들고 있는 점, ④ 신청인은 자신의 행위를 처음부터 전부 인

정하였던 점, 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16. 1. 18. 국외여행허가를 해준 점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면 신청인이 해외 도피할 가능성이 충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검찰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도 않는 ‘前 대통령 박근혜 대상 풍자행

위’에 대한 차별대우를 통해 ‘VIP･정부 등을 비난･회화’하는 예술표현의 자유를 위축시

키기 위해 위와 같은 수사･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나. 사진 페스티벌에 관한 점

(1)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등재

신청인의 이름은 문체부 예술정책과에서 2015. 5. 11. 작성된 ‘문화예술분야 지원사

업 관련 현안’(제16, 17쪽) 및 ‘‘Oh & Kim’ 블랙리스트 명단’에 기재되어 있다. 

‘문화예술분야 지원사업 관련 현안’ 문건은 정치적 견해가 다르거나 정부를 비판하는 

문화예술인･단체에 대한 지원배제조치 현황, 데이터베이스 관리 현황, 지원배제조치 계

획, 지원배제조치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문체부에서 정치적 

견해가 다르거나 정부를 비판한다는 이유 등으로 문화예술인･단체에게 차별대우를 하기 

위해 작성하고 관리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문건에 해당한다. ‘‘Oh & Kim’ 블랙리스

트 명단’에도 ‘문화예술분야 지원사업 관련 현안’ 문건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신청인의 그림 일부를 가리고 전시하게 된 점

신청인, 참고인 김소영, 참고인 박OO, 참고인 이OO, 참고인 OOO 등의 진술 취지에 

의하면, 신청인은 소셜아트전에 작품을 전시할 2013. 12. 5. 무렵 본인의 작품 일부를 가

릴 의도가 없었으나, 참고인 김OO가 ‘수위조절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암묵적 또는 직접

적 지시를 하였고, 위 지시를 받은 OOO이 신청인에게 요청하여 소셜아트전 디스플레이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얼굴 부분에 A4용지를 붙여 가리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로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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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형식으로 제작된 작품 앞에 붙은 소셜아트전 리플렛은 박근혜 대통령의 얼굴을 가린 

방식이 다른 작품들과 다르고, 리플렛이 사진마다 다른 위치에 붙어 있으며, 신청인이 디

스플레이 과정에서 찍은 사진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신청인이 붙였다고 보

기는 어려우며, 대전시립미술관의 개입가능성이 있다.

OOO은 자신이 신청인에게 ‘수위 조절’을 요청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

시 소셜아트전 담당자가 김OO와 OOO 2명뿐이었는데, 신청인이 ‘여성 큐레이터’에게 

요청을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OOO의 위와 같은 주장은 믿기 어렵다.

대전시립미술관 학예실장이었던 김OO는 ‘수위 조절’을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김OO를 제외한 나머지 참고인들의 진술이 부합하는 점, 김OO는 ‘박

근혜 대통령의 얼굴이 포함된’ 신청인의 작품에 대해 부담감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학예연구사인 OOO은 독단적으로 위와 같은 지시를 할 수 없는 직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

이는 점, 김OO가 소셜아트전의 책임자였던 점을 고려하면 신청인의 작품 일부가 도무지 

의도적이라고 볼 수 없는 수준으로 가려져 있는 전시상황을 보고도 ‘이런 전시방향도 나

쁘지 않다’는 생각을 하였을 뿐이라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면 김OO의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

다만, 당시 아르코미술관 관장이었던 이OO은 본건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있다가, 소

셜아트전 개최 전날인 2013. 12. 5.에서야 운영위원장인 박OO으로부터 ‘대전시립미술

관 학예실장인 김OO가 위와 같은 지시를 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고, 이와 배치되

는 진술 및 증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예술위가 김OO에게 위와 같은 지시를 하라고 외

압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김소영은 본건에 관해 정보보고 또는 실수비 논의가 이루어진 2014. 1.경62)에서야 당

시 청와대 문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었던 A에게 본건에 관하여 파악해보라는 지시를 

하였고, A은 문체부 시각예술디자인과의 과장인 서OO에게 ‘신청인의 작품이 사진 페스

티벌에 전시되어 있으니 이에 대한 사실을 확인해보라’는 취지의 전화를 한 것으로 확인

된다. 위와 같은 지시를 받고 서OO은 같은 날 문체부 시각예술디자인과의 담당 사무관

인 이OO, 주무관인 OOO에게 위 지시를 전달하면서 OOO에게 대전시립미술관에 방문

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해보라고 지시하였다. 박OO은 A의 전화가 온 당일 오후에 

대전시립미술관을 방문하여 김OO와 함께 신청인의 작품이 어떤 방식으로 전시되어 있

는지 확인한 후 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였다. 서OO은 주무관인 OOO로부

62) 서OO, 이OO, 박OO 모두 정확한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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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A4용지 1쪽 분량으로 본건에 대한 보고를 받았는데, 당시 이미 신청인의 작품은 박근

혜 대통령의 얼굴 부분이 A4 용지로 가려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후속조치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었고, 이에 관해 A에게 전화로 보고하였다. 

본 건에 관해 정보보고 또는 실수비 논의가 이루어진 날짜인 2014. 1.경은 본건이 문

제되어 기사가 작성된 시기인 2014. 1. 8. ~ 10.와 부합한다. 청와대 문체비서관실에서

는 그 전까지는 본건에 대해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문체부 시각예술디자인과에 사실 확

인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문체부 시각예술디자인과 역시 본건에 대해 파악하고 

있지 못하였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뒤 곧바로 대전시립미술관을 

방문하여 사실확인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청와대와 문체부에서 김OO에게 ‘수

위조절’을 지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체부 시각예술디자인과는 이후 사진

페스티벌에 참여하는 미술관에 대한 현장점검을 대대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는 이례적인 일로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풍자작품” 등 문제의 소지가 될 작품이 추가

적으로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와대 역시 2014. 1.경 대전시립미술관 학예실장인 김OO 등에게 전화를 걸어 

사진 페스티벌에서 전시된 이하 작가의 작품 크기, 전시공간 면적, 작품의 내용 등 구체

적인 정보를 문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소셜아트전은 2013. 12. 6. 개최되었는데, 소셜아트전 디스플레이가 완료된 

2013. 12. 5.경부터 前 대통령 박근혜의 얼굴이 가려진 채로 신청인의 작품이 전시되었

다. 2014. 1. 8. ~ 10.경 이점을 문제 삼는 언론보도가 이루어졌고, 위와 같은 신청인의 

작품이 전시된다는 사실을 청와대･문체부가 인지한 것은 2014. 1.경이므로 청와대･문

체부가 신청인의 작품 중 前 대통령 박근혜의 얼굴을 가리라고 지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3) 콜로키움 학술행사 데이터가 사진 페스티벌 도록의 별책으로 분리되어 제작된 점

참고인 김OO는 이에 관해 예술위가 당시 기획사였던 사진기획전문회사 디투씨에 연

락을 해서 콜로키움 학술행사 데이터를 사진 페스티벌 도록 안에 넣지 말고 별책으로 분

리하여 제작하라는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참고인 박

OO, 디투씨의 대표 박OO, OOO 등은 대전시립미술관에서 개최된 사진 페스티벌 관련 

자료가 지나치게 방대했기 때문에 콜로키움 학술행사 데이터가 별책 발간된 것이라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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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 진술하였으므로, 참고인 김OO의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콜로키움 학술행사 데이터가 사진 페스티벌 도록의 별책으로 분리되어 제작

된 사실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이에는 연관성을 찾을 수 없다.

2.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과 쟁점

가. 신청인의 그림을 사진 페스티벌 도록에서 제외하라는 압박이 가해진 점

신청인 및 참고인 이OO은 신청인의 작품을 도록에서 빼달라는 연락이 있었다는 취지

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참고인 김OO, 이OO, 서OO, OOO 등은 위와 같은 연락이 없었

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당시 문체부 시각예술디자인과 과장이었던 서OO과 예술위 이

OO은 본건에 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한 바 없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당시 문체부 시각

예술디자인과 사무관이었던 이OO는 당시 위와 같은 내용이 이야기된 것으로 기억된다

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그 외에 본건에 관한 다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문체부 또는 예술위가 사진페스티벌 조직위의 위원장인 박OO 등에게 신청인

의 그림을 도록에서 제외하라고 압박한 의혹이 있으나, 위 의혹은 증거가 부족하고 진술

이 엇갈리는 관계로 진상규명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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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미술인 양희성의 블랙리스트 적용 사건

1. 의결주문

사건번호 2017특13[미술인 양희성의 블랙리스트 적용 사건]에 대한 별지 ‘진상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한다.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가. 신청 취지

신청인 양희성은 2013. 6.경 서울민족미술인협회에서 민중예술 활동을 시작했고 청

소년 단체인 ‘민주사회를위한청소년회의’에서 역사 고문으로 활동했는데 이일로 2013. 

9. 교육부의 사찰을 받았다. 2014. 10. 군대에 입대 후 신청인의 성정체성과 사회활동 경

력이 복무하던 부대의 상급자에게 알려졌는데, 신청인은 이를 ‘민주사회를위한청소년회

의’ 활동으로 사찰을 받고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어 일어났다고 추정하며, 이에 대한 진상

을 규명하여 달라는 취지로 위원회에 진상규명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진상규명한 사실의 요지

(1) ‘박원순 후보지지 선언 1,608인’에 포함된 신청인은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것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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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미술인 양희성의 블랙리스트 적용 사건]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사   건] 2017특13, 미술인 양희성의 블랙리스트 적용 사건

[신청인] 양희성

제1절 조사 개요

1. 신청 취지

신청인 양희성은 2013. 6.경 서울민족미술인협회에서 민중예술 활동을 시작했고 청

소년 단체인 ‘민주사회를위한청소년회의’(이하 민청)에서 역사 고문으로 활동했는데 이

일로 2013. 9. 교육부의 사찰을 받았다. 2014. 10. 군대에 입대 후 신청인의 성정체성과 

사회활동 경력이 복무하던 부대의 상급자에게 알려졌는데 신청인은 이를 민청 활동으로 

사찰을 받고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어 일어났다고 추정하며, 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여 

달라는 취지로 위원회에 진상규명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조사개시의 근거와 목적

가. 조사개시의 근거

위 사건에 대해 ｢15차 전원위원회｣(2017. 11. 17.)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

사를 위한 조사세칙｣ 제21조(조사개시결정 등) 제2항 2호(조사개시)에 따라, 조사개시

를 결정하였다.

나. 조사 목적

① 신청인이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이유 및 경위 ② 신청인에 대한 국가기관의 사찰 여

부 ③ 블랙리스트를 이용한 차별 및 피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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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조사 경과

1. 문건 등 자료조사

가. 입수 자료

아래와 같이 사건 관련 자료를 입수하여 검토하였다.

[표-1] 검토 자료 목록 

연번 서명 진술자, 작성자 등 입수일

1 선언 관련 9,473명 명단 오OO 2018. 1. 31.

2 사단법인 민족미술인협회 정관 및 협회 개요 사단법인 민족미술인협회 2018. 3. 26.

3
前 정부, 특정 문예인 지원배제 소위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적폐청산 T/F
2018. 3. 26.

4
2013. 3. 15.자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 정비
국정원 2018. 3. 26.

5
대법원 2018도2236 재판기록 중 오OO에 대한 

2016. 12. 27.자 제2회 진술조서 일부
오OO 2018. 3. 26.

6
대법원 2018도2236 재판기록 중 김OO에 대한 

2016. 12. 19.자 진술조서 일부
김OO 2018. 3. 26.

7
대법원 2018도2236 재판기록 중 오OO에 대한 

2017. 4. 12.자 녹취서 일부
오OO 2018. 3. 26.

8 박원순 후보지지 선언 예술인 명단 한국일보 2018. 3. 26.

나. 신청인 임의 제출 자료

아래와 같이 신청인의 임의제출 자료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표-2] 신청인 제출 자료 목록 

연번 기록명 제출자 입수일 비고

1 뷰스앤_블랙리스트명단 양희성 2017. 10. 22.

2
오마이뉴스_서울교육청, 국정원 대선개입 

시국선언 중고생 사찰 논란
양희성 위 같음

3
오마이뉴스_입대하자마자 “너 

성소수자라며”… 나는 사찰 당했다
양희성 위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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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인 조사 

아래와 같이 신청인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표-3] 대인 조사 목록 

연번 대상자 관계 조사 형태 일자

1 양희성 신청인
진술조서 2017. 11. 15.

조사보고 2018. 3. 14.

2 오OO 문체부 예술정책과 사무관(서기관) 진술조서 2018. 2. 7.

제3절 조사 내용

1. 기초 사실

가. 사단법인 민족미술인협회

사단법인 민족미술인협회(이하 민미협1))는 “민족문화와 민족미술의 발전을 지향하는 

미술인들의 상호연대와 공동실천을 통하여 한국예술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민족문

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2)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현실과 발언, 임술년, 두렁, 서울미술공동체 회원을 포함한 120여명의 미술가들은 

1985. 11. 22. 여의도 여성백인회관에서 모여 민미협을 창립하였다. 민미협은 기관지 

『민족미술』을 창간하여 민중미술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한편, 전문 전시공간 ‘그림마당･

민’을 개관(1986.)하여 이후 민중미술의 전시, 집회,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였다. 

또, 민미협은 1987. 고(故) 박종철군 추모 ‘반 고문전’을 열어 인권회복과 고문근절을 

국민들에게 호소하였고, 서울올림픽미술제 운영에 대한 비판활동을 하였다. 이후 전시

회와 민족미술대토론회, 시민미술학교, 노동운동연대지원 활동 등을 통해 대중과의 결

합을 모색하였다. 

1) 민미협 홈페이지 협회개요(http://www.minart.org/new/sub1_01.html)

2) 민미협 정관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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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광주전남미술인공동체를 필두로 충북, 대구, 제주, 인천 등지에서 지역 민

족미술협의회가 결성됨에 따라 서울 중앙 중심의 민미협은 1995. 1. 해체되고, 지역연합 

성격을 지닌 ‘전국민족미술인연합’으로 재편되었다.

나.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

1) ‘선언 관련 9,473명 명단’ 문건

[그림-1] ‘선언 관련 9,473명 명단’ 박원순 후보 지지 선언 명단 

위 문건은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선언 문화예술인 594인’, ‘세월호 시국선언 

문학인 754인’,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 6,517인(문화예술인 4,110인, 경남 문화예술인 

869인, 전북 문화예술인 115인, 부산 문화예술인 423인, 서울연극협회 1,000인)’, ‘박

원순 후보 지지 선언 1,608인(문화예술인 909인, 문화예술인 71인, 여성 문화예술계 

628인)’ 총 9,473명에 대한 언론보도, 블로그 포스팅을 스크랩한 목록이다. 위 문건 중 

‘박원순 후보 지지 선언(문화예술인 909인)’ 명단에서 신청인의 이름이 확인되며, 위 문

건에는 민미협 서울지부 소속 “미술계 김운성 작가 등 150여 명”이 박원순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에 동참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 문건 표지의 표를 작성하고, 관련 기사를 스크립한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

체부’) 예술정책과 오OO 서기관이다. 오OO은 대법원 2018도2236 재판기록에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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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건의 작성 경위에 대하여, “2015. 5.경3) 당시 김OO 청와대 행정관이 저에게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 세월호 시국 선언,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 박원순 후보 지지 

선언 등 카테고리를 지정해서 알려주며, 인터넷에서 이 사람들 명단을 확인해서 장관한

테 보고하고 교문수석실로 보내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통해 확인했더니 이 표

에 있는 것처럼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 594인, 세월호 시국선언 754인, 문재

인 후보 지지 선언 6,517인, 박원순 후보 지지 선언 1,608인 등 총 9,473인으로 확인이 

되어 이 표로 작성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4)

한편 문체부 예술정책관 김OO은 대법원 2018도2236 재판기록에서 본 문건에 대하

여, 2015년 5월 경 김OO이 오OO에게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 세월호 시국 

선언,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 박원순 후보 지지 선언 관련 문화예술인 명단을 뽑아서 장

관에게 보고하고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이하 ‘교문수석실’)로 보내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오OO에게 위 문건을 작성하게 하여 참고인 본인이 김종덕에게 이를 보고한 뒤 오

OO을 통해 교문수석실로 보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5)

즉, 오OO은 김OO으로부터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 세월호 시국 선언,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 박원순 후보 지지 선언’ 등 정부 비판적 활동을 한 문화예술계 인

사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위 문건을 작성한 후 문체부 예술정책관 

김OO에게 보고하였다. 김OO은 위 문건을 직접 문체부 장관 김종덕에게 보고하였고, 

오OO으로 하여금 청와대 교문수석실 행정관인 김OO에게 이메일로 전달하게 하였다.6)

이후 청와대는 문체부에 위 문건을 ‘지원배제명단’으로 활용하라고 지속적으로 지시

하였고, 이에 따라 실제 위 문건이 활용되기도 하였으나, 워낙 명단이 방대하여 지원배제

에 많이 활용되지는 않았다.7)

위 리스트의 존재를 알게 된 한국일보는 2016. 10. 12. 보도에서, 2015. 5. 1.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에 서명한 문화인 594명, 2014. 6. ‘세월호 시국선언’에 참

여한 문학인 754명, 2012.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에 참여한 예술인 

3) 단, ｢문화예술분야 지원사업 관련 현안｣(ʼ15. 5. 11.) 문건에서 ‘ʼ15.4월 현재 9,473건’이라는 표현

이 확인되며, 공판에서 오OO이 9,473명의 확인 시기가 4월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여(공판

기록 1412), 9,473명에 대한 최초 파악시기가 5월이 아닌 4월일 가능성이 있다.

4) 대법원 2018도2236 재판기록 중 오OO에 대한 2016. 12. 27.자 제2회 진술조서(4973~4974쪽)

5) 대법원 2018도2236 재판기록 중 김OO에 대한 2016. 12. 19.자 진술조서(1313쪽)

6) 대법원 2018도2236 재판기록 중 오OO에 대한 2016. 12. 27.자 제2회 진술조서(4973~4974쪽)

7) 대법원 2018도2236 재판기록 중 오OO에 대한 2017. 4. 21.자 녹취서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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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7명, 2014.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원순 후보 지지 선언’ 에 참여한 1,608명 등 총 

9,473명의 예술인에 대하여 청와대가 검열 용도의 명단을 작성해 문체부로 내려보냈다

는 취지로 보도하였다(보도된 내용과 실제 문건 내용은 일부 차이가 있다.).8) 

2) 문체부 예술정책과가 2015. 5. 11. 작성한 ｢문화예술분야 지원사업 관련 현안｣

[그림-2] 문예6-6_문화예술분야 지원사업 관련 현안(대외비1-2)

오OO은 위원회 조사에서 위 문건은 본인이 2015. 5. 11. 작성한 것이며, 과장, 국장, 

장･차관, 청와대까지 보고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9) 위 문건에는 소위 ‘좌성향’ 문

화예술계 인사･단체에 대한 주요 조치10) 실적, 주요 조치에 대한 평가, 블랙리스트 적용 

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검토의견, 향후 조치방안, 추진일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위 문

건의 제1쪽에서 ‘주요 조치 실적’으로 ‘문학, 연극 등 주요분야 단체 및 개인 자료 관리(ʼ

15.4월 현재 9,473건)’를 내세우고 있는데, 분류항목 중 하나인 ‘박원순 지지선언’ 참여

자로서 신청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음은 1)항에서 살펴본바와 같다.

8) “세월호 선언 등 9473명, 문화계 블랙리스트 확인”, <한국일보>, 2016/10/12 04:40, 

http://www.hankookilbo.com/v/0abb634242a64afca79799b09f8564f4

9) 오OO에 대한 2018. 2. 7.자 진술조서 제21쪽, 이OO에 대한 2018. 2. 1.자 진술조서 17쪽

10) 배제 조치, 데이터베이스 관리, 사업구조조정 및 개선, 일부 사업 양해조치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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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1-7_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 정비

[그림-3] 좌파 문화예술계 주요 현황

위 문건은 국정원에서 작성하여 2013. 3. 15. 대통령인 박근혜에게 보고하고, 비서실

장 허태열, 민정･정무･교문수석에 전달한 것이다.11) 위 문건에는 “문화예술계 좌파(左

派)들은 편중지원과 내부 결속력을 토대로 헤게모니를 장악”했다는 내용과 함께, <붙임> 

“左派 문화예술계 주요 현황”표 중 “민예총”의 “조직 현황 및 주요동향”에서 민예총이 민

미협(미술), 민음협(음악), 민극협(연극) 등 10개 단체, 문화예술 종사자 3만 5,000명으

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다.

4) 국정원 ‘문예계내 左성향 세력 현황 및 고려사항’ 보고서

[그림-4] 주요 좌 성향 문화예술단체 현황

11) 2018. 1. 4.자 국정원 ‘업무협조 요청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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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은 2014. 3. 19. 위 보고서를 통해 대표자 경력활동(정부비판 작품저술･시국선

언･야권 인사지지 등) 등에 따라 소위 ‘문화예술계 주요 左성향 문제 단체 15개, 인물 249

명’을 열거･제시하며, 이들에 대한 ‘근절 미흡 원인’을 분석하고, 문예기금 선정기관에 좌

성향 인물 배제, 정부 보조금 지원중단을 통한 자금줄 차단 등 ‘대응 전략’을 제시함으로

써 향후 문체부 등을 통해 실행된 특정 문화예술인 지원배제의 기준점을 제시하였다.12) 

위 문건의 문화예술계 주요 左성향 문제 단체 15개 중 하나로 민미협이 등재되어 있다. 

2. 조사 내용

가. 신청인이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이유 및 경위

신청인은 2016. 10.경 한국일보 보도를 보고 본인이 블랙리스트 명단에 등재되어 있

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였다.13) 이는 2016. 10. 12. 한국일보에서 보도한 ‘박원순 

후보지지 선언 예술인 명단’(이하 ‘박원순 지지 명단’)으로 이 박원순 지지 명단에 신청인

의 성명이 기재된 것을 확인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선언 관련 9,473명 명단’에 ‘박원순 

후보 지지 선언 1,608인(문화예술인 909인, 문화예술인 71인, 여성 문화예술계 628인)’

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신청인은 박원순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으며, 신청인과 같이 민미협 서울

지부에서 함께 활동했던 김수정14), 심세연, 박지나도 박원순 지지 명단에 기재되었으나 

이 3명도 박원순 후보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15)

이에 ‘선언 관련 9,473명 명단’에 기재되어 있는 민미협 서울지부 김운성을 조사하였

다.16) 김운성은 2014. 박원순 지지 명단에 참여할 문화예술인들을 급하게 모집하게 되

어 본인이 연락처를 알고 있던 민미협 서울지부 회원(신청인 양희성 포함) 등 문화예술인

들에게 ‘박원순 지지 선언에 참가할 생각이 없으면 연락 달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

12) 국정원 적폐청산 T/F 작성의 ‘前 정부, 특정 문예인 지원배제 소위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

(2017. 10. 30.)

13) 신청인 양희성 진술조서(2017. 11. 15.)

14) 김수정은 우리 위원회 신청인(2017특14) 으로 김수정도 박원순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15) 신청인 양희성 조사보고(2018. 3. 14.)

16) ‘선언 관련 9,473명 명단’에 “미술계 김운성 작가 등 150여 명”이 박원순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에 

동참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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냈는데 회신이 오지 않아 문자메시지를 보낸 문화예술인 명단 전부를 박원순 지지 명단

에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17)

나. 신청인에 대한 국가기관의 사찰 여부

신청인은 2013. 9. 민청의 활동을 교육부에서 사찰하였다고 신청서에 기술하였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언론 보도를 참조하였다. 신청인이 역사 고문으로 활동한 민청이 

2013. 9. 14. 출범 기자회견을 하였는데 이때 서울시교육청 직원들이 이 기자회견의 동

향을 파악하고 언론에 보도된 학생들의 인터뷰 내용을 수집해 당시 서울시교육감 문용린

에게 보고 하였다고 보도하였다.18) 

신청인이 역사 고문으로 활동한 민청은 블랙리스트와 관계가 없으며, 민청은 문화예술

과는 관련이 없는 청소년 단체이다. 

다. 블랙리스트를 이용한 차별 및 피해 여부

신청인은 2014, 10. 입대한 군 부대에 신청인의 성정체성과 사회활동이 공개되었는

데, 신청인이 블랙리스트에 등재되고 민청 활동을 했기 때문인 것 같다고 주장하였다. 성

정체성과 사회활동이 공개된 신청인은 군대 복무 중 지속적으로 감시 받고 관리 대상이 

되는 등 군대 생활이 힘들었고 주장하였다.19) 그리고 신청인이 가명으로 진행한 인터뷰

가 2017. 5. 4. 오마이뉴스에 보도되었는데 신청인은 이 인터뷰에서 국방부에서 신청인

의 소속 부대에 보내온 신청인의 신상정보내역에 ʻ성소수자ʼ라는 기록이 있다는 것을 알

게 되었다고 한다.20)

신청인의 개인 신상정보가 군 부대에 공개되었지는 여부와 신청인의 군 부대에서의 피

해 여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방부와 신청인이 소속된 부대

의 관련자들을 조사해야 하지만, 우리 위원회가 국방부와 군부대를 조사할 권한이 없는 

이유로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17) 참고인 김OO 전화통화결과보고(2018. 3. 30.)

18) 서울시교육청 국정원 대선개입 시국선언 중고생 사찰 논란, 오마이뉴스, 2013. 10. 24. 

19) 신청인 양희성 진술조서(2017. 11. 15.)

20) 입대하자마자 “너 성소수자라며”… 나는 사찰 당했다, 오마이뉴스, 2017.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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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조사 결과

1. 진상규명 사실

청와대, 문체부는 정권에 비판적이거나 정치적 견해가 다른 문화예술인들을 감시 사찰 

차별 배제하기 위한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고 정부 지원사업 등에서 실제로 배제하여왔

다. 조사결과, 신청인이 자발적 의사로 박원순 지지 선언에 참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

되지만 ‘2014. 6. 3. 박원순 지지선언자 명단’ 역시 청와대, 문체부 등에서 차별 배제를 

위해 관리하여 온 블랙리스트에 해당한다. 신청인은 정권으로부터 부당하게 감시 사찰 

차별 배제의 대상자로 분류되어 관리되어왔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2.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 

가. 블랙리스트를 이용한 실제적 차별 및 피해 여부

신청인은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어 신청인의 성정체성과 사회활동이 입대했던 부대에 

공개되었고, 이로 인해 군대 생활 내내 지속적으로 감시 받고 관리 대상이 되는 등 군대 

생활이 힘들었다고 주장하였다. 

신청인이 군대에 입대 후 피해를 당한 사실과 신청인의 블랙리스트 등재와의 연관 관계

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방부와 신청인이 복무했던 부대의 관련

자들을 조사해야 하지만, 우리 위원회 조사권한의 한계로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3. 위원회 조사 활동의 한계

1) 조사권한의 한계

위원회는 특별법 등 법률에 따라 설치된 조직이 아니라 문체부 훈령(문화체육관광부훈

령 제320호, 2017. 7. 31.)에 근거한 자문위원회의 성격을 가진다. 정부 타 부처나 기타 

공적기관, 개인에 대한 강제조사권한이 없어 대상기관 및 대상자들의 자발적인 협조에 

근거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이 사건에서 신청인이 군대에 

입대 하여 받은 피해는 국방부와 군부대의 조사권한이 없어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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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등재로 인해 군복무 중에 피해를 입은 사실이 실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재발 방지를 위해 중요한 문제이므로 추후에라도 이 같은 사실이 실재했는지 밝혀

야 한다.

2) 조사활동 기간의 부족

위원회는 최초 6개월 및 3개월의 기한 연장 등 총 9개월간의 조사활동을 수행하였다. 

이 사건은 2017. 11. 17. 조사 개시되어 자료 및 진술인 조사 등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강제조사권이 없는 한계로 실제 조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기간 부족을 초래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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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미술가 김수정 블랙리스트 

등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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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미술가 김수정 블랙리스트 등재 사건

1. 의결주문

사건번호 2017특14[미술가 김수정 블랙리스트 등재 사건]에 대한 별지 ‘진상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한다.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가. 신청 취지

신청인 김수정(이하 ‘신청인’)은 2016. 10. 12. 기사를 통해 본인의 이름이 문화예술

계 블랙리스트(이하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후 신청인

은 본인의 동의 없이 개인의 신상을 사찰하여 블랙리스트에 등재한 사실 자체가 문제라

고 생각하여, 본인의 이름이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이유, 블랙리스트가 작성된 목적, 블랙

리스트를 작성한 자에 대해 규명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나. 진상규명한 사실의 요지

신청인은 ‘2014. 6. 3. 박원순 지지선언’ 참여자 명단에 있다는 이유로 ‘선언 관련 

9,473명 명단’, 문체부 ‘문화예술분야 지원사업 관련 현안’ 문건에 등재되어 있다. 당시 

미술계 인사의 ‘2014. 6. 3. 박원순 지지선언’을 주도한 민미협 서울지부 소속 김운성은 

신청인을 포함한 문화예술인들에게 “위 지지선언에 참여할 생각이 없으면 연락 달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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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의 문자를 보냈으며, 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회신을 한 기억이 없다. 김운성은 미회신

을 참가의사로 오해하여 신청인을 위 지지선언 참가자 명단에 기재하였다. 신청인이 자

발적 의사로 박원순 지지 선언에 참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되지만 ‘2014. 6. 3. 박원

순 지지선언자 명단’ 역시 청와대, 문체부 등에서 차별 배제를 위해 관리하여 온 블랙리

스트에 해당하며, 신청인은 정권으로부터 부당하게 감시･사찰･차별･배제의 대상자로 

분류되어 관리되어왔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붙임 : [미술가 김수정 블랙리스트 등재 사건]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사   건] 2017특14, 미술가 김수정 블랙리스트 등재 사건

[신청인] 김수정

제1절 사건 개요

1. 신청의 취지1)

신청인 김수정(이하 ‘신청인’)은 2016. 10. 12. 기사2)를 통해 본인의 이름이 문화예술

계 블랙리스트(이하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위 블랙리스

트에는 민족미술인협회 소속 작가들이 여럿 포함되어 있었고, 신청인 역시 2013년 여름

경부터 2014년 말 또는 2015년 초까지 민족미술인협회 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신청인

은 위 블랙리스트에 기재된 이름이 본인의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본인의 동의 없이 개인의 신상을 사찰하여 블랙리스트에 등재한 사실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여, 본인의 이름이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이유, 블랙리스트가 작

성된 목적,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자에 대해 규명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1) 신청인의 조사신청서 

2) [블랙리스트 명단]문화예술계 각계인사 총망라, <뷰스앤뉴스>, 2016.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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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개시의 근거 및 목적

가. 조사개시의 근거 

본건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

정(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320호)｣ 제3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를 위한 조

사세칙｣ 제21조 등에 근거하여 조사개시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2017. 11. 17. 제15차 전

원위원회에서 ‘조사개시결정’ 의결되었다.3) 

나. 조사의 목적

신청인이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었는지 여부, 블랙리스트가 작성된 목적, 블랙리스트 

작성 경위 및 관리 여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제2절 조사경과 

1. 문건 등 자료조사 

3) 제15차 전원위원회 의결서 

연번 서명 진술자, 작성자 등 입수일

1 선언 관련 9,473명 명단 오OO 2018. 1. 31.

2 사단법인 민족미술인협회 정관 및 협회 개요 사단법인 민족미술인협회 2018. 3. 26.

3
前 정부, 특정 문예인 지원배제 소위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적폐청산 T/F
2018. 3. 26.

4
2013. 3. 15.자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 

정비
국정원 2018. 3. 26.

5
대법원 2018도2236 재판기록 중 오OO에 대한 

2016. 12. 27.자 제2회 진술조서 일부
오OO 2018. 3. 26.

6
대법원 2018도2236 재판기록 중 김OO에 대한 

2016. 12. 19.자 진술조서 일부
김OO 2018. 3. 26.

7
대법원 2018도2236 재판기록 중 오OO에 대한 

2017. 4. 12.자 녹취서 일부
오OO 2018.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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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인 등 대인조사

연번 대상자 관계 제목

1 김수정 신청인 진술조서 (2017. 11. 9.)

2 이OO 문체부 예술정책과장 진술조서 (2018. 2. 1.)

3 오OO 문체부 예술정책과 사무관(서기관) 진술조서 (2018. 2. 7.)

4 양희성 동료작가 전화통화결과보고 (2018. 3. 14.)

제3절 조사 사항･내용

1. 사단법인 민족미술인협회(이하 ‘민미협’)4)

민미협은 “민족문화와 민족미술의 발전을 지향하는 미술인들의 상호연대와 공동실천

을 통하여 한국예술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민족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5)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현실과 발언>, <임술년>, <두렁>, <서울미술공동체> 회원을 포함한 120여명의 미술

가들은 1985년 11월 22일 여의도 여성백인회관에서 모여 민족미술협의회를 창립하였

다. 민족미술협의회는 ‘깡순이 작가 이은홍 구속사건’, ‘신촌벽화 및 정릉벽화 파괴사건’

에 대항하고 기관지 <민족미술>을 창간하여 민중미술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한편, 전문 

전시공간 ‘그림마당･민’을 개관(1986년)하여 이후 민중미술의 전시, 집회, 교육의 장으

로 활용함으로써 민중미술 진영의 저항 거점을 형성하였다. 

또, 민족미술협의회는 1987년 고(故) 박종철군 추모 <반 고문전>을 열어 인권회복과 

고문근절을 국민들에게 호소하였고, 서울올림픽미술제 운영에 대한 비판활동을 하였다. 

4) 민미협 홈페이지 협회개요(http://www.minart.org/new/sub1_01.html)

5) 민미협 정관 제3조

연번 서명 진술자, 작성자 등 입수일

8
[블랙리스트 명단]문화예술계 각계인사 총망라, 

<뷰스앤뉴스>, 2016. 10. 12.
뷰스앤뉴스 2018.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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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986년부터 1992년까지 이어진 <통일전>을 비롯한 <여성과 현실전>, <정치선전

전> 등의 전시회를 축으로 민족미술대토론회, 시민미술학교, 노동운동연대지원 활동 등

을 통해 대중과 결합을 모색했으며 그 속에서 수많은 성과들을 쌓아 나갔다. 

1990년대에는 광주전남미술인공동체를 필두로 충북, 대구, 제주, 인천 등지에서 지역 

민족미술협의회가 결성됨에 따라 서울 중심의 민족미술협의회가 1995. 1. 해체되고, 지

역연합 성격을 지닌 ‘전국민족미술인연합’으로 재편되었다.

2. 블랙리스트 등재 사실

가. ‘선언 관련 9,473명 명단’ 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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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문건은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선언 문화예술인 594인’, ‘세월호 시국선언 

문학인 754인’, ‘문재인 후보지지 선언 6,517인(문화예술인 4,110인, 경남 문화예술인 

869인, 전북 문화예술인 115인, 부산 문화예술인 423인, 서울연극협회 1,000인)’, ‘박

원순 후보 지지 선언 1,608인(문화예술인 909인, 문화예술인 71인, 여성 문화예술계 

628인)’ 총 9,473명에 대한 언론보도, 블로그 포스팅을 스크랩한 목록이다. 위 문건 중 

‘박원순 후보 지지 선언(문화예술인 909인)’ 명단에서 신청인의 이름이 확인되며, 위 문

건에는 민미협 서울지부 소속 “미술계 김운성 작가 등 150여 명”이 박원순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에 동참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 문건 표지의 표를 작성하고, 관련 기사를 스크랩한 자는 문체부 예술정책과 사무관 

오OO이다. 오OO은 대법원 2018도2236 재판기록에서 위 문건의 작성 경위에 대하여, 

“2015. 5.경6) 당시 김OO 청와대 행정관이 저에게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 

세월호 시국 선언,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 박원순 후보 지지 선언 등 카테고리를 지정해

서 알려주며, 인터넷에서 이 사람들 명단을 확인해서 장관한테 보고하고 교문수석실로 

보내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통해 확인했더니 이 표에 있는 것처럼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 594인, 세월호 시국선언 754인,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 6,517인, 

박원순 후보 지지 선언 1,608인 등 총 9,473인으로 확인이 되어 이 표로 작성했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7)

한편 문체부 예술정책관 김OO은 대법원 2018도2236 재판기록에서 본 문건에 대하

여, 2015년 5월 경 김OO이 오OO에게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 세월호 시국 

선언,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 박원순 후보 지지 선언 관련 문화예술인 명단을 뽑아서 장

관에게 보고하고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이하 ‘교문수석실’)로 보내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오OO에게 위 문건을 작성하게 하여 참고인 본인이 김종덕에게 이를 보고한 뒤 오

OO을 통해 교문수석실로 보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8)

즉, 오OO은 김OO으로부터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 세월호 시국 선언,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 박원순 후보 지지 선언’ 등 정부비판적 활동을 한 문화예술계 인

사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위 문건을 작성한 후 문체부 예술정책관 

6) 단, ̒문화예술분야 지원사업 관련 현안ʼ(ʼ15. 5. 11.) 문건에서 ‘ʼ15.4월 현재 9,473건’이라는 표현이 

확인되며, 공판에서 오OO이 9,473명의 확인 시기가 4월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여(공판기

록 제1412쪽), 9,473명에 대한 최초 파악시기가 5월이 아닌 4월일 가능성이 있다.

7) 대법원 2018도2236 재판기록 중 오OO에 대한 2016. 12. 27.자 제2회 진술조서(4973~4974쪽)

8) 대법원 2018도2236 재판기록 중 김OO에 대한 2016. 12. 19.자 진술조서(13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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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OO에게 보고하였다. 김OO은 위 문건을 직접 문체부 장관 김종덕에게 보고하였고, 

오OO으로 하여금 청와대 교문수석실 행정관인 김OO에게 이메일로 전달하게 하였다.9)

이후 청와대는 문체부에 위 문건을 ‘지원배제명단’으로 활용하라고 지속적으로 지시

하였고, 이에 따라 실제 위 문건이 활용되기도 하였으나, 워낙 명단이 방대하여 지원배제

에 많이 활용되지는 않았다.10)

위 리스트의 존재를 알게 된 한국일보는 2016. 10. 12. 보도에서, 2015. 5. 1.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에 서명한 문화인 594명, 2014년 6월 ‘세월호 시국선언’에 

참여한 문학인 754명, 2012년 대선 시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에 참여한 예술인 6,517

명, 2014년 서울시장 선거 시 ‘박원순 후보 지지 선언’ 에 참여한 1,608명 등 총 9,473명

의 예술인에 대하여 청와대가 검열 용도의 명단을 작성해 문체부로 내려보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다(보도된 내용과 실제 문건 내용은 일부 차이가 있다).11) 

나. 문체부 예술정책과가 2015. 5. 11. 작성한 ʻ문화예술분야 지원사업 관련 현안ʼ

오OO은 위원회 조사에서 위 문건은 본인이 2015. 5. 11. 작성한 것이며, 과장, 국장, 

장･차관, 청와대까지 보고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12) 위 문건에는 소위 ‘좌성향’ 문

화예술계 인사･단체에 대한 주요 조치13) 실적, 주요 조치에 대한 평가, 블랙리스트 적용 

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검토의견, 향후 조치방안, 추진일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위 문

9) 대법원 2018도2236 재판기록 중 오OO에 대한 2016. 12. 27.자 제2회 진술조서(4973~4974쪽)

10) 대법원 2018도2236 재판기록 중 오OO에 대한 2017. 4. 12.자 녹취서 일부

11) “세월호 선언 등 9473명, 문화계 블랙리스트 확인”, <한국일보>, 2016/10/12 04:40, 

http://www.hankookilbo.com/v/0abb634242a64afca79799b09f8564f4

12) 오OO에 대한 2018. 2. 7.자 진술조서 제21쪽, 이OO에 대한 2018. 2. 1.자 진술조서 17쪽

13) 배제 조치, 데이터베이스 관리, 사업구조조정 및 개선, 일부 사업 양해조치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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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제1쪽에서 ‘주요 조치 실적’으로 ‘문학, 연극 등 주요분야 단체 및 개인 자료 관리(ʼ

15.4월 현재 9,473건)’를 내세우고 있는데, 분류항목 중 하나인 ‘박원순 지지선언’ 참여

자로서 신청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음은 가.항에서 살펴본바와 같다. 

다.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 정비

위 문건은 국정원에서 작성하여 2013. 3. 15. 대통령인 박근혜에게 보고하고, 비서실

장 허태열, 민정･정무･교문수석에 전달한 것이다.14) 위 문건에는 “문화예술계 좌파(左

派)들은 편중지원과 내부 결속력을 토대로 헤게모니를 장악”했다는 내용과 함께, <붙임> 

“左派 문화예술계 주요 현황”표 중 “민예총”의 “조직 현황 및 주요동향”에서 민예총이 민

미협(미술), 민음협(음악), 민극협(연극) 등 10개 단체, 문화예술 종사자 3만 5,000명으

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다.

14) 2018. 1. 4.자 국정원 ‘업무협조 요청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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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국정원 ‘문예계내 左성향 세력 현황 및 고려사항’ 보고서

국정원은 2014. 3. 19. 위 보고서를 통해 대표자 경력활동(정부비판 작품저술･시국선

언･야권 인사지지 등) 등에 따라 소위 ‘문화예술계 주요 左성향 문제 단체 15개, 인물 

249명’을 열거･제시하며, 이들에 대한 ‘근절 미흡 원인’을 분석하고, 문예기금 선정기관

에 좌성향 인물 배제, 정부 보조금 지원중단을 통한 자금줄 차단 등 ‘대응 전략’을 제시함

으로써 향후 문체부 등을 통해 실행된 특정 문화예술인 지원배제의 기준점을 제시하였

다.15) 위 문건의 문화예술계 주요 左성향 문제 단체 15개 중 하나로 민미협이 등재되어 

있다.

마. 신청인 진술16)

신청인은 2017. 11. 9.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민미협 활동은) 2013년 여름부터 2014년 말 또는 2015년 초 경까지 활동을 하고, 

그만뒀습니다. 

- 현재는 작가명으로 활동하지만, 민미협으로 활동 당시에는 본명을 사용했었습니다. 

문재인 후보지지, 박원순 서울시장지지 등은 해본적이 없고, 있다면 세월호 관련 서

15) 국정원 적폐청산 T/F 작성의 ‘前 정부, 특정 문예인 지원배제 소위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

16) 신청인에 대한 2017. 11. 9.자 진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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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일텐데, 그것도 길거리에서 개인적으로 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추측컨대, 민미협 

차원의 명단을 그곳에 고스란히 베껴서 이름을 포함시킨 것 아닌가 싶습니다. 

- 민미협에서는 전시활동을 주로 했습니다.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 고양, 통

영을 순회하며 위안부 관련 전시회를 진행했습니다. 민미협에서 나온 이후에는 개인

적으로 작년에 촛불집회에도 참가했고, 작년 8월경에 시민청 갤러리에 싸드반대 관

련 전시회에도 참가했습니다. 

바. 참고인 양희성의 진술

참고인 양희성은 2018. 3. 14.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과의 전화통화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박원순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는데도, 2016. 10. 12. 한국일보 ‘박원순 후보지지 선

언 예술인 명단’ 기사에 이름이 기재되었으며 참고인 양희성과 같이 서울민미협에서 

같이 활동했던 심세연, 박지나, 김수정도 박원순 후보를 지지 하지 않았는데도 기재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알지 못한다.

사. 참고인 김운성의 진술

참고인 김운성은 2018. 3. 30.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 김세진과의 전화통화에서 아래

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김운성은 ｢2014. 6. 3. 문화예술인 900여 명, 박원순 지지선언｣에 참여하면서 위 지

지선언에 함께 참여할 문화예술인을 급하게 모집하게 되었는데, 김운성이 연락처를 

알고 있던 원로 문화예술인 몇 명에게 전화를 하여 물어보니, 위 지지선언에 당연히 

함께 참가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겠냐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위 이야기를 들은 김

운성은 연락처를 알고 있던 민족미술인협회 서울지부 회원 일부 등 문화예술인들에

게 “박원순 지지선언에 참가할 생각이 없으면 연락 달라”는 취지로 문자를 하였고, 

위 문화예술인에는 김수정과 양희성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박원순 지지선언에 참가

할 생각이 없다”는 취지의 회신이 오지 않자, 김운성은 본인이 문자를 보냈던 문화예

술인 명단 전부를 위 지지선언문 참가자 명단에 기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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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모사업 지원 배제 사실 

가. 공모사업 지원 배제 여부

신청인은 2017. 11. 9.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17)

- 그 이후에 제가 ‘탄소’라는 작가명으로 활동했는데, 이후 공모전 등에 참여했는데, 

본명으로 참여했다면 블랙리스트에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또 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

았을까 생각합니다.

- 작년과 올해, 인천문화재단에 ‘바로 그 지원’에 공모하여 지원받아 전시를 한 적이 있

습니다. 2016년 9월에서 10월 사이에, 홍대 쪽에 있는 지원센터에서 하는 공모전에 

응모한 적이 있습니다. 이름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그 때는 탈락했습니다. 그때

의 탈락은 블랙리스트와는 별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 블랙리스트 관리, 검열, 사찰 등

신청인은 2017. 11. 9.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18)

- 직접적인 피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보를 어떻게 이용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조

사가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그것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어떤 부분에서의 피해가 있었

는지 알고 싶습니다.

17) 신청인에 대한 2017. 11. 9.자 진술조서 

18) 신청인에 대한 2017. 11. 9.자 진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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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조사 결과

1. 진상규명 사실

가. 동명이인 여부

김운성은 ‘2014. 6. 3. 박원순 지지선언’ 참가자 명단에 신청인의 이름을 기재하였다

고 진술하였고, 신청인은 미술 분야 참가자로 분류되어 있으며, 민미협 서울지부 소속이

었던 양희성, 심세연, 박지나 등도 위 명단 미술 분야 참가자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명

단에 기재된 이름은 신청인의 것으로 판단된다.

나. 블랙리스트 등재 경위

1) 신청인은 ‘2014. 6. 3. 박원순 지지선언’에 참여할 내심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2014. 6. 3. 박원순 지지선언’ 참여자 명단에 있다는 이유로 ‘선언 관련 9,473명 

명단’, 문체부 ‘문화예술분야 지원사업 관련 현안’ 문건에 등재되어 있다. 

당시 미술계 인사의 ‘2014. 6. 3. 박원순 지지선언’을 주도한 자는 민미협 서울지부 

소속 김운성이다. 김운성은 위 지지선언에 참여할 문화예술인을 모집하는 과정에

서 자신의 휴대전화에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던 문화예술인들에게 “위 지지선언에 

참여할 생각이 없으면 연락 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으며, 신청인은 이에 대하

여 회신을 한 기억이 없다. 김운성은 미회신을 참가의사로 오해하여 신청인을 위 지

지선언 참가자 명단에 기재하였다.

2) 청와대 교문수석실 행정관 김OO은 2015. 4.~5.경 문체부 예술정책과 오OO 사무

관에게 인터넷에서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 세월호 시국 선언,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 박원순 후보 지지 선언 등에 참여한 문화예술인의 명단을 확인해서 

문체부 장관인 김종덕과 교문수석실에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 위 지시를 받은 오

OO은 위 활동에 참여한 문화예술인의 명단을 인터넷으로 검색하였는데, 세월호 정

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 594인, 세월호 시국선언 754인,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 

6,517인, 박원순 후보 지지 선언 1,608인 등 총 9,473인이 확인되었다. 이후 오

OO은 위 문건을 문체부 예술정책관 김OO 및 교문수석실에 보고하였으며, 김OO

은 김종덕에게 이를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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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오OO은 2015. 5. 11. 문체부 ‘문화예술분야 지원사업 관련 현안’을 작성하여 

과장, 국장, 장･차관, 청와대까지 보고하였다. 위 문건에는 ‘선언 관련 9,473명 명

단’이 소위 ‘좌성향’ 문화예술계 인사･단체 데이터베이스로 포함되어 지속적으로 

관리된 사실과 함께, 위 문화예술인･단체에 대한 지원배제조치 현황, 데이터베이스 

관리 현황, 지원배제조치 계획, 지원배제조치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같은 내용이 담

겨있다.

다. 공모사업 지원 배제 여부

신청인은 2015년 이후 ‘탄소’라는 작가명으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공모사업에서 지원 

배제되는 등의 피해를 입지는 않았으며, 오히려 수차례 지원금을 교부받아 작품전시 활

동을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신청인이 블랙리스트에 등재됨으로 인해 

공모사업에서 지원 배제된 사실은 확인할 수 없다.

라. 블랙리스트 등재로 인한 피해

청와대, 문체부는 정권에 비판적이거나 정치적 견해가 다른 문화예술인들을 감시･사

찰･차별･배제하기 위한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고 정부 지원 사업 등에서 실제로 배제하여

왔다. 조사결과, 신청인이 자발적 의사로 박원순 지지 선언에 참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

인되지만, ‘2014. 6. 3. 박원순 지지선언자 명단’ 역시 청와대, 문체부 등에서 차별 배제

를 위해 관리하여 온 블랙리스트에 해당하며, 신청인은 정권으로부터 부당하게 감시･사

찰･차별･배제의 대상자로 분류되어 관리되어왔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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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퍼포먼스 활동가 박성수의 정치풍자 전단 
배포 및 살포에 따른 표현의 자유 침해 사건

1. 의결주문

사건번호 2017특18 [퍼포먼스 활동가 박성수의 정치풍자 전단 배포 및 살포에 따른 

표현의 자유 침해 사건]에 대한 별지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한다.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안) 요지

가. 신청 취지

신청인은 2014. 12.경 박근혜 정부의 실정을 풍자･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전단지를 제

작･배포하였는데 신청인이 제작한 전단지가 대구에 배포된 후 경찰 조사를 받았고 

2015. 5.경 구속되어 8개월간 수감되었다. 

신청인은 전단지 배포로 인한 구속･기소가 국가 권력을 장악한 세력의 부당한 압력에 

의한 것인지에 대하여 진상규명을 요청하였다. 

나. 진상규명한 사실의 요지

(1) 명예훼손 당사자(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시적인 고소가 없었던 점, 위법한 압수수

색 영장 집행, 8개월간의 구속, 그리고 청와대와 경찰의 문건에서 나타나듯이 박근

혜 전 대통령 풍자･비판 전단지 배포자에 대해 국가기관의 무리한 대응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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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보여 진다.

(2) 신청인의 2심 판결문을 통해 신청인이 제작 배포한 전단지의 내용은 박근혜 전 대

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전단지 배포는 

박근혜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것으로 헌법상 보호

받아야 하는 권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붙임 : 1. 책임심의위원 검토의견서 사본 1부

2. [퍼포먼스 활동가 박성수의 정치풍자 전단 배포 및 살포에 따른 표현의 

자유 침해 사건] 진상조사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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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7특18, 퍼포먼스 활동가 박성수의 정치풍자 전단 배포 및 살포에 따른 

표현의 자유 침해 사건

[신청인] 박성수

제1절 조사 개요

1. 신청 취지

신청인 박성수는 2014. 12.경 전북 군산에서 박근혜 정부의 실정을 풍자･비판하는 내

용을 담은 전단지(이하 전단지)를 제작하여, 전단지를 필요로 하는 곳에 우송하고 배포하

였다. 2015. 1.초 군산경찰서 경찰은 “무슨 전단지를 뿌리고 있냐? 위에서 전화 온다”고 

하면서 박성수에게 전단지 배포에 대한 확인을 했고, 2015. 1. 16. 군산경찰서 정보계장

은 박성수의 전단지에 대해 별 문제 없는 전단지라고 얘기했다. 

2015. 2.초 신청인이 대구로 우송한 전단지를 OOO, OOO가 새누리당 대구시당 당

사앞에서 배포했고, 이것이 언론에 보도 되자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였다. 이후 신청인의 

집을 압수수색 하였는데, 이에 대해 항의하자 경찰은 “대검에서 수사지휘가 내려와서 어

쩔 수 없다”고 했다. 2015. 4. 28. 신청인은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중 구호를 

제창했다는 이유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위반으로 체포되었고, 대구 수성 

경찰서에 인계되어 구속되었다. 

신청인은 전단지 배포로 인한 구속･기소가 국가 권력을 장악한 세력의 부당한 압력에 

의한 것인지에 대하여 진상규명을 요청하였다.

2. 조사개시의 근거와 목적

가. 조사개시의 근거

위 사건에 대해 ｢16차 전원위원회｣(2017. 11. 24.)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

사를 위한 조사세칙｣ 제21조(조사개시결정 등) 제2항 2호(조사개시)에 따라, 조사개시

를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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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사 목적

① 전단지 배포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대응 내용 ② 전단지 배포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의 외압 여부 확인 ③ 전단지 내용의 명예훼손 적용 및 배포의 위법성 여부 ④ 경

찰청 문건 ‘전단지 살포 등 행위자 발견 시 대응요령’ 작성 경위 및 신청인에 대한 적용 여

부 확인이 조사의 목적이다.

제2절 조사 경과

1. 문건 등 자료조사

가. 기관 자료 및 입수 자료

아래와 같이 사건 관련 자료를 입수하여 검토하였다.

[표-1] 검토 자료 목록

연번 기록명 작성자 등 입수일 게재일/ 작성일

1 김영한 청와대 전 정무수석 업무 일지 사본 특검 기록 2017. 10. 30.

2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회의 자료 청와대 2018. 2. 12.

3 대통령은 신성불가침? 위축되는 표현･언론 자유 노컷 뉴스 2014. 12. 10.

4 [단독]경찰의 ‘전단지 살포 대응요령’ 문건 보니 헤럴드경제 2015. 3. 13

5
강신명 경찰청장 “박 대통령 비판 전단‘ 현행범 

체포 당연”
민중의 소리 2015. 3. 16.

6
[의견서]경찰청의 

대통령풍자전단살포대응매뉴얼은 위법입니다
참여연대 2015. 3. 30

7 박근혜 정부의 국민입막음 사례 22선 참여연대 2015. 9. 7

8 탈북자 단체, 대북전단지 20만장 살포 강행 노컷뉴스 2014. 9. 21.

9 대한민국의 네 번째 정기 보고서에 관한 최종 견해

유엔인권위원회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

2015. 11. 3.

10
대구법원 국감, ̒박근혜 전단지 배포ʼ 구속에 “원님 

재판이냐”
평화뉴스 2017. 10. 24.

11
‘박근혜 국정농단’ 4년전부터 전단지 뿌리며 

비판한 시민들 있었다
경향신문 . 2018.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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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청인 임의 제출 자료

아래와 같이 신청인의 임의제출 자료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표-2] 신청인 제출 자료 목록 

연번 기록명 제출자 입수일 비고

1 신청인 박성수 2심 판결문1) 박성수 2018. 1. 26.

2 신청인 박성수 1심 판결문2) 박성수 2018. 2. 1.

3 신청인 박성수 출석요구서 박성수 위 같음

4 신청인 박성수 압수수색 영장 및 내용 박성수 위 같음

2. 신청인, 참고인 조사 

아래와 같이 신청인, 참고인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표-3] 신청인･참고인 조사 목록 

연번 대상자 관계 조사 형태 일자

1 박성수 신청인 진술조서 2017. 11. 27.

2 OOO 참고인(전단지 배포자) 진술조서 2018. 2. 5.

3 OOO 참고인(전단지 배포자) 진술조서 2018. 2. 6.

4 OOO 참고인(전단지 배포자) 진술조서 2018. 2. 6.

5 OOO 참고인(당시 군산경찰서 경찰) 조사보고 2018. 2. 9.

6 OOO 참고인(당시 대구수성경찰서 경찰) 조사보고 2018. 2. 21.

7 OOO 참고인(당시 군산경찰서 경찰) 조사보고 2018. 2. 22.

1) 대구지방법원 2016노159

2) 대구지방법원 2015고단1834, 4616(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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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조사 내용

1. 사건 배경

2014. 10. 20. 서울시 종로구 동화면세점 옥상에서 OOO(일명 OO)3)가 전단지를 배

포한 후, 2014.말부터 2015.말까지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 제주 등 전국에

서 전단지가 배포되었으며, 배포된 전단지 수는 수만장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전단지 배

포 현황은 다음 [표-4]와 같다.4) 

[표-4] 전단지 배포 현황 

3) OOO는 건조물침입죄, 경범죄처벌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의 유죄가 확정

되었다.

4) 전단지 배포 현황은 인터넷으로 언론 기사를 검색하여 정리한 것으로, 이 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청인 박성수의 1심 판결문 범죄일람표에는 2015. 2. 20. 대구, 2015. 2. 24. 경북 영양, 2015. 4. 

13. 경기도 파주 등에서 전단지를 유포한 사실이 있다고 적시되어 있는데 인터넷으로 검색되지 않았

다. 2014. 12. 26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전단지 1만여장, 2015. 6. 10. 국회 인근 건물 옥상에서 

전단지 4천장 등이 배포된 것으로 보아 배포된 전단지 수는 수만장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연번 날짜 장소 비고

1 2014. 10. 20. 서울시 동화면세점 이OO 배포

2 2014. 10. 20. 서울시 신촌

3 2014. 10. 31. 서울시 홍대

4 2014. 12. 26. 서울시 홍대입구역

5 2015. 01. 02. 전북도 군산 박성수 배포

6 2015. 01. 14. 광주시 광주공항 화장실 비품 보관함 박성수 전단지

7 2015. 02. 12 부산시 부산시청 주차장 앞 도로 이병하 전단지-윤철면 배포

8 2015. 02. 16. 대구시 새누리당 대구시당과 경북도당 앞 박성수 전단지-변홍철, 신동재 배포

9 2015. 02. 25. 서울시 신촌역 인근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 2주년 관련 

전단지

10 2015. 02. 25. 서울시 종로구 청와대 앞 위 같음

11 2015. 02. 26. 서울시 강남역 위 같음

12 2015. 02. 27. 서울시 명동 위 같음

13 2015. 02. 28. 서울시 한국은행 맞은편 건물 옥상 위 같음

14 2015. 03. 01. 인천시 동인천역 북광장 주변

15 2015. 03. 09. 광주시 서구 풍암동 저수지 산책로

16 2015. 03. 14. 서울시 서교동 박성수 전단지

17 2015. 03. 29.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공원 박성수 전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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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가 전단지를 배포 한 후 청와대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에 나서게 되는데, 김영한 

청와대 전 민정수석의 업무수첩에는 OOO의 전단지에 대한 상황과 처리 검토 등의 사항

이 기재되어 있다. 김영한 청와대 전 민정수석의 업무수첩에 기재된 OOO의 전단지에 

관한 내용은 다음 [표-5]와 같다.

[표-5] 김영한 청와대 전 민정수석 업무수첩 중 이병하 전단지 관련 내용

날짜 내용

2014. 10. 31. OOO, 엄마부대 고발(명예훼손)

2014. 11. 01.
대통령 모욕 전단 살포건(경찰)-OOO, 건조물침입 의율 상태, 경범죄법으로 즉결 처리 

검토

2014. 11. 03. 대통령 모욕 전단 살포 행위 ①건조물침임, ②경범죄법 →경범죄 법정형 상행 개정

2014. 11. 04. [長] 경범죄 – 유치 활용안

2014. 12. 29. 홍보: VIP 모욕 삐라 살포, 낙서사건 유의 조치

연번 날짜 장소 비고

18 2015. 04. 01. 광주시 서구 치평동 운천저수지 박성수 전단지

19 2015. 04. 02. 제주도 제주시 연동과 용담동 등

20 2015. 04. 03. 부산시 부산경찰청앞 박성수 전단지 – OOO 배포

21 2015. 04. 05. 대전시 대전 탄방동 로데오타운 앞 박성수 전단지

22 2015. 04. 13. 서울시 동대문구 경남기업 맞은편 건물 옥상 성완종 리스트 관련 전단지

23 2015. 04. 16. 서울시 여의도 국회 맞은편 빌딩 옥상 세월호 참사 1주년 관련 전단지

24 2015. 04. 16. 서울시 코엑스 앞 상동

25 2015. 04. 16. 창원시 상남동 사거리 상동

26 2015. 04. 16. 대전시 은행동 으능정이 거리 상동

27 2015. 04. 24. 서울시 서울시청 인근

28 2015. 04. 28. 서울시 총리공관 앞

29 2015. 05. 15. 부산시 범일동 자유시장 부근

30 2015. 05. 16. 서울시 홍대입구역 인근 건물 옥상

31 2015. 05. 16. 광주시 광주시청 문화광장 주변

32 2015. 05. 17. 광주시 금남로

33 2015. 06. 05. 서울시 종로구 보신각 인근 한 빌딩

34 2015. 06. 05. 서울시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

35 2015. 06. 10. 부산시 부산진구 일대

36 2015. 06. 18. 대구시 곳곳

37 2015. 07. 17. 서울시 국회 인근 건물 옥상

38 2015. 11. 02.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AK백화점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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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말부터 2015.말까지 배포된 전단지는 크게 3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는 신청인이 제작한 전단지, 두 번째는 이병하가 제작한 전단지, 그리고 사안이 있을 때

마다 불상의 사람들이 제작한 전단지5)가 있다.

 전단지를 배포한 이유에 대해 신청인 박성수는 OOO의 전단지 배포를 경찰에서 강력 

범죄로 다룬다는 언론 기사를 보고 박근혜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생각해서 

전단지를 제작해서 배포하였다고 주장하였다.6) 박성수가 제작･배포한 전단지의 내용은 

박근혜 정부와 관련된 관권선거 의혹, 언론에 보도된 정윤회와 관련된 비선실세 의혹, 세

월호 7시간 의혹 등으로 박근혜 정부의 실정을 비판･풍자하기 위해 전단지를 제작･배포

한 것이다. 전단지 내용은 다음 [그림-1]과 같다.

[그림-1] 신청인이 제작한 전단지 

5) OOO OO기업 회장이 자살하면서 작성한 일명 ‘OOO 리스트’ 관련 전단지가 2015. 4. 13. 서울 동

대문구 경남기업 맞은편 건물 옥상에서 배포되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취임 2주년 즈음인 2015. 

2. 25.~ 28. 서울 곳곳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실정 비판 전단지가 배포되었고, 2015. 4. 16. 세월호 

참사 1주년에 세월호 관련 전단지가 서울, 대전, 창원에서 배포되었다. 

6) 2014년 탈북자 단체 등의 보수단체가 대북 전단지를 북한으로 보내면서 진보 단체와의 극심한 대립

이 있었다(탈북자 단체, 대북전단지 20만장 살포 강행, 노컷뉴스, 2014. 9. 21.). 보수단체의 대북 

전단지는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며 허용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풍자･비판하는 전단지는 사법처

리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표현의 자유에 대해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공방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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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박성수 제작 전단지 정리>

1면 2면

박근혜도 국가보안법 철저히 수사하라!

2002년 5월 방북해 김정일과 만남.

“김정은 장군은 믿을만한 파트너” 고무찬양의혹,

“국가보안법2조(반국가단체 정의)의 조항을 없앨수

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보법 부정.

자기들이 하면 로맨스 / 남이 하면 종북 

/ 반국가행위

서울에서는 이런 전단지를 뿌렸다고 경찰서 강력계가 

조사한다고 한다. 이게 도대체 70년대 박정희 시대로 

되돌아 간 것인가? 국민들을 짓밟으면 그냥 죽을 줄 

아나!!!

▶ 국민을 길들이려는 그러한 추악한 행태에 열 받아

서 굳이 이 전단지를 만듦.

법과 정치가 형평성 없이 당리당략적으로 적용되

니 국민들이 불신하는 것이다.

정윤회 염문을 덮으려고 공안정국 조성하는가?

박근혜에 비하면 이명박은 성군이네!

■ 탄생 : 국정원과 군사이버사령부 정부지원 받는 보

수단체들의 관권선거로 만들어진 박근혜 정권

■ 찍기 : 불법선거를 수사하던 [채동욱 검찰총장] 개

인사 들춰서 찍어냄

■ 무죄 : 원세훈 국정원장이 국정원을 총동원해서 

“문재인은 빨갱이”라는 등의 글 수백만 건을 인터

넷에 유포한 불법선거운동을 무죄판결 내림

■ 의혹 : 문화체육관광부 모 과장이 청와대 실세 논란

이 한창인 정윤회씨의 딸 특혜의혹을 처벌해야 한

다는 보고서 올리자 박근혜가 직접 경질지시. 도대

체 박근혜와 정윤회는 어떤 관계여서 이런 황당한 

사건이??

■ 7 : 조선일보에서 세월호 사고 당시 사라진 7시간

을 왜 못 밝히냐?며 성토. 산케이 신문에서 7시간 

동안 박근혜와 정윤회의 남녀관계를 암시하는 기

사를 썼다 고소됨. → 7시간 뭐 했는지 밝히면 될 

것을 의혹을 제기하는 외국 언론을 청와대에서 고

발해서 세계적인 망신.

■ 종북 : 결국 이러한 총체적 난국을 벗어날 방법이 종

복몰이 밖에 없다는 판단인지 북한을 동반자로 여

긴다는 이유 등으로 헌재는 통진당을 해체함. 그렇

담 박근혜도 같은 법으로 처벌 할 것을 국민의 이름

으로 요구!

이 전단지는 구속될 각오를 하고 만든 전단지입니

다. 이명박 정권때도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이딴 나

라에서 밥먹고 사느니 차라리 즐거운 마음으로 감

옥 끌려 가겠습니다.! 민주주의는 거저 얻어지는 것

이 아닙니다. 나서서 이 미친 세상을 성토합시다! 

2014. 9. 16.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는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

적인 발언이 그 도를 넘고 있다’고 발언하였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사이버명예훼손 전

담팀’을 신설하였다. 이후 국내 모바일메신저가 검찰의 감청영장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

려지면서 이는 사이버상의 검열로 받아들여져 국내 모바일메신저 이용자들이 대거 외국 

모바일메신저로 이동하는 일명 ‘사이버 망명’이 일어났다. 이에 국내 모바일메신저 대표

는 ‘수사기관의 감청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당시 노동당 부대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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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메신저 지인 사찰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표현의 자유 침

해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다.

2014. 9. 26. 시사만화가 손문상은 인터넷 신문 프레시안에 ‘공주님, 개 풀었습니다’

라는 제목의 시사 만평을 게재했고, 2014. 10. 보수 논객으로부터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로 고발을 당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닭과 합성한 피규어로 표현했다는 이유였다.7) 

한편, 2014.부터 대통령을 풍자･비판하면 보수단체가 고발하는 일들이 벌어졌다. 당

시 박근혜 정부는 정부나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일들이 빈번하였는데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에서 발표

한 ｢박근혜 정부의 국민입막음 사례 22선｣(2015.9.7.)에도 잘 나타나 있다. 참여연대는 

‘공직자 개인 또는 국가기관이 직접적인 고소 없이 보수단체 등 제3자의 고발에 의하거

나 수사기관이 직접 나서 선제적으로 수사하고 명예훼손죄를 적용하여 기소할 경우 비판

여론과 정치적 부담을 지지 않고도 국민의 비판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직적

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위험성이 있어 우려 된다‘고 밝히기도 하였다.8) 이를 두고 문

화예술계, 시민단체 등에서는 박근혜 정부 풍자･비판 행위에 대한 명예훼손 고발이 표현

의 자유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또한 당시 국제사회에서도 박근혜 정부의 정부 비판에 대한 명예훼손 적용에 대해 우

려를 표했는데 유엔인권위원회의 ‘대한민국의 네 번째 정기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

서 ‘형법상의 명예훼손에 대해 ‘형법상 명예훼손이 적용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음에 우

려를 표하며 장기 징역형을 포함해 법상의 형량이 가혹한 점에 대해서도 우려한다. 또한 

진실인 언사마저도 오로지 공익을 위하여 구사되지 않는 한 형사 처벌 될 수 있음에 대해

서도 우려한다 (제19조)’고 보고하였다.9) 

7) 대통령은 신성불가침? 위축되는 표현･언론 자유, 노컷뉴스, 2014. 12. 10. ‘박근혜 정부의 명예훼

손 고발 사례 발표회’는 2014. 11. 25.에 열렸으며 유승희, 이종걸, 노웅래, 문병호, 배재정 의원이 

주최하였고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가 주관하였다. 신학림 미디어오늘 사장, 손문

상 시사만화가, 김상호가 사례 발표 하였고 이병하가 토론자로 참가하였다. 이 자리에서 시사만화

가 손문상은 자신에 대한 고발 뿐 아니라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이 기소된 

사건을 언급하면서, “제3자가 대신 고발하고 이를 수사기관이 사법처리하는 게 패턴화 돼 있다”며 

우려했다.

8) 참여연대, <박근혜 정부의 국민입막음 사례 22선>, 2015. 9. 7. 박근혜 정부 전반기(2013. 2.~2015. 

8.)에 국가기관이나 공직자를 피해자로 간주하는 명예훼손, 모욕죄 수사 및 재판,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손해배송소송 22건의 현황이 기재되어 있으며, 박성수의 전단지 배포도 포함되어 있다.

9) 유엔 인권위원회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 대한민국의 네번째 정기 보고서에 관한 최종 견해. 

유엔인권위원회의 115차 회기에서 채택됨(2015년 10월 19일 – 1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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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결과

가. 사건 경과

이 사건의 경과는 다음 [표-6]과 같다.

[표-6] 사건 경과

시기 내용 비고

2014. 12.경 신청인 박성수, 전단지 제작･배포

박성수는 필요로 하는 곳에 전단지를 우송하였

는데 박성수의 1심 판결문에는 전국 29곳에 우

송했다고 적시되어 있음.

2015. 1. 2. ~ 1. 14. 박성수, 전북 군산에 전단지 배포

전단지를 배포한 후 군산경찰서 정보 계장이 박

성수에게 찾아와서 ‘별 문제 없는 전단지’라고 

얘기했음 

2015. 2. 16.
OOO･OOO, 새누리당 대구시당 

건물 앞에서 전단지 배포

이후 박성수에게 대구 수성경찰서에서 출석명령 

하였으나 거부했음

2015. 3. 12. 박성수 집에 경찰 압수수색 

2015. 4.경 박성수, 대구수성경찰서 출두

경찰 조사 중 담당 경찰이 조사 내용을 이상하게 

몰고 가서 소환장을 요구하고 조사 도중 경찰서

에서 나옴

2015. 4. 28. 박성수, 대검철창 앞에서 기자회견 

기자회견 도중 구호를 제창했다는 이유로 집시

법 위반으로 대검에 체포. 당일 저녁 대구 수성

경찰서로 이송

2015. 5.초 박성수 구속

명예훼손죄로 구속되고, 6개월이 경과될 즈음, 

집시법 위반으로 추가 2개월간 구속되어 8개월

간 구속 수감

2015. 12. 22 박성수･OOO･OOO 1심 재판

박성수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

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집시법 위반으

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OOO 명예훼

손 벌금 5백만원, OOO 명예훼손 벌금 1백만원 

선고 

2015. 12. 22. 박성수 석방

2018. 1. 25. 박성수･OOO･OOO 2심 재판

박성수･OOO･OOO 명예훼손 무죄. 박성수 정

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집시법 위반으로 벌금 2백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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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단지 배포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대응

1) 청와대의 대응

2015. 3.경 전단지 배포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조짐이 보이자 청와대 비서실장은 정무

수석과 민정수석에게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이하 실수비)에서 전단지 배포자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을 지시하였다. 실수비 자료에 기재된 전단지 배포자에 대한 내용

은 다음 [표-7]와 같다.

[표-7] 실수비 자료 중

날짜 내용

2015. 3. 04.
VIP 비방전단 살포와 관련하여 경각심 주는 차원에서 범인을 색출, 강력 처벌할 것(정무수석, 

민정수석)

2015. 3. 16.
3. 14일 홍대입구역 근처에서 대통령 비방 전단(약 200여장)이 배포되었다고 하는데(현재 

모든 전단 수거 상태) 조속히 범인을 색출하여 의법조치할 것(민정수석).

2015. 5. 18.
최근 VIP를 비난하거나 풍자하는 전단을 살포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님. 

민정수석은 관련자를 색출하고 수사해서 반드시 엄단토록 할 것(민정수석).

2) 청와대 지시에 따른 경찰의 행동

위 2015. 3. 4. 실수비 자료에서 보이듯이 청와대 비서실장의 지시를 받은 정무수석과 

민정수석은 경찰에게 전단지 배포자를 색출하여 강력 처벌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추정된

다. 당시 경찰은 ‘전단지 살포 등 행위자 발견시 대응 요령’이라는 지침을 마련하여 일선 

경찰서에 전단지 배포자를 발견했을 때의 행동 요령을 지시하였다.10) 이 문서는 2장으로 

구성되었으며 2015. 3. 13. 헤럴드경제에서 보도한 문건의 내용은 다음 [그림-2]와 같다.

10) [단독]경찰의 ‘전단지 살포 대응요령’ 문건 보니, 헤럴드경제, 2015. 3. 13. 우리 위원회는 경찰청

에 이 문건의 생산 여부를 질의하였으나 요청한 문건은 경찰청에서 생산･배포한 바 없고,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 하였다(경찰청 형사과-444(2018. 2 22.). 군산경찰서･대구수성경찰서에 박근

혜 대통령 비방 전단 살포 관련 문서 및 지침 여부를 질의 하였으나 하달한 문서나 지침은 없다고 

회신 하였다.(군산경찰서 경무과-1382(2018. 2. 21.), 대구수성경찰서 경무과-1370( 2018. 2. 

20.) 그러나 이 문건에 대해 다수의 언론에서 보도 하였고,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에서 ‘[의견서]경찰

청의 대통령풍자전단살포대응매뉴얼은 위법입니다’(2015. 3. 30.)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은 ‘경

찰관이 전단지를 살포하는 행위자를 발견하였을 경우 적용할 수 있는 법률과 검문검색 및 임의동

행･현행범 체포의 한계 등을 검토한 자료’라고 답변한 것으로 보아 이 문건은 실재했던 것으로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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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전단지 살포 등 행위자 발견시 대응요령

전단지 살포 등 행위자 발견시 대응요령(정리)

전단지 살포 등 행위자 발견시 대응요령

VIP･정부 등을 비난･회화하는 전단지를 살포하거나, 건물 외벽 등에 스프레이 페인트 등을 이용, 

낙서하는 행위자 발견시 대응 요령

□ 전단지 살포 유형

  ○ 빌딩 옥상에 올라가 전단지 살포하는 경우

  ○ 노상에서 무단으로 전단지를 살포하거나 시민들에게 배포하는 경우

  ○ 건물･노상 등에 스프레이 페인트 등을 이용 낙서하는 경우(일명 그래피티)

□ 행위자 발견시 대응요령

  ○ 건물 옥상 등에 올라가 전단지를 무단 살포한 경우 및 페인트 스프레이 등으로 건물 등에 비방성 낙서

한 행위는 건조물 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가 인정되므로 현행범 체포 가능

     ※ 전단지를 살포하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광고물 등 무단배포’행위에도 해당, 처벌가능 

  ○ 노상에서 전단지를 살포하거나 시민에게 배포하는 경우 및 그래피티 방식으로 낙서한 경우, 전단지･

낙서의 내용 검토를 해야 ‘명예훼손 또는 모욕 혐의’ 적용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일단 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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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문건은 전단지 배포자에 대한 대응 요령과 처벌 죄명 적용여부를 설명하고, 전단지 

내용상 명예훼손 또는 모욕 혐의가 명백한 경우 현행범 체포 가능하다고 기재하고 있다. 

위 문건에 대해 다수의 언론에서 보도하였는데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 [표-8]과 같다.

검색을 위한 임의동행 요구

   ※ 노면 등에 그래피티 방식으로 낙서한 경우 경범죄처벌법상 ‘광고물 등 무단배포’적용 가능(전단지･

낙서 내용상 명예훼손 또는 모욕 혐의가 명백한 경우 현행범 체포 가능)

   - 임의동행에 응하고 인적사항을 밝힐 경우, 조사 또는 귀가조치 후 출석조사(전단지 회수), 인적사항 

및 전단지는 수사부서 인계

   - 임의동행에 불응하고 인적사항도 밝히지 않을 경우, 경범죄처벌법 위반(광고물 등 무단배포, 벌금 5

만원) 혐의로 현행범 체포 가능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저지른 현행범인이 경찰관의 임의동행을 거절할 경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

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거를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주거불명인자로 취급할 수 밖에 

없는 경우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성 인정 가능(92고합1824)

• 형소법 제214조 :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현행범인은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현행

범 체포 가능

※ 가급적 인적사항 확인 및 전단지 회수를 위한 임의동행을 활용하고, 불가한 경우에만 현행범 체포

전단지 살포 등 행위자 처벌법규

연번 처벌 죄명 적용여부 검토 비고

1
건조물 침입

(刑法 §319⓵)

건물주의 의사에 반하여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건물 

옥상에서 침입하였으므로 건조물 침입죄 성립 

건물 옥상에 올라가 

살포한 경우

2
명예훼손

(刑法 §307⓶)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있는 경우 처벌 

가능(반의사불벌죄)

전단지 살포 

및 그래피티

3
모욕

(刑法 §311)

정부에 대한 모욕은 성립하기 어려우나, 

전단지･그래피티 내용상 VIP에 대한 모욕은 성립 

가능(친고죄)

전단지 살포 

및 그래피티

4
재물손괴

(刑法 §366)

타인의 건물･물건 등에 페인트 등을 이용하여 낙서한 

행위는 재물손괴 성립
그래피티

5
경범죄처벌법

(§3⓵, 9호)

전단지를 무단 배포하는 행위는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에 해당하여 범죄 성립

전단지 살포 및 

그래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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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 ‘전단지 살포 등 행위자 발견시 대응 요령’ 관련 언론 보도

날짜 언론사 기사 제목

2015. 3. 13. 헤럴드경제 [단독]경찰의 ‘전단지 살포 대응요령’ 문건 보니

2015. 3. 13. 국민일보 “대통령 비난 전단 처벌 이렇게…” 경찰 내부 문건 논란

2015. 3. 14. 노컷뉴스 경찰, ʻ정부 비판ʼ 전단 살포에 ʻ대응요령ʼ 지침 세워

2015. 3. 14. 경향신문 경찰 “대통령 비방 전단지 살포 땐 현행범 체포”

2015. 3. 14. 한국일보 홍대입구역 인근서 대통령 비방 전단 수백장 또 살포

2015. 3. 15. TV조선 홍대에서도 대통령 비방 전단지 살포돼

당시 강신명 경찰청장은 정례 기자 간담회(2015. 3. 16.)에서 “(해당 문건에) 불법적이

거나 무리한 부분은 없는 것 같다”며 “(박 대통령 비판 전단 배포자에 대한) 현행범 체포

가 가능하며 현장 단속 조치 통고 처분을 거부할 경우 당연히 체포할 수 있다는 것”이라

고 설명하였는데11), 이는 위 문건이 실재하였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다. 전단지 배포자에 대한 수사 과정

1) 전단지 배포자에 대한 검찰의 경찰 수사 지시

박성수의 주장에 따르면 그가 전북 군산에서 2015. 1. 4. 전단지를 배포한 후 2015. 

1. 16. 군산경찰서 정보 계장이 찾아와서 ‘별 문제 없는 전단지’라고 얘기했다고 한다. 그

리고 2015. 2. 16. OOO, OOO가 대구에서 전단지를 배포한 후인 동년 3. 12. 박성수의 

집에 경찰의 압수수색이 집행되는데 이에 항의하자 당시 군산경찰서 경찰이 대검찰청에

서 수사 지휘가 내려왔다고 얘기했다고 한다.12) 

2) 전단지 배포자에 대한 경찰의 무리한 압수수색

2015. 3. 12. 신청인 박성수의 집에 군산경찰서의 압수수색이 집행되는데 전단지, 박

성수의 휴대폰, 전단지 관련한 박성수의 노트북 폴더 4개, 전단지 주문 인쇄 내역, 전단지 

주문 내역 등을 압수수색 하였다. 박성수의 이메일･통장, 전단지를 우송한 군산우체국은 

11) 강신명 경찰청장 “‘박 대통령 비판 전단’ 현행범 체포 당연”, 민중의소리, 2015. 3. 16.

12) 신청인 박성수 진술조서(2017. 11. 27.), ‘박근혜 국정농단 4년전부터 전단지 뿌리며 비판한 시민

들 있었다’, 경향신문, 2018. 2. 6. 당시 군산경찰서 정보과 정보계 오OO 경위와 통화 하였으나 이 

사실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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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 경찰서에서 압수수색을 집행하였다. 

박성수의 2심 판결문에는 ‘박성수에 대한 이메일 목록 및 이메일에 게재된 수취인 명

단, 계좌거래내역, 우편물 발송내역 등은 경찰이 팩스로 영장을 집행하는 등 위법한 압수

수색영장의 집행 절차에 의하여 획득한 증거 및 이를 분석한 자료이므로 증거능력이 없

다’13)고 판단하였다. 

또 박성수의 전단지를 우송받아 대구에서 전단지를 배포한 OOO의 주장에 따르면 대

구 수성경찰서 경찰들이 OOO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영장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고 집으로 들어오려고 하여 30여분간 실랑이를 벌이다가 언론사와 인권단체에 연락을 

했고, 이후 기자와 인권단체 사람이 온 후 영장을 보여주었다고 한다.14) 박성수를 비롯해 

박성수가 제작한 전단지를 우송 받아 전단지를 배포한 OOO(대구), OOO(부산), OOO

(일산)은 압수수색을 당하고 기소되었다.

3) 신청인 박성수의 8개월 구속 수감

신청인 박성수는 2015. 5.초 구속되어 명예훼손으로 6개월 수감되고 집시법 위반으

로 추가 2개월간 수감되었다. 박성수의 8개월간의 구속수감과 관련해서 2017년 대구고

등법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당시 김찬돈 대구지법원장에게 “대통

령 비판 전단지 돌렸다고 8개월 구속시켰는데 6개월 채우니 무리하게 집시법 위반 혐의

를 추가 적용해 구속하는게 대구지법에서는 흔한 일이냐”며 김찬돈 대구지법원장에게 

질의했고 이에 김찬돈 대구지법원장은 “1심 중 구속기간이 다 돼 추가 기소된 사건을 병

합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추가 구속하게 된 것은 우리 법원에서도 흔하지 않은 케이

스가 맞긴 하다”고 해명했다.15) 

13) 대구지방법원 2016노159

14) 참고인 OOO 진술조서(2018. 2. 6.)

15) 대구법원 국감, ʻ박근혜 전단지 배포ʼ 구속에 “원님 재판이냐”, 평화뉴스, 2017.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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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전단지 내용의 명예훼손 적용 및 배포의 위법성 여부

1) 전단지 내용에 대한 명예훼손 적용

신청인 박성수가 제작･배포한 전단지의 내용은 박근혜 정부와 관련된 관권선거 의혹, 

언론에 보도된 정윤회와 관련된 비선실세 의혹, 세월호 7시간 의혹 등이다([그림-1] 참

조). 박성수는 전단지 배포에 대해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률위반(명예훼손),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1심 재판부는 박성수에 대하여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률위반(명예훼손), 집시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2심 

재판부에서는 명예훼손은 무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

훼손)･집시법 위반으로 벌금 2백만원을 선고 하였다. 박성수, OOO, OOO에 대해 명예

훼손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문에는 ‘전단지가 표현하려고 하는 주요 내용은 ｢박근혜 정

부와 관련된 관권선거, 언론에 보도된 정윤회와 관련된 비선실세, 세월호 7시간 의혹 등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러한 의혹을 밝혀야 한다｣거나 ｢이러한 의혹을 덮으려고 

공안정국을 조성한다｣라는 것으로 보이고, 일반인들로서도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을 사

실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와 같은 의혹이 존재하는 의미 정도로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

다’며 ‘피고인들의 박근혜 정부에 대한 가치판단 또는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를 그 내용하

는 의견표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허위사실을 실제 사실인 것처럼 암시하여 적시

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선고 하였다.

한편 박성수의 1심 재판부에서 유죄로 선고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

한법률위반(명예훼손)은 박성수가 SNS상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내용을 업로드한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것으로 전단지 배포와는 상관이 없다. 또 집시법 위반은 박성수가 

2015. 4. 28. 대검찰청 앞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제창하였는데 이를 

기자회견이 아닌 집회로 보고 옥외집회신고를 하지 않고 집회 금지 장소에서 집회를 주

최하였다고 유죄를 선고한 것으로 전단지 배포와는 상관이 없다.

2) 전단지 배포의 위법성 여부

신청인 박성수, 참고인 OOO, 참고인 OOO, 참고인 OOO은 전단지 배포를 퍼포먼스

로 인식했는데 참고인 OOO, OOO는 2015. 2. 16. 새누리당 대구시당 앞에서 전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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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매를 배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전단지 배포 장면을 사진 촬영해서 OOO의 

SNS에 업로드 했다고 주장했으며16) 참고인 OOO도 전단지를 퍼포먼스에 사용했다고 

주장했다.17) 참고인 OOO는 전단지 배포 사진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 “각 지역에서 배포

한다는 사실을 서로 알게 되면 힘도 받고 격려의 의미도 있어서 신상을 공개했으며, 단체

나 조직 차원이 아니라 시민들 개인이 자발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실천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동료 시민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여 공개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18)

제4절 결론

1. 주요 쟁점에 대한 진상규명 사실

가. 전단지 배포자에 대한 국가기관의 무리한 수사

신청인 박성수를 비롯해 전단지 배포자에 대한 국가기관의 무리한 수사는 신청인･참

고인 주장과 실수비 자료, 경찰 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인의 주장에 따르면 신청

인이 전단지를 배포한 후 박성수의 집에 경찰의 압수수색이 집행되는데 이에 항의하자 

압수수색을 한 군산경찰서 경찰이 대검찰청에서 수사 지휘가 내려왔다고 얘기했다고 한

다.19) 또 박성수가 제작한 전단지를 대구에서 배포한 참고인 OOO의 주장에 따르면 참

고인의 집을 경찰이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영장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고 집으로 들어오

려고 하였다가 기자와 인권단체 사람이 온 후 영장을 보여주었다고 한다.20) 박성수를 비

롯해 전단지를 배포한 OOO(대구), OOO(부산), OOO(일산)은 경찰의 압수수색 집행 

후 기소되었다. 

16) 참고인 OOO, OOO 진술조서(2018. 2. 6)

17) 참고인 OOO 진술조서(2018. 2. 5)

18) 참고인 OOO, OOO 진술조서(2018. 2. 6)

19) 신청인 박성수 진술조서(2017. 11. 27.), ‘박근혜 국정농단 4년전부터 전단지 뿌리며 비판한 시민

들 있었다’, 경향신문, 2018. 2. 6. 당시 군산경찰서 정보과 정보계 OOO 경위와 통화 하였으나 이 

사실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20) 참고인 OOO 진술조서(2018.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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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비 자료를 살펴보면 청와대에서는 전단지 배포자에 대해 ‘강력 처벌･의법초치･반

드시 엄단토록 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경찰은 ‘전단지 살포 등 행위자 발견시 대응 요

령’이라는 지침을 마련하여 전단지 배포자에 대해 명예훼손 또는 모욕 혐의가 명백한 경

우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고 전국 경찰에 전달하였고, 강신명 경찰청장도 전단지 배포

자에 대해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신청인 박성수의 2심 재판부는 박성수에 대한 이메일 목록, 이메일에 게재된 수취인 명

단, 계좌거래내역, 우편물 발송내역 등은 경찰이 팩스로 영장을 집행하는 등 위법한 압수

수색영장의 집행 절차라고 판단하였다.21) 박성수의 2심 판결문을 통해 팩스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경찰의 위법하고 무리한 경찰의 압수수색영장 집행 절차가 확인된 것이다.

신청인 박성수는 2015. 5.초 구속되어 명예훼손으로 6개월, 집시법 위반으로 추가 2

개월간 수감되었다. 박성수의 8개월간의 구속수감과 관련해서 2017년 대구고등법원 국

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당시 김찬돈 대구지법원장에게 신청인의 8개

월 구속에 대해 질의하자 김찬돈 대구지법원장은 추가 구속은 우리 법원에서도 흔하지 

않은 케이스라고 해명했다.22) 

명예훼손 당사자(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시적인 고소가 없었던 점, 위법한 압수수색 영

장 집행, 8개월간의 구속, 그리고 청와대와 경찰의 자료에서 나타나듯이 박근혜 전 대통

령 풍자･비판 전단지 배포자에 대해 국가기관의 무리한 대응이 있었다고 보여진다.

정부의 실정에 대한 개인의 의견 표명에 대해 명예훼손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문에서 

확인 되었듯이 전단지 배포자를 색출하여 강력 처벌하고 반드시 엄단토록 할 것 등의 청

와대 지시에 경찰은 위법한 압수수색 집행을 하는 등 신청인을 비롯한 전단지 배포자들

에게 공권력을 무리하게 적용한 점이 확인되었다. 

나. 전단지 내용의 명예훼손 적용과 표현의 자유 침해

신청인 박성수가 제작한 전단지의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여부는 법원의 판결문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성수의 2심 판결문에서는 전단지의 주요 내용이 박근혜 정부를 

평가한 의견표명에 해당하고 허위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암시하여 적시하였다고 보이지

는 않는다며 박성수, OOO, OOO에게 명예훼손은 무죄를 선고하였다.23) 

21) 대구지방법원 2016노159

22) 대구법원 국감, ʻ박근혜 전단지 배포ʼ 구속에 “원님 재판이냐”, 평화뉴스, 2017.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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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판결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신청인이 제작한 전단지는 박근혜 정부의 실정에 대

한 개인의 의견을 표명한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개인을 비판한 것이 아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비판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24)

대통령의 풍자･비판을 표현의 자유로 보지 않고 대통령 모독으로 접근한 사실은 실수

비 자료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실수비 자료에는 전단지 배포자에 대해 강력 처벌･의법초

치･반드시 엄단토록 할 것을 지시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고소가 없는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인지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풍자･비판을 명예훼손으로 기

소하도록 하여 국민들의 정당한 비판을 차단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비판 여론을 잠재우려 

한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고 이를 풍자하는 전단지 배포 퍼포먼스

를 명예훼손으로 기소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 

전단지 배포를 명예훼손위반으로 기소한 것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

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25),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

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와 예

술의 자유를 가진다’26)고 한 헌법과 문화기본법에 위반한 사항으로 판단된다. 

정부나 공직자들이 고소나 소송의 결과와 상관없이 명예훼손에 대한 고소나 소송을 제

기하는 이유는 당사자들을 위축시켜 국민들의 공적 발언을 자제시키거나 비판적 여론 형

성 자체를 차단･위축시키려는 의도로 판단된다. 또 명예훼손에 대해 유죄 또는 손해배상

책임 판정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국가기관 또는 공직자가 자신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국민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국가는 국민의 감시와 평가의 대상이 되어

23) 대구지방법원 2016노159

24)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

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이때 사실의 적시란 가

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

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 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5628 판결 등 참조)

25) 헌법 제21조1항 언론출판의 자유. 대한민국헌법 제21조 제1항은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바, 이러한 자유의 보장은 가치의 다양성을 인정하여 여러 견해의 자유로운 개진과 공개된 토

론을 허용하고 이로써 보다 올바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신념에 따른 것으로서 민주주의의 기

초가 되는 기본권이다(대법원 2000다37524).

26) 문화기본법 제4조 국민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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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하는 것이다. 공직자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과 감시는 국민

의 당연한 권리이고 의무이다. 신청인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부 정책과 국

정 운영방식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고 자신의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전단지를 배포한 

신청인과 전단지 배포자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이다.

이상의 사실에서 신청인이 제작 배포한 전단지의 내용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

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전단지 배포는 박근혜 정부의 실정

을 비판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것으로 헌법상 보호받아야 하는 권리에 해당

한다고 판단된다.27)

2.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과 쟁점 

가.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의 청와대의 검찰･경찰 외압 작동 여부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청와대가 검찰･경찰에게 외압을 하였는지에 대한 여부는 확인

할 수 없었다. 군산경찰서와 대구수성경찰서의 경찰들을 유선으로 조사하였으나 경찰

청, 지방경찰청에서의 지침이나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하였다.28)

하지만 실수비 자료에서 보이듯이 당시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은 당시 우병우 민정수

석과 조윤선 정무수석29)에게 전단지 배포자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

에 우병우 민정수석은 검찰과 경찰에 전단지 배포자에 대해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의 

지시를 전달한 것으로 판단되며, 별 문제 없는 전단지라고 얘기했던 경찰이 대검의 수사

지휘에 의해 신청인의 집을 압수수색을 했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보면 검찰의 지시가 있

27) 대법원 2000다37524. 어떤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그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

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인바,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

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ʼ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고, 여기서 ̒진실한 사실ʼ이라고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28) 참고인 OOO 조사보고(2018. 2. 21), 참고인 OOO 조사보고(2018. 2. 22.)

29)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의 재임 기간은 다음과 

같다. 이병기 비서실장 2015. 3. ~ 2016. 5, 우병우 민정수석 2015. 1. ~ 2016. 10, 조윤선 정무

수석 2014. 6. ~ 201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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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청와대가 검찰･경찰에게 외압을 하였는지에 대한 여부를 조사

하기 위해서는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인 이병기와 우병우 민정수석, 조윤선 정무수석을 

조사해야 하지만 현재 위 3명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되어 조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 

우리 위원회 조사 권한의 한계로 청와대와 검찰, 경찰로 이어지는 수사와 기소 과정에

서의 외압 작동 여부는 밝힐 수 없었지만, 이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므로 추후에라도 밝혀

야 한다.

나. 경찰청 문건 작성 경위 및 신청인에 대한 적용 여부

경찰청 문건 “전단지 살포 등 행위자 발견 시 대응요령” 작성 경위 및 신청인에 대한 적

용 여부 또한 확인할 수 없었다. 경찰청, 군산경찰서, 대구수성경찰서로 공문을 통해 위 

문건의 존재 유무를 질의하였으나 찾을 수 없다는 회신이 왔고,30) 군산경찰서, 대구수성

경찰서 경찰에게 질의하였으나 위 문건의 존재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31) 

하지만 다수의 언론에서 이 문건에 대해 보도하였고([표-8] 참고), 참여연대가 이 문건

에 대한 의견서에 서울지방경찰청은 ‘경찰관이 전단지를 살포하는 행위자를 발견하였을 

경우 적용할 수 있는 법률과 검문검색 및 임의동행･현행범 체포의 한계 등을 검토한 자

료’라고 답변하였고, 당시 경찰청장인 강신명이 기자회견에서 “(해당 문건에) 불법적이

거나 무리한 부분은 없는 것 같다”며 “(박 대통령 비판 전단 배포자에 대한) 현행범 체포

가 가능하며 현장 단속 조치 통고 처분을 거부할 경우 당연히 체포할 수 있다는 것”이라

고 밝혔듯이 이 문건은 실재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문건의 존재가 이 사건의 중요한 자료라고 판단하여 경찰청과 

일선 경찰서에 문건의 존재 여부에 대해 공문을 통해 확인하려 했으나 확인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 문건은 국가기관이 국민의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자료이며, 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추후에라도 이 문건의 존재 여부를 밝혀야 한다.

30) 경찰청 형사과-444(2018. 2 22.), 군산경찰서 경무과-1382(2018. 2. 21.), 대구수성경찰서 경무

과-1370(2018. 2. 20.)

31) 참고인 OOO 조사보고(2018. 2. 21), 참고인 OOO 조사보고(2018.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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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모태펀드 영화계정 운용을 통한 
국가기관의 부당한 개입 의혹 사건
* 관련 회사 및 진술자의 요청에 의하여 회사나 개인의 이름, 영화·드라마 제목 등을 비실명화 처리하거나 진술내용 일부를 

비공개 처리하여 편집함    

1. 의결주문

사건번호 2017직특1[모태펀드 영화계정 운용을 통한 국가기관의 부당한 개입 의혹 사건]

(사건번호 2017영6, 2017영8 병합)에 대한 별지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한다.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가. 직권조사의 취지

(1) 위 사건은 이명박 정부 시기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실에서 ‘대부분의 영화 투자자

본들은 우파 대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흥행여부에만 초점을 맞춰 좌파제작사에 자금 

지원’이 문제점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 자금을 ‘의도

적으로 우파 쪽으로만 배정’하는 전략을 입안한 이래,

(2)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영화 제작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모태펀드의 운용과정에

서 정부정책에 반하는 정서를 표출한 영화제작 종사자들에 대해 정부기관에서 자의

적으로 판단, 지원에서 배제하는 한편 소위 ‘우파’라 칭하는 정부 친화적 영화에 대해 

차별적으로 지원하는 등 부당하게 정부기관에서 개입한 의혹이 상당한 사건이다.

(3)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지난 정부에서 한국벤처투자(주)를 통한 모태펀드의 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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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심의와 인사, 제작비 지원 등을 위한 심의에서 영화의 내용 등에 개입하였던 

정황이 확인되었고, 영화산업 등에 종사하는 문화예술인들은 정부지원을 받기 위

해 정부의 기획의도에 맞는 작품 활동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 즉 자본을 통한 

‘검열’이라고 주장하는 바, 이에 본 위원회 조사를 통하여 그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

히고자 해당 사업의 부당한 과정을 직권 조사하였다.

나. 신청 취지

손아람(2017영6), 한국영화제작가협회(대표 이은)(2017영8)는 모태펀드 영화계정 

운용과정에서 한국벤처투자(주)의 개입과 모태펀드 블랙리스트 실행 여부에 대하여 조

사를 신청하였다.

다. 진상규명한 내용의 요지

(1) 이 사건 조사결과, 청와대는 정부 성향에 맞은 영화제작을 위해 영화발전기금을 통

한 직접지원방식으로 ‘가족영화제작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좌파 모태펀드 운용사

를 배제하는 블랙리스트를 운용하였으며, 한국벤처투자㈜의 임원진을 친정부 성

향의 인사들로 개편하는 등 운용사 선정과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이 행사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2) 모태펀드 블랙리스트는 청와대가 한벤투를 통해 모태펀드 문화･영화 계정 운용사 

선정 과정에 직접 개입하여 특정 창투사를 배제하는데 활용했음을 확인했다. 특히, 

문체부는 청와대 지시를 통해 영진위에 모태펀드 선정 배제 창투사를 하달하고, 영

진위는 모태펀드 출자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이를 실행했다. 다만, 최초 작성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이 경제수석실이라는 것 외에는 실제 작성자 및 배제 사유와 구

체적인 배제 경로는 확인하지 못했다.

(3) 이와 같이 제도화된 구조는 합법적으로 영화 시장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었다. 

결국 모태펀드 블랙리스트 실행 방법이 비제도적 방법에서 제도적 방법으로 진화하

는 과정을 보여 주고, 그 틈에서 특정인이 사익을 취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로써 

모태펀드 출자심의과정에서 모태펀드 블랙리스트를 실행하여 특정 운용사를 배제하

고, 한벤투 전문위원 제도를 통해 특정 영화 및 영화인에 대한 지원 및 배제를 실행하

였으며, 그 과정에서 특정인은 부정한 청탁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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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결과 영화 ‘OOOO’, ‘OOOOOO’, ‘OOOO’, ‘OOO’과 드라마 ‘OO OOOO’ 

등이 정부 지원을 통해 특혜를 받았고, 반면에 영화 ‘아가씨’, ‘덕혜옹주’, ‘밀정’, 

‘판도라’ 등은 배제 조치를 당했다. 또한, 모태펀드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AB사는 

2014 ~ 2016. 까지 모태펀드 운용사 선정 과정에서 지속적인 배제를 당했다. 이는 

당시 정부가 영화 및 영화인의 정치적 성향을 구분하여 모태펀드 블랙리스트 관리 

대상으로 두고,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 의도적인 지원 및 배제를 실행했다고 인정된

다. 이와 같은 “배제”, “특혜” 등은 청와대･국가정보원･문체부 등의 총체적 관여 아

래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사전검열”과 해당 창투사를 통한 직접 지시 및 한벤투 출

자심의위원회 과정의 공정성을 훼손하여 개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붙임 : [모태펀드 영화계정 운용을 통한 국가기관의 부당한 개입 의혹 사건] 진상조사

결과보고서

[사   건] 2017직특1 모태펀드 영화계정 운용을 통한 국가기관의 부당한 개입 의혹 사건

2017영6 영화계정 모태펀드 운용을 통한 영화인 블랙리스트 적용 사건(병합)

2017영8 영화계정 모태펀드 운영에 대한 한국벤처투자(주) 개입 사건(병합)

[신청인] 손아람, 한국영화제작가협회(대표 이은)

제1절 조사 개요

1. 직권조사 및 신청 취지

가. 직권조사 취지

(1) 위 사건은 이명박 정부 시기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실에서 ‘대부분의 영화 투자자

본들은 우파 대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흥행여부에만 초점을 맞춰 좌파제작사에 자금 

지원’이 문제점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 자금을 ‘의도

적으로 우파 쪽으로만 배정’하는 전략을 입안한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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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영화 제작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모태펀드의 운용과정

에서 정부정책에 반하는 정서를 표출한 영화제작 종사자들에 대해 정부기관에서 

자의적으로 판단, 지원에서 배제하는 한편 소위 ‘우파’라 칭하는 정부 친화적 영화

에 대해 차별적으로 지원하는 등 부당하게 정부기관에서 개입한 의혹이 상당한 사

건이다.

(3)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지난 정부에서 한국벤처투자(주)를 통한 모태펀드의 운용과

정에서 심의와 인사, 제작비 지원 등을 위한 심의에서 영화의 내용 등에 개입하였던 

정황이 확인되었고, 영화산업 등에 종사하는 문화예술인들은 정부지원을 받기 위

해 정부의 기획의도에 맞는 작품 활동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 즉 자본을 통한 

‘검열’이라고 주장하는 바, 이에 본 위원회 조사를 통하여 그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

히고자 해당 사업의 부당한 과정을 직권 조사하였다.

나. 신청 취지

손아람(2017영6), 한국영화제작가협회(대표 이은)(2017영8)는 모태펀드 영화계정 

운용과정에서 한국벤처투자(주)(이하 한벤투)의 개입과 모태펀드블랙리스트 실행 여부

에 대하여 조사를 신청하였다. 

2. 조사개시의 근거와 목적

가. 조사개시의 근거

(1) 2017직특1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

조 제1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를 위한 조사세칙｣ 제21조에 따라 2017. 9. 

15.자 제7차 전원위원회에서 조사를 개시하였다.



416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2) 신청인 손아람, 한국영화제작가협회(대표 이은)의 사건에 대한 조사개시 및 병합 의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

조 제1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를 위한 조사세칙｣ 제21조에 따라 조사 개

시하고, 아래 사건들이 2017직특1(‘모태펀드 영화계정 운용을 통한 국가기관의 부당한 

개입 의혹 사건’)과 동일한 경우에 해당하여 병합을 의결하였다.

신청인 손아람의 신청 사건(2017영6)은 2017. 11. 10.자 제14차 전원위원회에서 조

사 개시 및 2017직특1에 병합을 의결하였다.

신청인 한국영화제작자협회(대표 이은)의 신청 사건(2017영8)은 2017. 11. 27.자 제

17차 전원위원회에서 조사 개시 및 2017직특1에 병합을 의결하였다.

나. 조사 목적

위 사건은 모태펀드 영화계정 투자 과정 중 ① 청와대 및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부

당한 개입 여부 ② 정부기관에서 모태펀드 영화계정 개입의 실행 및 특정 영화 및 영화인

에 대한 투자 배제(특혜)여부 확인이 조사의 목적이다. 이 사건은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에서 출자한 모태펀드 영화계정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던 중 문체부에서 출자

한 문화계정 투자내역에서 비위 사실이 확인된 바, 추가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제2절 조사 경과

1. 문건 등 자료조사

가. 문체부 등 기관 제출 및 입수 자료

아래와 같이 모두 23건의 문건 및 자료를 입수하여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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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입수자료 목록

연번 기록명 작성자 등 입수일 비고

1 모태펀드 사업소개 한벤투 홈페이지 2017.09.20.

2
콘텐츠활성화를 위한 모태펀드 문화계정 

운영개선 방안 연구

김OO(문체부 

한국종합예술학교 

사무국장)

2017.09.21.

3 2010년 영화발전기금 사업계획 영진위 2017.11.07

4 2017년 영화진흥위원회 사업계획 영진위 2017.11.07

5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청와대 2017.09.21.

6 2009년 영진위 감사원 보고서 감사원 2017.09.21.

7 중소기업 투자 모태조합 규약 중소기업청 2017.09.21.

8 모태펀드 영화계정 운용사 선정 관련 법원 2017.09.21.

9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 실행계획 문체부 2017.09.21.

10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청와대 2017.09.21.

11 피고인 김기춘 등 7명에 대한 의견서 특검 2017.09.21.

12 영상콘텐츠산업과장 업무 인수인계서 문체부 2017.09.21.

13
한국모태펀드 2014년 1월 정시 및 9월 

수시출자사업 계획 공고, 접수 결과, 선정 결과
한벤투 홈페이지 2017.11.08.

14
한국모태펀드 2015년 2차 정시 출자사업 계획 

공고, 접수 결과, 선정 결과
상동 2017.11.08.

15
한국모태펀드 2016년 2차 정시 출자사업 계획 

공고, 접수 결과, 선정 결과
상동 2018.11.08.

16 모태펀드 영화계정 자펀드 현황 상동 2018.11.08.

17 2009년 영회진흥위원회 공고 사업 안내 영진위 2017.11.07.

18 영화 <사선에서> 제작 관련 문서 일체 영진위 2017.11.07.

19 극영화 투자 및 수익배분에 관한 계약서 영진위 2017.11.07.

20
KT 1천억 펀드 조성으로 콘텐츠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2013.01.31.자 기사)
K-BENCH 2018.01.09. 

21
’13~17.3. 문체부 출자 모태 자펀드 

프로젝트 투자 현황 등
노웅래 의원실 등 2017.12.18.

22 모태펀드 영화계정 투자 현황(’15~’17) 영진위 2017.11.07.

23
영진위, 전체/12세 이상 관람가 가족영화의 

설자리를 고민하다(보도자료, 2014.03.14.)
영진위 홈페이지 201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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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참고인 등 임의 제출 자료

아래와 같이 모두 2건의 신청인 및 참고인 임의제출 자료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표-2] 참고인 제출 자료 목록 

연번 기록명 제출자 입수일 비고

1
한국벤처투자(주)의 모태펀드 운용 창투사들에 대한 

투자심의 지침에 관한 건
한국영화제작가 협회 2017.12.08.

2
모태펀드 공문 관련 한국벤처투자 담당자 

통화 녹취록
상동 2017.12.08.

2. 참고인 등 대인 조사 

아래와 같이 참고인들에 대한 대인 조사를 진행하였다.

[표-3] 대인 조사자 목록

연번 대상자 관계 제목

1 김OO 당시 영진위 사무국장 진술조서(2017.09.26.)

2 김OO 상동 전화면담보고서(2018.05.17.)

3 OOO 당시 AT사 대표 면담보고서(2017.09.27.)

4 OOO 당시 BB사 제작이사 진술조서(2017.11.10.)

5 OOO 상동 전화면담보고서(2018.04.10.)

6 손아람 직영6 사건 신청인(영화 시나리오 작가) 진술조서(2017.11.17.)

7 OOO 당시 BB사 프로듀서 면담보고서(2017.11.14.)

8 OOO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사무국장 녹취록(2017.12.08.)

9 OOO 당시 AH사 심사역 1회 진술조서(2017.10.17.)

10 OOO 상동 2회 진술조서(2018.02.05.)

11 OOO 상동 전화면담보고서(2018.04.26.)

12 문OO 당시 영진위 국내진흥부장 1회 진술조서(2018.01.29.)

13 문OO 상동 2회 진술조서(2018.02.02.)

14 문OO 상동 전화면담보고서(2018.04.27.)

15 OOO 당시 한벤투 투자관리본부장 녹취록(2018.02.12.)

16 박OO 문체부 사무관 녹취록(2018.04.12.)

17 신OO 당시 청와대 행정관 진술조서(2018.05.04.)

18 이OO 당시 문체부 사무관 진술조서(2018.04.04.)

19 이OO 상동 면담보고서(2018.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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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대상자 관계 제목

20 박OO 상동 진술조서(2018.05.02.)

21 OOO 당시 SH 필름 소속 프로듀서 전화면담보고서(2018.02.28.)

22 김OO 당시 영진위 기반조성본부장 2회 진술조서(2018.02.27.)

23 OOO 당시 영진위 국내진흥부 주임 2회 진술조서(2017.12.08.)

24 OOO 상동 3회 진술조서(2018.01.22.)

25 윤OO 당시 문체부 콘텐츠산업실장 진술조서(2018.04.18.)

26 OOO 당시 영진위 국내진흥부 팀장 2회 진술조서(2018.01.26.)

27 OOO AL사 이사 전화면담보고서(2018.05.16.)

28 박OO 당시 문체부 콘텐츠정책관 진술조서(2018.04.19.)

29 박OO 상동 진술조서(2018.05.25.)

30 OOO 당시 국내진흥부 주임 2회 진술조서(2018.02.02.) )

31 OOO 상동 3회 진술조서(2018.02.13.)

32 OOO 영진위 홍보팀장 3회 진술조서(2017.11.03.)

33 OOO 비공개 녹취록(2017.11.03.)

34 OOO 상동 2회 녹취록(2018.02.05.)

35 OOO OOOOO협회 전무 녹취록(2018.02.14.)

36 OOO 한벤투 투자운용본부장 진술조서(2018.02.28.)

37 OOO 당시 영진위 국내진흥부 팀장 1회 진술조서(2017.11.08.)

38 OOO 상동 전화면담보고서(2018.05.03.)

39 OOO 당시 CJ E&M(엔터테이트먼트) 영화제작팀 진술조서(2018.04.09.)

40 OOO 상동 전화면담보고서(2018.04.10.)

41 OOO AQ사 대표 전화면담보고서(2018.03.14.)

42 OOO 당시 AV사 상무 면담보고서(2018.02.02.)

43 OOO BA사 대표 면담보고서(2018.05.25.)

44 OOO 당시 영진위 정책연구팀 주임 전화면담보고서(2018.05.28.)

45 OOO 당시 영진위 정책연구팀 팀장 전화면담보고서(201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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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조사 내용

1. 기초 사실

가. 모태펀드 

모태펀드란 기업에 직접 투자하기 보다는 개별펀드에 출자하여 직접적인 투자위험을 

감소시키면서 수익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펀드로서, 전체 출자금을 하나의 모(母)펀드로 

결성하고, 모(母)펀드를 통해 펀드운용사가 결성하는 자(子)펀드에 출자하는 펀드를 의

미한다(한벤투 홈페이지/www.kvic.co.kr).

정부는 2005년 4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제4조의2 규정을 신설하여 ‘중소

기업 및 벤처기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출자하는 ‘중소기업투자

모태조합’(이하 모태펀드)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중소기

업 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중산기금) 6천억 원, 정부재정 4천억 원 등 총 1조 원 규모의 펀

드가 조성되어 2035년까지 30년간 운용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2005년 6월 모태펀드 

투자관리 전문기관으로 중소기업청 산하 ‘한국벤처투자(주)(이하 한벤투)’가 설립되었

고, 전문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출자심의위원회(이하 출심위)

가 만들어졌다(김OO, 2014년 12월).

현재 중소기업진흥공단,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특허청,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 방송통신위원회,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국민체육진흥공단, 교육부, 환경부 

등이 출자자로 참여하고 있다(한벤투 홈페이지/www.kvic.co.kr).

나. 모태펀드 운영체계

영화진흥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측은 모태펀드에 출자를 하고 수익을 분배

받는다. 분배된 수익은 일반적으로 모태펀드를 통해 다시 투자된다.

모태펀드는 업무집행조합원1)으로 한벤투가 관리하며 출자대상 투자조합을 선정하고 

사후관리를 한다. 이에 따라 투자조합에 출자하고 조합 해산 시 수익을 분배받는데 손실

1) ‘업무집행조합원’이라 함은 본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운영과 조합재산의 관리, 운용, 분배 

등에 관한 업무를 집행할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조합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조합원을 말한다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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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는 경우 손실도 함께 감수한다. 모태펀드로부터 출자를 받은 투자조합은 민간투자

자의 출자를 받고 수익과 손실을 공유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여 투자 수익을 

회수하게 된다(김OO, 2014년 12월).

한편 한벤투는 매년 모태펀드의 출자자들과 협의하여 ‘모태펀드 운영계획’을 수립하

고, ｢모태펀드 출자금 운영 계획 공고｣를 한 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모태펀드 출자조합 운용사를 선정하는 출자사업을 진행한다. 모태펀드 출자사업에

는 창업투자회사(이하 창투사) 등이 신청하게 되며 한벤투는 창투사가 제출한 투자조합

운영 제안서 등을 심사하는 1차 정량평가를 진행하고, 출자심의위원 POOL 중 출자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심사보고서 및 업무집행조합원의 설명에 질의･응답을 통해 2

차 정성평가를 진행한다. 이러한 1차 및 2차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출자심의위원회에서 

모태펀드 출자조합 운영사를 최종 선정한다. 선정된 운영사는 민간자금을 유치해 투자조

합을 결성하고 조합 운영기간 동안 투자와 회수업무를 수행하며 조합의 존속기간이 도래

하면 그 수익을 출자자에게 배분하고 해산하게 된다. 

위 운용체계 속에서 모태펀드는 문화계정, 중진계정, 영화계정, 특허계정, 보건계정, 

엔젤계정, 지방계정, 관광계정, 스포츠계정, 과기계정 등을 운영하고 있다(한벤투 홈페

이지/www.k-vic.co.kr).

다. 모태펀드 영화계정 

영화계정은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에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기금의 용도) 2항, 영상전문투자조합 출자’에 의해 한국영화에 결성액 100% 이

상을 투자하는 펀드다(2010년 영화발전기금 사업계획).

해당 사업은 매년 100억 원을 출자해 상반기 내 모태펀드 영화계정을 통해 공고하여 

신규투자조합을 선정하고, 하반기에 결성해서 운용을 시작한다. 투자조합 운용기간은 

결성일로부터 5년 이내로 출자 한도는 결성 총액의 최대 60% 이내로 출자하고, 결성 총

액의 100% 이상 한국영화에 의무 투자해야 한다. 2017년 영진위는 2개 투자조합을 결

성하고, ’17년도 출자예산 180억 원과 영화계정 회수금 재투자분 100억 원을 포함하여 

총 280억 원을 출자했다(2017년 영진위 사업계획).

한편, 문화계정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의한 문화산업을 대상으로 투자하는 펀드

로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출자하고 있다. 영화계정이 한국영화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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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문화계정은 일부 영화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게임, 에니메이션, 캐릭터, 공연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 분야에 투자하고 있다(김OO, 2014년 12월).

라. 영화 투자 절차 

모태펀드를 통한 한국영화 투자는 운용사가 투자대상을 발굴하고 제작사와 투자조건 

등을 협의한 후 투자심의위원회(이하 투심위)를 통해 최종 투자여부를 결정한다. 

투자대상 프로젝트 발굴은 수시로 이루어지며 제작사측에서 콘텐츠 제작보고서 혹은 

사업계획서(영화 시나리오)를 운용사에 제안하면 담당 심사역2)이 예비검토를 실시하고, 

운용사 내부 회의를 통해 투자 검토 여부를 판단한다. 제작사의 제작설명회, 기업실사, 

투자조건 협상 등을 진행한 후 본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운용사 내부인력이 참석하여 

1차 심사회의를 통해 투심위 상정 여부를 확정한다.

다만, 투심위 개최 일주일 전에 한벤투가 자체 구축한 ERP(전사적통합시스템)3)에 투

심위 심사 자료를 등록해야 한다. 한벤투는 사전에 자료를 검토하여 법령 또는 규정위반 

사항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이른바 ‘준법사항 체크리스트’로서 이 과정에 한벤

투의 지적을 받게 되면 계획한 투심위는 철회해야 하고, 수정 보완해서 다시 ERP에 등록

한다. 최종적으로 ERP를 활용한 한벤투의 승인이 나면 운용사는 일주일 후 투심위를 개

최하고 최종 투자의사를 결정한다. 

투심위는 창투사 임원 1인, 프로젝트 담당 심사역, 창투사가 운영하는 외부전문심사

역, 준법 감시자, 한벤투 직원 1인이 참가하여 진행한다. 다만, 규정4)상 한벤투 직원 1인

이 참석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의결권 없이 참관 자격일 뿐이고, 사전에 한벤투 ERP를 통

한 사전 점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참석하는 경우는 드물다(OOO 진술조서 

2017.10.17./전화면담 보고서 2018.04.26.).

이러한 투심위 구성원은 2015년에 변경되고, 2017년에 재차 변경이 된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는 뒤의 ‘외부전문가 풀 제도’에서 후술하겠다.

2) ‘담당 심사역’은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재무상태, 완성도 심사할만한 내용을 투자심의위원회에 제안

하고, 가결되면, 투자에 대한 관리를 하는 일괄적인 업무자를 통칭

대리급을 선임심사역, 과장 부장급을 책임심사역, 이사급을 수석심사역으로 지칭

3) 기업 내 생산, 물류, 재무, 회계, 영업 등 경영 활동 프로세서들을 통합적으로 연계해 관리해 주는 시스템

4) 한국모태펀드 출자 자펀드 사후 관리 가이드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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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기관 모태펀드 개입 및 실행

가. 이명박 정부

1) 청와대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 2008. 08. 27.경 이명박 정부 시기 당시 대통령비서실 기획관리실에서 작성한 ‘문

화권력 균형화 전략’에 따르면 ‘대중이 쉽게 접하고 무의식중에 좌파 메시지에 동조

하게 만드는 좋은 수단인 영화를 중심으로 국민의식 좌경화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대부분의 영화 투자 자본들은 우파 대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흥행여부에만 초첨을 

맞춰 좌파 제작사에 자금 지원’이 문제점이라고 보고, ‘건전 문화세력에 대한 전폭적 

자금 지원 및 좌파 자금줄 차단’을 보고하고 있다. 

또한, 보고서는 영화진흥위원회 등 핵심기관의 내부에 좌파 실무자들의 인적 청산을 

위해 위원장을 교체하고, 위원장이 이를 실행하도록 BH에서 지속적으로 감시 및 독려한

다고 기술되어 있다. 

균형화 추진을 위한 전략으로 ‘의도적으로 자금을 우파 쪽으로만 배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문화예술인 전반이 우파로 전향하도록 추진’한다는 전략 내용을 보고하였다.

한편, ‘우파 영화가 영화시장을 주도하도록 분위기 조성을 추진하고, 기존 영진위 기금

을 활용하여 약 300억 원의 영화 펀드투자를 조성’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2)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 ‘영상전문투자조합 출자사업’

∙ 당초 영진위는 2000.경 직접 출자해서 ‘중형 투자조합 출자사업’과 ‘다양성영화전

문 투자조합 출자사업’ 등 두 개의 투자조합을 결성했다. 즉, 영진위가 업무집행조합

원으로서 출자사업을 관리하며 출자대상 투자조합을 선정하고 사후관리를 하는 등

의 역할을 직접 수행했다.

해당 사업은 2008년 감사원5)으로부터 ‘유사목적의 출자사업을 기관별로 각각 운

영,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및 중복지원이라는 지적과 함께 영진위의 출자사업 재원

을 모태펀드에 출자하여 함께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있고, 2009년 

국정 감사 중 진성호 의원실에서 영진위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문제제기하며 모태펀

5) 2009년 영진위 감사원 보고서 일부



424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드로 병합하라는 지적이 있었다. 그 결과 2010. 1. 영진위 전체회의에서 모태펀드

에 출자토록 하되 영화계정 별도 신설 등을 의결하고, 같은 해 2월경 에 영진위는 모

태펀드의 조합원6)이 되었다. 

영진위 출자사업이 모태펀드로 이관된 과정 중 정부기관의 의도적 개입을 통해서 실

행됐는지 여부는 확인된 사실이 없다. 

∙ 다만, 당시 국내진흥부 문OO 부장은 2009년 국정 감사 중 진성호 의원실에서 영진

위에 요청한 자료와 질의 사안에 대해 “당시 문화부와 영진위 집행부인 위원장과 사

무국장, 새누리당의 의원 두 세명은 서로 간에 영진위 사업 관련해서 모두 공유를 하

고 있었습니다. 영진위 출자사업 관련해서 공공성과 전문성을 제기하며 모태펀드로 

병합할 것을 주문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김OO 국장(당시 영진위 사무국장)이 제안

해서 영진위에서 처음 다양성 영화 제작 관련해서 KTB 다양성 펀드를 조성한 적이 

있는데 당시 OOO 대표가 9인 위원회 위원이고 남편 분이 명 필름 이은 대표인데 예

비 심사위원 심사로 들어가서 사업을 결정했습니다. 두 달 동안 출자자를 모집했는데 

이때 명필름이 20억을 출자 했어요. 당시는 OOO와 같이 MK필름이라는 명의로 출

자를 했는데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업계에서는 모두 알고 있었던 

사실이고 다양성 영화 출자 경우 출자를 쉽게 하지 않았던 분야인데도 당시 국정감사

에서 아내는 결정 심사하고 남편은 심사를 했다며, 국회에서 부도덕하다면서 질책을 

했었습니다. 또한 최초의 투자조합인 드림벤처캐피탈이 이창동 감독의 초창기 감독 

작품과 이스트필름, 유니 코리아 창투사와 연결이 되었는데 운영기간이 끝난 후 결과

를 보니 약 50억의 손실이 났고 이를 유니 코리아 대표인 OOO개인 자본으로 손실액

을 메꿨습니다. 그래서 영진위에서는 출자금을 전액 회수할 수 있었고 손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보면서 커넥션이 작동한 것으로 보고 국회 질의가 있

었습니다. 항간에는 문화부 전 장관이었던 이창동 감독, 영진위 부위원장이었던 

OOO, 이스트 필름 대표였던 OOO, 유니 코리아 대표 OOO이 관계를 맺어 펀드를 

쥐락펴락 했다는 식으로 잡으려고 했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모두 노무현을 사랑하는 

문화예술인 지지자 모임 성원이었던 이유가 컸던 것으로 짐작됩니다. 이후로 영진위 

출자사업은 결국 모태로 병합이 됐고 (…생략…)”라고 했다. 

∙ 이어 위 문OO은 “당시에는 개별적으로 진행이 되니 알 수가 없었으나 현재 상황을 

6) ‘조합’이라함은 법과 본 규약에 따라서 설립된 조합인 ‘한국모태펀드(KFOF Korea Fund of 

Funds)’를 의미한다(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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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해 보면 ‘문화권력균형화전략’이 작동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진위 펀드의 모

태에 병합이 목적이 아니라 무언지는 알 수 없지만 좀 더 큰 그림에서 진행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영진위에 크고 작은 문화부나 감사원, 그리고 국회에서의 영

진위에 사업에 대한 간섭이 시작되는 시발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했다

(1회 진술, 2018.01.29.).

3) 한국벤처투자주식회사(이하 한벤투)

∙ 위의 보고서는 우파 자금 지원 및 좌파 자금줄 차단을 위해 ‘대규모 문화자본과 정부 

간 새로운 문화펀드를 조성’하고, ‘반정부적이지 않으면서도 작품성과 상업성을 두

루 갖춘 우파 영화가 영화시장을 주도하도록 분위기 조성을 추진’하는 등의 방안을 

기술하고 있다. 

∙ 당시 한벤투 투자관리본부장이었던 OOO은 “노무현 정부 출범해서 한 3년차, 4년

차 초반부까지는 철저하게 모태펀드의 운영은 한국벤처투자의 메니지먼트가 다했

어요, 의사결정을. 그런데 MB 정부가 출범하면서 한국벤처투자의 자율권이 없어지

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의사결정의 최종의사결정은 각 정부부처가 최종 컨펌을 

해야만 의사결정이 끝났어요 (…생략…)”라고 했다. 

또한, 위 OOO은 ‘한벤투는 민간전문기구로 설립되었는데 모태펀드 운영에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이 시작되었다. 신규투자사업 관련해서 예산을 직접 배정함에 따라 

한벤투의 조정 권한이 약화되었고, (...출처가 분분명한 내용으로 비공개...)는 얘기

가 창투사로부터 들려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녹취록, 2018.02.12.).

∙ 또한, 해당 시기에 모태펀드 투자를 전폭적으로 지원받은 영화가 확인되었고, 반면

에 모태펀드 배제 지시 사실에 대해서도 확인된바 이는 뒤의 ‘영화 지원 및 배제 사

실’에서 후술하겠다. 

나. 박근혜 정부

1)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화계 개입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범행’을 살펴보면 ‘모태펀드 운용에 실질

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식회사 한국벤처투자의 임원 교체를 통한 대책 강구’에 대한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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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이 있다. ’친노(親盧) 계열 대기업(CJ･롯데)이 문화･영화 분야 모태펀드의 운용적 독식

‘ 하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정부자금을 투입한 문체부가 독립성 보장을 이유로 이를 용

인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위 공소장에는 2013. 8. 5. 임명된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대통령 수석비서관

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종북세력이 문화계를 15년간 장악했다. 정권 초기에 사정을 휘둘

러야 한다. 이것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국정과제이다’라는 내용의 

발언을 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또한, 김기춘 비서실장은 수차례에 걸쳐 ‘국정지표가 문화융성인데 좌편향 문화예술

계에 문제가 많다’, ‘문화계 권력을 좌파가 잡고 있다’라고 말하며, ‘정부에 비판적 활동

을 한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라’,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 실태를 

전수 조사하라’고 지시한다. 나아가, ‘좌파에 대한 지원은 많은데 우파에 대한 지원은 너

무 없다’, ‘정권이 바뀌었는데 우파는 배고프다, 잘해보라’ 며 친정부적 단체를 특별 관리

할 것을 촉구한다.

이러한 지시는 2014. 4. 4.부터 5. 하순까지 당시 박준우 청와대 정무수석과 신동철 국

민소통관비서관 등은 ‘민간단체보조금 TF’를 운영하면서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

안’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해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제출한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보고서

를 검토한 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2)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영화계 개입

가) ‘모태펀드 개선방안’과 ‘건전영화 육성방안’ 

∙ 2013. 12. 18. 김기춘 비서실장이 CJ에서 배급한 영화 <변호인>이 흥행에 성공하

자 모철민 교문수석에게 위 영화의 엔딩 자막에 문체부가 투자했다고 나온 것 등을 

질책하면서 ‘CJ에 대한 제재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하였다.

모철민은 이를 문체비서관인 김소영에게 전달하면서 문체부와 영진위가 협의해서 

관련해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고, 이후 모철민은 김기춘에게 ‘모태펀드 개선

방안’과 ‘건전영화 육성방안’ 등에 관하여 보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 

2017고합102 증거기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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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태펀드 개선방안’

∙ 문체부는 모태펀드 개선방안으로 ‘투자조합의 업무 보고의 정례화 및 투자심사계획 

등 수시 상황보고로 사전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정책방향에 따라 투자조합 투자심

의위원회 참석(옵저버), 의견을 제시’한다는 방안을 제출한다. 

이 방안은 문체부 내에서 이념적으로 문제된 모든 내용에 대한 대응책으로 김기춘에

게 보고된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 실행계획’에서 언급되었는데 이보다 더 

앞선 것으로 드러났다. 

∙ 청와대 교문수석 모철민은 특검 진술에서 영화 <변호인>의 엔딩크레딧에 문체부 이

름이 있었던 것 때문에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정부기관이 정치편향적인 영화에 지원

이 들어간 것에 대한 지적을 받고 현황 및 조치사항에 대해 보고했는데 “ (…생략…) 

정부 심의위원 구성 시, 국정기조에 대한 이해가 높은 명망 있는 위원을 위촉함으로

써 부적절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점이 있었던 것 같고, 그 외 적극적

인 대책으로 그래서 차라리 영화진흥기금 확충을 통하여 좋은 창작 작품을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는 점도 보고 드렸습니다 (…중략…) 문체부와 협의

하여 함께 추진한 것입니다 (…생략…)”라고 진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 

2017고합102 증거기록 중).

∙ 문체부 사무관 이OO은 “문산과에서 작성했습니다. 담당자인 박OO 사무관의 얘기

에 의하면 이미 작성되어 있는 것을 저에게 전달했다고 들었습니다.”라고 했다(진술

조서, 2018.04.04.).

∙ 이에 대해 문체부 문화산업정책과 사무관인 박OO은 “ (…생략…) 13년 12월에 <변

호인> 사태가 터져서 이때부터 몇 달 동안 3~4개월 난리가 났어요 (…중략…) ‘대책

을 만들어라. 뭐라도 만들어라.’ 막 했을 때 여기에서 만들어진 자료가 이때까지 15

년 말까지 쓰였는데 (…생략…) ”라고 했다(녹취록, 2018.04.12.).

∙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실 행정관 신OO은 “모태펀드 개선방안으로 문체부로터 초

안을 받아서 제가 정리를 해서 모철민 수석님께 보고를 하고 이를 실장님께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했다(진술조서, 2018.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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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 실행계획’ 중 정부 출자 펀드 부분

❸정부출자펀드의 

영화투자

 ’06년부터 

모태펀드에 총 

4,143억원 출자

→ 

투자조합(투자심의

위) 의사에 따라 

투자 결정 

∙ 사전 모니터링 강화

  - 투자조합의 업무보고 정례화 (투자조합→한국벤처투자) 

등 수시 상황보고, 투자심의위 참석 및 의견제시 등

∙ 투자심의위 결과 법령･규약 위배시 권고/재심의 요청

(2) ‘건전영화 육성방안’

∙ 한편, 문체부는 건전영화 육성방안으로 ‘건전애국영화제작지원 사업’을 추진하겠

다고 보고한다.

∙ 위 신OO은 “일반적인 영화제작사업이 펀드를 통한 간접사업만 있었는데 비서관이 

직접지원사업이 가능한지 알아보라고 해서 정OO 과장과 통화를 해서 지시사항을 

전달했습니다.”라고 하며, “문체부에서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선례가 없어 

시행이 어렵겠다고 했으나 비서관이 경제수석실과 협의를 해서 예산방안을 알아보

겠다고 해서 정부 예산 수립할 때 신청을 하라고 전달했습니다.”라고 진술했다(진술

조서, 2018.05.04.).

∙ 위 이OO은 특검 진술에서 “2014. 4. 경 ‘건전한 사고와 국가관을 확립하는데 도움

을 주거나,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등 긍정적인 소재와 내용의 영화’라는 ‘건전영화’

에 대한 직접 지원 방안에 대해 검토하여 청와대 신OO 행정관에게 보낸 적이 있고, 

실제로 이 방안이 영진위에서 시행되었습니다. 물론, 국･과장에게 보고하였고, 장

관에게도 보고되었습니다.”라고 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 2017고합102 증거

기록 중).

∙ 이에 대해 문OO은 ‘문체부 영상과에서 건전애국영화를 추경예산으로 추진하고 있

다고 하여서 저희 영진위에서는 정책적으로 12세 이상 관람가나 전체 관람가 영화 

등에 대한 검토를 하고 제안을 한 것이 가족영화제작지원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

다. 14년 초에 문화부에서 영진위 정책연구팀에 제안해 와서 영화가 전체관람가, 각

각 12세･15세･18세 관람가로 등급을 구분하는데 전체관람가가 차지하는 비중, 한

국영화가 차지하는 비중 등을 분석해서 문화부 영상과에 제출했습니다. 애국건전영

화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진행했을 때는 명분도 안서고 보수의 이미지가 강해서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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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라는 이름으로 순화시켰습니다. 이 제안이 가족영화제작사업 필요성의 근거로 

작용했고 이 사업의 시작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사업 처음 기획 시에는 사업의 

필요성을 정책연구팀을 통해 진행하고 추경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내진흥부와 

구체적인 사업의 틀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사업의 구체적인 기획은 저와 

이OO 사무관이 진행했습니다(진술조서, 2018.01.29.).

∙ 당시 문체부 콘텐츠정책관인 박OO은 “가족애나 애국심, 휴머니티를 보여주는 영

화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김종덕 장관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고, 

그 방안과 관련하여 모태펀드를 통해서는 지원을 확장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니 영진

위의 ‘가족영화’로 기억되는 사업을 신설하여 이러한 영화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라고 했고, ‘이OO 사무관이나 정OO 과장에게 

보고받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했다(진술조서, 2018.04.19.).

(3) 소결

위와 같은 진술을 종합해 볼 때 모철민이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보고한 영화진흥기금 

확충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의 적극적인 대책으로 문체부에서 ‘모태펀드 개선

방안’과 ‘건전영화 육성 방안’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2013년 영화 <변호인>의 엔딩자막에 문체부의 투자가 확인된 것 때문에 김기춘 비서

실장으로부터 정부기관이 정치편향적인 영화에 지원이 들어간 것에 대한 지적이 있자 문

체부에서는 대책 마련에 부심했고, 그에 대한 방편으로 ‘사전 모니터링 강화’와 ‘투자조

합 투자심의위원회 참석하고 의견을 제시’한다는 주요 내용으로 모태펀드 개선방안을 보

고했다. 이는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 실행계획’에서 언급하기 전에 앞서 구상

했었던 것으로 문체부에서는 2015년 까지 문체부 보고용으로 활용했다. 위 모태펀드 개

선방안은 ‘가족영화제작지원 사업’이 포함된 건전영화 육성방안과 함께 신OO 행정관이 

문체부에서 초안을 받아 정리하여 모철민에게 보고하고 이를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보고

했다. 

나)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2014. 5. 말경)

∙ 김기춘은 2014. 3. 14.경 실수비에서 수석비서관들에게 ‘비영리단체에 대한 지원

과 관련하여 심사위원장을 통해 과거의 실적을 심사하라. 좌파활동 단체에 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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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 곤란하다’는 취지로 발언하였고, 그 무렵 박준우 정무수석에게 ‘수석실별로 나

눠져 있는 업무 관련 비서관들을 모아서 TF를 만들어서 내용을 정리해 보라’고 지시

하였다. 그밖에도 김기춘은 신동철 비서관에게 ‘좌파에 대한 지원은 많은데 우파에 

대한 지원은 너무 없다. 중앙정부라도 나서서 지원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정부의 민

간지원 실태에 대하여 질책하였고,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죄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데 비해 우파는 배고프다. 잘 해 보라’고 지시하였다.

∙ 박준우 정무수석과 신동철 비서관은 소통비서관실 박OO 행정관에게 민간단체보조

금 TF의 활동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였는데, 이에 따라 박OO가 

2014. 5.말경 작성한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보고서의 주된 내용 중 모태

펀드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보고 내용의 ‘3. 모태펀드 관리대책 강구’에서는 문화･영화 계정에 투자되는 모태펀

드가 좌파 문화운동의 자금 창구가 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하면서, CJ･롯데 등 대

기업과 친노 창투사인 ㈜‘AB사’ 등이 참여정부의 후원으로 급성장하여 이러한 문화

펀드 운용을 독식하고 있고 문체부가 독립성보장을 이유로 이를 용인하고 있으며 펀

드 운용사들을 관리하는 ㈜한국벤처투자가 이러한 좌편향 투자관행에 대한 개선의

지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한국벤처투자의 임원진을 친정부 성향의 인사들로 

교체하겠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실제 위 보고 자료에 언급된 모태펀드 운용 창투사인 ㈜‘AB사’, ㈜AA사 경우 모태펀

드 운용사에서 배제되는 창투사 리스트에 오르게 된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러한 내용은 

문체비서관 김소영, 문체비서실 신OO 행정관의 각 진술 및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 

정OO 과장, 이OO 사무관의 각 진술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어 결국 위 문건을 기초로 하

여 이러한 ‘좌파 모태펀드 운용사’를 배제하는 블랙리스트가 운용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7)

7) 피고인 김기춘 등 7명에 대한 의견서(특검기록), 1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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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중 3면

다) 모태펀드 블랙리스트

∙ 위 신OO은 “당시 김소영비서관님이 6개의 회사가 모태펀드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

니 문체부도 알고 있으라고 전달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디서 난거냐

고 물으니 알 필요는 없고 문체부도 알고는 있어야 된다고 해서 전달은 했습니다. 재

차 6개의 기준이 뭐냐 물으니 정확히는 모르는데 ‘야당 유력인 정치인과 관련이 있

다는 얘기를 해주면서 알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였습니다. 포함된 창투사 중에 한 곳

은 야당 정치인의 일가라고 했습니다. 추측하기로는 (...출처가 분분명한 내용으로 

비공개...) 명단을 작성했을 것 같습니다. 이 명단은 메모를 해서 정OO과장에게 직

접 전달을 했습니다.”라고 했다(진술조서, 2018.05.04.).

위 신OO은 ‘김소영 비서관으로부터 최초 전달받은 모태펀드 문제 회사는 AA사, 

AB사, AC사, AD사, AF사, AG사이고, 다만, 문체부에서 CJ 계열사인 AH사에 대해 

문의해 온 적이 있다. AH사도 사실상 포함됐고, 이 명단이 모태펀드 블랙리스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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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기비서관실이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

했다(전화면담보고서, 2018.05.17.).

한편, 특검 진술에서 위 신OO은 ‘6개였다가 4개로 줄었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다소 

변동이 있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2017고합102 

증거기록 중).

∙ 이에 대해 특검 진술에서 청와대 김소영 비서관은 “2014년 하순경에서 2015년 초

순경 모태펀드와 관련하여 ‘AB사’ 등 회사가 운용사로 선정되지 못하도록 지시하기

도 했는데 저는 그것이 ‘실수비’ 전달사항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 2017고합102 증거기록 중).

∙ 특검진술에서 위 이OO은 “AB사를 포함하여 총 4군데 창투사(�AB사, � AJ사, � 

AC사, �AA사)가 모태펀드 영화계정 운용사 선정 과정에서 배제되어야 하는 것으

로 지시받은 기억이 (…중략…) 2015. 3. 경 정OO 과장으로부터 받았던 지시였고 

(…중략…) 정OO 과장은 윤OO 전 콘텐츠실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얘기해주

었습니다.”라고 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 2017고합102 증거기록 중).

∙ 특검진술에서 문체부 영상과장 정OO은 “문화산업정책과에서 저희가 통보를 받은 

것인데 배제하라고 한 이유는 따로 이야기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모태펀

드를 담당한 박OO 사무관도 이 4개가 정확하게 어떠한 사유로 배제되는 것인지 알

지 못했고, 윤OO 당시 콘텐츠산업실장이 기재부에서 문화부로 넘어온 사람으로 경

제수석실이나 모태펀드 쪽과 많이 접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4개의 투자조합이 

정확하게 어떤 사유로 되어 있는지는 따로 설명해준 적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 2017고합102 증거기록 중).

∙ 이에 대해서 문체부 문화산업정책과 사무관 박OO은 “윤OO 실장으로부터 모태펀

드 부적격 관리대상이라면서 4개 회사의 명단을 받았었고, 배제 회사 명단은 몇 번

에 걸쳐서 변경되었다.” 라는 취지로 진술했다(녹취록, 2018.04.12.).

∙ 당시 콘텐츠산업실장 윤OO은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일관되게 부인했다

(진술조서, 2018.04.18.).

∙ 한편, 위 문OO은 “이OO 사무관으로부터 모태펀드 2014년 1차 정시 출자사업에

서 ‘AB사’를 지원 배제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영화 <변호인>에 투자한 창투사가 문

화계정에서 3개, 영화계정은 1개 회사인데 모두 배제 대상이다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2회 조서, 2018.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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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진술을 종합하면 청와대에서 작성한 모태펀드 블랙리스트는 영화인 <변호인>이 

개봉한 후 2014. 초순 경 처음 언급되었고, 같은 해 중순 경 문서화 되서 분명치 않

은 사유에 따라 명단을 변경해온 것으로 보인다. 최초 문서화된 모태펀드 블랙리스

트는 2014. 5.경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에서 언급된 모태펀드 운용 창투

사인 ‘AB사’, ‘AA사’, ‘AG사’ 3개사인 것으로 보이고, 2014. 하순에서 2015. 초순 

경 김소영 비서관이 문체부에 하달한 ‘AA사’, ‘AB사’, ‘AC사’, ‘AD사’, ‘AF사’, ‘AG

사’ 등 6개 회사이고, 추가로 ‘AH사’가 포함됐다. 이어 2015. 6경. ‘AB사’, ‘AJ사’, 

‘AC사’, ‘AA사’ 등 4개사로 변경되어 문체부 문산과로 하달된 사실은 청와대에서 

2016년까지 정치성향과 정권의 정서에 맞지 않는 창투사를 선별하고 리스트화하는 

작업을 계속 진행했다고 볼 수 있다. 

모태펀드 블랙리스트는 청와대가 한벤투를 통해 모태펀드 문화･영화 계정 운용사 

선정 과정에 직접 개입하여 특정 창투사를 배제하는데 활용했음을 확인했다. 특히, 

문체부는 청와대 지시를 통해 영진위에 모태펀드 선정 배제 창투사를 하달하고, 영

진위는 모태펀드 출자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이를 실행했다. 다만, 최초 작성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이 경제수석실이라는 것 외에는 실제 작성자 및 배제 사유와 구

체적인 배제 경로는 확인하지 못했다. 

3) 문화체육관광부 실행 방안

가)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 실행계획’(2014. 10. 경)

∙ 김기춘 실장으로부터 ‘이념편향적인 것, 너무 정치적인 사업에 국민 세금이 지원되

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문체부 사업 중에서 그런 것이 있는지 살펴보라, 청와대에

서 지시한 사항들이 문체부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질책을 받고 

문체부 김종덕 장관이 2014. 10.경 송OO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보조금 지원과 관

련된 종합계획으로 보고받은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 실행계획’은 문체부 

내에서 이념적으로 문제된 모든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담고 있다.8)

∙ 이에 따라 문체부에서는 송OO 실장을 단장으로 하고 관련 국장･과장･사무관이 참

여하는 ‘건전콘텐츠활성화TF’ 회의를 개최하면서 장관 보고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

는지 여부를 점검한 후 이를 김종덕 장관과 교문수석실에 보고하였다. 

8) 위 판결문 79~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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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로 문체부가 보고한 ‘모태펀드 개선방안’은 ‘정부 출자 

펀드의 영화 투자 관련 개선방안’, ‘건전영화 육성방안’은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지

원 사업 개선방안’으로 진화한 보고서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그림-3]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 실행계획｣ 중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지원 사업 개선방안

[그림-4]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 실행계획｣ 중 정부 출자 펀드의 영화 투자 관련 개선

방안 부분

∙ 위 보고서 내용 중 “건전영화 제작지원 사업 신설”과 관련하여 위 문OO은 “문체부 

영상과에서 건전애국영화를 추경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하여 영진위에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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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12세 이상 관람가나 전체 관람가 영화 등에 대한 검토 및 제안을 한 것이 가

족영화제작지원 사업이다. 애국건전영화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진행했을 때는 명분

도 안서고 보수 이미지가 강해서 가족영화라는 이름으로 순화시켰다. 이 제안이 가

족영화제작사업 필요성의 근거로 작용했고 이 사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사업 

기획 시에는 사업의 필요성을 정책연구팀을 통해 진행하고 추경 예산 확보를 위해 

국내진흥부와 구체적인 사업의 틀을 만들기 시작했고 대부분의 기획은 저와 이OO 

사무관이 진행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진술조서, 2018.01.29.).

∙ 특검진술에서 위 이OO은 투자 운영 개선 방안으로 “문체부의 모태펀드가 출자한 

투자조합을 운용하는 창투사인 ‘AB사’의 경우, 영화 <변호인>에 투자하였는데 청와

대에서 각종 정부의 모태펀드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한국벤처투자를 통해 AB사로 

하여금 향후 모태펀드가 출자하는 투자조합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정부 비판적

인 영화에 대한 대책으로 “사전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개별 투자조합들의 투자심의

위원회(이하 투심위)에 친정부 성향의 인사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고, 문체부 장관정책보좌관으로 있던 박OO가 투자조합이 운영하는 투

자심의위원회 ‘외부 전문가 풀’에 개입하여 친정부 성향의 인사들로 구성했다“는 취

지로 진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 2017고합102 증거기록 중).

∙ 위 박OO은 “박OO 보좌관이 모태펀드에 관심을 가졌고. 그에 따라 관련 자료를 요

청한 적 있어 상당한 분량의 자료를 제공한 적 있다. 위 문서가 보고되기 3~4개월 전

이었고, 운용사 내부 투자심의위원회 외부전문가 제도 도입과 외부전문가 풀을 구

성하는데 관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녹취록, 2018.04.12.).

박OO 보좌관이 투자심의위원회에 개입했다는 사실은 위 박OO 진술 외에는 확인

하지 못했다.

나) 모태펀드 영화계정 운용사 선정 관련(2015. 6. 경) 

∙ 위 문서는 2015. 6. 19. 문체부 이OO 사무관이 작성한 것으로 “정확한 출처는 모르

나 내가 모태펀드 운용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운용사(AD사)를 선정하라고 한

벤투 모태펀드 담당자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의 정보보고가 문체부에 왔다고 

윤OO 콘텐츠산업실장에게 듣고,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으로 해명한 자료이다. 

2015. 3. 경 첫 번째 운용사 선정 과정에서 AD사와 AK사가 서류심사는 통과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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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사에서 모두 탈락하여 재선정(2차)를 진행하게 되었고, 이 2차 선정 절차에서 

4개 회사가 서류 심사를 받았고, AD사, AA사, ‘AB사’가 통과하였다. 운용사 부적격

대상인 AA사와 ‘AB사’를 제외하면 AD사가 남는데 영진위 모태펀드 담당자에게 1

차 선정 과정 중의 탈락 사유가 보완되었는지 점검하라고 조언을 했다. 같은 해 6. 

16. 경 영진위 담당자로부터 AA사가 부적격대상에서 해제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

를 신OO 행정관에게 확인하니 청와대 경제수석실 산하 중소기업비서관(중기비서

관실)실에 확인했는데 AA사가 부적격대상에서 해제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알려

왔다.” 재차 “영진위 담당자가 AA사 미해제 사실을 알려왔고, 직접 한벤투 이OO 본

부장에게 경위를 파악하니 같은 해 6. 18. 경 BH담당과 한벤투 조OO 사장이 협의하

여 해제한 것을 확인했다. 한벤투 사장 정도면 청와대 경제수석실과 협의했을 것 같

다”고 했고, 한편, “정OO 과장이 윤OO 콘텐츠산업실장에게 불려가서 제가 AD사를 

모태펀드 영화계정 운용사로 선정하도록 압력행사를 했다는 정보보고가 왔다고 해

서 본 경위서를 작성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마지막으로 문체비서관실에 확인 결과 모

태펀드 사장과 경제수석이 해제하는 방향으로 협의 중이나 미확정 상태인 것을 확인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 2017고합102 증거기록 중).

∙ 위 신OO은 “당시 이OO 사무관이 하나의 펀드가 6개의 명단에서 빠졌다면서 확인

해 달라고 요청해 와서 중기비서관행정관에게 물어보니 모르는 눈치인 것 같았고 알

아봐 준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연락이 왔는데 신경 쓸 필요 없다는 답변이었고 한벤

투에서 알아서 할 것이다 고 했습니다. 그 내용 그대로 이OO 사무관에게 한벤투에

서 알아서 한다고 하니 신경 쓰지 마라는 애기를 전했습니다. 당시는 한벤투가 관리

를 하고 있으니 신경 쓰지 말라는 취지로 받아 들였습니다.”라고 진술했다(진술조

서, 2018.05.04.).

∙ 당시 영진위 모태펀드 사업담당자 OOO은 “1차 정시는 적격자 없음으로 끝나고, 2

차 정시를 앞 둔 6월 중순 경 이OO 사무관으로부터 AD사가 해결된 것 같다는 연락

이 왔다. 정확한 확인을 하고자 한벤투의 이OO 본부장에게 ‘AD사가 해결 됐다라는 

사무관의 연락을 받았는데 맞냐’라고 확인하니 ‘AD사가 아니라 AA사인데 사무관

이 잘못 안거다. 기다려 봐라. 연락 갈 거다. BH에서도 알고 있는…’ 하면서 말을 흘

렸다. 이OO 사무관에게 전화해서 ‘모태에서 AA사라고 하는데요.’ 라고 전했다. 며

칠 뒤 이OO 사무관으로 부터 전화가 왔는데 격앙된 음성으로 ‘박OO 팀장이 다른

데 가서 내가 AD사를 밀고 있다고 그랬다면서요’ 하고 따졌다. 바로 제가 ‘무슨 소리



437
제2권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종합보고서 부록

십니까. 사무관님이 AD사가 해결되었다고 말씀하셔서 확인 차 한벤투에 해결 여부

를 확인했었습니다. 제가 무슨 권리로 사무관이 민다고 얘기했겠습니까. 뭔 일을 겪

으려고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하고 대답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어 위 박OO은 2차 정시 과정에서 “심사가 2015. 6. 25.이었는데 며칠 전 (이OO 

사무관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AA사가 해결됐다’면서 사무국장에게 ‘AA사가 풀렸

으니 AA사로 가는 거다 라고 전달해라. 딴말 필요 없고 그렇게만 전달해라’고 연락

이 왔습니다.” 사무국장에게 전달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AA사를 운용사로 선

정하는 과정에 문체부가 개입된 것으로 보인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2회 진술조

서, 2018.01.26.).

∙ 이에 대해 위 이OO은 ‘이미 AA사와 AB사는 운용사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지시를 

이미 (청와대로부터)받았기 때문에 결국 남는 것은 AD사 뿐이었는데, 말씀드렸다

시피 AD사는 이미 한차례 현장 실사 등에서 탈락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영진위 모태

펀드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탈락사유를 보완되었는지를 살펴보라는 취지로 연락을 

했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했고, ‘2차 선정 과정 중 영진위에 AA사가 해결되었

다는 연락은 한 적 없다’고 했다(면담보고서, 2018.05.24.).

∙ 한편, 위 윤OO은 “전혀 모르는 내용입니다. 정보보고 내용 관련 들어본 바도 없고 

관련해서 정OO 과장에게 확인한 적도 없습니다. 모르는 내용입니다.”라고 진술했다

(진술조서, 2018.04.18.).

∙ 위 문서는 청와대가 직접 작성한 모태펀드 블랙리스트를 활용하여 모태펀드 운용사 

선정 과정에 직접 개입해 온 정황을 보여주고 있다. 모태펀드 영화계정 운용사 지원 

및 배제 여부를 결정하는데 청와대 경제수석이 관여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또한, 모태펀드 영화계정 운용사 배제 리스트인 이른바 모태펀드 블랙리스트를 청

와대 교문수석실 문화체육비서관실과 청와대 경제수석실 중소기업비서관실 사이

에 공유하였으며, 청와대에서 문체부와 한벤투를 통해 직접 특정 영화인에 대한 지

원 배제 및 특혜 지시를 하달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즉,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문체부와 한벤투는 모태펀드 배제 창투사를 관리하며 배

제 지시를 영진위에 하달하고 영진위는 이를 실행했다. 

나아가 위 문서는 어떠한 이유에서 인지 청와대가 주도하여 블랙리스트 대상 창투사

를 해제하고 지원할 것을 지시한 내용으로써 모태펀드 블랙리스트를 직접 관리하고 

활용한 사실이 확인된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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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화진흥위원회 실행 방안

가) ‘가족영화제작지원 사업’

∙ 위 나. 1)에서 서술한바와 같이 해당 사업은 청와대의 ‘모태펀드 개선방안’과 ‘건전

영화 육성방안’ 에 대한 주문 결과 추진된 사업이다. 문체부의 직접 지시로 하달되어 

영진위에서 시행된 과정은 아래와 같다.

∙ 위 문OO은 이 사업의 추진 과정에 대해서 “문체부 영상과에서 건전애국영화를 추

경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하여서 저희 영진위에서는 정책적으로 12세 이상 관람

가나 전체 관람가 영화 등에 대한 검토를 하고 제안을 한 것이 가족영화제작지원 사

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4년 초에 문화부에서 영진위 정책연구팀에 제안해 와서 

영화가 전체관람가, 각각 12세･15세･18세 관람가로 등급을 구분하는데 전체관람

가가 차지하는 비중, 한국영화가 차지하는 비중 등을 분석해서 문화부 영상과에 제

출했습니다. 결국 사업 처음 기획 시에는 사업의 필요성을 정책연구팀을 통해 진행

하고 추경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내진흥부와 구체적인 사업의 틀을 만들기 시작

했습니다. 대부분 사업의 구체적인 기획은 저와 이OO 사무관이 진행했습니다.”라

고 진술하였다(1회 조서, 2018.01.29.).

∙ 당시 영진위 기반조성본부장 김OO은 “‘가족영화제작지원 사업’은 저희 기반조성

본부의 사업은 아니지만, 당시 사업 개편을 주도한 문OO 부장 및 실무진들이 ‘정부

가 싫어하는 <변호인> 등이 흥행하니 전 국민이 볼 수 있는 친정부성향의 건전영화

들을 발굴해서 어깨를 나란히 하게 하려고 한 사업’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

다 (…중략…) 계획을 수립해서 기획재정부에 올린다고 해서 예산안이 바로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 1~2억 짜리도 아니고 50억짜리 사업이 계획안 하나로 바로 받

아들여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 (…중략…) 그런데도, ‘가족영화제작지원 사업’은 영

진위 전체 사업비의 약 10%에 해당하는 50억의 예산을 받게 되었습니다.”라고 기재

되어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 2017고합102 증거기록 중).

∙ 위 문OO은 이 사업의 신설 과정과 배경에 대해서 “2014년 문체부 영상과에서 추경

으로 추진하다가 기재부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도 예산을 편성

할 때 정부예산안을 국회로 넘겨야 하는데, 기재부 문화예산과에서 완강히 버텼다

9) 이에 대해 한국벤처투자는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며, 정황만으로 당사가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특정 창투사를 지원･배제한 것 으로 단정짓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이의를 제기함(’1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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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들었습니다. 추측하건데 (이하 추측성 진술로 비공개). 그리고 나서 사업계획을 

만들어야 하는데 50억 중에 25억은 건전, 애국영화에 준다고 해도 나머지는 예술영

화제작지원을 부활시켜 하자고 계획을 짰는데, 최종적으로 권고안을 짤 때는 애니

메이션 기획개발 사업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건은 투자배급사가 필수적

으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기획안을 제가 작성하였습니다. 원래 투자배급사라는 의미

는 완성보증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제일 믿음이 가는 곳은 4대 메이저 배급사이지

만 연 100만 이상으로 해보았는데 4개 메이저 외에 2개 회사 밖에 없어서 50만 이상 

동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제 추측인데 가족영화제작지원 사업은 (... 추측

성 진술로 비공개...) 그와 연관되어 가족영화제작지원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라

고 진술하였다(1회 조서, 2018.01.29.).

∙ 위 이OO은 가족영화제작지원 사업 편성 관련 “청와대에서 시켜서 했습니다. 영진

위에서는 상업영화 제작지원을 안합니다. 영화에 대해서 직접 지원하는 것은 독립

영화 뿐이고 상업영화를 직접 지원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예산까지 만들어 준다면서 계획을 수립하라고 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하며, 

“청와대발로 기재부에 50억 지원하라는 요청에 의해 예산이 확보되었고, 14년도에

는 13년도 예산이 이미 확정되었기 때문에 14년도 사업 추진이 어려워서 15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김기춘 실장이 직접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이라 알고 

있고 14년도에 지시가 있었을 때 바로 추진하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

였다(진술조서, 2018.04.04.).

∙ 이에 대해 문OO은 ‘이OO 사무관이 50억 예산으로 신규 사업을 편성해야 하는데 

형식은 전체/12세 관람가 영화 지원이지만 내용은 건전애국영화여야 한다고 했다. 

도중에 당시 정부에서 선호하는 바람에 국뽕 영화라고 알려진 <OOOO>이 영화등

급분류에서 15세 관람가로 판정받자 이OO 사무관이 15세/전체 관람가로 수정할 

것을 지시했다. 해당 사업은 가족영화제작지원 사업은 예산 승인이 늦어져 사업 추

진 상황이 불분명하다가 갑자기 성사됐다. 최종적으로 건전애국영화지원 사업은 가

족영화제작지원 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12세/15세/전체 관람가 영화로 신

청대상이 변경되어서 2015년도부터 사업이 추진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전화면

담보고서, 2018.04.27.).

∙ 당시 영진위 국내진흥부 주임 OOO은 “9월쯤인가 14년도 중하순에 기재부 추경편

성 기간이었는데 추경편성으로 자료를 먼저 제출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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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 사무관이 문OO 부장에게 유선을 통해 추경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시를 

하는 상황을 저는 직접 들었습니다. 가족영화제작지원 사업은 영진위 내부에서 논의

되고 추진되는 과정이 아니라 문체부 이OO 사무관이 문OO 부장에게 직접 지시를 

통해 추진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넣으라고 해서 실무 차원에서는 

불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드렸고 왜냐하면 추경 결과가 9월 또는 10월에 나올 건데 사

업공고를 최소 한 달 이상해야 한다는 내부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11월에 접수를 

받아서 심사를 해야 하는데 지원금을 12월 연내에 집행할 수 없다’ 라는 의견과 ‘영화

라는 게 한 달 만에 시나리오가 나올 수 없고, 제작지원사업 신청에 신청할 수준의 준

비가 되서 제출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혹시 이미 지원 영화가 지

정되어 있는 상황인가 하고 개인적인 의심을 했습니다. 어쨌든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추경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추경업무는 재무팀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 자료가 남

아있을 겁니다. 그러다 ‘11월 쯤 그냥 내년에 합시다’라면서 어떤 회의나 논의도 없

이 쉽게 결정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문OO 부장이 ‘내년에 사업계획에 넣자’

라고 해서 갑자기 15년도 사업으로 편성이 됐습니다.”라고 했다. 

위 OOO은 “지금 생각해 보니 건전영화제작지원 사업을 통해 <OOOO> 같은 영화

를 지원하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했다(2회 조서, 2018.02.02.).

∙ 문체부 사무관 박OO는 “처음에는 김기춘실장이 직접 <OOOO> 같은 애국심을 고

취시킬 수 있는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사업을 하라고 지시를 했고, 그에 따라 큰 예산

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만들어 졌다고 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영화계도 공공기금에

서 상업영화에 상당히 큰 예산이 지원됐기 때문에 비판이 있었건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결과적으로 실제로 그런 영화의 지원이 없어서 실패한 사업이었습니다. 즉, 사

업 추진 시 청와대 지시로 문체부와 영진위가 나서서 특정 영화를 지원하려는 의도

를 시행할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했다(진술조서, 2018.05.02.).

나) 의혹 사항

∙ 한편, 문체부에서 작성된 영상콘텐츠산업과장 업무 인수인계서(2014. 10. 15.)10)

에서 ‘전체･12세 이상 관람가 영화 및 기획개발 펀드(국정과제)’사업을 확인했다. 

해당 사업은 2014 영진위 모태펀드 영화계정을 통해 한국영화 투자 분야에서 추진

10) 영상콘텐츠산업과장 업무 인수인계서(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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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고, 영화 <변호인>에 투자한 AB사가 참여하여 배제 지시된 때였다. 

공교롭게도 위 이OO이 위 문OO에게 ‘전체/12세 관람가 영화 지원이지만 내용은 

건전애국영화여야 한다’고 제안해서 ‘가족영화제작지원 사업’을 구상하기 시작한 

시점보다 다소 앞선 시기이고, 사업 성격이 동일한 점이 발견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사를 진행하였다.

∙ 위 업무 인수인계서(2014. 10. 15.)에는 ‘전체･12세 이상 관람가 영화 및 기획개발 

펀드(국정과제)’라고 명시되어 있다. 위 문서에는 출자 규모가 100억 원이고 결성액

을 167억 원 이상을 목표로 삼고 있다. 투자대상으로 전체/12세 이상 관람가 영화

에 70% 이상 투자하고, 여성, 가족, 청소년, 아동이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영화이어야 

하며 한국영화 기획개발에 30% 이상 투자한다고 작성되어 있다. 

위 사업은 영진위에서 한국영화(기획개발 및 전체/12세 이상 관람가) 분야에 100% 

투자하는 것으로 기획하였고, 전체/12세 이상 관람가지만 영화 등급 분류 시 타 등

급 분류를 받을 경우 총 투자 작품의 20%를 넘지 않아야 하며, 주목적 이외에 투자

하는 경우 모태펀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11) 

∙ 해당사업에 대해 위 이OO은 ‘전체･12세 이상 관람가 영화에 70% 이상 투자하는 펀드 

사업은 건전영화 육성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이 아니다. 당시 영진위 문OO 부장

과 고안하여 추진했던 투자 사업이다.’라고 진술했다(면담보고서, 2018.05.24.).

∙ 위 문OO은 영진위에서 ‘가족영화제작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중 정확한 경로는 

모르겠지만 2014년 초 문체부에서 정책연구팀에 전체/12세 이상 관람가가 차지하

는 비중 및 한국영화가 차지하는 비중 등을 분석한 이슈 페이퍼를 작성할 것을 요청

해 왔고, 이후 위 자료를 사업 기획의 근거로 삼아 저와 이OO 사무관이 전체/12세 

관람가 영화이고 내용은 건전애국영화인 사업을 고안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해서 

착안한 사업이 <전체･12세 이상 관람가 영화 및 기획개발 펀드(국정과제)>사업과 

<가족영화제작지원 사업> 이다. 다만, 전체･12세 이상 관람가 영화 및 기획개발 펀

드사업은 청와대의 직접적인 요청이 아닌 이OO 사무관과 제가 논의 과정에 착안한 

사업으로 가족영화제작지원 사업보다 먼저 구상했다. 당시 사업기획 논의를 상당히 

긴밀하고 빈번하게 진행했었던 때로 누가 먼저 제안을 했는지는 기억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전화면담보고서, 2018.04.27.).

11) 한국모태펀드 2014년 1차 출자사업 계획 공고(201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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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영진위 정책연구팀 주임인 OOO은 ‘정확한 기억이 없지만 (...출처가 분분명

한 내용으로 비공개...) 충분한 설명 없이 한국영화 및 외국영화의 상영등급별 편수, 

관객수 등을 분석해서 통계화 할 것을 요청받았고, 2014. 2.말경에 완료해서 국내

진흥부에 제출했다. 이후 같은 해 3.경 전체/12세 이상 관람가 영화 펀드가 만들어

진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전화면담보고서, 2018.05.28.).

∙ 당시 영진위 정책연구팀 팀장인 윤OO는 ‘연구 자료 220페이지의 2013년 투자수

익성 분석 데이터를 보면 등급별 수익성에 전체 관람가는 –62.3%로 4위, 12세 관람

가는 6.1%로 2위, 15세 관람가는 23.7%로 1위, 청소년 관람불가는 –6.8% 3위로 

기록되어 있다. 당 해년도 결과만 보면 12세 관람가 영화를 장려해야 할 만큼 수익성

이 나쁜 결과가 아니다. 개인적 의견으로 전체 관람가의 경우 마이너스 수치니 지원

의 근거로 삼을 수도 있지만 12세 까지 특정 지어서 사업 추진의 근거로 삼기에는 무

리로 보인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전화면담보고서, 2018.05.28.).

∙ 한편, 영진위 2014.3.14. 보도 자료에 따르면 ‘영진위, 전체/12세 이상 관람가 가족

영화의 설자리를 고민하다’라는 제목을 통해 ‘한국영화의 장기적 성장발판 마련을 

위해서는 어린이･가족관객 한국영화 제작활성화를 일으킬 수 있는 안정적인 투자

지원 마련과 기획개발단계에서 제작단계까지의 지원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에 영화진흥위원회는 가족용 영화를 위한 투자지원 사업을 시작하였다. 이와 더

불어 제작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 사업이 고려되어야 하는 시점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위 박OO는 “전체･12세 이상 관람가 영화는 가족 친화적인 영화에 지원하라는 의도

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했고, “(전체 12세 이상 관람가 영화 펀드 추

진이) 14년도에 처음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면서, “가족영화가 직접 지원과 

간접 지원 양 방향으로 추진된 것입니다. 직접지원으로 가족영화제작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간접지원으로 모태펀드로 지원한 것입니다. 두 사업 모두 영진위에서 진

행했습니다”라고 했다(진술조서, 2018.05.02.).

∙ 한편, 2014. 3. 경 모태펀드 영화계정을 통해 1차 사업공고를 시행하였으나 적격 운

용사를 선정하지 못했고, 같은 해 10월 경 운용사 선정을 완료하였다. 이때 문체부

에서 영진위에 ‘AB사’의 배제 지시를 하달했고, 창투사 AL사가 한국모태펀드 2014

년 9월 수시 출자사업에서 조합명 ‘AL투자조합 2호’로 운용사에 선정12)되었다. 

12) 한국모태펀드 자펀드 현황(한벤투 홈페이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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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운용사 이사인 OOO은 ‘모태펀드 출자사업 접수 시에는 조합명을 가칭 ‘AL투

자조합 제1호’로 제출하여 운용사로 선정되었으며, 계약 과정에서 조합명을 ‘AL투

자조합 2호’로 확정했다고 했고, 조합 결성일은 2015. 4. 경이다’라는 취지로 진술

했다(전화면담보고서, 2018.05.16.).

∙ 위 투자조합에서 투자한 모태펀드 영화계정 결과 현황13)을 살펴보면, 2017년 9월 

말 기준으로 운용기간은 2015.04~2022.04.경까지이고, 투자기간은 5년이다.

총 23개 프로젝트에 투자되었고, 영화 분야는 13개, 공연 분야는 8개, 방송콘텐츠 

분야는 1개, 지분 투자는 1개인 것으로 각각 집계되었다. 

위 영화계정을 통해서 투자된 13개의 영화 프로젝트 중 12세 이상 관람가는 2개에 

불과하고, 15세 이상 관람가가 8개이며, 청소년 관람불가가 1개 포함되어 있고, 2

개는 미개봉 상태다. 

위 영화계정의 출자조건대로라면 12세 이상 관람가가 아닌 타 등급 판정을 받은 영

화가 총 투자 작품의 20% 선을 훨씬 웃돌고 있고, 주목적 투자대상이 아닌 공연 및 

방송콘텐츠 분야에서의 투자도 확인되고 있다.

이 같은 투자 행위가 2015년 4월 경 조합이 결성된 후 2017년 9월 말까지의 결과지

만 해당 펀드가 출자조건의 주목적에 맞게 투자한 행위가 단 2건에 머무르고 있는 수

치는 향후 제대로 투자를 결정할 수 있을지 여부와 사전 승인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한벤투의 조치가 필요하고, 이를 해태하고 있다면 관리 소홀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주목적 투자대상 이외에 투자하는 경우 모태펀드의 사전 승인을 받는다는 규

정은 제대로 지켜졌는지, 지켜졌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승인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해

야할 대목이다.

5) ㈜한국벤처투자(이하 한벤투) 실행 방안

위 ‘문제 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2014. 5. 말)’ 에서는 문화･영화 계정에 투자되는 

모태펀드가 좌파 문화운동의 자금 창구가 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하면서, CJ･롯데 등 

대기업과 친노 창투사인 ‘AB사’ 등이 참여정부의 후원으로 급성장하여 이러한 문화펀드 

운용을 독식하고 있고 펀드 운용사들을 관리하는 ㈜한국벤처투자가 이러한 좌편향 투자

관행에 대한 개선의지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13) 모태펀드 영화계정 결과 현황(영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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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한벤투의 임원진을 친정부 성향의 인사들로 교체하겠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고 하며 모태펀드 관리대책 강구를 주문하고 있다.

한벤투는 실제 인사개편 및 운용사 선정과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이 행사될 수 있는 제

도 개선이 이루어진다.

가) 인사개편

∙ 위 문서는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인사로 대폭 교체 건의’할 것을 제시하며, 대상으로 

대표이사가 금융권 출신에게 맡겨 왔으나 증권사 출신임을 지적하고, 사실상 투자

가 결정되는 3명의 본부장급에 대해 전원교체가 필요하다고 제기하고 있으며, 감사

는 내정인사에 대한 검증절차가 진행 중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추진계획의 일

환으로 추정되는 한벤투 인사개편이 실제 이루어진다.14)

2014. 6. 경 KA가 감사로 임명되고, 같은 해 10월 23일. KC 전 BF사 대표가 한벤

투 대표이사로 선임된다. KC는 취임 후 1실 4본부 1부 체계로 조직개편을 단행해서 

기존 투자운영본부장은 두고, 투자관리본부장과 글로벌본부장, 앤젤투자본부장을 

새로이 임명한다. 다음해인 2015년 1월 12일에는 상근 전문위원이 신설되고, KD

가 임명된다.

∙ KC 대표이사에 대해 영진위 국내진흥부 주임인 OOO은 “KC 대표 강연이 한국경

제와 벤처투자가 강연 주제였는데 실제로 기억에 남는 이야기는 한국의 경제 발전은 

박정희가 이끌었고 흑수저인 본인이 자수성가할 수 있는 것은 지도자를 잘 만난 덕

분이다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전체 직원이 대부분 강의 내용에 대해 황당

해 하면서 수군거리며 이야기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고 하며, “당시 인사팀 교육 업

무 담당으로 강연 준비를 했는데 강연 시작 한 시간을 남겨 두고 김세훈 위원장이 강

연 촬영을 하라고 지시를 하자 시간 상 준비가 어렵다고 대답했고 그것으로 마무리

되는 듯 했다. KC 대표 강연 촬영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세훈 위원장에게 사과

하라는 요구에 따라 사과를 했고, 사과 발언 이후 한 달 남짓 지나 부산 본사에서 서

울 한국영화아카데미로 전보 발령받았다. 업무적인 잘못이 있으면 절차에 따라 시

정조치를 요구해서 처분을 내리면 되는데 화가 났으니 사과하라는 요구와 갑작스런 

14) 이에 대해 한국벤처투자는 ‘인사개편과 해당 문서의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며, 대표 개인의 정

치적 성향을 인사개편과 연관 짓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이의를 제기함(’1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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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발령은 이례적인 상황으로 당황스러운 결정 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3회 

조서, 2018.02.13.).

∙ KA 감사에 대해 영진위 홍보팀장 OOO은 “제가 들은 바로는 (...출처가 불분명한 

내용으로 비공개...). KA 씨는 제가 처음 만난 것은 국내진흥부 신입 사원 시기인데 

그 때 투자조합에서 일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후로는 영진위원이 되었는데 정

확히 그 시기를 기억은 못합니다. 그리고 이후 한벤투 감사로 가는데, 그 이전 투자

조합에서도 뭔가 비슷한 일을 했습니다. 지금은 현 정권이 교체되기 직전에 AP사의 

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는 공공운수 대의원 대회 시에 노조대표들을 만났다가 

그 중 한 사람이 저에게 KA씨에 대해서 물은 바가 있는데, 그 대표가 있는 회사가 이 

AP사였는데, 그곳 노조에서도 문제가 되는 인간으로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략… 제가 가장 인상 깊게 기억하는 것은 2015년 10월 부산국제영화제 때 노동

조합에서 ‘국밥데이’ 행사를 하였는데 당시 초대를 하지 않았는데도 김세훈 위원장

이 박OO 사무국장과 KA를 대동하여 참여하였습니다. 당시 김세훈 위원장이 저와 

KA가 아는 사이인지를 모르고 소개를 하여서 ‘저희는 이미 구면’이라고 하니 김세

훈 위원장이 저에게 ‘여기 이 사람(KA)이 차기 영진위원장이 될 지도 모르니 잘 해

줘’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했다(3회 조서, 2017.11.03.).

나) 전문위원

∙ 전문위원은 원래 없던 자리다. 2015년 1월 12일 신설되어 임명한 KD는 2017년 1

월 11일부로 계약을 해지하고 상근전문위원 직위를 없앴다. 위 전문위원을 통해 특

정 영화와 영화인에 대한 배제 지원 및 특혜가 이루어졌다.

∙ OOOOO협회 전무인 KH는 “‘전문위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왜 거기만 전문위원이 

필요할까?’ 예를 들어서 바이오에 관련된 전문위원은 왜 없고, IT 쪽의 전문위원은 

왜 없어도 되고, 왜 독특하게 문화콘텐츠 쪽에 이전까지는 없었던 그런 전문위원제

도를 두고, 그 사람의 역할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업계에서는 약간 의아

하게 생각했었죠 (…중략…) 전문위원이라고 해서 전문위원의 역할이 무엇일까? 그

런데 문화콘텐츠 쪽의 전문위원이라 그래서 ‘왜 그런 제도가 필요할까?’라고 생각을 

했죠.” 라고 하며, “한벤투에 ‘한벤투 전문위원의 역할이 뭐냐?’ 물었는데 운용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전문위원이 있을 필요는 없을 것이고. 그것은 운용사를 선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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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선정위원회가 별도로 있으니까. ‘그러면 전문위원의 역할이 뭐냐? 그냥 구체적으

로 자기네들 포트폴리오를 투자하는 영화 제작과 관련된 내용을 들여다보는 거냐?’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그거는 아닌 것 같다.’ 한국벤처투자에서 그거

를 들여다보는 거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일종의 사전 검열이라고 하면서, ‘그걸 왜 

들여다봐야 되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들여다보는 결과를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지. 만약에 들여다봤다 그러면 한국벤처투자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인데, 그거는 본인

들이 책임져야 될 위치에 있지 않거든요.’라고 진술했다(녹취록, 2018.02.14.).

∙ 당시 AM사 심사역 KJ는 “2015년 전문위원이 등장하면서 모태측이 주요한 투자자

인데 의견을 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소위 투자자로서의 “갑질”을 부리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의 투자자의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라고 했다(1회 조서, 10.17.).

∙ 영진위 모태펀드 담당자 OOO은 “그런 정치적인 영화는 투자가 안된다는 얘기를 

들었고 2016년 2월 달에 선배에게 벤처투자 쪽에서 뭔가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더라 

조심하라는 얘기를 듣고 모태펀드가 뭔가 다른 것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생각이 들었

습니다.”했고, “반반인데 운용사 쪽에서 자조합 영화를 받으려고 …중략… 보통 투

자를 받을 때 배급사가 투자를 진행하는데 그런 부분이 투자 받기 어렵습니다. 운용

사 쪽에서 거절했을 텐데 벤처투자 핑계를 댔습니다. 영화인들 사이에 나오는 얘기

가 그냥 나오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했을 것입니다. 모태펀드 쪽에 

KD 전문위원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는 얘기들입니다.”라고 진술했다(1회 조서, 

2017.11.8.).

다) 출자심의위원회(이하 출심위)

∙ 모태펀드 운용사 선정 과정 중 1차 정량평가를 마친 후 2차 정성평가를 진행하는데 

이때 심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심사위원으로 7인이 구성된다. 이를 출자심의위원이

라고 칭하고 문체부와 영진위의 추천을 통해 구성된다. 영화계정 출심위 위원은 모

두 7인으로 구성하고, 그 중 3인은 한벤투 직원, 3인은 출자심의위원 풀에서 한벤투

가 정한 3인이 참석하고, 나머지 1인은 영진위 사무국장이 당연직으로 참석한다. 

출심위가 열리기 전 한벤투 내부 ERP등록 단계에서 1차 정량평가인 서류 심사가 이

루어지고, 출심위에서 PT를 통해 사업설명을 듣고 2차 정성평가를 진행한 후 1차 

평가 결과와 2차 결과를 합산해서 최종적으로 모태펀드 운용사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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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가 2014. 10.경 한벤투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까지 출심위 성원은 4인이었고, 

7인으로 늘린 것은 KC가 기획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문체부 사무관 박OO은 진술

했다. 같은 박OO은 “지금으로서 합리적인 추정은 (... 추측성 진술로 비공개...) 알

고 있는데요.”라고 했다(녹취록, 2018.04.12.).

∙ 모태펀드 영화계정 출심위 추천 관련 위 OOO은 “2015~2017년 영화계정 운용사 

선정할 때는 저희가 출자심의위에 추천을 해 줍니다. 한벤투에서 3인이 들어가고 영

진위 추천 심사위원이 3인이 들어가고 영진위 사무국장 1인이 들어갑니다. 문체부

는 영화계정 쪽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한벤투에서 처음에 풀을 10명을 달라고 요

청을 해서 추천을 하면 결국 한벤투에서 내부방식을 통해서 투자결정을 할 때 3인을 

뽑는 겁니다. 한벤투 3인은 한벤투 임직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화계 심사위

원 추천은 문체부 영상과에서 추천요청이 들어오는데 추천해서 영상과로 보내는 것

으로 끝납니다. 활용 여부는 확인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문체부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문의하는 수준에 불과한 거고 사실상 문체부가 최종 결정을 합니다.”라

고 진술했다(1회 조서, 2017.11.08.).

∙ 출심위를 통한 모태펀드 운용사 선정 방식 관련 위 KJ는 “1차는 실적, 법적 제재 등

을 평가하는 정량평가를 하고, PT, 질의응답 등을 통한 출자심의라고 하는 2차 정성

평가를 합니다. 출자심의에서 모 창투사가 선정이 되면, 영화사, 배급사, 투자사 등

에 제안하여 운용을 합니다. 투자하고 남은 수익을 다시 투자하고, 정산하는 구조입

니다. 창투사는 정량평가는 수치로 표기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정성평가는 심

사위원들의 영향력이 절대적이기에, 심사위원들의 성향도 반영될 것이며, 주관적일 

수 있으며, 제 생각에는 모태가 결정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했다(1회 조서, 

2017.10.17.).

∙ 2014년 출자심의위원회에 참석한바 있는 당시 영진위 사무국장 김OO는 “사전에 

‘AB사’ 배제 지시를 받았고, 이를 ‘AB사’ 대표 KL과 공유하고 방도를 준비해서 출

심위에 참석했었다. 당시 출심위 성원은 모두 4인으로 영진위 사무국장이 당연직으

로 참석하고, 한벤투 대표이사가 참석하며 그 외 출심위 풀에 포함되어 있던 외부 전

문가 중 2인을 한벤투가 정하여 참석했다. ‘AB사’를 포함한 두 개의 회사가 사업설

명을 마친 후 심사평가 과정에서 ‘선정 대상이 없는 것으로 결정했으면 좋겠다’고 제

안했다. 한벤투 대표가 ‘잘하신 것 같다’고 동의를 해줘서 아무런 잡음 없이 심사를 

끝냈다. 한벤투 대표도 ‘AB사’의 배제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듯 했고, 어쩔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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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고 이미 알고 있을 것으로 짐작했다”라는 취지로 진

술했다(전화면담보고서, 2018.05.17.).

라) 외부전문가 풀 제도

(1) 개요

∙ 모태펀드는 자조합 결성 시 투심위에 ‘모태펀드 외부전문가 풀 내 1인 이상이 투심

위에 참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2015년 2월 경 새롭게 만든 ‘외부 전분가 풀 제

도’는 운용사 고유 권한인 투자 결정권과 자율성을 위축시키고 외압의 도구로 활용

됐다는 의혹이 있다. 해당 제도는 2017년 2월 이후로 폐지되었다.

(2) 외부전문가 풀 제도 도입 경과 

∙ 위 제도 도입 시기에 대해 위 KJ는 “2015년 초경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이 한벤투에 출근하면서부터 라고 기억하고 있으니, 6월 전이라고 기억합니다.”라

고 했고, 한벤투로부터 “팩스로 전달되어, 이 리스트를 활용하라고 지시만 내려왔습

니다. 얼마 후 창투사에 ‘모태관리규정’이 내려왔는데 외부 전문가 제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모태펀드는 창투사에게 창투조합 관련 관리 담당 회사로 ‘갑’과 ‘을’의 

관계라 할 수 있습니다. 창투사 내 심의위에 외부 전문가가 직접 참석하는 것은 결국 

창투사의 자율성을 압박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도였지만 돈을 주고 받는 

‘갑을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외부 전문가 심사 풀이 어떤 의미인지 파

악 못하고, 일방적인 ‘이런 제도 실행하세요’ 하는 지시에 따랐을 뿐입니다. 외부심

사 풀은 투자 심사 결정에 결정권을 행사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들에게 정치적인 

사안이 있는 프로젝트를 심사할 때는 설명할 때 위화감을 느끼는 것 같아 우회적으

로 설명하는 식의 투자 심사위원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섹션별로 2, 30명씩 됐

는데, 한 두명만 추려서 투자심의위원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들 중 한명이 꼭 있어야 

투자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2010년쯤에는 한벤투 투자관리 담당자가 배석을 

하거나, 없이도 진행을 하기는 했습니다. 언젠가부터는 배석하지 않고 창투사 임원, 

담당 심사역, 창투사가 운영하는 외부전문심사역, 준법감시자가 참가하여 진행했습

니다. 외부전문가 풀이 생기면서는, 이 분이 있어야만 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되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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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스케줄이 맞지 않으면, 심의위원회가 연기될 정도였습니다. 외부전문가 풀의 

존재감이 강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라고 진술했다.

실제 외부전문가가 참석한 투심위에서 특정 영화 및 영화인에 대한 배제 조치가 이

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해 “사전에 이미 배제가 됐기 때문에 투자심의위원회에 상정

되지도 않습니다. 투자심의위원회가 열리기 5영업일 전에 ERP에 올립니다. 내용적

인 검토가 아닌, 절차와 규칙을 잘 따랐는지에 대한 확인 차원입니다. 전문위원이 온 

이후에 내용에 대한 이야기가 되면서 ERP에 올렸던 내용도 삭제시켜버립니다. 다

시 말해, 투자심의위원회 전에 심의에서 배제되고, 심의과정에서 배제시키려는 의

도일 때는 관련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ERP에 올렸던 내용도 지워버리는 것입니

다.15)”라고 했다.

외부전문가 풀의 구성원에 대해서 위 KJ는 “풀을 보면서 영화계에서 보지 못했던 명

단으로, 전문성도 잘 모르겠고 해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을 정도였습니다. 그래

서 정치적으로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외부전문가 풀 중에 가장 많이 만났던 사람

은 KM 교수였습니다. KM 교수를 인터넷에서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뉴

라이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확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라고 했다. 

외부전문가 pool 제도를 도입한 주된 이유에 대해 “CJ 회장이 옥고가 길어지면서, 

영화이야기가 자주 등장하니까 <변호인>과 <광해> 때문 아닐까 싶었습니다. ‘영화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있구나’ 느꼈습니다.”라고 진술했다(1회 조서, 2017.10.17.).

∙ 당시 AN사 영화제작팀 KN은 “투심위를 하려면 창투사에서 한벤투에 투심위가 언

제 열리고 어떤 영화에 얼마를 투자할 것인지라는 심의위원회 내용을 사전에 한벤투 

ERP에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한벤투에서는 사전에 모니터링을 하고, 창투사의 투

자 제안서 내용을 스크린을 합니다. 한벤투는 운용사 선정 후 창투사 투심위에 대해

서는 어떤 간섭을 하지 않은데 이것은 창투사의 고유 권한이고 다만, 투심위 과정에

서 공정성 시비가 있었을 때만이 한벤투에서 의견을 줄 수 있습니다 (…중략…) 창투

사가 벤처투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차기 투자조합 결성을 선정하는데 

한벤투가 가장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절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진술했다(진

15) 이에 대해 한국벤처투자는 ‘2016년 10월 이전의 ERP시스템은 운용사가 자료를 삭제한 경우 확인

할 수 없었으나 이후의 새로운 시스템은 투자심의보고서를 포함한 모든 데이터의 입력/변경 및 삭

제 기록 전제를 보관중이며, 운용사가 임의로 직접 삭제할 수 없고 전산서비스를 담당하는 회사에 

요청하여 삭제가 가능한데 전산서비스를 담당하는 회사도 자료를 삭제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였

다’고 이의를 제기함(’1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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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조서, 2018.04.09.).

∙ 위 KN은 “사전 검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사전 검열 방식은 한벤투에서 전문위

원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투심 등록을 통해서 투심위가 상정이 되면 전문위원이 참

석해서 의결권이 없는 상태에서 서술로 의견을 남기고 갑니다. 이 분들이 투자업계

와 별로 관련이 없는 분인데 이 행위가 KD가 만들었다고 하는 절차가 아닌가 생각

됩니다. 창투사에서 앞으로는 의결권은 없지만 한벤투에서 추천한 외부 전문가가 

투심위에 참석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 받았습니다. 그 자문위원 파견이라는 게 

유독 영화 투심위에만 있었습니다. 직접적인 의결권이 없지만 회의에 참석하고 개

인 의견을 기록하는 행위 자체가 한 번 더 모니터링을 하는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투

심위에 상정했다는 자체가 이미 창투사 내부 심의에 통과됐다는 결과이기에 그래서 

찬성 반대의 의결권이 없는 외부 전문가의 부정적인 역할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다(진술조서, 2018.04.09.).

∙ 위 KH는 “일반적인 벤처 펀드들은 예를 들어서 한국벤처투자가 운용사를 지정을 

하잖아요. 운용사를 지정하면 그다음에 투자에 관련된 거는 다 운용사 책임입니다. 

그거는 한국벤처투자에서 관여를 할 수도 없고, 사실 관여를 해서도 안 되죠. 그러니

까 모태펀드라고 하는 것은 운용사의 운용성과를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그거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지, 그 운용사의 투자과정까지 사실 한국벤처투자가 관여할 수는 없

어요. 그거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거는 이쪽에 전문분야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

문성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한테 맡기는 게 맞는 것

이고, 이 한국벤처투자는 그 운용사들이 얼마큼 잘했냐. 예를 들어서 투자수익률도 

문제지만 어떤 윤리적인 측면에서의 문제가 있느냐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마지막

에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거지, 그거는 운용과정에서 한국벤처투자가 들여다본다고 

하는 것은 물론 업저버 자격으로 갈 수는 있어요. 갈 수는 있지만 거기 의사결정에 

사실 관여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운용사를 선정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직

접 하면 되지. 그러면 운용사 입장에서는 만일에 성과가 잘못됐다 그러면 사실 책임 

소재도 애매한 거죠. 왜냐하면 운용사가 다 그걸 중심으로 한다 그러면 책임도 운용

사가 다 져야 될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그 의사결정 과정에서 한국벤처투자가 개입

을 했다? 그러면 그 성과까지도 한국벤처투자가 같이 책임을 져야 될 문제가 있기 때

문에 사실은 그거를 거기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개입해서는 안 되는 거죠.”라고 진술

했다(녹취록, 201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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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전문가 풀’ 제도 기획자

∙ 외부전문가 풀 제도 기획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위 박OO은 “처음에 그 제도가 되

기 전에 한 3개월, 4개월 전에 장관 정책보좌관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두 명 있었는

데요 (…중략…) 박OO 보좌관이 모태펀드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중략…) 벤처투자에다 전화해서 직접 연락을 해서 “이 정책보좌관님이 원하시는 

자료 있으면 다 갖고 와라.” 그래서 아마 다 갖고 와서 이 제도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하여간 제 기억에는 두 달 정도 공부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제도가 나타나는 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장관님한테 박OO 보

좌관하고 얘기를 해서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역할에 대해서. 아니, 

모태펀드가 문체부가 너무 아무 역할도 없는 거 아니냐 라는 어떤 오더가 있었던 것으

로 추정을 해요. 오더를 받았겠죠, 박OO 보좌관이.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더

니 그 후에 이런 제도가 나와서 (…생략…)”이라고 진술했다(녹취록, 2018.04.12.).

이어 위 박OO은 “<변호인> 이후 BH에서 모태펀드 사업 관련해서 문체부 역할에 대

해 질책이 있기 시작했는데 모태펀드 운용사 내부의 투심위에서 임의적으로 작품을 

선정한다면서 질책을 받았다. 당시 문체부로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질책이 들

어왔고, BH에서 질책이 계속 이어져 뭐든 해야 하는 분위기였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모태펀드 개선방안을 비롯해 건전콘텐츠 TF를 통해 개선안을 제출했지만 사실 

실효성이 없었다. 투심위 결정은 운용사의 자율성이 보장된 것으로 문체부도 한벤

투도 개입할 수가 없다 (…중략…) 수시상황보고, 사전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을 통해 

벤처투자 보고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내용인데 실제 이를 한벤투 직원에 의견을 제시

했더니 ‘우리는 너무 바빠서 못합니다.’라는 답변이었고, 그들은 문체부 직원이 아

니기 때문에 그 이상 강요를 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만들어진 것이 외부전

문가 풀 제도다. 각 부처에서 동일한 연도에 동일한 시점에 기획된 것으로 보아 BH

의 구도에서 기획된 것으로 생각한다. ‘문체부 공무원들도 못한다더라. 벤처투자 직

원들도 이건 못한다더라.’ 그러니까 묘수를 쓴 것이다. ‘그러면 전문위원 풀을 구성

을 해서 다 던져서 얘네들이 하게끔 해서 제대로 하는 게 어떻습니까?’ 이런 게 누군

가의 머릿속의 아이디어가 돼서 이게 15년도부터인가 시행이 됐다. BH에서 만들었

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녹취록, 2018.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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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전문가 풀 명단

∙ 영화계정에 속하는 외부전문가 풀 명단에 대해서 OOO 팀장은 “국회 질의 요청이 

한벤투 문체부 영진위에 동시에 들어 왔는데 우리는 한벤투에 영진위는 추천한 적 

없으니 자료를 달라고 하자 한벤투가 자료를 작성해서 짐작이지만 문체부와 논의를 

해서 자료를 보내 주었고 이 자료의 명단은 문체부 그리고 한벤투와 동일한 자료였

습니다.”라고 했다(1회 조서, 2017.11.08.).

∙ 위 문OO은 “사업담당 팀장에게 한벤투로부터 투자심의위원회 외부전문가 풀 요청 

관련 공문이 왔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벤투에서 펀드 운용사에 투자심

의위원회 외부전문가 풀을 만들어서 투자심사위에 참여케 하는 건 펀드의 독립적인 

운영이나 수익률 관리 차원에서 부적절하다는 판단아래 말도 안되는 짓이라고 일축

했습니다. 그래서 추천하지 않았고 임원진에 보고도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했다(2

회 조서, 2018.02.02.).

∙ 위 OOO 팀장은 “15년 2월 경 한벤투에서 투자심의위원회 외부 전문가 풀을 달라

고 전화로 연락이 왔습니다. 이를 문OO 부장에게 보고했더니 ‘지금까지 요청 들어

온 적도 없고 해준 적도 없이 지금껏 모태에서 알아서 해왔던 일인데 지금에 와서 해

달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는 문OO 부장님의 의견이 있었고, 이에 대한 회신 공

문을 통해 ‘투심위 구성은 운영사에 일임한다. 풀은 추후에 주겠다’고 회신을 했습니

다. 한벤투의 KU라는 사람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문화계의 심사위원을 써도 되겠

냐’라는 질문이 왔었고, 제 입장에서는 ‘줄 수도 없는 상황인데 지금껏 알아서 해 온 

상황이고, 줘 본 적도 없고, 줄 의무도 없고, 우리가 간여할 사항이 아니니 그쪽에서 

결정 하세요’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최근 씨네 21 기사를 보니 영진위에서 외부 전

문가 풀 작성 시 영진위의 동의가 있었다고 인터뷰 했는데 아마도 전화를 통해서 얘

기한 상황을 두고 동의했다고 한 것으로 짐작됩니다.”라고 했다(2회 조서, 

2018.01.26.).

∙ 외부전문가 풀 구성에 대해 위 박OO은 “ (…생략…) 아마 이게 박OO 보좌관이 관여

를 좀 했죠.”라며, “자기 의견이라고 하기 에는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박OO 보좌

관도 누구한테 자료를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나름

대로 담당하는 부서에서 의견을 받죠. 의견을 받았는데 의견이 이렇게 커트되고 해

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 거죠. 메일로 그런 식으로 해서 갔는데, 문제는 그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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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테 연락을 우리가 하지는 않았어요.”했고, “그 문서의 내용은 수시로 바뀔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줬는데, 또 바뀌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 명단을 우리가 일일이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한테. 한벤투에서 다 전화했어요.”라

고 진술했다(녹취록, 2018.04.12.).

마) 영화 인센티브 제도

∙ 위 KJ는 “유명 배우들이 인센티브가 높은데, 총 이익의 몇 %를 추가적으로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높은 수익지분을 가진 배우들이 참가한 영화에 모태는 지원 

못하겠다는 이야기들이 나돌았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내용 관련 ‘좌담회’도 진행했

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야무야 없어지기는 했지만, 정부 돈으로 자본의 갑질로 

여겨질 수 있는 행태들이 있었습니다. 영화 산업계 안에서는 투자자, 배급사와 제작

사 논의를 통해서 수익배분율을 조정하기도 하는 ‘동반상생협약’ 논의도 있었습니

다. 배우 지분을 총비용으로 제하고 수익을 나누는 것으로 협약을 맺었음에도, 모태

가 이를 문제 삼아 업계의 분란을 일으켰습니다. 모태도 문화콘텐츠 쪽의 낮은 수익

률에 대한 고민은 지속적으로 있었지만, 전문위원이 등장한 이후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들이 제출됐습니다. 대책들이라는 것들이 영화계에서 이미 합의된 내용을 

뒤집는 것이라서, 업계쪽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라고 했다(1회 

조서, 2017.10.17.).

한편, ‘KD 전 전문위원이 나갔으니 배우 인센티브 관련된 지침들은 원상회복될 것

이다. 왜냐하면 배우 인센티브 지급이나 가족 관계 제작사에 대한 모태펀드 투자 금

지 관련 지침은 공문을 통해 내려온 게 아니라 전문위원 구도를 통해 전달됐기 때문

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전화면담 보고서, 2018.04.26.).

∙ 위 OOO 팀장은 “서울에서 영진위 제작지원을 받던 분 중 한사람을 만났습니다 (…

중략…) 당시 배우와 제작사 인센티브 관련해서 모태조합에서 못하게 한다면서 말

이 안된다 면서 알아보라고 하면서 신경 좀 써달라고 했습니다 (…중략…) 당시 이

OO 사무관과 인사를 했고 무슨 일 없냐 물어 와서 벤처 투자 인센티브가 문제가 있

더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더니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영진위 정책팀장에게도 관

련해서 물었더니 한벤투에서 일방적으로 주장을 하는 것으로 문제가 있다면서 전화

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관 쪽 담당하는 분도 계셨는데 당시 한벤투의 KV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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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과 통화해서 얘기를 했더니 모르겠다는 답변이었고, 이를 공문으로 요구할 생각

은 못하고 유선으로 간단히 확인하는 정도였습니다.”했고, 이어 “이OO 사무관이 

관련 내용을 알아보라고 얘기를 해서 투자 운영사에게 문의했지만 관련해서 확인이 

안됨을 보고하고 상생협력테이블기사를 메일로 보냈어요. 몇 주 후 한벤투에서 연

락이 왔는데 기사자료를 달라고 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투자운용사와 간

담회를 할 예정이다고 했습니다. 이후 간혹 모태펀드에서 영화 투자 시 장난질을 한 

것 같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2016년도에 모태 쪽에 뭔가 있구나는 생각을 했습

니다. 그 이후 운용사들이 저와 거리를 두는 느낌이었고 지금 생각해 보면 이OO 사

무관에게 보고했던 내용이 한벤투에서 운용사를 불러 단도리를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라고 했다(1회 조서, 2017.11.08.).

∙ 위 박OO은 “벤처투자회사 직원한테 들었어요. 그런데 이 분야에 대해서 간단하게 

상담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거는 일방적으로 시장의 관행이 있는데, 이거를 어떤 정책으로 문체부가 이거에 

대해서 권한도 없지만 지도감독 하는 벤처투자가 이거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에

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정도의 의견을 얘기했던 거가 기억이 나네요.”하며, 

“배우 뿐만이 아니라 배우, 제작사. 남편은 감독하고. 배우뿐만 아니라 감독도 포함

이에요, 여기는. 배우, 감독 인센티브가 있고, 또 부인은 제작사가 있어요. 그러면 여

기에 다 인센티브를 주는데 우리 돈 가지고, 정부 돈 가지고 이거를 시장에서 일어나

는 것에 대해서 가만히 있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라고 했다.

이어 당시 한벤투에서 만들어진 제도는 첫 번째 출심위 인원 수, 두 번째 외부전문가 

풀, 세 번째 영화 인센티브 제도 등인데 이 세 번째 제도는 문체부가 구체적으로 개

입을 했을 근거도 없고 문건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요. 저도 그냥 말로만 들었어요. 

“이런 문제 제기를 했다는 것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KD가 문제 제기를 한 거 아닌가

라는 추측을 하는데, 제가 그거는 장담을 못하겠어요. 이 3번에 대해서는 벤처투자

한테 문의를 한번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흐지부지 됐을 걸요?”라는 취지로 진술

했다(녹취록, 2018.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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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그 외 한벤투 운영 관련

∙ 모태펀드 투자 관련 운용 결과 관련 위 OOO 팀장은 “2016년도 2월에 한벤투에 월

별 투자 현황을 요청해서 간단히 요약 형태로 받기 시작했습니다. 한벤투에서는 영

업비밀이라고 하면서 국회 요구 자료를 주지 않았는데 출자자가 주라고 하면 주었습

니다. 자료가 안 나가는 사유가 그 영화에서 영화계는 소문이 많이 돕니다. 투자 현

황에 잡음이 생기면 수익에 문제가 발생해 투자 보호 측면에서 자료 제공을 하지 않

습니다. 국회자료는 벤처에서 다 나가기 때문에 그쪽에서 못나간다고 하면 안 나가

는 거고 예전에도 안 나갔어요 하면 그런가 보다 라고 수긍을 했고 내가 제출하게 되

면 나가도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들었습니다. 벤처에서는 법 조항을 들먹이기 때문

에 고민이 됩니다. 규약에 보면 조합원의 지위를 통해 기득한 정보에 대해서 제3자

에게 공개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대어 사실 모태펀드에 크게 업

무할당을 하지 못했습니다.”라고 했다. 

이어 위 OOO 팀장은 “벤처에 투심위 자료를 요구했으나 공개 못한다는 연락을 받

고 그때는 차라리 잘됐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국회에서 요구가 오면 한벤

투에 자료요청을 하고 그쪽에서 입수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한벤투 자료 

담당자는 힘들었겠지만 모든 자료를 다 총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내부 자료를 달

라고 했더니 조합비로 어떤 영화에 투자했고 전체 우리 자조합이 몇 개고 결성액이 

얼마인지의 정도의 단순 자료만 2016년 2월에 2015년 12월 자료를 받았습니다. 

통상 2016년 누계로 투자액과 회수액 자료를 요청하면 주는데 전산에서 뽑아서 주

는 것 같았습니다. 당시 자료 요청 시 문체부 쪽에도 준다 하면서 주겠다고 해서 

2016년 2월부터 받았습니다. 모태펀드 운영 현황 관련해서 영진위 내부 문건을 통

해서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문체부나 영진위 내 성과자료에 모태펀드 결과보고를 

작성하지는 않았고 보관만 했는데 벤처에 경평위나 성과평가에 모태의 실적 자료로 

대응하기 위해서 받아두고 있었습니다. 이후 2016년 3월 경 영진위 내부의 선배 한

분이 ‘윗선에서 안좋은 소리가 난다. 벤처와 무슨 일이 있냐. 조심하라고 하더라. 너

만 알고 있어라.’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유를 구체적으로 묻지 않았는데 당시 영

진위 분위기도 그렇고 돌아가는 분위기가 막연하게 ‘뭔가 외압이 있구나’고 생각했

습니다.”라고 했다(1회 조서, 2017.11.08.).

∙ 위 KH는 “모태펀드를 만들게 된 가장 큰 주목적은 독립성하고 전문성입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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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까 펀드 운영은 상당히 독립성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전문성이 있어야 된

다. 그래야지만 이 산업의 어떤 중요한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

서 그걸 만든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런 독립성하고 전문성들이 얼마큼 잘 발휘되고 

그게 유지되느냐가 사실은 되게 중요하죠. 아마 문화콘텐츠 분야의 그런 펀드도 이런 

목적에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문화콘텐츠 분야도 결국에 독립성하고 전문성

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문화콘텐츠 쪽은 독특한 어떤 전문성 때문

에 문화부라든가 아니면 문화부를 비롯한 문화부의 정부출자기관이라든가 그런 쪽

에 꽤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지금과 같은 문제점들이 일어나지 않았나 싶어요.”라고 했다(녹취록, 2018.02.14.).

∙ 위 KN은 “투자 심사와 투자 결정은 창투사의 고유 업무 행위인데 그 의사결정에 원

래해야 할 위법 행위나 관례 행위가 아닌 내용적인 정성적인 문제에 한벤투가 영향

을 미치는 것은 본래의 기능을 월권했다고 생각합니다. 한벤투는 재무적 투자를 하

는 창투사의 관리 감독 기관으로 투자의 수익성만 보고 투자 관리를 운영해야 하는

데 그 외적인 것 특히 정치적인 것으로 해서 영향과 외압을 행사한 것은 잘못된 겁니

다.”라고 했다(진술조서, 2018.04.09.).

사) 소결

(1) 2015년 한벤투는 청와대의 방침에 따라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인사를 선별하여 조

직을 구성하고, 모태펀드 운용사 선정 과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문화 콘텐츠에만 해당하는 전문위원 제도를 신설하고, 운용

사를 선정하는 출자심의위원회 성원을 4인에서 7인으로 늘리며, 외부전문가 풀 구

성 및 영화 인센티브 제도 등을 추진했다. 

(2) 영화계정 출자심의위원을 4인에서 7인으로 늘려 그중 3인을 한벤투 임직원으로 구

성하고, 3인은 출심위 풀에서 한벤투가 정하고, 나머지 1인만 영진위 사무국장이 

당연직으로 참석하는 구조는 한벤투 운용사 선정 권한이 강화됐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문화콘텐츠에만 해당되는 전문위원이 영화 제작과 관련된 제작사 포트폴리

오를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전검열로 악용의 소지가 

높을 수밖에 없다. 위 전문위원이 구상했다는 영화 인센티브 제도도 유의미성 여부

와 관계없이 모태펀드에서 이를 실행하려는 의도가 압박으로 작용하고, 기왕에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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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동반상생협약을 훼손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했다. 

(3) 한편, 투자심의 보고서를 출심위 일주일 전에 한벤투 ERP에 등록하는데 ERP에서 

삭제되면 처음부터 등록한 적이 없는 상태가 되고, 제출자만 등록이 무산된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 외에는 부결된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이러한 시스템 구조는 모태펀

드 투자를 통한 검열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 

(4) 2014년 영화 <변호인> 개봉 이후 청와대에서 문체부의 역할에 대한 질책이 이어지

자 문체부는 대응방안으로 모태펀드 개선 방안 및 건전문화예술생태계진흥세부실행

계획 등을 통해 사전 모니터링 체계와 옵저버 자격으로 투자조합 투자심의위원회에

서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제도를 구축한다. 이는 문체부와 한벤투에서 창투사의 투자 

결정을 방해하는 행위인바 청와대 보고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유명무실한 제도였고, 

이를 대체하기 위해 2015년 박OO의 개입을 통해 외부전문가 풀 제도가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외부전문가 풀 구성원도 박OO의 역할에 의해 청와대 개입을 

통해서 구성했다고 보인다. 외부전문가 풀 제도는 ‘정부출자 펀드의 영화 투자 관련 

개선방안’ 등의 내용을 강화해서 최종적으로 청와대에서 기획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제도화된 구조는 합법적으로 영화 시장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었

다고 볼 수 있다.

3. 특정 영화 및 영화인에 대한 투자 지원 및 배제

가. 특정 창투사 지원 및 배제 

1) 영진위 2009년 다양성영화전문투자조합 출자사업16) 

(가) 동 사업 개요

∙ 2009년 영진위 ‘다양성영화 전문투자조합 출자사업’은 다양성영화 전문 펀드 결

성을 통해 다양성영화 제작을 활성화하고, 배급 및 상영의 생태계 조성과 연계된 

선순환 구조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매년 한 개의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한 개

의 운용사를 선정한다. 2005년 신설될 당시 예술영화 및 독립영화의 투자 재원 

조달과 상업 영화에 대한 기획개발비 투자 재원을 마련17)하고자 기획된 사업이

16) 2017영9 유인택의 영화진흥위원회 다양성영화전문 투자조합 출자사업지원 배제 사건(제34차 전

원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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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사업을 실행하는 투자조합은 25억원의 영진위 출자금을 포함하여 최소 50

억원에서 최대 100억원 규모의 펀드를 결성하고, 결성일로부터 7년 이내 운용하

며 결성 총액의 100％를 다양성영화에 투자하도록 의무화18)되어있다.

∙ 해당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신청기간을 두고 지원 신청사를 접수 받은 뒤 심사일을 

지정하고 심사위원을 전문가 5인 이내로 구성하여 서류심사 및 프리젠테이션 심

사를 병행한다. 운용사로부터 접수된 제안서를 심사평가하여 투자여부를 결정하

고, 이를 결정심사위원회(9인 위원회)에 회부하여 최종 결정한다. 해당사업은 

2009년에 3차에 걸쳐 공모하였으며 1차와 2차 사업에서 지원사가 선정되지 않

았고, 3차 사업에서 선정되었다. 신청인은 2차 사업과 3차 사업에 지원하였고, 각

각 신청인 회사를 비롯하여 모두 2개의 회사가 신청하였다.

(나) 해당 사건은 2009년 다양성영화 전문투자조합 출자사업(2차) 예비심사에서 ‘AB

사’가 선정되었고, 이를 최종 결정하기 위해 2009년 9월 28일 개최된 제17차 임

시회의에 예비심사결과 심의 의결의 건’으로 상정하였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결정

이 보류됐다. 이후 2009년 10월 6일 재소집되어 개최된 제18차 임시회의에서 예

비심사결과 심의･의결의 건’으로 상정되었으나 회의 자리에서 조희문 위원장을 

통해 문체부의 지원 배제 의견이 전달되었고, 표결에서 부결된 사실을 확인했다.

(다) 예비심사에서 선정된 사업자는 영진위 9인 회의에서 사실상 추인하는 형식으로 

최종사업자로 선정되어왔던 점, 예비심사에서 선정된 사업자가 영진위 9인 회의

에서 부결된 것은 이례적인 사례라는 점, 2차 사업 예비심사에서 신청인이 탈락한 

이후 3개월 만에 재공모한 3차 사업에서는 ‘AB사’가  선정된 점, 3차 사업 예비심

사에서는 신청인이 자신 때문에 탈락할 가능성을 우려해 대표신청인으로 등재하

지 않은 점, 2008년 이래 문체부가 영진위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간섭을 시작했다

는 점 등을 종합하면 2차 사업 예비심사 과정에서 문체부의 배제 지시의견이 심사

과정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라) 2008년 8월 27일에 작성된 청와대 문서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에 따라 “건전 문

화세력에 대한 전폭적 자금 지원 및 좌파 자금줄 차단” 및 “문화부 지원 사업에 대

한 문화부 및 기재부의 엄격한 사업 결과평가를 통해 ’09년부터 좌파단체 지원예

산을 근절”하라는 지침이 있었다. ‘AB사’ 대표인 유인택의 활동 과정이 위 청와대 

17) 참고인 진술조서 문OO(1회 조서, 2018.01.29.) 

18) 2009년 영화진흥위원회 공고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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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생산 시기나 내용과 상당히 일치하고, 위의 국정원 ‘문화

예술계 주요 左성향 문제 인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위의 국정원이 문체부에 선

별･통보한 181명에 등재되어 있는 점, 위의 문화부 ‘리스트-2014 2015년도분

(654명) 확정’에 등재된 점, 참고인 이OO의 진술 취지 등을 종합하면 유인택은 자

신의 정치적 견해나 활동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정부지원 사업에서 의도적으로 배

제 당하였다.

2) 한국 모태펀드 2014년 1차 정시 출자사업 및 9월 수시 출자사업

(가) 해당 사업에서 영진위가 문체부로부터 ‘AB사’에 대한 배제 지시를 받고 이를 실행

한 사건으로 해당 창투사가 영화 <변호인>에 투자했다는 이유다. 2014년 4월에 

시행된 1차 정시 출자사업에서 ‘AB사’를 포함한 2개사가 신청하였으나 선정하지 

않았다. 같은 해 9월 수시 출자사업에서 7개사가 신청하였으며, ‘AB사’는 1차 심

의에서 탈락했고, ‘AL사’가 선정되었다.

(나) 위 창투사의 모태펀드 운용사 배제 실행과정을 살펴보면 위 문OO은 “2014년도 

1차 정시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OO 사무관으로부터 ‘AB사는 지원 배제하라’

는 연락이 왔다. 출자심의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참석하는 당시 김OO 사무국장에

게 AB사 배제 지시를 전달했고, 김OO 사무국장은 ‘뭐야. 이제 펀드까지 해’하며 

어이없어 하는 반응이었다. 1차 정시 전 이OO 사무관으로부터 변호인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신경을 많이 쓴다’라는 얘기는 종종 들어왔던 차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2회 진술, 2018.01.14.).

(다) 당시 영진위 사무국장인 김OO는 “영화계에서는 AB사 LM 대표가 실적이 좋은데

도 투자를 받지 못했다. 사전에 한벤투에서 영진위 국내진흥부 부서장을 통해 ‘이

번 심사에 AB사를 선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연락이 왔다. 그리고 국내진흥

부장이 심사를 가는 저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려왔다. (중략) LM 대표는 개인적으

로 친분이 있는 분이라 어쩔 수 없이 전화를 해서 영화 변호인에 투자했던 AB사는 

이번 영화 투자심사에서 배제를 했으면 좋다는 전언을 받았다고 연락했다.”고 진

술했다.

이에 대해 “AB사 LM 대표는 ‘너무 걱정하지 마라’하면서 ‘이미 처음 겪는 일이 아

니다. 전화해줘서 고맙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러면서 ‘선정대상자 없음이라고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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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내리면 된다’라고 팁을 줬다. 판을 뒤집을 수는 없다보니 방법을 알려주었는

데 너무 고마웠다.”고 했다. 실제로‘해당 출자사업에서 적격자 없는 것으로 운영

사를 선정하지 않았고, 같은 해 9월에 수시 출자사업이 공고되었으나 ‘AB사’는 응

모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진술조서, 2017.09.26.).

위 진술 중 사실 관계가 다른 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문OO 부장에게 ‘AB사’ 배제 

지시를 하달한 기관은 한벤투가 아니고 문체부로 확인했다. 두 번째 한벤투 홈페

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해 ‘AB사’는 2차 수시 출자사업에 응모한 것으로 확인되었

으나, 1차 심의에서 탈락했기 때문에 2차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를 알지 못

했던 위 김OO는 ‘AB사’가 응모하지 않은 것으로 짐작했다고 보인다.

(라) 이에 대해 당시 문체부 영상과 사무관인 이OO은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중요한 

것은 ‘AB사’가 변호인에 투자한 것 때문에 배제 대상이었고 이 때문에 영화계정 

뿐 아니라 문화계정에도 영향을 미쳤을 건데 그런 과정에서 얘기가 나왔을 겁니

다.”라고 했다. 이 같은 배제 지시를 여러 군데에 얘기를 하지 않았을 것 같다고 하

며, “펀드의 소관은 중기청, 한벤투이기 때문에 문체부 뿐 아니라 그쪽에서도 다 

전달됐으리라고 보고 김OO 국장이 얘기하지 않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배제됐

을 겁니다. 그래서 문체부에서도 확인 차 배제상황을 챙기는 측면에서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진술했다(진술조서, 2018.04.04.).

3) 한국 모태펀드 2015년 2차 정시 출자사업(2015. 6. 26. 선정)

(가) 앞서 서술한바 있는 2015. 6. 19. 문체부 작성 보고서인 ‘모태펀드 영화계정 운용

사 선정 관련’은 위 해당 사업 시기에 발생한 사안이다.

위 문서를 통해 AA사를 모태펀드 운용사로 선정하려는 경위는 확인되었지만, 모

태펀드블랙리스트에 등재되어 있던 AA사가 어떠한 사유로 해제됐는지 여부는 확

인하지 못했다. 

(나) 위 출자사업 출자심의위원회에 영진위 사무국장 의전 자격으로 참석한 당시 사업

담당자 박OO은 “1차 정시 출자심의회의에 참석하기 전 영진위에 두 개의 사업자

가 선정됐다는 연락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회의 석상에서 한벤투의 본부장

이라는 분이 두 개 업체가 들어 왔는데 한 업체는 핵심관계자가 법적인 문제가 있

고 다른 한쪽은 대표자가 문제가 있다며 법적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2차에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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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게 어떠냐며 제안을 했고 별 문제없이 통과됐습니다. 2015년 1차 정시사업이

고 회의는 3월경에 진행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고 했다(2회 진술, 

2018.01.26.). 이어 “1차 정시 때 가고 법적 해결이 된 후 2차 수시에도 의전으로 

갔었습니다. 1차 정시 때 문제가 됐던 법적 상황에 대해서 해결 과정을 한벤투 직원

이 설명을 했고 한 신청사가 해결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한 개의 신청사를 선정했습

니다. 선정할 때 거수로 뽑았습니다.”라고 진술했다(1회 조서, 2017.11.11.).

위 박OO은 2차 수시 출심위 참석 전에 “(이OO 사무관으로부터) 심사가 2015년 

6월 25일이었는데 며칠 전 전화가 와서 ‘AA사가 해결됐다’면서 사무국장에게 

‘AA가 풀렸으니 AA로 가는 거다. 라고 전달해라. 딴말 필요 없고 그렇게만 전달해

라’라고 전화 왔고 저는 ‘아! 그래요’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라고 진술했다(2회 

조서, 2018.01.26.).

또한, 위 박OO은 당시 출자심의위원 성원으로 “영진위 전 위원이었던 OOO, 임

기 연장된 OOO가 기억납니다. 다만 당시 회의를 마치고 박OO 사무국장이 ‘회의

가 이렇게 빨리 끝나냐. 영진위가 100억을 투자하는데 회의에서 우리 역할이 1/N 

밖에 안되는 거야.’해서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한 적 있습니다.”라고 하며, 이때 

‘AA사’가 운용사로 선정됐다고 진술했다(1회 조서, 2017.11.11.).

4) 한국 모태펀드 2016년 2차 정시 출자사업

(가) 해당 사업에서도 ‘AB사’가 모태펀드 운용사 부적격 대상으로 배제됐다. 2016. 5. 

23. 신청 접수 결과 모두 3개사가 신청했고, 같은 해 6. 24. AF사가 선정됐다.

(나) 위 박OO는 “모태펀드 선정 관련해서는 이OO 사무관으로부터 인수인계 받을 시 

‘AB사’가 선정되어서는 안된다며 ‘이곳이 그전에 영화 <변호인>에 투자하여 찍힌 

곳으로 선정이 되면 곤란하다. 선정 여부는 한벤투에서 알아서 다 정리할 것이니 

신경 쓰지 말고 나중에 선정 여부만 확인해 봐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영진위에 

OOO 팀장에게 전화해서 관련 내용을 아는지 물어 보았는데 AB사 배제 상황은 

아는 듯 했고, 정OO 과장님에게 보고 해야 하니 최종 공고 전에 알려 주는 것으로 

애기를 끝냈습니다.”라고 했다(진술조서, 2018.05.02.).

(다) 위 OOO은 ‘전임자로부터 ‘AB사’가 배제 대상이다고 전해 들었다. 출자사업 출심

위에 사무국장 의전 자격으로 참석한 적 있다. 영진위 사무국장이 당연직으로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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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참석하지만 그 외 다른 권한이 크지 않다. 출심위 성원 중 3인이 한벤투 임직원

이고 나머지 3인도 출심위 풀에서 한벤투에서 정하기 때문에 운용사 선정은 사실

상 한벤투의 권한이 막강하다. 영진위가 특정 창투사를 배제를 하든 지원을 하든 

역할이 크지 않다는 얘기다. 당시 출심위에 참석했을 때도 사실상 ‘AB사’ 배제는 

정해져 있는 분위기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전화면담보고서, 2018.05.03.).

5) 소결

‘AB사’는 2014년부터 2016년 까지 부적격 운용사로 지목되어 펀드 사업에서 지속적

으로 배제 지시가 하달된 회사다.

2009년에도 영진위 출자사업에서 제외된바 있는데 당시 공동대표인 유인택의 진보적 

성향이 사유였다. 

한편, 청와대에서 작성한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2014. 5. 말경) 중 모태펀

드가 좌파 문화운동의 자금 창구가 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사례로 영화 <변호인>, <부러

진 화살>, <화려한 휴가>등을 정치편향적인 작품이라고 제시했다. 

영화 <변호인>의 투자사는 ‘AB사’ 외에도 4개의 회사가 참여했는데 부적격 운용사 중 

유독 해당 투자사만 지속적인 피해를 받은 정확한 사유는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AB사’는 영화 <변호인> 제작에 참여한바 있고, <화려한 휴가>는 위 공동대표였

던 유인택이 영화사 대표로 재직 시 2007년에 제작한 영화다. 앞서 위 김소영 비서관이 

모태펀드 블랙리스트 사유 중 유력 정치인의 일가기 때문인 곳도 있다고 했는데 위 유인

택은 당시 모 야당 유력 정치인의 일가이기도 하다. 

나. 한벤투 전 전문위원 KD와 영화 ‘OOOO’

1) 개요

청와대의 모태펀드 운용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임원을 교체하는 추가 조처 결과 

KD BB사 대표가 2015년 1월 상근전문위원으로 임명됐다.

위 KD가 BB사 대표로 재직 중 저작권을 갖고 영화 제작을 추진하던 ‘OOO O’이 이후 

제작자와 제목을 바꿔 ‘OOOO’로 제작됐다. 같은 영화는 모태펀드를 포함한 정부지원

금이 43억원에 이르는바 영화 제작 경위에 대한 의혹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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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작 현황19)

영화명
판권 

소유자
제작사 및 대표 배급사 감독 주연 순제작비 총제작비

OOOO KW BA사, KR AV사 LK OOO 45억 65억

* 총제작비 중 20억은 영화 개봉 시 배급사인 AV사에서 마켓팅비로 지원

3) 제작 추진 경과

[표-1] 영화 ‘OOOO’ 제작 추진 경과

년도 구분 내용

2012.
영화 

‘OOO O’

BB사의 대표 KD, 제작이사 LB, 감독 LK, LN이 준비하고, 최초 

제작사로 영화수입배급업체 CD사와 계약(LN 면담보고서)

2015. 9. 1.

/11. 1.

원작 사용 및 

각본 계약

2015. 9. 1. BA사 대표 KR은 KW와 원작(OOOO OO) 사용 

계약서 체결, 같은 해 11월 1일 작가 LK와 각본(OOO OO) 계약을 

체결

2015. 11. 6. 기획개발 투자계약 위 KR, AA사와 문화계정 기획개발 펀드를 통해 1.3억 투자 계약

2015. 11. 9.
영화 ‘OOO OO’ 

스텝 계약
위 KR, LK와 감독 계약 및 OOO과 프로듀서 계약  

2015. 11. 10.
모태펀드 

영화계정 투자

영진위 출자 모태 영화계정 자펀드 영화 ‘OOOO(구 OOO OO)’ 

16.3억 투자 

2016. 5. 10~12

영화 ‘OOOO’

투자 및 배급의향서 

체결

AB사, AA사･AS사･AF사(20억)와 투자의향서 체결. CG사와 

투자 및 배급의향서 체결

2016. 6~8.
영화

투자사 계약

(유)OOOO문화산업전문회사(대표 KR)와 AS사, FB조합, AF사 

등과 투자계약서 체결

2016. 7. 4.
영진위 

공모사업 선정

영진위 가족영화제작지원 사업에 선정, 같은 해 7월 25일 약정서 

체결하고, 같은 해 10월과 11월에 보조금을 분할 지급받음

2016. 7. 4.~8. 배우 계약서 체결 배우 OOO, OOO, OOO 등과 계약

2016. 10. 14. 배급사 계약 AV사와 배급사 계약했으나 2017. 8. 경 계약 해지

2015. 8

~2017. 11.
총 제작기간

･2015. 8. 준비 작업

･2016. 9. 15. 크랭크 인

･2016. 12. 5. 크랭크 업

･2017. 6. 편집 완료

･2017. 10. DVD 완성

･2017. 11. 영진위에 DVD 및 정산보고서 제출

19) 영화 ‘OOOO’ 제작 계획서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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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영화 ‘OOO O’ 과 영화 ‘OOOO’의 동일성

∙ 영화 ‘OOOO’ 초기 제작 추진 당시 BB사 소속 제작이사인 참고인 LB는 “2012년도

에 (…중략…) 시나리오를 같이 봐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화 ‘OOOO’였습니다. 

KD가 처음 보여줄 때는 OOO의 자서전으로 ‘OOO O’이었는데 북에 두고 온 아내

를 찾기 위한 줄거리였고 판권을 사서 영화를 하겠다며 보여줬습니다 (…중략…) LK

라는 신인 감독과 저와 셋이서 시나리오 작업을 했습니다 (…중략…) 그 전에 작업을 

해왔지만 잘 안되서 저에게 구조 요청을 해온 겁니다.”라고 했다(진술조서, 

2017.11.10.).

∙ 위 BB사 소속 프로듀서인 참고인 LN은 ‘2012년 LK(감독)이 <OOO O>을 감독하

겠다고 자청했고, KD가 이를 수락하여 시나리오 각색을 시작했다’고 하며, ‘최초 제

작사로 영화수입배급업체인 CD사와 계약’을 했으나, ‘2015년 CD사 대표인 OOO

과 KD 두 사람 모두 투자를 전혀 하지 않으면서 결별’ 했다고 했다. 당시 제작상황에 

대해 LK에게 전해들은 바에 의하면 ‘감독 계약서 없이 진행비로 월 50만원을 받고 

있으며, 제작사가 영화제작 경험이 없고, 투자를 하지 않아 진행이 되지 않는다’ 고 

했고, 결국 ‘2015년 제작사가 영화수입배급업체인 BA사로 변경되었으나 KD의 개

입 여부는 모르겠다’고 진술했다(면담보고서, 2017.11.14.).

∙ 위 BB사의 또 다른 프로듀서인 참고인 LQ는 ‘첫 영화명이 <OOO O>로 시작하여 

영어명, 독일어명 등으로 변경되었고, 최종적으로 <OOOO>로 결정’ 되었으며, ‘소

속되어 있는 기간 동안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영화 제작 상황이 좋지 않았’다고 했

다. 또한, ‘2014년 10월~11월 경 투자사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실패로 돌아

갔으며 제작 작품이 없다보니 정상적인 회사 운영이 어려워져 회사가 폐업’을 했고, 

얼마 후 KD는 ‘한국벤처투자주식회사 전문위원으로 부임했다’고 진술했다(전화면

담보고서, 2018.02.28.).

∙ 한편, 위 [표-1]에서 2015. 11. 1. 작가 LK와 각본 계약 체결 시 각본 명이 ‘OOO 

OO’로 명시되어 있고, ‘문체부 출자 모태 자펀드 프로젝트 투자 현황’ 20)에 따르면 

2015. 11. 9. 영진위 출자 모태펀드 영화계정을 통해 16.3억원을 투자한 내역이 영

화명 ‘OOOO(구 OOO OO)’로 명시되어 있다.

∙ 위의 진술과 관련 자료21)에 따르면 제작사가 CD사에서 BA사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20) ’13~’17.3. 문체부 출자 모태 자펀드 프로젝트 투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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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의 역할은 확인되지 않으며, BA사 대표 KR이 2015년 9월 원작 ‘OOOO OO’ 

사용에 대한 계약 체결과 2015년 1월 LK 감독과 영화명 ‘OOO OO’로 시나리오 각

본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도 KD의 개입은 확인되지 않고, 당초 영화명인 ‘OOO 

O’과의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 다만, 원작의 저자가 ‘OOO’이라는 점, 초기 제작 단

계에서부터 ‘OOO O’ 시나리오를 각색한 ‘LK’가 KR과 시나리오 각본 및 영화 감독

으로 계약을 했다는 점, 다수의 진술인이 영화명이 ‘OOO O’에서 ‘OOOO’로 변경

되었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해 볼 때 영화명을 최초 ‘OOO O’에서 ‘OOO OO’로 변

경하고, 다시 ‘OOOO’로 변경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나) 국가기관 개입

∙ 위 LB는 KD에게 “ (…생략…)이거 투자 받기 쉽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니까 생각하

는 게 있다면서 ‘청와대 쪽에 아는 선배가 있는데 도와줄 것 같다’라는 말을 들었습

니다 (…중략…) 영화계에 정부에서 우파 영화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KT를 

통해 영화를 만든다는 소문을 듣고 있던 터라 ‘아! 이거 위험하다’는 느낌을 받았습

니다.” 며 이때가 “2012년 하반기 쯤이다” 고 했다(진술조서, 2017.11.10.).

∙ 위 LQ는 ‘고등학교에 이어 대학교 선배인 국정원 직원 소개로 (2013년) KD 대표를 

만나서 BB사 소속 프로듀서가 되었’으며, ‘국정원 직원인 선배와 KD는 전부터 알고 

있던 사이로 꽤 친숙해 보였’다고 했고, 그 뒤로도 ‘서너 차례 술 좌석을 같이 했다’

고 진술했다. 한편, 같은 LQ는 ‘2014년 초순 경 국정원 선배의 제안으로 영화인 모

임이라는 자리에 참석하였는데 국정원 직원 3명을 포함한 10여명의 영화감독이 모

여 있었’으며, ‘참석자들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고, 일면식 없는 사람들이 한자

리에 모여, 애국에 호소하는 영화와 특정인물을 대상으로 영화를 제작을 해야 한다

는 이야기를 하고, 특히 <이승만 전 대통령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를 제작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가 오고 갔’다고 했다(전화면담보고서, 2018.02.28.).

∙ 영진위 2013년 기반조성본부장인 참고인 김OO은 국정원의 동향보고 요청 목록 중 

영화 ‘OOOO’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며, “일단 국정원에서 영화 목록을 전화로 불

러 주며 상황 파악해 줄 것을 요청해 왔고, 정책팀에 국정원에서 불러준 리스트를 주

고 알아보라고 지시했습니다. 대략 제작사가 선정됐는지, 시나리오가 완성됐는지, 

21) 위 표1 참조, 원작 계약서, 각색 계약서, 감독 계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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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가 섭외됐는지 등을 기록해서 알려 주었습니다. 아마도 당시 김기춘 실장이 호

국보훈영화를 장려해라는 지시가 있었고, 그 때문에 정보파악을 하지 않았나 생각

됩니다” 했고, “<OOO O>에서 나중에 <OOOO>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

고 진술했다(2회 조서, 2018.02.27.).

∙ 문체부 사무관인 참고인 박OO는 “<OOOO>는 (…중략…) 영화별로 사회 이슈가 

되는 영화 내용인 파일에서 본 것 같습니다. 사업 과정에서 주목받거나 어떠한 식으

로든 관심을 받는 영화들을 사업 담당자들이 올려놓은 것으로 누적되어 있는 건데 

(…중략…) 자료에는 간단한 개요와 특이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특이사항에

는 정부 성향과 배치되거나 부합하는 경우 관련 내용 등이 작성되어 있습니다.”고 하

며, 2015년 이OO 사무관이 작성하여 저장한 것이라고 진술했다(진술조서, 

2018.05.02.).

∙ 위의 LQ와 김OO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KD는 2013년 이전부터 국정원 직원과의 

연계가 지속되어 왔고, 영화 ‘OOOO’ 제작 추진 중 이를 활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 국고보조금 및 모태펀드 등 지원 현황

(1) 영화 ‘OOOO’의 지원 및 투자받은 총액은 모두 53억원으로 파악됐다. 그중 모태

펀드 투자금액이 35억원, 영진위 가족영화제작지원 사업을 통해 8억원을 지원받

아 모태펀드를 포함한 정부지원금은 43억원에 이르며 별도로 10억원의 기업투자

펀드를 투자 받았고, 이 과정에 정부기관의 부당한 개입 및 실행을 위한 지시가 있

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2) 국고보조금: 영진위 2016년 가족영화제작지원 사업 

① 심사 및 지원작 선정과정

∙ ｢2016년도 가족영화제작지원 사업 심사결과｣ 등 이 사업 공모자료22)를 보면, 이 

사업은 총사업비 24.7억원으로 2편 내외 차등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2016. 5. 

9.~5. 13. 신청 접수를 받았는데 모두 47편이 접수되었고, 결격 대상 작품은 모두 

5편이었다. 심사일정은 2016. 6. 23.~6, 26, 3박4일 숙박심사를 가졌는데 당시 

심사위원은 아래와 같다. 

22) 영진위 2016년 가족영화제작지원 심사계획(안) 보고 및 심사 결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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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를 거쳐 평가점수 80점 이상인 작품에 대해 지원토록 하였는데, <OO> 8. 7억, 

<OOOO> 8억, <OOO> 8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선정하였다.

[표-2] ｢2016년 가족영화제작지원 사업 심사계획(안) 보고｣ 중 심사위원 명단

분야 성명 경  력 비고

감독 OOO 박대박, 수상한 이웃들, 타인의 멜로디 연출 등, 현 영화진흥위원회 위원

감독 OOO 네발가락, 조폭마누라3, 꿈은 이루어진다 감독

제작 OOO 영화사 커리지 대표, 해바라기,미스터 소크라테스, 울학교선생 이티 제작

제작 OOO
스파이 파파, 그림자, 개같은 날의 오후 프로듀서, 기적의 피아노, 

여름속삭임 감독
여성

학계/평론 OOO 영진위 예술영화인정소위 위원, 한국영화평론가협회 등 여성

② 특혜 지원 여부

∙ 위 사업에 신청 시 지원신청서에는 제작계획서, 시나리오, 원작사용계약서, 각색 계약

서, 배급사의 계약서 또는 계약 의향서, 투자사의 투자 의향서 등을 필수 첨부해야 한다.

위 3)의 제작 추진 경과를 보면, 위 영화의 제작사는 2015. 9. 1. 원작사용계약을 

체결했고, 같은 해 11. 1. 각본 계약을 했다. 며칠 뒤 11. 6. AA사는 문화계정인 

기획개발펀드23)를 통해 1.3억원을 투자 계약하고, 이어 같은 해 11. 10. 영화계

정을 통해 16.3억원을 투자24)받았다. 2016. 5. 10~5. 12. 사이 AA사, AS사, AF

사와 투자 의향서를 체결하며, CG사와 투자배급 의향서를 체결한다. 이로서 영화 

‘OOOO’는 가족영화제작지원 사업의 지원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시켰다.

∙ 한편, 심사과정에 대해 당시 사업담당자인 참고인 OOO는 “2015년도에 비해 심

사위원들이 좀 더 노골적으로 배치되었다는 느낌을 받았다”, “2016년에는 위원

장이 접수결과들에 대해서 김OO 본부장에게 주라고 지시하여 그러한 접수결과

를 주기도 하였으므로, 사업부서를 제외하고 김OO 라인 등이 개입하여 더욱 노

골적으로 배치되었을 것”, 위원장에게 섭외 결과를 보고하면 기다려보라는 이야

기를 많이 하여 이 사이에 먼저 심사위원 선정이나 섭외를 하였던 것으로 보여서 

심사위원 선정기간이 오래 걸렸다, “우선 순위를 정하는 재량이 있을 데는 가능한 

일일 것이나 2016년도 추첨 순서까지 무작위 추첨하는 경우를 감안하면 최용기

23) 기획개발펀드는 문체부에서 2014년 국정과제 일환으로 한국영화 기획개발에 30% 이상 투자하는 

사업임(영상콘텐츠산업과장 업무 인수인계서, 2014. 10. 15.) 

24) ’13~’17.3. 문체부 출자 모태 자펀드 프로젝트 투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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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속 2회 참여하고, 김OO의 경우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

러한 일은 특혜를 주거나 배제하기 위한 목적 밖에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한 일이 

없었다면 이와 같이 했을 리가 없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또한, 위 OOO는 “OOO 감독이 심사위원이 되셨는데 저는 전혀 모르는 내용인데

도 심사를 오랜만에 하셨다면서 위원장님께 심사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이야기

를 하며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꼭 만나야 한다 라는 얘기를 했었다. 여러 번 반

복해서 위원장에게 감사하다고 꼭 전해달라는 얘기를 했었다 (…중략…) 당시 심사

위원 중 유일하게 OOO 감독만 김세훈 위원장 부임 이후 처음 심사를 했던 사람이

고 나머지 4인의 심사위원들은 계속 심사를 해왔던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오히려 

OOO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심사위원 전원 위원장이 꽂았구나 라고 생각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2회 및 3회 조서, 2017.12.08./2018.01.22.).

∙ 위의 LB는 해당 영화가 위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에 대해 “이 영화가 나중에 외

국 나가서 촬영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배급사가 없다는 얘기

를 듣고는 더욱 놀랐습니다. 상식적이이지 않아요. 그 이유는 배급사가 메인 투

자자로 가장 돈을 많이 투자하고 영화를 배급해야 돈이 회수가 되기 때문에 아

주 중요합니다. 근데 이정도 규모의 영화가 배급사를 끼지 않은 채 영화제작을 

위해 일반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는다는 것은 영화계에선 상식적이지 않습니

다. 왜냐하면 영화를 배급해야 원금을 회수할 수 있고 이익까지 창출할 수 있는 

기대를 할 수 있어 배급사가 정해지지 않은 상항은 이런 상황에 대한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투자를 했다고 보여 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가족영화지원까지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더욱 놀랬습니

다.” 했고, “가족영화가 만들어진 것도 뜬금없었습니다. 영진위에서 제법 큰 액

수를 지원하는 것이 이해가 안됐습니다. 뭔가 있었구나 하고 추측을 한거죠 (…

중략…) 처음에 제도가 왜 만들어졌을까하고 의심이 갔습니다. 뜬금없이 ‘왠 가

족영화! 그런데서 지원을 받았다니, 이 제도가 만들어진 데는 뭐가 있었겠구나’ 

하고 생각했죠. 그 영화에 투자한 회사도 정상적이지 않고 영진위가 가족영화

지원제도를 만들어서 지원한 것도 이상한 거죠. KD의 청와대 도움 얘기와 박근

혜정부의 블랙리스트 얘기에서부터 차은택의 행위들까지 그리고 여러 가지 박

OO이 얽힌 공연계 얘기를 들으면서 정황상 영화계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겠

구나 하고 추측을 한거죠.”라고 진술했다(진술조서, 201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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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업부서 팀장인 참고인 OOO은 “2016년 선정작 <OOOO>의 경우에는 약정 

체결을 하러갔는데 이미 해외로케가 예정되어 있었고 배우진이나, 배급사도 AV

사로 확정이 되어서 매우 일하기 편하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지금 현재 정황

을 보건대 어떤 특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반신반의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

을 하였다(1회 조서, 2017.11.08.).

∙ 위 영화 <OOOO>가 KD가 2015년 1월 경 한벤투의 전문위원으로 취임하기 직

전까지 3년 이상 영화 제작 추진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면 2015. 8.경부터 시작

된 제작 준비 작업은 상당한 속도로 진행됐다. 특히, 모태펀드 투자는 2015년 11

월 6일 첫 투자가 계약되고, 2016. 5. 10~5. 12. 사이 3개의 투자사 및 투자배급

사와 계약의향서를 체결했다. 이러한 계약이 전격적으로 이뤄진 점,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KD가 LB 감독에게 청와대 지원을 언급한 점, 국정원이 영진위에 제작

현황 점검 등의 동향보고를 요청한 점, 문체부의 관심 영화 폴더에 저장되었던 점, 

위 OOO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위 사업의 선정 과정에서 지원 선정을 위한 부당

한 지시가 실행됐을 것으로 보이나 사실 확인은 하지 못했다.

(3) 모태펀드 투자 경과 

① 모태펀드 운용사 선정 및 투자 현황

∙ 영화 <OOOO>는 투자사로부터 2015년과 2016년에 총 45억 원을 투자받

은 것으로 확인했다. 그중 모태펀트 투자는 총 35억 원이고, 기업투자펀드는 

10억 원이었다.

∙ 특이한 점은 해당 영화에 투자한 창투사 중 AA사와 AF사는 2014년 청와대에서 

문체부에 하달한 모태펀드블랙리스트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회사다. 또한, 위의 

모태펀드 운용사들이 모두 2015년도에 선정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더구나 해당 영화에 최초 투자한 AA사는 2015년 2차 정시 출자사업에서 영화계

정 운용사로 선정되었는데 앞서 2. 나.에서 밝힌 바와 같이 청와대의 개입을 통해 

선정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위 영화에 2015. 11. 06. 1.3억 원을 선행 

투자했고, 2016. 08. 01. 13.7억 원을 후행 투자하여 2회에 걸쳐 총 15억 원을 투

자했다. 해당 투자계약서25)를 살펴보면 ‘투자사는 총제작비로 투자한 13.7억 원

25) 극영화 투자 및 수익배분에 관한 계약서(투자사: FB조합 업무조합원 AA사 주식회사, 제작사: 유한

회사 OOOO문화산업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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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기 투자한 기획개발 투자금 1.3억 원을 포함하여 해당 영화의 투자지분으로 전

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위의 같은 출자사업에 문화계정 운용사로 선정된 AF사 역시 2016. 08. 05. 같은 

날짜에 2개의 투자를 진행했다. 모태펀드를 통해 10억 원을 투자했고, 기업투자

펀드를 통해 10억 원을 투자해서 총 20억 원을 투자했다. 기업투자펀드인 ‘FD펀

드’는 2013년 KT그룹에서 영화, 드라마 등에 투자하는 영상투자펀드로 300억 

원을 조성하였고, AF사가 운용26)을 맡았다.

∙ 위 LB는 ‘통상 정부에서 정권 친화적인 영화를 제작하고 싶거나 정부 비판적인 영

화에 대한 통제를 하려면 결국 자본을 활용한다. 독립영화는 영진위 등의 정부 지

원을 배제하고, 상업 영화는 가장 규모가 큰 펀드인 모태펀드를 통해 지원 및 배제

를 실행한다. 직접 펀드를 조성해 활용하기도 하는데 KT와 IBK 등 기업이 펀드를 

조성케 하고 개입을 하는 방식이다. KT 와 IBK 는 사장 등 임원진을 정부 선호 인

물로 선출하기 때문에 국정원과 청와대의 작용이 강력하다. 실제로 국정원은 기

업의 투자를 유도해서 호국 보훈 관련 영화 등을 제작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는 취

지로 진술했다(전화면담보고서, 2018.04.10.).

∙ 한편, 영화계정을 통해 해당 영화에 투자한 내역을 살펴보면 ’13~17. 3. 문체부 

출자 모태 자펀드 프로젝트 투자 현황’에는 2015. 11. 10. 16.3억 원 투자한 것이 

확인됐으나 영화계정을 통해 투자되었다는 정보 외에는 다른 정보를 찾지 못했

다. 반면 영진위가 제출한 영화 투자계약서상의 영화계정을 통한 모태펀드 투자

는 위 표-2와 같이 2016. 8. 1. AA사가 투자한 13.7억이다. 이는 문체부와 영진

위가 각각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상이한바 투자사, 투자 날짜 및 투

자액을 규명할 수 있는 별도의 자료를 찾지 못하였다.

② 각 창투사의 투자 경위

∙ 2014년 모태펀드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창투사가 다음 해인 2015년 모태펀드 운

용사로 선정된 경위는 확인하지 못했다. 다만, 문체부에서 작성한 ‘모태펀드 운용

사 선정 과정’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AA사’는 청와대가 주도하여 블랙리스트

에서 해제했다.

∙ 위 KJ는 “창투사는 모태펀드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데 향후에 모태 사업이 아니

면 펀드를 만들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태펀드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

26) ‘KT 1천억 펀드 조성으로 콘텐츠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 K･BENCH, 2013.01.31.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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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펀드를 공정하게 유지하는 조처들이 있었다고 하지만 1차 심사는 정량적인 평

가라 누구도 건들 수 없다고 하더라도 2차는 정성적인 평가라 사람이 마음먹은 대

로 여론의 힘이 작동하면 주도한 힘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모태

에 대한 충성도나 확실하게 을의 입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태펀드의 

향방에 촉각이 곤두설 수밖에 없고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라고 진술

했다(2회 조서, 2018.03.09.).

∙ 이러한 투자 과정에 대해 당시 영진위 국내진흥부장인 문OO은 “일반적으로 상업

영화의 경우 투자조합 운용사와 제작사간에 투자계약을 체결하지만 투자조합운영

사는 메인투자자(투자 배급사)와 제작사간에 계약서를 확인하고 투자하는 것이 일

반적입니다. 하지만 <OOOO> 경우 제작사인 ‘OOOO문화산업전문회사’가 메인 

투자사이고 AV는 순제작비는 투자하지 않고 단순배급만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투

자계약서를 보니 OOOO문화산업전문회사 대표 명의와 제작사 대표 명의가 동일

한 것으로 보아 메인 투자사는 사실상 제작사로 보입니다. 메인투자사가 제작사인 

경우도 있는데 제작사가 완성이나 리스크를 책임질 수 있을 만한 규모를 갖춘 경우

에 투자를 하는데 <OOOO> 제작사 경우 저도 처음 들어본 제작사라서 상당한 위험

을 감수하고 투자를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고 했다(1회 조서, 2018.01.29.).

∙ 위 KJ는 “보통의 창투사가 영화를 투자할 때는 매인 투자 배급사가 없는데 단독으

로 40~50% 지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OOOO>는 매인 투자 배급사가 없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급의향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의향서는 의무

조항도 없는 것이라서, 이를 믿고 투자하는 창투사는 없습니다. 정말로 시나리오

가 좋았거나 아니면 투자의 과정에 문제가 있거나 둘 중 하나일 겁니다.”라고 했다

(1회 조서, 2017.10.10.)

∙ 위 KN은 ‘배급사가 없는 경우 프로젝트 수익성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투자사들

은 투자를 하지 않는다. 영화 배급이 전제되어야 원금 회수 및 수익 창출에 대한 기대

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배급사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의 투자는 상당히 이례적이

고,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투자를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한, AA사와 AF사는 동일한 창투사에서 동일한 조합의 동일한 프로젝트에 2회 투

자했는데 ‘2회에 걸쳐 투자를 진행할 만큼 이 영화의 투자결정을 해야 하는 중요 요

인이 있었는지 의문이다. 투자일이 다른 경우 선행 투자에 이어 후행 투자가 이루어

지면 투심위에 제출하는 심사보고 상에 변수가 발생한 변동 주요 이유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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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및 주요 배우 등의 교체), 아니면 변수가 발생하게 된 작용이 있었는지 등의 투

자 결정 이유를 보고한다. 이를 통해 변동 요인을 확인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전화면담보고서, 2018.04.10.).

∙ 배급사는 위의 투자가 모두 이루어진 후 2016. 10. 14.에 AV사와 계약했으나 

2017. 8. 경 계약이 해지됐다.

당시 AV사 상무 KQ는 ‘BA사의 KR 대표가 진술인의 회사로 배급사 계약을 제안

하는 연락을 해왔다. 계약 조건 중 배급 시기, 배급 규모, P&A 규모, 수익 정산 방

법 등 세부 사항을 완성된 작품의 시사 후 최종 결정하기로 하는 등 배급사인 AW

사가 유리하도록 계약 조건을 제시해 2016년 10월 투자 없이 배급사 계약을 했

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후 위 KQ는 ‘2016년 이후 영화 <OOOO> 관련 언론에서 정부에서 특혜를 받

은 영화(화이트리스트)로 지목하고, 기사화하는 되는’것이 회사로서는 상당한 부

담이 되어, ‘2017 8월 경 제작사 대표인 KR에게 배급사 계약 해지를 구두로 통보

하였고, KR은 별다른 문제제기 없이 자체적으로 개봉을 추진하겠다며 동의’했다

는 취지로 진술했다(면담보고서, 2018.02.02.).

∙ 이에 대해 BA사 대표 KR은 ‘구두 상으로 계약 해지에 동의한 사실이 있다. 배급

사에서 계약 해지 의지를 밝혀 오면 제작사 입장에서는 거부하기가 어렵다. 다만, 

실제로 계약 해지 문서를 작성한 바가 없기 때문에 문서상으로는 계약이 유효한 

상태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면담보고서, 2018.05.25.).

∙ 한편, 제작사에서는 배급사인 위 AV와의 계약 변동 상황에 대해 투자사 보고를 

통해 투자 변경사유 절차를 준수했는지, 영진위에 보고할 의무는 지켰는지 등을 

확인했으나 투자사 보고 여부는 우리 위원회 조사 한계 상 확인이 어려웠고, 영진

위에는 보고하지 않았음을 확인27)했다. 이 경우 제작사는 성실히 이행해야 하는 

계약의 의무를 저버리고 영진위를 기망한 것이고, 이를 관리해야 하는 한벤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 할 수 있다.28)

∙ 해당 영화에 투자한 운용사가 모태펀드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점, 리스크 감당 여

부가 불투명한 메인 투자사(제작사)인데도 투자한 점, 수익 창출과 직접 연관되어 

27) 당시 사업담당자인 이OO에게 유선을 통해 제작사로부터 통보받지 못했음을 확인함

28) 이에 대해 한국벤처투자는 ‘모태펀드는 자조합의 개별 투자 건에 대해 법규 위반, 규약 위반 및 주요 

재무상황 변경 등에 관한 내용 위주로 보고 받고 사후 검토하고 있다’고 이의를 제기함(’1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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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투자 배급사가 없는 데도 투자한 점, 한벤투 전문위원인 KD가 해당 영화에 

투자를 지시한 점 등 위 진술을 종합해 보면 해당 영화의 투자 과정에서 KD는 한

벤투 전문위원이라는 직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투자를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KD가 직접 투자 지시를 한 사실 및 사유 등에 대해서 해당 창투사로부터는 

확인하지 못했다.

한편, 해당 영화는 2017년 말 경 모든 영화제작 작업이 끝났고, 미개봉인 상태다. 

배급사와의 계약이 불투명한 상황은 개봉 여부가 더욱 어려워 졌고, 투자 리스크

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높다. 이는 운용사가 당초 메인 투자사와 투자 배급사가 

없는 작품에 투자하는 등 상업영화인데 전혀 상업적이지 않은 투자를 함에 따라 

리스크 발생 우려가 높은데도 한벤투는 운용사가 제대로 투자했는지 여부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해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29)

다. 특정 영화 지원 및 배제 

1) 지원 영화

2014년 4월 김기춘 비서실장은 신동철 비서관에게 “죄파에 대한 지원은 많은데 우파

에 대한 지원은 너무 없다. 중앙정부라도 나서서 지원하라”고 지시한다. 이보다 앞서 이

명박 정부 때부터 ‘반정부적이지 않으면서도 작품성과 상업성을 두루 갖춘 우파 영화가 

영화시장을 주도하도록 분위기 조성을 추진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이를 위한 중점사업 

방안으로 ‘영화제작은 자본의 힘에 의해 방향이 결정되는바, CJ, KT, SKT 등 영화자본

과 협력하여 투자방향을 긍정적 우파로 선회30)’할 수 있도록 실시한다. 

이러한 영화 콘텐츠 분야에 대한 지원 방침에 의해 지원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영화

는 아래와 같다.

(가) 영화 ‘OOOO’(2015년 개봉)

∙ 당시 BB사 소속 제작이사인 참고인 LB 감독은 ‘국정원과 정부에서 호국보훈 분야 

29) 이에 대해 한국벤처투자는 ‘투자 대상은 해당 자조합 운용사에서 판단할 문제이며 모태펀드가 관

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이의를 제기함(’18.11.6.)

30)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2008. 8.)’ 청와대 기획관리비서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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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시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졌고, 영화계에서는 영화를 찍을 수 있는 자본을 확

보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감독들의 관심이 많았다. 이 때문에 <OOOO>의 경우 LD 

감독을 비롯한 다수의 감독이 제작 설계를 추진했으며 최종적으로 LF 감독의 버전

이 채택되어 촬영된 작품이다’고 했으며, ‘당시 KT가 다양한 펀드를 조성하고 있던 

때로 정부가 이 자금을 활용해 영화 제작을 장려한다는 소문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

술했다(전화면담보고, 2018.04.10.).

∙ 당시 AH사 심사역인 KJ는 “당시 소문으로 (... 출처가 불분명한 진술로 비공개...). 

너무 느닷없이 톡 튀어나온 영화라는 인식이 컸습니다. 영화 기획단계에서 언론상

으로 전해질 때 회자되던 이야기였습니다.”라고 했다(2회 조서, 2018.02.05.).

∙ 당시 AN사 영화제작팀 KN은 “ (…생략…) 영화는 별로인데 제작사 대표가 너무 많

은 수익지분을 요구해서 AN사는 투자를 철회했었습니다. 그런데 AT사가 덥석 했

다고 해서 의아했었습니다. 사실 이미 촬영된 부문이 있었고 제작비는 큰 영화인데 

AN은 감당하려고 했지만 제작사하고 감독이 수익지분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바람

에 이렇게 까지 불리한 조건으로 투자는 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아래 투자를 철회했

는데 바로 AT가 투자해서 이런 경우도 투자를 하는 것을 보고 많이 힘들었나 보구나 

짐작했습니다. 당시 정부의 정책인 창조경제에 이바지하는 일환으로 BC와 BD 은

행 등이 영화에 투자를 시작했고 BC에서 <OOOO>에 투자를 상당히 한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했다(진술조서, 2018.04.09.).

∙ 당시 영진위 국내진흥부 주임인 OOO은 “<OOOO>은 2012년 7월 12일 약정을 체

결했고 (…중략…) 2013년 10월 11까지 총 15개월 간 작품을 완성하는 조건으로 지

원이 됐습니다 (…중략…) (작품이 완성되지 않아 1차 연장이 된 후) 주연 배우가 변

경되는 경우 사실상 새로 찍어야 (…중략…) 그래서 담당사업자인 저나 문OO 부장

님은 2차 연장을 불가하고 지원 취소가 될 것으로 당연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리고 약정서에는 1회 연장만 명시되어 있고 2회 연장에 대한 계약 조항은 없기 때문

입니다. 그 과정에서 문체부가 <OOOO>을 계속 지원하길 원한다는 얘기를 문OO 

부장님께 들었습니다. 그래서 2회 연장 안에 대해서 9인 위원회에 연장 결정 안을 올

렸고 승인이 되었습니다 (…중략…) 그 뒤로 OO이나 BC에서 투자를 하고, 배급사

도 AN에서 AT로 변경되어 아주 적극적으로 두 번째 촬영이 준비되었으며 각 분야

에서 도와주는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라고 했다.

또한, 위 OOO은 “ (…생략…) 이 영화는 3D 제작지원작으로 처음에는 3D로 찍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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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엎어지고 두 번째 촬영부터는 3D가 아닌 2D로 촬영 후 3D로 변환하겠다는 요청

이 왔습니다 (…중략…) 3D로 영화를 찍어야 한다고 원칙적으로 얘기했지만 문OO 부

장은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2D로 찍고 3D로 변환하는 것을 승인해 주자라는 내용

으로 9인 위원회에 안건 상정을 했습니다. 당시 지원금액인 10억 중 8억은 현금 지원

이고 2억은 3D 영화를 만든다는 조건으로 기술사업부에서 현물을 지원했는데 3D로 

찍지 않겠다고 하니 그 과정에 우리 부서와 기술사업부와 협의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중략…) 첫 번째 약정에 따른 첫 번째 연장 그리고 두 번째 약정에 따른 두 번째 연장

의 과정이었습니다 (…중략…) 확실한 건 1회 연장 결정은 다수 사례가 있지만 2회 이

상 연장한 사례는 연평해전이 유일한 듯합니다.”라고 했다. 이어 “ (…생략…) 실무선

에서는 지원 취소 결정을 내리려는 상황이었으나 문체부 이OO 사무관이 ‘영진위에

서 지원취소를 하면 문체부가 굉장히 곤란하다’는 얘기를 한다고 문OO 부장에게 들

었습니다 (…중략…) ‘문체부가 청와대에 찍힌다’라는 얘기를 문OO부장으로부터 듣

기도 했습니다.”라고 진술했다(2회 및 3회 조서, 2018.02.02./2018.02.13.).

(나) 영화 ‘OOOOOO’(2016년 개봉) 

∙ 위 KN은 “당시 AN사가 위기 경영으로 어려웠던 때라 이 영화에 배급이나 투자를 

하면 당시 정부가 좋아하겠지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했다(진술조서, 

2018.04.09.).

∙ 해당 영화에 투자한 내역을 살펴 보면 BC 은행은 26.25억 원, 국책방송사인 CA사와 

CB사는 31.875억 원, 모태펀드 투자조합으로 BH투자조합 10억 원, BI투자조합 6

억 원, BJ투자조합이 25억 원, BK투자조합이 5억 원 등 총 56억 원, AN이 25.875

억 원, BL이 30억 원, BG가 5억 원을 투자했다. 모두 합쳐 175억 원이 제작비로 투

입됐다.31)

2) 배제 영화

위와 같이 정부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제작된 작품들과는 다르게 정부 비판적인 

영화이거나 불분명한 이유로 모태펀드 배제를 당한 영화는 아래와 같다.

31) 김종대 의원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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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영화 <아가씨>(박찬욱 감독, 2016년 6월 개봉)

∙ 해당 영화를 배급한 AN사가 모태펀드에 투자를 신청했고, 모태펀드가 투입된 여러 

투자조합 또한 많은 관심을 보였지만, 영화 <아가씨>는 투자를 받지 못하였다. 이에 

대해 위 KJ는 “직접 지시를 받은 사람의 이야기로는 모태펀드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모태펀드에서는 ‘영화 <아가씨>는 안된다’라고 했고, 회사에서는 ‘왜, 안되냐. 정치

적인 색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가 문제냐’ 하니 ‘감독 때문에 안된다’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했다(2회 조서, 2018.03.09.).

(나) 영화 <덕혜옹주>(허진호 감독, 2016년 8월 개봉)

∙ 해당 영화의 제작사인 AQ사 대표 LJ는 ‘2015년 6월~7월 경 공동제작사 중 한 회사

의 제작 참여 직원 2명이 문체부에 상주하는 국정원 직원의 연락을 받아서 광화문에 

소재하는 정부종합청사 근처 카페에서 만났고, 국정원 직원이 다른 설명 없이 ‘<덕

혜옹주> 시나리오를 관심을 두고 읽어보았다’는 얘기를 했다. 이유를 불문하고 국정

원의 관심 자체는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하는데 이는 사전 검열에 해당되기 때문이

다.’라고 했다.

이 같은 사전 검열이 이루어진 사유에 대해 ‘<덕혜옹주> 시나리오에 박정희 전 대통

령을 다룬 내용이 있었는데 이를 문제 삼은 것으로 생각하여 당초 분량에서 줄이게 

되었고, 결국 자기검열을 통해서 시나리오를 변경한 것이다’라고 했다.

한편, ‘<덕혜옹주> 펀딩 과정 중 창업투자회사와 계약 직전에 불분명한 이유로 투자

가 철회되었고, 개인 투자자로부터도 투자에 난색을 표하는 등 투자받기가 매우 어려

웠다. 후에 전해들은 이야기로 (... 출처 불분명 진술로 비공개...)’며, ‘MB 정부 및 박

근혜 정부 기간 영화에 대한 검열이 극심했는데 지난 기간 보수 정권의 문화 콘텐츠 

관련 간섭과 개입이 지나쳤다’는 취지로 진술했다(전화면담보고서, 2018. 03. 14.).

(다) 영화 <밀정>(김지운 감독, 2016년 9월 개봉)

∙ (진술자 본인의 요청에 의하여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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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영화 <판도라>(박정우 감독, 2016년 12월 개봉)

∙ 당시 청와대 행정관 신OO은 “<판도라>는 원전의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는 영화

라고 하면서 원전의 안전성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라는 대책이 적시된 국정원 IO 보

고서를 본 적이 있습니다.”라고 했다(진술조서, 2018.05.04.).

∙ 문체부 사무관 박OO는 “영화 <판도라>가 지원이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

다. 이와 관련 어느 날, 신OO 행정관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영화에서 ‘여자 대통령을 

비하한다는 내용이 나온 다더라’ 면서 확인하라는 전화를 전달받았고 시급하게 요

청을 해 와서 그날 저녁 마지막 편을 관람했고 다음 날 보고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아니라 방역본부장이었습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산자부에서 이 영화가 원전 폭팔 

주제로 하는 영화라 관리하고 있는 영화라고 들었습니다. 개봉일을 비롯한 내용 관

련해서 몇 번 문체부에 문의전화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했다(진술조

서, 2018.05.02.).

∙ 산자부의 연락을 직접 받은 문체부 문화산업정책과 사무관 박OO은 “<판도라> 라는 

영화가 제작되고 있는데 문체부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왔다. 

그래서 영화가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벤투에 연락해 보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검색해 보기도 했다. 당시 제작 초기 단계였고 주연배우가 누구인지 

언제 크랭크인 되는지 정도의 상황이었다. 산자부의 우려에 대해 ‘우리는 벤처투자

를 통해서 운용사에서 투자를 자율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운용사에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능력되면 니들이 한번 투자회사 다니면서 투자 못하게 하든

지 말든지 는 모르겠고, 우리는 그런 권한이 없다’고 답변을 끝냈었다. 제가 느끼기에 

BH에서 질책은 받은 것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녹취록, 2018.04.12.).

∙ 한편, 청와대에서 작성한 2015. 04. 20.자 ‘건전콘텐츠 활성화 TF’ 주요 논의사항

의 콘텐츠 분야에 재난영화 <판도라> 예의주시 중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해 당시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 과장 정OO은 “산업자원부에서 이 영화를 

상영하게 되면 핵발전소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심각해진다며, 이OO 사무관이 산

업자원부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고 (…중략…) 기조실에서 

연락이 와서 저는 이것은 상업영화고 제작을 못하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영화 내용

이 재난을 극복하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예의 주시하겠다고만 

보고를 했습니다 (…중략…) 나중에 국무조정실에서 <판도라> 영화 관련 회의를 한



478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저희는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했다. 

이어 위 정OO은 “산자부는 정보기관 같은 것을 통해서 만약 이 영화가 개봉되면 문

제가 있을 수 있다는 식으로 보고를 많이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결국 이 영화를 AT

라는 곳에서 제작하겠다고 하였는데 모태펀드로는 최종 지원받지 못하고 AT가 전

액 투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했다(2017고합102 녹취서, 

2017.06.05.).

∙ 위 KJ는 “KD 전문위원이  모태펀드에 부임하고 처음 언급한 영화가 <판도라>였는

데 ‘판도라 투자 못한다’ 이런 얘기를 모태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라고 했다(2회 

조서, 2018.03.09.).

∙ 위 KN은 “보통 영화 개봉 한 달 전에 투자업무는 다 끝납니다 …중략… AT의 본 계

정과 즉 자기 돈과 모태펀드와 상관없는 회사에서만 투자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영화업계에서 종사하는 사람은 엔딩 크레딧을 보면 공동투자 항목이 있는데 그걸 보

면 투자사가 다 스크린이 되기 때문에 굳이 얘기를 듣지 않더라도 투자 관계를 다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 100억짜리 영화는 투자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 정도를 유치하

려면 창투사가 큰 회사여야 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대규모 제작비에 투자하는 창업

투자회사가 10개 내외기 때문에 투자 회사가 대부분 뻔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판도라> 투자사는 일반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메인 투자 배급사가 투자 조달

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개봉도 일 년 정도 늦

어졌습니다.”라고 했다(진술조서, 2018.04.09.).

∙ 위 진술을 종합해 보면 국정원의 영화 분야 사전검열이 해당 콘텐츠 사업 담당부처

인 문체부를 비롯한 영진위 뿐 아니라 원전 소재의 영화인 <판도라>를 통해서 산자

부에서도 진행하였다. 원전 사업 담당부처인 산자부의 자발적 보고인지 국정원의 

요청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정기적인 동향보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청와대로 보고가 되고, 산자부는 문체부에 모태펀드 투자에서 배제해 줄 것을 

요청하기에 이른다. 한벤투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지시를 받고, 창투사에 해당 영

화에 대한 배제 지시를 하달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영화 ‘판도라’의 모태펀드 

투자 배제는 관철됐다. 

즉, 영화 <판도라> 모태펀드 배제는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문체부, 한벤투 만이 아

니라 산자부까지 동원되어 국가기관의 광범위한 관여 아래 실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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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결과

위와 같이 정부기관이 개입하여 특정 영화 지원 및 배제한 작품들을 일람하여 보면 다

음과 같다. 

년도 계정 영화명 회사명 및 사업명 지시사항 결정사항

2013 OOOO
영진위 2010년 3D

영화제작지원사업

∙ 계약 불이행으로 지원 

취소 결정 과정 중 

문체부와 청와대 개입

계속 지원

2015 OOO AH사

∙ 한벤투에서 투자 배제 

지시

∙ 청와대, 국정원, 산자부, 

문체부 개입 사실 확인

배제

※ 사유: 원전의 

부정적인 면 부각

2015 OOOO AQ사

∙ 한벤투에서 투자 배제 

지시 정황

∙ 국정원에서 시나리오 

검열

배제

※ 사유: 시나리오 

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언급

2016 문화 OOOOOO AN사
∙ 투자배급사 계약 시 

한벤투 개입 정황
계약

2016 OOO AH사
∙ 한벤투에서 투자 배제 

지시

배제

※ 사유: 박찬욱 

감독의 정치적 

성향

2016 OO AH사
∙ 한벤투에서 투자 배제 

지시

배제

※ 사유: 투자배급사 

대표 최재원의 

정치적 성향

2015~

2016

문화/

영화
OOOO

AS사

AA사

AF사

∙ 한벤투에서 투자 지원 

지시 정황
지원

2016 문화 OOO AH사
∙ 한벤투에서 투자 지원 

지시
지원

2016 문화 OO OOOO AR사
∙ 한벤투에서 투자 지원 

지시 정황
지원

이는 당시 정부가 영화 및 영화인의 정치적 성향을 구분하여 관리 대상으로 두고, 직접

적인 개입을 통해 의도적인 지원 및 배제를 실행했다고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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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그 외 피해 사실

1) 외압 피해 영화 및 영화인

(가) 영화 <광해>(CJ E&M 제작/배급, 추창민 감독, 2012년 9월 개봉) 

(1) (진술자 본인의 요청에 의하여 비공개)

(2) 위 KN은 “영화 <광해>도 전해들은 것이 있는데 광해 시사회에 당시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왔는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눈물을 흘리면서 관람을 했고, 이 상황

이 언론화 되었고 상당히 좋은 이미지로 남는 바람에 박근혜 진영에는 나쁜 영화로 

찍히는 바람에 불이익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이것으로 부터 영화 투자업

계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진 것으로 압니다.”라고 했다(진술조서, 2018.04.09.).

(나) 영화 ‘변호인’(위더스필름 제작, ㈜NEW 배급, 양우석 감독, 2013년 12월 개봉)

(1) 특검 수사 기록 등

∙ 위 이OO은 “문체부의 ‘모태펀드’가 출자한 투자조합(펀드)을 운용하는 창투사인 

‘AB사’의 경우 영화 <변호인>에 투자하였는데, 청와대에서 ‘한국벤처투자’를 통

해 ‘AB사’로 하여금 향후 ‘모태펀드’가 출자하는 투자조합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변호인> 배급사인 ‘뉴(NEW)’의 경우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얘

기를 들었습니다. ‘한국벤처투자’는 각종 정부의 ‘모태펀드’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곳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 2017고합102 증거기록 중)

∙ 위 김OO는 “AB사와 NEW, AH사의 경우 영화 <변호인> 제작에 참여한 이유로 

고초를 겪었습니다. 문제 제작사로 1순위 최재원, 2순위 NEW 이렇게 거론되곤 

했는데 AH사도 마찬가지였죠. (중략). (투자 심의를 통해서 배제된 영화 혹은 제

작사로는) 위더스 필름이 대표적입니다. <변호인>을 찍은 후, 노골적으로 모태펀

드를 통해서 최재원 대표가 제작하는 영화에는 투자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습니

다.”라고 진술했다(진술조서, 2017.09.6.).

(2) 제작사 대표 ‘최OO’

∙ 영화 <변호인>을 제작한 위더스필름 대표 최OO은 ‘영화계를 정리하려는 고민을 

했을 정도로 피해가 상당’했음을 밝혔다. ‘<변호인>의 성공 가능성 때문에 모태펀

드와 개인 투자를 많이 받았지만 영화가 흥행하고 나서 오히려 ‘당신 때문에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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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었다’는 원망을 많이 들었다. 이후 <조선 마술사>부터 <밀정>까지 제작한 영

화는 모태펀드에서 모두 배제되는 등 정부기관의 배제 조치가 지속됐다. 자본이 

움직이는 영화시장은 해당 시기 정권 정서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

른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즉, 영화 소재를 검

토하면서 제작 여부에 대한 정치적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기검열

은 정권의 정서와 맞지 않은 영화나 영화인은 불이익을 받는 것이 당연한 상식이 

되었다. 그간 영화 제작 현장의 비상식적인 상황이 권력에 대한 암묵적인 인정이

나 공포감 같은 것으로 드러난 것 같다’32)라고 했다(면담보고서, 2017.09.27.).

(3) 감독 ‘양OO’ 

∙ 영화 <소수의견>의 시나리오 작가인 손아람은 양OO 감독에게 들은 바에 의하면 

“내가 천만 영화를 찍은 감독인데 그 후 영화 투자를 못 받는다는 게 말이 되냐는 

얘기만 하고 말았습니다. 그때는 ‘저에게 얘기해 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 라는 

심정으로 자조적인 느낌이 강했습니다.”라고 진술했다(진술조서, 2017.11.17.).

(4) CJ 규제 

∙ KJ는 “제 회사가 CJ 계열사였는데, 당시 <변호인>은 AH사가 투자한 것 이었는데, 

CJ가 곤혹을 치렀던 시기였습니다. CJ에 AH사가 투자한 내용을 계속 리스트업 

했었습니다. 다른 창투사에 비해, 엄혹한 상황을 겪고 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당

시 기억으로는 (... 출처 불분명 또는 추측성 진술로 비공개...) 생각합니다”라고 

했고, “KD 전문위원이 ‘AH사가 CJ 계열이라 찍혀있어 너희가 선정받기는 어려

울 것이다’는 이야기는 했고, (...출처 불분명 진술로 비공개...) 들었습니다.”라고 

했다(1회 조서, 2017.10.17.).

∙ 특정 영화나 영화인 관련 배제 지시 여부에 대해서 위 KJ는 “전달들은 바는 있으

나, 말씀드리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중간 생략). 한벤투 직원들이 모든 적폐를 청

산하겠다는 통렬한 자기반성을 한다면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했다(1회 

조서, 2017.10.17.).

∙ 위 KN은 CJ 계열사인 CJ E&M도 불이익이 있었다며 “14년도쯤에 우리 부서 전

체 회의가 소집이 됐는데 세금에 대해서 새로운 세율이 적용된다는 거였어요. 창

투사나 금융기관이 투자하는 것은 상관없는데 개인이나 법인회사가 영화를 투자

하고 수익이 나면 그 수익에 원천징수세 27.5%를 적용한다면서 세금을 납부해야 

32) 최재원 면담보고서(2017.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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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거였습니다. 갑자기 이 조항이 왜 생겼나라고 나름대로 추측을 한 건데 변

호인을 투자 배급했던 NEW가 상장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1차 상정을 실패했다는 

애기가 있었습니다. 이후 NEW가 세금 약 60억을 납부하고서야 나중에 2차에서 

상장이 됐습니다. 당시 60억의 세금의 원인이 뭐냐고 추측하건데 법인인 NEW가 

원천징수세 명목으로 세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업계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이를 

부당하다고 항소를 했어야 하는데 2차 상장이 틀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타협한 것

으로 생각됩니다. 당시 CJ E&M은 위기 경영 상태이기 때문에 이유 없이 일단 납

부를 하고 이후 세금 추징 관련해서 환수 조치를 취하든지 조처를 강구하자고 했

었습니다. 변호인은 NEW가 투자 배급한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당시 CJ 그룹의 계

열사인 AH사가 부문적으로 투자한 것인데 CJ E&M은 같이 불이익을 받았습니

다. 그 이후 그 세율에 대해서 정정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굳어져 버렸습니다. 

투자기관이나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이나 법인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이자를 받

은데 그 이자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세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원리를 적용한 겁니다. 투자사의 경우 투자를 했다가 원금이 제로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이 나면 그 수익에 대해서 이자소득으로 간주하고 세금

을 추징한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금의 처음 시작을 NEW가 상장하기 전에 처음 납부했던 원천징

수세 60억에서 시작했다고 보입니다. 어느 한 곳이 이러한 선례를 남기면 메인 투

자사든 부문 투자사든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그냥 선례를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업계 공동대응을 해야 하는데 사후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냥 관례처럼 

굳어져 버립니다. 업계에서는 정설처럼 알고 있습니다. 이자 소득이 아니고 투자

소득인데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지 못한 채 회사 사정에 따라서 눈치를 보고 있

는 실정입니다. 사실 영세한 창투사 입장에서 원천징수 납부제도는 상당한 타격

입니다.”라고 했다(진술조서, 2018.04.09.).

(5) 위 영화 <변호인>이 2013년 개봉한 이후 청와대에서 직접 영화의 편향성을 지적하

고, 좌파향 문화예술계가 문화 권력을 잡고 있다며 지원 배제 조치 등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위 영화 제작에 참여를 했던 곳은 정부기관에 의해 직･간접

적인 피해를 당했다. 위 영화 투자사인 AB사는 모태펀드블랙리스트에 등재되어 

2016년 까지 모태펀드 영화계정에서 노골적으로 배제 당했으며, CJ 그룹 계열사

인 AH사에서 개인 명의로 투자에 참여 했는데도 이를 빌미 삼아 CJ 그룹 및 계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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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부기관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하는 등 정부사업에서 지원 배제를 당했다. 위 영

화의 양OO 감독도 투자가 되지 않아 영화 연출이 불가능했고, 제작사 대표인 최

OO은 이후 ‘제작되는 영화가 모태펀드에서 배제를 당하자 자신의 이름을 빼고, 제

작했다는 사실 또한 비밀리에 부쳐야’33) 했다. 이처럼 정부 개입을 통한 영화 <변

호인>에 대한 피해 사실은 관련 제작사, 투자사, 감독 등에 이르기 까지 광범위하게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영화 <소수의견>(김성제 감독, 2015년 6월 개봉)

(1) 개요

∙ 해당 영화는 같은 영화의 시나리오 작가인 손아람이 ‘영화 <소수의견>이 CJ 투자

로 2013년 초 크랭크업했으나 이재현 회장 구속과 동시 영화 개봉을 못하였으며, 

2015년 개봉 당시 영화의 크레딧에서 투자에 참여했던 투자조합 및 단위의 요청

으로 이름이 모두 삭제되고 영화 제작에 참여하지 않은 ‘시네마서비스’ 명의로 개

봉하게 된 경위에 대해 의혹이 있던 차 영화인에 대한 정부 블랙리스트가 존재하

며, 블랙리스트에 오른 영화인들의 작품이 투자 관련 불이익을 받는 등 정치적 검

열의 의도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진상 규명을 요청했다. 

(2) 위 손아람 작가의 주장 중 

∙ “영화 <소수의견> 작업하면서 영화촬영 뒤 개봉 준비하는 단계에서 CJ 에서 개봉

을 지연하는 과정에서 이상기류를 감지했습니다. 지연날짜가 구체적으로 잡히지 

않고 이재현 회장 선고 시점 직후로 개봉일자가 잡혔다가 패소하니까 2심 선고 뒤

로 확정되고, 대법원 항소하는 과정에서도 다시 연기됐습니다.”라고 했다. 

∙ 이어 위 손아람은 “2010년경 영화 제작 시작 단계에서 영화 <소수의견> 제작진인 

김OO PD에게서 들은 얘기인데 영화산업진흥위에 신청하는 개발비가 있는데 처

음에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더니 중간에 철회가 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얘기를 했

습니다. 처음에는 뻔하게 압력을 받았나 보다고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소수의

견> 원작소설 경우 판권을 사겠다는 제작사가 경합할 정도로 많은 상황에서 CJ가 

선정됐지만 그전에 CE사 관계자가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소수의견> 소설이 대단

하다고 칭찬하면서 앞으로 계속 일을 하자고 했었는데 정작 소수의견으로 투자를 

33) 최OO 면담보고서(201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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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CE사 내부에 투자심의에 올라왔지만 선택을 못했던 

것은 어쩔 수가 없었다는 얘기도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왜 안됐는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투자를 받기가 매우 어려웠고 심지어 감

독이 돈 많은 개인에게 부탁하러 간다는 애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영화 <소수

의견> 원작 소설이 발표된 시점에서는 출간하자마자 큰 영화사 포함해서 열군데 

이상 제작사로부터 판권을 사겠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그것은 상업성을 발견했다

는 얘기입니다. <소수의견> 발표 후 원하는 대로 돈을 줄 테니 다른 시나리오를 써

달라는 제안을 받기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조선일보사가 주최하는 청룡영화제

에서 각본상을 받기도 했는데 투자를 못 받는다는 것은 이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워낙 저예산이다 보니 배우들 캐스팅도 힘들었고 스텝은 영화의 의미성을 보고 참

여해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라고 진술했다(진술조서, 2017.11.17.).

(3) 당시 해당 영화의 제작사인 CJ E&M 영화제작팀 과장으로 재직했던 위 KN은 “<소

수의견>으로 창투사로부터도 아예 투자 제안 검토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당시 본

래의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창투사로부터 들을 수 있는 대답은 수익성이 없다는 의견

을 내세우면서 투자가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직접적인 정치적인 이슈나 본

래 이유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은 다 피합니다.”라고 했다(진술조서, 2018.04.09.).

(4) 당시 AH사 책임심사역인 위 KJ는 “당시 CJ 엔터테이먼트/E&M(이하 CJ 엔터) 상

황에서는 이재현 회장 구속은 영화가 문제였다고 영화업계에서는 이해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을 CJ엔터가 직접 투자하지 않고 계열 창투사에서 투자

했는데도 ‘CJ 엔터가 했다’라고 밀어붙이고 진보적인 가치관의 영화를 양산한다면

서 이재현 회장을 밉본 것으로 영화계에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소수의견>은 그전 

상황에서 투자했지만 당시 CJ 엔터 투자 담당자들이 투자업계에 투자 제안을 하면 

‘과연 이것이 개봉할 수 있겠냐’ 하면서 우려의 얘기를 하면 투자 담당자들이 웃기

만 했습니다. 이재현 회장이 몸도 아픈데 빼내려면 ‘유화 제스처를 쓸 수밖에 없는

데 개봉 할 수 있겠냐’라는 의문 섞인 이야기만 오가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습니

다. 서로가 구속력이 없었고 상호간에 적극적으로 개봉에 대한 의지를 밝히기 보다

는 의문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당시 시대가 개봉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 후 

CJ 엔터가 방법을 찾은 것이 메인투자사로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시네마 서비스

에 양도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CJ 엔터가 투자한 것을 다 아는데 그런다고 

모르겠냐면서 물었지만 그래도 할 수 없다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KD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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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태펀드에 부임하고 처음 언급한 영화가 <판도라>였는데 ‘판도라 투자 못한다’ 

이런 얘기를 모태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판도라>는 가상이고 소수의견은 실화

를 배경으로 한 실제 픽션인데 그러면 더 파급력이 큰 것은 <소수의견>이다는 판단

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태펀드에서 의견을 주든 안주든 이 때문에 모태가 반

정부적이거나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동을 걸고 있구나 판단하고, 이 

어려운 때에 힘든 상황에 들어갈 필요 없다 라는 판단과 들어가더라도 투자를 했는

지 모르게 크레딧에서 이름을 다 빼는 활동을 했습니다. CJ 엔터 입장에서는 소수

의견은 정말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중략…) CJ 엔터에서도 아주 큰 고민 속에서 

모든 권리를 포기한 것 입니다. 정상적인 시국이었으면 정상적으로 개봉했을 영화

이고, 전체 들어간 총액이 50억 정도 되는데 이처럼 상당히 큰 액수를 포기해야 하

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라고 했다(2회 조서, 2018.02.05.).

(5) 위의 진술을 종합하면 당시 영화 <소수의견>을 투자 배급했던 CJ E&M은 당시 정

부기관의 CJ 그룹을 향한 직접적인 외압 부담과 영화 <판도라>에 대한 한벤투의 투

자 배제 지시 직후에 자체 검열을 통해서 <소수의견>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했

다. 그 외 창투사들 역시 정부 비판적인 영화에 대한 모태펀드 배제 지시의 하달을 

받거나 자기 검열을 통해 투자를 회피했다고 볼 수 있다. 

(라) 그 외 모태펀드 지원 배제 영화 

(1) (진술자의 요청에 의하여 비공개)

(2) KN은 “탄핵 즈음하여 <재심>과 <보통사람> 영화가 있습니다. 투자 제안에 대해 창

투사들이 난감해 했습니다. 하나는 모태의 분위기였고, 또 하나는 모태의 분위기를 

빙자한 회피였습니다. 탄핵 이후에 창투사에서도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했는지, 아

니면 전문위원도 모태에서 사라진 것 때문인지, 몇몇 창투사가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했다(2회 조서, 2018.02.05.).

(3) 위 KJ는 “<터널>은 세월호를 연상된다고 해서 투자가 어렵고, <택시 운전기사>는 

금기어로 알아서 투자가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영화 <26년>을 제작할 당시 촬영 

직전까지 진행이 됐었지만 투자가 전혀 조달이 되지 않아 영화가 중단됐고, 나중에 

촬영 재개하면서 외부 투자가 안 될 것을 아예 각오하고 크라우딩 펀드를 통해서 제

작이 이루어 졌다고 들었습니다. 이 영화 경우 전두환과 광주 5.18을 다루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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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개봉 이후 발생할 법적 문제까지 조치를 취했으나 오히려 앞 단계에서 투자가 

안됐던 영화입니다. 이건 흔적이 남지 않는데 제작사가 제작비를 조달하지 못하면 

영화를 중단해야 하기 때문에 최악인거죠. 그런데 이후 그 앞 단계로 모태펀드 투

자가 안되게 하는 방법이 나오면서 더 흔적이 남지 않은 방법으로 외압을 진행했습

니다. 사실 당시는 피곤하고 힘든 일이었는데 증거가 남지 않고 시쳇말로 알아서 

기는 것처럼 자기 검열을 한다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라고 진술했다(진술조

서, 2018.04.09.).

제4절 조사 결과

1. 진상규명 내용

가. 국가기관의 모태펀드 문화･영화 계정 개입 배경 

1) 이명박 정부 시기

2008. 8. 27. 이명박 정부 시기 당시 대통령 비서실 기획관리실에서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이 작성되었는데, 문서의 내용을 보면 영화를 중심으로 국민의식 좌경화를 추진하

고 있고, 영화 투자 자본들이 좌파 제작사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보

면서 건전 문화세력에 대한 전폭적 자금 지원 및 좌파 자금줄을 차단하겠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를 위한 추진 전략으로 의도적으로 자금을 우파 쪽으로만 배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문화예술인 전반이 우파로 전향하도록 추진하고, 우파 영화가 영화시장을 주도

하도록 분위기 조성을 추진하기 위해 기존 영진위 기금을 활용하여 약 300억 원의 영화 

펀드투자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당시 한벤투 신규투자사업 과정에 정부가 직접 예산을 배정하고, 모태펀드 운용 중 정

부기관의 최종의사결정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는 등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이 시작되었

으며, 특정 영화인이 관련된 영화에 대한 모태펀드 배제 지시 정황이 확인되었다. 

또한, 영진위 출자사업이 2008년 감사원에서 영진위의 출자사업 재원을 모태펀드에 

출자하여 함께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주문과 2009년 국정감사 중 진성호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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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영진위 출자사업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제기하며 모태펀드로 병합할 것을 주문한 결

과 영진위 출자사업은 2010년 모태펀드로 이관되었다.

다만, 한벤투와 영진위의 변동사항이 위 보고서 실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여부

는 확인된 사실이 없다. 

2) 박근혜 정부 시기

2013. 12. 18. 김기춘 비서실장이 영화 <변호인>의 엔딩 자막에 문체부가 투자했다고 

나온 것 등을 질책하고, ‘CJ’에 대한 제재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한 이후, ‘모태펀드 개

선방안’ 및 ‘건전영화 육성방안’ 보고(모철민, 2013.12.경), ‘민간단체보조금 TF’ 운영 

보고(청와대, 2014.4~5.하순),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중 모태펀드 관리 대책 

강구’ 문서(청와대, 2014.5.경), ‘건전 문화예술생태계 진흥 세부 실행계획 중 영화지원 

개선 방안 및 정부 출자 펀드의 영화 투자 관련 개선방안’(문체부, 2014.10.경) 등의 문

서들이 순차적으로 작성되었다. 문서의 주요내용들을 보면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에 대

하여 문체부는 정치 편향적인 영화에 대한 지원 현황과 조치사항 뿐 아니라 영화진흥기

금 확충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의 적극적인 대책으로 자펀드 선정 시 심사위원 

풀을 다변화하자라는 내용과 건전영화는 직접지원방식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하고 있다. 

특히, 청와대에서는 모태펀드 관리 대책으로 펀드 운용사들을 관리하는 ㈜한국벤처투자

가 이러한 좌편향 투자관행에 대한 개선의지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한국벤처투자

의 임원진을 친정부 성향의 인사들로 교체하겠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제시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문체부는 영진위를 통해 2015.4.경 ‘가족영화제작지원 사업’을 추진하였

으며, 2014.경 ‘좌파 모태펀드 운용사’를 배제하는 블랙리스트가 운용됐고, 2014. 

10~2015. 1.경 ㈜한국벤처투자의 임원진은 정부의 의지가 반영되어 교체되었다고 판

단된다. 

나. 모태펀드 블랙리스트 작동 경과

1) 모태펀드 블랙리스트 운용 경위

청와대에서 모태펀드블랙리스트를 운용하게 된 경위는 김기춘 등 7명에 대한 의견서

(특검 기록), 김소영에 대한 2017. 1. 13.자 특검 피의자 신문조서(3회)(김기춘 외 3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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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공판기록), 신OO에 대한 2017. 1. 7.자 특검 피의자 신문조서(김기춘 외 3인 1심 공

판기록), 이OO에 대한 2017. 1. 3.자 특검 피의자 신문조서(1회) 및 2017. 1. 5.자(2

회)(김기춘 외 3인 1심 공판기록), 참고인 신OO의 진술조서(2018. ), 이OO의 진술조서

(2018. ), 박OO의 녹취록(2018. ), 문OO의 진술조서(2017. ),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중 모태펀드 관리대책 강구’ 등을 통해 각 확인되었다. 이를 종합한 청와대의 

블랙리스트 운용경과는 다음과 같다.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의 ‘3. 모태펀드 관리대책 강구’에서는 문화･영화 계

정에 투자되는 모태펀드가 좌파 문화운동의 자금 창구가 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하면

서, CJ･롯데 등 대기업과 친노 창투사인 AB사 등이 참여정부의 후원으로 급성장하여 이

러한 문화펀드 운용을 독식하고 있고 문체부가 독립성보장을 이유로 이를 용인하고 있으

며 펀드 운용사들을 관리하는 ㈜한국벤처투자가 이러한 좌편향 투자관행에 대한 개선의

지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한다.

실제 위 보고 자료에 언급된 모태펀드 운용 창투사인 AB사, AA사의 경우 모태펀드 운

용사에서 배제되는 창투사 리스트에 오르게 된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러한 내용은 문체

비서관 김소영, 문체비서실 신OO 행정관의 각 진술 및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 정OO 

과장, 이OO 사무관의 각 진술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어 결국 위 문건을 기초로 하여 이러

한 ‘좌파 모태펀드 운용사’를 배제하는 블랙리스트가 운용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34)

2) 모태펀드 블랙리스트 실행 경위

청와대에서 작성한 모태펀드 블랙리스트는 영화인 <변호인>이 개봉한 후 2014. 초순 

경 처음 언급되었고, 같은 해 중순 경 문서화 되서 분명치 않은 사유에 따라 명단을 변경

해온 것으로 보인다. 최초 문서화된 모태펀드 블랙리스트는 2014. 5.경 ‘문제단체 조치

내역 및 관리방안’에서 언급된 모태펀드 운용 창투사인 ‘AB사’, ‘AA사’, ‘AG사’ 3개사인 

것으로 보이고, 2014. 하순에서 2015. 초순 경 김소영 비서관이 문체부에 하달한 ‘AA

사’, ‘AB사’, ‘AC사’, ‘AD사’, ‘AF사’, ‘AG사’ 등 6개 회사이고, 추가로 ‘AH사’가 포함됐

다. 이어 2015. 6경. ‘AB사’, ‘AJ사’, ‘AC사’, ‘AA사’ 등 4개사로 변경되어 문체부 문산

과로 하달된 사실은 청와대에서 2016년까지 정치성향과 정권의 정서에 맞지 않는 창투

사를 선별하고 리스트화하는 작업을 계속 진행했다고 볼 수 있다. 

34) 피고인 김기춘 등 7명에 대한 의견서(특검기록), 1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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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펀드 블랙리스트는 청와대가 한벤투를 통해 모태펀드 문화･영화 계정 운용사 선

정 과정에 직접 개입하여 특정 창투사를 배제하는데 활용했음을 확인했다. 특히, 문체부

는 청와대 지시를 통해 영진위에 모태펀드 선정 배제 창투사를 하달하고, 영진위는 모태

펀드 출자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이를 실행했다. 다만, 최초 작성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이 경제수석실이라는 것 외에는 실제 작성자 및 배제 사유와 구체적인 배제 경로는 확

인하지 못했다. 

3) 모태펀드 영화계정 운용사 선정 관련(문체부, 2015. 6. 경)

위 문서는 청와대가 직접 작성한 모태펀드블랙리스트를 활용하여 모태펀드 운용사 선

정 과정에 직접 개입해 온 정황을 보여주고 있다. 모태펀드 영화계정 운용사 배제 여부를 

결정하는데 청와대 경제수석이 관여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또한, 모태펀드 영화계정 운용사 배제 리스트인 이른바 모태펀드 블랙리스트를 청와대 

교문수석실 문화체육비서관실과 청와대 경제수석실 중소기업비서관실 사이에 공유하였

으며, 청와대에서 직접 문체부와 한벤투 등에 특정 영화인에 대한 지원 배제 및 특혜 지시

를 하달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즉,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문체부와 한벤투는 모태펀드 배제 창투사를 관리하며 배제 

지시를 영진위에 하달하고 영진위는 이를 실행했다.

나아가 위 문서는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청와대가 주도하여 블랙리스트 대상 창투사를 

해제하고 지원할 것을 지시한 내용으로써 모태펀드 블랙리스트를 직접 관리하고 활용한 

사실이 확인된다.

4) 국가기관의 ㈜한국벤처투자 개입

(가) 2015년 한벤투는 청와대의 방침에 따라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인사를 선별하여 

조직을 구성하고, 모태펀드 운용사 선정 과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

는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문화 콘텐츠에만 해당하는 전문위원 제도를 신설하고, 

운용사를 선정하는 출자심의위원회 성원을 4인에서 7인으로 늘리며, 외부전문가 

풀 구성 및 영화 인센티브 제도 등을 추진했다. 

(나) 영화계정 출자심의위원을 4인에서 7인으로 늘려 그중 3인을 한벤투 임직원으로 구

성하고, 3인은 출심위 풀에서 한벤투가 정하고, 나머지 1인만 영진위 사무국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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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직으로 참석하는 구조는 한벤투 운용사 선정 권한이 강화됐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문화콘텐츠에만 해당되는 전문위원이 영화 제작과 관련된 제작사 포트폴리

오를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전검열로 악용의 소지가 

높을 수밖에 없다. 위 전문위원이 구상했다는 영화 인센티브 제도도 유의미성 여

부와 관계없이 모태펀드에서 이를 실행하려는 의도가 영화계에 압박으로 작용하

고, 기왕에 조성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동반상생협약을 훼손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했다. 

(다) 한편, 투자심의 보고서를 출심위 일주일 전에 한벤투 ERP에 등록하는데 ERP에서 

삭제되면 처음부터 등록한 적이 없는 상태가 되고, 제출자만 등록이 무산된 사실

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 외에는 부결된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이러한 시스템 구조는 

모태펀드 투자를 통한 검열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 

(라) 2014년 영화 변호인 개봉 이후 청와대에서 문체부의 역할에 대한 질책이 이어지

자 문체부는 대응방안으로 모태개선 방안 및 건전문화예술생태계진흥세부실행계

획 등을 통해 사전 모니터링 체계와 옵저버 자격으로 투자조합 투자심의위원회에

서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제도를 구축한다. 이는 문체부와 한벤투에서 창투사의 

투자 결정을 방해하는 행위인바 청와대 보고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유명무실한 제

도였고, 이를 대체하기 위해 2015년 박OO의 개입을 통해 외부전문가 풀 제도가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외부전문가 풀 구성원도 박OO의 역할에 의해 청

와대 개입을 통해서 구성했다고 보인다. 외부전문가 풀 제도는 ‘정부출자 펀드의 

영화 투자 관련 개선방안’ 등의 내용을 강화해서 최종적으로 청와대에서 기획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 모태펀드 블랙리스트 실행 결과 

이와 같이 제도화된 구조는 합법적으로 영화 시장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었다

고 볼 수 있다. 

즉, 청와대의 좌파 성향 영화 및 영화인에 대한 구분과 배제 지시 하달은 국가정보원 및 

관련 정부 부처의 사전검열을 통해서 모태펀드 블랙리스트로 이어졌다. 

보다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모태펀드 개선방안 및 건전영화육성화 방안 

등을 기획하여 지원 배제 및 특혜를 용이하게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였고, 문체부



491
제2권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종합보고서 부록

는 직접지원방식의 ‘가족영화제작지원 사업’을 영진위를 통해서 추진하였다. 아울러 한

벤투의 임원진을 친정부 성향의 인사들로 개편하는 등 운용사 선정과정에 실질적인 영향

력이 행사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결국 모태펀드 블랙리스트 실행 방법이 비제도적 방법에서 제도적 방법으로 진화하는 

과정을 보여 주고, 그 틈에서 특정인이 사익을 취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로써 모태펀드 출자심의과정에서 모태펀드 블랙리스트를 실행하여 특정 운용사를 

배제하고, 한벤투 전문위원 제도를 통해 특정 영화 및 영화인에 대한 지원 및 배제를 제도

화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특정인은 부정한 청탁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취하였다.

라. 지원 및 배제 사실 확인

1) 특정 창투사 지원 및 배제 

(가) 영진위 2009년 다양성영화전문투자조합 출자사업에서 AB사는 당시 공동대표인 

유인택의 정치적 성향이 진보적이다는 이유로 해당 사업 펀드 운용사 선정에서 지

원 배제 당했다. 이때 영진위 조희문 위원장은 제18차 임시회의에서 9인 위원들에

게 ‘AB사에 대한 지원배제는 문체부의 뜻이다’는 것을 전달했고, 배제를 실행했다. 

(나) 한국 모태펀드 2014년 1차 정시 출자사업 및 9월 수시 출자사업에서는 영진위가 

문체부로부터 AB사에 대한 배제 지시를 받고 이를 실행하였다. 해당 창투사가 영

화 <변호인>에 투자한 이유였다. 2014년 4월에 시행된 1차 정시 출자사업에서 

AB사를 포함한 2개사가 신청하였으나 선정하지 않았다. 같은 해 9월 수시 출자사

업에서 7개사가 신청하였으며, AB사는 1차 심의에서 탈락했다.

(다) 한국 모태펀드 2015년 2차 정시 출자사업(2015. 6. 26. 선정)에서 모태펀드블랙

리스트에 등재되어 있던 AA사가 지원 선정되었다. 2015. 6. 19. 문체부 작성 보

고서인 ‘모태펀드 영화계정 운용사 선정 관련’ 문서를 통해 청와대가 주도하여 AA

사를 모태펀드 운용사로 선정하려는 경위는 확인되었지만, 모태펀드블랙리스트

에 등재되어 있던 AA사가 어떠한 사유로 해제됐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위 문서는 청와대가 직접 작성한 모태펀드 블랙리스트를 활용하여 모태펀드 운용

사 선정 과정에 직접 개입해 온 정황을 보여주고 있다. 모태펀드 영화계정 운용사 

배제 여부를 결정하는데 청와대 경제수석이 관여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또한, 모태펀드 영화계정 운용사 배제 리스트인 이른바 모태펀드 블랙리스트가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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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대 교문수석실 문화체육비서관실과 청와대 경제수석실 중소기업비서관실 사이

에 공유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문체부는 모태펀드 배제 

운용사를 관리하며 배제 지시를 영진위에 하달하고 영진위는 이를 실행했다. 

(라) 한국 모태펀드 2016년 2차 정시 출자사업에서도 AB사가 모태펀드 운용사 부적

격 대상으로 배제됐다. 사전에 문체부와 영진위는 전임자로부터 AB사가 배제 창

투사라고 전달받았다는 것에 대해 공유하였다. 당일 출심위원회 분위기는 AB사

가 배제 창투사라는 것이 이미 정해져 있는 듯했고, 영진위 의사와 관계없이 출심

위 성원 중 3인이 한벤투 임직원이고 나머지 3인도 출심위 풀에서 한벤투에서 정

하기 때문에 운용사 선정은 사실상 한벤투에서 정할 수 있다. 

(마) 정부기관에서 문화･영화 계정에 투자되는 모태펀드에 직접 개입하여 특정 창투사

에 대한 지원 및 배제 지시한 결과를 일람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년도 사업명 창투사명 지시사항 결정사항

2009
영진위 다양성영화전문

투자조합 출자사업
AB사

문체부에서 영진위에 

배제 전달
배제

2014 모태펀드 9월 수시 출자사업 AB사
문체부에서 영진위에 

배제 전달
배제

2015 모태펀드 2차 정시 출자사업 AA사
문체부에서 영진위에 

지원 전달
지원

2016 모태펀드 2차 정시 출자사업 AB사
문체부와 영진위 AB사 

배제 대상 공유 
배제

AB사는 2009년 영진위 출자사업에서 배제된 이래 2014년부터 2016년 까지 부적격 

운용사로 지목되어 펀드 사업에서 지속적으로 배제 지시가 하달된 회사다.

청와대에서 작성한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2014. 5. 말경) 중 모태펀드가 좌

파 문화운동의 자금 창구가 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사례로 영화 <변호인>, <부러진 화

살>, <화려한 휴가>등을 정치편향적인 작품이라고 제시했다.

AB사는 영화 <변호인> 제작에 참여한바 있고, <화려한 휴가>는 위 공동대표였던 유인

택이 영화사 대표로 재직 시 2007년에 제작한 영화다. 영화 <변호인>의 투자사는 AB사 

외에도 4개의 회사가 참여했는데 부적격 운용사 중 유독 해당 투자사만 지속적인 피해를 

받은 사유는 확인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은 배제 및 특혜는 한벤투 출자심의위원회 과정의 

공정성을 훼손하여 개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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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화 ‘OOOO’ KD 개입 여부

(가) 해당 영화가 영화명을 변경해 온 과정에서 원 제작자인 KD의 개입 여부를 살펴보

기 위해 KD가 대표였던 BB사 소속 직원들의 진술과 위 영화의 원작 계약서, 각색 

계약서, 감독 계약서 등을 확인했다. 이에 따르면 제작사가 CD사에서 BA사로 변

경되는 과정에서 KD의 역할은 확인되지 않으며, BA사 대표 KR이 2015년 9월 원

작 ‘OOOO OO’ 사용에 대한 계약 체결과 2015년 1월 LK 감독과 영화명 ‘OOO 

OO’로 시나리오 각본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도 KD의 개입은 확인되지 않고, 당

초 영화명인 ‘OOO O’과의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 

다만, 원작이 동일하고 저자가 ‘OOO’이라는 점, 초기 제작 단계에서부터 ‘OOO 

O’ 시나리오를 각색해 온 LK가 KR과 시나리오 각본 및 영화 감독 계약을 했다는 

점, 다수의 진술인이 영화명이 ‘OOO O’에서 ‘OOOO’로 변경되었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해 볼 때 영화명을 최초 ‘OOO O’에서 ‘OOO OO’로 변경하고, 다시 

‘OOOO’로 변경했다고 추정된다.

(나) 해당 영화의 국고 지원 및 투자받은 총액은 총 53억 원으로 파악됐다. 그 중 모태

펀드 투자금액이 35억 원, 영진위 가족영화제작지원 사업을 통해 8억 원을 지원

받아 모태펀드를 포함한 정부지원금은 43억 원에 이르며 별도로 10억 원의 기업

투자펀드를 투자 받았고, 이 과정에 정부기관의 부당한 개입 및 실행을 위한 지시

가 있었다는 사실이 아래와 같이 확인되었다. 

년도

지원 및 투자 내역

지시사항 특이사항
모태펀드

기업투자

펀드

영진위 가족영화

제작지원사업

2016

35억

(문화계정: 

21.3억

영화계정: 

13.7억)

10억

(FD펀드)
8억

한벤투에서 AS사 및 

AA사에 투자 지원 

지시한 정황이 

드러남

∙ 000이 감독에게 청와대 

지원 언급(2012년)

∙ 국정원이 영진위에 영화 

정보 제공하며 제작현황 

점검지시(2013년)

∙ 문체부 영화 폴더에 관심 

영화로 저장(2015년)
총액: 53억

① 영진위 ‘2016년 가족영화제작지원 사업’

∙ 위 사업에 신청 시 지원신청서에는 제작계획서, 시나리오, 원작사용계약서, 각색 

계약서, 배급사의 계약서 또는 계약 의향서, 투자사의 투자 의향서 등을 필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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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 위 영화의 제작사는 2015. 9. 1. 원작사용계약을 체결했고, 같은 해 

11. 1. 각본 계약을 했다. 며칠 뒤 11. 6. AA사는 문화계정인 기획개발펀드를 통

해 1.3억원을 투자 계약하고, 이어 같은 해 11. 10. 영화계정을 통해 16.3억원을 

투자받았다. 2016. 5. 10~5. 12. 사이 AA사, AS사, AF사와 투자 의향서를 체결

하며, CG사와 투자배급의향서를 체결함으로서 영화 ‘OOOO’는 가족영화제작

지원 사업의 지원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시켰다.

∙ 위 영화 <OOOO>가 KD가 2015년 1월 경 한벤투의 전문위원으로 취임하기 직전

까지 3년 이상 영화 제작 추진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면 2015. 8 경부터 시작된 제

작 준비 작업은 상당한 속도로 진행됐다. 특히, 모태펀드 투자는 2015년 11월 6일 

문화계정 기획개발 펀드를 통해 첫 투자가 이뤄지고, 2016. 5. 10~5. 12. 사이 3개

의 투자사 및 투자배급사와 계약의향서를 체결했다. 이러한 계약이 전격적으로 이

뤄진 점, 앞서 서술한바와 같이 KD가 LB 감독에게 청와대 지원을 언급한 점, 국정

원이 영진위에 제작현황 점검 등의 동향보고를 요청한 점, 문체부의 관심 영화 폴더

에 저장되었던 점, 위 OOO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위 사업의 선정 과정에서 지원 선

정을 위한 부당한 지시가 실행됐을 것으로 보이나 사실 확인은 하지 못했다.

② 모태펀드 운용사 및 배급사 현황 

∙ 영화 <OOOO>는 투자사로부터 2015년과 2016년에 총 45억 원을 투자받은 것

으로 확인했다. 그중 모태펀트 투자는 총 35억 원이고, 기업투자펀드는 10억 원

으로 구체적인 내역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단위 : 원)

계정 투자분야
출자

사업명
회사명 조합명

투자조합

선정일

영화

투자계약일
투자액

문화
기획개발35)

(제작초기)
AA사 2015.11.06. 1.3억

문화
콘텐츠

영세기업

2015

1차 정시

출자사업

AS사 FA펀드 2015.03.30. 2016.06.29. 10억

영화 한국영화

2015 

2차 정시 

출자사업

AA사 FB조합 2015.06.26. 2016.08.01 13,7억

문화
융합콘텐츠

기획개발

2015 

2차 정시 

출자사업

AF사 FC조합 2015.06.26. 2016.08.05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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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표를 보면 특이한 점은 해당 영화에 투자한 창투사 중 AA사와 AF사는 2014년 

청와대에서 문체부에 하달한 모태펀드블랙리스트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회사다. 

또한, 위의 모태펀드 운용사들이 모두 2015년도에 선정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더구나 해당 영화에 최초 투자한 AA사는 2015년 2차 정시 출자사업에서 영화계

정 운용사로 선정되었는데 앞서 2. 나.에서 밝힌 바와 같이 청와대의 개입을 통해 

선정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위 영화에 2015. 11. 06. 1.3억 원을 선행 

투자했고, 2016. 08. 01. 13.7억 원을 후행 투자하여 2회에 걸쳐 총 15억 원을 투

자했다. 해당 투자계약서36)를 살펴보면 ‘투자사는 총제작비로 투자한 13.7억 원

과 기 투자한 기획개발 투자금 1.3억 원을 포함하여 해당 영화의 투자지분으로 전

환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위의 같은 출자사업에 문화계정 운용사로 선정된 AF사 역시 2016. 08. 05. 같은 

날짜에 2개의 투자를 진행했다. 모태펀드를 통해 10억 원을 투자했고, 기업투자

펀드를 통해 10억 원을 투자해서 총 20억 원을 투자했다. 기업투자펀드인 ‘FD펀

드’는 2013년 KT그룹에서 영화, 드라마 등에 투자하는 영상투자펀드로 300억 

원을 조성하였고, AF사가 운용37)을 맡았다.

∙ 한편, 해당 영화는 2017년 말 경 모든 영화제작 작업이 끝났고, 미개봉인 상태다. 

배급사와의 계약이 불투명한 상황은 개봉 여부가 더욱 어려워 졌고, 투자 리스크

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높다. 이는 운용사가 당초 메인 투자사와 투자 배급사가 

없는 작품에 투자하는 등 상업영화인데 전혀 상업적이지 않은 투자를 함에 따라 

리스크 발생 우려가 높은데도 한벤투는 운용사가 제대로 투자했는지 여부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해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또한, 해당 영화에 투자한 운용사가 모태펀드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점, 리스크 감

당 여부가 불투명한 메인 투자사(제작사)인데도 투자한 점, 수익 창출과 직접 연관

되어 있는 투자 배급사가 없는 데도 투자한 점, 한벤투 전문위원인 KD가 해당 영

화에 투자를 지시한 점 등 위 진술을 종합해 보면 해당 영화의 투자 과정에서 KD

는 한벤투 전문위원이라는 직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투자를 지시한 것으로 보인

35) 한국 모태펀드 2015 1차 정시 출자사업에 해당회사가 접수한 사실은 한벤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서 확인, 선정결과는 미게시. 위 사항은 영화 <OOOO> 영화 투자계약서를 통해 확인함 

36) 극영화 투자 및 수익배분에 관한 계약서(투자사: FB조합 업무조합원 AA사, 제작사: 유한회사 

OOOO문화산업주식회사)

37) ‘KT 1천억 펀드 조성으로 콘텐츠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 K･BENCH, 2013.01.31. 기사



496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다. 다만, KD가 직접 투자 지시를 한 사실 및 사유 등에 대해서 해당 창투사로부터

는 확인하지 못했다.

3) 특정 영화 지원 및 배제 

(가) 지원 영화 현황

∙ 영화 <OOOO>(2015년 개봉)은 LD 감독을 비롯한 다수의 감독이 제작 설계를 

추진했으나 최종적으로 LF 감독의 버전이 채택되어 촬영된 작품이다. 제작 초기

부터 촬영 과정이 순탄치 않아 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았으나 정부, 기업 등의 전폭

적인 지원이 이루어졌다. 특히, 영진위 지원사업에서 영화촬영 계약기간을 도과

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됨에도 문체부의 지시를 통해 2차례나 규정을 위반하고 지

원이 이뤄졌다. 

∙ 영화 <OOOOOO>(2016년 개봉) 제작 당시 AV사 대표인 LI가 AN사측에 한벤

투에서 투자배급 지시가 있을 것을 언급하며 계약을 종용했다. 당시 AN사는 CJ 

그룹이 정부의 외압에 상당한 부담이 있던 때로 계약할 경우 정부의 태도가 개선

될 수 있다고 여기고 계약했다. 실제로 한벤투에서 직접 AN사측에 투자배급사 계

약 지시를 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 영화 <OOO(2017년 제작, 미개봉)>은 이후 영화명이 <OOO>로 바뀌었다. 위 영

화는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제작자가 KD이고, KD는 직접 운용사 담당심사역에

게 유선을 통해 자신의 프로젝트에 투자하라는 연락을 취했다. 

∙ 드라마 <OO OOOO(2017년 방영)>는 KD의 지시로 AR사에서 투자한 드라마다. 

위 창투사는 2015년 1차 정시 출자사업에서 문화계정 방송영상 분야에서 조합명 

‘FF펀드’로 선정되었고, 모태펀드 출자액은 150억 원이다. 위 드라마에는 2016. 

8.경 2 차례에 걸쳐 총 59억 원을 투자38)했다.

(나) 배제 영화 현황

∙ 영화 <아가씨>(박찬욱 감독, 2016년 6월 개봉)는 CJ E&M이 모태펀드에 투자를 

신청했고, 모태펀드가 투입된 여러 투자조합 또한 많은 관심을 보였지만 한벤투

38) 한국모태펀드 2015년 1차 출자사업 계획 공고, 13~17.3. 문체부 출자 모태 자펀드 프로젝트 투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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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박찬욱 감독의 정치적 성향을 언급하며 배제 지시를 전달했고, 모태펀드 투

자는 배제됐다. 

∙ 영화 <덕혜옹주>(허진호 감독, 2016년 8월 개봉)는 해당 영화의 제작사에 국정원이 

직접 연락을 해서 국정원의 시나리오 사전 검열 행위를 전달했다. 이 같은 사전 검열

이 이루어진 사유에는 시나리오에 박정희 전 대통령을 다룬 내용 때문인 것으로 보

고, 자기검열을 통해서 시나리오를 변경 했다. 투자 펀딩 과정 중 계약 직전에 불분명

한 이유로 투자가 철회되었고, 개인 투자자로부터도 투자받기가 어려웠던 과정에서 

제작사 대표는 창투사로부터 모태펀드에서 지원 배제 지시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 영화 <밀정>(김지운 감독, 2016년 9월 개봉)은 워너브러더스 대표 최재원이 영화 

<변호인>이후 제작했다. 한벤투에서 모태펀드 운영사 담당 심사역에게 영화 <밀

정> 제작사가 외국자본으로 만들어졌고 이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좋지 않다며 배

제 지시를 했고, 모태펀드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 영화 <판도라>(박정우 감독, 2016년 12월 개봉)는 국정원의 영화 분야 사전검열

이 해당 콘텐츠 사업 담당부처인 문체부를 비롯한 영진위 뿐 아니라 원전 소재의 

영화인 <판도라>를 통해서 산자부에서도 진행하였다. 원전 사업 담당부처인 산자

부의 자발적 보고인지 국정원의 요청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정기적인 동향보

고가 이루어진 정황은 확인되었다. 이는 청와대로 보고가 되고, 산자부는 문체부

에 모태펀드 투자에서 배제해 줄 것을 요청하기에 이른다. 한벤투가 어떠한 경로

를 통해서 지시를 받고, 창투사에 해당 영화에 대한 배제 지시를 하달했는지는 확

인하지 못했지만 영화 ‘판도라’의 모태펀드 투자 배제는 관철됐다. 이러한 영화 

<판도라> 모태펀드 배제는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문체부, 한벤투 만이 아니라 산

자부까지 동원된 국가기관의 광범위한 관여 아래 실행되었다. 

(다) 그 결과 영화 <OOOO>, <OOOOOO>, <OOOO>, <OOO>과 드라마 <OO 

OOOO> 등이 정부의 지원을 통해 특혜를 받았고, 반면에 영화 <아가씨>, <덕혜옹

주>, <밀정>, <판도라> 등은 배제 조치를 당했다. 이는 당시 정부가 영화 및 영화인

의 정치적 성향을 구분하여 모태펀드 블랙리스트 관리 대상으로 두고,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 의도적인 지원 및 배제를 실행했다고 인정된다. 이와 같은 “배제”, “특

혜” 등은 청와대･국가정보원･문체부･영진위 등의 총체적 관여 아래 헌법이 금지

하고 있는 “사전검열”과 해당 창투사에 직접 지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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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과 쟁점

가. 이명박 정부 시기 영진위 출자사업이 모태펀드로 이관된 배경과 실행 경위에 대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나. 모태펀드 블랙리스트 실질적인 작성자 및 구체적인 실행 경위는 확인하지 못했다. 

다. 모태펀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게 된 경위와 등재 사유 및 해제 사유 등 위 블랙리스

트 배제 기준 및 운영 현황을 조사하지 못했다.

라. 모태펀드 블랙리스트 작동과 관련하여 청와대 관계자 및 문체부를 비롯한 유관 부

처 관계자들의 비위행위가 조사되지 않았다.

마. 모태펀드 출자사업 심사위원들이 블랙리스트 실행을 인지하였는지, 가담 정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바. 모태펀드 운용에 개입하기 위해 실행된 제도인 문화콘텐츠 전문위원 신설, 출자심

의위원회 구성원 추가 구성, 외부전문가 풀 제도 구상, 영화 인센티브 제도 도입 등

의 착안자와 착안 경위 등에 대해 보다 분명한 조사가 필요하다.

사. 문화･영화계정을 통한 배제 및 지원 지시에 대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었으나 영화시

장은 자본이 움직이는 관계로 피해 사실 및 부당 행위가 다각적으로 이루어졌을 것

으로 추정되는바 해당계정을 통한 정부기관의 개입 여부에 대한 추가 조사가 반드

시 필요하다.

아. 영화 <OOOO> 제작 과정 중 한벤투 전 전문위원 KD의 개입 여부에 대한 분명한 

사실 및 모태펀드 배제 및 지시 실행 과정에서 비위 사실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

요하다.

자. 모태펀드를 운영하는 한벤투에서의 블랙리스트 실행 사실 및 경위를 조사하지 못

했고, 운용사에서 제대로 투자행위를 했는지, 투자행위 이후 지속적인 관리를 진행

했는지 등 관리 감독기관으로서의 해태가 드러났으나 조사를 하지 못했다. 



499
제2권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종합보고서 부록

3. 추가 조사의 필요성

가. 모태펀드 투자 과정에 특정 영화 및 영화인에 대한 지원 및 배제 실행이 문체부를 

비롯한 정부기관의 광범위한 개입이 추정되나 위원회 조사 한계 상 사실 확인을 위

한 면밀한 접근이 어려웠다. 다만, 문화･영화계정을 통한 배제 및 지원 지시에 대한 

사실이 일부 확인된 만큼 추후 해당계정을 통한 정부기관의 개입 여부에 대한 추가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나. 한벤투 전문위원으로 취임한 KD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정부의 영화 정책에 

편승하고 제도화를 꿰하여 유선 통화 및 구두만을 통해 지원 배제 활동을 정교하게 

실행하였다. 

특히, 2014년 모태펀드 블랙리스트로 등재된 창투사를 2015년에 모태펀드 운용사

로 선정하고, 자신의 이해가 걸린 영화에 투자하도록 지시하여 사익을 추구하였다. 

일부 직접 지지를 받았다는 사실은 확인했으나 대부분 유선으로 진행되는 지시는 

사실 입증이 어려웠고, 지시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관계자는 사후 불이익에 대

한 두려움 때문에 진술을 거부하였다. KD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분명한 사실 관계 

조사가 필요하다.

다. 한벤투의 모태펀드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 위 KD만을 통해서 실행했다고는 볼 수 

없다. 청와대 및 문체부를 비롯한 타 부처 소관 담당자 등을 통해 한벤투가 실행하

는 과정에서 내부 직원의 협력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한벤투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회신이 없었고 출석 요구

에도 응하지 않았다. 사실상 한벤투를 대상으로 제대로 된 자료 조사 뿐 아니라 대

인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문체부와 중기부의 답변도 동일했다. 막대한 정부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

고 민간투자사의 자금도 함께 출자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시장에서

의 영업 비밀을 사유로 들어 관련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는 변이다. 심지어 관리 책

임이 없기 때문에 한벤투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이었다. 보다 분

명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문체부를 비롯한 유관 부처 조사가 필요하며 한벤

투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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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최OO 등의 인사개입을 통한 
블랙리스트 실행 의혹 사건

1. 의결주문

사건번호 2018직특2[최OO 등의 인사개입을 통한 블랙리스트 실행 의혹 사건]에 대

한 별지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한다.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가. 직권조사의 취지

이 사건은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보좌관인 최OO이 인사개입을 통해 블랙리스트를 실

행한 의혹이 있는 사건으로 실제적으로 특정인을 위한 부정한 인사가 있었는지 조사할 

필요가 제기되어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나. 진상규명한 사실의 요지

① 최OO이 작성한 다빈나오 문건이 김종덕 장관에게 보고된 후 연극단체 다빈나오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었다.1) 다빈나오 문건의 경우는 최

OO이 사적으로 가까운 인물을 특정 자리에 배치하기 위해 만든 문건이라고 판단되

1) 이에 대해 최OO은 ‘사실과 다르며 본인이 작성한 보고서와 지원사업 배제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함(’1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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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당시 사업부서의 인사추천서 등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② 최OO은 문체부 김종덕 장관의 부처 공무원 및 산하기관장 선임과 관련한 인사권 

행사에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러나 인사권 행사는 인사권자

의 재량범위 내에 있으며, 최OO은 정책보좌관으로 인사결정권자를 보좌하는 역할

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는 없다. 또 최OO이 블랙리스트 실행을 위해 인사권 행사에 관여하였는지 여부 및 

청와대 등 외부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붙임 : [최OO 등의 인사개입을 통한 블랙리스트 실행 의혹 사건]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사   건] 2018직특2, 최OO 등의 인사개입을 통한 블랙리스트 실행 의혹 사건

제1절 사건 개요

1. 신청의 취지 

이 사건은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보좌관인 최OO 등이 인사개입을 통해 블랙리스트를 

실행한 의혹이 있는 사건으로 실제적으로 특정인을 위한 부정한 인사가 있었는지 조사할 

필요가 제기되어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2. 조사개시의 근거 및 목적

가. 조사개시의 근거 

본 건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

정(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320호)｣ 제3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를 위한 조

사세칙｣ 제21조 등에 근거하여 조사개시의 필요성이 있어 2018. 3. 2. 제27차 전원위원

회에서 직권조사를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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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사의 목적

최OO이 문체부의 부처 내 블랙리스트 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인사 조치를 하였는

지 여부 및 이를 통한 블랙리스트를 실행한 정황을 파악하여 실질적으로 어떤 경위를 통

해 블랙리스트가 전달되고 실행되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제2절 조사 경과 

1. 문건 등 자료조사 

연번 서명 진술자, 작성자 등 입수일

1

수사보고 [문체부 영상･예술분야 관계자, 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 계획 문건 관련 정OO 영상콘텐츠과장 

통화내용보고]

1심2) 형사소송기록 

17609~17614
2018. 2. 10.

2 영상 예술분야 관계자, 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계획
1심 형사소송기록 

17615
2018. 2. 10.

3 최OO 진술조서 (2016. 11. 29.)
1심 형사소송기록 

23361~23387
2018. 2. 10.

4 고OO 진술조서 (2016. 12. 01.)
1심 형사소송기록 

25260~25281
2018. 2. 10.

4 고OO, 최OO, 김OO 녹취서
사건번호 2016형 

제90143호
2018. 2. 10.

5 현안참고자료(3.27)_장애인 연극단체 ‘다빈나오’ 관련

1심

형사소송기록 

23388~23395

2018. 2. 10.

6 감1-1_++감사원 문체부 감사 보고서 감사원 2018. 2. 10.

2)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형사부, 2017고합102(김기춘 외 3인 직권남용권리방해등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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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고인 등 대인조사

연번 대상자 관계 제목

1 김OO
문화체육관광부 

前 예술정책과 과장 
참고인 진술조서 (2018. 1. 12.)

2 강OO
문화체육관광부 

前 예술정책과 사무관
참고인 진술조서 (2018. 1. 12.)

3 양OO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협력개발부장 참고인 진술조서 ( 2018. 1. 25.)

4 이OO
문화체육관광부 

前 공연예술과 사무관
참고인 진술조서 (2018. 2. 8.)

5 임OO
문화체육관광부 

前 공연예술과 과장
참고인 진술조서 (2018. 2. 8.)

6 김OO 
문화체육관광부 

前 운영지원과 과장
사실확인서 (2018. 3. 9.)

7 강OO
문화체육관광부 

前 운영지원과 과장
참고인 진술조서 (2018. 3. 12)

8 나OO
문화체육관광부 

前 운영지원과 사무관
참고인 진술조서 ( 2018. 3. 13.)

9 OOO
문화체육관광부 

前 게임콘텐츠산업과 주무관
참고인 진술조서 (2018. 3. 16.)

10 김OO
문화체육관광부 

前 예술정책국 국장
전화면담보고 (2018. 4. 30.)

11 방OO 한국장애인예술인협회 회장 전화면담보고 (2018. 5. 2.)

12 OOO
문화체육관광부 

前 예술정책과 주무관
전화면담보고 (2018.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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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조사 내용

1. 기초 사실 

가. 정책보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3)

(1) 정책보좌관의 직무

나. 최OO

최OO은 2014. 10. 2.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보좌관으로(3급)에 임용되어 김종덕 

장관(2014. 8. 29.경 ~ 2016. 9. 4.경 근무) 및 조윤선 장관 부임(2016. 9. 5. 부임) 시기

를 거쳐 2017년 1월 20일까지 장관의 정책보좌 업무를 담당하였다.

2. 최OO의 인사개입 의혹에 대하여

가. 문건 등 자료조사

(1) 수사보고 [문체부 영상･예술분야 관계자, 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 계획 문건 관련 정

OO 영상콘텐츠과장 통화내용보고]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장 김OO 내부망 PC에서 발견된 ｢단체징계 0206.hwp｣ 

파일(첨부1)

 파일경로 : G＼지옥의 문(예술)＼김OO(2014-2015)＼징계＼0206.hwp

 작성일자 : 2015. 2. 6. 13:52:00

 수정일자 : 2015. 2. 6. 13:52:00

3) 대통령령 제24985호, 2013. 12. 11.

제3조(직무) 정책보좌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해당 부 처 소관 업무 중 기관장이 지시한 사항에 대한 연구 및 검토 

  2. 해당 부 처 소관 정책 과제와 관련된 전문가,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 참여 촉진과 의견 수렵

  3. 관계 부 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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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속일자 : 2016. 12. 27. 03:27:52

∙ 주요내용

 영상분야, 예술분야 업무추진 과정에서 책무를 소홀히 하여 정책품질의 저하 및 

불필요한 혼선(불신)을 초래한 관계자에 대한 조치방안을 검토 

∙ 조치내용

① 정OO(영상콘텐츠산업과장) : 서면경고 * 인사 조치는 별도검토 

② 윤OO(5급, 문화산업정책과) : 서면 경고, 인사 조치 (3월)

③ 강OO(5급, 예술정책과) : 서면 경고

④ 이OO(5급, 공연전통예술과) : 서면 경고

∙ 조치 개요 

① 영상콘텐츠산업과 정OO(4), 윤OO(5)

     영상자료원 등 소관 산하단체 지도감독 미흡

     산하단체 관련 업무추진(보고) 과정에서 내용의 객관성, 체계성 미흡으로 인

해 불필요한 혼선 초래 

② 예술정책과 강OO(5)

     예술인복지재단 등 업무 추진 과정에서, 대상자의 경력확인 미흡, 보도자료 오

기 등 행정절차 부실로 인해 정부에 대한 불신초래 

③ 공연전통예술과 이OO(5)

     국립오페라단장 선임 과정에서, 대상자의 경력확인 미흡, 보도자료 오기 등 행

정절차 부실로 인해 정부에 대한 불신초래 

∙ 정OO 영상콘텐츠과장 통화 주요내용

정OO, 윤OO 조치계획과 관련하여, 2015. 1.경 영상콘텐츠산업과에서 ‘한국영상

자료원 비상임이사 선임안’을 올렸는데 그 중에 국정철학과 맞지 않는 인물이 포함

되어 있었던 것 같고, 이 때문에 징계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 징계지시는 장관

을 통해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사 선임안을 받아본 최OO 장관정책보좌

관이 개입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청와대에서 교문수석실을 통해 징계지시를 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

 강OO 조치계획과 관련하여, 예술정책과 소관인 연극인복지재단 건으로 문제가 

제기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문건 기재대로 서면 경고를 받지는 않고 저작권정책국

으로 인사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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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OO 조치계획과 관련하여, 한예진 국립오페라단장 선임 시 이력확인을 소홀히 

하였다는 것과 관련하여 조치대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문건 기재대로 서면 경

고를 받지 않고 문체부 소속기관인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인사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OO은 블랙리스트가 아닌 별개 징계사유로 인한 인사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정OO, 윤OO, 강OO는 블랙리스트건과 관련하여 징계조치가 논의된 것

이며, 위 조치는 모두 최OO 장관정책보좌관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4)

(2) 최OO의 진술조서 (2016. 11. 29.), 1심 형사소송기록 23361~23387

최OO은 2016. 11. 2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602호 검사실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

였다. 장애인 연극단체 ‘다빈나오’와 ‘방OO’에 대해 2015. 3.경 문체부 보조금 지원 사

업에 있어서 문제가 많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특히 예술국에서 그런 면이 많이 있다고 하

여 이를 조사하게 되었다. 조사한 결과 예술국 OOO 주무관과 김OO 예술국장이 지원한 

연극단체 ‘다빈나오’가 심사과정에 문제가 있었고, 이는 결국 ‘방OO’와 연결이 되어 있

다는 내용으로 김종덕 장관에게도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장관이 평상시 보조사업비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파악해서 보고를 해달라고 했었고, 보

고를 받은 김종덕 장관은 알겠다고 대답은 했지만 별도의 조치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장관에게 보고를 하였지만 바로 피드백이 없어서 고OO를 통해 보조금 비위를 바로 잡

고 싶은 생각이 있었고 평소 고OO도 그런 자료가 있으면 달라고 하였기에 김OO과 고

OO와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진술하였다. 

자료를 보면 ‘다빈나오’, ‘방OO’가 좌파 성향을 갖고 있다면서 정치적인 성향을 주로 

나열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냐는 질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

의 행태도 적발할 목적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현 정권을 비판하고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문화계 종사자들에 대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를 작성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리스트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문체부 내부 문건을 고

OO나 김OO에게 유출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진술하였다. 

고OO가 자료를 달라고 해서 김OO에게 주었는데 이후 김OO이 고OO에게 줬을 것이

4) 이에 대해 최OO은 ‘오히려 징계만류를 건의했고 정OO 과장의 경우 공연전통예술과장으로 보직이

동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함(’19.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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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고OO에게 준 이유는 최순실에게 전달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줬다고 진술하였다. 이

후 ‘다빈나오’나 ‘방OO’에 대한 조치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3) 고OO의 진술조서 (2016. 12. 1.), 1심 형사소송기록 25260~25281

고OO는 2016. 12.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602호 검사실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

였다. 

평소 진보성향이나 현 정권에 비판적인 단체, 인사들에 대한 정보를 최OO에게 알아오

라고 시킨 적이 있으며 최순실이 평소 문제가 있고 비리가 있는 사람들을 항상 좌파라고 

표현하였는데, 그런 사람과 현 정권을 비판하는 사람이 있으면 알아보라는 말을 하였고, 

누구에게 듣고 와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특정하여 지시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

였다. 

(녹취록 캡처부분 비공개)

녹음된 대화에서 연극단체 ‘다빈나오’와 ‘방OO’에 대해 언급하고, 최OO은 위 단체와 

방OO에 대한 조사 내용을 고OO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는 것에 대해 인정하였다. 최

순실이 직접 지시한 것은 아니고 평소 최순실의 말을 최OO에게 해 놨으니까, 그래서 가

져온 것 같다고 하였다. 최순실에게 보고할 수 있게 김OO에게 표로 작성하라고 시켰는

데, 당시 최순실에게 보고하였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최순실과의 관계와 상관

없이 독자적으로 누구를 알아보고 뒤를 캔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녹취록 캡처부분 비공개)

또한 녹음된 대화는당시 문체부 1차관인 박민권을 교체하기 위한 시도로 보이는데, 어

떠냐는 질문에 최OO이 박민권에 대해서 문제가 많고 차은택과 관련하여 나쁜 짓을 많이 

하니 교체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최OO은 2015년 말경, 차은택이 하는 업

무 중에 문체부 1차관 소관 업무가 많았는데, 진술인이 차은택을 싫어하여 문체부 1차관

을 진술인 쪽 사람으로 앉혀서 차은택을 견제하자는 취지로 나눈 대화라고 하는데, 어떠

냐는 질문에는 그것은 아니고, 최OO이 와서 푸념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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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OO, 최OO, 김OO 녹취서, 사건번호 2016형 제90143호

고OO, 김OO, 최OO이 나눈 대화의 녹취서 일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이 대화는 2015. 4. 7.경에 녹음된 것이다.

최OO : 형, 그리고 하나 애기할게. 장, 그 소장한테 ***장애인예술원이 하나 생겨요. 장애인예술센터가 생

기는데 거기 지금 움직임이 좌빨을 임명하는데

(중간생략)

최OO : 그러니까 내가 뭘 이야기하는지 잘 봐요. 이 사람을 심으면 K가 ** 그러니까 장애인 예술단 관련해 

갖고 이렇게 ***그런데 이 사람은 교수인데, 진보의 좌빨들이 방OO라는 애를 집어 넣으려고 하는 

거야. 왜냐하면 지들도***

(중간생략)

김OO : 검증이 올라갔어요?

최OO : 지금, 어. 검증 올라갔어. 1순위가 방OO가 된 거야.

김OO : 지금 올라갔으면은…

최OO : 까야지. 예를 들어서 VIP***왜 그러겠어.

김OO : 그거는, 그거는 정리해서 드리래요. 그냥, 그냥, 그거, 그거, 형이 인선된 거 어떻게, 어떻게, 절차가 

어디로 들어가는지만 간단하게 알려주시면.

최OO : 그래, 어.

김OO : 제가 여기서,

최OO : 예술, 예술국장, 김OO이를 쳐야 돼, 김OO이를. 지금 현 예술국장.

고OO : 예술국장이 다야?

최OO : 어.

고OO : 그게 지금 임명됐어?

최OO : 어, 어.

김OO : 예술국장이 있는데, 예술국장이 그 자리를 임명하는 걸 했는데, 방OO를 1순위로 올렸다는 거 아

니야, 지금 장관이 밀어서, 그런데 장관 후보.

최OO : 어 걔가 계속 민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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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안참고 자료 (2015. 3. 27.), 다빈나오 관련 문건

이 문건은 최OO이 2015년 3월 27일 작성하여 김종덕 장관과 최순실에게 보고한 문

건이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5)

5) 이에 대해 문체부 김OO 국장과 OOO 주무관은 ‘최OO의 주관적 판단이며, 당시 다빈나오를 아는 

공무원이 없었고 방OO 마피아도 ’허구‘라고 주장함(’19. 1. 31.).

1. 장애인 연극단체 ‘다빈나오’ 지원 관련 

∙ 본인 트위터에 좌파 성향 정치 게시물 게재 및 리트윗 

- 박근혜 대통령과 신천지 연관 리트윗, 세월호 관련 리트윗, 표창원의 국정원 관련 언급 리트윗

- 불법집회에 참가한 경험을 트윗하여 팔로워들에게 자신의 좌편향된 정치적인 성향을 은근히 공개. 세

월호 광화문 집회 참가를 강조

- 사회적으로 소외된 장애인 예술가들에게 접근하여 의식화를 통한 80년대식 운동권 문화예술을 전파

하는 방식과 유사한 방법 활용

- 야당의 주요정치인과 집중적으로 팔로윙 되어 있음(권영길, 안철수, 문재인, 박원순 등)

김OO과 방OO의 연결고리는 고OO / 심사위원회는 방OO 마피아로 구성

김OO : 장관도 나중에, ‘아, 어떻게 하라고. 자네마저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 그러면 예술국에서 추천

해갖고 한 걸 강력하게 국장이 이, 뭐,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데, 내가 먹는 상황에서, 어? 그럼 그 

사람 말도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건데, 내가 볼 때는 그 예술국장 **를 쳐야 되는 

거야, 김OO **를.

고OO : 김OO을 떠나서 지금 들어오려는 사람을 다 막으면 되니까.

최OO : 아니, 그러니까 김OO이.

김OO : 김OO이라는 사람이,

최OO : 방OO를 추천한 거야.

김OO : 추천을 해서 방OO라는 사람이 올라갔는데, 그게 1순위인데 그 사람이 좌고 애도 좌니까.

최OO : 아니, ** 뭐 옆에 쫙 깔려있어. 우라,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 ***옹호해 주기 위해서 방OO가 ***

김OO : 장애인예술센터

고OO : 무조건 ***일단 그거 하나만 자료, ‘그게 뭔데? 누군데? 하고 자료 하나만 딱 던져주면 개는 모가지야.

최OO : 말이 안 되는 거야, 지금, 아, ** 보수정권에서, **. 좌, 좌빨 애들을 데리고 와 봐. 일단은 그거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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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OO과 방OO는 페이스북 친구로 서로 잘 알고 있는 관계이지만 직접적인 관계 노출보다는 대리인을 

통한 관계를 주로 활용하고 있음

- 예컨대 2015년 ‘다빈나오’ 공연예정작품은 고OO의 ‘아주 특별한 우리 형’으로 결정

- ‘다빈나오’에 2,500만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방OO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인물들로 

구성하여 사실상 ‘방OO마피아’를 형성함

- 심사위원의 프로필이 잘못 기재되거나 과장된 내용도 다수 발견

분야 성명 분야 기재된 직위 실제 직위

분야심의 조OO 소설 숭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소설가

분야심의 고OO 소설, 동화 한국장애인고용안정 협회장 소설가 동화작가

분야심의 조OO 미술평론 성결대 예술대학 음악학부 교수 미술평론가 동국대 겸임교수

분야심의 곽OO 사회복지 숭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숭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강사

- 심사위원 조OO은 사회비판적인 성향의 작품을 주로 무대에 올리는 이OO 연출자나 연희단거리패와 

관계가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심사위원 조OO은 문체부 장애인 체육과장 재직 시절 현 장애인문화예술담당자 OOO 주무관과 함께 

일한 경력이 있으며, OOO 주무관은 2012년 1년간 방OO씨의 문화특보시절(이명박 정부) 비서로 일

한 바 있어 조OO, OOO, 방OO 삼자의 관계가 각별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특히 심사위원인 고OO은 자신의 작품을 올릴 연극단체를 자신이 직접 선발하는 절차적인 불합리함을 

야기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심사위원의 구성은 ‘방OO마피아’라 칭할만한 장막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방OO와 고OO의 관계

- 2011년 (사)한국장애인문화진흥회에서 활동하면서 방OO가 회장뿐 아니라 장애인식바로잡기연구소를 

맡아 활동을 할 때 고OO도 함께 그 역할을 맡음

- 구상솟대문학상운영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방OO는 위원을, 고OO은 심사위원을 맡아 함께 활동하고 

있음

- 2011년 ‘그래도 행복해지기’ 저술에 공동 참여

- 방OO 저 ‘한국장애인사’ 편찬회에 고OO 참여 

- 계간지 ‘연인’ 공동참여 

- 각종 세미나 프로그램에 좌장 및 토론자로 공동참여

- 결국 방OO와 고OO은 문학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철저히 공생 및 연대관계에 놓여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방OO를 어떻게 볼 것인가?

- 노무현 정권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자문위원을 지낸 바 있는 방OO는 현 정부의 국정운영철학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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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감사원, 문체부 기관 운영 감사(2017. 1. 19. ∼ 3. 10.) 보고서 

2017. 1.경 실시된 감사원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다빈나오(김OO 대표)는 2015. 6. 

17. 마감인 ‘기초공연예술 활성화(대학로예술극장 3관대관)’ 사업에 <서울 특별한 병구

씨>로 지원하였으나 지원 배제되었다. (사)한국장애예술인협회(방OO회장)은 장애인문

화예술 향수지원-장애인 문화예술 조사연구 지원 사업에 <한국장애인문학 정체성 확립

과 경제성 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를 과제로 지원하였으나 지원배제 되었다.

(7) 2017고합102 김기춘 외 3인 판결 중 ‘다빈나오’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형사부는 2017. 7. 27. 김기춘 외 3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

해’죄 판결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2015년 사업 순번 154에서 다빈나오의 ‘서울 

특별한 병구씨 배제 등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2, 2015년 사업 순번 154에서 다빈나오 부분, 판결문 226면

154 2015-06-13 2015-07-08

대학로예술

극장 3관 

대관

서울 특별한 

병구씨
다빈나오

공연예술전통과 

이OO 등/

공연기획부 

이OO 등

유죄

특검은 이와 관련하여 당시 공연예술센터 공연운영부장 이OO으로부터 범죄일람표 

152번부터 155번까지 배제 사업에 대한 진술을 받았고, 범죄 증거기록으로 삼았다. 

이OO은 특검 진술서(2017. 11. 10.)에서 ‘다빈나오’ 배제가 포함된 152번부터 155

번까지 사업(대학로예술극장 3관 대관)에 대하여 대상자 선별을 위해 지원신청자 명단을 

보내라는 지시를 유선으로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이OO 사무관으로부터 받았고 2015

년 5월 20일, 6월 16일에 신청자 명단을 메일로 발송했으며 6월말 이OO으로부터 배제 

할 수 없는 좌파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를 감추기 위하여 숭실대학교 사회복지 쪽의 

인맥과 일부 작가와 예술가들을 통하여 인의 장막으로 철저히 이를 은폐하고 있음

- 또한 장애인문화예술정책 담당 주무관인 OOO를 활용하여 문체부 내의 주요 정보를 독점하고, 이를 

토대로 다른 장애인예술 관련단체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음



514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지시를 유선으로 받았다라고 기재하였다. 한편, 동 사업은 “상시 공모 사업으로 4월 27

일 공모 공지가 나간 후 6월 경 발표 예정 사업이었는데, 배제 지시로 선정 발표가 늦게 

진행되어 6월 14일 경 극장에 한 단체가 심의 지연에 대한 민원이 들어와서 이를 근거로 

이OO 사무관에게 ‘심의가 지연되면 일 하기가 어렵다’고 하소연 하였으나 이OO은 ‘일

단 기다려라’는 대답을 듣기도 하였음. 152번부터 155번까지 채점 결과 탈락 하였음.”이

라고 기재하였다.

한편, 이OO(진술조서 2018. 1. 17.)은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대학로예술극장 3관 

대관 배제 사건과 관련하여 “제 기억에는 위 사업 신청자 목록을 청와대 김OO 국장님 등

에게 메일로 보냈고, 이후 관광정책과로 옮기게 되었기 때문에 배제 지시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가벼운 마음이었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 사업에 대한 배제 

지시를 이OO 부장에게 하였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나. 참고인 등 대인조사

(1) 참고인 김OO의 진술조서 (2018. 1. 12.)

참고인 김OO 전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과장은 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

였다. 진술인의 PC에서 발견된, 2015. 2. 6. 작성 ‘단체징계 0206.hwp’ 파일에 따르면 

강OO 사무관은 예술인복지재단 등 업무 추진 과정에서 대상자의 경력확인 미흡, 보도자

료 오기 등 행정절차 부실로 인해 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다는 이유로 ‘서명 경고’

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냐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하였고, 2015. 상반기 강

OO 사무관은 예술인복지재단 심사위원, 평가위원 추천 과정에서 좌파 인사를 추천하였

다는 이유로 저작권 정책실로 인사조치 된 것이냐는 질문에 문제가 된 것은 맞는데, 구체

적으로 문제가 됐던 위원이 누군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2) 참고인 강OO의 진술조서 (2018. 1. 12.)

참고인 강OO 전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사무관은 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

하였다(추측 진술로 비공개).

(3) 참고인 양OO 진술조서 (2018.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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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양OO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협력개발부장은 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

하였다. 2016년 장애인문화예술향수지원사업에 대해 당시 예술위 고OO 전문위원이 이 

사업 담당자여서, 제가 고OO 전문위원에게 심사위원을 미리 만나서 배제 명단을 드리라

고 지시했으며, 고OO 전문위원이 연극 분야 박OO, 문화일반 분야 이OO 위원과 심사 

전에 미리 만나 배제 명단을 공유하였던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다. 이어서 이 사업 역시 

문체부에 심사위원 후보를 미리 송부한 후 문체부가 최종 승인을 해주는 방식으로 심사

위원이 구성되었으며 역시 협조가 가능한 심사위원을 미리 구성하는 방식이었다고 진술

하였다.

(4) 참고인 이OO의 진술조서 (2018. 2. 8.)

참고인 이OO 전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사무관은 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6) 이에 대해 최OO은 ‘싸워서 경찰이 온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18. 1. 31.).

문 : 당시 최OO 문체부 장관 정책보좌관이 국립오페라단장 선임에 상당 부분 개입하였고, 나중에 국립오

페라단장 선임이 자꾸 문제가 되니까 김종덕 전 장관이 최OO에게 ‘이제 국립오페라단에서 손을 떼

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해 아는바가 있는가요

답 : 네. 당시에는 잘 몰랐으나, 나중에 알고 보니 최OO이 한예진에게 ‘누나’라고 부를 정도로 친한 사이

라고 했고, 최OO은 국립오페라단장 선임 건뿐만 아니라 문체부의 인사 조치에 전반적으로 개입하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최OO이 문체부 인사에 관여한 정황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한 번은 김종

덕 장관이 간부회의에서 임OO 과장에게 “심OO 팀장(국립오페라단)을 자르기로 했냐”고 묻기도 했

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장관이 심OO 팀장을 알고 있는지 궁금해 알아보았더니, 한예진의 밑에서 

수족처럼 일했던 심OO 팀장이 김OO 팀장에게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 최OO이다’라는 이야기를 했

다고도 들었습니다.

문 : 최OO과 김OO은 어떤 사이인가요

답 : 원래는 굉장히 친밀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사이가 멀어진 것으로 압니다. 임OO 과장님이 공

연예술과장으로 계실 2015년 쯤, 최OO과 김OO이 술을 먹고 싸워서 경찰이 온 적도 있었는데6), 당

시 최OO이 김OO에게 ‘국립오페라단장 자리에 앉혀주면 뭐든 다 해줄 것처럼 굴더니, 이제 내 등에 

칼을 꽂는 구나’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 김OO이 국립오페라단장으로 

선임되는데도 최OO이 굉장히 많은 힘을 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 모든 오페라 일

은 최OO이 관여했는데, 김OO이 최OO을 건너뛰어 장관에게 ‘너무 시어머니가 많아서 일을 못하겠

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최OO을 이야기하는 거라는 걸 알고, 최OO이 김

OO에게 감정이 상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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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이OO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문체부로 발령이 났다가 취소되는 과정에 다음

과 같이 진술하였다. 

(5) 참고인 임OO의 진술조서 (2018. 2. 8.)

참고인 임OO 전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예술과장은 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

였다.

7) 이에 대해 최OO은 ‘직원의 인사권과 관련된 내용은 저의 권한 밖의 사안이라고 명확하게 전달하였다’

고 주장함(’19. 1. 31.).

“임OO 과장님은 제가 나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원래는 산하 기관장 인사 건에 대해 

사무관이 책임을 지고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국,과장이 나가게 되면 김종덕 등의 잘못된 

인사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되니, 저를 문책함으로써 인사실기를 희석하는 거라 생각하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날 무렵, 임OO는 최OO에게 접촉하여, ‘관례적으로 1년이 지나면 문체부 본

부로 돌아와야 한다’고 20분가량 소위 ‘머리 하얀 사람이 머리 검은 사람에게 비는 정도’로 굉장히 간곡하

게 부탁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최OO이 굉장히 어렵게 승낙을 해주었다고 들었습니다.7) 그래

서 당시 인사팀장인 나OO이 관광정책과장인 강OO에게 저의 인사에 관해 이야기를 했고, 예술정책국장

인 김OO에게도 이야기를 해서, 저는 1년 만에 관광정책과로 돌아가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관해 

국립중앙도서관의 김OO 과장에게도 연락이 가, 김OO 과장이 저에게 ‘관광정책과로 가게 되었다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었냐’고 먼저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는 제 송별식 일정까지 잡아

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부로 발령 나기 전날, 나OO 팀장에게 저만 본부로 발령받지 못했다는 이야

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임OO 과장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무슨 소리냐’고 펄쩍 뛰셨습니다. 저

는 이후 임OO 과장님이 당시 운영지원과의 강OO 과장에게 문의하니, 다시 생각해보니 지금 이OO이 돌

아오는 것은 김종덕 장관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인사권이 

없는 최OO이 인사를 쥐고 흔들었다는 건, 직권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일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기억입니다.” 

문 : 당시 이OO 사무관은 한OO 국립오페라단장의 경력 오기재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

익한 처분을 받았지요.

답 : 네, 그렇습니다. 제가 최OO에게 듣기로는 언론보도자료를 2013년이 아닌 2003년으로 오기하여 인

사조치를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 정OO은 위 인사 조치에는 최OO 장관정책보좌관이 관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관해 아는바

가 있는가요.

답 : 네 있습니다. 실제로 최OO이 인사 조치에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문 : 진술인이 간곡히 부탁하여 이OO 사무관은 1년 뒤 다시 문체부로 복귀할 예정이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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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 네. 저는 제가 같이 근무했던 직원이 좌천되었기 때문에 담당 과장으로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인사과에 1년이 다되어가니 복귀를 시켜주는 게 맞지 않냐고 간곡히 부탁했고, 인사과에서 구두내락

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전에 최OO이 반대하지 않을까하는 인사과의 의견이 있어서, 제가 직접 최

OO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최OO이 ‘안된다. 그 당시 이런 일을 한 사무관을 장관님이 계시는데 다시 

불러오는 건 안 될 일이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된 말로 무릎만 안 꿇었지, 젊은 사람

에게 간곡히 부탁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인사과장인 강OO가 최OO이 허락하지 않으면 인사 조치를 

할 수 없는 분위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OO에게 간신히 허락을 받고 그 이야기를 인사과에 전달

하여, 인사과에서 관광국으로 이OO 사무관을 발령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당시 인사과에

서 이OO사무관에게 연락을 하여 관광국에 발령이 날 것이라는 이야기도 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후 발령이 있기 1일 전쯤 갑자기 인사과에서 이OO에게 연락하여 발령이 취소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놀라 강OO에게 연락을 하였더니, ‘최OO이 안된다고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

OO는 최OO과 매우 친해서 인사과장까지 올랐다는 이야기가 무성한 자입니다.8)

문 : 그러나 재발령 당일, 최OO이 재발령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결국 이OO 사무관은 2년 동안 국립중

앙도서관에서 근무하게 되었지요.

답 : 네, 그렇습니다.

문 : 국립오페라단 한예진 전 단장 선임에도 최OO이 관여하였지요.

답 : 그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다만, 김OO의 선임에는 최OO이 관여했던 것으로 압니다. 실제로 

김OO은 제가 담당과의 실무자인데도 불구하고, 저가 아닌 최OO을 통해서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들리는 얘기로, 공연과장 이야기를 잘 안 들어도 된다. 우습게 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김OO 임

명 후에 김OO 국장이 좌천되기도 했는데, 실제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김OO 국장과 최

OO이 사이가 안 좋았다는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문 :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답 : 최OO이 국립오페라단 사무국장(본부장, 이하 ‘사무국장’) 인사에 관여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페라단 사무국장은 행정 뿐 아니라 예술도 잘 알아야 하기 때문에, 외부인사들이 맡곤 했습니다. 저

도 그래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OO이 자기가 원하는 인사를 앉히기 위해 최OO과 상

의를 했는데, 뮤지컬을 했던 사람을 후보로 생각하여, 저와 최OO은 위 사람은 아닌 것 같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저는 인사적합성을 고려했지만, 나중에 보니 최OO은 자신이 원하는 인사를 사무국장으로 

임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최OO은 자신이 추천한 사람이 되지 않으니까, 김OO이 원하는 사람도 안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행정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장관에게 보고를 했다고 저에게 연

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 장관은 저에게 그런 것도 있지만 김OO 단장의 의견을 다시 들

어보라고 했습니다. 제가 김OO 단장에게 다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본인은 외부에서 공무원이 아

닌 사람을 쓰면 좋겠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되니 최OO은 자신의 얘기를 임OO도 안 

듣고, 김OO도 안 들었다는 생각에 짜증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OO이 다시 장관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여서 문체부 공무원을 사무국장으로 내려 보내라고 했습니다. 김OO도 위 사람을 검토해보

니 외부 사람보다 좋은 것 같다고 하여 사무국장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후 김OO은 장관

과 면담을 요청하여, 최OO이 국립오페라단 일에 관여하지 않게 하고, 공연과장으로 일원화해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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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참고인 김OO의 사실확인서 (2018. 3. 9.)

참고인 김OO 전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 과장은 위원회에 임의로 제출한 사실확

인서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진술인은 정OO, 윤OO, 강OO, 이OO의 인사조치 계획은 장관(및 때로는 장관의 지

시를 전달 받은 당시 기획조정실장)의 지시에 따라 인사조치계획을 수립하게 되었고, 당

시 장관은 “위 인사들의 문제가 있으니 징계 내지 인사 조치를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

다고 진술하였다. 위 4인에 대한 징계수위가 문건에는 서면경고로 되어있었는데 반해 실

질적으로 좌천성 인사가 이뤄진 이유에 대해 초기에 장관께서 동 인사들에 대해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며 징계를 하라, 인사 조치를 하라 등 지시가 오락가락 했던 것으로 기억하

며, 명백한 근거가 없으므로 징계절차를 밟기가 곤란하다고 보고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최종적으로는 장관이 거명한 일부 인사에 대해 현재 부서에서 다른 곳으로 인사조치하는 

선에서 정리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인사 조치는 장관의 강한 뜻을 반영한 것으로, 당시에는 장관이 직접 지시한 사항

이기 때문에 누구의 개입이 있었다 없었다는 생각하지 못했고, 다만, 사무관급에 대해 이

름까지 거명하며 직접 인사 조치를 지시한 것에 대해서는 장관이 내부 또는 외부의 다른 

관계자로부터 무슨 이야기 내지는 문제제기를 들은 것이 있는 모양이라고만 추정할 뿐이

었다고 진술하였다. 최OO 정책보좌관의 인사개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는 바는 없

고, 최OO 보좌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전반에 대해 장관에게 직접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 관계였기 때문에, 최OO 보좌관이 실제 어떤 활동을 하고 다니는지 알 수 있는 상황

도 아니었다. 다만 최OO 보좌관이 각 실국의 정책 등과 관련된 여러 사항에 대해 깊이 있

는 파악과 분석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때로는 각 실국의 활동과 업무

에 과도한 개입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소문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8) 이에 대해 최OO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함(’19. 1. 31.).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김종덕 장관이 그렇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이후 저는 B 국장 등에게 

해당 내용을 카카오톡으로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B가 최OO에게 해당 내용을 보내어, 최OO이 제가 

장관에게 자신을 배제하라고 이야기했다고 오해를 하여 저에게 전화해서 성질을 내고 난리가 났습니

다. 결국 김OO과 저, 최OO 셋이 만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김OO이 장관에게 직

접 그런 부탁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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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참고인 강OO의 진술조서 (2018. 3. 12)

참고인 강OO 전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 과장은 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

였다. 

이OO 사무관 인사발령 시 최OO의 개입 여부에 대해 “이OO 사무관은 오페라단장 선

정 시 보도자료를 잘못 처리하여 제가 부임 전에 이OO이 징계성으로 인사 조치된 것으

로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징계성 인사로 인한 인사조치의 경우 본부에 복귀하기 어렵다. 

이것은 인사원칙에도 부합하며 보통의 경우 2년 전보제한에 걸려 2년 안에 본부에 복귀

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진술하였다. 

OOO의 경우 진술인이 근무할 시기는 아니었지만 들은 이야기로는 별정직으로 근무 

중 일반직 전환 후 국민소통실로 전보되었고 진술인의 생각에는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

었을 것이라 생각하며, 최OO의 경우 문제가 되는 인물의 경우에만 말을 했지 임의로 개

입할 부분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최OO 보좌관의 직접적 인사개입 여부에 대해 시스템상 최OO의 인사개입은 불가능

하고 당시 인사담당자들이 그것을 따라준다면 금세 들통 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불법적 

인사개입 및 인사지시는 따르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정책보좌관으로서 장관

에게 보고하고 장관을 지키는 수준에서 문제가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만 관여를 했던 것

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8) 참고인 나OO의 진술조서 (2018. 3. 13.)

참고인 나OO 전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 사무관은 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 

하였다. 

‘지옥의 문’이라는 문건에 대해 아마 그런 문건이 있다면 복무파트에서 작성되었을 거

라 생각되고, 정황상 과장의 위치에서 직접 작성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당

시의 기억으로는 서면경고 부분이 복무파트에서 상신되었으나 전보 조치하는 것이 본인

들에게도 좋지 않나라는 판단을 했고, 이OO 사무관의 경우 김OO 과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소속기관으로 인사발령이 있었고 서면경고는 정식기록으로 남아 있기에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경력에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왜인지는 모르겠으나 주무관의 인사이동까지 관여하는 경우가 드문데도 불구하

고 OOO 주무관의 인사에 대해서는 당시 김OO 과장으로부터 지시가 있었고, 당시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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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에서 이미 문화산업과로 보직이 있었는데, 향후 콘텐츠와 관련 없는 부서로 이동시키

라고 해서 콘텐츠와 관련 없는 부서로 전보시킨 바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 후 OOO에 대

한 인사 조치는 게임업계의 민원 때문이라고 알고 있다고 하였다. 

최OO 보좌관의 인사개입에 대해서는 차관주재로 실장들이 결정하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진행되기에 누군가의 임의개입이 힘든 게 사실이고 승진인사의 경우 시스템 상 외

부 개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9) 참고인 OOO의 진술조서 (2018. 3. 16.)

참고인 OOO 전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과 주무관은 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

하였다. 

문화산업정책과로 전보되었다가 한 달도 되지 않아 소통실로 전보된 이유에 대해 

2012년~2013년 경 웹보드게임 관련하여 규제도입 시행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강하게 

추진을 하면서 관련 산업계 관련자들이 국회 등을 방문하여 제가 업체를 압박하고 정기

적으로 돈을 받는다는 소문을 내고 다니며 소문이 와전이 되었다. 최OO 보좌관이 국회 

근무할 때 셧다운 제도와 관련하여 마찰이 있었다. 향후 최OO 보좌관이 문체부장관 정

책보좌관으로 임명 후 게임과 강OO 과장을 만나 OOO이란 사람이 업체로부터 돈을 받

고 강하게 압박했다고 하는데 이 사실을 알고 있냐고 물었고, 강OO 과장은 제도도입 당

시 관련업계와의 일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고 진술하였다. 

여명숙이 게임물관리위원장으로 취임한 첫날 장관과의 티타임을 가지며 OOO이라는 

사람이 관련업계를 압박하고 부적절한 일을 많이 했다고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했으며, 그 

이야기를 들은 장관은 담당국장과 과장을 불러 부적절한 이야기가 나오는 직원은 다른 부

서로 옮겨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전달했고, 그 후 문화산업정책과로 옮기게 되었다고 진

술하였다. 문화산업정책과는 같은 국 소속이니 관련 없는 부서로 옮길 것을 지시해 다시 소

통실로 전보되었다고 한다. 6급 이하 직원 인사에 포함되어 미디어국 소속의 방송광고과

로 가게 되어있었으나 인사발령 당일 오전 인사에서 빠지게 되었다고 들었으며, 미디어국 

역시 같은 콘텐츠실 소속이니 더 멀리 보내라고 해서 홍보협력과로 가게 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진술인은 최OO 보좌관과 한 번도 이야기 해 보지 않았으며, 직접 당사자에게 

확인하지 않고 왜 그런 이야기들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6월 4일 인사의 경우 

홍보협력과의 직원과 진술인 둘만 인사발령이 있었기에 모두 의아해하는 인사발령이었

다고 진술하였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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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참고인 김OO의 전화면담보고 (2018. 4. 30.)

참고인 김OO은 위원회 전문위원과의 전화통화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최OO이 2015. 3. 27.자 작성･보고한 현안참고자료(다빈나오 언급 문건)와 관련해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하 ‘이음센터’)가 출범할 때 문체부(해당부서)에서는 1대 

이사장으로 방OO를 추천했으나, 최OO은 김OO 한빛맹학교 교장을 추천하려 했다. 방

OO는 당시 장애인 단체 8곳의 추천을 받았고 그동안의 장애인 관련 활동을 인정받고 있

었기 때문에 이음센터 이사장으로 1번 방OO, 2번 OOO를 추천하자, 최OO이 방OO를 

내칠 명분을 만들기 위해 방OO를 좌파인사로 몰아간 것이다. 당시 김종덕 장관에게 보

고하러 가면 매번 아침에 한 시간 가량을 최OO이 장관에게 보고하고 있었고, 이음센터 

이사장 관련 보고를 하러 갔을 때도 최OO의 보고 후 장관이 나를 심하게 질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왜 좌파 인사를 추천하느냐는 것이었다. 결국 최OO이 OOO를 1순위로 추

천했으나 검증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어 OOO는 낙마했다. 나 역시 최OO이 다빈나오 

문건을 장관에게 보고한 후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10)

강OO 사무관 역시 최OO이 장관에게 보고를 해 인사 조치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업

무 추진 과정에서의 단순 실수를 장관이 알 수도 없으며 이런 이유로 인사 조치를 한다면 

버틸 사람이 누가 있을지 반문하고 싶다. 장관이 시시콜콜 알 수 없는 것들과 청와대에서 

알 수 없는 내용들조차 최OO이 보고를 한 것이다. 해당 부서에서만 아는 내용을 장관과 청

와대에서 알고 있어 당황했던 기억이 있다. 기관 단체장 선임건의 경우도 해당 부서에서 1, 

2, 3 순위를 정해서 올리면 순위가 바뀌어 있거나 순위 밖의 인물로 결정 나는 경우도 있었

는데, 장관 보고 전에 최OO의 입맛에 맞게 바뀌어 보고된 것이다. 장관의 입을 통해 인사

명령이 내려졌다고 하지만, 최OO이 인사부분에 거의 관여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11) 참고인 방OO의 전화면담보고 (2018. 5. 2.)

참고인 방OO 한국장애예술인협회 회장은 위원회 전문위원과의 전화통화에서 다음과 

9) 이에 대해 최OO은 ‘강OO에게 물어본 적도 없으며 OOO 주무관의 보직 이동은 본인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고 주장함(’18.11.6.)

10) 이에 대해 최○○은 ‘김○○이 당시 심한 허리디스크 증상 등 여러 요인으로 더 이상 당시 보직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고충을 토로한 것을 감안해 장관께서 보직 조정을 검토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고 주장함(’18.11.6.). 반면 김OO은 ‘허리디스크는 인사조치 전에 이미 완치된 상태’였다고 반론 

주장함(’19.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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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진술하였다. 

다빈나오 문건에서 언급된 김OO 대표는 블랙리스트가 터진 후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되었는데, 어떤 이유로 나와 묶어서 좌파로 몰아갔는지 억울할 뿐이다. 이음센터 설립 시 

문체부 윤OO사무관으로부터 공직후보자 인사 검증 관련 문건을 받아 2014년 3월 10일 

이메일로 관련 서류를 송부하고 2014년 3월 24일 응모 하였지만, 결정이 미뤄지더니 

2015년 11월 2일 예상 밖의 인물이 이사장으로 임명되었는데 후일 다빈나오 문건으로 

인한 블랙리스트 등재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 내가 이음센터 이사장으로 추천되던 당

시 최OO은 OOO를 밀었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최OO과 OOO는 국회 의원실에 근무할 

당시부터 안면이 있던 사람이었고 같은 동네에 살아 친분이 두텁다는 소문도 있었다. 이

음센터에는 최OO이 꽂은 직원들이 현재도 근무하고 있고, 최OO이 정책보좌관을 그만 

둔 이후에도 센터를 자주 방문한다고 들었다.11)

11개의 장애인문화예술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사)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대

표 방OO) 사무실이 이음센터에 입주하기로 되어있어서 건물 2층 룸을 사용하기로 하고, 

2015년 8월 28일 이사 날짜를 잡아놓았었는데 입주 전날 입주 불가 통보를 받은 일도 있

었다. 갑작스런 통보로 사무실을 구하지 못해 길바닥에 짐들을 내려놓고 겨우 얻은 곳이 

장애인 편의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장애인들이 사무실에 접근할 수가 없어서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하기도 했다. 

2013년~2015년까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장애인 문화예술향수지원사업에 선정되

었으나 2016년부터는 배제된 바 있다. 25년 전통을 가진 국내 유일의 장애인문학지 <솟

대문학(발행인 방OO)>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실시한 ‘우수문예지 발간지원 사업’

으로 연 1,600만원 지원해 오던 것을 2015년에 지원 중단을 통보하여 2015년 말 폐간

되기도 했다고 진술하였다.

(12) 참고인 OOO의 전화면담보고 (2018. 5. 2.)

참고인 전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주무관은 다빈나오 문건과 관련된 인사 조치에 

대해 위원회 전문위원과의 전화통화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문체부에서 계약직으로 수년간 근무한 후 퇴사하고, 시험을 통해 행정직으로 재입사를 

11) 이에 대해 최OO은 ‘다빈나오 문건 때문에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었다거나 센터에 최OO이 꽂은 직

원들이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함(’1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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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었다. 당시 윤OO 사무관이 시키는 일만 열심히 했고, 자료 만들어 달라면 이것저것 만

들었던 기억밖에 없다. 입사 후 계약에 따라 3년 8개월은 인사이동 없이 근무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유를 모른 채 2015년 6월 14일 경 국립장애인도서관으로 지원근무 

가는 것으로 결정이 났고, 보통 장애인의 경우 최소 1주일 전에 인사 발령이 났어야 하는

데 그 때는 금요일 날 통보를 받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른 곳으로 출근하라고 했었다. 

윗분들이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두려움에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

었다. 이 인사 조치는 최OO이 가라고 해서 가게 된 것이라 생각한다. 별 이유도 없이 장

거리 출장을 여러 번씩 보낸다거나 하는 일들이 잦았고, 최OO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질 정도였다.12)

제4절 조사 결과

1. 진상규명 사실

가. 다빈나오 문건으로 인한 블랙리스트 실행 여부

김OO 진술에 따르면 최OO은 이음센터 센터장으로 최OO이 원하는 사람을 앉히기 

위해 노력해왔음을 알 수 있다. 김OO이 이음센터 센터장 후보 1순위로 방OO를 추천하

자 최OO은 OOO를 앉히려 했고, OOO이 1순위 방OO, 2순위 OOO로 추천을 하자 이

에 반대하여, 방OO와 다빈나오를 묶어서 좌파성향으로 몰아간 것으로 판단된다. 다빈

나오 문건이 작성된 후 최OO이 밀었던 OOO가 1순위로 이음센터장에 추천되었으나 검

증과정에서 낙마하였다. 최OO이 작성한 다빈나오 문건이 보고된 후 연극단체 다빈나오

와 방OO는 각종 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었다.13)

(1) 2017. 1. 19. ∼ 3. 10. 실시된 감사원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다빈나오(김OO 대

12) 이에 대해 최OO은 ‘○○○주무관에 대한 인사조치 및 출장 명령에 대한 부분은 본인이 권한도 없으

며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함(’18.11.6.)

13) 이에 대해 최OO은 ‘다빈나오 문건은 예산지원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와 부당지원을 확인할 목적으

로 작성하였을 뿐 김OO를 1순위로 밀기 위해 작성한 문건은 아니며, 배제할 수 있는 권한도 없음. 

문건과 지원사업 배제는 잘못된 인과관계’라고 주장함(’18.11.6, ’19.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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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는 2015. 6. 17. 마감인 ‘기초공연예술 활성화(대학로예술극장 3관대관)’ 사업

에 <서울 특별한 병구씨>로 지원하였으나 지원 배제되었다. (사)한국장애예술인협

회(방OO회장)은 장애인문화예술 향수지원-장애인 문화예술 조사연구 지원 사업

에 <한국장애인문학 정체성 확립과 경제성 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를 과제로 지원

하였으나 지원배제 되었다.

(2) 2017고합102 김기춘 외 3인 판결 중 ‘다빈나오’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형사부는 2017. 7. 27. 김기춘 외 3인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 판결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2015년 사업 순번 154에서 다빈나오의  

<서울 특별한 병구씨> 배제 등을 ‘유죄’로 보았다.

[별지] 범죄일람표 2, 2015년 사업 순번 154에서 다빈나오 부분, 판결문 226면.

154 2015-06-13 2015-07-08

대학로예술

극장 3관 

대관

서울 특별한 

병구씨
다빈나오

공연예술전통과 

이OO 등/

공연기획부 

이OO 등

유죄

2.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

가. 최OO의 블랙리스트 실행을 위한 문체부 인사개입 여부

(1)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은 청와대의 블랙리스트 실행 지시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였

으며, 이 과정에서 배제지시명단이나 신청후보자들의 정치적 성향 검증 등을 간과

하거나 누락한 행위를 하여 청와대 등으로부터 질책을 받자, 담당 실무 담당자들에 

대하여 서면경고 및 전보인사조치를 한 사실이 있다. 

(2) 관련하여, 정OO 등 문체부 공무원들이 전보인사명령을 받았는데, 이에 대하여 최

OO이 김종덕 장관의 인사권 발동에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끼쳤다는 참고인들의 진

술이 있다.14)

(3) 그러나, 인사권 행사는 인사권자의 재량범위 내에 있으며, 최OO은 정책보좌관으

로 인사결정권자를 보좌하는 역할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참고인들도 김종덕 전 장관이 강력

14) 이에 대해 최OO은 ‘본인이 블랙리스트 실행을 위해 문체부 직원의 징계 및 인사조치에 적극 관여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1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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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인사조치를 지시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김종덕 전 장관의 인사조치 지시가 

부당하였는지 여부는 위원회에서 조사하지 않았다. 또한 최OO과 김종덕 전 장관 

및 고OO 등 국정농단 세력 간 이 사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김종덕 전 

장관의 인사권 행사가 청와대 등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는지 여부는 추후 진상규명

되어야 할 과제다. 

나. 조사의 한계

최OO과의 대질 신문이나 최OO의 입장을 듣지 못한 부분은 조사의 한계이다.15)

15) 이와 관련하여 최OO의 이의제기 및 반론내용을 해당부분에 각주로 병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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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블랙리스트 실행 사건

1. 심의사항

사건번호 2017직특6[국립아시아문화전당 블랙리스트 실행 사건](신청인 이영철･성

완경･임인자, 사건번호 2017특29･2017특30･2017공33 병합)에 대한 진상조사결

과보고서(안)

2. 관련규정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를 위한 조사세칙｣ 제35조, 제36조

3. 진상조사결과보고서(안) 요지

가. 신청 취지

1) 신청인 이영철(사건번호: 2017특29)

신청인 이영철은 2013. 6. 1.부터 3년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창조원 전시예술감

독으로 근무하기로 계약하였으나 2015. 1.10.자로 계약 해지되었다. 신청인은 M 연세

대 교수를 문화창조원 예술감독으로 임용 하려고 했고, 본인이 주도했던 문화창조원 개

관 전시 <나의국가>가 세월호 사건을 다루고, 블랙리스트 등재 작가들이 참여했기 때문

에 동 전시를 중단시키기 위해 신청인을 계약 해지하였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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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인 성완경(사건번호: 2017특30)

신청인 성완경은 2014. 12.부터 2015. 10.까지 아시아문화개발원 문화창조원 개관 

전시 <나의국가>의 책임큐레이터로 계약하였다. M 교수가 문화창조원 예술 감독으로 임

용된 후 <나의국가> 기획과 관련한 문화창조원 내부 회의가 진행되었다. 2015. 5. 26. 

<나의국가> 최종 기획안이 제출된 후 동년 6. 15. 신청인은 <나의국가>의 전시 중단을 통

보받았다. 신청인은 <나의국가>가 세월호 사건을 다루고,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노순택, 

홍성담, 임흥순 등의 작가들이 참여하여 전시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였다. 

3) 신청인 임인자(사건번호: 2017공33)

신청인 임인자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예술극장에서 추진하는 예술인 레지던스 

사업 프로젝트 <도시횡단프로젝트 광주> 예술감독으로 2012. 10.경 5･18광주민주화운

동 관련 ‘광천시민아파트’관련 프로젝트, ‘유랑축제’관련 프로젝트, ‘5･18 증언 맵: 말로

는 다 할 수 없는’등 3개의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2013. 2.초순경 문체부 아시아문화

중심도시추진단 G 과장이 ‘5･18 증언 맵: 말로는 다 할 수 없는’의 계속 진행 여부를 질

의하였으나 신청인은 계속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그 후 동 프로젝트 홍보물에서 5･18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신청인은 이 증언 맵이 5･18을 담았다고 사람들이 이해할 거

라고 판단해서 이 프로젝트 홍보물에서 5･18을 삭제하고 ‘증언 맵: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으로 사업을 진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나. 직권조사 취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착공부터 현재까지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었다. ‘5･18’관련 프

로젝트 홍보물에서 ‘5･18’삭제 지시 의혹, 문체부 차관･청와대 수석비서관･국회의원의 

아시아전당 직원 채용 청탁 의혹 등이 발생했고, 특히 전 김종덕 장관 취임 이후 프로그램 

중단 및 예술감독 해지 의혹, 김종덕 장관 측근 인사 임명 의혹 등이 발생했다. 

 국립아시아전당에 제기된 많은 의혹들의 진상을 규명하여 재발 방지책 및 제도개선안

을 마련하고 문화예술행정의 정상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붙임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블랙리스트 실행 사건] 진상조사결과보고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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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7직특6,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블랙리스트 실행 사건

 조사신청 사건번호 2017특29, 2017특30, 2017공33 병합

[신청인] 이영철(2017특29), 성완경(2017특30), 임인자(2017공33)

제1절 조사 개요

1. 조사 취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은 착공부터 현재까지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었

다. 5･18관련 프로젝트 홍보물에서 ‘5･18’문구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의혹, 문

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차관･청와대 수석비서관･국회의원이 문화전당과 아시아문

화원에 직원 채용을 청탁했다는 의혹 등이 발생했다. 특히 김종덕 문체부 장관 취임 이후 

프로그램 중단 및 예술감독 계약 해지 의혹, 김종덕 장관 측근 인사 임명 의혹 등이 발생

했다.

문화전당과 관련한 각종 의혹들을 조사하여, 원인과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힘으로써 재

발방지책 및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문화예술행정의 정상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조사개시의 근거와 목적

가. 조사개시 근거 

본 사건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기능) 제1호 및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를 위한 조사세칙｣ 제21

조(조사개시결정 등) 제2항 등에 근거하여 문화예술계블랙리스트진상조사및제도개선위

원회 제20차 전원위원회(2017. 12. 22.)에서 직권조사개시결정으로 의결되었다(의안

번호 17-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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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사 목적 

위원회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해 밝혀야 할 규명과제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인들의 신청 내용 확인

신청인 이영철과 신청인 성완경은 문화전당 문화창조원 개관 전시 <나의국가>가 세월

호 사건을 다루고, 블랙리스트 등재 작가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신청인 이영철은 문화창

조원 예술감독에서 계약 해지되고, <나의국가>의 전시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

의 사실 여부와 그 이유를 밝히고자 하였다.

신청인 임인자는 문화전당에서 추진하는 5･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

하였는데 관련 홍보물에서 5･18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였다. 5･18을 삭

제하라고 지시한 사람과 그 이유를 밝히고자 하였다.

2) 문화전당과 관련해 제기된 문제들

문화전당과 관련해 제기된 문제들인 아시아문화원 간부진의 블랙리스트 등재, 문화전

당에 대한 인사 개입과 인사 청탁, 문화창조원 플라스틱 신화들 라이브이벤트 특정인사 

배제, 아시아예술극장 영상물 상영 취소 등의 과정과 그 이유를 밝히고자 하였다. 

제2절 조사 경과

1. 문건 등 자료조사

가. 입수 자료

아래와 같이 사건 관련 자료를 입수하여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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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검토 자료 목록

연번 기록명 작성자 등 입수입 게재일/작성일

1
보도자료 - ‘아시아예술극장 창작 레지던시 

<도시횡단프로젝트 광주>’ 개최
문체부 2013. 2. 13.

2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관련 외부평가회의 결과보고 

및 비용 정산
아시아문화개발원 2015. 1. 20.

3 김종덕 장관과 ‘괄목홍대’, 아시아문화전당까지 장악? 오마이뉴스 2015. 2. 5.

4
문화창조원 예술감독 창･제작센터장에 M 연세대 

디자인예술학부 교수 임명
무등일보 2015. 3. 3.

5 플라스틱 신화들 라이브이벤트 기획서
아시아문화원

문화창조원
2015. 11. 5.

6 [단독]“내 말 한마디면 김종덕 장관이 빨리 해결해줄 것” 뉴스1 2016. 11. 8.

7
대법원 2018도2236 재판기록 중 박민권에 대한 2016. 

12. 18.자 진술조서 일부
박민권 2016. 12. 18.

8
대법원 2018도2236 재판기록 중 김희범에 대한 2016. 

12. 31.자 진술조서 일부
김희범 2016. 12. 31.

9
대법원 2018도2236 재판기록 중 김OO에 대한 2017. 

1. 16.자 진술조서 일부
김OO 2017. 1. 16.

10 서울지검의 오OO 진술조서 일부 오OO 2017. 10. 15.

11
前 정부, 특정 문예인 지원배제 소위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

국정원 적폐청산

T/F
2017. 10. 30.

12 도시횡단프로젝트 광주 결과보고서 아문단 2018. 1. 23.

13 ｢문예 6-5_리스트 ’16.2.1 현재｣ 문체부 2018. 3. 26.

14 ｢문예 6-11_리스트 ’16.9.27 현재｣ 문체부 2018. 3. 26.

15
대법원 2018도2236 재판기록 중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업무수첩
2018. 3. 26.

16
대법원 2018도2236 재판기록 중 김희범 전 문체부 

차관 업무수첩
2018.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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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청인 임의 제출 자료

아래와 같이 신청인의 임의제출 자료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표-2] 신청인 제출 자료 목록 

연번 기록명 제출자 작성자 게재일 / 작성일

1 용역표준계약서 성완경 아시아문화개발원 2014. 12. 29.

2 회의 녹취록 성완경 2015. 1. 20.

3 전시기획위원회 회의 녹취록 이영철 2015.1. 20. 

4 문화창조원 연구원급 이상 회의 대화 녹취록 이영철 2015.1. 20.

5
문화창조원 전시 콘텐츠 협의를 위한 간담회 

결과보고
성완경 2015. 4. 17.

6 <나의국가> 전시기획안 및 예산안 성완경 성완경 2015. 5. 26.

7 <나의국가>(가제)전 관련 전시계획변경(알림) 성완경
아시아문화

개발원장
2015. 6. 15.

8
광주고등법원 2016나15746(신청인 이영철 2심 

재판 판결문)
이영철 2018. 1. 5.

2. 대인 조사 

아래와 같이 신청인과 참고인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표-3] 대인 조사 목록 

연번 대상자 관계 조사 형태 일자

1 이영철 신청인 진술녹음 2017. 12. 11.

2 임인자 신청인 진술조서 2017. 12. 11.

3 강OO 참고인 진술녹음 2018. 1. 5.

4 OOO 참고인 진술녹음 2018. 1. 10.

5 성완경 신청인 진술녹음 2018. 1. 11.

6 김OO 참고인 진술녹음 2018. 1. 25.

7 박OO 참고인 진술녹음 2018. 1. 30.

8 나희덕 참고인 진술녹음 2018. 2. 6.

9 장OO 참고인 진술조서 2018.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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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조사 내용

1. 사건 배경

가. 문화전당 

1) 문화전당 설립 경과

[표-4] 문화전당 설립 경과

시기 내용

2002. 12. 14. 노무현 대통령 후보 ‘광주문화수도 육성’ 선거공약 발표

2004. 9. 9. 건립 예정 부지 발표(구 전남도청 일원)

2006. 9. 27.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

2005. 12. 7. 착공

2014. 10. 완공

2015. 9. 4. 부분 개장

2015. 11.25. 전체 개장

2) 문화전당 개괄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문화전당은 아시아에서 가장 큰 복합문화시설이다. 5･18민주화

운동의 중심지인 옛 전남도청 일대에 위치해 있는데 대부분의 시설물이 지하에 배치되어 

있다. 

문화전당은 아시아의 과거-현재의 문화예술과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신념이 만나 미래

지향적인 새로운 결과물을 생산해내는 국제적인 예술기관이자 문화교류기관이며. 5.18 

민주화운동의 인권과 평화의 의미를 예술적으로 승화한다는 배경에서 출발하였다고 문

화전당 홈페이지에서 소개하고 있다.1)

문화전당은 문화정보원･문화창조원･어린이문화원･아시아예술극장･민주평화교류원

의 5개 원으로 구성돼 있다. 문화정보원은 아시아 문화연구를 기반으로 출판과 포럼, 저

널 등 다양한 지식을 생산한다. 문화창조원은 인문, 예술, 첨단과학이 결합된 융･복합 콘

텐츠를 기획하고 개발하는 랩(LAB) 기반의 콘텐츠 창･제작 공간과 전시 콘텐츠의 상상

력을 실현시킬 수 있는 6개의 복합관과 3개의 스튜디오에서 갖추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 

1) 문화전당 홈페이지(https://www.acc.go.kr/ac_c/intro/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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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품들을 제작･전시하고 있다. 어린이문화원은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어린이 문화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통하며 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아시아예술극

장은 다양한 방식으로 제작된 공연예술 작품들이 열리는 곳이다. 민주평화교류원은 아시

아 문화교류･협력 네트워크의 허브를 지향하는데 민주･인권･평화의 광주정신을 아시아

에 전파하기 위한 민주인권평화기념관이 있다.

[그림-1] 문화전당 배치도

3) 문화전당 운영

특별법에는 대통령 소속하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조성위원회)를 두

고 문체부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하 아문단)을 편성하고, 아시아문화개발원(이

하 개발원)이 설립하도록 하고 있다. 문화전당은 아문단과 개발원이 운영하였는데, 아문

단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에 대한 전반전인 사항들을 관리하고 아문단 조직 중 전당

기획과가 주로 문화전당과 관련한 사업들을 관리하였다. 개발원은 문화전당의 콘텐츠･프

로그램 등에 대한 연구 개발을 비롯해 아시아 문화의 다양성 개발을 통한 문화 콘텐츠 제

작 및 문화 콘텐츠 유통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데 문화전당 개관 준비 업무에 주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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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3.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어 2015. 7.경 문체부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하 아시아전당) 조직이 설립되고 특별법에 따라 개발원이 해체되고 준정부기관인 아

시아문화원이 2015. 10. 설립되었다. 특별법의 일부 개정안의 내용은 ‘국가는 아시아문

화원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매년 인건비, 경상적 경비, 사업비 등 문화전당의 안정

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고 명시해 정부 재정지원을 의무화했다. 또 문화전당 

운영 주체와 지원범위에 대해 문화전당은 5년간 문체부 소속으로 두되, 성과 평가를 한 

후 위탁 경영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으며 위탁 경영은 아시아문화원이 맡기로 하였다. 문

화전당의 운영은 문체부 조직인 아시아전당과 문화전당을 위탁 경영하는 준정부기관인 

아시아문화원 2개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문화전당은 특별법 개정(2015. 3.) 이후 아문단 → 아시아전당으로, 개

발원 → 아시아문화원으로 변경되어 운영되고 있다.

2. 신청인 주장과 확인 사항

가. 신청인 이영철

1) 신청인 이영철의 주장

신청인 이영철은 2013. 6. 1.부터 3년간 문화전당 문화창조원 예술감독으로 근무하기

로 계약하였으나 2015. 1. 10.자로 계약 해지되었다. 신청인은 문화창조원 개관 전시 

<나의국가>를 처음 기획하였고 신청인 성완경을 <나의국가>의 책임큐레이터로 선임토

록 하였다. 신청인은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이 후배인 M 연세대 교수를 문화창조원 예술

감독으로 임용 하려고 했고, <나의국가>가 세월호 사건을 다루고, 블랙리스트 등재 작가

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전시를 중단시키고 위해 개발원에서 신청인을 계약 해지했으며, 

계약 해지를 위해 김종덕 전 장관의 지시로 감사 청구와 내부 회의가 진행되었다고 주장

하였다. 

신청인은 본인이 문화창조원 예술감독에서 계약 해지 전, M 연세대 교수의 문화창조

원 예술감독 사전 내락 의혹을 제기하였는데, M 교수의 예술감독 임용을 위해 개발원 이

사회를 통해 개발원 정관을 일부 수정했다고 주장하였다.2)

2) 신청인 이영철 진술녹음(2017.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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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인 사항

가) 신청인이 문화창조원 예술 감독에서 계약 해지된 이유

∙ 개발원이 신청인 이영철을 계약해지한 사유는 주요업무 추진일정 지체, 문화창조

원 개관일정 차질 판정, 결과보고서 기한 내 제출의무 불이행 등이다. 신청인 이영

철은 개발원을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하였는데 2심 재판부는 신청인의 계약

해지 사유는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다며 이영철의 계약해지통보는 무효라고 선

고하였다.3) 

∙ 신청인 성완경이 제출한 <나의국가>의 전시 기획안에는 세월호 관련 전시가 포함되

어 있고, 노순택, 홍성담, 임흥순 등의 작가들이 <나의국가>에 참여하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4) <나의국가>는 2015. 6. 15. 전시 취소가 결정되었다.5)

∙ 2015. 문화창조원 팀장이었던 참고인 강OO은 <나의국가>는 좌파적인 내용을 담

고 있어서 처음 계획 수립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고, 신청인의 문화창조원 예술감독 

계약 해지의 한 이유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6)

나) 감사 청구･내부 회의 진행

∙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의 업무 수첩에는 개인비리조사(감사실)이라고 적시되어 있

다. 또 신청인을 언급한 메모가 적시되어 있다.

[그림-2] 김종덕 전 장관의 업무수첩

3) 광주고등법원 2016나15746

4) <나의국가> 전시 기획안(2015. 5. 26.)

5) 아시아문화개발원장 공문_나의 국가(가제)전 관련 전시계획 변경 알림(2015. 6. 15.)

6) 참고인 강OO 진술녹음(2018.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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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덕 전 장관의 특별지시로 개발원 외부평가위원회(이하 외부평가위)가 구성되어 

개발원의 평가를 진행하였다.7) 김종덕 전 장관은 외부평가위 위원들을 매우 구체적

으로 지명(은OO, M, 심OO, 송OO, 김OO, 윤OO+2~3인 추가)하면서 ‘평가 후 추

진’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실제 외부평가위 위원으로 은OO, M, 심OO, 송OO, 김

OO, 윤OO이 참여하였다.8)

[그림-3] 김종덕 전 장관 수첩

다) M 연세대 교수 문화창조원 예술감독 사전 내락 

∙ M 연세대 교수는 김종덕 전 장관과 친밀한 관계를 암시하는 발언을 문화창조원 팀

장급 이상 직원들과의 회의(2015. 1. 20.)에서 하였는데 M 교수는 창제작센터 내정

자 신분으로 이 회의에 참여하였다.9) 2015. 3. M 연세대 교수는 문화창조원 예술감

독 겸 창제작센터장에 임명되었다.10) 

7) 2015. 1. 20. 전시기획위원회 녹취록. 아시아문화개발원 기획운영팀-172(2015. 1. 20.) 국립아시

아문화전당 개관 관련 외부평가회의 결과보고 및 비용 정산

8) 아시아문화개발원 기획운영팀-172(2015. 1. 20.)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관련 외부평가회의 결

과보고 및 비용 정산

9) [단독] “내 말 한마디면 김종덕 장관이 빨리 해결해줄 것”, 뉴스1, 2016. 11 .8.

10) 문화창조원 예술감독겸 창･제작센터장에 M 연세대 디자인예술학부 교수 임명, 무등일보, 2015. 

3. 3. M 교수는 1994.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시각디자인학 석사 과정을 졸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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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신청인 성완경이 제출한 2015. 1. 20. 회의록 

∙ 개발원장 최OO은 2015. 1. 20. 전시기획위원회 회의에서 M 연세대 교수가 창제작

센터장에 내정되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11)

∙ 2015. 1. 8. ~ 1. 11.경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김종덕 전 장관의 업무수첩에는 ‘창

제작센터 : M’로 적시되어 있다. 그리고 이후에도 김종덕 전 장관의 업무수첩에는 

문화전당의 인사와 관련한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 

[그림-5] 김종덕 전 장관 업무수첩

라) M 교수 임명 위해 개발원 정관 일부 수정

∙ 2015. 2. 5. 오마이뉴스는 개발원이 2015. 1. 이영철 개발원 문화창조원 예술감독

을 해임하고, 같은 해 1. 30. 문화창조원 내 창제작센터장을 예술감독에 준하도록 

정관을 바꾼 뒤 그 자리에 홍익대 출신의 M 연세대 디자인예술학부 교수를 앉히려 

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12)

11) 2015. 1. 20. 전시기획위원회 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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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신청인 이영철은 M 연세대 교수를 문화창조원 예술감독으로 임용 하려고 했고, <나의

국가>가 세월호 사건을 다루고, 블랙리스트 등재 작가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전시를 중단

시키기 위해 신청인을 개발원 문화창조원 예술감독에서 계약 해지했으며, 계약 해지를 

위해 감사 청구와 내부 회의가 진행되었고, 신청인이 문화창조원 예술감독에서 계약해지 

전 M 연세대 교수를 문화창조원 예술감독에 사전 내락했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조사한 결과, <나의국가>의 전시기획안에 세월호 전시와 블랙리스트 등재 작가

인 노순택, 홍성담, 임흥순 등이 포함된 것이 확인되었다. 또 참고인 강OO은 <나의국가>

는 좌파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서 계획 수립 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고 신청인 이영철의 예

술감독 계약 해지의 한 이유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하지만 당시 개발원 원장이던 최

OO을 비롯해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M 연세대 교수 등 참고인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

아 신청인 이영철의 주장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나. 신청인 성완경

1) 신청인 성완경의 주장

신청인 성완경은 2014. 12.부터 2015. 10.까지 문화전당 문화창조원 개관 전시 <나

의국가>의 책임큐레이터로 계약하였다. 2015. 1. 이영철 문화창조원 예술 감독이 계약 

해지되고 2015. 3. M 교수가 문화창조원 예술 감독으로 임용된 후 <나의국가> 기획과 

관련한 문화창조원 내부 회의가 진행되었다. 같은 해 5. 26. <나의국가>의 최종 기획안이 

개발원에 제출되었고 같은 해 6. 15. 신청인은 <나의국가>의 전시 중단 공문을 받았다. 

신청인은 <나의국가>가 세월호 사건을 다루고,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노순택, 홍성담, 임

흥순 등의 작가들이 참여하여 전시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신청인은 <나의국가> 기획안 변경에 대한 직접적인 요구는 없었지만, 주제에 대한 상

반된 견해(전시 주제는 국가, 자본)를 제시했고 예산 축소 요구와 전시 준비를 방해하려

는 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개발원과 <나의국가>의 책임큐레이터로 계약하면서 개

발원은 신청인 성완경에게 3천만원을 3회에 걸쳐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1회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13)

12) ｢김종덕 장관과 ‘괄목홍대’, 아시아문화전당까지 장악?｣, 오마이뉴스, 2015.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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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인 사항 

가) <나의국가>의 전시 취소 이유

∙ 개발원은 <나의국가>의 전시 취소 이유에 대해, 문화창조원 개관 총괄 콘텐츠가 예

산 및 시설 등의 이유로 문화창조원 전체 개관 계획이 변경되었는데 <나의국가>는 

전시내용, 전시 면적, 예산안 및 계약 방식에 대한 개발원의 요청이 반영되지 않아 

<나의국가>를 전시 콘텐츠로 수용하기 적절치 않고, 변경된 새로운 개관 콘텐츠와 

맥락화의 어려움이 많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14)

이를 정리하면 개발원은 예산 및 시설 등의 이유로 문화창조원의 개관 총괄 콘텐츠

를 변경하였는데, 변경된 개관 총괄 콘텐츠에 맞게 <나의국가>의 전시내용과 전시 

면적 등의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응하지 않아 <나의국가>를 전시하는 것이 적절

치 않다는 것이다. 

13) 신청인 성완경 진술녹음(2018. 1. 11.)

14) <나의 국가>(가제)전 관련 전시계획변경(알림)(2015. 6. 15.)



542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그림-6] <나의국가>(가제)전 관련 전시계획변경(알림)

∙ <나의국가>의 최종 기획안에는 제1장 <지금 여기>에서 박민규(소설가)의 세월호 관

련 오디오, 뉴스타파(언론)의 세월호 관련 영상, 4･16기억저장소(사회단체)의 세월

호 관련 사진 전시를 기획하였고 노순택, 임흥순, 홍성담 등의 작가들이 <나의국가>

에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15)

15) <나의국가> 전시 기획안(2015.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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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 <나의국가> 전시 기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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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8] <나의국가> 전시 기획안 

[그림-9] 문체부 제출자료 ｢문예 6-5_리스트 ’16.2.1 현재｣ 중 ‘� 기존관리 리스트-14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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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0] 문체부 제출자료 ｢문예 6-5_리스트 ’16.2.1 현재｣ 중 ‘� 시각예술분야(2015 공모사업)’

[그림-11] 前 정부, 특정 문예인 지원배제 소위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

붙임 16. 문예계 주요 左성향 인물 현황(249명) 

∙ M 교수가 2015. 1. 20. 문화창조원 팀장급 이상 직원들과 문화창조원 서울사무소

에서 회의를 진행하였는데, 이 회의에서 <나의국가>에 참가한 작가들을 정치하는 

사람들이 싫어한다며 <나의국가>의 취소를 신청인 성완경에 알려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16)

∙ 2015년 아문단 전당기획과에서 근무한 참고인 박OO은 <나의국가> 기획안에 세월

호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참여하는 작가들이 문제여서 <나의국가>의 전시가 취소되

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17)

∙ 2015년 아시아예술극장 예술감독이었던 참고인 김OO도 <나의국가>의 참여 작가

가 문제가 되었고, 세월호를 다루어서 <나의국가> 전시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진

술을 하였다.18) 

16) 20150120 M 회의 녹취(신청인 성완경 제출)

17) 참고인 박OO 진술녹음(2018. 1. 30.)

18) 참고인 김OO 진술녹음(2018.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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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청인 성완경의 <나의국가> 계약금 미지급 

∙ 2014. 12. 29. 작성된 신청인 성완경과 개발원 원장 최OO과의 용역표준계약서를 

보면 개발원은 신청인 성완경에게 책임큐레이터 사례비로 3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사례비의 30%인 9백만원을 계약서 서명 시점에, 사례비 35%인 1천5십만

원을 2015. 1. 30.에, 사례비 35%인 1천5십만원을 2015. 10. 31.에 지급하기로 계

약하였다.19)

∙ 2015. 4. 17. ‘문화창조원 전시 콘텐트 협의를 위한 간담회 결과 보고(2015. 4. 

17.)’를 살펴보면 ‘현재 책임큐레이터 계약(2014. 12. 29.) 이후 계약금 집행이 계

약서에 명기된 일정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으로 적시되어 있다.20)

3) 소결

신청인 성완경은 개발원 문화창조원 개관 전시 <나의국가>가 세월호 사건을 다루고,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노순택, 홍성담, 임흥순 등의 작가들이 참여하여 전시가 중단되었

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한 조사 결과, 세월호 관련 전시와 노순택, 임흥순, 홍성담 등의 작가들이 참여

가 <나의국가> 전시기획안에 적시된 것을 확인되었다. 또 위 3명이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나의국가>의 전시 취소를 통보한 개발원 최종만 원장과 개발

원 간부진들, 아문단 소속 문체부 공무원들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신청인 성완경의 

주장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참고인 박OO･김OO는 <나의국가>에 참여하는 작가들 때문에 <나의국가>의 

전시가 취소되었다고 진술하였고 M 연세대 교수가 문화창조원 예술감독으로 임명되기 

전인 2015. 1. 20. <나의국가>에 참가하는 작가들을 정치하는 사람들이 싫어한다며 <나

의국가>의 취소를 신청인 성완경에게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회의 녹취록을 볼 

때, <나의국가>에 참여한 블랙리스트 등재 작가와 세월호 등을 다룬 전시내용이 <나의국

가>의 전시 취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신청인 성완경의 <나의국가> 책임큐레이터 사례비 3천만원 중 2015. 1. 30.까지 지

급하기로 한 1천9백5십만원을 개발원이 2015. 4. 17.까지 지급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19) 용역표준계약서(2014. 12. 29.)

20) ‘문화창조원 전시 콘텐츠 협의를 위한 간담회 결과보고(2015.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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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청인 임인자

1) 신청인 임인자의 주장

신청인 임인자는 문화전당 아시아예술극장에서 추진하는 예술인 레지던스 사업 프로

젝트 <도시횡단프로젝트 광주> 예술감독으로 2012. 10.경 5･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 

‘광천시민아파트’관련 프로젝트, ‘유랑축제’관련 프로젝트, ‘5･18 증언 맵: 말로는 다 할 

수 없는’(이하 5･18 증언맵)등의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2013. 2.초순경 아문단 G 과

장으로부터 5･18 증언맵을 계속해야 하냐는 질의를 받았는데 신청인 임인자는 5･18증

언맵을 계속하겠다고 답변하였다. 그 후 5･18증언맵 홍보물에서 5･18을 삭제하라는 지

시를 받았는데 신청인은 이 증언 맵이 5･18을 담았다고 사람들이 이해할 거라고 판단해

서 홍보물에 5･18을 삭제하고 사업을 진행하였다.21)

2) 확인 사항

가) 5･18 증언맵의 홍보물에서 5･18삭제 지시

∙ 2013. 5･18 증언맵의 아티스트 겸 연구자로 참여한 참고인 장OO(필명 장OO)는 

5･18 증언맵의 홍보물에서 5･18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사람은 아문단 G 전당기획

과장이라고 진술하였다. 또 5･18 증언맵의 홍보물에서 5･18을 삭제된 이유는 문체

부의 검열 때문이며, 아문단에서 제작한 5･18 증언맵 SNS 홍보문에서는 5･18이 

삭제되지 않았지만 문체부에서 작성한 <도시횡단프로젝트 광주>의 보도자료에는 

5･18 증언맵에서 5･18을 삭제했다고 진술하였다.22)

21) 신청인 임인자 진술조서(2017. 12. 11.)

22) 참고인 장OO 진술조서(2018.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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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2] 참고인 장OO이 제출한 5･18 증언맵 SNS 홍보문 

[그림-13] <도시횡단프로젝트 광주> 팜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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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4] <도시횡단프로젝트 광주> 결과보고서

∙ 문체부 공문 ‘아시아예술극장 창작레지던시 <도시횡단프로젝트 광주> 관련 협조요

청’(2013. 1. 21.)에는 ‘5･18 매핑:감정의 순환도시(전시)’라고 적시되어 있다.23) 

‘5･18 매핑:감정의 순환도시(전시)’는 5･18증언맵이 진행되기 전 명칭이다. 

∙ 문체부의 <도시횡단프로젝트 광주>의 보도 자료(2015. 2. 13.)에는 ‘증언맵:말로는 

다 할 수 없는(장OO 연구원)으로 적시되어 있다.24)

3) 소결

신청인 임인자, 참고인 장OO의 진술과 5･18증언맵의 SNS 홍보문, 2013. 1. 21.자 

문체부 공문 ‘아시아예술극장 창작레지던시 <도시횡단프로젝트 광주> 관련 협조요청’을 

살펴보면 5･18을 명시하여 5･18증언맵을 기획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5･18증언맵 팜플렛과 5･18증언맵 보도자료에 5･18을 삭제하여 적시한 것으

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5･18증언맵 홍보물에서 5･18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아문단 

23) ‘아시아예술극장 창작레지던시 <도시횡단프로젝트 광주> 관련 협조요청’(2013. 1. 21.)

24) 문체부 보도자료 ‘아시아예술극장 창작 레지던시 <도시횡단프로젝트 광주> 개최(2013.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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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전당기획과장과 아문단 소속 관련자 등을 조사하지 못하여, G 과장이 5･18을 삭제하

라고 한 지시 여부와 삭제를 지시한 이유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3. 문화전당과 관련해 제기된 문제들

가. 아시아문화원 간부진의 블랙리스트 등재

1) 문체부 전 예술정책과 오OO 서기관의 서울지검 진술

∙ 문체부 전 예술정책과 오OO 서기관이 서울지검에서 아시아문화원 간부진의 블랙

리스트 등재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한 것이 확인되었다. 아시아문화원

은 문화전당 내에 위치한 준정부기관으로 2015. 10.경 설립 되었는데 그 기관의 주

요 간부진들을 임명하기 위해 2016. 1. 19.경 간부진 후보자들 명단을 국정원에 보

내주었다. 이후 국정원에서 참고하라고 하면서 유선으로 김OO, 박OO, 성OO, 조

OO의 검토 내용을 불러주었다. 이중 OOO은 민주통합당과 임수경의 방북을 지지

하고 노무현 추모공연을 기획하였으며 남편이 친노 성향이고 한겨레신문에 기고 하

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고 국정원에서 유선으로 불러 주었다고 한다. 이중 박OO, 성

OO은 간부진에서 배제되었고 김OO, 조OO은 간부진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박

OO, 성OO이 간부진에세 배제된 이유는 국정원에서 배제 대상자로 회신이 되었기 

때문이며, 김OO, 조OO이 간부진으로 선정된 이유는 알지 못하며 위 4명을 오OO

에게 의뢰한 당시 F 문화전당 전당장 직무대리에게 국정원 배제대상자를 알려주었

다고 한다.25)

[그림-15] 오OO이 서울지검에 제출한 문서 

25) 서울지검의 오OO 진술조서(2017.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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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시아문화원 공연사업본부장 OOO의 진술

∙ 현재 아시아문화원 공연사업본부장인 OOO은 2015. 12.에 아시아문화원 공연사

업본부장에 지원을 했고, 같은 해 12월 말에 공연사업본부장으로 결정되었다는 통

보를 받고 선임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선임이 미루어져 이유를 알아보니 국정

원과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이 OOO의 아시아문화원 공연사업본부장 선임을 반대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후 아시아문화원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아시아문화원의 

내부 분위기가 있어서, 문화전당에서 문체부와 협의를 하여 어렵게 2016. 3.에 아

시아문화원 공연사업본부장에 선임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OOO은 

임수경과 지인 관계이지만 임수경의 방북을 지지한 일이 없으며 민주통합당은 물론 

정당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6)

3) 소결

문체부 전 예술정책과 오OO의 진술과 관련 자료, 참고인 OOO의 진술을 살펴보면, 

아시아문화원 간부진 선임 과정에서 아시아전당(문체부 조직)측은 오OO을 통해 국정원

의 인사 검증을 요청하였고, 국정원의 배제대상자를 통보받은 아시아전당측은 국정원 배

제대상자 중 일부는 아시아문화원 간부로 선임하였고, 일부는 선임 하지 않은 것으로 추

정된다. 

당시 F 문화전당 전당장 대리와 아시아전당 소속 공무원들, 아시아문화원의 관련자들

을 조사하지 못해 아시아문화원 간부진 선임과정에서 국정원 배제대상이 어떻게 활용되

었는지 확인하지 못하였다.

나. 문화전당에 대한 인사 개입과 인사 청탁

1) 대법원 2018도2236 재판기록

∙ 김OO 전 아문단장이 대법원 2018도2236 재판기록에서, 조성위원회 위원 선임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한 것이 확인되었다. 조성위원회 위원 교체 시기에 

청와대 정무수석 조윤선이 김OO 아문단장에게 조성위원회 위원에 포함될 사람 7

26) 참고인 OOO 진술녹음(2018.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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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을 전달하였고, 이에 김OO 아문단장은 김종덕 전 장관에게 보고하고 조윤선 정

무수석이 전달한 7명을 조성위원회 위원에 선임토록 하였다. 또 김OO 아문단장은 

문체부 고위급 인사에게 들었는데 조성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때 호남지역의 보수 인

사들을 선임토록 요청하였고 민주화 운동 세력이 위원으로 선임되지 않토록 해 달

라고 조윤선 정무수석이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 한 것을 확인하였다.

또 김OO 아문단장은 김종 문체부 차관, 모철민 청와대 교문수석, 이OO 국회의원

으로부터 특정 인사를 문화전당이나 개발원에 취업 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취

지로 진술 한 것을 확인하였다.27)

∙ 2014. 12. 8. 조성위원회 위원 선임과 관련해 조윤선 청와대 전 정무수석은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에게 시민사회 보수인사 리스트를 활용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그림-16] 김종덕 전 장관 업무수첩

∙ 박민권 문체부 차관이 대법원 2018도2236 재판기록에서, 2015. 7~8.경 정관주 청

와대 비서관이 김소영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아시아문화원에 특정 인사 13명을 채

용해 줄 것을 부탁하였는데, 당시 아시아문화원 직원 채용을 대행하는 한국생산성

본부에서 이들 13명을 전원 탈락시켜 청와대에서 난리가 났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을 확인하였다.28)

∙ 김희범 문체부 차관이 대법원 2018도2236 재판기록에서, 2014. 9. 11. 청와대 김

동극 비서관이 개발원 원장 후보로 최OO은 그대로 두고 나머지 개발원 원장 후보와 

영진위 등 문체부 산하 기관장 후보들은 이념적 성향에 따라 재검토 해 달라는 요구

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을 확인하였다.29)

27) 대법원 2018도2236 재판기록 중 김OO에 대한 2017. 1. 16.자 진술조서. 김OO은 2014. 3. ~ 

2015.7.까지 아문단 단장을 지냈다.

28) 대법원 2018도2236 재판기록 중 박민권에 대한 2016. 12. 18.자 진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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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7] 김희범 전 차관의 업무수첩

2) 소결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조성위원회 위원 선임과 관련해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은 김

OO 아문단 단장에게 특정 인사를 조성위원회 위원에 선임토록 하였고, 김종덕 문체부 

장관에게 시민사회 보수인사 리스트를 활용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또 청와대 김동극 

비서관은 김희범 문체부 차관에게 개발원 원장 후보인 최OO을 제외한 나머지 개발원 원

장 후보들과 영진위 등 문체부 산하 기관장 후보들을 이념적 성향에 따라 재검토를 요구

하였다. 

박민권 문체부 차관과 김OO 아문단 단장은 특정 인사를 문화전당과 개발원에 취업 시

켜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조성위원회 위원 선임, 문화전당 혹은 개발원의 인사 청탁, 개발원 원장 선임과 관련해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관련 참고인들을 조사하지 못하여 이를 확

인하지 못하였다.

다. 문화창조원 플라스틱 신화들 라이브이벤트의 특정 인사 배제

1) 플라스틱 신화들 라이브이벤트 개요

∙ 플라스틱 신화들 라이브이벤트(이하 라이브이벤트)는 문화전당 문화창조원 2관에서 

2015. 12. 4.부터 2016. 1. 31.까지 기획된 행사이다. 라이브이벤트는 강연, 퍼포먼

스, 콘서트 등의 형식으로 진행되었는데 라이브이벤트의 주제는 나라, 밥, 사랑, 꿈이

29) 대법원 2018도2236 재판기록 중 김희범에 대한 2016. 12. 31.자 진술조서



554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다. 나라를 주제로 2015. 12. 4. ~ 5. 강영민의 눈꽃산행 퍼포먼스, 밥을 주제로 같은

해 12 .12. ~ 13. 심보선 시인의 시낭송, 사랑을 주제로 2016. 1. 16. ~ 17. 임의진･

나희덕 시인의 시낭송, 꿈을 주제로 2016. 1. 23. ~ 24. 최고은의 콘서트 등이 기획되

었다.30) 2015. 12. 13. 밥을 주제로 한 심보선 시인의 시낭송이 진행되었고 2016. 1. 

17. 사랑을 주제로 임의진･나희덕 시인의 시낭송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임의진･나

희덕 시인의 시낭송이 취소되었다. 이 시낭송이 취소된 후 라이브이벤트 홈페이지에

는 ‘주최 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라이브이벤트 가운데 ‘사랑’과 ‘꿈’ 일정은 취소되었습

니다. 너른 양해 바랍니다.’라고 공지하였다.31)

2) 참고인 진술

∙ 현재 조선대학교 교수이자 시인인 나희덕은 2015. 11.경 아시아문화원에서 라이브

이벤트에 참여해 달라는 제안을 받았고, 이를 승낙하였다. 라이브이벤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본인보다 먼저 진행된 심보선 시인의 시낭송에 갔었는

데, 관객이 너무 적어서 의아하게 생각되어 담당 큐레이터에게 라이브이벤트 홍보

에 대해 물어보니 개별 부서에서 홍보를 못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본인의 시낭송이 

진행되기 일주일전 쯤 시낭송을 취소한다는 담당 큐레이터의 메일이 왔고, 일방적 

취소에 항의하는 메일을 그 큐레이터에게 보냈는데 전화 통화인지 문자 메시지인지 

기억이 나진 않지만 죄송하다는 내용의 답변을 받았다. 본인의 시낭송이 갑자기 취

소된 이유에 대해, 그 당시에는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몰랐기 때문에 블랙리스트와 

연관 지어 생각하지 못했지만, 본인이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사실을 인지한 후에는 

본인이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것과 시낭송 취소가 연관이 있는 것 같다는 취지의 진

술을 하였다.32) 또 문화전당에서 2016 ACC 인문강좌 강연을 6월에 해 달라는 요청

을 받아 승낙하였는데 이후 일정이 연기 되었으며 연기된 이유는 소방 공사 때문이

라는 연락을 받았다. 그 후 KBS 기자가 강연이 연기된 이유는 소방 공사 때문이 아

니고 F 문화전당 전당장 직무대리가 ACC 인문강좌의 강연자 중 일부가 부적합하다

며 일부 강연자를 제외하라고 지시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본인에게 알려 주었다. 

30) 플라스틱 신화들 라이브이벤트 기획서(2015. 11. 5.), 플라스틱 신화들 라이브이벤트 홈페이지

(http://plasticmyths.com/live-events)

31) 플라스틱 신화들 홈페이지(http://plasticmyths.com/live-events)

32) 참고인 나희덕 진술녹음(2018.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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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F 전당장 직무대리를 만나 정치적 이유로 본인의 강연을 연기한 것이냐구 묻자 

F 전당장 직무대리는 오해라면서 일정을 조정해서 연락을 할 거라고 얘기했고, 그해 

10월에 강연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33) 

[그림-18] 문예6-5_리스트-’16.2.1현재

[그림-19] 문예6-11_리스트-’16.9.27현재

∙ 당시 라이브이벤트 담당 큐레이터인 문OO는 사랑, 꿈의 라이브 이벤트가 취소되

었던 것은 전당 측에 행정 상의 이유였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문화전당 측에 홍보 

인력이 충분치 않아 나라, 밥의 관객참여가 저조했는데 문화전당 측에서는 이 부분

을 문제로 사랑, 꿈의 이벤트를 취소했다고 답변하였다. 또 나OO, 임OO이 블랙리

스트 대상이었기 때문에 취소되었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는데, 플라스틱 신화들에 

임옥상, 강영민 작가가 참여했는데 이 2명 때문에 제재를 받은 기억이 없다고 답변

하였다.34) 

∙ 임옥상, 강영민 작가는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사람들로, 이 2명은 플라스틱 신화들

에 참여하였다.35) 

33) 참고인 나희덕 진술녹음(2018. 2. 6.)

34) 참고인 문OO 이메일 조사보고(2018. 3. 9.)

35) 플라스틱 신화들의 홈페이지(http://plasticmyths.com/live-events)에서 임옥상, 강영민 작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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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0] 문예계 주요 좌성향 인물 현황(249명)

[그림-21] 라이브이벤트 주제별 행사 내용

플라스틱 신화들에 참여한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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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참고인 나희덕의 진술과 라이브이벤트의 기획서, 라이브이벤트 홈페이지 내용을 살펴

보면, 참고인 나희덕의 시낭송이 계획 되었다가 취소된 것이 확인되었다. 

참고인 나희덕은 본인이 블랙리스트 등재와 시낭송 취소가 연관이 있는 것 같다고 주

장하였지만 참고인 문OO 외에 라이브이벤트 관련 참고인들과 당시 문화창조원 소속 직

원들을 조사하지 못해 참고인 나희덕의 시낭송이 취소된 이유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라. 아시아예술극장 영상물 상영 취소 요청

1) 참고인 김OO 진술

∙ 2015. 문화전당 아시아예술극장 예술감독이었던 김OO는 임민욱 작가의 ‘네비게

이션 ID-X가 A에게’를 2015. 7. 4. 문화전당 아시아예술극장에서 상영하기로 하였

다. ‘네비게이션 ID-X가 A에게’는 광주의 오월 어머니들이 함평, 진주, 경산의 한국

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현장과 유해 발굴지를 방문하는 여정을 담은 영상물이다. 

2015. 6.말경 이OO 아문단 전당기획과장이 위에서 불편하니까 위 영상물을 상영

을 취소해 달라는 얘기를 3~4번 하였다. 이에 김OO 예술감독은 임민욱 작가에게 

위 영상물의 상영을 취소해 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임민욱 작가는 이를 거부하였고 

이 영상물은 2015. 7. 4. 상영되었다. 김OO 예술감독은 이OO 전당기획과장이 이 

영상물의 상영 취소를 요청한 이유에 대해 이 영상물의 주제도 문제가 되었지만 임

민욱 작가도 문제가 되었다고 진술하였다.36) 임민욱 작가는 문체부가 제출한 ‘문예

6-11_리스트-’16.9.27현재’에 등재되어 있다.

[그림-22] 문예6-11_리스트-’16.9.27현재 

36) 참고인 김OO 진술녹음(2018.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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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결

김OO 전 아시아예술극장 예술감독은 이OO 과장이 위에서 불편해 한다며 ‘네비게이

션 ID-X가 A에게’의 상영 취소를 요청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이OO 아문단 전당기획과

장과 임민욱 작가, 아문단 소속 공무원 등을 조사하지 못해 이OO 과장이 ‘네비게이션 

ID-X가 A에게’의 상영 취소를 요구한 사실과 취소를 요청한 이유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제4절 조사 결과

1.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

가. 신청인의 신청 내용

1) 신청인 이영철･성완경

신청인 이영철은 M 연세대 교수를 문화창조원 예술감독으로 임용하고 문화창조원 개

관 전시 <나의국가>가 세월호 사건을 다루고, 블랙리스트 등재 작가들이 참여했기 때문

에 <나의국가>의 전시를 중단시키기 위해 본인을 문화창조원 예술감독에서 계약 해지했

으며, 계약 해지를 위해 감사 청구와 내부 회의가 진행되었고, M 연세대 교수를 문화창조

원 예술감독에 사전 내락했다고 주장하였다.

신청인 성완경은 개발원 문화창조원 개관 전시 <나의국가>가 세월호 사건을 다루고,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노순택, 홍성담, 임흥순 등의 작가들이 참여하여 전시가 중단되었

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조사한 결과, <나의국가>의 전시 기획안에 세월호 관련 전시와 블랙리스트 등재 

작가들이 포함된 것이 확인되었다. 참고인 강OO은 <나의국가>가 신청인 이영철의 예술

감독 계약 해지의 한 이유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참고인 박OO･김OO는 <나의국가>

에 참여하는 작가들 때문에 <나의국가>의 전시가 취소되었다고 진술하였고, M 연세대 

교수는 <나의국가>에 참가하는 작가들을 정치하는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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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사실로 볼 때 세월호 관련 전시와 블랙리스트 등재 작가가 포함되어 <나의국

가>가 전시 취소되고, <나의국가> 때문에 신청인 이영철이 문화창조원 예술감독에서 계

약 해지 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당시 개발원 원장이던 최OO,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M 

연세대 교수, 아문단 소속 공무원들, 개발원 간부진 등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신청인 

이영철･성완경의 주장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2) 신청인 임인자

신청인, 참고인 장OO의 진술과 5･18증언맵의 SNS 홍보문, 2013. 1. 21.자 문체부 

공문 ‘아시아예술극장 창작레지던시 <도시횡단프로젝트 광주> 관련 협조요청’을 살펴보

면 5･18을 명시하여 5･18증언맵을 기획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5･18증언맵 홍보

물과 5･18증언맵 보도자료에는 5･18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5･18증언맵 홍보물에서 5･18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아문단 G 전당기획과장과 

아문단 소속 관련자 등을 조사하지 못하여 5･18을 삭제 지시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나. 문화전당과 관련해 제기된 문제들

1) 아시아문화원 간부진의 블랙리스트 등재

문체부 전 예술정책과 오OO의 진술과 관련 자료, 참고인 OOO의 진술을 살펴보면, 

아시아문화원 간부진 선임 과정에서 아시아전당(문체부 조직)은 오OO을 통해 국정원의 

인사 검증을 요청하였고 국정원의 배제대상자 중 일부는 아시아문화원 간부로 임명되었

지만, 일부는 임명이 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F 문화전당 전당장 대리와 아시아전당 소속 공무원들, 아시아문화원의 관련자 등

을 조사하지 못해 아시아문화원 간부진 선임과정에서 국정원 배제대상이 어떻게 활용되

었는지 확인하지 못하였다.

2) 문화전당에 대한 인사 개입과 인사 청탁

조성위원회 위원 선임, 아시아전당 혹은 개발원의 인사 청탁, 개발원 원장 선임과 관련

해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관련 참고인들을 조사하지 못하여 이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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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화창조원 플라스틱 신화들 라이브이벤트 특정 인사 배제

참고인 나희덕의 진술과 라이브이벤트의 기획서, 라이브이벤트 홈페이지 내용을 살펴

보면, 참고인 나희덕의 시낭송이 계획 되었다가 취소된 것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라이브이벤트 관련자들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참고인 나희덕의 시낭송이 

취소된 이유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4) 아시아예술극장 영상물 상영 취소 요청

당시 이OO 아문단 전당기획과장과 아문단 소속 공무원 등을 조사하지 못해 ‘네비게이션 

ID-X가 A에게’의 상영 취소를 요청한 사실과 취소를 요청한 이유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2. 위원회 조사 활동의 한계

가. 조사활동 기간의 부족

위원회는 최초 6개월 및 3개월의 기한 연장 등 총 9개월간의 조사활동을 수행하였다. 

이 사건은 2017. 12. 22. 조사 개시되어 자료 및 진술인 조사 등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조사 기간의 부족으로 신청인들의 주장 내용과 관련한 아문단, 아시아전당 관

련자들과 개발원, 아시아문화원 관련자 등을 조사하지 못하였다. 또 문화전당과 관련해 

제기된 문제에 대한 관련자들의 조사와 자료 조사가 조사 기간의 부족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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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전국 지자체 및 지역문화재단 관련 
블랙리스트 적용 의혹 사건

1. 의결주문

사건번호 2017직특7[전국 지자체 및 지역문화재단 관련 블랙리스트 적용 의혹 사건]

(사건번호 2017공29, 2017공30 병합)에 대한 별지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의

결한다.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가. 조사 취지 

이 사건은 문체부가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이라는 미명하에 전국 지자체 및 지역

문화재단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기도하고, 아울러 이들 기관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에 등재하거나 공모사업에서 배제시킨 의혹이 있는 사건이다. 이 사건에 대한 전국적인 

규모의 조사 및 사건 경위 파악을 통해 국가기관의 이와 같은 불법행위의 진상을 규명하

고 피해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나. 진상규명한 사실의 요지 

1) 국정원의 전국 지자체 및 지역문화재단에 대한 ‘左편향 행태 시정 필요’ 보고에 대한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의 대책 지시에 따라 문체부는 16개 광역시･도(문화재단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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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를 대상으로 ‘지자체 대상 문예진흥기금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실태조사’를 실

시(2013. 11. 11.~12. 13.)하고, 2014. 2. 17.에 ｢각 지역별 현안 및 조치계획 결

과｣를 보고하였다.

2) 문체부는 또한 김기춘이 추가적인 조치를 요구함에 따라,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

흥계획｣, ｢문화예술분야 지원사업 관련 현안 – 향후 조치 방안｣ 등의 방안을 수립, 

보고하였다. 위 조치계획의 주요 골자는 그동안 예술위가 배분하던 예산을 기재부

가 지자체에 직접 배분하는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지역특별회계)으로 방식을 변

경하는 것이었다. 문체부는 이러한 정책 변화를 통해 직접 사업심사와 예산배분 등

에 관여하고자 하였고, 사업 초기 단계부터 엄격한 관리로 블랙리스트의 등재자에 

대한 지원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를 가졌던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지역특별회계의 

인센티브 제도나 신규 기획사업 등으로 지자체를 길들이려 시도한 점도 주요한 특

징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3) 문체부의 배제 실행 결과로 일부 지자체 및 지역문화재단이 블랙리스트에 등재되거

나, 공모사업에 배제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특히 <2016 공연예술창작산실> 사업에

서는 야당 출신 자치단체장이 있는 안산, 전주, 충북, 성남시가 배제된 사실이 문체

부 블랙리스트에서 확인되었다. 

4) (사)한국민예총대구지회가 조사신청한 <2013 컬러풀 대구페스티벌> 및 ‘대구문화재

단의 블랙리스트 실행 의혹’은 조사 대상인 대구시와 대구문화재단 등에 대하여 충분

히 조사하지 못하였으며, 블랙리스트 실행 사실에 대하여도 확인하지 못하였다. 

붙임 : [전국 지자체 및 지역문화재단 관련 블랙리스트 적용 의혹 사건] 진상조사결과

보고서

[사   건] 2017직특7[전국 지자체 및 지역문화재단 관련 블랙리스트 적용 의혹 사건]

병합 : 2017공29 [대구문화재단 블랙리스트 적용 의혹 사건]

2017공30 [2013 컬러풀대구페스티벌 ‘대구민예총’ 선정 배제 의혹 사건]

[신청인] (사)한국민예총대구지회 (이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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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조사 개요

1. 조사 취지

이 사건은 문체부가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이라는 미명하에 전국 지자체 및 지역

문화재단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기도하고, 아울러 이들 기관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에 등재하거나 공모사업에서 배제시킨 의혹이 있는 사건이다. 이 사건에 대한 전국적인 

규모의 조사 및 사건 경위 파악을 통해 국가기관의 이와 같은 불법행위의 진상을 규명하

고 피해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조사개시의 근거와 목적

가. 조사개시 근거

본 사건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기능) 제1호 및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를 위한 조사세칙｣ 제21

조(조사개시 결정 등) 제2항 등에 근거하여 문화예술계블랙리스트진상조사및제도개선

위원회(이하 위원회) 제20차 전원위원회(2017. 12. 22.)에서 조사개시 결정되었다(의안

번호 17-133).

나. 조사 목적

1) 이 사건 조사를 통해 국가기관이 전국 지자체 및 지역문화재단을 통제하려 하고, 공

모사업 등에서 배제한 경위를 파악하고, 피해사실을 밝히고자 한다.

2) (사)한국민예총대구지회가 조사신청한 2017공29 및 2017공30의 두 건이 2017직

특7[전국 지자체 및 지역문화재단 관련 블랙리스트 적용 의혹 사건]에 병합되었으

므로, 이에 대한 진상 또한 규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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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조사 방법

1. 자료 조사

자료 조사 주요 목록은 다음과 같다.

[표-1] 자료 조사 주요 목록

연번 자료명 생산기관 생산시기

1 ｢국정원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 국정원 2017.10.30. 

2
김기춘 외 6인에 대한 제2심 형사 판결[2017노2425, 

2017노2424(병합)](2018. 1. 23.)
서울고등법원 2017.

3 ｢2013년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실태조사 결과 보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4.2.20.

4
｢지자체 대상 지역협력형 사업 실태조사 보고(인천, 강원 

경남, 서울, 충북, 대구, 광주, 대전 등)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4.

5 ｢건전생태계 진흥방안(수정) 대외비｣ 문체부 2014.10.22

6 ｢문화예술분야 지원사업 관련 현안｣(대외비1-1) 문체부 2015.5.21.

7 리스트 - ’16.9.27.현재 문체부 예술정책과 2016.

8 리스트-2014/2015년도분(654명)-확정 문체부 예술정책과 2015.

9  ｢2010~2016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내역｣ 대구문화재단 2018.

2. 신청인 및 참고인 조사 

신청인 및 참고인 조사 목록은 다음과 같다.

[표-2] 신청인 및 참고인 조사 목록

연번 성명 관련 사항 조사 내용

1 한OO 신청인 녹취록(2018.4.20.)

2 심OO 전 대구문화재단 대표 진술조서(2018.4.12.)

3 OOO 대구문화재단 직원 면담 보고(2018.4.20.)



568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제3절 조사 결과

1. 사건 배경 - 청와대의 ‘左성향 문예계 정상화 대책’ 요구

가. 국정원의 ‘문화예술계 좌편향 실태’ 보고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 부임(2013. 8.)을 계기로 국정원이 △｢문화예술계 左성향 세

력 활동 실태(2013. 8. 16.)｣ △｢市･道 문화재단의 左편향･일탈 행태 是正 필요(대외비, 

2013.9.26.限 파기)｣ △｢문예계內 左성향 再확산 시도 차단 건의(2013. 10. 2.)｣ 등을 

청와대에 보고하였다. 이 보고서들은 ‘左성향 문예계 인물들이 2014년 지방선거를 조직

재건의 好機로 보고 勢 확대를 시도하고 있어 면밀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작성되

었다.1) 

[그림-1] ｢市･道 문화재단의 左편향･일탈 행태 是正 필요(대외비, 2013.9.26.限 파기)｣

1) ｢국정원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 국정원, 2017.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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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위 ｢市･道 문화재단의 左편향･일탈 행태 是正 필요(대외비, 2013.9.26.限 파기)｣

에서는 각 지자체 및 지역문화재단의 ‘左편향’을 지적하며, △ 인천시 – 지방선거 논공행

상으로 민예총 출신 임명 △ 서울문화재단 – 국보법폐지국민연대 출신 이사장 선임 △ 광

주문화재단 – 정율성 추무음악제 및 홍성담 지원 △ 부산문화재단 - 한대련 등 좌성향 단

체 후원 확대 등을 시･도 문화재단의 좌편향 행태로 적시하였다. 

나.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의 대책 지시

위 ｢국정원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위와 같은 보고가 잇따르자, 김기춘은 

2013. 8월경 ‘특정 편향(左편향) 예술 지원 실태 및 대책’ 보고를 문체부에 지시하였고, 

문체부는 이에 지체 없이 대응하여 ｢문화예술 분야 左편향 대응책｣을 마련하고 A 교문수

석실 행정관을 통해 청와대에 전달하였다(동년 9. 3. 보고). 이 보고는 ‘특정한 정치적･사

회적 편향성을 배제하고 순수예술의 가치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

이 주요 내용이었다.2) 이러한 보고는 추후 수석비서관 회의 자료에서 아래와 같이 다시 

확인된다. 

[그림-2] 제20차 수석비서관 회의 자료(상황보고 - 교문수석실, 2013. 9. 30.)3)

2) 위와 같음.

3) ｢제20차 수석비서관 회의자료(2013.9.30.)｣, 서울고등법원 2017노2425, 2017노2425(병합), 항

소심 증거기록,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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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와대 지시에 대한 문체부의 대책

가. 초기 조치

위와 같이 문체부는 청와대에 ｢문화예술 분야 左편향 대응책｣을 보고하는 한편, 내부

적으로 ‘문화예술정책 점검T/F’를 구성(2013. 9. 9.)하는 등 기금 보조사업에서 특정인

에 대한 지원 배제책을 마련･실시하였다. 이는 △ 문체부 장관, 左성향 민간보조사업 지

원 배제책 강구 지시(2014. 1. 24.) △ 문체부,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 심사체계 개선 추

진(2014. 2. 24.) 등 당시 국정원의 보고･첩보에서 확인된다. 

한편 ｢市･道 문화재단의 左편향･일탈 행태 是正 필요(대외비, 2013.9.26.限 파기)｣와 

관련하여, 문체부는 16개 광역시･도(문화재단 포함)를 대상으로 ‘지자체 대상 문예진흥

기금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실태조사’를 실시(2013. 11. 11.~12. 13.)하고, 2014. 2. 

17.에 ｢각 지역별 현안 및 조치계획 결과｣를 보고하였다. 그런데 이 실태조사 결과 각 지

자체 및 지역문화재단에서 ‘특정 단체’에 예산이 편중되는 등의 ‘특이사항’이 ‘청와대의 

바램’과 달리 대부분 발견되지 않았고, 오히려 아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의 

｢2013년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실태조사 결과 보고｣의 조사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제도

적인 보완과 철저한 관리 필요성 등의 문제만 부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4) 

[표-3] ｢2013년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실태조사 결과 보고｣

4) ｢2013년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실태조사 결과 보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4. 2. 20.

< 조사 결과 >

∙ 지역협력형 사업운영의 전문성, 체계(시스템) 등의 상이성 및 격차 존재

∙ 지역의 ‘자율성’ 요구를 수용하면서 사업의 ‘특성화’를 적극 유도(지원)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평가 및 환류체계 강화 필요

∙ 국가 보조금 사업 운영･관리

- 보조대상 지원대상 심의(선정)

･ 심의위원 구성 및 심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객관성･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규정･지침 

제정, 정보 공개, 재단이사 관련 지원, 다건 지원 등) 필요

- 철저한 보조금 정산 관리의 필요성

･ 지자체･문화재단･예술인들의 인식 제고, 지침, 자체 점검 시스템(행정사무감사 등)으로 인하여 보조

금 정산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아졌으나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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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서울시･서울문화재단에 대한 실태조사 결

과는 다음과 같다.5)

[그림-3] ｢지자체 대상 지역협력형 사업 실태조사 보고(서울)

5) 문예6-32_｢지자체 대상 지역협력형 사업 실태조사 보고(인천, 강원 경남, 서울, 충북, 대구, 광주, 

대전 등)｣

･ 보조금 정산기준(지침)이 있으나 해석과 적용(예 : 원천징수 기준금액, 견적서 등 증빙서류)이 상이

함. 보다 명확하고 통일된 정산 지침 마련, 보조사업자(지자체, 재단) 및 최종보조사업자(예술가) 대

상의 교육･홍보 등이 필요

-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자체 감사 시스템

･ 지방의회의 행정사무 감사, 지자체 감사기구에 의한 정례･수시 감사 등이 작동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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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

1) ‘진흥계획’ 수립의 배경

국정원 블랙리스트 조사결과 보고에 따르면, 문체부가 위와 같이 청와대의 지시를 충

실히 이행하려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김기춘 비서실장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등이 

의구심을 표현했다고 한다. 김기춘은 2013. 12. 10. 김종 문체부 제2차관에게 “문화예

술, 미디어 부분에 左派가 많다. 심지어 공직 내부에도.”라고 하였고, 황우여는 2014. 2

월 말 경 조현재 문체부 제1차관에게 “문화예술계에 左派가 여전히 많다”고 언급하였다

으며, 이에 문체부는 ‘이념문제에 대처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위와 같은 외부 인식을 

확인’하고 위 ‘진흥계획’을 수립하여 청와대에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문체부, 

BH에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방안 보고 예정｣(2014. 3. 21. 국정원 조사결과, 붙임 

7 문서)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 실행계획｣(문창1_141022) 등의 국정원 보

고에서 확인된다.6)

2) ‘진흥계획’ 中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부분 주요 내용

2014. 10. 22. 경 작성된 이 ‘진흥계획’에는 지자체 및 지역문화재단에 대한 대책으

로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방안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표 4]와 

같다.7)

[표-4] ｢건전생태계 진흥방안(수정) 대외비｣

6) ｢국정원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 국정원, 2017. 10. 30. 

7) 문창1_141022 ｢건전생태계 진흥방안(수정) 대외비｣

∙ 문예기금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 15년 정부예산안 기준 24,590백만 원 

- (지원현황) 배분기준(전년사업 평가결과, 인구수, 공연장 및 단체수, 재정의존도 등)에 의거 17개 

시도에 지원금 배분 + 지방비 매칭 → 지역문화재단 재교부, 공모 지원

* ’15년 기준, 시도당 평균 14억원 규모 지원(서울 33억원, 경기 23억원, 부산 17.5억원, 전북 15.5

억원, 전남 14.8억원/ 세종 1.5억원, 제주 9.7억

- (개선방안) 신청요건, 심의위원 구성방식 개선, 지자체･지역문화재단행정지도 강화, 서울지역에 대한 

문예기금 배분방식 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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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을 설명하자면, 기존의 방식은 문예기금을 지역 배분 기준인 ‘전년도 사업 평

가 결과, 인구수, 공연장 및 단체수, 재정의존도’ 등에 따라 17개 시도에 지방비를 매칭하

여 지원금 배분하고 이를 지역문화재단 재교부하게 하고 공모를 지원하는 방식이었는데 

이를 변경하여 ‘3단계 구분’으로 세분화하고 각 단계별로 관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조치

하였다. 

단계별 내용을 살펴보면, 사전단계에는 신청요건 및 심사위 구성 강화, 서울시 등 특정 

지역 지원 축소하고, 지원금 배분 및 공모･선정 단계에는 지자체 및 지역문화재단에 대한 

행정 지도를 강화하며, 사후 관리단계에서는 지침 불이행시 차년도 예산을 삭감하도록 

대책을 마련하였음이 확인된다.

< 단계 > < 주요 대응전략 >

사전단계

(배분기준, 신청요건, 심의위원 

구성방식 등 지침 결정)

신청요건, 심의위원 구성방식 개선(’14년~ 지자체 통보)

→ (지원신청 제한 요건 강화) ‘과도한 정치편향 프로그램’ 

지원 제외

→ (심사위 구성시) 정치편향 인사 배제, 타 시도 심의위원 

비율 1/3 이상 포함 의무화, 예술위 

지역문화협력관/책임심의위원/추천위원 참여 의무화 

(1인 이상)

서울지역에 대한 문예기금 배분방식 개선 

→ 문화격차 해소, 지역균형발전 취지에 맞게 서울지역에 

대한 문예기금 배분 비중 점진 축소

  * 16.0% (’12년) → 12.5% (’13년) → 12.0% (’14년) → 

11.5% (’15년)

� �

지원금 배분 및 공모･선정

(지자체→지역문화재단 재교부 → 

공모선정)

지자체･지역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지도 강화 

→지자체 및 지역재단 협의회 활용, 소통강화

→현안사항에 대한 지역･중앙과의 공동 대응체계 강화 

 * 지역대상 협의회 : 10월 말~11월 초 (문체부 담당과장 

참석)

� �

사후 관리단계

(평가 및 환류)
관련지침 불이행시 차년도 배분액 삭감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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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문화예술분야 지원사업 관련 현안｣8)

문체부는 또한 2015. 5. 21. 그간의 지원배제조치 실적을 보고하면서, 아래 [그림]과 

같이 향후 조치 방안을 보고하였다.

[그림-4] ｢문화예술분야 지원사업 관련 현안(대외비1-1)｣

이러한 문체부의 정책 변화에서 나타나는 ‘지역문화예술 지원 사업’의 주요 특징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예산지원 방식 변경으로 예산 직접 통제 목적

문체부는 그동안 예술위가 배분하던 예산을 기재부가 지자체에 직접 배분하는 ‘지역문

화예술지원사업’(지역특별회계)으로 변경하고자 하였다. 즉 ‘문화예술위 → 지자체 → 

광역문화재단’에서 ‘기재부 → 지자체 → 광역문화재단’으로 예산지원 경로를 변경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문예진흥기금의 고갈에 대비하고, 세부사업계획을 확인하지 않는 예

술위의 관행적 배분에서 지자체가 지역별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배분을 추진한다는 명

분 또한 포함되어 있었다. 

8) 문예6-1_｢문화예술분야 지원사업 관련 현안｣(대외비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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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변경에는 첫째, 예술위 책임심의위원 교체･선임 등 복잡한 과정

을 거치지 않고 문체부가 직접 사업심사･예산배분 등에 관여하겠다는 의도와 둘째, 실제

로는 문체부가 사업 초기 단계부터 엄격한 관리지침을 직접 적용하여 통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블랙리스트 등재자의 자금줄을 끊겠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실제로 정부의 이러한 예산 직접 배분 결과, 각 광역지자체에서는 지자체장의 입

맛에 맞는 선심성 행사나 이벤트성 대형 사업에 예산이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며, 매칭 예

산이 부족한 지자체 등은 아예 사업 추진을 포기하는 등 지역 문화예술산업 기반이 더욱 

악화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지적되기도 하였다.

2) 지자체･지역문화재단에 대한 관리･통제의 강화

또한 문체부가 매년 문체부 담당 과장이 참석하는 지역대상 협의회 개최하는 등 지자

체･지역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현안사항에 대한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

고자 하였고, 지특회계의 인센티브 제도나 신규 기획사업 등으로 특정 지자체에 지원을 

추가하거나 당시 야당 관련 지자체에는 예산 삭감 조치하는 방식으로 지자체 길들이기를 

시도하였다는 점도 변경된 정책의 특징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3. 문체부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지자체･지역문화재단 사례

다음은 문체부 블랙리스트의 관리리스트 또는 공모사업과 관련한 배제리스트에 지자

체･지역문화재단이 등재된 사례들이다.

가. 관리리스트 등재 사례

서울･인천･광주 등 광역문화재단이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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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리스트-2014 2015(654명)｣ 中 ⑥ 기존관리리스트149명

나. 공모 사업 관련 등재 사례

공모사업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등재 사실이 확인되었다. 

① 지자체 등재 사례 

- <2016년 공연예술창착산실(음악)> 사업에서 안산, 전주, 충북, 성남시가 탈락한 

사례가 확인된다. 모두 야당 출신 자치단체장인 지역이다.

[그림-6] ｢리스트 ’16.9.27. 현재｣- 2016년 예술정책관 소관 사업

② 지역문화재단 대표 등재 사례

- 대전문화재단 대표 박찬인으로 인하여 배제된 사례이다.

[그림-7] 문예6-5 리스트 ’16.2.1.현재 – 2016년 공모사업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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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자체장 성향 때문에 지역문화재단이 공모사업에서 탈락한 사례

- 군포문화재단은 군포시장 김윤주와 예술진흥본부장 서강석이 등재되었는데, 공

모 결과가 2016. 8. 5.경 공지되었으므로 청와대 확인 후(B/7.22.) 배제시켰고, 

국정원(K)은 추후(8.22.) 예술진흥본부장 서강석까지 검토하였음이 확인된다. 

[그림-8] 문예 6-11리스트 - ’16.9.27.현재-2016년 예술정책관 소관 사업

4. 대구 민예총 신청사건 조사 결과

가. 신청인 주장 요지

1) 사건 신청 요지 

(사)한국민예총대구지회(이하 대구 민예총)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2017. 11. 27. 우

리 위원회에 조사신청을 하였다.

가) 2013.10.13. <컬러풀 대구페스티벌> 

위 축제의 메인행사에서 대구민예총이 탈핵을 소재로 퍼레이드에 나가려고 하자, 대구

시 공무원과 대구문화재단 직원, 축제사무국 직원 등이 용역을 동원하여 퍼레이드를 막

고, 현수막을 빼앗으려고 하는 등 방해를 하고, 그 이후에도 이에 대한 수습 및 재발방지 

대책 등을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조사

나) 대구문화재단의 블랙리스트 실행 관련

2017. 11. 27.자 <대구신문>에 따르면, 대구문화재단의 원OO 본부장이 수년 전부터 

다수의 직원들에게 ‘대구민예총은 좌파이며 대구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공공연히 이야기

했으며, 블랙리스트 작가에 대한 지원배제를 지시했다’고 함. 또한 대구민예총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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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부터 지금까지 대구문화재단의 집중지원 사업에 지원했으나 한 차례도 지원받지 못하

였고, 300만원 한도의 작은 사업들에만 선정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박근혜 정권의 문화

예술계 블랙리스트가 지역문화재단까지 전파되고 활용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

2) 신청인 진술 요지

대구민예총 사무처장 한OO은 2018. 4. 20. 면담 조사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신

청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 요지를 설명하고 추가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다.9) 

가) <컬러풀 대구페스티벌> 관련

∙ 퍼레이드 시 반핵을 주제로 한 ‘핵 싫어 해 좋아’를 가지고 2013.10.12.에는 예심에

서 2위를 했으나, 본심인 다음 날 위 문구가 들어간 현수막을 이유로 퍼레이드를 방

해함

∙ 퍼레이드를 방해한 사람들은 행사 용역, 대구문화재단 직원, 시청 공무원이었고 몸

싸움이 크게 일어 경찰까지 출동했음

∙ 나중에 대구시청 측과 대구문화재단 간부 등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하여 회유하기도 

하였으나, 대구민예총은 기자회견을 열고 항의하는 등 이를 받아들이지는 않았음

∙ <2013 컬러풀 대구페스티벌> 사건 이후, 그 전에 대구민예총이 주로 담당했던 한 

세션이 해당 축제에서 아예 사라졌음

나) 대구문화재단의 블랙리스트 실행 관련

∙ <대구일보>의 블랙리스트 관련 보도가 나온 후, ‘블랙리스트 관련 발언’을 했다는 

대구문화재단 원OO 본부장과 면담을 했지만, ‘자신의 직을 걸고 블랙리스트는 없

다’라는 말만 들었고, 이에 대해 대구문화재단의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하자, 신임 대

구문화재단 대표가 부임한 후 공문으로 블랙리스트 관련 사실을 일절 부정하는 공문

을 보내옴

∙ 개인적으로 대구문화재단 내부 직원들에게 탐문하였으나, 블랙리스트가 실행됐다

는 것을 증명해 줄 사람을 찾지 못하였으며, 이전부터 ‘예산배분표’ 같은 게 있어서 

9) 한상훈 녹취록, 2018.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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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배분 해 줄 때 참고했었다는 말은 전해 들음

∙ 대구문화재단 내부 직원들에게 들은 얘기로는 위 블랙리스트 발언과 관련한 재단 간

부는 조직을 완전히 장악하고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차별적인 언사가 늘 있었으며, 

직장 내에 ‘민예총에 대해서 편파적인 반응 같은 거는 일상화되어 있었다’라고 말을 

들었다고 함

나. 조사 결과

1) 대구문화재단의 대구민예총 및 신청인 지원 내역(2010~2016년)

위 자료 검토 결과, 2010~2016년의 7년간 대구민예총 및 신청인 3인(이대우, 한상

훈, 최수환) 이름으로 대구문화재단으로부터 지원 받은 것은 총 29건에 1억 7,400만 원

이었다(년 평균 약 2,485만 원).10)

[표-5] 대구문화재단의 대구민예총 및 신청인 지원 내역(2010~2016년)

10) ｢2010~2016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내역｣, 대구문화재단, 2018.

연번 년도 지원사업명 분야 단체명 대표자 사업명
지원액

(천원)

1 ’10

(자체)문화

예술진흥

사업비

다원예술
(사)대구민예총

문화예술연구원
이대우

2010대안예술시장형성과활성

화를위한세미나

자급자족자립예술2

4,000

2 ’10

(자체)문화

예술진흥

사업비

연극
(사)대구 민예총

연극위원회
강신욱

저소득층어린이, 청소년을 

위한<신나는연극교실>
3,000

3 ’10

(자체)문화

예술진흥

사업비

다원예술 문화나눔 옻골 최수환
예술가들 동네에서 놀판을 

벌이다
5,000

4 ’10

(자체)문화

예술진흥

사업비

다원예술

사)청소년교육.

문화센터

“우리세상”

김민남 12회 청소년영화,영상제작캠프 3,000

5 ’10
찾아가는

문화마당
다원예술 문화나눔 옻골 최수환

21세기 문화보부상-노인정에 

봇짐을 풀다
7,000

6 ’11
창작진흥

사업
연극

(사)대구 민예총

연극위원회
강신욱

저소득층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신나는 연극교실
4,000

7 ’11
학술진흥

사업
다원예술

(사)대구민예총

문화예술연구원
이대우 자급자족자립예술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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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년도 지원사업명 분야 단체명 대표자 사업명
지원액

(천원)

8 ’11
집중기획

지원사업
다원예술

사)한국민족예

술인총연합 

대구지회

최수환

2011대구자립예술가축제 - 

예술가들의 집단지성과 

별난감성으로 만드는‘소셜 

아트워킹 페스타

50,000

9 ’11
창작진흥

사업
다원예술 문화나눔 옻골 최수환 동네예술가들 상상공장을 차리다 5,000

10 ’11
창작진흥

사업
다원예술 문화나눔 옻골 최수환 동네예술가들 상상공장을 차리다 5,000

11 ’11
찾아가는 

문화마당
다원예술 문화나눔 옻골 최수환

노인정어르신과 동네예술가들의 

재미난 데이트
6,000

12 ’12
창작진흥

사업
연극

(사)대구 민예총

연극위원회
강신욱

저소득층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신나는 연극교실
4,000

13 ’12
창작진흥

사업
다원예술 다원예술위원회 이호근

대구 민예총 송연연대판굿 

흔들리며 피는 꽃 14
4,000

14 ’12
학술진흥

사업
다원예술

(사)대구민예총

문화예술연구원
이대우

2012 대안예술시장 형성과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자급자족자립예술4’

4,000

15 ’12
학술진흥

사업
다원예술

대구문화예술

현장실무자정책

네트워크

한상훈
2012대구문화예술현장실무자

정책네트워크 정기포럼
3,000

16 ’12
공연활동

지원사업
다원예술 문화나눔 옻골 최수환 2012로컬아트페스티벌 12,000

17 ’12
찾아가는 

문화마당
다원예술 문화나눔 옻골 최수환

21세기문화보부상 마을에 

봇짐을 풀다
4,000

18 ’13
학술진흥

사업
다원예술

(사)대구민예총

문화예술연구원
이대우

2013 대안예술시장 형성과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자급자족자립예술5’

4,000

19 ’14
학술진흥

사업
다원예술

사)한국민족

예술단체총연합 

대구지회

이대우
대구자립예술생태지도 그리기 

PART1
4,000

20 ’14
학술진흥

사업
다원예술

(사)대구민예총

문화예술연구원
이대우

2014 대안예술시장 형성과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자급자족자립예술6’

6,000

21 ’14
창작진흥

사업
다원예술

대구문화예술

현장실무자정책

네트워크

한상훈

2014 대구 문화예술현장실무자 

정책네트워크 예술행동 “얼지마, 

죽지마, 부활할거야 2”

4,000

22 ’14
학술진흥

사업
다원예술

대구문화예술

현장실무자정책

네트워크

한상훈
2014대구문화예술현장실무자

정책네트워크 정기포럼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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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술 조사

가) 전 대구문화재단 대표 심OO 진술11)

심OO은 대구문화재단 대표로 2015. 6. 25.~2017. 9.경까지 근무하였으며, 자신이 

부임한 2년째 되던 날, 직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익명으로 제출하라’고 하여 제

출된 문서 중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인정하였다. 이러한 지시를 한 이유는 대구문화

재단이 아주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며, 이러한 방식

을 통해서 조직을 변화시키고자 했으나 실패했다고 한다. 또한 그 중심에는 원OO 본부

장이 있었고, 블랙리스트 관련 발언은 본인이 부임하기 전인 2015. 6월 이전의 발언이었

다는 것을 직원들을 통해서 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문체부나 대구시에서 혹시 배제지시

11) 심OO 진술서, 2018.4.12.

연번 년도 지원사업명 분야 단체명 대표자 사업명
지원액

(천원)

23 ’15
학술진흥

사업
다원예술

(사)대구민예총

문화예술연구원
이대우

2015대안예술시장 형성과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자급자족자립예술7’

4,000

24 ’15
창작진흥

사업
다원예술

대구문화예술

현장실무자정책

네트워크

한상훈

2015 대구 문화예술현장실무자 

정책네트워크 예술행동 “얼지마, 

죽지마, 부활할거야 3”

3,000

25 ’15
학술진흥

사업
다원예술

대구문화예술

현장실무자정책

네트워크

한상훈
2015대구문화예술현장실무자

정책네트워크 정기포럼
3,000

26 ’15
학술진흥

사업
다원예술

사)한국민족

예술단체총연합 

대구지회

이대우
대구자립예술생태지도 그리기 

PART0
6,000

27 ’16
학술진흥

사업
다원예술

사)한국민족

예술단체총연합 

대구지회

이대우
대구자립예술생태지도 그리기 

PART0
3,000

28 ’16
학술진흥

사업
다원예술

(사)대구민예총

문화예술연구원
이대우

2016 대안예술시장 형성과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자급자족자립예술8’

3,000

29 ’16
학술진흥

사업
다원예술

대구문화예술

현장실무자정책

네트워크

한상훈
2016대구문화예술현장실무자

정책네트워크 정기포럼
3,000

합 계 17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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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만약 블랙리스트가 있었더라도 대구 지역의 특성 상 

절대 입을 열지 않았을 것이고, 다만, ‘민예총이나 민족작가회의 같은 단체를 지원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암묵적으로 있었다는 것은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대구민예총 지원

과 관련해서는 ‘그 쪽에 안 줄 수는 없고, 말이 나올 수 있으니까, 조금씩은 줬다’라는 말

을 들은 적이 있고, 2015년에는 이미 예산 운용 계획이 확정되어서 어쩔 수 없었고, 

2016년도는 ‘그러지 말고 좀 지원해 주는 게 어떠냐’ 라는 뉘앙스로 지시를 해서 상황이 

조금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였다.

나) 대구문화재단 직원 OOO 진술12) 

대구문화재단 직원인 OOO은 <대구신문> 블랙리스트 기사와 관련하여, 그 내용은 직

원들의 자유의사에 의해 진행된 결과이며, 기사에 언급된 간부의 개인적인 성향 문제라

고 생각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절차나 규정상 문제가 있는 단체 등은 행정적으로 배제

시킨 경우는 있으나, 대구문화재단 내에 블랙리스트는 없었고, 그러한 지시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5. 규명하지 못한 사실

이 사건에서 위원회의 권한 부족, 조사 시간의 제한, 관계기관의 비협조 등으로 미처 

조사하지 못하였거나, 규명하지 못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국 지자체 및 지역문화재단의 전체 피해 사실 

둘째,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지자체 및 지역문화재단의 등재 경위 및 관련자

셋째, 대구민예총 신청건과 관련한 대구시와 대구문화재단 관계자

12) OOO 면담 보고, 2018.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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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결론

이 사건은 문체부가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이라는 미명하에 전국 지자체 및 지역

문화재단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기도하고, 아울러 이들 기관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에 등재하거나 공모사업에서 배제시킨 의혹이 있는 사건이다. 

위원회의 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국정원의 전국 지자체 및 지역문화재단에 대한 ‘左편향 행태 시정 필요’ 보고에 

대한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의 대책 지시에 따라 문체부는 16개 광역시･도(문화재단 포

함)를 대상으로 ‘지자체 대상 문예진흥기금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실태조사’를 실시

(2013. 11. 11.~12. 13.)하고, 2014. 2. 17.에 ｢각 지역별 현안 및 조치계획 결과｣를 보

고하였다.

둘째, 문체부는 또한 김기춘이 추가적인 조치를 요구함에 따라, ｢건전 문화예술 생태

계 진흥계획｣, ｢문화예술분야 지원사업 관련 현안 – 향후 조치 방안｣ 등의 방안을 수립, 

보고하였다. 위 조치계획의 주요 골자는 그동안 예술위가 배분하던 예산을 기재부가 지

자체에 직접 배분하는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지역특별회계)으로 방식을 변경하는 것

이었다. 문체부는 이러한 정책 변화를 통해 직접 사업심사와 예산배분 등에 관여하고자 

하였고, 사업 초기 단계부터 엄격한 관리로 블랙리스트의 등재자에 대한 지원을 차단하

겠다는 의도를 가졌던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지역특별회계의 인센티브 제도나 신규 기

획사업 등으로 지자체를 길들이려 시도한 점도 주요한 특징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문체부의 배제 실행 결과로 일부 지자체 및 지역문화재단이 블랙리스트에 등재

되거나, 공모사업에 배제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특히 <2016 공연예술창작산실> 사업에

서는 야당 출신 자치단체장이 있는 안산, 전주, 충북, 성남시가 배제된 사실이 문체부 블

랙리스트에서 확인되었다. 

넷째, 대구민예총이 조사신청한 <2013 컬러풀 대구페스티벌> 및 ‘대구문화재단의 블

랙리스트 실행 의혹’은 조사 대상인 대구시와 대구문화재단 등에 대하여 충분히 조사하

지 못하였으며, 블랙리스트 실행 사실에 대하여도 확인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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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배우 유정숙

(가극단 미래 대표)에 대한 
블랙리스트 적용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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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배우 유정숙(가극단 미래 대표)에 대한 
블랙리스트 적용 사건

1. 의결주문

사건번호 2017특15[배우 유정숙(가극단 미래 대표)에 대한 블랙리스트 적용 사건]에 

대한 별지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한다.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가. 신청 취지

신청인 유정숙은 2006년부터 가극단 미래에서 배우로 활동하였는데, 2008년 ‘광우병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 등에서 공연을 해왔고, 2015. 5. 1.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에 참여하였다. 같은 해 6. 1. ‘통일토크 콘서트’로 구속된 사회운동가 ‘황선’에 

대한 석방문화제를 하는 등 현대사의 사회적 문제와 통일 등을 주제로 한 공연을 펼쳐 왔다.

2016. 4. 24.경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폰에 대한 통신자료 제공사실 확인서를 열람해

본 결과, 2015. 12. 28.부터 2016. 6. 24.까지 8회에 걸쳐 국가정보원, 경찰청, 서울지

방경찰청에서 본인의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한글문화큰잔치’에 지원신청을 했는데 자꾸 예산이 깎였고, 같은 해 10월에 언론

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있다고 보도될 때 자신도 세월호 관련 시국선언에 참여

한 사실이 있기에 인터넷으로 언론을 검색해 본 결과 자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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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자신이 블랙리스트에 속하게 된 경위와 국가정보원 등의 수사기관이 자신의 통신

자료를 확인한 사실과의 인과관계 여부, 또 한글문화큰잔치에서의 예산 삭감과의 인과관

계 여부 등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여 달라는 취지로 위원회에 진상규명 신청서를 제출

하였다.

나. 진상규명한 사실의 요지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선언 문화예술인 594인’ 명단은 문체부 등에서 차별 배

제를 위해 관리하여 온 블랙리스트에 해당한다. 신청인은 정권으로부터 부당하게 감시 

사찰 차별 배제의 대상자로 분류되어 관리되어왔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붙임 : [배우 유정숙(가극단 미래 대표)에 대한 블랙리스트 적용 사건] 진상조사결과

보고서

[사   건] 2017특15, 배우 유정숙(가극단 미래 대표)에 대한 블랙리스트 적용 사건

[신청인] 유정숙

제1절 조사 개요

1. 신청 취지

신청인 유정숙은 2006년부터 가극단 미래에서 배우로 활동하였는데, 2008년 ‘광우병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 등에서 공연을 해왔고, 2015. 5. 1.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

기 촉구 선언’에 참여하였다. 같은 해 6. 1. ‘통일토크 콘서트’로 구속된 사회운동가 ‘황

선’에 대한 석방문화제를 하는 등 사회적 문제와 통일 등을 주제로 한 공연을 펼쳐 왔다.

2016. 4. 24.경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폰에 대한 통신자료 제공사실 확인서를 열람해

본 결과, 2015. 12. 28.부터 2016. 6. 24.까지 8회에 걸쳐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경

찰청, 서울지방경찰청(이하 ‘서울경찰청’)에서 본인의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사실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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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주관 ‘한글문화큰잔치’에 지원신청을 했

는데 자꾸 예산이 깎였고, 같은 해 10.에 언론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있다고 보

도될 때 자신도 세월호 관련 시국선언에 참여한 사실이 있기에 인터넷으로 언론을 검색

해 본 결과 자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신청인이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경위와 국정원 등의 수사기관이 신청인의 통신

자료를 확인한 사실과의 인과관계 여부, 또 한글문화큰잔치에서의 예산 삭감과의 인과

관계 여부 등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여 달라는 취지로 위원회에 진상규명 신청서를 제

출하였다.

2. 조사개시의 근거와 목적

가. 조사개시의 근거

위 사건에 대해 ｢15차 전원위원회｣(2017. 11. 17.)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

사를 위한 조사세칙｣ 제21조(조사개시결정 등) 제2항 2호(조사개시)에 따라, 조사개시

를 결정하였다.

나. 조사 목적

➀ 신청인이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이유 ➁ 국가기관에 의한 신청인의 통신자료 확인 

이유 ➂ 블랙리스트 등재로 인한 피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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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조사 경과

1. 문건 등 자료조사

가. 입수 자료

아래와 같이 사건 관련 자료를 입수하여 검토하였다.

[표-1] 검토 자료 목록

연번 기록명 작성자 등 입수일 게재일/작성일

1
2013. 3. 15.자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 정비
국정원 2013. 3. 15.

2
｢2016 한글문화큰잔치 문화예술행사｣ 공모계획 

보고
문체부 2016. 6. 3.

3
2016 한글문화큰잔치 문화예술행사｣ 공모 선정 

심사계획
문체부 2016. 7. 15.

4
｢2016 한글문화큰잔치 문화예술행사｣ 공모 선정 

결과보고
문체부 2016. 7. 28.

5 교부금 교부 신청서 가극단 미래 2016. 8. 5.

6
한글문화큰잔치 문화예술행사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
문체부 2016. 8. 26.

7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 예술인 명단 한국일보 2016. 10. 12.

8
대법원 2018도2236 재판기록 중 김OO에 대한 

2016. 12. 19.자 진술조서 일부
김OO 2016. 12. 19 

9
대법원 2018도2236 재판기록 중 오OO에 대한 

2016. 12. 27.자 진술조서 일부
오OO 2016. 12. 27.

10 국고보조사업 정산확정･통지(가극단 미래) 문체부 2017. 3. 6.

11
前 정부, 특정 문예인 지원배제 소위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

국정원 

적폐청산 T/F
2017. 10. 30.

12
국정원 개혁위, ｢적폐청산 T/F｣의 주요사건 조사 

결과에 대한 자문･심의내용 결과
국정원 2017. 10. 30.

13 선언 관련 9,473명 명단 오OO 2018. 1. 31.

14 [리스트 - ’16. 9. 27.현재] 문체부 2018.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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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청인 임의 제출 자료

아래와 같이 신청인의 임의제출 자료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표-2] 신청인 제출 자료 목록 

연번 기록명 제출자 입수일 비고

1 통신자료 제공사실 확인서 유정숙 2017. 10. 23.

2. 대인 조사

아래와 같이 신청인, 참고인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표-3] 대인 조사 목록 

연번 대상자 관계 조사 형태 일자

1 유정숙 신청인 진술조서 2018. 3. 9.

2 OOO 참고인(문체부 국어정책과) 조사보고 2018.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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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조사 내용

1. 기초 사실 

가.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

1) ‘선언 관련 9,473명 명단’ 문건

[그림-1] ‘선언 관련 9,473명 명단’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선언 문화예술인 명단 

이 문건은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선언 문화예술인 594인’, ‘세월호 시국선언 

문학인 754인’,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 6,517인(문화예술인 4,110인, 경남 문화예술인 

869인, 전북 문화예술인 115인, 부산 문화예술인 423인, 서울연극협회 1,000인)’, ‘박

원순 후보 지지 선언 1,608인(문화예술인 909인, 문화예술인 71인, 여성 문화예술계 

628인)’ 총 9,473명에 대한 언론보도, 블로그 포스팅을 스크랩한 목록이다.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선언 문화예술인 594인’에 신청인이 적시되어 있는데 

신청인은 ‘유정숙(배우)’로 적시되어 있다. 

위 문건 표지의 표를 작성하고, 관련 기사를 스크립한 사람은 전 문체부 예술정책과 오

OO서기관이다. 오OO은 위 문건의 작성 경위에 대하여, “2015. 5.경1) 당시 김OO 청와

대 행정관이 저에게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 세월호 시국 선언,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 박원순 후보 지지 선언 등 카테고리를 지정해서 알려주며, 인터넷에서 이 사

람들 명단을 확인해서 장관한테 보고하고 교문수석실로 보내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인

터넷을 통해 확인했더니 이 표에 있는 것처럼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 594인, 

1) 단, ｢문화예술분야 지원사업 관련 현안｣(’15. 5. 11.) 문건에서 ‘’15.4월 현재 9,473건’이라는 표현

이 확인되며, 공판에서 오OO이 9,473명의 확인 시기가 4월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여(공판

기록 1412), 9,473명에 대한 최초 파악시기가 5월이 아닌 4월일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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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시국선언 754인,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 6,517인, 박원순 후보 지지 선언 1,608

인 등 총 9,473인으로 확인이 되어 이 표로 작성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

한편 전 문체부 예술정책관 김OO은 위 문건에 대하여, 2015년 5월 경 김OO이 오OO

에게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 세월호 시국 선언,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 박원

순 후보 지지 선언 관련 문화예술인 명단을 뽑아서 장관에게 보고하고 청와대 교육문화

수석실(이하 ‘교문수석실’)로 보내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오OO에게 위 문건을 작성하

게 하여 김OO이 당시 문체부 장관 김종덕에게 이를 보고한 뒤 오OO을 통해 교문수석실

로 보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3)

즉, 오OO은 김OO으로부터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 세월호 시국 선언,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 박원순 후보 지지 선언’ 등 정부 비판적 활동을 한 문화예술계 인

사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위 문건을 작성한 후 예술정책관 김OO

에게 보고하였다. 김OO은 위 문건을 직접 장관 김종덕에게 보고하였고, 오OO으로 하

여금 청와대 교문수석실 행정관인 김OO에게 이메일로 전달하게 하였다.4)

위 리스트의 존재를 알게 된 한국일보는 2016. 10. 12. 보도에서, 2015. 5. 1.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에 서명한 문화인 594명, 2014. 6. ‘세월호 시국선언’에 참

여한 문학인 754명, 2012.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에 참여한 예술인 

6,517명, 2014.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원순 후보 지지 선언’ 에 참여한 1,608명 등 총 

9,473명의 예술인에 대하여 청와대가 검열 용도의 명단을 작성해 문체부로 내려보냈다

는 취지로 보도하였다(보도된 내용과 실제 문건 내용은 일부 차이가 있다.).5) 

2) 특검의 오OO 진술조서(2016. 12. 27.)

3) 특검의 김OO 진술조서(2016. 12. 19.)

4) 특검의 오OO 진술조서(2016. 12. 27.)

5) “세월호 선언 등 9473명, 문화계 블랙리스트 확인”, 한국일보, 2016.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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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체부 예술정책과가 2015. 5. 11. 작성한 ｢문화예술분야 지원사업 관련 현안｣

[그림-2] 문예6-6_문화예술분야 지원사업 관련 현안(대외비1-2)

위 [그림-2]는 전 문체부 예술정책과 오OO이 2015. 5. 11. 작성하여 문체부 과장, 국

장, 장차관, 청와대까지 보고한 문건이다. 이 문건에는 소위 ‘좌성향’ 문화예술계 인사･

단체에 대한 주요 조치6) 실적, 주요 조치에 대한 평가, 블랙리스트 적용 과정에서의 문제

점 및 검토의견, 향후 조치방안, 추진일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문건의 제1쪽에 ‘주

요 조치 실적’으로 ‘문학, 연극 등 주요 분야 단체 및 개인 자료 관리(’15.4월 현재 9,473

건)’를 내세우고 있으며,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선언’이 분류 항목 중 하나로 되

어 있다. 

2. 조사 내용

가. 신청인이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이유

신청인 유정숙이 대표로 있는 가극단 미래는 사회적 문제와 통일 등을 주제로 한 공연

을 하는 극단이다. 가극단 미래는 2008년 ‘광우병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 2013년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대회’ 등의 집회에서 문화 공연을 하였다. 

신청인은 2015. 5. 1.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에 참여하였는데 2016. 

10. 12. 한국일보에서 보도한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 예술인 명단’에서 신

청인을 확인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선언 관련 9,473명 명단’에는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선언 문화

6) 배제 조치, 데이터베이스 관리, 사업구조조정 및 개선, 일부 사업 양해조치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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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594인’, ‘세월호 시국선언 문학인 754인’, ‘문재인 후보지지 선언 6,517인’, ‘박

원순 후보 지지 선언 1,608인’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선언 관련 9,473명 명단’은 문체부

에서 소위 ‘좌파’ 문화예술인･단체에게 차별대우를 하기 위해 작성하고 관리한 블랙리스

트 문건에 해당하며,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선언 문화예술인 594인’ 에 포함된 

신청인은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것으로 확인된다. 

또 문체부가 제출한 [리스트 - ’16. 9. 27.현재] [2016. 기타사항 확인 리스트(K)]에 

‘가극단 미래(유정숙)-(K/8.4)’로 기재되어 있다. 여기에서 K는 국정원을 의미하는 것으

로7) 신청인의 통신자료를 요청한 국정원에 의해 이 리스트에 기재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3] [리스트 - ’16. 9. 27.현재] [2016. 기타사항 확인 리스트(K)]

나. 국가기관에 의한 신청인의 통신자료 확인 이유

1) 신청인 주장 및 통신자료 확인 내역

신청인은 국정원과 경찰청, 서울경찰청에서 신청인의 통신자료를 요청한 이유에 대해 

2014년 ‘신은미, 황선 전국순회 토크문화콘서트, 북에 다녀온 그녀들의 통일이야기’(이

하 ‘토크콘서트’)로 2015년 구속된 사회운동가 황선8)의 석방문화제인 ‘사랑의 옥탑’을 

준비하면서 황선의 남편인 OOO과 전화 통화도 하고, 만나기도 하였는데 이 이유로 국

정원과 경찰에서 신청인의 통신자료를 요청한 거 같다고 주장하였다. 신청인은 불상의 

사람이 와서 ‘사랑의 옥탑’을 보고 갔는데, 불상의 사람이 경찰이나 국정원 관계자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9) 

7) 오OO 진술조서(2018. 2. 7.) 오OO은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K는 국정원을 의미한다고 진술하였다.

8) 황선은 대학생이던 1998년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대표로 밀입북,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9) 신청인 유정숙 진술조서(2018.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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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본인의 통신자료 제공사실 확인서(2016. 4. 24.)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

다. 위 확인서에는 2015. 6. 24.부터 2015. 12. 28.까지 8차례에 걸쳐 국정원, 경찰청, 

서울경찰청이 신청인의 통신자료를 요청한 사실이 적시되어 있다. 

통신사에서 국정원, 경찰청, 서울경찰청에 제공한 신청인의 통신자료는 다음 [표-4]와 

같다.

[표-4] 통신자료 제공 내역

번호 제공일자 요청기관 통신자료 제공 내역

1 2015. 6. 24. 서울지방경찰청 고객명, 주민번호, 이동전화번호, 주소, 가입일, 해지일

2 2015. 6. 24. 서울지방경찰청 상동

3 2015. 6. 25. 국정원 상동

4 2015. 6. 26. 서울지방경찰청 상동

5 2015. 7. 22. 경찰청 상동

6 2015. 9. 7. 국정원 상동

7 2015. 12. 7. 경찰청 상동

8 2015. 12. 28. 서울지방경찰청 상동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10)라는 북한 여행기를 펴낸 재미동포 신은미와 황선은 

2014. 11. 토크콘서트를 시작하였는데 이 토크콘서트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11) 이 토크콘서트는 종북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같은 해 11. 19. 

서울, 12. 9. 대구, 12. 10. 전북 익산에서 진행되었는데 전북 익산에서 열린 토크콘서트 

중 한 고교생이 인화물질을 던져 토크콘서트 관객이 화상을 입었고 토크콘서트는 중단되

었다. 그 후 신은미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5. 1. 

10. 미국으로 강제 출국됐고, 황선은 2015. 1. 14.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한편 황선의 남편인 OOO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의장이던 1999년 국가보

안법 위반으로 수배되어, 10년간 수배 생활을 했고 2008. 2. 구속되어 2011. 2.에 3년 

만기 출소하였다. 출소 후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남측본부 의장, 민주민생평화통

일주권연대에서 활동했다.

황선의 석방 문화제인 ‘사랑의 옥탑’은 2015. 6. 1. 서울 대학로에서 열렸는데 신청인

10) 신은미가 지은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는 문체부가 2013. 6. 우수문학도서로 선정하였다가 

2015. 1. 우수문학도서 선정을 취소하였다. 

11) 경찰 “토크쇼 발언 국가보안법 위반내용 있는지 내사”, 연합뉴스, 2014.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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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 ‘사랑의 옥탑’ 준비를 위해 OOO을 만난 시기는 2015. 4~5.경으로 추정된다. 국정

원 등에서 신청인의 통신 자료를 요청한 시기는 2015. 6. 24.~2015. 12. 28.로, OOO

을 만나고 석방문화제가 열린 후, 신청인의 통신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추정된다.

2) 수사기관의 답변

국가기관이 신청인의 통신자료를 요청한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에 신청인의 통신자료를 요청한 이유와 활용 내역에 대해 공문으로 질의하였다.12) 

이에 경찰청은 신청인의 통신 자료 2건(2015. 7. 22, 2015. 12. 7.)을 통신사로부터 

제공 받았는데 통신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다른 수사대상자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수

사 중, 통화내역이 존재하는 수사대상자 주변인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안’이며 신청인

의 통신자료를 수사 자료로 활용한 사실은 없다고 답변하였다.13) 

서울경찰청은 신청인의 통신 자료 4건(2015. 6. 24, 2015. 6. 24, 2015. 6. 26, 

2015. 12. 28.)을 통신사로부터 제공 받았는데 통신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다른 수사용

의자에 대한 내사 중 통화내역이 존재하는 용의자 주변인의 통신자료를 요청한 사안’으

로 신청인의 통신자료를 수사 자료로 활용한 사실은 없고, 위 4건 이외 신청인의 통신자

료를 요청한 사실은 없다고 답변하였다.14)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의 답변을 정리하면, 수사 대상자(용의자)와 신청인이 통화한 사

실이 있어서 신청인의 통신자료를 요청했지만 신청인의 통신자료를 수사 자료로 활용하

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위의 수사 대상자(용의자)는 황선의 남편 OOO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OOO과 

전화 통화한 신청인의 통신자료를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에서 요청한 것으로 추정된다.

3) 소결

신청인은 황선의 석방문화제를 준비하면서 황선의 남편 OOO과 전화 통화하고 만나

기도 하였는데, 이 때문에 국정원과 경찰에서 신청인의 통신자료를 요청한 것 같다고 주

장하였다. 이에 대해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은 수사 대상자(용의자)와 신청인이 통화한 사

12) 기획행정담당관-1813(2018. 3. 22.), 기획행정담당관-1882(2018. 3. 26.)

13) 경찰청 보안3과-864(2018. 4. 10.)

14) 서울경찰청 보안2과-1864(2018.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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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이 있어서 신청인의 통신자료를 요청했지만 신청인의 통신자료를 수사 자료로 활용하

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수사 대상자(용의자)는 황선의 남편 OOO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OOO과 전화 통화한 신청인의 통신자료를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에서 요청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 블랙리스트 등재로 인한 피해 여부

1) 신청인 주장 및 교부금 축소 사실

신청인은 가극단 미래가 한글문화큰잔치 공모에 선정된 후 교부금이 축소되었는데, 가

극단 미래의 한글문화큰잔치 교부금 축소와 신청인과 가극단 미래가 블랙리스트에 등재

된 것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요청하였다.15) 

가극단 미래는 한글문화큰잔치 공모 과정에서 교부금 5백2십만원으로 신청하였다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 교부금 3백5십만원을 신청하였다. 교부금을 축소 신청한 것에 

대해 신청인은 문체부 담당자와의 협의 과정에서 축소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16) 

신청인이 대표로 있는 가극단 미래는 2016년 문체부에서 주관한 ‘2016 한글문화큰잔

치 문화예술행사(이하 한글문화큰잔치) 공모에 참여했다. 가극단 미래의 한글문화큰잔

치 공모 과정은 다음 [표-5]와 같다.

[표-5] 가극단 미래 한글문화큰잔치 공모 과정

15) 신청인 유정숙 진술조서(2018. 3. 9.)

16) 신청인 유정숙 진술조서(2018. 3. 9.)

시기 내용 비고

2016. 6. 7. 

~ 7. 1.

한글문화큰잔치 문화예술행사 

공모17)

∙ 지원금액 : 1억6천만원 내외

∙ 공연, 전시 등 (5백만원 내외)/ 학술대회(천만원 내외)

(사업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2016. 7. 15. 한글문화큰잔치 심사18)

∙ 소요예산: 1억8천만원 내외

(지원규모) 공연, 전시 등(5백만원), 학술대회(천만원)

∙ 접수현황 : 총 103개 사업(공연 58, 전시 11, 체험행사 

30, 학술회의 4) 

∙ 가극단 미래 지원액

  - 국고 5백2십만원, 자부담 1백만원, 합계 6백2십만원

2016. 7. 28.
한글문화큰잔치 공모 지원대상 

선정결과 발표19)

∙ 선정결과 : 가극단 미래 등 35개 단체 선정

  - 공연(18개), 전시(4개), 체험(10개), 학술회의(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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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에서 보듯이 가극단 미래의 교부금이 5백2십만원에서 3백5십만원으로 축소된 

것은 사실로 확인된다.

2) 문체부 답변

한글문화큰잔치 담당자인 문체부 국어정책과 OOO 주무관은 당시 한글문화큰잔치 

공모에는 공연은 5백만원 내외로 고시하였지만, 공모 지원대상 선정 발표 후에는 공모에 

선정된 단체의 수와 공연에 참여하는 인원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 기준이 정해져서, 

그 기준을 지원 대상에 선정된 단체에 통보하였고, 그 기준에 맞춰 교부금을 교부하였다

고 답변하였다.23) 

먼저 한글문화큰잔치에 대해 알아보면, 문체부는 한글의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 

2008년부터 ‘한글 주간’을 지정하여 10. 9. 한글날을 전후로 1주일 동안 기념기간을 설

정하여 매년 전시, 공연, 학술대회 등의 행사를 진행해 왔다. 한글문화큰잔치는 2013. 한

글날이 공휴일로 재지정 되면서 문체부가 ‘한글 주간’을 ‘한글문화큰잔치’로 변경하여 문

화축제로 진행해 오고 있는 행사이다.

가극단 미래의 한글문화큰잔치 교부금 축소가 블랙리스트와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한글문화큰잔치 공모에 공연부문으로 선정된 단체(18개)들의 교부금 축소 유무에 

17) 국어정책과-1736(2016. 6. 3.) ｢2016 한글문화큰잔치 문화예술행사｣공모계획 보고

18) 국어정책과-2189(2016. 7. 15.) ｢2016 한글문화큰잔치 문화예술행사｣공모 선정 심사계획

19) 국어정책과-2329(2016. 7. 28.) ｢2016 한글문화큰잔치 문화예술행사｣ 공모 선정 결과보고

20) 가극단 미래 교부금 교부신청서(2016. 8. 5.)

21)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서(2016. 8.)

22) 국어정책과-842(2017. 3. 6.) 국고보조사업 정산확정･통지(가극단 미래)

23) 참고인 OOO 조사보고(2018. 3. 13.)

시기 내용 비고

2016. 8. 5.
가극단 미래, 한글문화큰잔치 

보조금 교부 신청20)
∙ 예산 350만원

2016. 8. 26.
가극단 미래, 한글문화큰잔치 

교부금 결정 통지21)
∙ 교부금 350만원

2017. 3. 6.

가극단 미래, 한글문화큰잔치 

국가보조사업 

정산 확정22)

∙ 교부액 350만원

  - 집행액 320만원

  - 집행잔액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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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확인해 보았는데 확인한 결과는 다음 [표-6]과 같다.24) 

[표-6] 한글문화큰잔치 공연 부문 선정 단체 예산액, 교부액 비교(단위: 백만원)

번호 선정 단체
예산액 교부액

예산액 교부액 증감
국고 기타 합계 국고 기타 합계

1 가극단 미래 5.2 1 6.2 3.5 - 3.5 ▽1.7

2 류무용단 5 0.8 5.8 4.5 - 4.5 ▽0.5

3 극단 찰리 5 0.5 5.5 4.5 - 4.5 ▽0.5

4 극단 즐거운사람들 3.8 - 3.8 3.8 - 3.8 0

5 국제예술기획 6 0.6 6.6 6 - 6 0

6 국악뮤지컬집단 타루 5 0.7 5.7 4.5 - 4.5 ▽0.5

7 밀물 현대무용단 8.2 2.1 9.8 6 - 6 ▽2.2

8 (주)와이킥엔터테인먼트 4.8 - 4.8 4.5 - 4.5 ▽0.3

9  (주)극단 민들레 4.3 - 4.3 4 - 4 ▽0.3

10 청사국악관현악단 4.9 - 4.9 4.9 - 4.9 0

11 아트컴퍼니 행복자 5 0.15 5.15 4.5 - 4.5 ▽0.5

12 진조쿠르 5 - 5 4.5 - 4.5 ▽0.5

13 아트스테이지 다올 4.8 - 4.8 4.5 - 4.5 ▽0.3

14 엠스타그룹 5 - 5 4 - 4 ▽1

15 (사)농어촌문화미래연구소 6 0.6 6.6 6 - 6 0

16 뮤지컬 러브러브 5 - 5 4.5 - 4.5 ▽0.5

17 나누리무용단 5.5 1.5 7 5 - 5 ▽0.5

18 제이스타컴퍼니 5 - 5 4.5 - 4.5 ▽0.5

위 [표-6]에서 나타나듯이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단체의 교부금이 축소된 것을 

알 수 있다. 또 가극단 미래를 제외하고 공연 부문 공모에 선정된 단체 중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단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것으로 신청인과 가극단 미래의 블랙리스트 등재와 한글문화큰잔치 교부금 축소와

의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전 문체부 예술정책과 오OO은 2017. 10. 15. 서울지검에서 [리스트 - ’16. 9. 

27.현재] [2016. 기타사항 확인 리스트(K)] 문건에서 실제 배제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행

사에서 제외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운데 줄을 그어 표시를 하여 서울지검에 제출하였

다.25) 오OO이 제출한 문건을 보면 가극단 미래에는 가운데 줄이 그어져 있지 않은 것을 

24) 국어정책과-2608(2016. 8. 26.) 한글문화큰잔치 문화예술행사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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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있다. 오OO이 서울지검에 제출한 문건은 다음 [그림-4]와 같다.

[그림-4] [리스트 - ’16. 9. 27.현재] [2016. 기타사항 확인 리스트(K)](오OO이 서울지검에 

제출한 문건)

3) 소결

신청인은 가극단 미래가 한글문화큰잔치 공모에 선정된 후 교부금이 축소되었는데, 가

극단 미래의 한글문화큰잔치 교부금 축소와 신청인과 가극단 미래가 블랙리스트에 등재

된 것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요청하였다.

가극단 미래의 한글문화큰잔치 교부금이 신청한 액수 보다 축소되어 교부받은 것은 사

실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가극단 미래를 비롯해 한글문화큰잔치 공연 부문 공모에 선정

된 대부분 단체의 교부금이 축소되었고, 가극단 미래를 제외하고 공연 부문 공모에 선정

된 단체 중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단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신청인과 가극단 미래

의 블랙리스트 등재와 한글문화큰잔치 교부금 축소와의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5) 서울지검 오OO 진술조서(2017.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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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조사 결과 

1. 진상규명 사실 

가. 신청인이 블랙리스트 등재된 이유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선언 문화예술인 594인’ 명단은 문체부 등에서 차별 배

제를 위해 관리하여 온 블랙리스트에 해당한다. 신청인은 정권으로부터 부당하게 감시 

사찰 차별 배제의 대상자로 분류되어 관리되어왔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나. 국가기관에 의한 신청인의 통신자료 확인 이유 

신청인의 통신자료 제공사실 확인서를 보면 2015. 6. 24.부터 2015. 12. 28.까지 8

차례에 걸쳐 국정원, 경찰청, 서울경찰청에서 신청인의 통신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

된다.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에 신청인의 통신자료를 요청한 이유와 활용 내역에 대해 질의한 

바, 수사 대상자(용의자)와 신청인이 통화한 사실이 있어서 신청인의 통신자료를 요청했

지만 신청인의 통신자료를 수사 자료로 활용하지는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여기에서 수사 대상자(용의자)는 OOO을, 수사 대상자(용의자) 주변인은 신청인을 의

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 블랙리스트 등재로 인한 피해 여부

가극단 미래의 한글문화큰잔치 교부금이 공모 당시보다 축소되어 교부받은 것은 사실

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가극단 미래만 한글문화큰잔치 교부금이 축소된 것이 아니라 한

글문화큰잔치 공연 부문에 선정된 대부분의 단체가 교부금이 축소되었고, 선정된 단체 

중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단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리하면, 가극단 미래의 한글문화큰잔치 교부금 축소는 블랙리스트와 관계가 없는 것

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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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대전문학관 운영팀장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 의혹 사건

1. 의결주문

사건번호 2017특16[대전문학관 운영팀장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 의혹 사건]에 대한 

별지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한다.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가. 신청 취지

신청인 권미강은 2013. 10. 21.부터 대전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대전문학관의 운영팀

장(계약직)으로 근무하며 근무시작일로부터 2년 후 일반직 전환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

고 있었으나, 대전문학관에서 세월호 추모 활동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5. 9. 16. 근무

실적 ‘D’등급을 받아 일반직 전환 거부되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진상조사를 신청하

였다.

나. 진상규명한 사실의 요지

블랙리스트 사건의 본질은 국가권력을 장악한 세력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해 자신들에

게 비판적이거나 정치적 견해가 다르거나 비우호적인 국민을 감시, 통제, 차별, 배제 등

을 한 위법･부당한 행위라고 할 것이다. 또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단순히 명단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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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되었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활동

경력 등과 인사조치와의 연관성을 조사하였는바, 신청인에 대한 인사조치가 블랙리스트 

사건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와 별도로 신청인에 대한 인사조치

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노동청, 법원 등 관련 기관의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

으로 보인다. 

붙임 : 1. 책임심의위원 검토의견서 사본 1부

2. [대전문학관 운영팀장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 의혹 사건] 진상조사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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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7특16, 대전문학관 운영팀장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 의혹 사건 

[신청인] 권미강 

제1절 사건 개요

1. 신청의 취지1)

신청인 권미강(이하 ‘신청인’)은 2013. 11. 21. (재)대전문화재단(이하 ‘대전문화재

단’)과 사이에 ‘신분 : 다급, 계약기간 : 2013. 10. 21.~2014. 10. 20.’ 등을 내용으로 하

는 채용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기간 도과 후 1년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재계약을 체결하였

으며, 위 채용계약 당시 2년 도과 후 일반직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신청인은 2013. 10. 21.부터 대전문화재단 산하 대전문학관의 운영팀장으로 근무하

다가 2015. 6. 10. 갑자기 대전문화재단 교육지원팀장으로 발령이 났으며, 한편 대전문

학관 운영에 있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2015. 9. 18. 근무실적 D등급 평가를 

받아 일반직 전환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후 신청인은 국회의원 도종환으로부터 대전문학관이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것을 

듣게 되었는데, 대전문학관이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시와 그림 등을 전시하였고, 자신

이 대전문학관의 운영팀장이었기에 블랙리스트로 인해 위와 같이 일반직 전환이 되지 않

은 것으로 보이니 이에 대해 규명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2. 조사개시의 근거 및 목적

가. 조사개시의 근거 

본건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

정(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320호)｣ 제3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를 위한 조

사세칙｣ 제21조 등에 근거하여 조사개시의 필요성이 있어 2017. 11. 24. 제16차 전원위

1) 신청인의 조사신청서 (조사기록 제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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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에서 ‘조사개시결정’ 의결되었다.2) 

나. 조사의 목적

신청인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로 인하여 위와 같이 근무실적평가에서 D등급을 받

아 일반직 전환이 불가하였는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제2절 조사 경과 

1. 문건 등 자료조사 

2) 제16차 전원위원회 의결서 (조사기록 제5쪽)

연번 서명 진술자, 작성자 등 입수일

1 리스트-’16.2.1 현재 오OO 2017. 8. 17

2 제350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2017. 11. 25.

3 월간 토마토 인터뷰 월간 토마토 2017. 11. 28.

4 권미강과 대전문화재단 사이의 채용계약서
권미강∙대전문화재단 

이사장
2017. 11. 28.

5 관련 사진 권미강 2017. 11. 28.

6
대전에 세월호 참사 추모, 안전 다짐하는 ‘소망의 벽’, 

<아시아경제>, 2015. 4. 13.
아시아경제 2017. 12. 13.

7 (재)대전문화재단 직원 채용 공고 대전문화재단 2018. 1. 22.

8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논술시험 시행계획 공고 대전문화재단 2018. 2. 1.

9 직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공고 대전문화재단 2018. 2. 1.

10 한국문학관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한국문학관협회 2018. 2. 1.

11 ‘2015 생동하는 문학관 조성’사업 지원계획
문화체육관광부

(이하 ‘문체부’)
2018. 2. 1.

12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 홈페이지 

사업공모 및 관련 서류
예술위 2018. 2. 1.

13
권선택 대전시장 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 박찬인교수 

내정에 문화예술계 이견, <일요신문>, 2015. 2. 24.
일요신문 2018. 2. 1.

14
대전지역 교수 52명 “박정현 후보지지” 선언, 

<오마이뉴스>, 2014. 5. 30.
오마이뉴스 2018.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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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인 등 대인조사

연번 대상자 관계 제목

1 권미강 신청인 진술조서 (2017. 11. 28.)

2 박찬인 前 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 진술조서 (2017. 12. 14.)

3 OOO 前 대전문화재단 경영지원팀원 전화통화결과보고 (2018. 3. 6.)

4 OOO 前 대전문학관 직원 전화통화결과보고 (2018. 3. 6.)

5 임OO 前 대전시청 문화예술과장 전화통화결과보고 (2018. 3. 14.)

제3절 조사 사항･내용

1. 신청인의 채용 및 근무실적평가 등

가. 대전문화재단 직원 채용 공고 및 최종합격자 발표 공고 등

대전문화재단은 2013. 9. 12. 재단 홈페이지에 ‘직급 : 다급, 채용직위 : 팀장, 담당업

무 : 대전문학관 업무 총괄, 문학조사, 연구, 창작활동 지원, 기타 문화예술행정 등’을 내

용으로 하는 직원 채용공고를 하였고, 위 공고에는 계약기간이 1년에 불과하지만 계약기

간 만료 후 재계약이 가능하며, 2년간 근로한 자는 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일반직으로 전

환될 수 있고, 일반직 전환 후 대전문학관 운영 이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는 점이 기재

되었다.3) 

3) (재)대전문화재단 직원 채용 공고 (조사기록 제85쪽)

연번 서명 진술자, 작성자 등 입수일

15 근무실적 결과 통보 및 붙임 대전문화재단 2018. 2. 7.

16 성과목표평가서 대전문화재단 2018. 2. 7.

17 대전문화재단 인사 규정 대전문화재단 2018. 2. 7.

18 대전문화재단 근무평가 내규 대전문화재단 2018. 2. 7.

19 2015년 제5차 인사위원회 관련 자료 대전문화재단 2018. 2. 7.

20 2015년 제6차 인사위원회 관련 자료 대전문화재단 2018. 2. 7.

21 대전문화재단 팀장(다급) 일반직 전환비율 대전문화재단 2018.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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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신청인은 서류전형, 논술시험 및 면접을 거쳐 2013. 10. 8. 위 채용직위에 최종합

격하였다.4)

나. 2013. 11. 21.자 채용계약서

대전문화재단과 신청인은 2013. 11. 21. ‘신분 다급, 계약기간 2013. 10. 21.~2014. 

10. 20.’ 등을 내용으로 하는 채용계약을 체결하였다.5) 

다. 대전문화재단 인사 규정(2014. 10. 14. 규정 제56호로 개정된 것)6) 

대전문화재단 인사 규정은 

- ‘제5조(임용권자) : 모든 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임용권한을 대표이사에게 위

임할 수 있다.’, 

- ‘제8조(채용방법) 제4항 : 신규 직원채용은 계약기간 1년의 계약직으로 하며 근무

실적평가결과에 의하여 1년 연장가능하고, 2년 이상 재직하게 될 경우 근무실적

평가결과에 의하여 일반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일반직으로 전환 시에는 차

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16조(근무실적평가) 제4항 : 근무실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

여 근무실적평가위원회를 둔다. 다만 평가는 인사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5항 : 

근무실적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라. 대전문화재단 근무평가 내규(2015. 5. 27. 개정된 것)7) 

대전문화재단 근무평가 내규는 제7조(평가영역) 제2항에서 ‘평가요소는 다음 각호에 

의거 구성한다. 1. 업무성과 평가 : 사업･업무관련 달성 수준, 일정수준, 업무비중을 감안 

평가하고 70점을 만점으로 한다. 2. 수행능력 평가 : 기획능력 및 결과활용도, 사업관리 

능력, 근무태도로 구분 평가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30점을 만점으로 한다.’고 규

4)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논술시험 시행계획 공고 (조사기록 제89쪽), 직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발

표 공고 (조사기록 제90쪽)

5) 채용계약서 (조사기록 제40쪽)

6) 인사 규정 (조사기록 제119쪽)

7) (재)대전문화재단 근무평가 내규 일부개정(안) (조사기록 제1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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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있으며, <별표4>에서 평가등급을 계약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A등급(100점 이상)･B등급(85점~100점 미만)･C등급(70~85점 미만)은 연장

가능, D등급(55~70미만)･E등급(55점 미만)은 연장불가로 규정되어 있다.

마. 근무평가실적 관련 자료

(1) 신청인에 대한 2015. 8. 20.자 성과목표평가서(평가기간 : 2014. 10. 20.~현재)8) 

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 박찬인(3차 평정)은 

- 위 성과목표평가서 제3항 업무성과 평가내역에서 가)문학관 운영 및 시설관리 총

괄 항목(20%)에서 50점, 나) 문학관 기획전시 및 교육의 원활한 추진과 시확산시

민운동 전개 항목(30%)에서 60점, 다) 대전문화예술교육지원 센터로서의 안정적

인 업무 총괄 항목(30%)에서 50점, 라) 문화예술교육정책의 지속적인 연구 통한 

대전문화예술교육의 비전 마련 및 문화소외계층 문화예술교육 기반 마련 항목

(20%)에서 35점을 주었고, 

- 위 성과목표평가서 제4항 수행능력 평가내역에서 기획능력 및 결과활용도 항목

에서 5점, 사업관리능력 항목에서 5점, 근무태도에서 5점을 주었고,

- 위 성과목표평가서 제5항 가점 항목(업무제안/업무량)에서 2점을 주어, 종합평

가에서 67점(509)+15+2)이 되었다.

8) 성과목표평가서 (조사기록 제169쪽)

9) 대전문화재단 근무평가 내규 제7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업무성과 평가’는 70점 만점으로 평가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이 사건 업무성과 평가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곱한 값으로

서 총합을 50점으로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 내규에 따라 70점 만점으로 하여 계산한다면 총합이 35

점{0.7(50*0.2+60*0.3+50*0.3+35*0.2)}이 되어 종합평가 점수는 52점으로 ‘F등급’(연장불가)에 

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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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찬인은 위 성과목표평가서 제8항 평가자 평가의견란에 아래와 같이 기재하였다.

(2) 2015. 9. 15. 대전문화재단 인사위원회 회의 및 의결 등

대전문화재단은 2015. 9. 15. 인사위원회 회의에서 신청인에 대한 근무실적 최종평가

를 위 성과목표평가서와 같이 ‘총점 67점, 평가등급 D, 일반직 전환여부 : 불가’로 의결

하였다(의결자 : 인사위원회 위원장 박찬인, 위원 김OO, 위원 이OO).10) 이후 대전문화

재단은 신청인에게 2015. 9. 18.자 근무실적평가 결과를 통보하였으며11), 신청인은 이

에 대해 2015. 9. 23. 이의신청을 하였으나12), 위 이의신청은 인정되지 아니하였다. 

바. 신청인의 진술13)

신청인은 2017. 11. 28.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계약기간 만료 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근무평점 D를 받았고, 재계약이 거부되

었다. 그래서 제가 했던 세월호 추모 관련 전시 때문에 인사상 불이익한 조치를 받

았다는 생각이 들어 신청하게 되었다.

- 블랙리스트에 직접 등재된 것은 아닌데, 前 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 박찬인이 등

재됨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것 같다. 

- 교육지원팀장으로서 평가는 3개월 밖에 들어가지 않는데 위와 같이 근무평점 D

가 나온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10) 2015년 제5차 인사위원회 의결서 (조사기록 제150쪽)

11) 근무실적 결과통보 (조사기록 제148쪽)

12) 이의신청 접수개요 (조사기록 제181쪽)

13) 신청인에 대한 진술조서 (조사기록 제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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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인과 블랙리스트와의 관련성에 대한 조사 

가. 문체부 사무관 오OO 관리의 리스트

2015년도 문체부 관련 지원사업 중 ‘생동하는 문학관(2015. 5. 공고)’ 관련 검토내용 

명단에 ‘박찬인’이 기재되어 있고, 2016년도 문체부 관련 지원사업 중 ‘지역대표공연예

술제(2015. 12. 14. 공고)’ 관련 검토내용 중 청와대에서 추가통보한 명단에 ‘박찬인’이 

기재되어 있다.14) 

나. 2017. 3. 23.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15)

2017. 3. 23.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도종환 위원은 “이것도 보세요, 문화

부 내부 대외비 문건 보세요. ‘생동하는 문학관’ 거기 보니까 저기 5명이 나와요, 김성종･

장성수･강형철･박찬인･소재호. 이 사람들 누구냐면 김성종 추리문학관 관장이에요. 장

성수 최명희문학관 관장이고요. 강형철 신동엽기념사업회 이사장이고 신동엽문학관 운

영하는데 관여하고 있고요. 박찬인 대전문학관 관장이고 소재호 신석정문학관 관장인

데, 그 뒤에 보면 ‘단순 가담’이라고 되어 있어요. 단순 가담이 뭡니까? 이 문학관이 무슨 

이적단체입니까? 그리고는 저렇게 다 탈락시켰어요. 블랙리스트 적용한 거란 말이에

요.”라고 발언하였다. 

14) 리스트-’16.2.1 현재 (조사기록 제14, 16쪽) 

15) 제350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 (조사기록 제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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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前 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 박찬인 진술16)

박찬인은 2017. 12. 14.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2015. 3. 11.부터 대전문화재단의 대표이사로 근무를 시작하였고, 세월호 관련 

교수 시국선언 참여한 적이 있다. 

- 대전시청, 문체부, 국정원 등으로부터 부당하게 지시받거나 압력을 받은 적이 없다. 

- 대전문학관에서의 신청인의 세월호 추모활동 때문에 자신이 리스트에 등재되었

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 신청인의 세월호 추모 활동이 대전문화재단 내･외부에서 문제된 적은 전혀 없었

다. 재단 내에서는 그런 점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 한 적이 없었다. 또한 시청에

도 빈소가 있고, 유성구청 앞에도 있어 대전시청, 대전문화재단, 대전문학관에서

는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분위기였다. 

라. 관련 기사

(1) <대전에 세월호 참사 추모, 안전 다짐하는 ‘소망의 벽’> 아시아경제 2015. 4. 13.자 기사 17)

대전시에서 2015. 4. 13.~19.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세월호 참사 추모주간을 운

영하면서 대전시청 로비 동편 벽면에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고 안전을 다짐하는 ‘소망의 

벽’을 세웠다는 내용이다. 

(2) <시국선언 대전･충남지역 교수 216명> 한겨례신문 2009. 6. 9.자 기사18)

대전･충남지역 교수 216명이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를 우려한다는 내용의 시국선언

을 했다는 내용을 다룬 기사로서 위 216명의 명단에 박찬인이 포함되어 있다.

16) 박찬인에 대한 진술조서 (조사기록 제46쪽)

17) 대전에 세월호 참사 추모, 안전 다짐하는 ‘소망의 벽’ (조사기록 제80쪽)

18) 시국선언 대전･충남지역 교수 216명(6월 9일) (조사기록 제1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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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전지역 교수 52명 “박정현 후보 지지” 선언> 오마이뉴스 2014. 5. 30. 기사 19)

김선건 등 대전지역 교수 52명이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로 나온 박정현 후보를 지지하는 선언을 했다는 내용을 다룬 기사로서 위 52명의 명단에 

박찬인이 포함되어 있다.

마. 참고인 전화 진술

(1) 대전문화재단 경영지원팀 인사관리 직원이었던 OOO은 대전문화재단에서 

2014~2015년 세월호 추모 활동 관련 갈등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 

(2) 대전문학관 직원이었던 OOO는 오히려 대전시청은 세월호 추모 빈소를 마련한 이

후 대전문학관에 연락하여 추모활동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한 바가 있고, 다만 

신청인과 대전지방 원로 송OO, 前 대학문학관 관장 박OO, 대전시청 문화예술과 

공무원 이OO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신청인이 대전문학관을 

젊은 사람들과 함께 혁신적으로 운영해 보려고 시도한 반면 송OO, 박OO는 원로

로서 그들이 대전문학관 운영을 주도하려고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한다는 취

지로 진술하였다.21) 

(3) 대전시청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장이었던 임OO은 자신이 박찬인에게 신청

인의 일반직 전환과 관련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당시 대전시장이 야당 출신이

었고, 박찬인도 시민단체 출신이었기에 신청인에게 정치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가

하였을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진술하였다.22)

3. 대전문학관과 블랙리스트와의 관련성에 대한 조사 

가. 문체부 2015. 5. 6.자 ‘2015 생동하는 문학관 조성’ 사업 공모안내23)

문체부 예술정책과는 2015. 5. 6. 수신자를 ‘한국문학관협회 회원, 한국문학관협회’

19) 대전지역 교수 52명 “박정현 후보지지” 선언 (조사기록 제113쪽)

20) 조사보고(OOO 전화통화결과보고) (조사기록 제195쪽)

21) 조사보고(이OO 전화통화결과보고) (조사기록 제196쪽)

22) 조사보고(임OO 전화통화결과보고) (조사기록 제198쪽)

23) ‘2015 생동하는 문학관 조성’ 사업 공모안내 (조사기록 제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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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여 ‘2015 생동하는 문학관 조성 사업 공모안내 공문을 시행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사 업 명 : 2015년도 생동하는 문학과 조성사업

- 사업내용 : 2015년도 올해의 좋은 문학관 프로그램 선정 및 문학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등

- 사업기간 : 2015년 5월 ~ 2016년 3월

- 공모방법 : 사업계획서 작성 후 한국문학관협회에 제출

나. 한국문학관협회 2015. 8. 13.자 2015 생동하는 문학관 조성 사업 선정공고24)

한국문학관협회는 2015. 8. 13. 협회 홈페이지에 ‘2015 생동하는 문학관 조성’ 사업 

선정 공고를 게시하였는데, 김달진 문학관 등 11개 지원대상이 선정되었으며, 11개 지원

대상에 대한 지원금은 총 189,780,000원이 책정되었다.

※ 대전문학관은 위 선정대상에 없었는데, 박찬인은 대전문학관 담당 팀장에게 확인해 보니 대전문학관은 위 사업에 

지원한 바가 없다고 진술함25)

4. 신청인의 근무실적평가에 대한 조사 

박찬인은 2017. 12. 14.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신청인은 일을 잘 하는 편이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근무평점 D를 받을 정도는 아

니었던 것 같기는 하다.

- 인사권자가 저인데 지역 여론이 있어도 좋은 인사권자라면 그걸 당장에 뿌리치고 

지켜주고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 시청에서 그런 이야기가 없었다면 저 스스로 재계약을 안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시장비서실이 전화가 와서 시장님이 다른 일로 만나자고 해서 갔는데, 시장비서

실장이 재계약할 때가 되었는데 신청인은 안되지 않겠냐고 했고, 심각하게 고려

해 주셨으면 말하는 정도였다. 과장님은 원만하지 못하게 계속 시끄럽지 않더냐

고 했다. 

24) ‘2015 생동하는 문학관 조성’ 사업 선정공고 (조사기록 제77쪽)

25) 박찬인에 대한 진술조서 (조사기록 제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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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OO 교수는 저에게 수차례 신청인은 안되겠다고 이야기했을 정도고, 문학관에 

자문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그런 원로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다. 아마 그 자문위

원회와 계속적으로 충돌을 했을 것이다. 신청인은 신청인대로 내가 팀장이고 문

학관이 재단 소속이니까 자신 뜻대로 가고 싶었을 거고, 문학관을 만들 때부터 박

헌오 관장을 지지했던 원로들은 우리가 만든 건데, 새파란 애가 뭘 그렇게 아냐 이

러면서 문학관을 이끌고 나가는 방향에 관한 갈등이 있었을 거 같다.

제4절 조사 결과

1. 신청인과 블랙리스트와의 관련성

신청인은 자신이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지 아니하였지만 자신의 세월호 참사 추모 활동

으로 인해 위와 같이 근무실적평가에서 D등급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의혹을 제기하였

으나, 위와 같이 부당한 외압을 받은 적이 없다는 박찬인의 진술, 세월호 참사 추모활동

에 대해 대전시청, 대전문화재단 등이 우호적인 분위기였던 사정, 신청인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것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의 세월호 참사 추모 

활동으로 인해 신청인이 근무실적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

하다.

2. 대전문학관과 블랙리스트와의 관련성

문체부 사무관 오OO 관리의 리스트에 나타난 바와 같이 대전문학관이 아닌 ‘박찬인’

이 기재되어 있고, 또한 박찬인의 시국선언 참가 등 그의 사회활동 내용에 비추어 보면 박

찬인이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시절 지속적으로 그 정권들에 대해 비판적인 활동을 한 

것을 알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리스트에 박찬인이 올라가게 된 것은 박찬인 개인 

사회활동 때문인 것으로 보여 대전문학관 단체 자체와 블랙리스트와의 관련성을 인정하

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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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인의 근무평가실적에 관하여 

신청인이 비록 블랙리스트로 인해 근무평가실적에서 D등급을 받은 것을 인정할 근거

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무실적평가는 크게 업무성과 평가

내역과 수행능력 평가내역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반면 지역 여론은 평가내역 항목으로 

삼아야 하는지 불분명하고, 또한 대전문화재단 인사 규정 제16조의 취지에 의하면 근무

실적평가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되어야 하는데 평정자인 박찬인의 진술에 의하더

라도 박찬인은 신청인에 대한 근무실적평가 과정에서 그 기준인 업무수행 평가내역과 수

행능력 평가내역보다 지역 여론을 우선시한 것으로서 보인다. 다만 이러한 근무실적평가

가 재량권을 넘은 위법･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 법원 등 관련 기관의 최종 

판단이 필요하다.

제5절 결론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본질은 국가권력을 장악한 세력이 자신들에게 비판적이거

나 정치적 견해가 다른 국민을 감시, 통제, 차별, 배제한 위법･부당한 행위라고 할 것인

바, 블랙리스트로 인한 피해자인지 여부는 일정한 개인 내지 단체가 단순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명단에 등재되었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설령 명단에 등

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정권에 비우호적이라는 점을 이유로 감시, 통제, 

차별, 배제당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블랙리스트 피해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세월호 참사 추모 활동과 대전문화재단의 신청인에 대

한 인사조치와의 연관성을 조사하였는바, 신청인이 세월호 참사 추모 활동 등 박근혜 정

권에 비우호적인 행위를 한 바는 확인되나 그로 인하여 신청인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명단에 등재되었다거나 대전문화재단의 신청인에 대한 인사조치가 문화예술계 블랙리

스트의 실행의 결과라는 점은 확인할 수 없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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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충북문화재단 대표 내정자 강태재에 대한 
사찰 및 탄압 사건

1. 의결주문

사건번호 2017특19[충북문화재단 대표 내정자 강태재에 대한 사찰 및 탄압 사건]]에 

대한 별지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한다.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가. 신청 취지

강태재는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의 공동대표로 활동한 바 있고, 2011. 5. 2.경 충북문

화재단의 대표로 내정되었으나, 1979년 청주상공회의소 입사 당시 자신의 학력을 허위 

기재했던 사실을 지역 언론에서 보도하며, 당시 여당(한나라당)에서도 사퇴를 촉구하여 

같은 해. 6. 1. 사퇴하였다.

이후 2017. 9. 28.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특별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

명박 정부 당시 야당(당시 민주당) 지자체장들에 대해 ‘주요 국정 저해 사례’ 명목으로 경

찰, 국정원 등이 청와대에 보고를 하였고, 내용 중 강태재에 대해 ‘종북 좌파 강태재 충북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도 문화재단 이사장에 내정’이라고 보고되어 있는 등의 내용으로 

보아 ‘종북좌파 제어 공작’의 의혹이 있기에 조사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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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진상규명한 사실의 요지

강태재 대표이사의 자진 사퇴 경위에 있어 명확히 판단을 하기는 어려우나, 현상적으

로는 과거 강태재가 ‘허위 학력’ 기재로 취업한 사실이 부각되어 사퇴한 것으로 나타나지

만 당시 지역의 정치적 상황이 더 주요한 배경이 되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다.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의 요지

당시 국가정보원, 경찰 등의 기관에서 강태재에 대하여 사찰을 하였는지 여부와 신청

인이 의혹으로 제기하는 것처럼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 직에서 강태재를 퇴임시키려는 

목적으로 ‘제어 공작’을 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한정된 조사 기한 등으로 인해 충

분히 조사하지 못하였다.

붙임 : [충북문화재단 대표 내정자 강태재에 대한 사찰 및 탄압 사건] 진상조사결과

보고서

[사   건] 2017특19 충북문화재단 대표 내정자 강태재에 대한 사찰 및 탄압 사건

[신청인]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제1절 조사 개요

1. 신청 취지

신청인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신청인의 공동 대표를 역임

한 바 있는 강태재가 2011. 5. 2.경 같은 해 7. 1. 출범 예정인 (재)충북문화재단의 대표

이사로 내정되었는데, 당시 한나라당 충북도당으로부터 이시종 충북도지사의 ‘코드인

사’라는 비판을 받기 시작한 데 이어 과거 강태재가 1979년 청주상공회의소에 취업할 당

시 고교 중퇴임에도 ‘1964년 대전 D고교 졸업’이라고 이력서에 허위 기재하였다는 사실

이 지역 언론에 보도되면서 ‘허위 학력’ 논란에 휩싸였고 그 결과 6. 1. 자진사퇴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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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고 했다.

이후 신청인은 2017. 9. 28.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특별위원회가 이명박 정부 시기 

국정원, 경찰, 청와대 등에서 KBS에 대한 언론탄압과 당시 ‘야권 지자체장의 국정운영 

저해 주요 사례’를 보고한 문건을 봤다면서, 위 문건 내용 중 ‘이시종 충북지사(민)’의 ‘주

요 국정 저해 사례’에 대한 보고 내용에 ‘∙ 좌편향 인사 → 허위학력 기재 논란에도 불구하

고 종북･좌파 강태재 충북참여연대 공동대표를 도 문화재단 이사장 내정 강행, 문화예술

계 등 지역사회 통합 저해로 빈축 야기’, ‘※강태재는 지역언론에서 허위학력 의혹을 계

속 제기하자 6. 1. 자진사퇴’라고 보고되어 있다고 발표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신청인은 당시 강태재에 대해 ‘종북･좌파’로 명기하여 보고하게 된 경위와 2011

년 사건 당시 강태재가 자진 사퇴를 하기 까지 일련의 사건에서 국가기관과 지역 언론사

가 부당하게 개입하여 ‘종북좌파 제어 공작’을 했을 의혹을 제기하며 진상 규명을 요구하

였다.

2. 조사개시의 근거와 목적

가. 조사개시의 근거

위원회는 본 건에 대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320호)｣ 제3조(기능), ｢문화예술계 블랙리스

트 진상조사를 위한 조사세칙｣ 제21조 등에 근거하여 2017. 12. 6. 제17차 전원위원회

에서 ‘조사개시결정’ 의결하였다. 

나. 조사 목적

2011. 5. 2.경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 내정 당시 정부 기관에 의해 소위 ‘종북 좌파’로 

분류되어 보고되게 된 경위와 과거 ‘허위 학력’ 기재 논란으로 사퇴하게 된 사실과의 관

련성 여부 등에 대해 규명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책 등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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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조사 경과

위원회는 본 사건 조사에 있어서 한정된 조사활동기간과 권한, 인력 등의 이유로 충분

한 조사를 할 수 없었기에 당시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충북도 등에서 발표한 공식 자료 등

에 기초하여 사건의 쟁점이 되는 사안을 정리하는 데 노력했다.

1. 자료조사

연번 자료명 생산자/기관 생산일자 수집일자

1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특별위원회 보도자료

- 이명박정부의 언론탄압과 관권선거 의혹 사실로 

밝혀져

더불어민주당 2017. 9. 28.

2 MB정부 안희정･염홍철･이시종 사찰했나 금강일보 2017. 9. 28.

3 ‘전국 최초 충북 무상급식’이 국정 저해 사례? 뉴스1 2017. 9. 29.

4 충북문화재단 초대 대표 강태재씨 내정 충북넷 2011. 5. 2.

5 한나라당 충북도당 “강 대표이사 사퇴하라” 충북일보 2011. 5. 31.

6 강태재 ‘자격미달 이력서’로 4년째 대학 출강 충북일보 2011. 5. 31.

7 학력파문 강태재씨 “자진사퇴하겠다” 충북일보 2011. 6. 1.

8
한나라 충북도당 “사퇴만으론 부족, 이사진 구성 

원점부터”
충북일보 2011. 6. 1.

9 서원대, ‘학력논란’ 강태재씨 강사 해촉 충북일보 2011. 6. 13.

10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 선임누제 해법없나 충북일보 2011. 10. 13.

11 충북도 “문화재단 대표 합의하라” 통첩 충북일보 2011. 10. 31.

12 (재)충북문화재단 정관 충북문화재단 2011. 11. 23.

13 충북예술계 숙원 문화재단 ‘출범’ 충북일보 2011. 11. 23.

14 충북도청 보도자료 충북도청

① “충북문화재단 설립 자문위원회” 오늘 첫 회의 열려 2009. 4. 8.

② “충북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첫 공청회 열려 2009. 5. 21.

③ 6월22일 “충북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공청회 열려 2009. 6. 19.

④ “충북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마지막 공청회 열려 2009. 7. 8.

⑤ 충북문화재단 이사진 총21명으로 구성 2011. 5. 11.

⑥ 충북문화재단 설립과 관련한 도지사 입장 표명 2011. 5. 24.

⑦ 충북도, 문화재단 대표이사 예술단체에 합의추천 요청 2011. 11. 1.

⑧ 충청북도, (재)충북문화재단 설립 본격 추진 2011. 11. 16.

⑨ (재)충북문화재단 창립총회 개최 2011. 11. 23.

⑩ 충북문화재단, 20일 공식 출범 201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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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인 등 진술조사

연번 진술인 사건관계 방식 일자

1 강태재 신청인 전화통화
① 2017. 12. 7.

② 2018. 4. 8.

2 이OO 신청인의 고교 동창 전화통화 2018. 3. 16.

제3절 조사 내용

1. (재)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 내정 경위

충청북도는 과거 관(官)주도 문화예술행정에서 벗어나 민간 문화예술계의 전문성을 

반영하여 도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복지를 향상시키고자 민선4기인 2009. 

2.경부터 충북문화재단 설립을 추진했다. 

당시 정우택 충북도지사는 2009. 2. 19. 문화재단 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같은 

해 4. 9. 충북문화재단 설립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위원장에 강태재를 위촉하였다. 이

후 강태재는 문화재단 설립을 위해 주도적으로 활동하여 공청회, 토론회 등 여론청취를 

진행하였고, 2009. 12. 21. 발기인대회를 하는 등 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1)

충청북도는 2011. 5. 2. 강태재를 문화재단의 대표이사로 내정하게 된 경위에 대해 

‘그 동안 예총, 민예총 등의 의견을 종합 수렴한 결과 여러 대안 중 가장 적임자라고 판단’

하였다며, 그 이유로 ‘민선 4기인 2009년 정우택 지사로부터 충북문화재단 설립 자문위

원장을 위촉받아 지금까지 도내지역 순회 공청회, 토론회, 발기인대회 등 오랫동안 준비

를 해온 업무의 연속성을 기한다는 점’과 ‘각계각층과 많은 교감을 해온 점’, 그리고 강태

재가 ‘충북아트페어 조직위원장, 청주직지축제 집행위원장, 청주공예비엔날레 조직위

원, 특히 충북문화예술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충북문화예술포럼 대표 등의 다

양한 경력을 쌓았다는 점 등을 중시하여 적임자라 판단’하였다 했다.2)

2011. 11. 23. 문화재단 설립 당시 정관 제8조(대표이사) 조항에 ‘① 대표이사는 이사

1) 충북도청, 보도자료 ｢충북문화재단 설립과 관련한 도지사 입장 표명｣, 2011. 5. 24.

2) 충북도청, 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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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도지사)의 제청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다.

2. 내정자 강태재의 자진사퇴 경위

가. 충북문화재단 이사진 구성

(1) 정관의 규정

2011. 11. 23. 문화재단 설립 당시의 정관에는 제9조(이사)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① 이사는 대표이사, 당연직 이사, 선임직 이사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자는 당연직 이사로 한다.

1. 도지사

2. 도 문화예술업무 담당국장

③ 선임직 이사는 도의회 추천자 1명, 문화예술단체(충북예총, 충북민예총, 충북문화원) 추천자 3명, 도 

추천자 11명, 부시장･부군수 3명(2년마다, 권역별 직제순 윤번제)으로 이사장이 선임하며, 제12조제1

항에 따라 해임된 자는 재선임할 수 없다.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⑤ 이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2) 이사진 구성에서 정치적 편향성 여부

충청북도는 2011. 5. 9. 충북문화재단 이사진 19명의 명단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했

다. 회견에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를 대표이사로 선임한 점과 관련해 일각에서 ‘순수문

화예술 단체가 정치색을 띨 수도 있다’는 비판을 가하고 있는데, 이사진만큼은 철저히 문

화예술에 열정을 품은 일물만으로 구성했다”고 발표했다.3)

그러나 이튿날인 5. 10. 충북도 문화예술과의 ‘충북문화재단 이사진 검토의견 보고’라

는 제목의 내부문건이 외부로 유출되었다. 당시 언론에는 ‘문건에는 한나라당 성향 인물

이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민주노동당 성향 예술인들은 이사로서 자격이 없다

고 분석’되어 있었고, 충북도에서 해당 이사진들을 잘 아는 ‘도의원들에게 성향분석을 의

3) 충북일보, ｢‘충북문화재단 이사진 검토의견 보고’ 물의｣, 2011.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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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하고, 의원들의 평가를 기준으로 검토의견을 만들었다는 반증’이라고 보도되었다.4)

다음날인 5. 11. 한나라당 충북도당은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시종 지

사는 도민에게 석고 대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한나라당 충북도당위원장은 “언론

에 공개된 문건에는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성향의 인사가 배제되고 ‘선거조력, 정무적 도

움 가능’ 등의 문구가 나오는데 이는 이 지사와 민주당의 코드에 맞는 인사만을 내정한 것

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지사는 충북문화재단 대표 이사와 이사진 내

정을 즉각 철회하고 예술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고 덧붙

였다.5)

이어 5. 19. 한나라당 충북도당 당원･당직자 등 80여 명이 결의대회를 열고 “코드 인

사”에 대한 이시종 지사의 사과를 요구했다. 5. 24.에는 성명을 통해 “이 지사는 해명 아

닌 해명을 늘어놓았다”며 “문화재단 인선을 ‘엽관제’(충성도나 전과를 통해 자리를 내주

는 관행을 의미) 측면에서 볼 때 어느 정도 인정할 부분도 있지만, 이 지사는 지나친 정치

적 코드인사는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즉각 철회했어야 마땅하다”며 “어설픈 변명으로 은

근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도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밝혔다.6)

이에 대해 충북도는 5. 24. 보도자료를 통해 “이사진 총21명 중 공무원 5명(도지사, 담

당국장, 부군수 3)을 제외한 민간인 16명은 예총 소속 8명, 민예총 소속5명, 문화원 소속

2명, 기타 1명으로 예총･보수인사를 더 많이 안배”하였다면서, “후보는 도의회, 예총, 민

예총, 문화원에 공식적 추천을 받고 시장･군수, 도의원 등에게 의견을 다각도로 들어 선

정”하였다며, “정당의 공식적인 추천은 받지 않았으며 실무 검토과정에서 비공식적으로 

검토되었다 해도 이는 철저히 배제”하였다고 설명했다.7)

나. 내정자 강태재의 자진사퇴 경위

(1) 언론 보도 내용

당시 언론사에 보도된 내용 중 일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4) 충북일보, 위 기사.

5) 충북일보, ｢‘충북문화재단 이사진 성향조사’ 파문 확산｣, 2011. 5. 11.

6) 충북일보, ｢한나라당 충북도당 “문화재단 코드인사, 변명말라”｣, 2011. 5. 24.

7) 충북도청, 보도자료 ｢충북문화재단 설립과 관련한 도지사 입장 표명｣, 2011.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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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충북문화재단 대표자 허위 학력 ‘파문’｣8)

- 충북도가 ‘정치성향 조사’ 논란을 정면 돌파하면서 충북문화재단 출범을 강행했

지만 대표이사의 허위학력 파문이 불거져 새 국면을 맞게 됐다.

- 30일 충북도에 따르면 문화재단 초대 대표이사로 선임된 강태재(65)씨는 그 동안 

청주중, 대전고를 졸업한 것으로 돼 있었지만, 청주중학교 2학년을 마치고 대전

중으로 전학한 뒤 대전고(2년)를 중퇴한 것이 그의 실제 학력인 것으로 확인됐다.

- 그는 1978년 청주상공회의소에 취직할 당시 학력을 ‘대전고 졸업’이라고 표기했

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강 대표는 “고백할 게 있다”고 운을 뗀 뒤 “상공회의소가 당시 경력 직원을 채용했

기 때문에 고교 중퇴라고 밝히긴 어려웠다”고 고백했다.

- 강 대표는 이어 “젊은 시절 치기로 그 같은 실수를 했는데, 그게 수십년 사회생활

에 멍에가 돼 버렸다”며 “하지만 이번(문화재단 대표이사 선입과정)에는 ‘고교 중

퇴’를 떳떳하게 밝혔다”고 덧붙였다.

- 앞서 도는 27일 충북문화재단 첫 임시이사회를 열고 강 대표이사 등 민간이사와 

당연직 간부 공무원들에게 임명장을 줬다.

- 재단은 다음달 10일 창립총회를 갖고 법인설립등기 절차를 밟은 뒤 7. 1. 자로 출

범할 계획이었지만 강 대표가 사직서를 낼 경우 후임자 인선 등을 다시 밟을 수밖

에 없게 된다.

(나) ｢충북문화재단 대표 ‘허위학력’ 논란(종합)｣9)

- 30일 충북도와 강 대표이사 등에 따르면 강 대표는 1979년 청주지역 모 경제단체

에 취업할 당시 1964년 대전 D고교 졸업이라는 내용의 ‘자필이력서’를 제출했으

나 강 대표는 가정형편 때문에 2학년때 이 학교를 중퇴했다.

- 강 대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등 당시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취업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경력직으로 스카우트되는 상황에서 고교 중퇴라는 게 창피해서 이렇

게 했다”고 말했다.

- 이어 “어쨌든 부끄러운 일이다. 학벌 때문에 멍에를 안고 살와 왔는데 언젠가는 이 

8) 충북넷, 2011. 5. 30.

9) 연합뉴스, 2011.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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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털고 가려고 했다”며 “(이사회 의결 등 정식절차를 거쳐 임명된 만큼) 거취 

문제는 인사권자(이시종 지사)와 상의해 결정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강 대표이사가 도에 제출한 이력서에서 ‘청주 C중 입학, 대전 

D중 전학, 대전 D고교 중퇴’라고 밝히는 등 대표이사 선임 과정에서 문제점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라며 “재단 대표이사를 학력이 아닌 창의성과 예술혼을 바탕으로 

뽑았기 때문에 ‘허위학력 게재’ 문제는 재단 대표이사 임명과는 별개”라고 말했다.

- 또 다른 관계자는 강씨가 이달 초 문화재단 대표이사로 내정될 당시 ‘1964년 D고

졸’이라는 보도자료를 낸 것과 관련 “언론사 인명록, 위원회 활동 기록 등을 토대

로 실무자가 브리핑 참고자료로 작성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한나라당 충북도당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강씨가 허위학력 의혹에 휩싸인 것은 

자신이 시민단체의 대표로서 도덕성을 그토록 강조했던 점을 감안하면 참으로 어

처구니없는 일이 아닐수 없다”라며 “이 지사는 만신창이가 된 충북문화재단 대표

이사 및 이사진 구성을 즉각 철회하라”라고 요구했다.

(다) ｢‘고퇴’ 강태재씨 ‘고졸’ 이력서 냈나｣10)

- 이시종 지사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재단 대표이사 공모당시 제출한 이력서에 

‘고교중퇴’라고 기록돼 있는 만큼 문제될 게 없다”고 말해 인사를 번복할 생각이 

없음을 드러냈다.

(라) ｢한나라당 충북도당 “강 대표이사 사퇴하라”｣11)

- 이날 윤경식 도당위원장은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과 관련해서 많이 시끄럽

다”며 “이시종 지사의 독선과 아집이 하늘을 찌르고 있고, 도민과 국민의 원성이 

자자하다”고 꼬집었다.

- 그는 이어 “급기야 시민단체 대표였던 사람을 문화재단 대표이사로 선임한지 얼

마 되지 않았는데 학력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허위 학력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

났다”며 “학력이 좋고 나쁨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허위인 것이 문제다. 시민단체 

대표의 도덕적 문제가 문화재단 대표이사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10) 뉴시스, 2011. 5. 30.

11) 충북일보, 2011.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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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인 주장 내용

신청인은 ‘2011년 지역 신문에서 대전고 졸업이 아닌 중퇴라는 사실을 보도하여 학력

위조 논란’을 일으켰다며, 당시 강태재는 ‘가정형편으로 학업을 마치지 못하고 1979년 

청주 상공회의소 입사 시 이력서에 대전고 졸업으로 기재했다는 사실은 인정’하였으며, 

충북문화재단 이력서에는 ‘대전고 중퇴라고 기재’했다고 한다. 또한 ‘평소 사석이나 강의 

시에도 고등학교를 끝까지 마치지 못했다는 발언을 하였으며, 다수 사람이 고교 중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갑자기 학력위조 논란이 불거지고 지역 언론은 기다

렸다는 듯이 비방기사와 사퇴를 촉구하는 기사를 쏟아냈다’고 주장했다.12)

신청인은 강태재의 고교 중퇴 사실은 ‘이미 새로울 것이 없는 사실’이고 강태재 본인이 

과거에도 공공연히 밝힌 사실임에도 지역 언론과 한나라당 충북도당에서 지속적으로 사

퇴할 것을 촉구하여 2011. 6. 1. 자진사퇴를 결정했다고 한다.

3. 내정자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동향보고 여부

가. 자료조사 내용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특별위원회(이하 ‘민주당 적폐청산특위’라 한다)는 2017. 9. 

28. ‘이명박정부 당시 국정원 및 경찰, 청와대 등에서 작성한 문건을 확인’하였다며, 해

당 문건은 ‘김효재 전 이명박대통령 정무수석의 보좌관 김성준이 유출한 문건으로 김성

준은 이중 일부 문건에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3백만원을 받았으며, 공

소장에 따르면 김씨가 유출한 기록물들은 국가정보원, 경찰청에서 생산된 문건임이 적시

되어 있다’고 밝혔다.

위 문건 내용 중에는 ｢야권 지자체장의 국정운영 저해 실태 및 고려사항｣의 제목으로 

일부 야권 지자체장(광역 8명, 기초 23명)들은 국익과 지역발전보다는 당리당략･이념을 

우선시하며 국정기조에 역행하고 있어 적극제어‘가 필요하다고 보고되어 있다.

문건에는 이시종 당시 충북지사의 경우 ‘세금급식(무상급식) 추진’과 ‘좌편향 인사’를 

주요 국정 저해 사례로 보고되어 있는데, 구체적 내용으로 ‘좌편향 인사 → 허위학력 기재 

논란에도 불구하고 종북･좌파 강태재 충북참여연대 공동대표를 도 문화재단 이사장 내

정 강행, 문화예술계 등 지역사회 통합 저해로 빈축 야기’, ‘※ 강태재는 지역 언론에서 허

12) 조사신청서, 별지 1(사건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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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학력 의혹을 계속 제기하자 6. 1. 자진사퇴’라고 보고되어 있다.13)

나. 국가정보원 자료 요청 결과

위원회는 위 민주당 적폐청산특위가 확인한 문건을 기초로 국가정보원에 2011년 당

시 ‘충북문화재단’과 ‘강태재’, 충북도지사 ‘이시종’ 등에 대한 동향보고 내지 정보보고 

등의 자료를 요청하였다. 이에 국정원은 민주당 적폐청산특위가 공개한 ‘야권 지자체장

의 국정운영 저해 주요 사례’ 문건은 국정원에서 생산한 문건으로 확인되나, 위원회가 요

청한 동향보고 내지 정보보고와 관련된 자료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14)

제4절 조사 결과

1. 진상규명 사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강태재가 재단 대표이사로 내정된 2011. 5. 2. 직후에는 강

태재의 과거 ‘허위 학력’ 기재 사실이 바로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가, 5. 9. 이사진 19명의 

명단 발표 후 바로 다음 날, 충북도 문화예술과의 ‘충북문화재단 이사진 검토의견 보고’

라는 제목의 내부문건이 외부로 유출되면서 소위 ‘코드인사’, ‘정치적 편향성’ 등의 문제

가 논란이 되었다.

이에 충북도에서는 총 21명의 이사진을 구성하는 데 있어 사전에 ‘도의회, 예총, 민예

총, 문화원에 공식적 추천을 받고 시장･군수, 도의원 등에게 의견을 다각도로 들어 선정’

하였다며, 16명의 민간인 선임직 이사 구성에서 ‘예총 소속 8명, 민예총 소속5명, 문화원 

소속2명, 기타 1명으로 예총･보수인사를 더 많이 안배’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이어 5. 27.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진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였다. 이후에는 6. 

10. 창립총회를 한 데 이어 7. 1. 출범할 계획이었던 상황에서 대표이사 강태재의 과거 

‘허위 학력’ 기재 건이 지역 언론에 보도되었고, 한나라당 충북도당 등으로부터 대표이사 

13)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특별위원회, 『이명박정부의 언론탄압과 관권선거 의혹 사실로 밝혀져』, 

2017. 9. 28. 21쪽.

14) ｢조사보고 – 국정원 관계자 전화통화 보고｣, 2018.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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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이사진 구성 철회 요구를 받고 6. 1. 강태재가 자진 사퇴한 것이다.

위원회의 충분하지 못 한 조사 내용을 기초로 강태재 대표이사의 자진 사퇴 경위에 있

어 명확히 판단을 하기는 어려우나, 현상적으로는 강태재의 과거 ‘허위 학력’ 기재로 취

업한 사실이 부각되어 사퇴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당시 지역의 정치적 상황이 더 주요한 

배경이 되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2.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

(1) 국정원이 작성한 ｢야권 지자체장의 국정운영 저해 실태 및 고려사항｣ 문건에 의하

면 강태재는 종북좌파로 분류되어 관리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위 문건 이외에

는 다른 자료를 입수하지 못하여 국정원이 어떤 사유로 강태재를 종북좌파로 분류

하였으며, 언제부터 강태재를 사찰 관리하였는지 여부 등은 파악하지 못하였다.

(2) 신청인이 의혹으로 제기하는 것처럼 2011. 5. 2.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로 내정된 

이후 한나라당의 사퇴압박과 일부 언론 등에서 ‘허위학력논란’ 기사가 나오는 등 

신청인에 대한 사퇴 압박이 있었음은 확인된다. 그러나 국정원 등 국가기관이 충북

문화재단 대표이사 직에서 강태재를 퇴임시키려는 목적으로 이와 같이 언론 등을 

통한 ‘제어 공작’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한정된 조사 기한 등으로 인해 충분

한 조사를 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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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문화재위원 임명자 김규호의 임명 취소 사건

1. 의결주문

사건번호 2017특20[문화재위원 임명자 김규호의 임명 취소 사건]에 대한 별지 ‘진상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한다.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가. 신청 취지

신청인 김규호는 2015. 4.경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부문 문화재위원으로 

위촉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3일 후, 문화재청 담당 사무관으로부터 ‘문화재위원 위촉 검

토대상’이라는 통보를 받아 당시 청와대 관광진흥비서관 박강섭에게 질의하였는데, ‘청

와대 인사 검증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문화재청 담당자가 성급하게 통보’하였다는 

답변을 받았다. 

신청인이 2012.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 것과 문화재위원 위촉 

취소와의 관련 여부에 대해 진상을 규명해 달라는 취지로 위원회에 진상규명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진상규명한 사실의 요지

(1) 문화재청이 신청인에게 문화재위원으로 위촉되었다고 통보한 것은 사실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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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와대가 문화재위원 인사 검증을 한 것은 사실로 확인되었다.

붙임 : [문화재위원 임명자 김규호의 임명 취소 사건]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사   건] 2017특20, 문화재위원 임명자 김규호의 임명 취소 사건

[신청인] 김규호

제1절 조사 개요

1. 신청 취지

신청인 김규호는 2015. 4.경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부문 문화재위원으로 

위촉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3일 후, 문화재청 담당 사무관으로부터 ‘문화재위원 위촉 검

토대상’이라는 통보를 받아 당시 청와대 관광진흥비서관(이하 관광비서관) 박강섭에게 

질의하였는데 ‘청와대 인사 검증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문화재청 담당자가 성급하

게 통보’하였다는 답변을 받았다. 

신청인이 2012. 대통령 선거(이하 ‘2012 대선’)에서 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 것

과 문화재위원 위촉 취소와의 관련 여부에 대해 진상을 규명해 달라는 취지로 위원회에 

진상규명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조사개시의 근거와 목적

가. 조사개시의 근거

위 사건에 대해 ｢20차 전원위원회｣(2017. 12. 22.)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

사를 위한 조사세칙｣ 제21조(조사개시결정 등) 제2항 2호(조사개시)에 따라, 조사개시

를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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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사 목적

➀ 신청인의 문화재위원 위촉 통보 여부 ➁ 문화재위원 인사 검증의 국가기관의 개입 

여부 ➂ 신청인의 문화재위원 위촉 불가 이유

제2절 조사 경과

1. 문건 등 자료조사

가. 입수 자료

아래와 같이 사건 관련 자료를 입수하여 검토하였다.

[표-1] 검토 자료 목록

연번 기록명 작성자 등 게재일/작성일

1 “대운하 반대” 교수 2466명, 최대규모 지식인 집단행동 경향신문 2008. 3. 25.

2 남북관계 정상화 촉구 시국 선언 참가자 노컷뉴스 2008. 12. 19.

3 대학 교수 1000명, 문재인 적극 지지 선언 미디어스 2012. 12. 18.

4 서울대 교수 128명 “국정원 대선개입, 용서 못할 범죄” 오마이뉴스 2013. 7. 17.

5 서강대 교수 28명 시국선언 “민주주의 백척간두의 위기에” 민중의 소리 2013. 9. 12.

6
[세월호 참사]서울대 교수 204명 시국선언 “진상규명 우선, 책임자 

엄중 문책하라“
중앙일보 2014. 5. 30.

7 [시국선언] 서강대 교수 45명(6월7일) 한겨레 2014. 6. 9.

8 [시국선언] 전주･전북지역 대학교수 254명(6월10일) 한겨레 2014. 6. 15.

9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시국선언문 한겨레 2014. 6. 22.

10 문화재위원 추천서 한국관광학회 2015. 1.

11 새 문화재위원 68명 위촉 한겨레 2015. 5. 1.

12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위원장 선출 이뉴스투데이 2015. 5. 4.

13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5년도 국정감사 요구자료 문화재청 2015. 9.

14 국회회의록 19대 337회 국정감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 2015. 9. 17.

15 국회회의록 19대 337회 국정감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 2015. 10. 7.

16 201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국회 201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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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청인 임의 제출 자료

아래와 같이 신청인의 임의제출 자료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표-2] 신청인 제출 자료 목록 

연번 기록명 제출자 입수일 비고

1
문화재위원 자격 관련 주요 연구실적

(신청인 김규호) 
김규호 2017. 11. 2.

2 신청인 김규호 이력서 김규호 2017. 11. 2.

3 경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위촉장 김규호 2017. 11. 2.

4
｢U’s Line｣ 기사 ‘대학교수 1000명 문재인 

후보지지’(2012. 12. 18)
김규호 2017. 11. 2.

2. 대인 조사 

아래와 같이 신청인과 참고인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표-3] 대인 조사 목록 

연번 대상자 관계 조사 형태 일자

1 윤OO 참고인 진술녹음 2018. 1. 2.

2 김규호 신청인 진술녹음 2018. 3. 7.

3 박강섭 참고인 조사보고 2018. 3. 26.

4 OOO 참고인 조사보고 2018. 4. 3.

5 이OO 참고인 조사보고 2018. 4. 6.

6 박OO 참고인 조사보고 2018. 4. 16.

7 최OO 참고인 조사보고 2018. 4. 16.

연번 기록명 작성자 등 게재일/작성일

17
대법원 2018도2236 재판기록 중 박준우에 대한 2017. 1. 12.자 

진술조서 일부
박준우 2017. 1. 12.

18 ‘前 정부, 특정 문예인 지원배제 소위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T/F
2017.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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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조사 내용

1. 기초 사실

가.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먼저 문화재청의 연혁을 살펴보면, 1948. 정부수립 이후 1961. 9.까지 문화재관리 업

무는 문교부 문화국 소속의 과에서 관장하였다. 그러나 1961. 10.부터 문교부의 외국(外

局)으로 문화재관리국이 발족되어 중앙행정기관의 지위를 가졌다. 문화재관리국은 그 

뒤 정부조직개편으로 문화공보부(1968년)･문화부(1989년)･문화체육부(1993년)･문화

관광부(1998년)의 외국으로 변경되었다. 1999. 5.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종전의 문화

재관리국(국장: 2급)이 문화재청(청장: 1급)으로 승격 개편되었고 2004. 차관급으로 승

격했다. 문화재청은 기획조정관･문화재정책국･문화재보존국･문화재활용국을 두고 있

으며, 소속기관으로 국립문화재연구소･한국전통문화대학교･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등

이 있으며,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하여 문화재위원회를 두고 있다. 

[표-4] 문화재청 문화위원회

구분 내용

설치 근거 문화재보호법 제8조(문화재위원회의 설치)

설치 목적1)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해 문화재청에 

설치된 행정위원회

분과2)

건축문화재분과위원회,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사적분과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 근대문화재분과위원회, 

민속문화재분과위원회, 세계유산분과위원회

심의대상 

국가지정문화재3)
국보･보물･중요무형문화재･사적･명승･천연기념물･중요민속자료 등

문화재위원 구성4) 문화재청이 위촉하는 8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문화재위원 임기5) 임기는 2년으로 홀수해 5. 1.부터 다음 홀수해 4. 30.까지이며 연임 가능

문화재위원 추천6) 학회, 대학, 관계기관에서 추천

문화재위원 

자격요건7)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인류학･사회학･건축･도시계획･관광･환경･법률･종교･언론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문화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문화재위원 위촉 권한8) 문화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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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문화재위원 위촉 절차

문화재위원 위촉 절차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문화재위원 위촉과 관련한 문화재보호법

을 살펴보았다. 문화재보호법에는 문화재위원은 문화재청장이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9) 문화재청은 2015년 국정감사요구자료에서 ‘2015년 문화재위원 선임절차’와 관련

하여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위원회의 위촉 절차에 관한 특별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

지만 문화재청은 학회, 대학, 관계기관 등의 외부추천을 받아 각 분과 문화재위원회 운영 

담당부서별로 문화재위원 자격요건과 해촉 사유에 저촉되지 않는 사람 중에서 전문성, 관

련분야 경험, 재임횟수, 출석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촉하고 있다고 보고했다.10) 

우리 위원회는 문화재청에 문화재위원 위촉 절차에 대해 질의하였는데,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의 위촉은 정부기관, 각 분야의 협회･대학･단체 등으로부터 대상자 추천을 

받아 각 분과위원회 운영부서에서 추천자 명단과 기존의 인력풀(위원･전문위원 포함) 등

을 활용하여 위촉기준에 부합하는 후보자를 선정 한 후 인사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쳐 위

촉하고 있는데, 문화재위원회의 문화재 분야에 미치는 영향력과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문화재위원회 위촉 시 신원조회 등의 인사검증을 실시(후보자에게 신원조회에 필요한 개

인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받음)하고 있으나, 문화재보호법에는 관련 근거가 부재하여 인

사검증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기관에 검증을 요청한다’고 답변하였다.11) 

2015년 문화재위원 위촉과 관련해 국회에서 질의가 있었는데 2015. 9. 17. 2015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유인태 의원은 당시 나선화 

1) 문화재보호법 제8조(문화재위원회의 설치)

2)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5조(분과위원회와 분장사항)

3) 문화재청 홈페이지 참고

4)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2조(구성)

5)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2조(구성)

6) 문화재청 정책총괄과-1267(2018. 4. 2.)

7) 문화재보호법 제8조(문화재위원회의 설치) ⓶항

8) 문화재보호법 제8조(문화재위원회의 설치 ⓶항

9) 문화재보호법 제8조(문화재위원회 설치) ② 문화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한다.

10) 문화재청-2015년도 국정감사요구자료(2015. 9.)

11) 문화재청 정책총괄과-1267(2018. 4. 2.) 공문에는 문화재위원 인사 검증은 인사검증기관에서 했

다고 적시하였는데, 공문을 작성한 문화재청 정책총괄과 OOO 주무관은 인사검증기관은 청와대

라고 얘기하였다(참고인 OOO 조사보고(2018.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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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장에게 2015년 문화재위원 위촉 결정을 문화재청장 혼자서 결정했냐고 질의 

하였다. 이에 나선화 문화재청장은 각 학회, 기관에서 문화재위원을 추천하면 추천자 중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위촉되며 문화재위원 구성은 정치 성향에 따라서 하지 않는다고 답

변하였다.12) 하지만 같은 해 10. 7. 국정감사에서 유인태 의원은 심의위원회는 없는 것

으로 알고 있다며 나선화 문화재청장의 9. 17.자 발언을 반박하자, 나선화 문화재청장은 

정식 심의위원회는 없다고 답변하였다.13)

이에 국회는 201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2016. 5.)에서 문화재청에 ‘문화재위원 

10배수의 과다추천 문제 및 문화재위원의 선정위원회 구성에 대해 방안을 강구할 것’, ‘문

화재위원회 위원 신규 위촉 시, 공정한 인사를 하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다.14)

한편 문화재위원 위촉은 정치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는데 지적이 있어 왔는데 

2014. 4. 8. 서울신문은 ‘문화재위 권력화 실상과 해법’이라는 기사에서 전직 문화재위

원장의 발언을 보도하였다. 전직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 인선은 1999년 문화재청 승

격 이후에는 문화재청장 주도로 인선이 이뤄졌으나, 청와대와 국회 등 정치권의 입김을 

여전히 무시할 수 없었다’고 한다. 또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 인선에 학회 등 수백 곳이 

넘는 단체에서 추천서를 받지만 최종 선임 이후에는 “정치권과 밀접한 교수들이 권력의 

지시에 따라 선임됐다”거나 “학맥과 주관적 판단만으로, 반대 논리를 전개한 전문가를 

빼버렸다”는 소리가 흘러나왔다고 보도하였다.15)

2. 조사 내용

가. 신청인의 문화재위원 위촉 통보 여부

신청인은 문화재위원으로 위촉되어 위촉장을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문화재청 사무관

에게 받았는데, 그로부터 3일 후 문화재위원 위촉 재고 대상이라는 연락을 다시 받았다

고 주장하였다.16) 

신청인이 문화재위원으로 위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청인을 문화재위원

12) 국회회의록_19대_337회_국정감사_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5.9.17)

13) 국회회의록_19대_337회_국정감사_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5.10.7)

14) 201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2016. 5.)

15) ［문화재 관리 현주소］(중) 문화재위 권력화 실상과 해법, 2014. 4. 8. 서울신문 

16) 신청인 김규호 진술녹음(2018.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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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추천한 한국관광학회에 신청인의 추천서를 요청하였다.17) 한국관광학회는 문화재

청에서 보낸 공문 양식에 맞춰서 2015. 1.경 신청인을 문화재청에 문화재위원으로 추천

하였다.18) 신청인의 문화재위원 추천서는 다음 [그림-1]과 같다.

[그림-1] 문화재위원 추천서

우리 위원회는 신청인이 문화재위원으로 위촉된 사실 여부, 위촉이 번복된 사실 여부

와 이유에 대해 문화재청에 공문으로 요청하였다. 문화재청은 위 사항에 대해서 다음 [표

-5]와 같이 답변하였다.19) 

[표-5] 문화재청 정책총괄과-1267(2018. 4. 2.) 정리

17) 신청인은 현재 경주대학교 관광레저학과 교수이다.

18) 한관 18-007(2018. 3. 14.). 2015년 문화재위원 추천 접수기간은 2015. 1. 12. ~ 2015. 1. 30.으

로 2015. 1.경 신청인을 추천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19) 문화재청 정책총괄과-1267(2018. 4. 2.)

신청인에게 문화재위원 위촉 

통보 사실 여부
2015. 4. 27. 통보

신청인이 문화재위원으로 

위촉 되지 못한 이유

2015. 4. 27일까지 검증이 완료되지 않아 문화재위원회 전체회의 

일정(2015.5.4.) 상 참석대상자에게 사전에 회의일정을 통보하는 관례에 

따라 각 위원 후보자에게 통보하는 과정에서 문화재위원으로 확정된 것처럼 

문서가 시행됨

※ 최종 검증이 완료되지 않아 위원 위촉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함께 



644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위 공문의 내용을 정리하면 문화재청은 신청인에 대한 청와대의 인사검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5. 4. 27. 신청인에게 문화재위원 위촉 통보를 하였고, 2015. 5. 4. 문

화재위원 전체회의20) 전까지 신청인의 인사검증이 완료되지 않아 신청인은 문화재위원 

위촉 대상자 신분으로, 문화재위원으로 위촉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림-2]로 인용한 문화재청의 공문에 의하면 문화재청은 2015. 4. 27. 신청

인을 포함한 79명을 문화재 위원으로 위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2015. 5. 4. 위촉장을 

수여하겠다고 신청인에게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상의 사실로 볼 때 문화재청은 신청인에게 문화재위원 위촉 통보를 하였다. 문화재

청은 신청인에게 문화재위원 위촉 통보를 하면서, 인사 검증이 끝나지 않아 신청인이 문

화재위원으로 확정된 것이 아닌 문화재위원 위촉 대상자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해

명하나, 위 공문에 의하면 신청인은 문화재청장의 결정에 따라 위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가 청와대의 인사검증에 의하여 위촉대상자에서 최종적으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나. 문화재위원 인사 검증의 국가기관의 개입 여부

1) 신청인과 참고인의 주장

신청인 김규호는 2015. 4.경 문화재청 담당 사무관으로부터 ‘문화재위원 위촉 재고 대

상’이라는 통보를 받고 당시 박강섭 청와대 관광비서관에게 이를 질의하였는데, 박강섭 

관광비서관이 ‘청와대 인사 검증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문화재청 담당자가 성급하

게 통보’한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하였다.21) 

박강섭 전 관광비서관도 신청인에게서 ‘본인이 문화재위원 위촉 검토대상’이라는 통

보를 받았다는 전화를 받고, 이를 문화재청을 담당하는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이하 ‘교

문수석실) 행정관에게 물어보았는데, 이 행정관은 ‘청와대 인사 검증절차가 끝나지 않은 

20) 이날 문화재위원 위촉장이 수여되었다.

21) 신청인 김규호 진술녹음(2018. 3. 7.)

신청인에게 문화재위원 위촉 

통보 사실 여부
2015. 4. 27. 통보

공지할 계획이었으나, 문서 작성 시 누락

문화재위원으로 최종 위촉되지 못한 이유는 인사검증기관으로부터 

확인할 수 없었기에 우리 청에서도 명확한 사유는 알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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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에서 문화재청 담당자가 성급하게 신청인에게 통보하여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를 하

여 이를 신청인에게 전해 주었다고 답변하였다.22) 

2014년 광주비엔날레 책임 큐레이터로 홍성담 화백의 그림 <세월오월>의 전시를 주

도했던 참고인 윤OO는 2015년 문화재청 문화재위원에 위촉되었으니 임명식에 참석하

라는 연락을 문화재청 담당자로부터 수차례 받았는데, 임명식 하루 전에 그 담당자가 갑

자기 임명식에 오지 말라는 연락을 했다고 한다. 그로부터 2~3개월 후 그 담당자에게 문

화재위원 임명식에 오지 말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니, 청와대에서 참고인을 제

외하라고 해서 임명식에 오지 말라는 연락을 했다고 진술하였다.23) 

2) 문화재청의 답변 

문화재청은 공문(문화재청 정책총괄과-1267)에서 문화재위원 위촉시 문화재위원 후

보자들에게 신원조회에 필요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받고 신원조회 등의 인사검증을 

실시하고 있는데, 문화재보호법에는 관련 근거가 부재하여 인사검증 시스템을 갖추고 있

는 기관에 인사 검증을 요청한다고 기재하였다.24) 이에 위 문화재청 공문을 작성한 문화

재청 정책총괄과 OOO 주무관에게 문화재위원을 인사 검증한 기관은 어떤 기관이냐고 

질의하자 청와대라고 답변하였다. 또 문화재위원이 청와대 인사 검증 대상이냐고 질의하

자, 문화재위원이 청와대 인사 검증 대상이라는 규정은 없다고 답변하였다.25)

그리고 2015년 문화재청 정책총괄과 주무관으로 문화재위원회를 담당한 이OO 사무

관(현 문화재청 덕수궁관리소 과장)에게 2015년 문화재위원에 대한 청와대 인사 검증에 

대해 질의하였다.

이OO 사무관은 2015년 문화재위원으로 추천 받은 대상자 중,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위원 위촉 대상자 79명을 선별하여 2015. 4.초순경 청와대에 명단을 제출했는데 2015. 

4.말경 청와대 인사 담당이 전화로 11명을 제외하라고 하여, 2015년 문화재위원 위촉 

대상자 79명에서 청와대 인사 담당이 불러준 11명을 제외한 68명을 2015. 5. 4. 2015

22) 참고인 박강섭 조사보고(2018. 3. 26.) 

23) 참고인 윤OO 진술녹음(2018. 1. 2.) 참고인 윤범모는 우리 위원회 직권사건인 ‘2014년 광주비엔

날레 <세월오월> 전시 취소 외압 의혹 및 2018년 광주비엔날레 예산 삭감 사건‘의 참고인으로 당시 

광주비엔날레 특별전 책임큐레이터로서 ’세월오월‘의 전시를 찬성하였으나 ’세월오월‘의 전시가 

취소되자 책임큐레이터를 사퇴하였다. 

24) 문화재청 정책총괄과-1267(2018. 4. 2.) 

25) 참고인 OOO 조사보고(2018.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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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문화재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답변하였다. 전화로 11명을 제외하라고 한 청와대 인사 

담당이 어떤 비서관실 소속인지는 알지 못하고, 문화재위원의 청와대 인사 검증은 2013

년 이전부터 있어왔는데, 2015년은 특히 심하게 청와대에서 인사 검증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조사과정에서 답변하였다.26) 

이OO 사무관의 답변과 문화재청 공문(정책총괄과-1267)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2015년 문화재위원 추천자(800여명27)) 중에서 문화재청은 2015년 문화재위원 위촉 대

상자 79명을 결정하였다. 문화재청은 관례에 따라 2015. 4.초순경 청와대에 이 79명 명

단을 제출하여 인사검증을 요청하였으나 2015. 4. 27.까지 문화재위원에 대한 청와대 

인사 검증에 대한 통보는 없었다. 문화재청은 이에 따라 2015. 4. 27. 문화재위원회 전체

회의 일정(2015. 5. 4.)을 회의 참석대상자(신규 위촉 문화재위원 79명)에게 사전통보하

여 참석대상자(신규 위촉 문화재위원 79명)에게 문화재위원회 전체회의 참석요청을 하

였다. 사전 통보이후인 2015. 4.말경 청와대는 문화재청에 신규 위촉 문화재위원 79명 

중 11명을 제외하라고 전화로 지침을 주었으며, 문화재청은 이에 따라 이 11명에게 문화

재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말라고 통보하고 2015. 5. 4. 68명만 문화재위원으로 위

촉하였다. 

이상의 내용으로 볼 때 청와대가 문화재위원 인사검증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문화재청 공문(정책총괄과-1267)과 신청인 김규호, 참고인 OOO･이OO･윤OO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2015년 문화재위원 위촉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 [표-6]과 같다.

[표-6] 2015년 문화재위원 위촉 과정

26) 참고인 이OO 조사보고(2018. 4. 6.)

27) 앞에서 언급한 201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2016. 5.)에서 문화재위원 10배수의 과다추천 문

제에 대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보아, 문화재위원회 규정에 따라 문화재위원을 80명 

이내 위촉하므로 800여명이 추천된 것으로 판단된다.

시기 내용 비고

1. 12 ~ 1. 30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추천 접수28)
∙ 각 학회, 대학, 관계 기관 등에서 800여명 

추천

4.초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위촉 대상자 79명을 

선별하여 청와대에 인사 검증 요청29)

4. 27.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위촉 대상자 79명에게 

문화재위원회 전체회의 일정(2015. 5. 4.) 

통보30)

∙ 전화 통화와 이메일로 전체회의 일정 통보

∙ 이 전체 회의에서 문화재위원 위촉장 수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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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화재위원 위촉 대상자 중 청와대 인사검증 탈락자

2015년 문화재위원 위촉 대상자 79명 중 신청인과 참고인 윤OO를 포함하여 11명이 

청와대의 문화재위원 인사 검증 과정에서 탈락하였다. 

2015년 문화재위원 위촉 대상자가 79명이라는 사실은 문화재청 공문을 통해서 확인

할 수 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 전체회의 참석 요청’ 문서를 2015년 문화재위원 

신규 위촉자들에게 통보하였는데, 이 문서는 다음 [그림-2]와 같다.

28) 문화재청 공문 ‘문화재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 위촉 대상자 추천 의뢰’

29) 참고인 이OO 조사보고(2018. 4. 6.)

30) 문화재청 정책총괄과-2289(2015. 4. 27.)

31) 참고인 이OO 조사보고(2018. 4. 6.)

32) 신청인 김규호 진술조서, 참고인 윤OO 진술녹음(2018. 1. 2.)

33)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위원장 선출, 이뉴스투데이, 2015. 5. 4.

시기 내용 비고

4.말

청와대, 문화재청에 문화재위원 위촉 대상자 

79명 중 11명을 문화재위원에서 제외하라고 

지시31)

∙ 이 11명 중에 신청인 김규호, 참고인 

윤OO 포함

4.말 ~ 5.초

문화재청, 청와대에서 제외하라고 지시한 

11명에게 문화재위원회 회의 참석 불가 

통보32)

∙ 신청인 김규호, 참고인 윤OO에게 회의 

참석 불가 통보

5. 4.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전체회의 진행하여 

68명에게 문화재위원 위촉장 수여33)

∙ 국립고궁박물관 강당 열렸으며 위촉된 

68명의 문화재위원 중 56명이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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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문화재위원회 전체회의 참석 요청

이 문서에는 문화재위원회 전체회의 참석 대상으로 ‘신규 위촉 문화재위원 79명(위촉

기간<비상근>’으로 적시하고 있다. 

하지만 2015년 문화재위원으로 위촉된 인원수는 68명인데, 이는 문화재청에서 제공

한 ‘2015~2017 문화재위원 명단’(2015년 문화재위원 68명)과 2015. 5. 1. 한겨레신문 

보도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2015년 신규 문화재위원 위촉자 68명).34)

34) 새 문화재위원 68명 위촉, 한겨레신문, 2015.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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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위원은 홀수해 5월에 위촉되는데 문화재위원은 80명 이내로 구성된다.35) 

2011년, 2013년, 2015년, 2017년 문화재위원 인원수는 다음 [표-7]과 같다.

[표-7] 2011년, 2013년, 2015년, 2017년 문화재위원 인원수 

연도 문화재 위원수

2011년

∙ 문화재위원 (80명)

건축문화재분과(11명), 동산문화재분과(11명), 사적분과(7명), 무형문화재분과(12명), 

천연기념물분과(12명), 매장문화재분과(8명), 근대문화재분과(9명), 

민속문화재분과(4명), 세계유산분과(6명)

2013년

∙ 문화재위원 (78명)

건축문화재분과(8명), 동산문화재분과(12명), 사적분과(11명), 무형문화재분과(9명), 

천연기념물분과(13명), 매장문화재분과(7명), 근대문화재분과(8명), 

민속문화재분과(5명), 세계유산분과(5명)

2015년

∙ 문화재위원 (68명)

건축문화재분과(7명), 동산문화재분과(8명), 사적분과(9명), (구)무형문화재분과(9명), 

천연기념물분과(9명), 매장문화재분과(6명), 근대문화재분과(7명), 민속문화재분과(6명), 

세계유산분과(7명)

2017년

∙ 문화재위원 (78명)

건축문화재분과(10명), 동산문화재분과(11명), 사적분과(12명), 천연기념물분과(11명), 

매장문화재분과(9명), 근대문화재분과(10명), 민속문화재분과(8명), 세계유산분과(7명)

위 [표-7]을 보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문화재위원수는 2011년 80명, 2013년 

78명, 2015년 68명, 2017년 78명이다. 2011년, 2013년, 2017년과 비교해서 2015년 

문화재위원수가 감소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앞에 언급한대로 2015년 문화재위원 위

촉자 79명중 11명이 청와대의 인사검증에 탈락했기 때문이다.

우리 위원회는 청와대 인사 검증에 탈락된 11명을 확인하기 위해 2015년 문화재위원 

신규 위촉자 79명 명단을 문화재청에 요청하였다. 2018. 4. 13. 문화재청 정책총괄과 

OOO 주무관이 ‘문화재위원회 위원 추천현황’ 79명 명단을 우리 위원회 대표 메일로 보

내왔다. 이 ‘문화재위원회 위원 추천현황’ 79명 명단을 2015년 문화재위원 명단과 비교

하여 2015년 신규 위촉 문화재위원 중 청와대 인사 검증 탈락자 11명을 확인하였다. 이 

11명의 명단은 다음 [표-8]과 같다.

35)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2조(구성) ①｢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8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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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 2015. 4. 27.자 2015년 신규 위촉 문화재위원 중 청와대 인사 검증 탈락자 

연번 분과 전공분야 추천대상
문화재위원 

경력

1 건축문화재분과 건축사 전OO(서울대, 63년) 신규

2
동산문화재분과

불교사 정OO(숙명여대, 54년) 신규

3 보존과학 강OO(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54년) 신규

4 사적분과 관광 김OO(경주대, 56년) 신규

5 무형문화재분과 국악 홍OO(한국국악협회, 45년) 신규

6 천연기념물분과 문화관광 정OO( 배재대, 64년) 신규

7
매장문화재분과

고고학 하OO(세종대, 60년) 신규

8 법률 박OO(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 52년) 역임

9
근대문화재분과

근대사 최OO(서강대, 57년) 신규

10 미술사 윤OO(경원대, 51년) 역임

11 민속문화재분과 건축･입지환경 김OO(우석대, 59년) 신규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 발표한 ‘前 정부, 특정 문예인 지원배제 소위 블랙리스트 조

사 결과’를 보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부임(2013. 8.)이후 이념 온상이 되어온 ‘문예

계 정상화’를 위하여 문･관이 협력하여 ‘좌성향’ 단체･인물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뿌

리 뽑아 나갈 것을 제언하는데, 그 제안 내용에는 공공분야에서 철저한 신원검증으로 좌

성향 인물의 침투를 차단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36)

공공분야에서 철저한 인사 검증을 한 시기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부임한 2013. 

8. 이후로 판단된다. 문화재위원 임기는 홀수해 5.1부터 다음 홀수해 4. 30.까지로 문화

재위원의 청와대 인사 검증이 철저하게 진행한 때는 2015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여진

다. 위 [표-6]에서 나타나듯이, 2015년 문화재위원수가 2011년, 2013년, 2017년보다 

감소한 것은 청와대의 인사검증이 철저하게 진행한 결과로 풀이되는데, 참고인 이OO는 

2015년 문화재위원에 대한 청와대의 인사 검증이 특히 심했다고 답변하였다37) 

그리고 2017년 문화재위원수가 2015년보다 증가한 것은, 2015년 청와대 인사 검증이 

늦어져 2015년 문화재위원 위촉수가 감소한 것을 고려하여 2017년에는 문화재위원에 

대한 청와대 인사 검증이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또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 발표한 ‘前 정부, 특정 문예인 지원배제 소위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에는 국정원이 2014. 2.~2016. 9.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로부터 

36) ‘前 정부, 특정 문예인 지원배제 소위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 국정원 적폐청산 T/F, 2017. 10. 30.

37) 참고인 이OO 조사보고(2018.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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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검증을 요청 받아 민주당･구 통진당 당원, 정부비판･시국선언 참여, 국가보안법 위

반 전력자 등을 문제인물로 선별･통보하였다.38)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 발표한 ‘前 정부, 특정 문예인 지원배제 소위 블랙리스트 조

사 결과’ 중 제언 내용은 다음 [그림-3]과 같다. 

[그림-3] ‘前 정부, 특정 문예인 지원배제 소위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

4) 소결

2015. 4.초 2015년 문화재위원 위촉 대상자 79명을 선별한 문화재청은, 이들에 대한 

인사 검증을 청와대에 요청 하였다. 4. 27.까지 위 79명에 대한 청와대의 인사 검증 결과

가 하달되지 않자, 문화재청은 관례에 따라 문화재위원회 전체회의 일정을 79명에게 통

보하였다. 4월말경 청와대는 문화재청이 인사 검증을 요청한 79명 중 11명을 문화재위

원에서 제외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문화재청은 4월말부터 5월초까지 이들 11명에게 

문화재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통보하였다. 

5. 4. 문화재청은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문화재위원 위촉 대상자 79명 중 11명을 제외

한 68명을 문화재위원으로 위촉하여 문화재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 

다. 신청인의 문화재위원 위촉 불가 이유

1) 신청인･참고인의 주장과 문화재청의 답변

신청인은 본인이 문화재위원으로 위촉되지 못한 이유는, 2012 대선에서 민주당 문재

인 후보를 지지했기 때문인 것 같다고 주장하였다.39)

38) ‘前 정부, 특정 문예인 지원배제 소위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 발표한, 

2017.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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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2012 대선에서 민주당 문재인 후보 경북선거대책위 경주시공동위원장으로 

2012. 10. 31. 임명되었다.40) 신청인이 2012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다는 주장

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확인하였다.41) 신청인은 2012. 12. 17. 전국의 대학교수 

1,000명과 함께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 지지 선언을 하였는데, 신청인은 대표 제안

자 중에 한 사람이다. 

신청인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윤리심판위원으로42), 2013. 7. 23. 민주당 추

천으로 경주시 선거관리위원에 위촉되었다.43)

[그림-4] 신청인의 경주시공동위원장 임명장과 신청인의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 언론보도

신청인의 경주시공동위원장 임명장
신청인의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 언론보도

(미디어스, 2012. 12. 18.)

39) 신청인 김규호 진술녹음(2018. 3. 7.)

40) 민주통합당 경북도당선거대책위원회 경주시공동위원장 임명장(2012. 10. 31.)

41) 대학 교수 1000명, 문재인 적극 지지 선언(정권교체를 위해 문재인과 안철수의 아름다운 동행을 

지지하는 전국교수 1,000명 명단), 미디어스, 2012. 12. 18. 

42) 민주당 경북도당 홈페이지 참조

43)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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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이 2012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 하였기 때문에 청와대 인사검증에 탈락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문화재청에 이 내용을 질의하였다. 문화재청은 신청인을 

인사 검증한 청와대로부터 인사검증에 탈락한 이유를 확인 할 수 없어서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였다.44) 

한편 박강섭 전 관광비서관은 신청인이 청와대 인사 검증에서 탈락된 이유는 알지 못하

고, 문화재위원이 청와대 인사 검증 대상인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였다45) 

2) 청와대 인사검증에서 탈락한 문화재위원 추천자 11명의 신원

청와대 인사검증에서 탈락한 2015년 문화재위원 추천자 11명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

해 이들의 현직과 과거 행적을 조사 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 [표-9]와 같다.

[표-9] 청와대 인사 검증에서 탈락한 2015년 문화재위원 추천자 신원 

44) 문화재청 정책총괄과-1267(2018. 4. 2.)

45) 참고인 박강섭 조사보고(2018. 3. 26.) 

연번 성명 현직 비고

1 전OO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 

한국건축역사학회장

∙ 2008. 3. 25. 한반도대운하를 반대하는 전국교수모임 

참여 

∙ 2014. 5. 30. 세월호 시국선언 서울대 교수 204명에 

참여

2 정OO 숙명여대 역사문화학과 교수
∙ 2009. 6. 22.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숙명여대 교수 

일동에 참여

3 강OO

명지대 문화예술대학원 

문화재보존관리학과 

객원교수

4 김규호 경주대 관광레저학과 교수

∙ 신청인. 

∙ 2012. 대선에서 민주당 문재인 후보 경북도당 선대위 

경주시위원장

5 홍OO 한국국악협회 이사장

∙ 블랙리스트 등재(문예6-11_리스트-’16.9.27현재) 

∙ 2000. 12. 10. 故김대중 前대통령 노벨평화상 

시상식에 축하공연. 

∙ 2008. 12. 18 남북관계 정상화 촉구 시국선언에 참여 

6 정OO 배재대 관광축제호텔대학원장

7 하OO 세종대 역사학과 교수 ∙ 2004.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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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문예6-11_리스트-’16.9.27.현재

2015년 문화재위원 위촉 취소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위 [표-10]의 11명 중 참고인 박

OO과 참고인 최OO을 조사 하였다.

참고인 박OO은 2015년 문화재위원으로 위촉되었으니 문화재위원 전체 회의에 참석

하라는 전화를 받았으나, 2~3일 후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전화를 받았다. 

본인이 참여연대 공동대표 역임했기 때문에 문화재위원으로 위촉되지 못했을 것으로 생

각하지만 정확한 이유는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였다.46)

참고인 최OO은 2015년 문화재위원으로 위촉되었으니 문화재위원 전체 회의에 참석

하라는 공문을 메일로 받았으나 며칠 후 문화재청 담당 과장으로부터 전체회의에 참석하

지 않아도 된다는 전화를 받았다. 본인이 문화재위원에 위촉되지 못한 이유는 2009. 6. 

7.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서강대 교수 45명과 하였는데, 이 시국선

언 때문에 문화재위원으로 위촉되지 못했으며, 2015년 문화재위원에 위촉되지 못한 사

람들도 시국선언 때문에 위촉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였다.47)

46) 참고인 박OO 조사보고(2018. 4. 16.)

47) 참고인 최OO 조사보고(2018. 4. 16.)

연번 성명 현직 비고

8 박OO 국민권익위원장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참여연대 공동대표

∙ 2013. 7. 17. 국정원 대선개입 시국선언 서울대 교수 

128명 에 참여

9 최OO 서강대 사학과 교수

∙ 2009. 6. 7.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서강대학교 교수 

45인 일동에 참여 

∙ 2013. 9. 12. 국정원 대선개입 시국선언 서강대 교수 

28명에 참여

10 윤OO
동국대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좌교수

∙ 2014. 홍성담 화백의 그림 <세월오월>의 광주비엔날레 

전시 주도

11 김OO 우석대 교양학부 교수 
∙ 2009. 6. 10.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6.10항쟁 

22돌에 즈음한 전북지역교수 연대시국성명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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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최OO의 답변을 확인하기 위해 2009. 6. 7. 시국선언을 조사하였는데, 최OO

은 2009. 6. 7.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서강대학교 교수 45인 일동’에 참여한 것을 확인하

였다. 위 시국선언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년을 즈음하여 이명박 정부가 민주주의

를 후퇴시킨 것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2009년 6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년을 즈음하여 이명박 정부의 사정 권력기관 

중립화를 촉구하고 이명박 정부의 일방적 국정 운영과 민주주의 후퇴를 비판하는 시국선

언이 전국에서 일어났다. 전국 93개 대학의 교수 4,500명 이상을 포함하여 각계 인사 1

만명 이상이 이 시국선언에 참여하였다. 

위 11명중 2009. 6. 시국선언에 참여한 사람은 정OO, 최OO, 김OO로 확인되었다. 

11명중 8명은 2009년 6월 시국선언에 참여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는데, 인터넷을 통

해 확인한 결과여서 위 8명의 시국선언 참여가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 위 11명중 전OO는 2008. 3. 25. 한반도대운하를 반대하는 전국교수모임, 2014. 

5. 30. 세월호 시국선언 서울대 교수 204명에 참여하였고, 홍OO은 2008. 12. 18 남북

관계 정상화 촉구 시국선언에 참여하였고, 박OO은 2013. 7. 17. 국정원 대선개입 시국

선언 서울대 교수 128명에 참여하였다. 

위 [표-8]의 11명 중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정권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사

람은 6명으로 확인되었고, 신청인 김규호와 참고인 윤OO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에 비판

적인 인사들로 보여진다. 위 11명중 8명이 이명박･박근혜 정권에 비판적인 인사들로 추

정된다.

3) 청와대 인사 검증에서 문화재위원 추천자가 탈락한 이유

청와대 전 정무수석 박준우의 대법원 2018도2236 재판기록에는, 청와대 문서 ‘문제

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2페이지 ‘정부위원회 위원 배제’ 에 대해 좌파 인사들이 정부 

위원회를 장악하고 있어, 정부 위원회 위원들을 보수인사로 바꿔야 한다는 논의가 반영

된 결과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48)

2014. 5.경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은 다음 [그림

-6]과 같다.

48) 대법원 2018도2236 재판기록 중 박준우에 대한 2017. 1. 12.자 진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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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위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에는 <정부위원회 위원 조치 현황>이 첨부되어 있

다. 여기에는 66개 정부 위원회 위원 70명을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에 전원 교체할 예정

이라고 적시되어 있는데 70명의 정부위원회 위원 특이사항에 2012 대선 문재인 후보 지

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지지, 그리고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선언과 단체 참가 여부가 

적시되어 있다. 

위 70명 중 23명이 ‘정권교체를 위해 문재인과 안철수의 아름다운 동행을 지지하는 전

국교수 1000인’(이하 ‘지지선언’, 위 [그림-4] 참고)에 참여하였고, 신청인 김규호도 이 

지지선언에 참여하였다(박능후, 박병헌, 조만형, 전형수, 이재은, 양현미, 김종연, 우희

종, 임운택, 문진영, 백도명, 조우, 류장수, 어수봉, 장영철, 조우현, 김창록, 손희하, 이우

진, 이찬원, 임승빈, 홍진택, 김선일). 이 지지선언이 정부 위원회 위원 교체 이유가 된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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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 70명중 2012 대선에서 민주당 문재인 후보 지지 모임인 담쟁이 포럼과 문재인 

캠프에 참가한 인사는 11명이다(박능후, 조만형, 최경실, 김옥영, 양현미, 문진영, 어수

봉, 조명래, 이찬원, 김선일, 최정우).

교체 예정인 정부 위원회 위원 70명 중 2012 대선에서 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

던 인사가 27명이라는 것이 확인 되었다(중복된 7명 제외).

<정부위원회 위원 조치 현황>은 다음 [그림-7]과 같다.

[그림-7] 정부위원회 위원 조치 현황

2012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교체 대상이 된 정부 위원회 위원이 

27명이나 된다는 사실은 신청인도 같은 이유로 문화재위원에서 탈락되었을 것으로 판단 

할 수 있지만, 신청인이 문화재위원 청와대 인사 검증에서 어떤 이유로 탈락했는지는 확

인하지 못하였다. 

위 <정부위원회 위원 조치 현황>에 포함된 70명 중, 위 [표-9]에 나타난 시국선언과 관

련된 인사 5명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다음 [표-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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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0] 시국선언 관련 정부위원회 위원 조치 현황과 문화재위원 추천자 중 청와대 인사 검증 

탈락자 비교

시국 선언 정부위원회 위원 조치 현황
문화재위원 추천자 중 청와대 

인사 검증 탈락자

2009. 6. MB정부 시국선언 윤OO, 최OO, 백OO 정OO, 최OO, 김OO

2013. 7. 17. 서울대 교수 128명 국정원 

시국선언

윤OO, 박OO, 최OO,

우OO, 백OO
박OO

2014. 5. 30. 서울대 교수 204명 세월호 

진상규명 시국선언
윤OO, 최OO 전OO

위 [표-10]를 보면, 교체 대상이 된 정부 위원회 위원과 문화재위원 추천자 중 청와대 

인사 검증 탈락자가 동일한 시국선언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문화재위원 청와

대 인사검증에서 탈락된 이유가 시국선언을 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한편 참고인 윤OO는 청와대의 문화재위원 인사검증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연

관이 있다는 주장을 하였다. 참고인은 2014년 광주비엔날레 책임 큐레이터로 있었는데, 

홍성담 화백의 그림 <세월오월>의 전시를 찬성했다가 전시 취소가 결정되자 책임 큐레이

터를 사퇴했다. 참고인은 홍성담 화백의 그림 <세월오월>의 전시를 주도했기 때문에 청

와대에서 자신을 문화재위원에서 제외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진술하였다.49) 위 

[표-9]의 청와대 인사검증에서 탈락한 홍성덕이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문예6-11_리스트-’16.9.27현재).

신청인을 포함해 2015년 문화재위원 추천자 11명이 문화재위원으로 위촉되지 못한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는 2015년 문화재위원 위촉 대상자 79명 중 11명을 제외하라고 

유선으로 지시한 청와대 인사 담당과 문화재위원 인사 검증과 관련한 청와대 문서를 조

사해야 하지만, 위에 언급한 청와대 인사 담당과 청와대 문서를 확인할 수 없어 지금 상황

에서 조사를 더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4) 소결

신청인은 본인이 문화재위원으로 위촉되지 못한 이유는, 2012 대선에서 민주당 문재

인 후보를 지지했기 때문인 것 같다고 주장하였다. 

신청인을 포함해 2015년 문화재위원 위원으로 위촉되지 못한 11명 중 8명이 이명박･

49) 참고인 윤OO 진술녹음(2018.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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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에 비판적인 인사들로 보이는데, 정권에 비판적인 인사들을 청와대 인사 검

증에서 탈락시킨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를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한편 청와대 문서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에 첨부된 <정부위원회 위원 조치 

현황>에는 신청인과 같이 지지선언을 한 인사 23명을 포함해 27명이 2012 대선에서 민

주당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4절 조사 결과 

1. 진상규명 사실

가. 신청인의 문화재위원 위촉 통보 여부

문화재청 공문(정책총괄과-1267)을 통해 문화재청이 신청인에게 문화재위원으로 위

촉되었다고 통보한 것은 사실로 확인이 되었다. 

문화재청은 신청인의 청와대 인사검증이 완료되지 않아 신청인은 문화재위원 위촉 대

상자 신분으로, 문화재위원으로 위촉된 것은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문

화재청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에서 정한 문화재위원 자격

요건50)에 부합되고 문화재위원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신청인을 포함한 79명을 

2015년도 문화재위원을 선정하여 이들에게 위촉되었음을 통보하였다. 하지만 문화재청

은 규정에도 없는 청와대 인사 검증을 통해 문화재위원으로 위촉되지 못하는 이유를 확

인하지 못했으면서도 이들을 문화재위원에서 탈락시켰다.

50) 문화재보호법 제8조(문화재위원회의 설치) ② 문화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

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인류학･사회학･건축･도시계획･관광･환경･법률･종

교･언론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문화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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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문화재위원 인사 검증의 국가기관의 개입 여부

문화재청 공문(문화재청 정책총괄과-1267)을 작성한 문화재청 정책총괄과 OOO 주

무관은 문화재위원을 인사 검증한 기관은 청와대이며, 문화재위원이 청와대 인사 검증 

대상이라는 규정은 없다고 답변하였다.

2015년 문화재청 정책총괄과에서 문화재위원회를 담당한 이OO 사무관은 2015년 

문화재위원으로 추천 받은 대상자 중,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위원 위촉 대상자 79명을 선

별하여 2015. 4월초순경 청와대에 명단을 제출했는데 2015. 4월말경 청와대 인사 담당

이 전화로 11명을 제외하라고 하여, 2015년 문화재위원 위촉 대상자 79명에서 청와대 

인사 담당이 불러준 11명을 제외한 68명을 2015. 5. 4. 문화재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답

변하였다.

박강섭 전 관광비서관은 청와대 교문수석실 행정관으로부터 ‘청와대 인사 검증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문화재청 담당자가 성급하게 신청인에게 통보하여 문제가 생겼다’

는 얘기를 듣고, 신청인에게 전해 주었는데 신청인이 청와대 인사 검증에서 탈락한 이유

는 알지 못하고, 문화재위원이 청와대 인사 검증 대상인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고 답

변하였다.

또 참고인 윤범모는 홍성담 화백의 그림 <세월오월>의 광주비엔날레 전시를 주도했

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자신을 문화재위원에서 제외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진술

하였다.

이상의 내용으로 볼 때 청와대가 문화재위원 인사검증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2015년 문화재위원 청와대 인사 검증 과정에서 탈락한 사람은 신청인과 참고

인 윤OO를 포함해서 11명으로 확인되었다. 

2.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

가. 신청인의 문화재위원 위촉 불가 이유

신청인의 문화재위원으로 위촉되지 못한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는 2015년 당시 청와

대 관계자들과 관련 인사검증 자료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문화재청이 위촉했으나 

청와대 인사검증에서 제외된 11명의 탈락사유가 정권에 비판적이거나 정치적 견해가 다

르다는 사유였는지 등의 여부에 대하여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661
제2권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종합보고서 부록

3. 위원회 조사 활동의 한계

가. 조사권한의 한계

위원회는 특별법 등 법률에 따라 설치된 조직이 아니라 문체부 훈령(문화체육관광부훈

령 제320호, 2017. 7. 31.)에 근거한 자문위원회의 성격을 가진다. 정부 타 부처나 기타 

공적기관, 개인에 대한 강제조사권한이 없어 대상기관 및 대상자들의 자발적인 협조에 

근거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다. 

이 사건에서 신청인이 문화재위원으로 위촉되지 못한 이유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신청

인의 문화재위원으로 위촉되지 못한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는 2015년 당시 청와대 관계

자들과 청와대 문서를 조사해야 하지만, 조사 대상을 정하기 어렵고, 문화재위원 인사검

증과 관련한 청와대 문서를 확인할 수 없었다.

2014. 5월경 정부 위원회 위원 70명을 좌편향 인사라는 이유로 전원 교체할 예정이라

고 적시된 청와대 문서를 확인하였고, 청와대가 문화재위원 인사 검증을 한 사실이 확인

되었다. 청와대 문서에 적시된 정부 위원회 이외에 다른 곳에서도 좌편향 인사라는 이유

로 정부 위원회 위원 교체가 진행 되었는지를 밝히기 위해서라도 청와대 관계자와 청와

대 문서를 조사해야 한다. 

나. 조사활동 기간의 부족

위원회는 최초 6개월 및 3개월의 기한 연장 등 총 9개월간의 조사활동을 수행하였다. 

이 사건은 2017. 12. 22 개시되어 자료 및 진술인 조사 등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강제조

사권이 없는 한계로 대상자 및 대상기관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구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어 실제 조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기간 부족을 초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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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임정희 및 문화연대에 대한 블랙리스트 등재 사건

1. 의결주문

사건번호 2017특22[임정희 및 문화연대에 대한 블랙리스트 등재 사건]에 대한 별지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한다.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가. 신청 취지

신청인은 문화연대 대표로서, 신청인과 문화연대의 블랙리스트 등재 여부와 블랙리스

트로 인한 신청인과 문화연대 활동의 직･간접적인 제약과 탄압에 대한 조사 및 블랙리스

트로 인한 시민들의 문화 기본권 축소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 달라는 취지로 위원회에 진

상규명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진상규명한 사실의 요지

(1)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선언 문화예술인 594인’ 명단은 문체부 등에서 차별 

배제를 위해 관리하여 온 블랙리스트에 해당한다. 신청인은 정권으로부터 부당하게 

감시 사찰 차별 배제의 대상자로 분류되어 관리되어왔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붙임 : [임정희 및 문화연대에 대한 블랙리스트 등재 사건] 진상조사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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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7특22, 임정희 및 문화연대에 대한 블랙리스트 등재 사건

[신청인] 임정희

제1절 조사 개요

1. 신청 취지

신청인은 문화연대 대표로서, 신청인과 문화연대의 블랙리스트 등재 여부와 블랙리스

트로 인한 신청인과 문화연대 활동의 직･간접적인 제약과 탄압에 대한 조사 및 블랙리스

트로 인한 시민들의 문화 기본권 축소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 달라는 취지로 위원회에 진

상규명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조사개시의 근거와 목적

가. 조사개시의 근거

위 사건에 대해 ｢18차 전원위원회｣(2017. 12. 8.)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를 위한 조사세칙｣ 제21조(조사개시결정 등) 제2항 2호(조사개시)에 따라, 조사개시를 

결정하였다.

나. 조사 목적

➀ 신청인과 문화연대의 블랙리스트 등재 여부 ➁ 블랙리스트로 인한 문화연대 활동

의 직･간접적인 제약과 탄압 ➂ 블랙리스트로 인한 시민들의 문화기본권 축소 ④ 블랙리

스트로 인한 신청인의 활동 피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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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조사 경과

1. 문건 등 자료조사

가. 입수 자료

아래와 같이 사건 관련 자료를 입수하여 검토하였다.

[표-1] 검토 자료 목록

연번 기록명 작성자 등 입수일 게재일/작성일

1
2013. 3. 15.자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 정비
국정원 2013. 3. 15.

2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 예술인 명단 한국일보 2016. 10. 12.

3
대법원 2018도2236 재판기록 중 김OO에 대한 

2016. 12. 19.자 진술조서 일부
김OO 2016. 12. 19 

4
대법원 2018도2236 재판기록 중 오OO에 대한 

2016. 12. 27.자 제2회 진술조서 일부
오OO 2016. 12. 27.

5
前 정부, 특정 문예인 지원배제 소위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

국정원 

적폐청산 T/F
2017. 10. 30.

6
국정원 개혁위, ｢적폐청산 T/F｣의 주요사건 조사 

결과에 대한 자문･심의내용 결과
국정원 2017. 10. 30.

7 선언 관련 9,473명 명단 오OO 2018. 3. 26.

8 문예 6-5_리스트 ’16. 2. 1.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2018. 3. 26.

9 특정 문예인 지원배제 소위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 국가정보원 2018. 3. 26.

2. 대인 조사

아래와 같이 신청인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표-2] 대인 조사 목록 

연번 대상자 관계 조사 형태 일자

1 임정희 신청인 진술조서 2018. 3. 8.

2 오OO 참고인(전 문체부 예술정책과 서기관) 진술조서 2018. 2. 7.

3 최OO 참고인(문화연대 사무처장) 조사보고 2018.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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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조사 내용

1. 기초 사실

가.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

1) ‘선언 관련 9,473명 명단’ 문건

[그림-1] ‘선언 관련 9,473명 명단’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선언 문화예술인 명단 

위 문건은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선언 문화예술인 594인’, ‘세월호 시국선언 

문학인 754인’,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 6,517인(문화예술인 4,110인, 경남 문화예술인 

869인, 전북 문화예술인 115인, 부산 문화예술인 423인, 서울연극협회 1,000인)’, ‘박

원순 후보 지지 선언 1,608인(문화예술인 909인, 문화예술인 71인, 여성 문화예술계 

628인)’ 총 9,473명에 대한 언론보도, 블로그 포스팅을 스크랩한 목록이다. 위 문건 중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선언 문화예술인 594인 명단’에서 신청인의 이름이 확인

되었는데 ‘임정희(문화연대 공동대표)로 적시되어 있다. 

위 문건 표지의 표를 작성하고, 관련 기사를 스크립한 사람은 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예술정책과 오OO 서기관이다. 오OO은 대법원 2018도2236 재판기록에서 

위 문건의 작성 경위에 대하여, “2015. 5.경1) 당시 김OO 청와대 행정관이 저에게 세월

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 세월호 시국 선언,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 박원순 후보 

지지 선언 등 카테고리를 지정해서 알려주며, 인터넷에서 이 사람들 명단을 확인해서 장

1) 단, ｢문화예술분야 지원사업 관련 현안｣(’15. 5. 11.) 문건에서 ‘’15.4월 현재 9,473건’이라는 표현

이 확인되며, 공판에서 오OO이 9,473명의 확인 시기가 4월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여(공판

기록 1412), 9,473명에 대한 최초 파악시기가 5월이 아닌 4월일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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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테 보고하고 교문수석실로 보내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통해 확인했더니 

이 표에 있는 것처럼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 594인, 세월호 시국선언 754인,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 6,517인, 박원순 후보 지지 선언 1,608인 등 총 9,473인으로 확

인이 되어 이 표로 작성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

한편 전 문체부 예술정책관 김OO은 대법원 2018도2236 재판기록에서 본 문건에 대

하여, 2015년 5월 경 김OO이 오OO에게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 세월호 시

국 선언,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 박원순 후보 지지 선언 관련 문화예술인 명단을 뽑아서 

장관에게 보고하고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이하 ‘교문수석실’)로 보내달라고 요구하였

고, 이에 오OO에게 위 문건을 작성하게 하여 참고인 본인이 김종덕에게 이를 보고한 뒤 

오OO을 통해 교문수석실로 보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3)

즉, 오OO은 김OO으로부터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 세월호 시국 선언,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 박원순 후보 지지 선언’ 등 정부 비판적 활동을 한 문화예술계 

인사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위 문건을 작성한 후 문체부 예술정

책관 김OO에게 보고하였다. 김OO은 위 문건을 직접 문체부 장관 김종덕에게 보고하

였고, 오OO으로 하여금 전 청와대 교문수석실 행정관인 김OO에게 이메일로 전달하

게 하였다.4)

이후 청와대는 문체부에 위 문건을 ‘지원배제명단’으로 활용하라고 지속적으로 지시

하였고, 이에 따라 위 문건이 활용되었다.5)

위 리스트의 존재를 알게 된 한국일보는 2016. 10. 12. 보도에서, 2015. 5. 1.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에 서명한 문화인 594명, 2014. 6. ‘세월호 시국선언’에 참

여한 문학인 754명, 2012.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에 참여한 예술인 

6,517명, 2014.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원순 후보 지지 선언’ 에 참여한 1,608명 등 총 

9,473명의 예술인에 대하여 청와대가 검열 용도의 명단을 작성해 문체부로 내려보냈다

는 취지로 보도하였다(보도된 내용과 실제 문건 내용은 일부 차이가 있다.).6)

2) 대법원 2018도2236 재판기록 중 오OO에 대한 2016. 12. 27.자 제2회 진술조서(4973~4974쪽)

3) 대법원 2018도2236 재판기록 중 김OO에 대한 2016. 12. 19.자 진술조서(1313쪽)

4) 대법원 2018도2236 재판기록 중 오OO에 대한 2016. 12. 27.자 제2회 진술조서(4973~4974쪽)

5) 대법원 2018도2236 재판기록 중 오OO에 대한 2017. 4. 21.자 녹취서 일부

6) “세월호 선언 등 9473명, 문화계 블랙리스트 확인”, <한국일보>, 2016/10/12 04:40, 

http://www.hankookilbo.com/v/0abb634242a64afca79799b09f8564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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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체부 예술정책과가 2015. 5. 11. 작성한 ｢문화예술분야 지원사업 관련 현안｣

[그림-2] 문예6-6_문화예술분야 지원사업 관련 현안(대외비1-2)

오OO은 위원회 조사에서 위 문건은 본인이 2015. 5. 11. 작성한 것이며, 과장, 국장, 

장･차관, 청와대까지 보고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7) 위 문건에는 소위 ‘좌성향’ 문

화예술계 인사･단체에 대한 주요 조치8) 실적, 주요 조치에 대한 평가, 블랙리스트 적용 

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검토의견, 향후 조치방안, 추진일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위 문

건의 제1쪽에서 ‘주요 조치 실적’으로 ‘문학, 연극 등 주요분야 단체 및 개인 자료 관리

(’15.4월 현재 9,473건)’를 내세우고 있는데, 분류항목 중 하나인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선언 문화예술인 594인 명단’ 참여자로서 신청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음은 1)

항에서 살펴본바와 같다.

3) 대1-7_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 정비

[그림-3] 좌파 문화예술계 주요 현황

7) 오OO에 대한 2018. 2. 7.자 진술조서 제21쪽, 이OO에 대한 2018. 2. 1.자 진술조서 17쪽

8) 배제 조치, 데이터베이스 관리, 사업구조조정 및 개선, 일부 사업 양해조치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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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문건은 국정원에서 작성하여 2013. 3. 15. 전 대통령인 박근혜에게 보고하고, 전 비

서실장 허태열, 민정･정무･교문수석에 전달한 것이다.9) 위 문건에는 “문화예술계 좌파

(左派)들은 편중지원과 내부 결속력을 토대로 헤게모니를 장악”했다는 내용과 함께, <붙

임> “左派 문화예술계 주요 현황”표 중 “민예총”의 “조직 현황 및 주요동향”에서 문화연

대가 문화정책센터 등 9개 분과 문화예술계 교수 둥 3,00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다.

4) 국정원 ‘문예계내 左성향 세력 현황 및 고려사항’ 보고서

[그림-4] 주요 좌 성향 문화예술단체 현황

국정원은 2014. 3. 19. 위 보고서를 통해 대표자 경력활동(정부비판 작품저술･시국선

언･야권 인사지지 등) 등에 따라 소위 ‘문화예술계 주요 左성향 문제 단체 15개, 인물 

249명’을 열거･제시하며, 이들에 대한 ‘근절 미흡 원인’을 분석하고, 문예기금 선정기관

에 좌성향 인물 배제, 정부 보조금 지원중단을 통한 자금줄 차단 등 ‘대응 전략’을 제시함

으로써 향후 문체부 등을 통해 실행된 특정 문화예술인 지원배제의 기준점을 제시하였

다.10) 위 문건의 문화예술계 주요 左성향 문제 단체 15개 중 하나로 문화연대가등재되어 

있다.

9) 2018. 1. 4.자 국정원 ‘업무협조 요청 회신’

10) 국정원 적폐청산 T/F 작성의 ‘前 정부, 특정 문예인 지원배제 소위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2017.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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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내용

가. 신청인과 문화연대의 블랙리스트 등재 여부

신청인은 2015. 5. 1.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에 참여하였는데 2016. 

10. 12. 한국일보에서 보도한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 예술인 명단’에서 신

청인을 확인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선언 관련 9,473명 명단’에는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선언 문화

예술인 594인’, ‘세월호 시국선언 문학인 754인’, ‘문재인 후보지지 선언 6,517인’, ‘박

원순 후보 지지 선언 1,608인’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선언 관련 9,473명 명단’은 문체부

에서 소위 ‘좌파’ 문화예술인･단체에게 차별대우를 하기 위해 작성하고 관리한 블랙리스

트 문건에 해당하며,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선언 문화예술인 594인’ 에 포함된 

신청인은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과 문화연대는 문체부에서 제출한 ｢문예 6-5_리스트 ’16. 2. 1. 현재� 기존관

리 리스트-149명｣과 2017. 10. 30.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T/F에서 발표한 ｢ 前 정부, 특

정 문예인 지원배제 소위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 붙임 16. 문예계 주요 左성향 인물 현황

(249명)｣을 통해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문예 6-5_리스트 ’16. 2. 1. 현재� 기존관리 리스트-149명｣과 ｢ 前 정부, 특정 문예

인 지원배제 소위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 붙임 16. 문예계 주요 左성향 인물 현황(249

명)｣ 다음 [그림-5], [그림-6]과 같다.

[그림-5] ｢문예 6-5_리스트 ’16. 2. 1. 현재｣‘� 기존관리 리스트-149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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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 前 정부, 특정 문예인 지원배제 소위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 붙임 16. 문예계 주요 左성향 

인물 현황(249명) 중

나. 블랙리스트로 인한 문화연대 활동의 직･간접적인 제약과 탄압

신청인은 문화연대 활동가들의 활동을 범법행위로 규정하여 벌금형을 받게 되어 단체

의 사회적 활동이 직간접적인 제약을 많이 받았다고 주장하였다. 용산참사가 일어났을 

때 문화연대 활동가들이 1년 동안 파견 형태로 용산에 가 있으면서 피해를 입었고, 희망

버스･한미 FTA 반대 투쟁에서도 활동가들이 벌금형을 받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11) 

이에 문화연대 사무처장 최OO을 조사하였다. 참고인 최OO은 본인이 알고 있는 문화

연대 활동가 중 벌금형이 선고된 사람은 4명 정도이며, 이중 2명은 희망버스, 울산 노동

자 집회와 관련해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위반으로 2017년 벌금형이 

확정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위 2명이 블랙리스트와 관련되어 벌금형이 확정되었는지 여

부는 확실하지 않다고 답변하였다.12) 

다. 블랙리스트로 인한 시민들의 문화기본권 축소

신청인은 블랙리스트로 인해 시민들의 비판 의식이 많이 무뎌지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 

활성화 되기 시작한 시민 사회 영역들이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시민들의 협업과 자율 능

력･자기 결정권이 많이 약해졌다고 주장하였다.13)

블랙리스트는 문화예술인들의 직접적 배제와 피해를 넘어 시민들에게 권력･체제에 순

응 하도록 하고 내면까지 강제하는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11) 신청인 임정희 진술조서(2018. 3. 8.)

12) 참고인 최OO 조사보고(2018. 3. 19.)

13) 신청인 임정희 진술조서(2018.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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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블랙리스트로 인한 신청인의 활동 피해 여부

신청인은 2009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하 교육진흥원) 

사회문화예술교육분과에서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한 프로그램과 지원방식 연구, 교육 

커리큘럼 연구를 했는데 교육진흥원에서 2015년경 신청인을 이 사업에서 배제시키고 

이 사업 자체가 없어지거나, 담당자가 부서 이동 되어 ‘사회문화예술교육’(시민 문화예술

교육 지원 사업)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지 못하고 신청인이 진행했던 성과들이 방기되었

다고 주장하였다.14)

이에 교육진흥원의 ‘시민문화예술교육 아카데미’ 관련 사항을 문의하였는데 교육진흥

원 기획협력실 김OO 과장이 2018. 3. 29.에 우리 위원회 대표 메일로 문서를 회신하였

다. 김OO 과장은 신청인이 연구한 ‘시민문화예술교육 아카데미’는 ‘시민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이라고 답변하였다. 

<교육진흥원 회신 문서>

14) 신청인 임정희 진술조서(2018. 3. 8.)

□ 시민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추진경과

사업명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사회적기업 지원 (종료)

시민문화공간 지원 (연구) (종료)

시시콜콜 (종료)

∙ 시민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2011년 시민 문화예술교육 모델 개발사업으로 시작하여 첫 해에는 사

회적기업 지원과 산업단지 근로자 지원사업으로 추진

∙ 2011년 연구과제로 시민문화공간 전략개발 사업 연구를 추진했고, 2012년부터 시민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내 세부 사업으로 시민문화공간 지원사업 추진

∙ 사회적기업과 시민문화공간 지원은 최대 3년간 연속지원으로 지원주체의 자생력 확보를 목적으로 추

진하였으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2014년부터는 지원주체와 방식의 변화를 꾀함

∙ 사회적기업과 시민문화공간 지원은 전년도 지원받은 단체 중 심사를 통해 선정된 단체만 지원하고, 

’14. 5월부터 신규 사업으로 시시콜콜 사업 추진함

∙ 시시콜콜 사업은 ’16년까지만 진행되어, 시민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자체가 공식적으로 종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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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문서를 정리하면, 시민문화예술지원사업은 2011년부터 시작하였는데 사회적 기업 

지원은 2011년부터, 시민문화공간 지원은 2012년부터 추진되었다. 사회적 기업 지원과 

□ 제보자(임정희 교수) 참여 이력

∙ 2011년 : 시민문화공간 관련 연구의 연구진 참여

- 연구기관은 와우책문화예술센터로 임정희 교수는 연구기관의 섭외로 참여

∙ 2012년 : 지원사업 관련 자문(3회), 심사(2회), 컨설턴트(연간) 참여

- 심사와 자문은 기관 자체 섭외로 추진

- 컨설턴트는 컨설팅 주관기관인 바람부는 연구소 섭외로 참여

∙ 2013년 : 지원사업 관련 심사(1회), 컨설턴트(연간), 아카데미(기획) 참여

- 심사는 기관 자체 섭외로 추진

- 컨설턴트는 컨설팅 주관기관인 희망제작소 섭외로 참여

- 아카데미는 주관기관인 한국과학기술원 섭외로 참여하여 커리큘럼 구성 및 강사진으로 참여

∙ 2014년 : 지원사업 관련 콘텐츠 개발(사례집 제작) 참여

- 콘텐츠 개발은 주관기관인 티팟 섭외로 참여

□ 시민문화공간 및 시시콜콜 심사위원 구성

시민문화공간 시시콜콜

2012년 2013년 2014년 2014년 2015년 2016년

김OO

(내용연구소 

대표)

이OO

(바람부는

연구소장)

이OO

(지역활성화센

터 팀장)

이OO

(경기대 교수)

임정희

(연세대 교수)

이OO

(바람부는

연구소장)

이OO

(경기대 교수)

임정희

(연세대 교수)

이OO

(바람부는

연구소장)

이OO

((사)마을 

상임이사)

최OO

(문화연대 

사무국장)

송OO

(활동가)

이OO

(바람부는

연구소장)

이OO

(경기대 교수)

이OO

((사)마을 

상임이사)

장OO

(카이스트 

교수)

정OO

(there 

기획처장)

송OO

(활동가)

이OO

(바람부는

연구소장)

이OO

(경기대 교수)

이OO

((사)마을 

상임이사)

임정희

(연세대 교수)

장OO

(카이스트 

교수)

송OO

(활동가)

이OO

(바람부는

연구소장)

이OO

(경기대 교수)

이OO

((사)마을 

상임이사)

장OO

(카이스트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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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문화공간 지원은 최대 3년간 연속지원 사업으로 계획되었는데 2014년 지원주체와 

방식의 변화를 주어 2014.5월부터 시시콜콜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러므로 사회적 기업 

지원과 시민문화공간 지원은 2014. 사실상 종료되었다는 것이다.

위 문서를 보면 신청인 임정희는 2011년 시민문화공간 관련 연구의 연구진으로 참여

하였고, 2012년 지원사업 관련 자문, 심사, 컨설턴트에 참여했고, 2013년 지원사업 관

련 심사, 컨설턴트, 아카데미 기획에 참여했고, 2014년 지원사업 관련 콘텐츠 개발(사례

집 제작) 참여했다. 또 2012~2013년 시민문화공간 심사위원에 참여했고, 2015년 시시

콜콜 사업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2014년 시민문화공간 사업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참고인 최OO(당시 문화연대 사

무국장)은 2014년 신청인이 시민문화공간 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는 블랙리스트와

는 상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심사위원 선정에 블랙리스트가 적용되었다면 문화연

대 사무국장이던 본인도 참여하지 못했을 것이고, 심사위원으로 같이 참여했던 이OO, 

이OO도 참여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답변하였다.15)

신청인이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어 시민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에 2015년부터 배제되

었다는 주장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신청인이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시민문화

공간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였다가 2014년에 시민문화공간 심사위원에서 제외된 사실은 

확인하였는데 그 이유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제4절 조사 결과 

1. 진상규명 사실

가. 신청인과 문화연대의 블랙리스트 등재 여부

청와대, 문체부는 정권에 비판적이거나 정치적 견해가 다른 문화예술인들을 감시 사찰 

차별 배제하기 위한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고 정부 지원사업 등에서 실제로 배제하여왔

다.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선언 문화예술인 594인’ 명단은 문체부 등에서 차별 

15) 참고인 최OO 조사보고(2018.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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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를 위해 관리하여 온 블랙리스트에 해당한다. 신청인과 문화연대는 정권으로부터 부

당하게 감시 사찰 차별 배제의 대상자로 분류되어 관리되어왔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2.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과 쟁점 

가. 블랙리스트로 인한 문화연대 활동의 직･간접적인 제약과 탄압

신청인은 용산참사, 희망버스, 한미 FTA 반대 투쟁을 한 문화연대 활동가들이 벌금형

을 받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문화연대 사무처장 최OO은 문화연대 활

동가 중 2명이 집시법 위반으로 2017년 벌금형이 확정되었는데 이 2명이 블랙리스트와 

관련되어 벌금형이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고 답변하였다.

참고인 최OO의 주장을 볼 때, 문화연대 활동가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인 것으로 판단되지만 문화연대 활동가들이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 경위가 블

랙리스트 등재에 따른 것인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나. 블랙리스트로 인한 시민들의 문화기본권 축소

신청인은 블랙리스트로 인해 시민들의 문화기본권이 축소되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

한 진상을 규명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블랙리스트는 문화예술인들의 직접적 배제와 피해를 넘어 시민들에게 권력･체제에 순

응 하도록 하고 내면까지 강제하는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다. 블랙리스트로 인한 신청인의 활동 피해 여부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어 시민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에 2015년부터 배제되었다는 신

청인의 주장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신청인이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시민문화

공간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였다가 2014년에 시민문화공간 심사위원에서 제외된 사실은 

확인하였는데 그 이유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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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원회 조사 활동의 한계

가. 조사권한의 한계

위원회는 특별법 등 법률에 따라 설치된 조직이 아니라 문체부 훈령(문화체육관광부훈

령 제320호, 2017. 7. 31.)에 근거한 자문위원회의 성격을 가진다. 정부 타 부처나 기타 

공적기관, 개인에 대한 강제조사권한이 없어 대상기관 및 대상자들의 자발적인 협조에 

근거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이 사건에서 신청인은 교육진

흥원의 시민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를 확인하지 못

하였다. 

나. 조사활동 기간의 부족

위원회는 최초 6개월 및 3개월의 기한 연장 등 총 9개월간의 조사활동을 수행하였다. 

이 사건은 2017. 12. 8. 조사 개시되어 자료 및 진술인 조사 등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강

제조사권이 없는 한계로 대상자 및 대상기관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구하는데 상당한 시일

이 요구되어 실제 조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기간 부족을 초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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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문화예술단체 등에 대한 
집회･시위 불참 조건부 지원 요구 사건

1. 의결주문

사건번호 2017특25(문15 병합)[문화예술단체 등에 대한 집회･시위 불참 조건부 지원 

요구 사건]에 대한 별지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한다.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가. 신청 취지

신청인 ㈔한국작가회의와 ㈔민예총대구지회는 2010. 1월경 예술위에서 실시하는 

2010년 문예진흥기금 집행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로 선정되었으나, ‘2008년 광우

병국민대책회의에 소속되었으나 적극 가담하지 않았음’과 ‘향후 불법 폭력 시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보조금 반환’ 등을 요구하는 확인서를 작성･제출할 것을 요구받았다.

 신청인은 이러한 조치는 ‘양심의 자유를 짓밟는 반문화적 행정’이라며 확인서 제출을 

거부하였고, 당시 예술위에서 ‘확인서’를 요청하였던 이유와 경위 등에 대해 규명하여 줄 

것을 주요 취지로 위원회에 조사 신청하였다.

나. 진상규명한 사실의 요지

예술위는 ‘확인서’를 요구하게 된 것이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 집행지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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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조치라 했다. 이는 국회에서 보조금 지원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2008년 당시 전

국적인 미국산소고기 반대 촛불집회에 참여한 단체 등에 정부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려 

했으나 무산되자, 2009년도 예산을 의결하면서 56건의 부대의견을 통해 기재부의 ｢예

산집행지침｣에 보조금 지원 제한 사유로 불법시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데서 근거한 

것이다.

이후 박근혜 정권에까지 이 지침은 유지되다가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당 조항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삭제할 것을 권고하였고, 2018년도 집행

지침에서 문제 조항은 삭제되었다.

첨부 : [문화예술단체 등에 대한 집회･시위 불참 조건부 지원 요구 사건] 진상조사결과

보고서

[사건번호] 병합 2017문15･2017특25

[사 건 명] 문화예술단체 등에 대한 집회･시위 불참 조건부 지원 요구 사건

[신 청 인] (사)한국작가회의･(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 대구지회

제1절 조사 개요

1. 신청 취지

가. ㈔한국작가회의의 신청 취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라 한다)는 2010. 1. 

20. 공문을 통해 2010년 문예진흥기금 집행과 관련하여 신청인 (사)한국작가회의(이하 

‘한국작가회의’라 한다)에게 “본 단체는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소속되었으나 실제 불법 

시위에는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며 향후 불법 폭력 시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보조금 반환은 물론 관련된 일체의 책임을 지겠습니다.”라는 요지가 담긴 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할 것을 통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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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국작가회의는 내부 회의를 통해 위와 같은 예술위의 행위에 대해 ‘양심의 자유

를 짓밟는 반문화적 행정’이라고 입장을 정리하고, ‘헌법상에 보장된 집회와 언론의 자유 

자체를 부정하려는 반민주적 발상을 보여주고 있다’며 문제의 ‘확인서’ 제출 요구 경위 

등에 대해 밝히고, 예술위 위원장의 사과와 문제의 ‘확인서’ 제출 요구 취소 등을 요구하

였다. 또한 그간 발행해오던 『내일을 여는 작가』의 발행을 중단하는 한편 예술위로부터

의 보조금 지원을 거부하며, ‘저항의 글쓰기’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후부터 작가회의는 2017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가 발생할 때까지 정부로부

터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였으며, 그간 대표적인 문인단체로서 활동해 왔음에도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지대한 차질을 빚었고, 한국 문학의 확장성과 다양성, 민주적 

가치를 훼손당하였다고 주장하며, 문제의 ‘확인서’ 요청 경위와 지시자와 실행자, 지시 

배경과 관련된 정확한 사실 관계와 엄중한 책임자 처벌을 통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

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하며 조사 신청하였다.1)

나.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 대구지회의 신청 취지

2010. 1. (일자미상)경 예술위 직원 OOO이 신청인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대구

지회(이하 ‘민예총대구지회’라 한다) 사무처장 한OO에게 전화를 하여 ‘메일로 보내 준 

확인서를 작성하실 것이냐’고 물어보기에 한OO이 ‘그러한 메일을 받은 바 없는데 다시 

보내달라’고 하여, 같은 달 28일경에 이메일로 위 확인서를 받았다.

확인서에는 앞서 한국작가회의에 요구한 내용과 동일하게 “2008년도 광우병국민대

책회의에 소속되었으나 실제 불법 시위에는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며”, 

“향후 불법폭력시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문예진흥기금지원금관리규정｣ 및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금 반환은 물론 관련된 일체의 책

임을 지겠습니다”라는 내용에 서명해서 회신해 줄 것이 명기되어 있었다.

이에 민예총대구지회는 위 ‘확인서’를 작성해서 회신해줄 수 없다며 거부 의사를 통보

하였고, 이후부터 예술위 지원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된 사례가 없다며 예술위에서 위 확

인서를 요구하게 된 경위와 이후 민예총대구지회의 지원배제 및 불이익을 당한 내용, 나

아가 대구문화재단에 대한 지원 배제와의 관련성 여부에 대해서도 규명하여 줄 것을 조

사 신청하였다.2)

1) 2017. 11. 15. 조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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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개시의 근거와 목적

가. 조사개시의 근거

문화예술계블랙리스트진상조사및제도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 두 개

의 신청사건에 대해 검토한 결과, 예술위 등의 공공기관이 문예진흥기금을 지원함에 있

어 집회･시위 불참이라는 조건을 전제한 ‘확인서’를 요구한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양심

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전반적인 경위와 그에 따른 피해 내용 

및 관련자에 대한 진상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2017. 12. 15. ｢제19차 전원

위원회｣와 2017. 12. 22. ｢제20차 전원위원회｣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를 위한 조사세칙｣ 제21조(조사개시결정 등) 제2항 2호(조사개시)에 따라 각 조사개시를 

결정하였다.

나. 조사 목적

2010년 당시 예술위에서 확인서를 요구하게 된 이유와 실행 경위, 이를 거부한 신청인

이 입은 피해 내용 등에 대해 규명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책 등을 마련한다.

제2절 조사 경과

1. 자료조사

가. 신청인 제출자료

2) 2017. 11. 27. 조사신청.

구분 자료명 생산자/기관 생산일자

1 한국작가회의 기자회견 현장 사진 4매 한국작가회의 2010. 2. 8.

2
보도자료 - 예술위 문예진흥기금 ‘확인서’에 대한 작가회의의 

입장
한국작가회의 2010. 2. 6.

3 ‘저항의 글쓰기 운동’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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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원회 수집 자료

(1) 예술위 자료

구분 자료명 생산자/기관 생산일자

4 2010년도 문예진흥기금사업 지원절차 안내(공문 사본) 예술위 2010. 1. 19.

5 기자회견 참석 기자 명단 한국작가회의 2010.

6
2010년도 문예진흥기금사업 특별지원조건 확인서 제출일자 

연장 알림(공문 사본)
예술위 2010. 1. 25.

7 김OO 작가 메시지 

8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반문화적 행태에 대한 한국작가회의의 

입장
한국작가회의 2010. 2. 8.

9 확인서(사본) 예술위 2010.

10
<2010년도 문예진흥기금사업 특별지원조건 확인서 제출>에 대한 

답변
한국작가회의 2010. 2. 8.

11 2010년도 문예진흥기금사업 특별지원조건안내 예술위 2010. 1. 19.

12 계간 『내일을 여는 작가』발행 중단에 대한 사과의 글 한국작가회의 2010. 2. 24.

13 계간 『내일을 여는 작가』편집위원회 비상회의 결과 한국작가회의 2010. 2. 24.

14 ‘저항의 글쓰기’ 서명자 명단 한국작가회의 2010.

15 ‘저항의 글쓰기 실천위원회’회의록 한국작가회의 2010.

16 계간 『내일을 여는 작가』편집위원회 결의문 한국작가회의 2010. 2. 25.

17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집회불참 확인서 요구 사태 경과보고 한국작가회의 2010.

18 회원들에게 드리는 글 한국작가회의 2010.

19 유인촌 장관 “작가회의에 확인서 요구는 무리”
한국작가회의 

블로그
2010. 2. 12.

20 문화예술위 황OO 예술진흥실장, 작가회의 방문
한국작가회의

블로그
2010. 2. 12.

21 문화예술위, 확인서 요청 철회 공문 보내
한국작가회의

블로그
2010. 3. 8.

22 예술위의 확인서 철회 공문 내용 사본
한국작가회의

(전OO)

23 예술위, 확인서 제출일자 연장알림 공문 사본
한국작가회의

(전OO)

구분 자료명 생산자/기관 생산일자

1 2010년도 문예진흥기금사업 특별지원조건 안내 예술위 2010. 1. 19.

2 확인서 예술위 2010.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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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찰청 관련 자료 및 언론 기사

구분 자료명 생산자/기관 생산일자

1 불법폭력시위 관련 단체 현황(’07. 1. 1.~’07. 12. 31.) 경찰청 2009. 12. 3.

2 불법폭력시위 관련 단체 현황(’08. 1. 1.~’08. 12. 31.) 경찰청 2009. 12. 3.

3 한국진보연대 가입단체 현황 경찰청 2009. 12. 3.

4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참여단체 현황 경찰청 2009. 12. 3.

5
조영택 의원이 2009. 2.경 경찰청에 자료제출 요청 내역 및 회신 

내용
조영택 의원 2009. 2.

6 ’08년 불법폭력시위 관련 단체 현황 통보 경찰청 2009. 2. 2.

7 경찰, 천정배 의원실까지 “불법폭력단체” 낙인 노컷뉴스 2009. 5. 12.

구분 자료명 생산자/기관 생산일자

3
2010년도 문예진흥기금사업 특별지원조건 확인서 제출일자 

연장알림
예술위 2010. 1. 25.

4 2010년도 문예진흥기금사업 특별지원조건 관련 알림(철회) 예술위 2010. 3. 8.

5 2010년도 문예진흥기금사업 특별지원조건 관련 알림(철회) 예술위 2010. 3. 12.

6 불법 폭력시위 관련단체 현황 통보 요청(경찰청) 예술위 2009. 11. 9.

7 회의록(예술위, 2009. 12. 28.) 예술위 2009. 12. 28.

8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자료 제출(추가) 예술위 2018. 1. 23.

9 제85차 위원회 회의(위원회 전체회의 자료) 예술위 2009. 12. 28.

10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자료 제출 예술위 2018. 4. 2.

11 2010년도 문예진흥기금사업 지원절차 알림 예술위 2010. 1. 19.

12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금 관리규정 예술위 2005. 9. 2.

13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예술위 2010. 1. 1.

14 ㈔한국작가회의 지원금 수령여부 확인 예술위 2018. 4. 2.

15 민예총 대구지회 지원금 수령여부 확인 예술위 2018. 4. 2.

16
2010~2017 민예총대구지회의 공모신청건에 대한 심의 결과 및 

근거
예술위 2018. 4. 2.

17 2010년도 분야별 채점표 예술위 2010.

18 2011년도 분야별 채점표 예술위 2011.

19 2014년도 분야별 채점표 예술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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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획재정부 관련 자료 및 언론 기사

구분 자료명 생산자/기관 생산일자

1
2008년도~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중 

｢민간단체보조사업｣ 해당 지침
기재부 (해당연도)

2
2017,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민간단체보조사업)
기재부 (해당연도)

3 [보도자료]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확정통보 기재부 2017. 12. 28.

4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기재부 2018. 4. 4.

5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제2016-132호) 기재부 2016. 7. 28.

6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제2017-78호) 기재부 2017. 5. 22.

7 국고보조금 통합관지치침 일부개정 공고(제2017-185호) 기재부 2017. 12. 29.

8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확정 통보 데일리연합뉴스 2017. 12. 29.

(4) 국회 자료

구분 자료명 생산자/기관 생산일자

1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지호 의원 대표발의)
국회의안

정보시스템
2008. 7. 24.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신지호 의원 

대표발의)

국회의안

정보시스템
2009. 2.

3

제281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록 중

-행안위 수석전문위원 최연호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대한 

검토보고

국회의안

정보시스템
2009. 2. 20.

4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의원 

대표발의)

국회의안

정보시스템
2008. 8. 27.

5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지호의원 

대표발의)

국회의안

정보시스템
2008. 9. 30.

6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의안

정보시스템
2008. 11.

7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국회의안

정보시스템
2008. 12.

8

제278회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

국회의안

정보시스템
2008. 12. 2.

9
제279회국회, 본회의 회의록

-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국회의안

정보시스템
2008. 12. 13.

10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대의견

국회의안

정보시스템
2008. 12.

11
방통위, 경찰의 ‘불법폭력단체리스트’에 속한 시민사회단체 

지원사업 대상에서 모두 색출
최문순 의원 200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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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원 판결문 및 관련 기사

구분 자료명 생산자/기관 생산일자

1 서울행정법원 판결서(2009구합36170)
서울행정

법원
2009. 12. 10.

2
‘촛불집회 참여 이유 보조금 취소는 부당’ 법원 ‘여성의 전화’ 

승소 판결
세계일보 2009. 12. 11.

3
서울행정법원 판결서(2009구합22973)

(원고 : 한국여성노동자회)

서울행정

법원
2010. 1. 19.

4 -서울고등법원 판결서(2010누3253)
서울고등

법원
2010. 7. 21.

5 -대법원 판결(2010두17113) 대법원 2010. 11. 12.

6 -‘불법폭력단체’지목된 시민단체들 행정訴 경향신문 2009. 6. 17.

7 -法 “여성노동자회에 보조금 중단 부당” 중앙일보 2010. 7. 21.

8 -대법 “촛불집회 참가 시민단체 보조금 중단 위법” 한겨레신문 2010. 11. 26.

9
서울행정법원 판결서(2009구합35962)

(원고 : 경기여성연대)

서울행정

법원
2010. 4. 23.

10 ‘촛불단체 옥죄기’ 법원서 또 제동 한겨레신문 2010. 4. 26.

11 법원 “촛불집회 참가단체에 보조금 중단은 위법” 뷰스앤뉴스 2010. 4. 26.

12 “촛불집회 불참 확인서 안낸 시민단체 보조금 취소는 위법” 한국일보 2010. 4. 26.

(6)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자료 및 언론기사

구분 자료명 생산자/기관 생산일자

1
시청자단체의 불법적인 집회･시위 참여여부 조회(수신자 : 

경찰청장) 공문 사본

방송통신

위원회
2008. 8. 28.

2 2009 시청자 권익증진활동 지원사업 선정 결과
방송통신

위원회

3 방통위, 시민단체 ‘집회･시위 참여’ 여부 조회 물의 경향신문 2008. 9. 18.

4 방통위, 지원금 주기 전에 시민단체 ‘검열?’ 미디어스 2008. 9. 18.

5 방통위 ‘시민사회단체 옥죄기’에도 ‘행동대장’? 프레시안 2008.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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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문화재청 관련 자료 및 언론기사

구분 자료명 생산자/기관 생산일자

1 2007년 ~ 2017년 문화유산방문교육 주관단체 모집 공고 문화재청 (해당연도)

2 문화재청, 교육사업 자격에 ‘불법시위 불참’ 요구 한겨레신문 2010. 2. 16.

(8) 국가인권위원회 등 기타

구분 자료명 생산자/기관 생산일자

1
[결정문]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보조금 지원 제한에 대한 

개선 권고

국가인권

위원회
2017. 12. 6.

2 불법시위단체 지원배제 사례를 통해 본 블랙리스트 문제 김선휴 2017. 3. 8.

(9) 언론기사

구분 자료명 생산자/기관 생산일자

1 작가회의 “굴욕적인 확인서 요구 거부” 연합뉴스 2010. 2. 8.

2 유인촌, “작가회의에 확인서 요구는 잘못” 노컷뉴스 2010. 2. 18.

3 유인촌, “작가회의에 확인서 요구는 무리” YTN 뉴스 2010. 2. 12.

4 유인촌 문화부 장관 “작가회의 집회불참 확인서 요구 잘못” 경향신문 2010. 2. 13.

5 “유인촌 장관 시절 시위불참 각서 종용” 매일경제 2017. 9. 26.

2. 참고인 등 진술조사 

연번 진 술 인 사건관계 방  식 일  자

1 박OO 당시 예술위 지원컨설팅부장 진술조서 2018. 1. 15.

2 정OO 당시 문체부 예술정책과 사무관 면담, 자술서 2018. 2. 25.

3 장OO 당시 문체부 재정담당관실 사무관 전화통화 2018.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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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조사 내용

1. 기초 사실

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근거와 직무

예술위는 2005. 8. 26. 설립되었다. 문화예술진흥법3) 제16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설치)와 제20조에 근거하고 있고, 문체부 주요 산하 기관 중 하나로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등의 수립･변경 및 집행 등을 주요 직무로 

하고 있다.

당시 예술위 지원컨설팅부가 예술위의 주요 업무인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

동에 대한 지원 계획을 심의하는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다. 매 년 9월 경에 다음 해의 사

업에 대한 사업 공고를 내고, 10월에는 신청 접수를 받고, 11월부터 12월 약 두 달 동안 

각 분야별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하순 경에 최고 의사결정단위인 전체 위

원회 회의를 거쳐 결정을 하는데, 이에 따른 모든 실무를 총괄하는 부서가 지원컨설팅부

였다.4)

나. 확인서의 내용

신청인 한국작가회의는 위원회 조사신청 과정에서 2010. 1. 20. 예술위로부터 요구받

은 확인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위원회는 예술위로부터 2010년 당시 한국작가회의와 민

예총대구지회에 요구한 공문과 확인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신청인이 제출한 확인서 

내용과 동일함을 확인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 [그림-2]와 같다.

문구에서 알 수 있듯이 확인서에는 “2008년도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소속되었으나 

실제 불법 시위에는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며 “향후 불법폭력시위 사실

이 확인될 경우 ｢문예진흥기금지원금관리규정｣ 및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

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금 반환은 물론 관련된 일체의 책임”을 지겠다는 것을 요구

하고 있다.

3) 1972. 8. 14.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

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처음 제정되었다.

4) 참고인 박OO 진술조서,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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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인서 요구 및 철회 경위

가. 확인서 요구 단체 및 일자

[그림-1] 예술위가 한국작가회의와 민예총대구지회에 발송한 공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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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예술위의 공문에 첨부된 확인서(양식) 사본

예술위는 위 [그림-1]과 같이 ‘2010년도 문예진흥기금사업 특별지원 조건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한국작가회의와 민예총대구지회에 각 발송하였다. 한국작가회의는 

2010. 1. 22. 내부 논의를 위해 ‘2. 6. 한국작가회의 이사회 이후로 답변 기한을 늦춰 줄 

것’을 예술위에 요구하였고, 이에 예술위는 1. 25.자 공문으로 ‘2010. 2. 10.까지’ 확인

서 제출 기한을 연장한다고 알렸다.

한국작가회의는 2. 6. 이사회 논의를 통해 확인서 제출을 거부하기로 결정하고, 2. 8.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발표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반문화적 행태에 대한 한국

작가회의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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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우리 한국작가회의는 지난 2008년 촛불집회에서 불법 폭력 시위를 한 적이 없다. 불법 폭력 시위

를 한 적이 없는 단체에 불법 폭력 시위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라고 요구하거나, 미래의 시점에 

불법 폭력 시위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이미 지급한 문예진흥기금 보조금을 반환하겠다는 확인서를 쓰라고 

강요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짓밟는 반문화적 행정이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소속된 1,800여개의 제 

정당 시민사회단체 모두를 불법 과격 폭력 단체라고 규정하는 것 자체가 시대에 역행하는 반민주적 발상

이며 정권 위주의 편파적 논리가 아닐 수 없다.

예술위의 이러한 행태는 자신의 설립목적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중략…) 예술위는 한국작가회

의 회원들을 잠재적 피의자로 간주하는 반인권적 행정폭력을 자행하고 있으며, 헌법상에 보장된 집회와 

언론의 자유 자체를 부정하려는 반민주적 발상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작가회의는 위 입장문을 통해 ▲예술위가 확인서를 요구하게 된 경위 ▲예술위 위

원장의 사과 ▲확인서 제출 요구 취소 등의 요구사항과 함께 ‘예술위가 몇 푼의 보조금을 

미끼로 문예단체와 활동가들을 길들이려는 물신주의적인 발상에서 벗어나, 당초의 설립

목적에 맞는 순수한 지원기구로 거듭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아 2010. 2. 8. 예술위

에 공문으로 답신했다.5)

예술위는 위 2010. 1. 19.자 공문을 민예총대구지회에도 보내 같은 확인서를 작성 제

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수신 과정에서 오류가 있어 1. 28.에 이메일로 확인서를 첨부하여 

‘시일이 촉박하면 기한을 연장’해주겠다는 안내와 함께 다시 보냈다. 이에 민예총대구지

회는 ‘심각한 표현의 자유 침해’이며 ‘중간지원기관의 월권 행위’라 생각하여 한국작가회

의와 마찬가지로 확인서를 작성해줄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나. 확인서 요구 철회 경위

예술위는 2010. 3. 8. 한국작가회의에, 같은 해. 3. 12.에는 민예총대구지회에 ‘확인

서의 요청을 철회’함을 알리는 공문을 보냈다.6) 공문을 통해 예술위는 확인서를 요청하

게 된 배경에 대해 ‘정부의 ｢201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집행지침｣에 근거한 행정적 조치

의 일환’이었다고 해명하며, 이 지침이 ‘법규명령의 일종으로서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예술위도 이 지침에 따라 문예진흥기금을 운용하고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할 

5) 한국작가회의, ｢<2010년도 문예진흥기금사업 특별지원조건 확인서 제출>에 대한 답변｣(2010. 2. 

8. 시행)

6) 예술위 공문, 문서번호 지원심의실-5, 지원심의실-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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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가 있다고 양해를 구했다. 더불어 ‘확인서의 형식과 일부 내용이 예술계의 오해와 우

려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확인서의 요청을 철회’한다고 

두 단체에 알렸다.

확인서 요구 철회에 앞서 2. 12.에 예술위 황OO 예술진흥실장이 한국작가회의 사무

실을 방문해서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시작, 기획재정부를 거쳐 시달된 지침’임을 설명하

고, ‘이번 사태에 유감’을 표시하는 한편, ‘지원금 지급 받아야 한다는 것과 확인서 내용

의 문제되는 내용에 대한 입장 설명과 그 부분의 내용을 완화된 내용으로 다시 쓰면 어떻

겠는가’고 제안했다.7)

[그림-3] 예술위가 2010. 3. 8. ‘확인서’ 제출 요구를 철회함을 통지한 공문 일부 사본.

7) 한국작가회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집회불참 확인서 요구 사태 경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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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YTN뉴스에 당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예술위원회의 행정적인 입

장은 있겠지만 장관인 자신도 예술가 입장에서 생각하면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다”며, 

“방법이 잘못됐다”고 분명히 말하고, “행정적으로 확인이 필요하다면 섬세하게 접근해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되었다.8)

같은 날, 유인촌 장관은 경향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불법시위를 하거나 반정부적 행위

를 할 경우 예산을 줄 수 없다는 정부방침은 맞지만, 꼭 그렇게(확인서를 쓰라고) 할 필요는 

없었다”며 “나에게 하라고 해도 신경질이 났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되었다.9)

2. 17.에는 예술위 윤OO 사무처장과 황OO 예술진흥실장, 박OO 지원컨설팅부장 등이 

한국작가회의 사무실을 방문, 당시 도종환 사무총장, 이OO 부이사장 등과 면담을 가졌다. 

한국작가회의는 당시 대화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서 위원회에 제출했다.10)

윤OO : 도와주려고 했던 것인데 이렇게 되었다.

도종환 : 작가들이 이 사태로 느끼는 모멸감 배신감이 크다.

황OO : 모멸감, 배신감을 느꼈다면 미안하다. 사려깊지 못했다. 문장을 완화한 확인서 요청도 없던 걸로 

하겠다. 꼭 문건으로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 건 아니다.

이OO :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것으로 봐야 하느냐

윤OO : 꼭 공식적으로 해야 되겠냐. 공식화해도 좋고 비공식화 해도 좋다. 작가회의를 예술위 파트너로 삼

아 일하겠다. 사려 깊지 못하고 세심하지 못했던 것은 사과한다. 좋은 사업이 있으면 제안해 달라.

박OO : 국회, 기획재정부(예산･기금의 주체), 문화부를 거쳐 옴. 행안부에 물어보고 경찰청에 공식 확인한 

것이다.

도종환 : 지침 자체도 철회되는 것이냐?

박OO : 지침은 살아있다.

도OO : 내년에도 똑같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박OO : 그렇다. 국회 차원에서 풀어야 한다.

8) ｢유인촌, “작가회의에 확인서 요구는 무리”｣, YTN뉴스, 2010. 2. 12.

9) ｢유인촌 문화부 장관 “작가회의 집회불참 확인서 요구 잘못”｣, 경향신문, 2010. 2. 13.

1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집회불참 확인서 요구 사태 경과보고｣, 한국작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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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유인촌 장관은 2. 18. 기자 간담회에서 “사실 예술위를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

런 입장이라도 기분 나쁜 거다. 말로 해도 되고 얼마든지 방법이 있는데도 마치 종이에다 

결재하듯이 사인해서 하라는 것은 잘못되었다. 물론 불법에 대해서 예산을 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분명히 하되, 방법론적으로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했다”고 보도되었다.11)

결국 유인촌 장관까지 나서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확인서’ 요구와 관련하여 ‘방법이 잘 

못되었다’고 인정했으나, 사태의 발단이 된 <예산 및 기금운용 집행지침>에 명기된 해당 

지침이 수정되거나 삭제되는 조치는 없었고, 2. 17. 예술위 박OO 부장 또한 한국작가회

의 인사들과의 면담에서 ‘지침은 살아있다’고 대답한 사실을 봤을 때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못 한 채 예술위가 확인서 요구를 철회한 상태로 상황은 일단락 되었다.

3. 기재부 ｢예산 및 기금운용 집행지침｣ 중 보조금지원 제한 규정 신설 경위

가. 국회에서 ‘보조금지원 제한’을 입법화하기 위한 경과 

2008년 이명박 정부는 미국산 광우병 소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전국적인 촛불집회 이

후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 주최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에게 국민세금으로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 보조금 제도의 취지나 국민 법감정에 어긋난다는 논리를 내세워 

당시 촛불집회에 참여했던 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고자 했다. 이를 법제화하기 위

한 시도들이 국회에서 먼저 나타났다.

2008. 7. 24. 당시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신지호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

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비영리민간단체의 구성원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 법이 정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하고, 교부받은 보조

금을 환수’하도록 하였고,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단체나 구성원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 대해서는 

그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당시 신지호 의원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에 대해 설명하면

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11) 노컷뉴스, ｢유인촌, “작가회의에 확인서 요구는 잘못”｣(2010. 2. 18.)



696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사실 정권 교체가 됐지만 우리 사회의 세력 교체는 요원하다. 지난 10년간 물적 기반을 쌓은 좌파세력

의 진지는 곳곳에 견고하게 버티고 있다. 여권이 이런 상황에 대한 안이한 인식을 한 것도 사실이다. 무엇

보다 중앙정부 차원의 국가 예산에도 좌파 세력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빨대를 꽂고 있다. 김대중 정부 전

만 하더라도 시스템 밖에 머물며 배고픔에 익숙해 있던 좌파세력이 지난 10년간 ‘배부른 좌파’가 돼 버린 

것이다. 역설적으로 이것이 좌파세력의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다. 이제 저들은 라면과 깡소주를 먹으며 일

을 못한다. 정권이 바뀌었으니 무조건 빨대를 뽑으라고 하면 정치보복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기준과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빨대를 뽑겠다고 주장하는 것이다.”12)

약 한 달 뒤인 2008. 8. 27. 같은 당의 한선교 의원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집

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유죄가 확정된 때에는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다음 회

계연도에 한해 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음’, ‘보조사업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집회 및 시

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유죄가 확정된 때에는 해당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다음 회계

연도에 한해 간접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음’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었다. 

신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제18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폐기되었고, 한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소위원회’에서 

‘보조금법에 따른 사업수행의 타당성 여부와 무관하게 집시법 위반을 제재하기 위한 목

적으로 보조금 교부를 금지하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는 측면 등을 감안, 이 법률안은 본회

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고, 2009. 2. 3. 국회 본회의에서 폐기 결정되었다.

신지호, 한선교 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국회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유에 대해 당시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에는 “보조금법에 따른 사업 수행의 타당성 여

부와 무관하게 집시법 위반 등을 제재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조금을 금지하는 것이 적절

하지 못하다는 측면 등을 감안하여 각각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

였다고 기록되어 있다.13)

대신 <2009회계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면서 56개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기재부에서 보조금 지원 제한 규정을 신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12) 위클리조선, ｢“정부에 빨대 꽂고 먹고살면서 ‘정부 타도’ 주장은 이율배반”(2008. 8. 3.)｣

13) 제278회 국회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2008.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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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18대국회 예결특위, 보조금지원 제한 부대의견 제출

유인촌 장관은 2010. 2. 18. 기자간담회에서, “이 문제(확인서 요구)는 작년에 국회 예

결위가 불법시위에 참여한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면 안 된다는 부대의견을 달아 기획재정

부에 보냈고, 행정절차에 따라 예술위가 작가 회의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지

만 예술위의 방법은 틀렸다”고 발언했다.14)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라 한다)는 1983년부터 예산집행 효율화방안의 일환으로 

‘주요비목별 집행지침’을 시달한 이래 매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작성해

오고 있다.15) 이는 국가재정법 제44조(예산집행지침의 통보)와 제80조(기금운용계획의 

집행지침)에 근거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제36조에는 기재부장관으로 하여

금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매년 1월 말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

체에게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위원회는 국회 회의록 및 의안정보시스템을 조사한 결과, 2008. 11. 19.부터 제18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수 회에 걸쳐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고, <2009회계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에 56개의 부대의견을 첨부16)하여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였고, 2008. 12. 13. 국회 본회의에서 <2009년도 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일괄 상정, 의결하였음을 확인하였다.

56개의 부대의견 중에 ‘(4) 정부는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 구

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으로 처벌받은 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원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첨부되었다.

14) 노컷뉴스, 위 기사.

15) 기재부, 보도자료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확정 통보(2017. 12. 28.)｣

16) 제18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200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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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설 보조금지원 제한 규정의 내용

[그림-4] 201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 집행지침 중 보조금 지원 제한 규정 내용

예술위는 2010. 3. 10.과 3. 12. 공문을 통해 한국작가회의와 민예총대구지회에 확인

서 제출 요구를 철회함을 알리면서, 확인서를 요청하게 된 이유에 대해 “불법시위를 주

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에 대해 보조금의 지원을 제한하

여야 한다”라는 “정부의 ｢201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 집행지침｣에 근거한 행정적 조치

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위 집행지침의 ｢Ⅱ. 세부사업유형별 지침｣ 중 ｢15. 민간단체보조사업｣에는 [그림-4]

와 같이 ‘세부지침’으로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 ‘구성원이 소

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

받은 단체’의 경우에 ‘보조금의 지원을 제한’하도록 규정하였고,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를 포함)’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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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작가회의’와 ‘민예총대구지회’를 특정하게 된 경위

가. ‘예산집행지침’ 에 따른 예술위의 업무 집행 경과 내용

당시 예술위 지원컨설팅부장 박OO은 위원회 조사에서 “본 사건은 2010. 1.에 문제의 

‘확인서’를 요청하면서 발생”한 건이지만, “그 전년도에 국회에서 불법시위를 한 단체에 

대해서는 정부 보조금을 주지 말아라 하는 지침을 결정했고, 그에 따라서 2009년 하반기

에 2010년 보조금 지원 단체를 결정해야 하는 업무를 하다 보니까 위 지침에 근거해서 

일을 하다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진술했다.18) 

또한 박OO은 “2009년도에 언제쯤인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는데, 기획재정부의 지

침대로 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 봐야 한다는 연락을 문체부로부터 받

았다”며, “문체부 예술정책과와 일상적인 업무 협의를 하는 과정에 기재부 지침에 ‘불법

시위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라는 지침이 있으니, 한번 점검을 해 봐야 한

다”는 연락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 이어 “제가 당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인터

넷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보니까 몇 몇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가 눈에 띄어서 

제가 그 단체에 전화를 해 보니, 우리는 명의만 빌려준 거고 뭐 적극 참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을 해서 그 때는 그냥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갔으나, 2009년 하반기가 되어 

2010년도 보조금 지원 업무를 준비해야 하는데,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소속되었다 

하더라도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를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인지, 

예술위의 보조금 지원 대상 단체가 정해졌는데, 그 단체가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소속된 

단체이긴 하지만 ‘불법시위’를 한 단체인지 아닌지, 또 그 단체 구성원이 불법시위에 참

여해서 집시법 위반을 한 사실이 있는 것인지 아닌지, 저희 예술위로서는 알 수가 없는 

것”이기에 “경찰청에 공문을 보내서 회신 받았다”고 하였다.19)

17) 기획재정부, 『201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82~83쪽.

18) 참고인 박OO 진술조서, 4쪽., 2018. 1. 15. 진술청취.

19) 위 박OO 진술조사, 5~6쪽.



700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그림-5] 2009. 11. 9. 예술위에서 경찰청에 보조금지원 제한을 목적으로 경찰청에 발송한 공문 

일부 사본.

위원회가 확인해본 결과, 예술위 지원컨설팅부에서는 2009. 11. 9. 경찰청에 ｢불법 

폭력시위 관련단체 현황 통보 요청｣ 제목의 공문으로 2007년도부터 2009년도 3개년의 

’불법 폭력시위 관련단체 현황‘에 대해 2009. 11. 16.까지 통보해줄 것을 요청하였고,20) 

경찰청은 이에 대해 같은 해. 12. 3. 공문으로 회신했다.21) 

20) 예술위, ｢불법 폭력시위 관련단체 현황 통보 요청(문서번호 : 지원컨성팅부-1522. 2009. 11. 9. 

시행)｣

21) 경찰청, ｢’07~’08년 불법폭력시위 관련단체 현황 통보(문서번호 : 경비과-11621, 2009. 12. 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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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찰청, 불법폭력시위 관련단체 현황 통보

[그림-6] 경찰청이 예술위에 통지한 ｢불법폭력시위 관련 단체현황｣ 일부 사본

경찰청은 위 회신 공문에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참여단체 현황’이라는 제목으로 

2008. 7. 22.기준 1,842여개 단체 명단을 첨부해서 제출했다. 참고인 박OO은 “경찰청

으로부터 받은 단체 리스트와 예술위에서 보조금 지원 결정한 단체를 비교해 보니까 딱 

2개 단체가 있었습니다. 한국작가회의와 대구민예총(민예총대구지회), 두 군데여서 어

떻게 할까 문체부와 내부 협의를 하다가, 그 확인서에 명기한 대로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에 소속되기는 했지만 불법시위에 적극 가담한 사실은 없다는 확인서를 받아서 저희들 

나름대로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자는 의견이 나왔고, 이 사안을 2009. 12. 말경. 예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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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위원회 회의에 ‘2010년도 정기공모사업 지원대상 결정의 건’이라는 제목의 안건으

로 상정해서 한국작가회의와 대구민예총 등 2개 단체에 대해서는 ‘확인서’를 받고 지원

하겠다는 취지로 회의에서 결정이 났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했다. 즉, 

경찰청으로부터 회신 공문을 받기 전에 예술위의 2010년도 보조금 지원 대상 단체로 한

국작가회의와 민예총대구지회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 상태였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문체부 예술정책과에서 행정사무관으로 근무하며 ‘한국문화예술

위원회 사업 및 예산 국회 서무’ 등의 업무를 담당했던 정OO은 “실무자 입장에서, 시위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국회, 감사원 등으로부터 기획재정부 지침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 것”이라며 “이 과정은 보조급 집행 실무 단위의 논의였으

며, 본인은 기획재정부, 청와대 등과 본 사안을 두고 협의한 적 없음”이라고 진술서를 제

출했다.22) 

또한 그는 진술서에서 “<예산집행지침>을 지키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은 확보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 정당성’은 담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그 이유는 “기재부가 마련하

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절차를 준수한 것이지만, 예산 지원을 빌미로 집회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헌법가치라는 ‘실질적 정의’에 반하기 때문”이

라 언급하면서, “예술인 입장에서, 확인서 징구 사건은 지원을 빌미로 사상과 행동을 제

한하려는 행위로 인식될 수 있는바, 공공기관을 담당하는 사무관으로서 행정편의주의와 

보신주의로 실질적 정의를 외면한 행위에 대해 자성하며, 예술가들에게 사과”한다는 뜻

을 밝혔다.23)

5. 신청인들의 피해 내용

예술위는 2009. 12. 28. ‘제85차 위원회회의’에서 ｢2010년도 문예진흥기금 정기공

모사업 지원대상 및 지원액 결정의 건｣을 의결했다. 한국작가회의와 민예총대구지회는 

‘지원대상 우선순위’ 단체에 올라 있었고, 지원 배정액은 한국작가회의에 총 3천4백만

원, 민예총대구지회에 1천5백만원이 배정되어 있었다. 한국작가회의는 ‘제17회 세계작

가와의대화’와 계간 기관지 『내일을 여는 작가』발간, 정기 문학세미나 ‘4･19혁명 50주

년에 돌아보는 한국문학’ 등의 사업에 대해 지원을 받을 계획이었고, 민예총대구지회는 

22) 참고인 정OO 진술서, 2018. 2. 25. 제출

23) 정OO, 위 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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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열린예술놀이터 <오만가지 예술상상, 예술가 텐트촌>’의 사업에 지원을 받을 계

획이었다.

아래 [그림-7]의 내용과 참고인 박OO의 진술 내용과 같이 당시 지원컨설팅부에서는 

기재부의 예산집행지침을 준수하는 취지에서 ‘확인서’를 받는 전제조건으로 지원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다.24)

[그림-7] 2009. 12. 28. 예술위 제85차 위원회 회의 안건자료 일부 사본

2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85차 위원회 회의자료(2009. 12. 28.)』, 52~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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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한국작가회의는 확인서 작성 제출과 지원 결정된 보조

금 3천4백만원의 수령을 거부하였고, 이후부터 지금까지 예술위에 지원 신청 자체를 하

지 않았다. 민예총대구지회는 2010년도 지원 결정된 보조금 1천5백만원을 수령한 사실

이 확인되었다.25)

민예총대구지회는 이후 2011년도에 ｢2010 팔자넷 예술난장(팔도자립예술가네트워

크 예술난장)｣과 2014년도에 ｢2014 대구자립예술가축제 – 예술가들의 집단지성과 별

난감성으로 만드는 ‘소셜아트캠핑페스타’｣라는 제목의 사업으로 각 응모했으나 심의 결

과 미선정되었다. 예술위에서는 당시 채점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26)

6. 다른 정부기관의 유사한 사례

참고인 정OO은 위원회 조사에서 “기재부 지침 운용상의 어려움은 문체부뿐만 아니라 

전 부처 동일”했다며, “동 사안의 명확한 성격 규명을 위해서는 기재부, 행자부, 노동부 

등의 전부처의 지침 운영 과정을 전수조사 해야” 한다고 진술했다. 

위원회는 그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으나 위원회에 주어진 조사활동 기한 및 권한의 제

약 등의 이유로 전수조사 까지는 아니어도 그간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중심으로 타 정부

부처와 그 산하 기관에서 실시한 유사 사례를 정리해보았다.

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당시 위원장 : 최시중, 이하 ‘방통위’라 한다)가 2008. 8. 28. 경찰청

에 ｢시청자단체의 불법폭력 집회･시위 참여여부 조회｣ 제목의 공문을 보내 논란을 빚은 

사실이 있었다.27) 

당시 국회의원 최문순이 2008. 9. 18. 위 내용을 공개하면서 알려지게 되었고, 최 의원

은 공개 당시 “장차 정부에 반대하는 시청자 단체를 사업비 지원을 매개로 길들이기 위한 

조치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공문으로 경찰청에 ‘2008년도 시청자 단체활동 지원사업’에 신청한 ‘경남독

립영화협회’ 외 39개단체를 첨부하여 ‘불법폭력 집회･시위 참여여부’ 조회 요청했다. 

25) 예술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자료 제출(기획조정부-003747, 2018. 4. 3.)｣

26) 예술위, 위 문서, 2018. 4. 3.

27) 경향신문, ｢방통위, 시만단체 ‘집 〮회･시위 참여’여부 조회 물의(2008. 9. 18.)｣, 방통위 공문은 언론

사 프레시안과 미디어스 등에 보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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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8] 2008. 8. 28. 방통위가 경찰청에 보낸 공문 사본

같은 해 9. 12. 최종 선정 결과 40개 신청 단체 중 ‘대한예수교장로회 실로암시각장애

인복지회’, ‘울산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함께>’, ‘징검다리 지역아동센터’가 제외된 37

개 단체가 선정됐다. 사업신청 단체 대부분이 선정된 결과인데 이에 대해 당시 신청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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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하나인 ‘언론인권센터’의 최성주 상임이사는 “예산이 미리 책정돼 있어서 신청 단체 

대부분을 선정한 것 같다”며 방통위의 경찰청 공문 의뢰 사실에 대해 “방통위가 그동안 

해왔던 여러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 중 하나라고 본다”고 말했다.28)

방통위가 경찰청에 지원사업 신청단체 40개에 대한 불법폭력 집회･시위 참여 여부를 

조회한 건은 본 사건 예술위가 경찰청에 공문을 보내기 약 1년여 전에 발생한 일이다. 경

찰청은 다음해인 2009. 2. 에 정부 각 부처에 ‘2008년 불법폭력시위 관련단체 현황’을 

통보한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나. 경찰청, 정부 부처에 ’08년 불법폭력시위 관련단체 현황 통보

[그림-9] 경찰청의 ’08년 불법폭력시위 관련단체 현황 통보 공문 일부 사본

2009. 5. 12. 국회의원 조영택(민주당)은 경찰청으로부터 ｢2008년 불법폭력시위 관

련단체 현황 통보｣ 제목의 자료를 제출받았다.29)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2008년 ‘광우병

28) 미디어스, ｢방통위, 지원금 주기 전에 시민단체 ‘검열?’(2008. 9. 18.)｣



707
제2권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종합보고서 부록

국민대책회의’에 연대했던 1천800여개 단체를 모조리 ‘불법폭력시위 관련 단체’로 규정

하였다. 공문에도 명기되어 있듯이 통보 목적은 ‘불법폭력시위 관련단체에 대한 정부보

조금 지원제한과 관련’한 것이다. 이 가운데는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

국시나리오작가협회, 한국PD협회,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연예인협회 등 문화예술단

체와 부산국제영화제, 부천국제영화제, 전주국제영화제 등 국제영화제 진행 기관을 포

함하여 심지어 천정배･문국현 등 국회의원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당시 천정배 민주당 의원은 성명을 내어 “이명박 정부가 야당과 헌법기관이

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까지 폭력 단체로 폄하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태

도”라며 “대통령은 사과하고 강희락 경찰청장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으라”고 촉구했

다.30) 또한 당시 김유정 민주당 대변인은 “경찰은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불법폭력을 

행사했는지 살피지도 않고 무조건 불법 꼬리표부터 붙이는 무책임한 낙인찍기에 앞장섰

다”고 비판했고,31) 당시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은 “결국 이명박 정권이 촛불 운

동에 보복하고자 경찰과 행정안전부를 동원해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몰아가고 있는 

것”이라며 “촛불을 싫어하는 이명박 정권이 사적 감정으로 권력을 유용한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32)

한편, 2008. 7. <문화방송> 앞에서 과격 시위를 벌인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와 정당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 당직자들을 폭행하고 기물을 부순 특수임무수행자회(HID) 등은 

이 목록에서 빠졌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집회로 구속된 회원이 있는 단체들을 

목록에 포함시켰을 뿐 단체들을 선별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당시 경찰에 붙잡

힌 고엽제전우회 회원 2명은 폭력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으며, 특수임무수행자회 회

원도 폭행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바 있다.33)

다. 문화재청, 방문교육 주관단체 모집에 ‘불법시위 불참’ 요구

문화재청은 2007년부터 ‘문화유산 방문교육 주관단체’를 모집, 지원사업을 진행해왔

다. ‘문화유산 방문교육’은 문화유산 보호 등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민간단체로 하

29) CBS 노컷뉴스, ｢경찰, 천정배 의원실까지 “불법폭력단체” 낙인(2009. 5. 12.)｣

30) 한겨레신문, ｢경찰, 폭력단체 규정 ‘무원칙’(2009. 5. 12.)｣

31) 미디어오늘, ｢촛불 든 언론단체 등 1800곳도 ‘불법낙인’(2009. 5. 13.)｣

32) 프레시안, ｢사제단･문국현 의원도 폭력단체? … ‘싹쓸이 낙인’ 논란(2009. 5. 12.)｣

33) 한겨레신문, ｢경찰, 폭력단체 규정 ‘무원칙’(2009.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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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금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지역사회의 역사와 전통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역사의식

을 심어주기 위하여 방문교사를 위촉, 초･중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

을 말한다.34) 매 년 1월~2월 사이에 공고하여 지역별로 1~3개의 단체를 선정하여 일정

정도의 보조금을 지원해왔다.

2007. 1. 9. 문화재청장 명의로 처음 공고를 낸 이후 매 년 실시하던 사업에서, 2010

년 모집공고에 ‘신청자격’에 기존에는 없던 요건이 추가되었다. 내용은 ‘※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

여 『집회 및 시위에 관란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는 신청불가’로 제한한 것이다. 

그리고, 제출 서류에 예술위가 한국작가화의와 민예총 대구지회에 요구한 내용과 같은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공고 단계에서부터 공개적으로 시행했다.

위원회는 문화재청의 2007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매 년도 사업에 대한 공고문을 파

악해본바, 이처럼 신청 단계에서 자격을 제한한 사항은 박근혜 정부로 바뀐 이후에도 계

속되었음을 확인했다. 또한 그 근거로 기재부의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

른 것’이라 설명하면서,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상기 사항에 대한 위반 사례 적발 

시 보조금 지원을 제한･해지･환수 할 수 있음’을 같이 안내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라. 영화진흥위원회, 촛불집회 참석을 이유로 단체 지원 배제 의혹

[그림-10] 2009년 국정감사에서 김부겸 의원이 공개한 것으로 보도된 자료 일부 사본.

(미디어오늘, 2009. 10. 16.)

34) 문화재청, ｢2007 문화유산 방문교육 주관단체 모집공고(공고 제2007-5호)｣



709
제2권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종합보고서 부록

영화진흥위원회(당시 위원장 : 조희문, 이하 ‘영진위’라 한다)가 실시하는 2009년 ｢영

화단체사업지원｣에서 지원 신청한 일부 단체가 2008년 ‘미쇠고기 광우병 반대 촛불시

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대거 배제되었다는 의혹이 2009. 10. 16.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되었다.

｢영화단체사업지원｣은 영진위가 ‘영화 관련단체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민간

단체의 자율성을 도모하는 동시에 한국영화산업과 영상문화의 발전을 촉진’을 목적으로 

매 년 1회, 통상 상반기 중에 실시하는 사업이다. 2009년에는 3월에 공고가 났고, ‘정책

사업’과 ‘자유공모사업’ 두 개 부문에서 총 사업비 10억5천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다.

당시 김부겸 의원은 영진위를 상대로 ‘영화단체지원 사업에서 불이익 받은 단체들이 

질적 저하인지, 다른 이유로 탈락했는지를 확인해서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영진위는 이

에 대해 ‘2009년도 영화단체지원사업은 총 69개의 사업이 접수되어 심사의 공정성 제고

를 위하여 외부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예비심사를 진행하였으며, 9인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심사를 통해 33개의 사업을 선정’하였다고 답하면서 ‘최종 결정심사에서는 예비심

사결과, 단체의사업내용, 사업수행능력,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집행지침 이행여부, 민간

경상보조사업에 대한감사원 감사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지원결정’을 하였는데, ‘일

부 사업에 대해서는 ｢기금운영계획지침｣ 이행여부 및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지적사항이 

제기된 사업은 지원을 보류’하였으며, ‘향후 감사원 감사결과 확인 후 재심의’ 하기로 했

다고 답했다.35)

이와 관련하여 당시 김부겸 의원은 위 [그림-10]의 자료를 공개하며, “예비심사과정에

서 평균 70점 이하 점수를 얻었고, 사전 진행경험도 전혀 없어서, 결정심사위원회에 회

부되지도 못한 신규사업인 한국영화기획프로듀서협회, 비상업영화기구, 서울국제초단

편영상제, ㈔한국영화인협회 안산지회의 신청 사업은 최종지원목록에 대신 이름을 올렸

다”고 지적했다. 영진위 내부 인사로 구성된 ‘결정심사위원회’가 외부 인사로 구성된 ‘예

비심사위원회’의 심사와 다른 판정을 내리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

면서 정부가 영진위에 ‘외압’을 행사해 촛불 집회 참여 단체를 의도적으로 탈락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된 것이다.36)

당시 국정감사에 같이 참여했던 조영택 의원은 “감사원의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가 5월 

35) 『2009년도 국정감사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부록)』 2009. 10. 16., 75쪽.

36) 미디어오늘, ｢‘촛불’ 영화단체, 정부사업 ‘대거 탈락’ -인권운동사랑방 등 ‘적합’ 판정 받고도 탈락

(2009.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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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시작되면서, 영진위가 ‘2009년도 영화단체지원사업’선정과 관련, 강한 압박

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37) 

이에 ‘인권운동사랑방’과 ‘인디포럼’은 ‘불법시위 주도 단체에 대한 지원배제라는 기

획재정부 지침에 따라 지원이 배제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2010. 1. 28. 영진위의 

‘선정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과정에서 영진위는 이들 단체가 선

정에서 탈락한 것이 불법시위단체를 배제하는 기획재정부 지침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하

였고, 법원도 기획재정부 지침의 이행여부를 거부처분 사유로 삼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하다며 청구를 기각하였다.38)

마. 여성의 전화, 여성부 상대로 승소

여성부는 2009. 3. ‘공동협력 사업 지원단체’로 ‘㈔여성의 전화’를 선정해 4천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경찰청이 작성한 촛불집회 관련 단체에 포함된 사실을 알고 ‘불법시

위를 주도하거나 참여하지 않았으며 보조금을 시위에 사용하면 지원이 취소된다’는 취지

의 내용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여성의 전화가 이를 거부하자 여성부는 보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하였고, 여성의 

전화는 ‘시위를 주도하거나 참여하지 않았으며, 회원으로 가입한 다른 단체가 광우병국

민대책회의에 가입하는 바람에 명단에 포함됐을 뿐’이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2009. 12. 10. “여성의 전화가 경찰청이 작성한 미국산 쇠

고기수입반대 촛불집회 관련 단체 명단에 포함됐지만, 불법 시위를 주최하거나 여기에 

참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에 관한 확인서 제출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

로는 불법 시위단체로 규정해 보조금 지급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법령과 예산이 정하는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을 뿐, 이와 무관하게 단체의 성격이나 활동을 문제로 삼아 확인서 제출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39)

37) 미디어오늘, 위 기사.

38) 김선휴(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변호사), ｢불법시위단체 지원배제 사례를 통해 본 블랙리스트 문제

(2017. 3. 8.)｣

39) 서울행정법원 판결문(사건 : 2009구합36170), 2009. 12. 10., 6~7쪽., 세계일보, ｢촛불집회 참여 

이유 보조금 취소는 부당(2009.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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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여성부, ‘경기여성연대’ 보조금 지원 결정 뒤 확인서 제출 요구

경기여성연대는 2009. 3.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라 한다) 주관 ‘여성정치아카데미

사업-여성정치참여를 위한 조사 및 교육사업’협력단체로 선정돼 1천4백만원의 보조금

을 받기로 했다. 그러나 여가부는 보름 뒤 경찰청이 촛불집회를 주도한 광우병국민대책

회의 참여단체 위주로 작성한 불법시위단체 명단에 올라 있다는 이유로 경기여성연대에 

‘불법시위를 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하지 않았다’는 확인서 제출을 요구했고, 단체가 이를 

거부하자 보조금 지급을 취소했다.

이에 경기여성연대는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2010. 4. 25. “이 사

건 확인서 요구는 기본행위인 이 사건 선정 통지 이후에 부가한 사후부관”으로 “사후부관

을 부가할 수 있는 법령상의 근거가 없고”, “원고도 이 사건 확인서의 제출과 같은 사후부

관에 동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확인서의 제출 요구는 위법한 사후부관”이라며 원

고 승소 판결했다.40)

또한 재판부는 “이 사건 선정통지 이후 철회처분이 있을 때까지 새롭게 발생한 사유는 피

고의 이 사건 확인서 제출요구와 원고의 불이행인데, 이와 같은 사오는 철회를 정당화할 정

도의 새롭게 발생한 사정변경이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근거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경기여성연대가 대책회의에 참여한 약 1,800여개 단체 가운데 하나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불법시위를 주최하거나 주도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결했다.

사. ㈔한국여성노동자회, 행정안전부에 승소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새로 쓰는 여성 노동자 인권 이야기”라는 사업명으로 2008. 5. 

1.부터 2010. 12. 까지의 사업기간 동안 여성노동자 김경숙의 삶과 죽음을 재조명하여 

여성노동자의 현실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취지의 사업계획서를 행정안전

부(이하 ‘행안부’라 한다)에 제출하였고, 행안부는 이를 ‘계속지원사업’으로 선정하였다.

행안부는 2009. 1. 30. 다시 공익사업 지원에 관한 시행공고를 하면서 특별선정기준

을 명시하였는데, 2009. 2. 17.경 경찰청장으로부터 한국여성노동자회가 이른바 ‘광우

병국민대책회의’에 참여한 단체라는 통보를 받고 같은 해 5. 7.경 한국여성노동자회를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였다.

40) 서울행정법원 판결문(사건 : 2009구합35962). 2010. 4. 23. 8쪽, 한겨레신문, ｢‘촛불단체 옥죄

기’ 법원서 또 제동(2010.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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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원고 한국여성노동자회는 패소했으나,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승소하였다. 서

울고등법원 재판부는 “계속사업의 경우에도 단년도 사업과 마찬가지로 매년 신청과 선

정 절차를 반복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계속사업의 특성과 계속지원사업 선정 대상

자의 신뢰를 도외시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면서, 행안부의 이러한 처분은 “수익적 

행정행위의 일부 철회로서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행안

부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한국여성노동자회에게 사전 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판결했다.41)

7. 관련 법규의 개정 경위

가. 국가인권위원회, 기재부에 ｢예산및기금운용집행지침｣개정 권고

기재부는 이와 같은 보조금 지원 제한 규정을 2009년 예산및기금운용집행지침에 신

설한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바뀐 이후에도 매 년마다 집행지침에 삽입했

다. 문구 등이 일부 수정되기는 하였으나 규정 자체를 삭제하거나 변동하지는 않았으며, 

2018년도 집행지침에 이르러서야 삭제했다. 기재부는 2017. 12. 28. 보도자료를 통해 

그 삭제 이유에 대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집행지침에 규정하는 것이 적절

하지 않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등을 반영’하여 삭제하였다고 설명했다.42)

위원회 조사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 12. 6. 기재부장관에게 ｢예산 및 기금운

용계획 집행지침｣의 민간보조사업 보조금 지원 제한 및 교부조건에서 집회와 관련된 사

항을 삭제할 것을 권고하였고,43) 기재부는 이를 수용하여 2018년도 집행지침부터 반영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위 권고를 하면서, ‘집회의 자유 보장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제한은 법률적 근거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에도, ｢예산집행지침｣

에서 불법시위의 주최･주도를 이유로 하여 보조금 지원 제한을 규정하는 것은 그 법률적 

근거가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또한 ｢예산집행지침｣은 집회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는 보조금 지원 제한을 규정하면서 

41)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사건 2010누3253), 2010. 7. 21., 8~10쪽.

42) 기재부, 위 보도자료 3쪽.

43)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보조금 지원 제한에 대한 개선 권고

(2017.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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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지침에서 정하는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에 대해서는 그 해석이 모호하여 자의적 적용 여지가 있음에도, 지침에

서는 ‘불법시위’에 대한 판단 시점, 판단 주체, 판단 대상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

다고 지적하였고, 불법시위의 개념에 있어서도 ‘집시법 위반으로 형사판결이 확정된 경

우’에 한정되는 것인지, ‘경찰서장이 옥외집회 등에 대하여 금지통고를 한 경우’를 포함

하는 것인지 등이 명확하지 않으며, 특히 후자에 해당한다고 할 경우 사법기관이 아닌 행

정기관에서 불법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44)

나. ｢민간단체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의 폐지 경위

참고인 박OO은 위원회 조사에서 “당시에 이명박 정부로 바뀌고 나서 보조금 지원 관

리가 예년에 비해 상당히 엄격하게 관리되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며, “당시 문체부

에서 없던 규정을 새로 만들었는데, ｢민간단체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기억”한

다며, “거기에 보면 기획재정부로부터 통보받은 ‘예산･기금 집행지침’을 따르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고 진술했다.45) 그가 지적한 부분은 위 관리 규정 제6조(보조금의 교부) 

‘③ 보조사업 관리부서가 보조금법시행령 제7조의 보조금의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 보

조금 교부를 검토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로부터 매년 통보받는 ｢예산･기금 집행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는 부분이다. 

문체부 훈령 제118호인 이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은 2010. 1. 1.부터 

제정과 동시에 시행되었다. 종전에 없던 규정을 새로 신설한 이유가 비단 이것 때문인지 

위원회는 확인하지 못했다. 다만 이 규정은 2016. 8. 29. 폐지되었다. 이유는 ‘기재부에

서 보조금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을 신규 제정(2016. 8. 1.)함에 따라 폐지’한 것으로 되어 있다.46)

44) 국가인권위원회, 위 결정문, 6~7쪽.

45) 참고인 박OO, 위 진술조서 4~5쪽.

46) 문체부 훈령 제295호(2016. 8. 29.). 문화재보호법 제95조(문화재보호단체의 지원･육성)에 근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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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재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에 잔존했던 ‘보조금 제한’ 규정 삭제

기재부는 2016. 7. 28.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을 공고했다. 지침 제13조(보조사

업자 선정기준) 제4항에 ‘보조사업자 선정 제외의 경우’를 명시하면서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의 경우’를 규정되어 있었고, 지침은 2017. 5. 22. 개정된 바 있고, 

2018. 1. 2.에도 개정되었지만, 위 규정은 수정･변경되거나 삭제되지 않았다. 

기재부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7. 12. 28.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

행지침’을 확정･통보하면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집행지침에 규정하는 것

이 적절하지 않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등을 반영하여 불법시위 단체에 대한 국고보조

금 지금 제한 규정을 삭제’한다고 발표했으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까지 일괄적

으로 정비하지는 못했다. 

기재부는 2018. 3. 말경 ‘보조금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이 지침에 대한 개정 논의를 하

였고,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에서 기존 ‘제외’의 경우였던 ‘3. 불법시위를 주최 또

는 주도한 단체의 경우’ 조항을 삭제하고, 2018. 4. 4. 공고와 동시에 시행했다.47)

제4절 조사 결과

1. 진상규명한 사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에 전국적인 미국산소고기 반대 촛불집회가 있었다. 

2008. 8. 경부터 당시 여당(한나라당)이 주도하여 불법폭력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

극 참여한 단체에 대해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제한하는 취지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려 했으나, ‘집시법 위반 

등을 제재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조금을 금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의견 등이 고

려되어 관련 법률 개정이 무산된 바 있다.

이후 제18대 국회 예결산특위는 <2009회계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하면서 ‘보조금 지원 제한’ 의견이 포함된 56개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국회 본회의에 

47) 기재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기획재정부공고 제2018-67호)｣, 2018.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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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하였고, 2008. 12. 13.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기재부는 위 부대의견을 반영하여 2009년도 ｢예산 집행지침｣에 보조금 지원 제한 사

유로 불법시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이는 문체부뿐만 아니라 정부 전 부처에 지침

으로 작용하였고, 이 지침 내용은 박근혜 정부로도 이어져 2017년도 지침에까지 유지되

었다.

위 지침에 따라 예술위에서는 2010년도 보조금 지원 집행 과정에서 한국작가회의와 

민예총대구지회에 ‘불법폭력시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보조금 반환’ 등의 책임지도록 하

는 ‘확인서’ 제출을 요구하였다. 예술위는 2010. 3. 8. 공문을 통해 ‘확인서’ 제출 요청을 

철회함을 알렸으나, 한국작가회의는 당시 정해진 보조금 지원 수령을 거부한 데 이어 이

후부터 예술위에 지원 신청을 하지 않았고, 민예총대구지회는 2010년도 보조금을 수령

한 이후 두 차례 예술위에 지원 신청했으나 심사에서 탈락했다.

본 건 외 여성부와 행자부 등 다른 정부기관에서도 정부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단체에 위와 유사한 ‘확인서’ 작성을 요청했던 사실이 있고, 해당 단체에서 이를 거부하

자 보조금 지원을 철회, 내지 취소했던 사례가 있었는데 재판을 통해 위법한 행위인 것으

로 확인되었다.

이후 기재부에서는 새 정부가 들어선 2018년도 예산 집행지침부터 보조금 지원 제한 

규정에서 문제의 ‘불법시위’ 관련 조항을 삭제한 데 이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서

도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다.

2. 이 사건의 성격

이명박 정부 집권 초기, 2008. 8. 27. 당시 대통령 비서실 기획관리비서관실에서 ‘문

화권력 균형화 전략’이라는 문건을 작성했다. 문건에는 당시 이전 정부인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지자와 단체 등에 대해 ‘좌파’라 규정하며 ‘지난 10년’간 ‘문화 권력’을 형

성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그 권력을 ‘균형화’해야 한다면서 ‘대부분의 문화예술인은 정부와 기업의 지원금

에 의존하는 점을 고려, 의도적으로 자금을 우파 쪽으로만 배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

여 문화예술인 전반이 우파로 전향하도록 추진’할 전략으로 ‘좌파 자금줄 차단’을 계획했

음이 문건에 나타나 있다.

본 건의 경우 위와 같은 이명박 정부 문화 정책으로 인한 대표적인 피해 사례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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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국가의 재정적, 제도적 지원에서 특정 문화예술인과 단체에 대해 배제를 함으로써 

정부 정책에 순응하게끔 하려는 의도에서 발현된 사건이다.

3. 권고사항

정부는 과거의 잘못된 제도로 인해 문화예술 작품의 창작과 향유를 위한 과정에서 부

당하게 피해를 당한 문화예술인과 단체에 대해 사과를 하고, 적절한 정신적 물질적 보상

을 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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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박근혜 정부의 마을라디오 활동 외압 의혹 사건

1. 의결주문

사건번호 2017특26[박근혜 정부의 마을라디오 활동 외압 의혹 사건]에 대한 별지 ‘진

상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한다.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가. 신청 취지

(1) 신청인(송덕호)은 지난 2016. 10. 19.자 한국일보 기사를 통해 2015. 6. 당시 대통

령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이하 ‘실수비’)에서 ‘마을라디오’가 구체적으로 

언급되며 ‘좌파적이고 반정부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 특별히 관

심을 가지고 행정점검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2) 신청인은 이를 “박근혜 정부에서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

성과 같은 맥락의 사건”이라고 주장하며, 문체부와 그 산하 여러 문화예술, 교육, 

미디어 관련 재단에서 이루어진 미디어교육, 제작지원, 문화예술활동 지원 등에 청

와대와 정부의 부당한 지시와 압력은 없었는지 낱낱이 밝혀”줄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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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진상규명한 사실의 요지

(1) 2015. 6. 3.경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이 ‘마을라디오 개설이 활발한데 일부 라디

오 방송국이 좌파지지 기반구축, 일부 정치인 의정홍보 등에 활용되는 등 여러 가

지 문제가 있다고 하니 부적절한 대상은 없는지 조사해보고 아울러 이들에 대한 부

적절한 보조금 집행은 없는지도 점검할 것’을 미래수석과 정무수석에게 지시한 사

실은 확인되었다. 

(2) 마을라디오와 관련하여 보조금 집행에 부적절한 사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 

지시를 받은 미래수석실이 소관 방통위를 통해 조사를 할 수 있는 곳은 방송 허가 

사항 대상인 7개 공동체라디오사업자이다. 방통위의 허가 대상인 공동체라디오 7

곳은 위원회 입수자료 ｢공동체라디오 일반현황｣에서 살펴보았듯이 2017년 재허

가 과정에서 7곳 모두 재허가를 받았으며, 최초의 공동체라디오 개설 허가사항 변

동 없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방송 허가가 유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공동체라디오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지원은 2006년 시업사업 추진 시부터 본방송 

시작과 함께 기금 지원을 종료한다는 ‘운영계획’의 의결에 따라 본 방송이 시작된 

2009년 지원을 종료하였다. 공동체라디오의 수입은 방송법 시행령 제13조의 2에 

따라 기부금,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방송광고수입금, 협찬고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하며 사업자 자체조달로 운영하고 있다.

(4) 마을라디오는 방송법상 인허가 대상이 아니며 성격상 인터넷 방송으로 자유로이 

설립이 가능하다. 서울시 예술진흥팀에서 입수한 <2016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참여단체 리스트> 등 관련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실수비 회의 전후인 2015

년~2017년 기간 계속하여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였다. 이병기 前 비서

실장의 지적이 있은 다음해인 2016년에도 서울시에서는 마을미디어에 5억5천9

백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다. 결국 서울시는 중앙정부로부터 마을미디어 사업

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지시 등을 받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 공동체라디오나 마을미디어와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문체부 미디어정책

국 소속 미디어정책과 김OO 사무관 및 방송영상광고과 차OO 사무관과 통화한 결

과 “마을라디오는 문체부의 업무 사항이 아니라 관련 사항을 전혀 알 수 없다”고 하

였으며, 방송영상과나 미디어정책국의 업무 분장표를 살펴보아도 관련한 업무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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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박근혜 정부의 마을라디오 활동 외압 의혹 사건]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사   건] 2017특26, 박근혜 정부의 마을라디오 활동 외압 의혹 사건

[신청인] 송덕호

제1절 사건 개요

1. 신청 취지

가. 사건 경위

신청인 송덕호[(사)마포공동체라디오 대표 / 서울마을미디어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이

하 ‘신청인’)]는 지난 2017년 10월 19일자 �한국일보� 기사1)를 통해 사건 경위를 알게 

되었다. 기사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2015. 5. 11.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포털사이트 등의 

정부 비판 기조에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하고 모니터링을 지시하였다.

② 2015. 6. 3.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이하 ‘실수비’)에서 “(팟

캐스트 기반)일부 라디오 방송국이 좌파 지지기반 구축, 일부 정치인 의정홍보 등에 

활용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고, “(마을라디오 방송 중)부적절한 

대상이 없는지 조사해 보고, 이들에 대한 부적절한 보조금 집행은 없는지도 점검”하

도록 조신2) 당시 미래전략수석과 정무수석실 관계자(당시 정무수석 공석)에게 지

시하였다.

신청인은 이와 같은 대통령 비서실장의 조사･점검 지시가 이후 어떻게 실행되고 작동

되었는지, 그리고 공동체라디오와 마을미디어 등에 대한 피해사례가 구체적으로 있었는

지 알고 싶다는 취지로 2017. 11. 28. 위원회에 진상조사를 신청하였다.

1) ｢朴 청와대, 포털 압박해 여론 통제 시도｣, <한국일보>, 2017년 10월 19일, 제1면

2) 조신: 2015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미래전략수석으로 재직함. 현재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교

수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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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해 내용

① 박근혜 정부 시절 각 시･군･구 단위에서 주민들이 인터넷 기반의 팟캐스트 방식으

로 직접 지역사회와 관련된 이슈 등을 방송하는 마을라디오가 널리 퍼졌다.

② 2015. 6. 당시 실수비에서 ‘마을라디오’가 구체적으로 언급되며 마을라디오가 좌

파적이고 반정부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행정점검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③ 이는 기본적인 시민권을 위협하고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자유로운 표현과 의사소통,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같은 맥락의 사건이다.

다. 진상규명 대상

① 박근혜 정부에서 논의되고 지시된 마을라디오에 대한 부당한 감시, 통제, 압박 등의 

내용과 관련 의혹을 조사해주기 바란다.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지시된 위 

내용에 대하여 관계 부서에서 향후 어떻게 처리가 되고 상부로 보고가 되었는지 추

적･확인이 필요하다.

② 각 지자체의 재정 지원으로 다양한 마을미디어, 마을라디오 활성화 사업이 진행되

었지만 이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산하 여러 문화예술, 교육, 미디어 관련 재단

에서 이루어진 미디어교육, 제작지원, 문화예술 활동 지원 등에 청와대와 정부의 부

당한 지시와 압력은 없었는지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2. 조사개시의 근거와 규명과제

가. 조사개시 근거 

위 사건에 대해 문화예술계블랙리스트진상조사및제도개선위원회 ｢제23차 전원위원

회｣(2018. 1. 19.)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를 위한 조사세칙｣ 제21조(조사

개시결정 등) 제2항 제2호(조사개시)에 따라, 조사개시를 결정하였다(의안번호 제

18-0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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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진상규명 과제

위원회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해 밝혀야 할 규명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마을라디오에 대한 대통령비서실장의 조사･점검 지시의 실행 또는 실현 여부

② 신청인 및 피해자 소속단체의 피해 여부

③ 마을라디오에 대한 비서실장의 조사･점검 지시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연관성 유무

제2절 조사 경과

1. 문건 등 자료조사

가. 입수 자료

아래와 같이 사건 관련 자료를 입수하여 검토하였다.

[표-1] 검토 자료 목록

연번 자료명 생산기관 비고

1 2015 서울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결과 자료집 서울시 마을미디어 지원센터 2016. 2. 제작

2 2016 마을미디어 연간 보고서 서울시 마을미디어 지원센터 2017. 2. 제작

3 2017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설명회 서울시 마을미디어 지원센터 2017. 3.

4 2017 마을미디어 황성화 운영매뉴얼 서울시 마을미디어 지원센터 2017. 3.

5 2017 네트워크숍 자료집 서울시 마을미디어 지원센터 2017. 3.

6 공동체라디오 일반현황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정책과

2018. 2. 26. 

입수보고

7 공동체라디오[시범사업자] 방송발전기금 지원현황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정책과

2018. 2. 26. 

입수보고

8 공동체라디오 방송통신기금 사업 지원현황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정책과

2018. 2. 26. 

입수보고

9 공동체라디오 방송사업 관련 법령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정책과

2018. 2. 26. 

입수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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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인 조사

아래와 같이 신청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표-2] 대인 조사 목록 

연번 대상자 관계 조사 형태 일자

1 송덕호 신청인 진술조서 2018. 1. 3.

2 양승열 참고인 (동작공동체라디오 대표) 진술조서 2018. 1. 3.

3 김OO 참고인 (문체부 미디어정책과 사무관) 유선 통화 보고 2018. 3. 9.

4 차OO 참고인 (문체부 방송영상광고과 사무관) 유선 통화 보고 2018. 3. 9.

5 OOO 참고인 (서울시 예술진흥팀 주무관) 유선 통화 보고 2018. 3. 9.

제3절 조사 내용

1. 기초 사실

가. 마을미디어(마을라디오)

마을미디어(마을라디오)사업은 마을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주민 간 소통을 원활하게 하

기 위해 서울특별시가 주최하고(소관 부서 :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과) 서울마을미디어지원

센터3)가 주관하는 단년간 사업으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연례사업이다.

3) 시민 누구나 마을에서 미디어를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마을의 소통을 활성화하여 마을공동체 

연번 자료명 생산기관 비고

10 2015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참여단체 서울시 예술진흥팀
2018. 2. 26. 

입수보고

11 2016 마을 미디어 활성화 사업 참여단체 리스트 서울시 예술진흥팀
2018. 2. 26. 

입수보고

12 보조금 반환 사유서 (15. 11. 13. 은평사진방) 서울시 예술진흥팀
2018. 2. 26. 

입수보고

13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결과 (15. 6. 3.) 정책조정수석(기획비서관)
2018. 1. 29. 

입수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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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은 기본적으로 서울특별시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재정

을 지원하고 있고,4) 마을라디오는 『방송법』 상 방송통신위원회(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장관)의 허가(승인･등록 등)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다.

신청인은 조사신청 자료에서 2012년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마을미디어’라는 용어를 본

격적으로 사용하면서 활동이 시작된 ‘마을라디오’는 지난 5년 간 서울 전역에서 많은 주민

들의 참여를 통해 놀라운 성장을 보여주며 확장되고 있다면서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다.

“국내 최초 그리고 유일한 레즈비언 공중파 라디오 프로그램인 마포FM의 ‘L양장점’, 사고 잦은 삼거리 

횡단보도에 신호등을 달고 성서지역에 공공도서관을 만든 대구시 성서공동체FM의 ‘주말발언대’, 두리반 

철거, 아현뉴타운 개발 반대 투쟁의 목소리를 방송으로 퍼뜨린 마포FM ‘송덕호의 쌈박시사‘ 같은 방송들

은 1)공동체의 소유와 통제, 2)비영리적 커뮤니케이션 활동과 비영리적 운영, 3)사회적 서비스 제공이라

는 마을라디오의 세 가지 특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영역의 방송에서는 감히 흉내 낼 수 없는 

마을라디오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계 유일의 봉제 미싱사 방송 창신동 라디오덤의 ’동대

문 그 여자‘, 파킨슨병 환우들의 사연과 정보를 담은 가재울라디오의 ’라디오파킨슨사랑방‘, 성북동 가로

수 지키기에서 시작하여 지역주민들의 공론장 역할을 한 와보숑과 성북마을TV, 용산화상경마장 반대 투

쟁을 함께 한 용산FM의 ’굿바이, 용산화상경마장‘, 지역주민이 찾아나서는 동작구의 역사와 문화 이야기 

동작FM ’낭만과 전설의 동작구‘ 등 지역 밀착형, 주민주도형 콘텐츠로 마을라디오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

하는 프로그램들이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나. 공동체 라디오

공동체라디오는 기존 FM주파수 대역에서 10W 이하의 소출력으로 소규모지역(시･

군･구 일부)을 대상으로 하여 음악, 문화, 지역 정보 등을 제공하는 라디오방송이다.

공동체라디오 사업자와 관련하여 『방송법』 제2조(용어의 정어)를 보면 ‘안테나 공급

전력 10와트 이하로 공익목적으로 라디오방송을 하기 위하여 방송법 제9조 제11항의 규

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9조(허가･승인･등록 등) 제11항을 보면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

보통신부장관에게 『전파법』에 따른 무선국 개설과 관련된 기술적 심사를 의뢰하고,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송부 받은 심사 결과를 허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외의 공

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가 설립하고 영상미디어센터(미디액트)가 운영하고 있다.

4) 서울시에서는 마을미디어 지원 관련 근거로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13. 3. 15.)를 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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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편성, 재원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라고 되어 있다.

다. 피해 관련 단체

(1) (사)마포공동체라디오 (이하 ‘마포FM’)

① 신청인이 속해 있는 마포FM은 『방송법』 (이하 ‘법’)과 『방송법 시행령』 (이하 ‘영’)

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허가5)를 받아 설립을 하고, 방송국의 허

가유효기간(통상 3년) 만료 전에 재허가6)를 받아야 하는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

자’이다.

② 신청인은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의 재허가 심사과정에서 방통위 관계자로부터 “마

포FM 방송의 주제나 내용이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을 듣거나 재허가

가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방통위 차원의 지원(정책적이든 재정7)적이든)은 없을 것”

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였다. 마침 올해도 재허가 심사연도인데 최근에 “공동

체라디오방송사업은 방통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으면 스스로 고사할 것”이

라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하였다.8)

(2) 동작공동체라디오 (이하 ‘동작FM’)

① 또 다른 피해자(양승열, 이하 ‘피해자’)가 속한 동작FM은 법에 따른 ‘공동체라디오

방송사업자’를 지향하며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운영

하는 마을라디오로, 현재는 법상 방통위의 허가에 따라 설립된 것은 아니다.

② 피해자9)는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주관(서울특별시 주최)의 “마을라디오 활성화 

사업” 공모 과정에서 탈락하거나 배제되는 등의 구체적인 피해사례를 겪은 바는 없

5) 법 제9조(허가･승인･등록 등) 제11항 / 영 제13조(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의 허가신청 등)

6) 법 제17조(재허가 등) 제1항 / 영 제16조 제3항

7) 다만, 영 제13조의2(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운영 등)에 따르면,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가 운

영을 위해 재원으로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을 다음과 같이 나열하고 있음. “1. 기부금 2. 지방자치단체

의 보조금 3. 방송광고수입금 4. 협찬고지 수입금 5. 그 밖의 수입금”

8) 신청인 진술조서(2018. 1. 3.) 및 조사보고(2018. 1. 4.)

9) 피해자는 신청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신청인의 동의에 따라 동석자로 참여하여 함께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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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마을라디오 실무진의 차원에서는 공모사업에서의 탈락 또는 배제과정을 직

접적으로 체감하기는 어려운 구조라고 하였다.10)

(3) 서울마을미디어네트워크

① 신청인은 마포FM의 대표 겸 서울마을미디어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을, 피해자도 동

작FM의 대표 겸 서울마을미디어네트워크 집행위원을 맡고 있다.

② 서울마을미디어네트워크는 2014년에 발족하여 2017년 7월부터 4기 체제로 운영되

고 있고,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과 및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와 협력하면서 서울마

을미디어 사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2. 공동체라디오 및 마을라디오에 대한 대통령비서실장의 조사･점검 지시의 실행 

또는 실현 여부

가. 실수비 회의 자료

신청인이 주장하는 이병기 비서실장이 마을라디오와 관련한 조사와 부적절한 보조금 

집행은 없는지의 점검 등을 지시한 여부에 대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였다. 이에 위원회

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조사와 관련하여 입수한 실수비･대통령 주재 수석 비서관 

회의(이하 ‘대수비’)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5. 6. 3. 실수비에서 이병기 비서실장이 아

래와 같이 지시한 사항이 있음을 확인하였다.11) 

10) 신청인 진술조서(2018. 1. 3.) 및 조사보고(2018. 1. 4.)

11) 우리 위원회 입수, 실수비･대수비 회의자료, (2018.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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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결과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병기 비서실장은 ‘마을라디오 개설이 활발한데 일부 

라디오 방송국이 좌파 지지기반 구축, 일부 정치인 의정홍보 등에 활용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니 부적절한 대상이 없는지 조사해보고 아울러 이들에 대한 부적절한 

보조금 집행은 없는 지도 점검할 것’을 관련 미래수석과 정무수석에게 지시하였다.

당시 미래전략수석은 조신이었으며 정무수석은 조윤선 이후 현기환이 임명될 때까지 

공석이었다. 이때 정무비서관은 신동철이었으며, 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이OO이

었고, 국민소통비서관은 정관주, 국민소통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오OO이었다. 

나. 공동체라디오 관련 방통위 입수자료

이 사건 조사와 관련하여 공동체라디오와 관련한 자료를 방통위 지상파방송정책과에

서 입수하여 검토하였다. 

방통위 입수 자료 ｢공동체라디오 일반현황｣ 을 보면 2004년 11월 관악･마포･분당･

공주･성서･영주･광주･나주FM 등 공동체라디오방송 8개 시범 사업자를 선정하였고, 

2009년 8월 7개 정규 사업자 선정하고 방송국 허가를 의결하였다. 2011년 11월, 2014

년 12월, 2017년 12월 등 3차례에 걸쳐 공동체라디오 7개사에 대한 재허가12) 의결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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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현재 방통위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아 2022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되는 공동체라

디오 7개 방송사업자는 아래 표와 같다

[표-3] 공동체라디오 방송사업자 현황

방송국명 법인명 대표자 방송구역 방송사항
허가일자

(유효기간)
출력

관악FM
(사)관악

공동체라디오
안병천 관악구 일부

음악, 문화, 

정보제공(지역관

련 소식에 한정)

’09. 8. 11.

(’22. 12. 31)
1W

마포FM
(사)마포

공동체라디오
송덕호 마포구, 서대문구 일부

성남FM
(사)문화복지

미디어연대
정호연 성남시 일부

공주FM
(사)금강

에프엠방송
황성하 공주시 일부

성서FM
(사)성서

공동체에프엠
정수경 대구 달서구 일부

영주FM
(사)영주

에프엠방송
최성해 영주시 일부

광주FM
(사)광주

시민방송
유영주 광주 북구 일부

다. 마을라디오 관련 서울시 마을미디어 입수자료

이 사건 조사와 관련하여 마을라디오에 관한 자료를 서울시 예술진흥팀으로부터 입수

하여 검토하였다. 

2016년 2월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에서 펴낸 ｢2015 서울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

업 결과자료집｣ ‘3부. 2015 서울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마을별 사례’에는 ‘Ⅰ. 거점

형’으로 관악구의 (사)관악공동체라디오가 수록되었고, ‘Ⅳ. 매체형’으로 동작구의 동작

FM, 마포구의 마포FM 등 서울시내 소재 12개 마을미디어 활동사례가 수록되어 있다. 

2017년 2월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의 ｢2016년 마을미디어 연간보고서｣에는 서울

시 각 자치구 활성화 사업 지원을 받는 마을미디어가 라디오･팟캐스트 26곳 등 65곳, 지

원받지 않지만 자체적으로 마을미디어 활동을 하고 있는 곳 38곳을 포함해 전체 103곳

으로 파악하고 있다.13) 이 보고서 ‘2016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참여단체’에는 관악구

12) 8개 시범사업자 중 나주FM은 사업수행능력 부족 판단으로 불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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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관악공동체라디오, 동작구의 동작FM, 마포구의 마포FM 등이 참여단체로 수록되

어 있다. 

3. 신청인 및 피해자 소속단체의 피해 여부

가. 마포FM 등 공동체라디오

(1)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위원회의 진술조사에서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의 재허가 심사과정에서 방통

위 관계자로부터 “마포FM 방송의 주제나 내용이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을 

듣거나 재허가가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방통위 차원의 지원은 없을 것이며, 방통위 차원

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으면 스스로 고사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

다.14) 또한 공동체라디오에서는 3년마다 재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시범사업에서 정규사

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방통위로부터 지원 사업을 받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다.15) 

(2) 공동체라디오 관련 방통위 입수자료 

방통위의 ｢공동체라디오 방송발전기금 지원현황｣16)을 보면 2005년 공동체라디오방

송국 시범사업 초기에 8개 시범 사업자를 대상으로 방송시설 구축비로 총 시설 설치비의 

50% 이내에서 최대 1억 2천만 원까지, 총 7억2천8백만 원을 지원하였다. 그리고 2005

년에서 2008년까지 사업자 당 월5백만 원(연간 6천만 원) 수준, 총 17억3천5백만 원의 

프로그램 제작비를 지원하였다. 공동체라디오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지원은 아래 그림과 

같이 ‘시범사업자에 한해서만 제작비를 지원하며, 본방송 시작과 함께 기금 지원을 종료

한다’는 (구)방송위의 ‘시범사업 운영계획’ 의결에 따라 본 방송이 시작된 2009년 지원을 

종료하였다. 

13) 서울마을미디어센터, ｢2016 마을 미디어 연간보고서｣ 8쪽.

14) 신청인 진술조서(2018. 1. 3.) 및 조사보고(2018. 1. 4.).

15) 신청인 진술조서(2018. 1. 3.). 7쪽.

16) 우리 위원회 입수(2018. 2. 26.), 방송통신위원회, ｢공동체라디오 방송발전기금 지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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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방송발전기금 지원 정책 경과

이후 방통위는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제작지원 등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사업 응모 등

을 통해 제작비 등을 간접 지원하고 있다. ｢공동체라디오 방송발전기금 지원현황｣ 자료

의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 지원현황>에 따르면 방통위는 2012년 7천8백

만 원, 2013년 7천만 원, 2014년 7천5백만 원, 2015년 8천1백만 원, 2016년 1억5백만 

원, 2017년 1억7천3백만 원을 지원하였다.

현재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재원은 영 제13조의 2에 따라 기부금, 지방자치단체

의 보조금, 방송광고수입금, 협찬고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하며 사업자 자체조달로 운영

하고 있다. 

나. 동작FM 등 마을라디오

(1) 피해자의 주장

신청인과 동석하여 위원회의 진술조사를 받은 피해자 양승열은 서울마을미디어지원

센터 주관(서울특별시 주최)의 “마을라디오 활성화 사업” 공모 과정에서 탈락하거나 배

제되는 등의 구체적인 피해사례를 겪은 바는 없으나, 마을라디오 실무진의 차원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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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사업에서의 탈락 또는 배제과정을 직접적으로 체감하기는 어려운 구조라고 하

였다.17)

(2) 마을라디오 관련 서울시 마을미디어 입수자료

서울시 예술진흥팀에서 입수한 <2015 마을미디어 활성화사업 참여단체>에 따르면 유

형별로 거점형 2곳, 교육형 15곳, 매체형 12곳, 복합형 9곳, 아이템형 5곳, 체험형 10곳 

등 총 53곳이 마을미디어 활성화사업 지원을 받았다.

[표-4] <2015 마을미디어 활성화사업 참여단체> 중 일부

유형  자치구 단체명 총사업비(원)

거점형 관악구 관악공동체라디오 25,000,000

매체형 동작구 동작FM 15,000,000

매체형 마포구 마포FM 11,000,000

또한 <2016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참여단체 리스트>에 따르면 동작공동체 라디오

와 (사)마포공동체라디오를 포함 유형별로 거점형에 (사)관악공동체라디오 등 2곳, 교육

형에 12곳, 매체형에 동작FM, 마포FM 등 17곳, 복합형에 14곳, 아이템형에 10곳, 지정

공모형에 10곳 등 총 65곳에 5억5천9백만 원이 지원되었다.18)

[표-5] <2016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참여단체 리스트> 중 일부

유형  자치구 단체명 사업명 총사업비(원)

거점형 관악구
관악공동체

라디오

마을미디어의 활설화를 위한 기술생태계 지원 및 

콘텐츠 강화 지원 사업
45,000,000

매체형 동작구 동작FM 동작공동체라디오, 조직의 단맛을 느끼다 15,000,000

매체형 마포구 마포FM
마포 청소년 라디오 습격사건 – 내가 만드는 

라디오방송
11,000,000

2017. 8. 25.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에서 펴낸 ｢2017 서울마을미디어 네트워크 1

박 2일 워크숍 BOOM UP! 자료집｣에 따르면 ‘2017 마을미디어 지원 사업 참여단체(1

17) 신청인 진술조서(2018. 1. 3.) 및 조사보고(2018. 1. 4.)

18) 서울시 예술진흥팀, (2018. 2. 26. 입수보고), ｢2016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참여 단체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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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공모)’에도 거점형에 (사)관악공동체라디오 등 2곳, 복합형에 20곳, 매체형에 동작

FM, 마포FM 등 23곳 등 총 45곳이 선정되어 있다.

제4절 조사 결과

1. 공동체라디오 및 마을라디오에 대한 대통령비서실장의 조사･점검 지시의 실행 

또는 실현 여부

위원회 입수 실수비 회의결과를 보면 2015. 6. 3.경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마을

라디오 개설이 활발한데 일부 라디오 방송국이 좌파지지 기반구축, 일부 정치인 의정홍

보 등에 활용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니 부적절한 대상은 없는지 조사해보고 

아울러 이들에 대한 부적절한 보조금 집행은 없는지도 점검할 것’을 미래수석과 정무수

석에게 지시한 사실은 확인되었다. 

하지만, 이병기 비서실장이 언급한 마을라디오는 법상 정부나 지자체의 인허가 대상이 

아니다. 더군다나 마을라디오는 형식 및 성격상 자유로이 설립이 가능하며, 지역공동체

에서 인터넷 등을 매개체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운영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정부나 지

자체가 설립 및 폐지에 개입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은 2015. 6. 3. 실수비 회의 

자료에도 적시되었다.

마을라디오와 관련하여 보조금 집행에 부적절한 사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 지시

를 받은 미래수석실이 소관 방통위를 통해 조사를 할 수 있는 곳은 방송 허가 사항 대상인 

7개 공동체라디오사업자이다. 방통위의 허가 대상인 공동체라디오 7곳은 위원회 입수자

료 ｢공동체라디오 일반현황｣에서 살펴보았듯이 2017년 재허가 과정에서 7곳 모두 재허

가를 받았으며, 최초의 공동체라디오 개설 허가사항 변동 없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방송 허가가 유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위원회 조사권한 및 조사기간의 한계 등으로 마을라디오에 대한 부적절한 보조금 

집행 여부 조사를 지시한 이병기 비서실장 및 이 지시를 받은 조신 미래전략수석 등에 대

해서는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으며, 이에 따라 조사･점검 지시의 실행 또는 실현 여부 역

시 확인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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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인 및 피해자 소속단체의 피해 여부

가. 마포FM 등 공동체라디오

신청인은 위원회 진술조사에서 ‘공동체라디오 방송 사업은 방통의 차원의 지원은 없을 

것이며, 방통위 차원의 지원이 없으면 스스로 고사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의혹을 제

기하고 있다. 또한 신청인은 공동체라디오 시범사업의 본 사업 전환과정에서 방통위로부

터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통위에서 입수한 자료 분석 결과에서 보듯이 ‘공동체라디오에 지원하는 기금은 

2006년 공동체라디오 시범사업 때부터 본방송 시작과 함께 지원을 종료하는 결정을 하

여 일관되게 정책 결정을 유지하는 사항’임을 밝히고 있다.19) 

방통위에서 공동체라디오에 보조금을 중단 한 사항은 이병기 前 비서실장의 지적으로 

방송기금이 중단된 사항이 아니라 2009년부터 지원을 종료한 사항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영 제13조의 2(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운영 등) 2항에 따라 공동체라디오방송

사업자의 재원은 기부금,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방송광고수입금, 협찬고지 수입금 등

으로 충당하며 사업자 자체조달로 운영하고 있다. 

다만 방통위가 2012년~2017년 기간 동안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제작지원 등 방송통

신발전기금 지원 사업 응모 등을 통해 제작비 등을 간접 지원하였는데, 신청인이 소속한 

마포FM이 지원 사업에 응모하거나 배제된 사실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

나. 동작FM 등 마을라디오

서울시 예술진흥팀 OOO 주무관에 따르면 “마을라디오는 박원순 시장의 시정정책 과

제인 마을 살리기 사업의 일환이며,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2012. 3. 15.에 제정하여 마을공동체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20)

고 한다. 

서울시는 2012년 설립한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를 통해 마을 소통을 활성화하여 마

을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을에서 미디어를 제작하는 것을 지원하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현재까지 지원하고 있다. 마을미디어 지원 사업은 서울시 마을공동체 

19) 우리 위원회 입수 (2018. 2. 26.), ｢공동체라디오 일반 현황｣, ｢공동체라디오 방송발전기금 지원현황｣

20) 유선통화 보고, 마을라디오 관련 문체부 및 서울시 공무원과의 통화보고, 2018.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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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지원센터에서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제안서를 받아 마을미디어 지원 사업을 매

년 수행하고 있다.21) 서울시 예술진흥팀에서 입수한 <2016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참

여단체 리스트> 등 관련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실수비 회의 전후인 2015년~2017년 

기간 계속하여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였다. 이병기 前 비서실장의 지적이 있

은 다음해인 2016년에도 서울시에서는 마을미디어에 5억5천9백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

하였다. 결국 서울시는 중앙정부로부터 마을미디어 사업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지시 등을 

받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신청인과 동석하여 위원회의 진술조사를 받은 피해자 양승열의 “마을라디오 활

성화 사업” 공모 과정에서 탈락하거나 배제되는 등의 구체적인 피해사례를 겪은 바는 없

다는 진술에서도 뒷받침된다.

3. 마을라디오에 대한 비서실장의 조사･점검 지시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연관성 유무

이병기 비서실장의 공동체라디오와 관련한 부적절한 보조금 집행에 관한 지시사항이 

문체부에게 전달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2015년 6월경 교문수석실에 파견되어 미디어 관련 업무를 담당한 신OO 행정관에게 

이병기 실장의 마을라디오 지시와 관련하여 질의한 결과 마을라디오는 교문수석실 소관

이 아니고 경제수석실 정보방송통신비서관실 업무라고 진술하였다.22) 

문체부의 마을미디어와 관련된 업무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미디어정책국 소속 미디

어정책과 김OO 사무관 및 방송영상광고과 차OO 사무관과 통화한 결과 “마을라디오는 

문체부의 업무 사항이 아니라 관련 사항을 전혀 알 수 없다”고 하였다.23) 방송영상과나 

21)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2015 서울시 마을미디어 사업결과 자료집｣, 2~4쪽.

22) 우리 위원회 참고인 신OO 행정관 진술조서, 2018. 1. 30., 11쪽.

23) 유선통화 보고, 마을라디오 관련 문체부 및 서울시 공무원과의 통화보고, 2018. 3. 9.

참고 자료: ｢2017년도 문체부 업무 계획｣ 미디어 정책국 업무 분장표.

부서명  주요업무내용

미디어정책과

 � 미디어산업 진흥관련 기본 계획

 � 신문･잡지산업 진흥 관련 법･제도 정비, 조사･연구, 유통구조 개선 

 � 뉴스통신 진흥, 정간물 등록관련 업무, 언론피해 구제 관리

 �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역신문위 관련 업무

 � 뉴미디어･뉴스통신사업 진흥정책의 개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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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정책국의 업무 분장표를 살펴보아도 관련한 업무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된다.

제5절 결론

신청인이 주장하는 대통령 비서실장의 마을라디오 보조금에 대한 조사 지시여부는 문

체부와 관련성이 없는 방통위 업무이다. 위원회 조사권한의 한계 등으로 당시 청와대 비

서실장 및 미래전략수석 등 관계자와 방통위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없었고, 조사･점

검 지시의 실행 또는 실현 여부 역시 확인할 수 없었다.

신청인이 주장하는 마을라디오 피해는 중앙정부의 보조금 사업이 아니고 지방자치단

체 주도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보조금 지원 사업이다. 특히 신청인

과 피해 단체들은 2012년 서울시에서 제정된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서울시 

보조금 지원을 받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병기 실장의 지시이후 문체부 등에서 공동체라디오 및 마을라디오에 대하여 정치적 

견해 등에 따라 지원을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등의 부당한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는 확인

하지 못하였다. 

부서명  주요업무내용

방송영상

광고과

 � 방송영상산업 및 광고산업 진흥 관련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 방송영상산업 및 광고산업 진흥관련 법･제도 정비, 조사･연구

 � 방송영상산업 네트워크 구축 

 �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유통 지원 및 인프라 확충(융복합･뉴미디어 콘텐츠 포함), 

독립제작사 육성･지원 등

 � 방송영상산업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지원

 � 국제방송교류재단 업무

출판인쇄산업과

 � 출판･인쇄산업 진흥 관련 종합계획 수립･시행, 법･제도 정비

 � 우수도서 출판 장려 및 출판 유통구조의 개선 및 지원

 � 출판물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 전자출판산업 육성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 관련 업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제2권❙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종합보고서 부록

110
한국예술종합학교

최현수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 의혹 사건



740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110
한국예술종합학교 최현수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 의혹 사건 

1. 의결주문

사건번호 2017특27[한국예술종합학교 최현수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 의혹 사건]에 

대한 별지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한다.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가. 신청 취지

신청인 최현수는 2015년 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 선임이 문화체육관광부의 낙하산 인

사라는 점을 비판하는 활동을 했다. 이후, 신청인은 제자에게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

예종’)의 입시를 위한 전공실기 시험 지정곡을 사전 유출했다는 혐의로 위계공무집행방

해 등으로 2015. 9. 16. 형사 기소되었고, 2015. 12. 9. 한예종에서 해임되었다. 신청인

은 위와 같은 비판활동에 참가하여 본인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었고, 이로 

인해 수사기관에 의해 무리한 형사 기소를 당하였으며 한예종에서 해임되는 등 불이익을 

받았다는 의혹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의혹에 대해 사실을 규명하여 줄 것을 요

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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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진상규명한 사실의 요지

문체부 장관 김종덕의 지시로 공연전통예술과에서 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 선임을 비

판한 문화예술계 인사들에 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였고, 위 리스트가 김종덕에게 보고

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문체부에서는 신청인의 이름을 장관의 인사정책에 반대하는 

인물로 관리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김종덕은 문체부 소속 공무원인 임OO, 원OO, 김OO 등을 통해 신청인을 포함한 문

화예술계 인사들이 비대위 활동을 하지 못하게 압력을 행사하고, 비대위 활동을 지속적

으로 감시･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청인이 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 인사 비판활

동으로 인해 형사기소, 해임처분 등 불이익을 받았는지 여부는 진상규명할 수 없었다. 

붙임 : [한국예술종합학교 최현수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 의혹 사건] 진상조사결과

보고서

[사   건] 2017특27, 한국예술종합학교 최현수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 의혹 사건

[신청인] 최현수

제1절 사건 개요

1. 신청의 취지

신청인 최현수(이하 ‘신청인’)는 1993년부터 2015. 12.까지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 성악과 교수로 재직한 자이다. 신청인은 2015년 한OO(2015. 1. 2. ~ 2. 24.), 

김OO(2015. 7. 3. ~ 2017. 7. 7.)이 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으로 선임되자, 국립오페라

단 예술감독 선임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낙하산 인사라는 점을 비판하는 활

동을 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비판활동에 참가한 이후, 신청인은 제자 OOO에게 한예종의 ‘2015

년 예술영재 선발’과 ‘2016학년도 예술사 신입생 모집’을 위한 전공실기 시험 지정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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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3. 17. 사전 유출했다는 혐의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2015. 9. 16. 형사 기소

되었고, 2015. 12. 9. 한예종에서 해임되었다. 

신청인은 위와 같은 비판활동에 참가하여 본인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었

고, 이로 인해 수사기관에 의해 무리한 형사 기소를 당하였으며 한예종에서 해임되는 등 

불이익을 받았다는 의혹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의혹에 대해 사실을 규명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2. 조사개시의 근거 및 목적

가. 조사개시의 근거 

본건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

정(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320호)』제3조 등에 근거하여 조사개시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2017. 12. 22. 제20차 전원위원위에서 조사개시결정 되었다.

나. 조사의 목적

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 선임 비판활동을 한 문화예술계 인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이

하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지, 블랙리스트가 실행되었는지, 블랙리스트에 신청인의 이

름이 등재되어 있는지, 블랙리스트에 신청인의 이름이 등재되어 있다면, 이로 인하여 신

청인이 무리한 형사 기소 및 한예종 교수직에서 해임을 당하였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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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조사 경과 

1. 문건 등 자료조사 

연번 서명 진술자, 작성자 등 입수일

1 서울고등법원 2017누75332 관련 기록 서울고등법원 2017. 11. 29.

2 대법원 2017도11523 관련 기록 대법원 2017. 11. 29.

3 신청인이 2017. 11. 29. 작성한 진술서 신청인 2017. 11. 29.

4
국립오페라단장 내정 반발…‘김종덕 장관 사퇴’ 촉구, 

<뉴스1>, 2015. 7. 2. 
뉴스1 2018. 1. 4.

5 [박홍근 의원실]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 임명 문체부공연전통예술과 2018. 2. 8.

6 1월 26일 오전 예술의 전당 앞 시위 피켓 내용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2018. 2. 8.

7
1월 30일자 SBS 영상토크 – 오페라인들, 무대 밖으로 나온 

이유(26일 시위현장)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2018. 2. 8.

8 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 관련 주요 언론보도 현황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2018. 2. 8.

9 비대위 성명서 비대위 2018. 2. 8.

10 2014. 6. 1. ~ 2015. 11. 12. 예술위 조직도 예술위 2018. 3. 2.

11 前 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 김OO 약력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2018. 3. 2.

12 라벨라오페라단 예술위 지원 내역 라벨라오페라단 2018. 3. 2.

13 라벨라오페라단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지원 내역 라벨라오페라단 2018. 3. 2.

14
대법원 2018도2236 재판기록 중 김OO에 대한 2017. 4. 

25.자 녹취서 일부
김OO 2018. 4. 2.

15
대법원 2018도2236 재판기록 중 김OO에 대한 2016. 

12. 19.자 진술조서 일부
김OO 2018. 4. 2.

16 공무원 범죄 수사개시통보(2015. 8. 18.)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8. 4. 4.

17 자체감사 결과 및 조치 요구사항 통보(2015. 8. 31.) 한예종 2018. 4. 4.

18 인사발령통지(교육공무원 직위해제, 2015. 8. 31.) 한예종 2018. 4. 4.

19 교육공무원 징계의결 요구(2015. 8. 31.) 한예종 2018. 4. 4.

20 교육공무원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송부(2015. 9. 1.) 한예종 2018. 4. 4.

21 공무원범죄 처분결과 통보(2015. 9. 23.)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8. 4. 4.

22 교원일반징계위원회 개최 통지(2015. 10. 14.) 한예종 2018. 4. 4.

23 교원일반징계위원회 출석 통지(2015. 10. 14.) 한예종 2018. 4. 4.

24 탄원서(2015. 10. 26.)
한예종 성악과 

교수일동
2018. 4. 4.

25 교원일반징계위원회 결과(2015. 10. 28.) 한예종 2018. 4. 4.

26 교원일반징계위원회 의결 결과 통보(2015. 10. 29.) 한예종 2018.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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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고인 등 대인조사

연번 대상자 관계 제목

1 최현수 신청인 진술조서 (2018. 1. 4.)

2 박현준
한국오페라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등 

참여자
진술조서 (2018. 1. 9.)

3 탁계석 비대위 등 참여자 진술조서 (2018. 1. 10.)

4 김OO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 위원 녹취서 (2018. 1. 23.)

5 최OO 한예종 음악원 성악과 교수 진술서 (2018. 2. 4.)

6 임OO 前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과장 진술조서 (2018. 2. 8.)

7 이OO
前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국립오페라단 담당 

사무관
진술조서 (2018. 2. 8.)

8 김OO
前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국립오페라단 담당 

사무관(이OO 후임)
전화면담 결과보고 (2018. 2. 22.)

9 김OO 예술위 위원 전화면담 결과보고 (2018. 2. 22.)

10 최지형 비대위 참여자 진술조서 (2018. 3. 2.)

11 이OO
前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 창작지원부 

과장
전화면담 결과보고 (2018. 3. 2.)

12 이강호 비대위 참여자 전화면담 결과보고 (2018. 3. 2.)

13 장수동 비대위 참여자 전화면담 결과보고 (2018. 3. 5.)

14 김봉렬 한예종 총장 녹취서 (2018. 3. 21.)

15 김OO 前 문체부 예술정책관 전화면담 결과보고 (2018. 3. 20.)

16 양OO 前 예술위 창작지원부 부장 전화면담 결과보고 (2018. 3. 27.)

17 장OO 前 예술위 창작지원부 부장 전화면담 결과보고 (2018. 3. 27.)

18 김OO 前 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 전화면담 결과보고 (2018. 3. 27.)

연번 서명 진술자, 작성자 등 입수일

27 교원일반징계위원회 개최 통지(2015. 11. 18.) 한예종 2018. 4. 4.

28 교원일반징계위원회 심의 자료(2015. 11. 27.) 한예종 2018. 4. 4.

29 교원일반징계위원회 결과(2015. 11. 27.) 한예종 2018. 4. 4.

30 교원일반징계위원회 의결 결과 통보(2015. 12. 7.) 한예종 2018. 4. 4.

31 인사발령 통지(해임, 2015. 12. 9.) 한예종 2018.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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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조사 내용

1. 기초 사실

가. 2015년 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 선임 및 이에 관한 비판활동 개요

(1) 국립오페라단

국립오페라단은 ‘오페라 공연을 통하여 우리 공연예술을 발전시키고, 공연예술 인재

를 양성하여 민족문화창달에 기여할 목적1)’으로, 1962. 1. 15. 국립극장 산하단체로 창

단되어 2000. 1. 31. 재단법인으로 독립한, 대한민국 클래식 음악계･오페라계를 대표하

는 단체이다. 

(2) 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 선임 절차

국립오페라단 정관은 제6조 제1항2)에서 ‘예술감독은 문체부 장관이 임면한다’, 제7조 

제1항3)에서 ‘예술감독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 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 선임 절차 등에 관한 다른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다. 문

체부는 ① 공연전통예술과에서 적임자에 대한 평판조회 및 복수추천, ② 운영지원과에서 

후보자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인사검증 과정을 거쳐 ③ 장관이 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을 

임명한다고 밝혔으나4), 실제로는 소위 ‘윗선’에서 후보자를 지정하여 실무자들에게 통보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5) 前 문체부 예술정책관인 김OO은 문체부 장관인 

김종덕의 지시를 받아 한OO을 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 후보자로 올렸다고 진술하였다.6)

1) 국립오페라단 정관 제3조(목적)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페라 공연을 통하여 

우리 공연예술을 발전시키고, 공연예술 인재를 양성하여 민족문화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국립오페라단 정관 제6조(임원의 선임) ①이사장, 예술감독 및 감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임면

한다. 

3) 국립오페라단 정관 제7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예술감

독과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당해직의 재직기간

으로 한다.

4)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에서 작성한 ‘박홍근 의원실 요청자료(국립오페라단장)’

5) 참고인 이OO에 대한 2018. 2. 8.자 진술조서

6) 대법원 2018도2236 재판기록 중 김OO에 대한 2017. 4. 25.자 녹취서



746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3) 前 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 한OO 선임에 대한 비판활동

국립오페라단 제9대 예술감독이었던 김OO이 일신상의 이유로 2014. 3. 31.자 면직

하자, 문체부는 2015. 1. 2. 국립오페라단 제10대 예술감독으로 한OO을 임명하였다. 

임명 과정에서 국내 성악･오페라계가 후보를 추천하거나, 국내 성악･오페라계 인사가 

후보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한OO의 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 임명

은 불투명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심지어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실무자들은 당시 

서울대학교 성악과 교수인 박OO, 작곡가 이OO, 한양대학교 성악과 박OO 교수 등을 염

두에 두고 있었지만, 의견을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7)

한OO의 약력은 아래와 같다.

<한OO 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 약력>

∙ 생년월일: 1971년 O월 OO일

∙ 학력 

- 밀라노 OOOO 국립음악원 학사 졸업(’00)

- OO여자고등학교 졸업(’90)

∙ 주요 경력

- OO대･OO대･OO대학교 강사(’04 ~’08) 

- 현 OO대 산학 협력단 특임교수(’14 ~)

∙ 수상 경력

- OOOO 국제콩쿠르 음악평론상 심사위원장 특별상(’07)

- OOO 국제콩쿠르 우승 및 Best vioce pucciniana 수상(’00)

한OO은 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으로 임명되기 전까지는 국내 성악･오페라계에서 이

름이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었다.8) 그래서 국내 성악･오페라계 인사들은 한OO의 국립오

페라단 예술감독 임명을 ‘순경이 어느 날 갑자기 경찰청장이 되는 격’이라고 비유하기도 

했다.9) 

한OO이 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으로 임명되자, 국내 성악･오페라계는 “이번 신임단

7) 참고인 이OO에 대한 2018. 2. 8.자 진술조서

8) 대법원 2018도2236 재판기록 중 김OO에 대한 2016. 12. 19.자 진술조서

9) 참고인 박현준에 대한 2018. 1. 9.자 진술조서, 참고인 이OO에 대한 2018. 2. 8.자 진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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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인선은 활동 경력과 오페라의 세계 정상급 무대 경험 어느 것 하나 납득할 만한 내용이 

없다는 점에서 많은 의문점을 낳는다”고 밝히며,10) 한OO이 경력과 경륜 면에서 국립오

페라단 예술감독직에 적합하지 않은 ‘낙하산 인사’라고 반발하였다. 

이후 국내 성악･오페라계 주요 단체들11)은 비대위를 조직하여 한OO이 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직에서 자진 사퇴한 2015. 2. 24.까지 53일간 문체부의 국립오페라단 예술감

독 선임을 비판하는 활동을 하였다. 구체적으로 비대위는 토론회, 한OO 및 前 문체부 장

관 김종덕의 형사고발, 릴레이 1인 시위, 국립오페라단 신년 기자회견장 난입 등의 비판

활동을 하였고, 당시 문체부 장관 부임 초기였던 김종덕은 본건으로 인해 언론 및 국회의 

질타를 받게 되자, 비대위 활동에 촉각을 곤두세웠던 것으로 판단된다.12) 

탁계석, 박현준을 포함한 일부 비대위 참여자는 한OO이 자진 사퇴한 이후에도 “한국 

오페라계와 음악계의 새로운 환경과 성장 비전을 지속적으로 이끌어나가며 한국 오페라

의 세계화와 민간 주도의 새로운 오페라시장 개척”하기 위해 2015. 3. 24. 한국오페라융

성위원회(이하 ‘융성위’)를 조직하였다.

2015. 7. 3. 국립오페라단 제11대 예술감독으로 임명된 김OO도 오페라 연출 경험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문체부의 졸속 행정과 측근 인사가 해당 예술분야의 여론을 전혀 수

렴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심지어 김OO이 당시 문

체부장관 정책보좌관인 최OO과 친했기 때문에 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으로 임명되었다

는 소문도 문체부 내외에 파다했다.13) 결국, 융성위는 2015. 7. 1. 서울 청담동 프리마호

텔에서 ‘문화예술계 인사 및 정책 실패에 관한 대책을 위한 토론회(이하 ‘이 사건 기자회

견’)’를 열고,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립오페라단장, 국립현대미술

관장 등 예술단체의 장관 측근 인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으며, 2015. 7. 3. 서울연

극협회 회장 박장렬, 국립현대미술관장 공모에서 탈락한 前 경기도립미술관장 최효준 등 

문체부 인사정책을 비판해온 일부 문화계 인사들과 함께 ‘문화주권찾기 범예술혁신연대

(이하 ‘범예혁’)’를 발족하고, 문체부의 인사정책을 비판하는 활동을 하였다. 

10) 오페라계, 한OO 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 임명철회 요구, <국민일보>, 2015. 1. 14.

11) 대한민국민간오페라연합회, 예술비평가협회, 한국오페라연출가포럼, 소극장오페라연합회, 대한

성악동호인협회, 대한민국오페라포럼 등

12) 참고인 김OO에 대한 2018. 3. 20.자 전화통화결과보고, 참고인 임OO에 대한 2018. 2. 8.자 진술

조서, 1월 26일 오전 예술의 전당 앞 시위 피켓 내용, 1월 30일자 SBS 영상토크 – 오페라인들, 무대 

밖으로 나온 이유(26일 시위 현장), 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 관련 주요 언론보도 현황, 한국오페라

비상대책위원회 성명서

13) 참고인 박현준에 대한 2018. 1. 9.자 진술조서, 참고인 임OO에 대한 2018. 2. 8.자 진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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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16년도 한예종 음악원 성악과 신입생 선발 과정 및 신청인에 대한 형사기소･해임

처분 개요14)

(1) 2016년도 한예종 음악원 성악과 신입생 선발 과정

한예종 음악원 성악과는 2차에 걸친 전공실기 시험 등을 통하여 신입생을 선발하는데, 

1차 전공실기 시험은 이탈리아 가곡 남/여 각 지정곡 5곡 및 오페라아리아 또는 오라토

리오아리아 자유곡 1곡, 2차 전공실기 시험은 독일 가곡 남/여 각 지정곡 5곡 및 오페라

아리아 또는 오라토리오아리아 자유곡 1곡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악과 입시에 있어 입시

지정곡을 포함한 전공실기 시험 비중은 전체의 90%를 넘는다.

한예종의 신입생 입학전형은 일반적으로 ① 입학관리과에서 각 원에 신입생 모집요강

안 제출 요청 문서 발송, ② 각 원에서 신입생 모집요강안을 입학관리과에 제출, ③ 신입

생 모집요강에 대한 입시정책위원회 의결, ④ 신입생 모집요강의 확정 및 공지 등의 순서

로 진행된다.

한예종 음악원 성악과 교수들은 2014. 12. 5.경 비공개 회의를 거쳐 입시지정곡 총 20

곡(이하 ‘1차 입시지정곡’)을 선정하였다. 위 교수들은 성악과 지원 학생들에게 연습시간

을 충분히 부여하고자 다른 학과와 별도로 2015. 1.초까지 입시지정곡을 공지하여 줄 것

을 한예종에 요청하였으나, 한예종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예종 음악원 성악과 교수들은 1차 입시지정곡의 난도가 높다는 이유로 다시 비공개 

회의를 거쳐 2015. 3. 9.경 위 입시지정곡 중 독일 가곡을 대부분 변경하여 총 20곡을 입

시지정곡(이하 ‘2차 입시지정곡’, 2014년 및 2015년 입시지정곡과 대부분 다름)으로 선

정하였다.

한예종은 2차 입시지정곡을 2015. 4. 8. ‘2015년 예술영재 선발’을 위한 입시지정곡, 

2015. 5. 7. ‘2016학년도 예술사 신입생 모집’을 위한 입시지정곡으로 각 공지하였다. 

한예종은 위 공지 이후 입시지정곡이 사전 유출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대책회의

를 거쳐 2015. 8. 10.경 성악과 입학전형 일정을 10월에서 11월로 변경하고, 당초 지정

된 입시지정곡을 전부 자유곡으로 변경하여 재공지한 후 전형을 실시하였다. 

14) 서울행정법원 2017. 9. 21. 선고 2016구합64654 판결, 한예종 2018 신입생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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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인이 형사기소･해임처분을 받은 경위와 내용

신청인은 조교로부터 위 공지 이전 입시지정곡 목록을 문서로 전달받고, 2015. 2. 17. 

1차 입시지정곡을, 2015. 3. 17. 2차 입시지정곡을 자신의 제자이자 수험생을 대상으로 

입시레슨을 하고 있는 OOO에게 각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달하였다.

한예종의 ‘2015년 예술영재 선발’과 ‘2016학년도 예술사 신입생 모집’을 위한 전공실

시 시험 지정곡 사전 유출 사건이 2015. 7.말경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접수되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2015. 8. 18. 한예종과 문체부 장관에게 ‘신청인이 위 전공

실기 시험 지정곡을 공식 공지일 이전에 유출하였다’라는 취지의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의 

피의사실로 신청인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내용의 공무원 범죄 수사 개시 통보를 

하였다.15)

한예종은 2015. 8. 5. ~ 27.까지 위 사건에 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한 다음 2015. 8. 

31. 한예종 교원일반징계위원회에 신청인에 대한 중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16) 

한예종은 2015. 10. 28. 처음 신청인에 대한 교원일반징계위원회를 열었으나 징계양

정에 대한 심도깊은 검토가 필요하여 2015. 11. 27.까지 징계의결은 연장하였다.17) 이

후 위 징계위원회는 ‘신청인이 2015. 2. 17. OOO에게 2014. 12. 중순경 한예종 성악과

에서 선정한 2015년 예술영재 선발 및 2016학년도 예술사 신입생 모집을 위한 입시지

정곡 20곡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달하고, 2015. 3. 17. 위 성악과에서 다시 

정한 입시지정곡을 휴대전화기로 촬영하여 OOO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

달하였다’라는 징계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18), 제60조19), 문체부 공무원행동강령 

제21조20), 한예종 윤리강령 제13조21)에 위배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22)에 해

15) 공무원범죄 수사개시 통보

16) 자체감사 결과 및 조치 요구사항 통보, 교육공무원 징계의결 요구

17) 한예종 교원일반징계위원회 결과(2015. 10. 28.), 교원일반징계위원회 의결 결과 통보 

18)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9) 국가공무원법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

밀을 엄수(嚴守)하여야 한다.

20) 문체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1조(비밀의 유지) ①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소속기관의 자료･

정보를 이용함에 있어 부당하게 접근하거나 적절한 승인 없이 외부인에게 자료･정보를 제공하여

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권한 없는 자가 자료･정보에 접근하려고 할 때에는 이를 제지하고 주의를 주어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직근 상급자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하며, 공무 이외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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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한다는 이유로 2015. 11. 27. 신청인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의결하였다.23) 

한예종은 2015. 12. 9. 위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신청인에게 해임처분을 하였다. 

신청인은 위 해임처분에 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패소하고 현재 제2심 

진행 중이다.

한편, 신청인은 위 사건으로 인해 위계공무집행방해죄24), 공무상비밀누설죄25)로 형

사기소되어 제1, 2심에서 각 죄에 관해 유죄를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진행 중이다.

2. 신청인의 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 선임에 대한 비판활동

신청인은 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으로 2015. 1. 2. 임명된 한OO 및 2015. 7. 3. 임명

된 김OO이 낙하산 인사라고 비판한바 있다.26) 구체적으로 신청인은 “오페라계에 대한 

정부의 정책과 인사에 대해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비대위 활동에 심적으로 지원을 

하였고, 또 성의 표시 취지에서 활동비를 제공하는 등 뒤에서” 비대위 활동에 일조하였

다.27) 또한 신청인은 2015. 7. 1. 프리마호텔에서 이루어진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문화

예술을 이끌 수장직을 뽑을 때는 검증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21) 한예종 윤리강령 제13조(투명한 정보 및 회계관리) ① 교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하고 투명하게 취

득･관리하여야 하며, 관련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

고 투명하게 회계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교직원은 직무관련 취득정보를 총장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ㅣ③ 교직원은 특정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해 허위 또는 과장보고를 하지 

않으며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독점하지 않는다. 

22)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

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23) 교원일반징계위원회 심의 자료(2015. 11. 27.), 한예종 교원일반징계위원회 결과(2015. 11. 27.), 

교원일반징계위원회 의결 결과 통보(2015. 12. 7.), 인사발령 통지(2015. 12. 9.)

24)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5)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

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26) 신청인에 대한 2018. 1. 4.자 진술조서 제10쪽

27) 참고인 박현준에 대한 2018. 1. 9.자 진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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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블랙리스트 존재에 관한 점

가. 비대위 참여자의 주장

(1) 참고인 최지형의 진술28)

비대위에 참여하였던 참고인 최지형은 예술위 4기 위원이었던 김OO이 2015. 가을경 

최지형을 찾아와 ‘비대위에 참여한 인물 중 탁계석, 박현준, 이강호, 장수동 및 최지형 총 

5명의 이름이 예술위에 블랙리스트에 올라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

하였다.

나. 문체부 관계자들의 주장

(1) 참고인 이OO의 진술29)

당시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국립오페라단 담당 사무관으로 근무하던 참고인 이OO

은 “비대위는 문체부 장관 김종덕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하며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김종덕은 비대위에 대해 신경이 굉장히 날카로웠고, 비대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반대되는 사람이라고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결국, 김종덕은 문체부 예술정책관 김OO을 통해 이OO에게 비대위에 참석한 사람들

에 대한 리스트를 만들어 보고하라고 지시하였고, 이OO은 기사를 참조하여 비대위에 참

여한 사람들의 이름과,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한 장짜리 자료로 만들어 김OO에게 

보고하였다. 그 외에도 이OO은 비대위에 참여한 사람들의 성향에 대해 동향보고를 올리

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OO은 위와 같은 보고가 김종덕에게 전달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특히 이OO의 진술에 따르면, 김종덕은 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 선임에 비판하는 사람

들에 대한 리스트를 만들기 위해 SNS와 비대위 페이스북 ‘좋아요’ 누른 사람들까지 조사

해 보고하라고 지시를 내렸고, 실제로 문체부에서 SNS와 비대위 페이스북 ‘좋아요’ 누른 

사람들까지 조사하여 보고하였다. 페이스북이라는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조

차도 자문위원 등에 위임할 때 평가근거로 사용되어 위임배제될 수 있었다. 위와 같은 지

28) 참고인 최지형에 대한 2018. 3. 2.자 진술조서

29) 참고인 이OO에 대한 2018. 2. 8.자 진술조서, 참고인 이OO 작성의 2018. 3. 14.자 문자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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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를 받은 이OO은 위 지시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김OO의 페이스북 계정을 보고 걱정이 

되어 김OO에게 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 선임에 비판하는 내용을 내리라는 조언을 하였다. 

또한 이OO은 최지형, 장수동, 박현준, 탁계석, 이강호 등 비대위 참여자의 명단이 한

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이하 ‘한문연’)이나 예술위로 전달되었다고 듣기는 하였으나, 문

서를 확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참고인 임OO의 진술30)

당시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과장이었던 참고인 임OO는 문체부 공무원들이 ‘페이스

북’ 등 SNS을 통해 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 선임 건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표시하는 자들

을 확인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참고인 김OO의 진술31)

이OO의 후임으로 공연전통예술과에서 국립오페라단을 담당했던 참고인 김OO은 본

인이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국립오페라단 담당 사무관으로 재직한 것

은 맞으나, 위와 같은 리스트를 작성하거나 위와 같은 리스트를 본 일은 없고, 신청인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참고인 김OO의 진술32)

당시 문체부 예술정책관이었던 참고인 김OO은 비대위 참여자들이 누구인지는 인터

넷에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비대위 참여자들을 추가적으로 파악할 것은 아니었으며, 

다만 문체부 장관 김종덕이 비대위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서 “왜 이렇게 한OO 선

임에 관해 시끄럽냐. 너는 왜 이렇게 떠드는 것을 못 막느냐”라고 본인을 질책하여 쫓겨

날 뻔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결국, 문체부 차관인 박민권이 직접 본건 해결에 나섰

는데, 박민권으로부터 “김종덕이 널(김OO) 쫓아내라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기

도 했다고 진술하였다.

30) 참고인 임OO에 대한 2018. 2. 8.자 진술조서

31) 참고인 김OO에 대한 2018. 2. 22.자 전화면담 결과보고

32) 참고인 김OO에 대한 2018. 3. 20.자 전화면담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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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예술위 관계자들의 주장

(1) 참고인 김OO의 진술33)

예술위 4기 위원으로 재직했던 참고인 김OO은 클래식 음악계와 관련된 블랙리스트

는 거의 없지만, 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 선임 비판활동을 했던 최지형, 장수동, 박현준, 

탁계석, 이강호가 블랙리스트에 올라갔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김OO은 비대위 페이스북의 ‘좋아요’를 몇 번 눌렀는데, 이OO이 김OO을 몰래 

찾아와, “김종덕 장관이 SNS 다 뒤져가지고 국립오페라단하고 관련된 사람들 다 찾아서 

리스트를 만들어 오라고 지시를 내렸다. 그래서 뒤지다 보니까 교수님이 나왔는데, 교수

님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삭제하시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러면서 김OO은 이후 비대위에 참여했던 최지형, 장수동, 박현준, 탁계석, 이강호이 블랙

리스트로 예술위에 내려왔기 때문에, 페이스북에 ‘좋아요’ 누른 사람들까지도 조사한 것

이 확실하다고 진술하였다. 또, 당시 문체부에서 “문화예술위원회 리스트에 다섯 명을 내

려라. 괘씸하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들었는데, 블랙리스트가 문서로 내려왔는지 여부는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참고인 이OO의 진술34)

2015년 예술위 창작지원부 과장이었던 참고인 이OO은 직접 블랙리스트를 듣거나 본 

적은 없으며, 다만 당시 위와 같은 블랙리스트가 있지 않겠냐는 소문은 무성했다는 취지

로 진술하였다.

(3) 참고인 장OO35) 및 양OO36)의 진술

예술위 창작지원부 부장이었던 장OO(2014. 1. 10. ~ 2015. 8. 23.) 및 양OO(2015. 

8. 24. ~ 11. 22.)은 예술위 창작지원부가 오페라 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맞으나, 비대위 

관련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는 전혀 들어본바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3) 참고인 김OO에 대한 2018. 1. 23.자 녹취서 및 2018. 2. 22.자 전화면담 결과보고

34) 참고인 이OO에 대한 2018. 3. 2.자 전화면담 결과보고

35) 참고인 장OO에 대한 2018. 3. 27.자 전화면담 결과보고

36) 참고인 양OO에 대한 2018. 3. 27.자 전화면담 결과보고



754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4. 신청인의 블랙리스트 등재에 관한 점

가. 문체부 관계자들의 주장

(1) 참고인 이OO의 진술37)

당시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국립오페라단 담당 사무관으로 근무하던 참고인 이OO

은 비대위에 있는 사람들의 성향이 어떻다는 사안에 대해 동향보고를 올렸던 기억이 있

는데 그 동향보고에도 신청인의 이름이 있었고, 신청인이 비대위 활동을 했었던 것에 대

해서 김종덕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참고인 임OO의 진술38)

당시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과장이었던 참고인 임OO는 당시 신청인이 비대위 활동

에 앞장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만나게 되었고, 신청인과는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야

기를 같이 해보고 싶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한예종 관계자의 주장 

(1) 참고인 김봉렬의 진술39)

당시 한예종 총장이었던 김봉렬은 신청인이 비대위 활동에 앞장서서 김종덕의 심기가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7) 참고인 이OO에 대한 2018. 2. 8.자 진술조서

38) 참고인 임OO에 대한 2018. 2. 8.자 진술조서

39) 참고인 김봉렬에 대한 2018. 3. 21.자 녹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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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블랙리스트 실행에 관한 점

가. 문체부가 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 선임 비판활동을 방해한 정황

(1) 신청인의 주장40)

신청인은 한예종 총장 비서실로부터 2015. 4. 하순경 한예종 총장 김봉렬이 만나고 싶

어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최OO 교수와 함께 김봉렬을 만나러 갔는데, 김봉렬로부터 “김

종덕이 한예종에 국립오페라단장 인사에 비판적인 교수들이 있는데 고생 좀 시키라는 취

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들었으며, 2015. 5.경 김봉렬을 두 번째로 만났을 때는 김종덕이 

신청인을 해임하거나 파면하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신청인은 2015. 6.말경에 임OO가 요청하여 원OO와 임OO를 만났는데, 원OO

가 이번 한 번만 눈 감아 주면 음악계 인사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이야기했으며, 2015. 

7. 1. 계획된, 교수들의 성토대회에 나가지 말라고 기분 나쁜 어조로 경고했다. 심지어 임

OO는 2015. 7. 1. 오전에 또다시 전화를 해서 “최 교수님, 안 나가시는 게 좋으실 텐데

요. 꼭 나가셔야겠습니까?”라고 경고를 했다. 그래서 신청인은 “나가서 당신들에게 좋은 

일이 있을지 나쁜 일이 있을지는 나중에 결정하라”고 대답했다. 

(2) 융성위 참여자들의 주장

(가) 국립오페라단장 내정 반발…‘김종덕 장관 사퇴’ 촉구, <뉴스1>, 2015. 7. 2. 

신청인을 포함한 문화예술계 인사 15명은 2015. 7. 1. 오전 프리마 호텔에서 국립오

페라단장에 김OO이 내정된 것에 반발해 김종덕 문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

견을 하였다. 

위 기자회견에 참가한 최효준 국립현대미술관장 최종후보자는 “불이익이 걱정되니 

(토론회에) 참석하지 말라는 권유를 받았고 나도 오지 말라고 할 정도로 경색된 분위기

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40) 신청인에 대한 2018. 1. 4.자 진술조서 및 신청인이 2017. 11. 29. 작성한 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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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참고인 박현준의 진술41)

비대위, 융성위, 범예혁에 참여하였던 참고인 박현준은 이 사건 기자회견 경위에 대해, 

“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에 김OO이 임명될 것이라는 정보를 확인하고는, 2015. 7. 1. 

프리마호텔에서 32명 정도가 기자회견을 하려고 모임을 소집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

데 박현준은 그 전날 이OO에게 이 사건 기자회견이 내일 열릴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결국 임OO 등이 위 모임에 참여하기로 했던 연세대 성악과 교수인 강무림, 최효준 현 서

울시립미술관장 등에게 밤에 전화를 해서 “거기 나가면 불이익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

다. 박현준은 “‘불이익 조치’라고 하면 성악가로서는 무대에 설 수 없게 되거나, 각종 공

연의 캐스팅에서 배제되는 것, 또 문체부나 산하 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지원 사업에서 배

제되는 것, 또 공연을 위한 공연장의 대관 등에서 배제되는 등의 조치”를 말한다고 진술

하였다. 그래서 처음에 모이기로 한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약 30여명이었는데, 문체부로

부터 위와 같은 전화를 받고는 약속한 사람의 절반 정도인 15명 정도가 최종적으로 모였

다. 그 중에 신청인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 박현준은 당시 프리마호텔 부근에 임OO 과

장을 비롯한 문체부 공무원들이 나와서 전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그 모임에 나왔

는지 확인했다고 알고 있다고 하였다.

(다) 참고인 탁계석의 진술42)

비대위, 융성위, 범예혁에 참여하였던 참고인 탁계석은 비대위에서 2015. 7. 1. 강남

의 프리마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는데 이런 움직임이 문체부에 노출되자, 문체

부에서 신청인에게 전화를 해서 “이런 모임에 참석하지 말라”고 경고하였고, 신청인 외

에도 박장렬, 최효준 등 여러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이런 전화를 받았다고 들었으나, 직접 

전화를 받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참고인 최OO의 진술43)

한예종 음악원 성악과 교수인 참고인 최OO는 “2015. 3. 15. 한국(오페라)융성위원회

가 발족했고, 그 다음날 신문에 기재된 이후 하루 이틀 지난 뒤에 총장으로부터 면담요청

41) 참고인 박현준에 대한 2018. 1. 9.자 진술조서

42) 참고인 탁계석에 대한 2018. 1. 10.자 진술조서

43) 참고인 최OO가 작성한 2018. 2. 4.자 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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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와서 그 주중에 서초동 교사에서 개별적 면담을 갖게 되었음. 김총장은 내게 어떻게 그 

모임에 가게 되었고 무슨 이유로 가담하게 되었느냐며 물었고 대학교수가 신념을 갖고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신으로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도 말하기도 함. 그 후 저

는 그 모임에 대해 사전에 아는바 없이 우연히 참석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도 그들과 함께 

행동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대답하였음”이라고 진술하였다.

(마) 참고인 장수동의 진술44)

비대위에 참여하였던 참고인 장수동은 당시 공연전통예술과 임OO 과장으로부터 “한

OO은 청와대에서 뽑았다. 국립오페라단장 선임에 대한 비판활동을 하는 건 좋은데, 김

종덕 장관까지는 거론하지 말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으나, 김종덕 장관을 거론하지 

않는다면 비판활동의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 김종덕을 고발하기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문체부 관계자들의 주장

(가) 참고인 임OO의 진술45)

당시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과장이었던 참고인 임OO는 2015. 7. 1. 오전에 신청인

에게 전화를 하여, 문체부에서도 당시 비대위 활동 때문에 우려가 많은 상황이었기 때문

에, “꼭 이렇게 기자회견을 한다고 김OO이 반드시 사퇴를 하는 것도 아니고, 김종덕이 

결심을 해야 김OO이 물러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

지를 물어보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그 이유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자회견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전화를 한 것이지, 회유하려고 전화를 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하였

다. 그러면서도 임OO는 “김종덕이 저, 원OO, 김OO을 불러서 이 건을 잘 해결하지 못하

면 책임을 질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해서 부담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

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임OO는 이 사건 기자회견 당일 문체부 공무원들은 프리마 호텔 인근에서 누가 

이 사건 기자회견에 참여하였는지 확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44) 참고인 장수동에 대한 2018. 3. 5.자 전화면담 결과보고

45) 참고인 임OO에 대한 2018. 2. 8.자 진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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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참고인 이OO의 진술46)

당시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국립오페라단 담당 사무관으로 근무하던 참고인 이OO

은 임OO가 2015. 7. 1. 프리마호텔에서 진행된 이 사건 기자회견을 말려야한다는 이야

기를 했었을 것 같지는 않고, 김종덕 장관 때문에 신청인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전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신청인은 문체부 산하 기

관인 한예종의 교수였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신청인이 비대위 활동을 

했었던 것에 대해서 안 그래도 김종덕 장관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임OO 역

시 걱정이 되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한예종 관계자의 주장

(가) 참고인 김봉렬의 진술47)

당시 한예종 총장이었던 김봉렬은 신청인이 특히 앞장서서 비대위 활동을 한다는 사실

과 김종덕이 신청인 때문에 굉장히 심기가 불편하다는 사실을 듣고, 신청인과 최OO 교

수를 만나 “이게 소신이면 열심히 싸우시고 그렇지 않고 오해 같으면 좀 빠지셔라. 혹시 

이게 본인의 뜻과 관계없이 어떻게 얽혀가지고 오해를 받아 괜히 밉보일 필요는 없지 않

느냐?”는 정도로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면서 김봉렬은 “첫 번째는 걱정이 돼

서 한 얘기고, 두 번째는 결국 또 장관하고 관계도 어느 정도는 가야 되니까.”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김봉렬은 김종덕에게 직접적으로 신청인에 대한 조치를 취하라

는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문체부･예술위 등이 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 인사 비판활동에 참여한 문화예술인에게 

불이익을 가한 정황

(1) 비대위 참여자들의 주장

(가) 참고인 박현준의 진술48)

비대위, 융성위, 범예혁에 참여하였던 참고인 박현준은 “한문연과 문진위 등에 기금을 

46) 참고인 이OO에 대한 2018. 2. 8.자 진술조서

47) 참고인 김봉렬에 대한 2018. 3. 21.자 녹취서

48) 참고인 박현준에 대한 2018. 1. 9.자 진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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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했는데 선정되지 않은 경험이 있습니다. 제 이름이 들어간 경우에는 문체부에서 지

원하는 사업을 선정할 때 아예 처음서부터 배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도 파

크콘서트, 서울오페라단 이름으로 지원한 것도 있고 했는데 하나도 선정되지 않았습니

다. 2017년도에는 신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열악하고 부족한 지원 작품에 

대해서도 지원이 되었는데, 객관적으로 그보다 훨씬 뛰어난 작품으로 지원을 했는데도 

선정되지 않아서 블랙리스트가 적용된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이 들었습니다. 또, 2015년

에 대한민국을 빛낸 세계적인 성악가들로 지원 신청을 했는데 제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

아서인지 2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2015년 공연 때 최OO 교수도 참여했습니다. 그런

데 2016년에는 동일한 내용으로 지원 신청을 하며 제 이름도 기재했는데 선정이 되지 않

았습니다. 2016년 지원 시에도 최OO 교수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

였다.

(나) 참고인 탁계석의 진술49)

비대위, 융성위, 범예혁에 참여하였던 참고인 박현준은 “제가 문화예술계에서 다양한 

업적을 쌓은 원로임에도 어떤 기관에서도 저를 심사위원 등으로 선임되지 못했습니다. 

사실 박근혜 정부로부터 직접 어떤 불이익을 받았다기보다는 제가 비판적 발언을 많이 

하고, 원로이기 때문에 한 번 비판하면 영향력이 커서 공공기관 등에서 안티가 많이 있습

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참고인 최지형의 진술50)

비대위에 참여하였던 참고인 최지형은 2015. 10.경 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 김OO으

로부터 2015. 12월초에 진행될 오페라 연출을 맡아달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위 오페라

에 참여할 사람들에 대한 오디션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했으며, 위 오페라 진행과 

관련하여 김OO을 3~4차례 만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랬기 때문에 최지

형은 위 오페라의 연출을 맡을 거라고 생각하고 스케줄도 비워둔 상태였는데, 김OO은 

갑자기 ‘시간이 너무 조급하고, 일이 잘 진행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대며 위 오페라를 

무산시켰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난 뒤, 김OO은 최지형에게 연락하여 2016년 

49) 참고인 탁계석에 대한 2018. 1. 10.자 진술조서

50) 참고인 최지형에 대한 2018. 3. 2.자 진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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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오페라 갈라 연출을 맡아달라고 다시 부탁하였는데, 김OO은 이후 또다시 다른 사람

에게 위 오페라 갈라의 연출을 맡겼고, 최지형은 이 사실을 기사 등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최지형은 본인이 위 사실을 알게 된 직후, 김OO은 최지형에게 연락을 하여 

2016년 가을에 진행될 오페라 연출을 맡아달라고 다시 부탁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

였다. 김OO이 2016년 여름경 다시 최지형에게 연락을 하여 국립오페라단장 사무실에서 

만나자고 하여, 김OO을 만나러 갔더니, 김OO이 ‘아시다시피 위에서 자꾸 반대가 심하

셔서 지금까지 어렵게 되었다. 지금 자신이 노력하고 있으니 내년에는 기회를 줄 수 있도

록 노력해보겠다.’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최지형은 “그 ‘위’가 누군지 

구체적으로 묻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문체부라는 건 너무 뻔한 일이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면서 최지형은 사실 오페라계의 관행상, 계약서 작성 자체는 공연 직전 무렵에 하

게 되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 전 구두로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내가 그 오페라를 연출하

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오페라계의 관행상 구두로 약

속을 한 경우에도 계약을 체결한 것과 흡사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김종덕이 사임한 이후, 최지형은 이제는 뭔가 바뀔 것 같다고 생각하였고, 2017년에 국

립오페라단에서 오페라 연출을 맡게 되었는데, 김종덕 장관이 구속되고 김OO이 사임을 

한 이후에는 최지형을 배제할 명분이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참고인 장수동의 진술51)

비대위에 참여하였던 참고인 장수동은 비대위 참여 이후 이전과 달리 예술위와 한문연

의 지원사업에 지원신청을 하여도 지원을 받지 못해 이상하게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

하였다. 

한편 장수동은 3년 전, 예술의전당에서 오페라 ‘모세’를 연출할 때, 사해가 갈라지는 

장면에서 세월호가 드러나는 장면을 연출하였는데, 국정원 직원이라고 추정되는 자가 위 

장면을 확인하기 위해 위 오페라를 관람할 것이라는 취지의 전화를 하였고, 이후 국정원 

직원이라고 추정되는 자가 위 오페라를 관람한 후, “별 거 아니네요. 잘 봤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1) 참고인 장수동에 대한 2018. 3. 5.자 전화면담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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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참고인 이강호의 진술52)

비대위에 참여하였던 참고인 이강호는 비대위 참여 이후 이전과 달리 예술위와 한문연

의 지원사업에 지원신청을 하여도 지원을 받지 못해 이상하게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

하였다.

(2) 문체부 관계자의 주장

(가) 참고인 이OO의 진술

당시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국립오페라단 담당 사무관으로 근무하던 참고인 이OO

은 2018. 3. 14. 우리 위원회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박현준은 진짜 배제 많이 된 인물

이에요. 예술가 중 대표적인 배제인물이죠.”라고 진술하였다.

(3) 예술위 관계자의 주장

(가) 참고인 이OO의 진술53)

2015년 예술위 창작지원부 과장이었던 참고인 이OO은 2015년도 공연예술 창작산

실[오페라분야] 사업의 경우 심사단계가 여러 단계로 이루어져 있어 위 블랙리스트가 적

용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블랙리스트가 적용되지 않았고, 비대위에 

참여하였던 장수동이 실제 지원을 받았으며, 장수동이 재공연 지원에서 탈락한 것은 심

사결과 작품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당시 2015년도 

공연예술 창작산실[오페라분야] 사업에는 정은숙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였는데, 정은숙

은 문익환 목사의 며느리라 블랙리스트가 작동하였으면 정은숙 역시 심사위원에서 배제

되었을 것이라고 하였다.

52) 참고인 이강호에 대한 2018. 3. 2.자 전화면담 결과 보고

53) 참고인 이OO에 대한 2018. 3. 2.자 전화면담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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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립오페라단 관계자의 주장

(가) 참고인 김OO의 진술54)

2015년 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이었던 참고인 김OO은 비대위 관련 블랙리스트에 대

해서는 전혀 들어본바가 없으며, 문체부로부터 비대위에 참여한 문화예술인들을 배제하

라는 취지의 지시가 있었던 적도 없고, 국립오페라단은 문체부와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므

로, 국립오페라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문체부가 지시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다. 신청인이 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 인사 비판활동에 참여함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정황

(1) 신청인의 주장55)

신청인은 한예종 측에서 진술인이 검찰 조사를 받기 전인 2015. 8. 10.에 언론을 통해 

본건에 관한 입장을 발표한 이유는 문체부의 외압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아마 장관의 지

시가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기사가 나면 검찰 측에서도 기소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형사재판의 기일이 있을 때마다 당일 아침에 “한예종 

입시 비리”로 인해 신청인이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는 기사가 나갔는데, 그런 기사 역시 

한예종이나 문체부에서 개입해서 나가게 된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이 있다고 하였다. 한

예종에서도 계속 재판을 방청석에서 모니터링했다. 

한편, 신청인이 한예종 음악원 성악과 교수인 송OO에게 듣기로는, 당시 학과장인 임

OO 교수가 2015. 1월경 원장인 황OO에게 신청인은 곧 학교를 나가게 될 것이니까 성

악과장으로 임명하지 않는 게 좋을 거라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황OO가 송OO 교수를 성

악과장으로 임명했다고 하였다. 2015. 1월경은 신청인이 국립오페라단장으로 내정된 

한OO에 대해 비판활동을 하던 때였다. 그래서 신청인은 문체부 등에서 이에 대한 말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하였다. 

54) 참고인 김OO에 대한 2018. 3. 27.자 전화면담 결과 보고

55) 신청인에 대한 2018. 1. 4.자 진술조서 및 신청인이 2017. 11. 29. 작성한 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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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대위 참여자들의 주장

(가) 참고인 박현준의 진술56)

비대위, 융성위, 범예혁에 참여하였던 참고인 박현준은 “신청인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페라 대회에서 대상을 받는 등 국보급의 음악계 인사에 해당하고, 특히 세계적인 대회

에서 그랜드슬램을 달성하여 김연아 선수보다도 대단한 업적을 이룬 성악가인데, 한 번

도 문제가 된 적이 없는 입시곡 사전 유출을 문제 삼아 신청인을 한예종에서 해임하고, 형

사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국립오페라단장 건에 대해 비판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이라

고 생각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박현준은 문체부 산하에 있는 한예종 교수가 김종덕 장

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모임에 참석했다는 것 때문에 김종덕은 당시 큰 타격을 입었을 것

으로 생각된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참고인 탁계석의 진술57)

비대위, 융성위, 범예혁에 참여하였던 참고인 탁계석은 “신청인은 성악계의 히딩크이

자, 국보급 인사인데, 이런 사람을 입시요강을 유출했다는 이유로 파면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탁계석은 지정곡은 매년 한 개나 두 개 정도만 바뀌

고 항상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이라 20일 정도 먼저 알았다고 해도 입시에 당락을 좌우하

는 것이 전혀 아니라고 하였다. 따라서 신청인이 파면된 것은 블랙리스트가 작동한 것이

라고 밖에는 생각이 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참고인 최지형의 진술58)

그러나 비대위에 참여하였던 참고인 최지형은 신청인은 비대위 활동에는 참여하지 않

았고, 신청인이 연관된 사건과 비대위로 인해 촉발된 블랙리스트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

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면서 최지형은 입시곡이 미리 유출되어도 크게 영향이 

없을 수는 있으나, 공식발표가 나기 전에 유출하였으면 규칙을 어긴 것이라는 취지로 진

술하였다.

56) 참고인 박현준에 대한 2018. 1. 9.자 진술조서

57) 참고인 탁계석에 대한 2018. 1. 10.자 진술조서

58) 참고인 최지형에 대한 2018. 3. 2.자 진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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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참고인 최OO의 진술59)

한예종 음악원 성악과 교수인 참고인 최OO는 지정곡은 입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지정곡을 미리 고지 받는 과정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문체부 관계자의 주장

(가) 참고인 이OO의 진술60)

당시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국립오페라단 담당 사무관으로 근무하던 참고인 이OO

은 “신청인이 형사기소되고 해임된 것이 김종덕과 확실히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

다. 그때 당시 돈을 받고 한 사람들도 많은데, 아무 것도 아닌 일을 꼬투리 잡아서 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문화예술계의 전반적인 의견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특히 비대

위 참여자들 중 김종덕이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한예종 교수인 최OO였기 때문에, 이

OO의 후임자인 김OO이 일을 처리했을 것이라고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한예종 관계자의 주장

(가) 참고인 김봉렬의 진술61)

당시 한예종 총장이었던 김봉렬은 신청인이 지정곡 유출로 인한 형사기소 및 해임처분

된 것은 비대위 활동과는 관계가 없고, 김종덕으로부터 지시를 받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오히려 김봉렬은 신청인이 입시 지정곡을 두 번이나 유출시킨 점, 이로 인해 

지정곡을 없애고 자유곡만으로 입시시험을 볼 수밖에 없었던 점, 지정곡 유출 사건으로 

한예종의 위상이 격하된 점, 입시공정성을 지켜야 할 교수인 신청인이 지정곡을 유출한 

점, 이후에도 신청인이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처분이 

합당하다고 주장하였다. 

59) 참고인 최OO가 작성한 2018. 2. 4.자 진술서

60) 참고인 이OO에 대한 2018. 2. 8.자 진술조서

61) 참고인 김봉렬에 대한 2018. 3. 21.자 녹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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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예종 교원일반징계위원회 회의록(2015. 11. 27.) 

2015. 11. 27.자 교원일반징계위원회 회의에서는 신청인을 해임할 것인지 정직할 것

인지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일부 위원들은 ① 신청인이 교수로서의 능력이나 역량이 뛰

어나고 학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점, ② 순수한 마음으로 어려운 제자를 위해 한 일인 

점, ③ 금품을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이 적합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다른 위원들은 ① 징계 양정기준에 따르면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성이 인정

되는 점, ② 한예종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결과적으로 입시에 영향을 미친 점, ③ 입시요강

을 두 차례에 걸쳐 연속적으로 유출한 점, ③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될 것으로 판단되

는 점, ④ 사회적 파장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해임이 적합하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위 위

원들의 의견이 합치되지 않아 투표가 이루어졌고, 해임 4명, 정직3월 2명으로 신청인에 

대한 해임결정이 이루어졌다. 

제4절 조사 결과

1. 이 사건의 성격 

이 사건은 청와대･국정원의 개입 없이, 문체부가 자체적으로 문체부의 인사정책을 비

판하는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관리･감시하고, 차별대우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점이 특

징적이다. 대법원 2017도11523 사건에서 문제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서는 

청와대･국정원･문체부･경찰･문체부 산하기관 등 국가기관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정

치적 견해가 다르거나 정부를 비판한다는 이유 등62)으로 개인이나 단체를 부당하게 차

별대우하였다면, 이 사건은 문체부･문체부 산하기관 등이 문체부와 견해가 다르거나 문

체부를 비판한다는 이유 등으로 개인이나 단체를 부당하게 차별대우하였다는 의혹이 있

62)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김기춘이 ‘좌파’, ‘종북’, ‘이념 편향’, ‘문제단체’ 등의 용어로 지칭하면서 지

원배제를 강조하거나 지시하였던 대상은 단지 반국가단체나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등 헌법질서

를 부정하는 개인･단체뿐만 아니라, 그와 무관하게 박근혜 정부와 다른 이념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

거나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거나 그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는 개인･단체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서울고등법원 2018. 1. 23. 선고 2017노2425, 2017노2424(병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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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건이다. 즉, 이 사건은 대법원 2017도11523 사건에서 문제된 문화예술계 블랙리

스트 사건보다 개입된 국가기관의 범위는 좁으나, 국가기관, 특히 당시 문체부 장관이었

던 김종덕의 인사정책을 비판한다는 이유로 문화예술인을 부당하게 차별대우하였다는 

점은 동일하다. 이 사건을 통해 문체부 차원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작동할 수 있

는 가능성과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진상규명 사실 

가. 블랙리스트 존재 

(1) 문체부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과장 임OO,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사무관 김OO은 블랙리

스트 존재 여부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① 문체

부 공연전통예술과 사무관 이OO이 ‘김종덕이 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 선임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리스트를 만들어오라고 지시하여, 언론에 비대위에 참여한 인물로 보도

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하여 A4용지 한 장짜리 자료로 정리해 김OO 국장에

게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이OO이 ‘비대위에 참여한 인물들의 성향이 어떻

다는 점에 대해서 동향보고를 작성해 올리기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실제로 이

OO은 김종덕의 지시로 비대위 페이스북에 좋아요를 누른 사람들까지 확인한 것으로 보

이는 점, ④ 문체부 예술정책관 김OO이 이OO의 진술을 전면적으로 부인하지는 않는 취

지로 진술한 점, ⑤ 당시 예술위 위원이었던 김OO이 이OO으로부터 같은 취지의 이야기

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문체부 장관 김종덕의 지시로 공연전통

예술과 사무관 이OO이 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 선임을 비판한 문화예술계 인사들에 관

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였고, 위 리스트가 예술정책관 김OO을 통해 김종덕에게 보고된 

것으로 판단된다. 

(2) 예술위

예술위 창작지원부 부장 장OO, 양OO은 블랙리스트 존재 여부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① 예술위 위원 김OO이 ‘비대위 리스트에 올라가 있던 사람 5명(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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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 장수동, 탁계석, 박현준, 이강호)이 이후 블랙리스트로 예술위에 내려왔다’는 취지

로 구체적인 진술을 한 점, ② 최지형이 김OO으로부터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 ③ 김OO의 진술을 부인하지 않는 취지의 예술위 창작지원부 과장 이OO의 

진술, ④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구두로 전해 들었다는 이OO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판단

하면, 비대위 참여자 중 최지형, 장수동, 탁계석, 박현준, 이강호의 이름이 ‘블랙리스트’

로서 예술위에 통보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신청인이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었는지 여부

① 이OO이 ‘문체부에서 작성한 블랙리스트에 신청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다’는 취

지로 진술한 점, ② 실제로 신청인은 비대위 활동에 비교적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음에

도 문체부 소속인 이OO 및 임OO, 한예종 총장인 김봉렬은 신청인이 비대위 활동에 앞장

섰다고 알고 있었던 점, ③ 문체부 장관인 김종덕은 신청인이 비대위 활동에 앞장섰다고 

알고 있어 신청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신청인은 한예종 교수

였기 때문에 예술위에 지원신청을 할 가능성이 낮아 예술위에 이름을 구두로 전달할 필요

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신청인의 이름은 예술위로 통보되지 않았지만, 문

체부에서는 장관의 인사정책에 반대하는 인물로 관리하여왔던 것으로 보인다.

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적용에 관한 점

(1) 문체부가 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 인사 비판활동을 방해한 정황

신청인과 참고인들의 각 진술 및 관련 기사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前 문체부 장관인 김

종덕은 문체부 소속 공무원인 임OO, 원OO, 김OO 등을 통해 신청인을 포함한 문화예술

계 인사들이 비대위 활동을 하지 못하게 압력을 행사하고, 비대위 활동을 지속적으로 감

시･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임OO, 원OO 등 문체부 공무원은 신청인을 비롯하여 국립오페라단 예술

감독 선임을 비판하는 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회유하려 하였으며, 이 사건 기자회견에 참

여할 예정이었던 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불이익 조치’를 언급하며 위 기자회견에 참여하

지 말 것을 종용하기도 하였던 사실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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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과 쟁점

가. 신청인이 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 인사 비판활동에 참여함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았

는지 여부

신청인은 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 인사 비판활동으로 인해 형사기소, 해임처분 등 불이

익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OO, 박현준, 탁계석 역시 같은 의혹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한예종 총장 김봉렬은 문체부 장관 김종덕으로부터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가하라

는 지시를 받거나 신청인에게 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 인사 비판활동을 하지 말라고 지시

한바 없고, 오히려 신청인의 입시요강 사전유출로 인해 한예종이 큰 피해를 입었다는 취

지로 진술하며, 한예종 음악원 성악과 교수인 최OO 역시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우리 위

원회에서 확보한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 인사 비판활동으로 인

해 형사기소, 해임처분 등 불이익을 받았다는 점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이에 관한 다른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신청인이 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 인사 비판활동으로 인

해 형사기소, 해임처분 등 불이익을 받았는지 여부는 진상규명할 수 없었다. 

나. 문체부･예술위 등이 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 인사 비판활동에 참여한 문화예술인에게 

지원배제 등 불이익을 가하였는지 여부

이OO은 비대위 관련 블랙리스트가 자문위원 위임 배제 등에 사용될 수 있다고 진술하

였고, 김OO은 실제로 비대위 관련 5명의 배제 명단이 문체부에서 예술위로 내려왔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비대위에 참가하였던 박현준, 탁계석, 최지형, 장수동, 이강호는 실

제로 지원배제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예술위 창작지원부 부장 장OO, 양OO, 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 김OO은 블랙

리스트 존재 여부 자체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그러므로 블랙리스트 실행 정

황을 확인하기도 어렵다), 현재까지는 달리 문체부･예술위 등이 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 

인사 비판활동에 참여한 문화예술인에게 불이익을 가한 구체적인 정황을 밝힐 수 있는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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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재)국악방송 사장 선임 
블랙리스트 적용 의혹 사건

1. 의결주문

사건번호 2017특28[(재)국악방송 사장 선임 블랙리스트 적용 의혹 사건]에 대한 별지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한다.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가. 신청 취지

신청인 유은선(이하 ‘신청인’)은 2016. 6.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재)국악방송 사장 후

보로 추천되어 현 (재)국악방송 사장인 송혜진과 함께 1순위 유은선, 2순위 송OO으로 

후보자에 올랐으나,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상률의 지시로 순위가 변경되었고, 민정수

석실 행정관 김OO가 남편 OOO의 한국작가회의 활동을 문제 삼는 전화를 했다며 문화

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의해 사장 선임에서 탈락했다고 주장, 이에 대한 진상조사를 신청

하였다. 

나. 진상규명한 사실의 요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본질은 국가권력을 장악한 세력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

해 자신들에게 비판적이거나 정치적 견해가 다르거나 비우호적인 국민을 감시, 통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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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배제 등을 한 위법･부당한 행위라고 할 것이다. 또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단순히 

명단에 등재되었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신청

인의 진술과 관련 문서 및 담당 실무자의 진술을 대조하였는바, 신청인의 국악방송 사장 

선임 탈락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없었다.

붙임 : [(재)국악방송 사장 선임 블랙리스트 적용 의혹 사건]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사   건] 2017특28, (재)국악방송 사장 선임 블랙리스트 적용 의혹 사건 

[신청인] 유은선

제1절 사건 개요

1. 신청의 취지1)

신청인 유은선(이하 ‘신청인’)은 2016. 6.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산하 (재)국악

방송(이하 ‘국악방송’) 사장 후보로 추천되어 현 사장인 송혜진과 함께 1순위 유은선, 2순

위 송혜진으로 후보자에 올랐다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하 ‘교문수석) 김상률의 지시로 

순위가 변경, 보고되었다는 것을 당시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과장 임OO에게 들었다. 

검증과정 중인 6. 30.경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 김OO가 전화해 “남편(김치

영)이 한국작가회의 활동하는 거 알고 있냐?”며 이력을 물었고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그 

후 7. 22. 미르재단 이사였던 송혜진이 국악방송 사장으로 선임되었다. 

송혜진이 사장으로 임명되고 국악계에는 송혜진이 근무했던 숙명여자대학교 전통예

술대학원 자리에 김상률 교문수석의 부인 OOO가 내정되었다는 소문이 돌았고 실제 그

렇게 실행되었다.

또한 신청인은 2016. 10. 10. 국정감사장에서 송혜진과 문체부 예술정책관 B의 대화를 

들었는데, 송혜진이 “그냥 국장님이 추천한 거라고 할까요?”라는 질문에 B이 “네. 무조건 

제가 추천했다고 하세요.”라고 했다며 B이 사장 선임 과정에 개입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1) 신청인 유은선 조사신청서(2017.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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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남편 OOO의 이력으로 국악방송 사장 선임에서 탈락한 블랙리스트 피해자

이자, 송혜진의 사장 선임과 김상률 수석 부인 OOO의 교수 임용 과정에 주고받기식 거

래에 의한 피해자라며 진상규명을 요청하였다. 

2. 조사개시의 근거 및 목적

가. 조사개시의 근거 

본건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

정(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320호)』제3조 등에 근거하여 조사개시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2018. 1. 5.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조사개시결정’ 의결되었다.2)

나. 조사의 목적(규명과제)

신청인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로 인하여 국악방송 사장 선임 과정에서 탈락하였는

지 여부를 규명,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한다. 

제2절 조사 경과 

1. 문건 등 자료조사 

[표-1] 문건 등 자료 조사 목록

2) 제21차 전원위원회 의결서(2018. 1. 5.)

연번 서명 작성자 작성일 입수일

1 기존 리스트-149명 오OO 2017. 8. 17.

2 국악방송 정관 국악방송 2015. 1. 22. 2017.12.26.

3
국악방송 사장 후임 

선임 계획(안)
공연전통예술과 2016. 2. 19. 2018. 3. 16.

4 국악방송 사장 후임 선임계획 공연전통예술과 2016. 3. 29. 2018.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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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인 등 대인조사

[표-2] 신청인 등 대인조사 목록

연번 대상자 관계 제목

1 유은선 신청인 진술조서 (2017. 2. 8.) 

2 임OO 공연전통예술과 과장
진술조서 (2017. 2. 8.)

2차 면담보고 (2018. 3. 16.)

3 B 예술정책관
진술조서 (2018. 1. 5.)

2차 면담보고 (2018. 3. 23.)

4 이OO
KBS PD, 

국악방송 사장 선임 후보자
전화통화결과보고 (2018. 2. 6.)

5 황OO 공연전통예술과 사무관
면담보고 (2018. 2. 20.) 

2차 전화통화결과보고 (2018. 3. 27.)

6 정OO 공연전통예술과 과장 면담보고 (2018. 3. 5.)

7 김OO 공연전통예술과 사무관 면담보고 (2018. 3. 5.)

8 OOO 공연전통예술과 주무관 전화통화결과보고 (2018. 3. 13.)

9 OOO  공연전통예술과 주무관 전화통화결과보고 (2018. 3. 13.)

10 김OO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행정관 면담보고 (2018. 3. 15.)

11 오OO 교문수석실 행정관 면담보고 (2018. 3. 20.)

12 나OO 운영지원과 서기관 전화통화결과보고 (2018. 3. 27.)

연번 서명 작성자 작성일 입수일

5 국악방송 사장 후임 선임계획 공연전통예술과 2016. 6. 1. 2018. 2. 19.

6 국악방송 사장[문체부 소관]
공연전통예술과

황OO
2016. 7. 1. 2018. 2. 19.

7 국악방송 사장 임명계획 보고 공연전통예술과 2016. 7. 19. 2018. 1. 6.

8 (재)국악방송 사장 임명
공연전통예술과 

황OO
2016. 7. 20. 2018. 1. 6.

9
미르재단 이사 지낸 송혜진 후임교수에 

김상률 부인 추천
동아일보 2016. 11. 3. 2018. 3. 20.

10
제346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 
국회사무처 2016. 11. 16. 2017.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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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조사 내용

1. 국악방송 사장 선임 과정

가. 정관 및 절차

(재)국악방송(이하 ‘국악방송’)은 전통 및 창작 국악 보급 교육과 국악의 대중화를 위하

여 2000년 2월 설립된 국악 전문 공영라디오 방송국으로 문체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이

다. 국악방송 정관 제7조(임원의 임명) 제1항은 “사장과 감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면한다.3)”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모 절차 없이 문체부 장관이 사장을 선임한

다. 국악방송 사장 선임은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에서 후보자를 복수로 지정해 장관에게 

보고하고 최종안을 작성,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인사협의서를 발송하여 인사 검증을 받아 

결정한다. 국악방송 사장은 정관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임면하기 때문에 장관의 재량이 

큰 영역이다. 

나. 국악방송 사장 선임 과정

국악방송 채치성 사장의 임기가 2016. 6. 6.로 만료되면서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는 

2016. 2. 19. 국악방송 사장 후임 선임 계획(안)을 보고하였다. 채치성 사장은 당시 연임

을 원했으나 문체부 내부 협의를 거쳐 연임은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후임자 선

임을 시작하였다. 

[그림-1] 국악방송 사장 후임 선임 계획(안)

3) (재)국악방송 정관(2015.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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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전통예술과는 이OO KBS PD, 유은선 국악방송 본부장, 서OO 고려대 명예교수 

등 7~8명 정도에 대한 국악계, 방송계 평판 검증을 거쳐4) 2016. 3. 29. 1차 후보자로 유

은선 국악방송 본부장, 송OO MBC 전PD, 이OO KBS 전PD, 박OO KBS 전PD를 선정, 

보고하였다.

[그림-2] 국악방송 사장 후임 선임계획

4) 김OO 전화통화보고(2018.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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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전통예술과는 2016. 4. 19.에도 후보군을 작성, 보고하였다. 이OO, 박OO는 제

외하고 1순위 유은선, 2순위 송OO으로 압축, 검토되었고 신청인은 이 때 1순위 후보자

였다. 

[그림-3] 국악방송 사장 후임 선임계획

공연전통예술과에서 국악방송 사장 선임 실무를 맡았던 사무관 김OO에 따르면 당시 

공연전통예술과장 임OO가 신청인을 사장 후보자로 추천했고 후보군을 작성해 청와대 

교문수석실과 협의를 했다. 임OO도 신청인이 국악방송 사장으로 적격이라고 판단해 추

천하였다고 진술했다.5) 통상 소속기관 기관장 선임 과정에서 최종안을 작성할 때까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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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석실과 협의하고 최종 협의가 끝나면 운영지원과를 거쳐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인사 

검증을 보낸다. 검증이 끝나고 청와대 인사수석실에서 ‘인사협의안을 올려라’는 통보가 

운영지원과로 오면 관련 과에서 인사협의서를 송부한다. 최종 결정은 인사수석실에서 운

영지원과로 “OOO으로 결정됐다. 혹은 OOO을 선임하라.”고 알려오면 운영지원과에서 

내용을 관련 과에 통보, 장관이 최종 결정한다.6)

[그림-4] 국악방송 사장 후임 선임계획

5) 김OO 면담보고(2018. 3. 5.), 임OO 진술조서(2018. 2. 8.)

6) 나OO 전화통화보고(2018.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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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내부 논의와 교문수석실 협의를 거쳐 2016. 6. 1. 최종안을 작성, 1순위 유은

선, 2순위 송혜진, 3순위 이OO을 후보안으로 한 선임계획서를 공연전통예술과에서 작

성해 정관주 차관, 김종덕 장관 보고까지 마쳤다. 보고서에는 각 후보자의 장단점을 두루 

적시하였고, 검토의견까지 기술하였다. 제외되었던 이OO 후보자가 포함되었고 현 국악

방송 사장인 송혜진이 새로운 후보자로 등장했다. 장관 보고를 마칠 때까지 1순위는 여

전히 신청인이었다. 이후 최종안을 인사수석실에 송부해 인사 검증을 거쳤다. 공연전통

예술과 사무관 황OO은 인사검증에서 ‘문제없다’고 통보되었기 때문에 인사협의서에 올

릴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정확한 인사검증 통보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

술했다.7) 주무관 OOO 또한 당시 별 다른 문제가 없다고 통보됐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

술했다.8) 

인사 검증이 완료된 인사협의서는 2017. 7. 1. 인사수석실로 송부되었는데 이때 순위

가 바뀌었다. [그림-5]와 같이 1순위 송혜진, 2순위 유은선으로 순위가 변경되었고 3순

위였던 이OO은 청와대 보고 최종안에서는 제외되었다. 검토의견을 살펴보면 6. 1.자 문

체부 내부 보고에서는 두 후보 모두 장단점이 적시되어 있는 것과 달리 청와대 인사협의

서에는 송혜진의 “방송 분야 전문성이 떨어지는 한계” 부분이 제외되고 장점만 적시되었

다. 유은선은 내부 보고 내용을 그대로 적시하였다. 

[그림-5] 청와대 인사수석실 인사협의서

7) 황OO은 인사수석실 인사 검증시 이력서, 정보공개동의서 등을 메일로 송부한다고 진술했다. 황OO 

2차 전화통화보고(2018. 3. 27.)

8) OOO 전화통화보고(2018.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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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실무자 황OO은 2016. 7. 1. 인사협의서를 작성해 운영지원과 인사 담당 사무관 

나OO에게, 나OO은 인사수석실 행정관 신OO에게 각각 송부하였다. 나OO은 국악방

송 사장 선임건이 구체적으로 기억나지는 않지만, 통상 해당 과에서 관련 서류를 받아 신

OO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최종 결과 또한 신OO에게 유선으로 통보받았는데 그 내

용은 “OOO으로 결정됐다. 혹은 OOO을 선임하라”였다. 국악방송 현 사장이 송혜진인 

것으로 미뤄볼 때, 송혜진으로 결정됐다는 취지의 내용을 통보받았을 것이라고 했다.9) 

인사협의서를 작성한 황OO은 운영지원과에서 유선으로 통보를 직접 받긴 받았으나 구

체적인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간혹 둘 중 알아서 하라는 취지로 답변이 오기도 

하는데 특별히 기억에 남지 않는 것으로 볼 때 1순위였던 송혜진으로 통보받았을 것이라고 

진술했다.10) 일련의 절차를 거쳐 공연전통예술과는 2016. 7. 19. 송혜진 후보자를 최종적

으로 국악방송 사장으로 선임한 임명계획을 보고하였고 7. 22. 문체부장관은 송혜진을 

국악방송 사장으로 임명하였다.

9) 나OO 전화통화보고(2018. 3. 27.)

10) 황OO 2차 전화통화보고(2018.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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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 국악방송 사장 임명계획 보고

2. 신청인 유은선과 블랙리스트와의 연관성

가. 신청인 남편 김치영의 블랙리스트 등재 여부

신청인은 남편 OOO의 작가회의 활동이 문제되어 국악방송 사장 선임에서 탈락되었

다고 주장했다. 

조사 결과, 남편 OOO은 한국작가회의의 소속 회원이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았다. 다만, OOO이 소속한 한국작가회의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어 있었다. 한국작가회의는 “2010년 소고기 파동 시국선언시 참여 단체”로 분류

되어 문체부 예술정책과 “기존 리스트-149명”으로 관리되었다. 

[그림-7] 예술정책과 오진숙이 관리하던 ｢기존 리스트 14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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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남편 OOO의 이력이 신청인의 국악방송 사장 선임 과정에 문제가 되었을 개

연성은 있다.11) 하지만 남편 OOO의 이력이 문제되어 사장 선임에서 탈락하였다는 구체

적인 진술이나 증거는 확보할 수 없었다. 실무자 황OO은 신청인이 블랙리스트와 연관성

이 있다면 후보자에도 오르지 못했을 것으로 송혜진의 화이트리스트 연관성은 차치하고 

적어도 블랙리스트와의 연관은 없을 것이라고 진술했다.12) 

나.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행정관 김OO 개입 여부

신청인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 김OO가 2016. 6월말쯤 남편 

OOO의 작가회의 활동 사실을 알고 있냐며 전화해 남편의 활동 이력을 문제 삼았고 이 

통화를 계기로 선임 과정에서 탈락을 예상했다고 진술했다.13) 

조사 결과, 김OO는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2014. 7.부터 2017. 6.까지 청와대 민정수

석실 특별감찰반 행정관으로 근무하며 문체부를 담당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청인이 

알고 있던 것과 달리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아닌, 특별감찰반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김

OO은 면담조사에서 유은선에게 그런 전화를 한 바 없고, 유은선이라는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고 진술했다. 소속기관 인사 검증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주로 담당

하며 세평 작성 작업을 간혹 하기는 했으나, 정보 수집 시 통상 대상자와 친분이 있는 사

람･반대편에 있는 사람･관리자 정도를 접촉하지, 대상자에게 직접 전화해 상황 설명을 

하거나 정보를 흘리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소속기관 기관장 후보자라면 민간인인

데, 공무원도 아닌 민간인과 이런 형태의 통화를 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14) 신청인으

로부터 실제로 이런 내용을 들었다는 임OO는 상대방이 청와대 행정관이라고 특정해서 

들은 바는 없고, 누군가 남편의 이력을 문제 삼는 전화를 했다는 이야기를 신청인으로부

터 들었다고 진술했다.15) 

위원회는 2017. 12. 4. 청와대에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 근무자의 명단과 연락처를 

11)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DB 중 순번 304, 한국작가회의

12) 황OO 면담보고(2018. 2. 20.)

13) “‘남편(OOO)이 작가회의 활동하는 거 알고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그게 뭔데요? 제가 남편과 같

이 안 살아서 잘 모르겠습니다.’고 대답했고 김행정관이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그런 활동을 한 것도 아니고 남편이 한 일을 가지고 문제를 삼냐?’라고 했더니 그냥 얼버

무리고 끊었습니다.” 유은선 진술조서(2017. 12. 18.) 

14) 김OO 면담보고(2018. 3. 15.)

15) 임OO 2차 면담보고(2018.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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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나, 개인정보보호와 조사 권한 미비를 이유로 거부되어 신청인

에게 전화했다던 행정관의 실재를 확인할 수 없었다.

3. 김상률 교문수석, B 예술정책관의 개입 여부

가. 김상률 수석의 순위 변경 지시 여부

[그림-4], [그림-5]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6. 6. 1.자 공연전통예술과에서 작성해 김

종덕 장관의 보고까지 마친 문체부 내부보고 순위와 2016. 7. 1.자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보낸 인사협의서의 후보자 순위가 바뀌었다. 

신청인은 진술에서 송혜진이 갑자기 후보자로 추천된 것은 김상률과의 친분이 작용한 

것이며 실제로 임OO로부터 김상률이 1순위 유은선, 2순위 송혜진의 순위를 바꾸라는 

지시를 들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임OO의 조사 결과, 김상률이 인사협의서의 후보자 

순위 변경 지시를 했다고 말한 바 없으며 당시 김상률, 송혜진, 김소영 문체비서관이 모

두 숙대 교수로 재직해, 김상률 수석이 개입되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한 것을 신청인에게 

전했다고 진술했다.16) 

당시 언론에서도 유사한 내용이 보도된 바 있다.

- 동아일보 <[단독] 미르재단 이사 지낸 송혜진 후임교수에 김상률 부인 추천> 기사17) 

숙명여대 전통문화예술대학원 전통음악과 교수 출신인 송혜진 국악방송 사장

(56)이 자신의 후임 교수 자리에 김상률 전 대통령교육문화수석(56)의 부인인 

OOO 씨(55)를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 사장은 ‘비선 실세’ 최순실의 측근인 

차OO 주도로 설립된 미르재단에서 이사를 지냈다. 숙명여대 교수인 김 전 수석

은 차 씨의 외삼촌이고, 김 전 장관은 차 씨의 홍익대 영상대학원 재학 시절 스승

이다. 국악계의 한 인사는 “송 교수가 국악방송 사장으로 가는 대신 김 전 수석의 

부인을 교수로 밀어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많았다”고 말했다. … 숙명여대 측은 O

씨의 교수 임용이 당시 송 교수의 추천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 지난달 국정감

사에서는 송 교수가 국악방송 사장으로 임명된 배경을 놓고 ‘문화계 황태자’로 불

린 차 씨와 김 전 수석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16) 임OO 진술조서(2018. 2. 8.)

17) <동아일보>, 2016. 11. 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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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내용은 쟁점이 되었다.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18)

유은혜 의원 : 숙명여대 전통문화예술대학원의 오 모 씨가 가야금 산조 전공 주임

교수이고 2016년 8월에 초빙교수로 임용이 됐는데요. 이 전임자가 송혜진 현재 

국악방송 사장님이지요. 이 분은 미르재단 이사였습니다. 이분이 자기가 나가면

서 김상률 전 수석의 부인을 교수로 추천해서 임용이 됐습니다. 임용과정을 보니

까 이 규정이 굉장히 간단하더라고요. 전임 교수가 추천하면 임용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한편, 공연전통예술과 실무자들은 인사 과정에서 후보자가 바뀌는 것은 자주 일어나는 

일이라고 진술했다. 공연전통예술과장 정OO은 문체부 내부 결재와 달리 청와대 인사협

의서 순위가 바뀌어 올라간 것은 기관장 선임 과정에서 종종 있는 일로 문제될 것은 아니

라고 진술했다.19) 당시 교문수석실 선임행정관 오OO 또한 협의 과정 중 순위가 바뀌는 

것은 인사 일련의 과정일 뿐, 문제될 것은 없고 현 정부에서도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했

다.20) 다만, 정OO, 황OO 등은 신청인이 국립국악원 학예연구실장 시절 인사 문제로 징

계건이 있어 장차관 보고가 올라가면서 후보자 순위가 바뀐 것이 아닌가 추정했다. 조사 

결과, 신청인은 실제로 2011. 2.부터 2014. 2.까지 국립국악원 학예연구실장으로 근무

했고 2011. 8. 26.자 무용감독 채용부적정으로 견책, 2013. 5. 3.자 겸직허가위반으로 

견책 등 2건의 징계건이 있었다.21) 김OO, 황OO, OOO에 따르면 관련 내용은 신청인이 

처음 후보자로 오를 때부터 과에서 인지하고 있던 사실이었고 통상 징계건은 서류에 올

리지 않고 보고 과정에서 구두로 전달된다고 진술했다.22) 신청인을 추천했던 임OO는 

징계건을 당시 인지하고 있었으나 후보자로 내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 후보로 

선정하게 되었다고 했다.23) 

위원회는 공연전통예술과에서 최종 보고안을 작성하고 운영지원과를 거쳐 청와대 인

사수석실로 인사협의서가 넘어가는 한 달 사이에 후보자 순위가 바뀐 구체적인 이유는 

18) 20대 346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회의록(2016. 11. 16.)

19) 정OO 면담보고(2018. 3. 5.)

20) 오OO 면담보고(2018. 3. 20.)

21) 국립국악원 기획관리과 OOO과 통화(2018. 3. 15.)

22) 황OO 면담보고(2018. 2. 20.), 김OO 면담보고(2018. 3. 5.), OOO 전화통화보고(2018. 3. 12.)

23) 임OO 면담보고(2018.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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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힐 수 없었다. 징계건이 문제가 되어 인사협의서의 순위가 바뀌었는지, 외부의 압력이 

작동하여 순위가 바뀌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장관 임면인 소속기관 기관장 선임 과정

은 장관의 재량이 큰 영역이고, 공식적인 서류를 남기지 않고 유선으로 결정이 통보되기 

때문에 유력한 참고인의 진술이 확보되지 않는 이상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다. 다만, 국

악방송 사장 선임 실무를 담당했던 김OO은 애초에 송혜진을 후임 사장으로 염두에 두었

다면 문체부 내부 결정에서 1순위로 송혜진을 올렸을 텐데 인사협의서에서 순위가 바뀐 

것으로 볼 때 청와대의 지시로 추정된다고 진술했다.24) 하지만, 현재 유의미한 진술을 해

줄 교문수석 김상률이 구속되어 있는 등 핵심 관계자의 진술을 청취할 수 없어 더 이상의 

관련 조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

나. B 예술정책관의 개입 여부 

신청인은 2016년 국정감사장에서 송혜진이 “그냥 국장님이 추천한 거라고 할까요?”

라고 묻자 “네, 무조건 제가 추천했다고 하세요.”라고 대답했다며 문체부 내부에서는 예

술정책관 B이 국악방송 사장 선임에 개입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과장 임OO는 1순

위 유은선, 2순위 송혜진으로 직접 보고했는데 B이 순위를 없애고 ‘가나다’ 순으로 보고

하라는 지시를 황OO에게 해 송혜진을 상위에 두게 했다고 진술했다. 

B은 채치성 사장의 임기 만료로 후임자를 선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외부의 압력 

없이 송혜진을 직접 추천했다고 했다. 채사장에게 이OO KBS 전 PD를 추천받아 만나봤

으나 조직의 장으로서 맞지 않다고 판단, 이PD에게 송혜진을 추천받았다고 진술했다. 

국감장에서의 대화는 자세히 기억나지 않지만 그런 상황이라면 그렇게 대답했을 것이라

고 했다.25) 이에 대해 이OO은 B의 진술이 맞다고 했다. 이OO에 따르면 당시 B은 송혜

진을 모르는 상황이었고, 미르재단 이사, 문화융성위원이었다는 사실 또한 알지 못했을 

뿐더러 당시에는 미르재단 이사직이 문제가 되던 시점도 아니었다고 했다. 사람 중심으

로 봤을 때 송혜진이 적격이라고 판단해 추천하게 되었다고 진술했다.26) 

인사협의서 발송 전 B은 김종덕 장관에게 송혜진을 최종 보고했고 장관은 ‘B국장이 직

접 만나보니 괜찮았다면 청와대 인사검증만 통과되면 그렇게 하라’는 지시를 받아 송혜

24) 김OO 면담보고(2018. 3. 5.)

25) B 진술조서(2018. 1. 5.)

26) 이OO 통화보고(18.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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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을 상위에 두도록 하기 위해 ‘가나다’ 순 지시를 했을 수는 있겠으나 자세히 기억은 나

지 않는다고 했다.27) 황OO은 사장 선임 과정 중 B이 ‘가나다’로 순서를 변경하라는 지시

를 한 바 있기는 하지만, 최종 인사협의서에는 1순위 송혜진, 2순위 유은선으로 직접 작

성해 청와대 인사수석실로 송부하였다고 진술했다.28) 

참고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김상률이 청와대 인사협의서에 후보자 순위를 변경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김상률 전 교문수석이 당시 미르재단 이사, 문화융

성위원이었던 송혜진과의 친분 등을 이유로 인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의 당위를 파악

하기 위해서는 김상률 전 교문수석의 조사가 필수이나 위원회의 한계상 조사를 하지는 

못하였다. 

제4절 조사 결과

1. 신청인과 블랙리스트와의 연관성

신청인은 남편 OOO의 한국작가회의 활동이 문제되어 국악방송 사장 선임에서 탈락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OOO이 소속된 한국작가회의는 “2010년 소고기 파동 시

국선언시 참여 단체”로 분류되어 예술정책과에서 관리되고는 있었으나 OOO은 문화예

술계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점, 정무수석실 행정관 김OO가 전화해 남편의 

이력을 문제 삼았다고는 하나 김OO는 이를 부인하고 있으며 별도의 신청인 주장을 뒷받

침할 근거가 없는 점, 인사 검증에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인사협의서에 올라갔던 점 등

을 종합하면 신청인이 블랙리스트와의 연관성으로 청와대 인사수석실의 인사검증 과정 

및 문체부의 선임과정에서 탈락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근거는 부족하다. 

27) B 2차 면담보고(2018. 3. 23.)

28) 황OO 면담보고(2018.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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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상률 교문수석, B 예술정책관의 개입 여부

김종덕 장관의 보고까지 마친 문체부 내부보고 순위와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보낸 인사

협의서의 후보자 순위가 바뀐 것은 사실이었다. 신청인은 송혜진이 교문수석 김상률과의 

친분으로 갑자기 후보자에 올랐고 김상률의 순위 변경 지시가 있었다고 의혹을 제기했으

나, 임OO는 순위 변경 지시를 직접 들은 바 없고 추정한 것을 신청인에게 전달했음이 확

인되었다. 또한 문체부 내부에서는 예술정책관 B이 개입되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B은 이OO PD의 추천으로 송혜진을 만나 김종덕 장관에게 직접 보고하였다고 했고 이

상흡 또한 송혜진을 B에게 추천했다고 진술한 것에 비추어, B이 후보자로서 송혜진을 추

천한 것만으로는 후보자 순위변경이나 신청인의 선임 탈락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인정할 근거는 부족하다. 다만, 김상률을 조사하지 못한 점과 사장 선임 과정의 공식적인 

서류가 남아있지 않은 한계가 있어 후보자 순위가 외압으로 변경되었는지에 대한 사실관

계는 파악할 수 없었다. 신청인의 주장과 언론 보도처럼 교문수석 김상률의 개입으로 송

혜진이 사장이 되었다면 이는 화이트리스트에 의한 피해 사례로 추정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조사는 위원회 조사 권한의 한계로 진행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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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2012년 서울변방연극제 개막작 ‘일어서는 
사람들’에 대한 국가기관의 사찰 의혹 사건

1. 의결주문

사건번호 2017공34[ 2012년 서울변방연극제 개막작 ‘일어서는 사람들’에 대한 국가

기관의 사찰 의혹 사건 ]에 대한 별지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한다.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가. 신청 취지

신청인은 2012년 ‘제14회 서울변방연극제’의 예술감독으로 활동하던 중, 같은 해 7. 

4. 놀이패 ‘신명’의 ‘일어서는 사람들’을 서울 광화문북측광장에서 공연하기 약 1주일 전

에 ‘청와대 경호실’로부터 ‘공연 내용, 수입 등’ 등에 대해 문의하는 전화를 2~3차례 받은 

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문화연대’ 등의 단체에 전화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면서 ‘공연 취소’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도와줄 것을 요청하였다.

신청인은 7. 4. 공연 당일 공연장에 사복 차림의 기관원이 공연장에 왔었던 것으로 추

정된다 하고, 이후 청와대에서 별다른 이야기는 없었으나 당시 공연을 준비하던 중에 예

기치 않은 전화를 청와대로부터 받아서 연극제 및 연극제에 참여한 예술가들이 창작 활

동에 심리적으로 위축되었다며, 당시 청와대에서 공연에 대한 사찰을 하였는지 여부 등

에 대해 규명하여 줄 것을 주요 취지로 위원회에 조사 신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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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진상규명한 사실의 요지

2012. 7. 4. 제14회 서울변방연극제 개막작 ‘일어서는 사람들’의 공연을 앞두고 당시 

대통령 경호처에서 신청인에게 전화를 해서 ‘공연 내용’과 ‘공연 수입’ 등을 문의한 이유

에 대해 대통령 경호처와 당시 전화를 한 업무담당자는 ‘광화문 북측광장은 경호구역은 

아니지만, 바로 인접한 구역’이기에, ‘경호임무의 대상이 되는 주요 인사들이 수시로 이

용하는 도로로 주변 지역의 상황에 대해 경호상 취약성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했다는 이

유로 전화했다고 답변했다.

또한 당시 경호담당자가 ‘청와대 경호실’이라고 소속 신분을 밝힌 데 이어 본인의 성명

과 이메일 주소까지 알려주면서 신청인에게 문의한 자료를 수령한 점 등을 비추어볼 때 

신청인이 의혹으로 제기하는 사찰이라고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붙임 : [2012년 서울변방연극제 개막작 ‘일어서는 사람들’에 대한 국가기관의 사찰 의

혹 사건]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사   건] 2017공34, 2012년 서울변방연극제 개막작 ‘일어서는 사람들’에 대한 국가기

관의 사찰 의혹 사건

[신청인] 임인자

제1절 조사 개요

1. 신청 취지

신청인 임인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연극인으로서 2005년부터 ‘서울변방연극

제’의 사무국장으로, 2010년부터는 예술감독으로서 활동했다. 2012년 신청인은 제14

회 서울변방연극제(기간 : 7. 4.~7. 20.)의 예술감독으로 활동하면서 놀이패 ‘신명’의 ‘일

어서는 사람들’을 연극제의 개막작으로 초청하였다. 연극 ‘일어서는 사람들’은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을 다룬 작품으로서, 1988년에 초연된 이래 계속 각색되어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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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 재공연 하게 된 ‘마당극’ 작품이다. 서울변방연극제에서의 공연은 2012. 7. 4. 광화

문북측광장에서 개막 공연으로 치러질 예정이었다.

개막 공연이 있기 며칠 전 ‘청와대 경호실’이라며 신청인의 휴대폰으로 ‘공연 내용에 

대해 문의’하는 전화가 와서 신청인은 매우 당황했고, 이후 또 전화가 왔기에 신청인은 

‘왜 이런 전화를 하는가’ 하고 따지고 나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문화연대’ 

등의 단체에 전화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면서 ‘공연 취소’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도와줄 것을 요청하였다.

공연이 있기 전 같은 경호실에서 또 전화가 와서 ‘공연 소득은 어떤지’ 등에 대해 문의

하였다. 신청인은 전화통화 후 놀이패 ‘신명’ 관계자에게 ‘청와대에서 전화가 왔었다’는 

사실을 알리고 ‘공연은 계속 할 것이며 무슨 일이 있을 경우 저항’하기로 이야기를 나누

고 공연을 진행하였다. 

7. 4. 공연 당일, 신청인은 ‘공연장에 사복 차림의 기관원이 공연장에 왔었던 것으로 추

정’된다 하고, 이후 ‘청와대에서 별다른 이야기는 없었다’고 했다. 

신청인은 당시 공연을 준비하던 중 예기치 않은 전화를 청와대로부터 받아서 연극제 

및 연극제에 참여한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에 심리적으로 위축되었다며, 당시 청와대에서 

공연에 대한 사찰을 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해 규명하여 줄 것을 주요 취지로 2017. 11. 

30. 위원회에 조사 신청하였다.

2. 조사개시의 근거와 목적

가. 조사개시의 근거

위원회는 본 건에 대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320호)｣ 제3조(기능), ｢문화예술계 블랙리스

트 진상조사를 위한 조사세칙｣ 제21조 등에 근거하여 2017. 10. 20. 제11차 전원위원회

에서 ‘조사개시결정’ 의결하였다. 

나. 조사 목적

2012. 6월말~7월경 ‘제14회 서울변방연극제’ 관계로 청와대 경호실에서 신청인에게 

전화를 하였는지 여부와 전화를 하였다면 그 이유와 목적 등을 조사하여 사찰 여부를 규

명,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책 등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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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조사 경과

1. 자료조사

연번 자료명 생산자/기관 생산일자 수집일자

1 연극 정치와 만나다 한겨레신문 2012. 7. 1. 2017. 10. 13.

2
연극 없는 연극, 정치 없는 정치

 - 제14회 서울변방연극제 팜플렛 사본

서울변방

연극제
2012. 2017. 10. 13.

3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2011. 9. 29. 2018. 3. 22.

4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2009. 10. 8. 2018. 3. 22.

5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대통령 경호처 2012. 2. 2. 2018. 3. 22.

6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 경호처 2012. 5. 1. 2018. 3. 22.

7 대통령 경호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 경호처 2015. 1. 6. 2018. 3. 22.

8 제14회 서울변방연극제 소개(신청인 이메일) 신청인 2012. 7. 3. 2018. 3. 26.

9
제14회 서울변방연극제 초청 아티스트 및 전 스탭 

여러분께 올리는 글(신청인 이메일)
신청인 2012. 7. 3. 2018. 3. 27.

10 제14회 서울변방연극제 행사계획서(서울시 제출) 신청인 2012. 6. 2018. 3. 27.

11 ‘일어서는 사람들’ 공연장 배치 도면 신청인 2012. 6. 2018. 3. 27.

12
광화문광장 시설사용 허가 알림(제14회 

변방연극제 개막작 공연)
서울특별시 2012. 6. 8. 2018. 3. 27.

13 광화문광장 시설사용 허가서 서울특별시 2012. 6. 8. 2018. 3. 27.

2. 신청인 등 진술조사

연번 진술인 사건관계 방식 일자

1 임인자 신청인 전화면담 2018. 3. 22.

2 정OO 당시 놀이패 신명 기획실장(현 대표) 전화면담 2018. 3. 22.

3 S 당시 청와대 경호관 서면 답변서 2018.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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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조사 내용

1. 기초 사실

가. 제14회 서울변방연극제 개요

서울변방연극제는 지난 1999년 봄 젊은 연극 연출가들이 중심이 되어 ‘새로운 무대언

어의 개발’, ‘예술과 사회의 접속’을 표방하며 사회성 강한 연극제를 연 데서 시작하였고, 

14회를 맞이하는 2012년에는 ‘연극 없는 연극, 정치 없는 정치’를 주제로 연극과 정치, 

연극과 사회의 관계와 쟁점들을 다루었다.1) 

프로그램 일정표는 아래 표와 같다.2)

[표-1] 제14회 서울변방연극제 프로그램 일정표

작품명 공연단체/ 연출가 일정 장소 예매

오월 마당굿 ‘일어서는 

사람들’

놀이패 신명

(박강의 연출)

7. 4(수) 오후6시

7. 5(목) 오후6시
광화문광장 무료

개막전 특별상영회

‘너의 현대 나의 현대’
조희경

7. 3(화) 오후8시

7. 8(일) 오후1시

연극실험실

혜화동1번지
무료

써클(a circle)
제니 사비지 &

제임스 타이슨

7. 4(수)

오후 5시~10시

연극실험실

혜화동1번지
무료

이야기 – 드라마 혹은 

미스테리*
조희경

7. 6(금) 오후8시

7. 7(토) 오후3시, 6시

연극실험실

혜화동1번지

전석

20,000원

움직이는 집*

(A Mobile House)
사카구치 교헤

7. 7(토)~8(일) 오후 아르코예술극장
무료

7. 10(월)~20(금) 전시 문래예술공장

기이한 마을버스 여행 – 

성북동*

서울괴담

(유영봉 연출)

7. 7(토) 오후7시~

8(일) 오후7시

성북동

(한성대입구역)
무료

new home* 차지량
7. 7(토) 오후8시

7. 14(토) 오후8시

인천아트플랫폼

C동 공연장

10,000원

5,000원

Three ways to Elis 전소정
7. 8(일) 오후5시~

7. 9(월) 오후8시

연극실험실

혜화동1번지

전석

5,000원

인터뷰 프로젝트 연작 

시리즈*
이현정

7. 10(화) ~ 12(목)

오후 6시~9시

연극실험실

혜화동1번지

전석

5,000원

공상의 뇌 2012*
장애인극단판 &

류세이오 류

7. 11(수)~12(목)

오후 8시

문래예술공장

박스씨어터
무료

- 서울변방연극제 공식초청작 (*)표시는 초연작품

1) 한겨레신문, ｢연극 정치와 만나다｣, 2012. 7. 1.

2) 『제14회 서울변방연극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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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놀이패 신명의 오월 마당굿 ‘일어서는 사람들’ 개요

1982년 창단된 놀이패 ‘신명’은 광주･전남지역을 기반으로 마당극과 전통연희를 중

심으로 정기공연과 전국 순회공연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주요 작품으로는 지역 마당극

의 효시인 ‘고구마’와 ‘안담살이 이야기’, ‘일어서는 사람들, ‘언젠가 봄날에…’ 등이 있으

며, 2015년 기준으로 총 40회의 정기공연을 제작 발표하였으며, 매 년 2~3개 이상의 마

당극을 새롭게 창작하고 있다.3)

특히 ‘일어서는 사람들’은 1988년 초연되고 1997년 개작하여 현재까지 공연 중인 신

명의 대표적인 레퍼토리로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광주 시민들이 피와 눈

물로 이룬 투쟁의 공동체, 희망과 평화의 공동체를 마당굿으로 형상화하여, 현대 사회의 

질곡과 과제를 조망한 작품이다. 제14회 서울변방연극제에서는 이 작품에 대해 ‘광주의 

5월 정신이 역동적인 춤과 노래, 재담을 통해 관통하고 있는’ 작품으로 ‘전투적 신명성과 

민중적 전형성, 그리고 맛깔스런 전라도 사투리 등은 전라도마당굿의 전형을 확보하였다

는 평’을 받았다고 설명하며 ‘포스트 마당극의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1997년의 작품이 

2012년 관객들과 다시 만난다’고 소개했다.4)

다. 광화문북측 광장의 위치 및 사용 절차

[그림-1] 서울 광화문광장의 북측광장과 중앙광장의 위치도

3) 놀이패 신명 인터넷 카페, http://cafe.daum.net/shinmyoung1982/Z3ka/4

4) 『제14회 서울변방연극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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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위한’ 목적으로 광화문광장의 사

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광장을 사용하기 위해 신청자는 사용

일 6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사용목적과 일시, 신청자의 주소와 성명, 사용인원 

등을 기재한 별도 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서울시에서는 검토 후 사

용허가 사항을 통지하게끔 되어 있다.

신청인은 2012년 서울변방연극제를 준비하면서 광화문광장 인터넷홈페이지

(http://plaza.seoul.go.kr/gwanghwamun)를 통해 신청하였고, 서울시로부터 사용

허가 통지를 받았고 일정 액의 사용료를 지불했다고 설명했다.

개막작 ‘일어서는 사람들’의 공연 장소인 광화문북측광장은 [그림-1]에 표기한 위치와 

같다.

라. 개막작 ‘일어서는 사람들’ 공연장 배치도면

[그림-2] ‘일어서는 사람들’ 공연장 배치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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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통령 경호처에서 신청인에게 전화를 한 경위

가. 신청인 진술 내용

신청인은 2012. 7. 4. 제14회 서울변방연극제 개막을 앞두고 ‘청와대 경호실’이라고 

밝힌 곳으로부터 한 번이 아닌 2~3회 전화를 받았으며, ‘청와대 경호실’이라고 기억하는 

이유는 전화를 건 상대방 측에서 먼저 소속을 밝혔고, 자신의 휴대폰에 찍힌 번호에도 일

반 유선전화 번호여서 청와대 경호실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의심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5)

신청인은 2017. 11. 30. 위원회 조사신청 시에는 사건 당시 대통령 경호처(신청인은 

‘청와대 경호실’로 표현)에서 전화를 한 담당직원에 대해 특정을 하지 못했으나, 당시 신

청인이 사용하던 인터넷 이메일의 과거 사용 내역을 검색하여 2012. 7. 3. 14:55에 ‘S 경

호관’의 이메일로 ‘2012년 서울변방연극제 소개자료’와 ‘일어서는 사람들 공연장 배치 

도면’, ‘행사계획서’, ‘광화문광장사용승인서’ 등을 첨부하여 송부한 내역이 있음을 확인

해주었다.6)

같은 날 08:59, 신청인은 위 S에게 이메일로 자료를 송부하기에 앞서 당시 서울변방연

극제에 참여한 예술가들 30여명에게 자신의 이메일을 통해 ‘제14회 서울변방연극제 초

청 아티스트 및 전 스탭 여러분께 올리는 글’이라는 제목으로 연극제 개막에 앞서 감사의 

인사와 안내 등의 내용을 발송하였다. 내용 중에는 ‘올해 개막작인 놀이패 신명 오월 마

당굿 <일어서는 사람들>은 (대외비공개입니다) 모 경호처에서 공연 내용을 보고하라고 

유선 연락을 지난 주에 받았습니다. 여기저기 상담한 결과 ’무대응‘해도 되는 건이라는 

결론을 내려서, 무응대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라고 기재하였다.7)

나. 대통령 경호처 담당직원 답변 내용

당시 신청인이 보낸 이메일을 수령한 S은 위원회 조사에서 본인이 당시 “청와대 외곽 

경호구역에 대한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었다며, 당시 신청인에게 전화를 하게 된 이유

5) ｢신청인 전화통화 결과보고｣, 2018. 3. 22.

6) ｢조사보고 - 신청인 추가 자료제출 보고｣, 2018. 3. 26.

7) ｢조사보고 - 신청인 추가 자료제출 보고｣, 2018.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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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귀하께서 공연하신 광화문 북측 광장은 경호구역은 아니지만, 바로 인접한 구역

이고, 이를 연하는 세종대로, 사직로, 율곡로는 경호임무의 대상이 되는 주요 인사들이 

수시로 이용하는 도로로 주변지역의 상황에 대해 경호상 취약성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했

습니다.”라고 답변했다.8)

3. 대통령 경호처의 전화통화 목적

가. 신청인의 의혹 제기 내용9)

신청인은 조사 신청서에 당시 청와대 경호실에서 “공연 내용에 대해” 물은 이후에 또 

다시 전화하여 “공연 소득은 어떤지 등에 대해 문의”하였기에, “변방연극제를 진행하며 

개인 수입이라는 것은 거의 없이 활동했기 때문에 수입이 거의 없다.”고 답변하였던 사실

을 기재했다.

2012. 7. 4. 공연 당일에는 소위 ‘사복’ 차림의 정부 기관원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공

연장에 왔었던 것으로 추정”했으나, 공연 당일은 물론 이후에도 “청와대에서 별다른 이

야기는 없었다”고 기재했다. 그럼에도 조사 신청한 이유에 대해 당시 자신의 핸드폰 정보

는 “서울시에 기재한 것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데, 청와대에서 어떻게 개인 핸드폰 번호

를 알았는지 의문스럽다.” 며 당시 청와대와 서울시에서 민간인에 대한 사찰을 목적으로 

개인의 정보를 공유한 것은 아닌지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념이나 성향 등의 내용으로 작

품을 판단하여, 예술가들의 작품에 대해 정보 보고되고 사찰되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통해 확인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나. 대통령 경호처 담당직원 답변 내용

위원회는 당시 광화문북측광장이 경호구역이었는지 대통령경호구역에 공문을 통해 

문의한 바, 경호처는 “경호구역은 아니나, 광화문 북측광장은 대통령 행차로(기동로) 상

의 중요한 목지점으로 동 장소의 집회에 대해서는 경호영향요소를 파악할 수밖에 었었

음.”이라 답변했다.10)

8) S, ｢답변서｣, 2018. 3. 30.

9) 임인자, 조사신청서, 2017. 11. 30.

10) 대통령경호처, ｢자료 및 사실확인 요청에 대한 답변｣, 2018.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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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신청인에게 전화를 하였던 위 S은 이와 관련하여 “첫째 공연내용관련 문의는, 공

연관련 인원과 참석 예상인원에 대한 파악을 통해 전체 인원규모를 파악, 기동로상 영향

유무를 판단하기 위함이었습니다.”고 했고, “둘째 공연소득 관련 문의는 상세보고를 위

한 내용파악 과정에서 일어난 부적절한 질문이었음을 인정합니다. 불필요한 오해와 불쾌

함을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차후에라도 동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전

파를 통해 삼가도록 하겠습니다.”고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면서 사과의 뜻을 전달했다.

또한 S은 “이러한 과정은 경호구역 인근의 행사에 대한 경호상 취약성 여부의 검토과

정이었을 뿐 다른 어떤 목적도 없었으며, 블랙리스트 문제와 전혀 무관함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며 “저의 불찰로 인하여 조금이라도 불쾌감을 드리고 누가 된 점을 깊이 사과

드립니다.”고 답했다.11)

다. 참고인 진술내용

현재 놀이패 ‘신명’의 대표를 맡고 있고, 2012년 서울변방연극제 공연에 참여했던 참

고인 정OO은 2012년 서울변방연극제 개막공연 참여과정에서 청와대 경호실 등 국가기

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 여부에 대한 질문에 “제가 직접 당시 그러한 전화를 받은 

기억은 없고, 다른 단원들을 일일이 확인해보지는 않았지만 단원 중에 그런 전화를 받은 

사람이 있다는 기억은 없다”고 답변했다.12)

4. 과거 광화문북측광장에서 서울변방연극제 공연 여부

가. 신청인 진술 내용

신청인은 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2012년 제14회 서울변방연극제 외에 과거에 광화문

북측광장에서 공연을 준비하던 중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 “2010년에 광

화문북측광장은 아니고 ‘이순신 동상’ 맞은편의 광장에서 ｢크리에이티브 바키｣와 ｢서울

변방연극제｣가 공동주최”하여 연극 공연을 한 적이 있고, 당시에는 청와대나 여타 정부

기관에서 공연 내용 등에 대해 문의한 적은 없다고 답변했다.13)

11) S, 위 답변서.

12) 참고인 전화통화 결과보고. 2018. 3. 22.

13) 신청인 전화통화 결과보고, 2018.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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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통령 경호처 담당직원 답변 내용

당시 신청인에게 전화를 하였던 위 S은 이와 관련하여 “광화문북측광장 외에도 경호구

역 인접지역(예 : 분수대광장, 경복궁 등)에서 행사가 있을 경우 필요에 따라 행사 관계자

와 사전에 전화통화를 하여 행사의 내용과 참석 예상인원 등을 파악”하기도 한다고 답변

했고, 그러한 경우에도 “청와대 경호실이라고 소속을 사전에 밝힌다”고 답변했다.14)

제4절 조사 결과

1. 진상규명 사실

신청인은 2012. 7. 4. 제14회 서울변방연극제 개막작의 공연을 앞두고 ‘청와대 경호

실’이라고 하는 곳으로부터 ‘공연 내용’과 ‘공연 수입’ 등을 문의하는 전화를 받은 후, 특

별히 전화를 할 이유가 없는 기관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기에 사전에 연극제

를 앞두고 정부 기관에서 사찰을 한 것은 아닌지 의혹 등을 제기하였다.

위원회는 신청인이 추가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대통령 경호처에 사실관계를 확인해

본 바, 당시 신청인에게 전화를 하여 문의 한 경호처 직원 S은 ‘청와대 외곽 경호구역에 

대한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었고, ‘광화문 북측광장은 경호구역은 아니지만, 바로 인접

한 구역’이기에, ‘경호임무의 대상이 되는 주요 인사들이 수시로 이용하는 도로로 주변 

지역의 상황에 대해 경호상 취약성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했다는 이유로 전화했다고 답

변했다.

신청인은 주요 인사에 대한 ‘경호’와 특별히 연관이 없는 ‘공연 내용’, 특히 ‘공연 수입’

에 대해 문의한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의혹을 갖고 있었다. 이에 대해 위 S은 공연 내용은 

‘참석 예상인원’에 대한 파악을 통해 ‘기동로상 영향 유무를 판단하기 위함’이라 답변하면

서, ‘공연 소득’ 관련 문의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질문이었기에 사과의 뜻을 표했다.

먼저 신청인이 제기한 사찰 의혹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당시 전화를 받을 때 상대방이 

‘청와대 경호실’이라고 소속 신분을 밝혔다 했고, 또한 2012. 7. 3. 14:55에 신청인이 S

14) ｢조사보고 – 참고인 전화통화 결과보고｣, 2018.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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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터넷 이메일로 ‘2012서울변방연극제 소개자료’, ‘일어서는 사람들 공연장 배치도

면’, ‘광화문광장 행사 계획서’, ‘광화문광장 사용승인서’ 등을 송부한 점 등을 보면 당시 

S이 이 신청인에게 자신의 소속과 신분, 인터넷 이메일을 알려주며 자료를 요청했기에 

신청인이 의혹으로 제기하는 사찰이라고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위와 같이 경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신청인과 같은 시민들을 상대로 문화

예술 행사의 취지나 이유, 목적 등을 문의하고 설명을 요구하는 데 있어 충분히 이해를 구

하지 못했던 정황은 있어 보이나, 당시 근무자가 ‘불찰’이 있었기에 사과의 뜻을 표하면

서 ‘내부 전파’를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며, 새 정부 들어서

도 ‘낮은 경호’를 표방하며 과거 정부와는 다른 경호 정책을 행하고 있기에 특별히 권고

할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의 성격

이 사건은 이명박 정권 시기에 발생한 사건이다. 2017. 9. 11. 국가정보원(이하 ‘국정

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2009. 2. 당시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취임 이후 ‘문화･연예계 내 

정부 비판세력을 퇴출’시키려 했다는 사실을 발표했다.15) 문화계 6명, 배우 8명, 영화감

독 52명, 방송인 8명, 가수 8명 등 퇴출 대상이었던 82명의 명단도 공개했다. 

위 보도 자료를 보면, 2009. 7. 당시 김OO 국정원 기조실장 주도로 ｢좌파 연예인 대응 

T/F(팀장 : 기조실장)｣를 구성, ‘정부 비판 연예인의 특정 프로그램 배제･퇴출 및 소속사 

대상 세무조사, 프로그램 편성 관계자의 인사조치 유도 등 全방위적으로 퇴출을 압박’하

였고, 2010. 10.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의 요청으로 국정원이 ‘촛불 집회 적극 가담 연

예인 A급 15명, 단순 동조자 B급 18명으로 구분, A급 연예인은 연예활동에 대한 실질적 

제제조치를 시행하고, B급은 계도 조치’라고 보고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이 사건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2010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보조금 지원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국회 부대의견’과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에 근거하여 보조금 교부 과정에서 ‘2008년도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소속 되었으나 실

제 불법 시위에는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음’과 ‘향후 불법 폭력시위 사실이 확인될 경

우 보조금 반환은 물론 관련된 일체의 책임’을 지겠다는 ‘확인서’를 요구한 사실이 확인

15) 국정원 개혁위,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 문건’ 및 ‘MB정부 시기의 ｢문화･연예계｣정부 비판세력 퇴

출 件’ 관련 조사결과 발표』, 2017.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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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지원금을 통해 문화예술인과 단체의 활동을 제어하겠다는 방침이 표면화되어 나

타난 것이다.

때문에 신청인이 2012. 7. 광화문 북측광장에서 위와 같은 공연을 하기 전 ‘청와대 경

호실’로부터 전화를 받고,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음으로써 스스로 ‘위축’감을 갖고, ‘공

연’을 못 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까지 갖게 되는 것은 당시 정치사회적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 할 수 있다.

또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는 대통령과 청와대, 정보기관, 행정부처와 산하기

관까지 동원되어 벌어진 국가 정책범죄로서 문화예술인 자신이 직접적인 피해를 당하지 

않더라도 그 확장성과 파급력으로 인해 문화예술인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함으로써 해당 

시기 정부의 정책에 순응하게끔 하는 국가폭력의 속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본 건 신청인의 경우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로 인해 문화예술

인과 단체들 상호간에 발생한 정신적･심리적 피해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함께 치

유하고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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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2015 ‘올해의 여성문화인상’ 
블랙리스트 배제 의혹 사건

1. 의결주문

사건번호 2017공38[2015 ‘올해의 여성문화인상’ 블랙리스트 배제 의혹 사건]에 대한 

별지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한다.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가. 신청 취지

신청인 임인자는 2015. 7.~9.경 서울연극협회(회장 박장렬) 측으로부터 신청인을 ㈔

여성･문화네트워크 주최 ‘2015 올해의 여성문화인상-신진여성문화인상 연극부문’ 후보

자로 추천한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이를 수락하였고, 당시 서울연극협회 측으로부터 위 

상의 ‘신진여성문화인상 연극부문’의 경우 대체로 서울연극협회 추천 후보자가 수상자가 

되어왔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그러나 2015년 연극부문 수상은 신청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하게 되었고, 신청인은 블랙리스트 작동에 따라 부당하게 위 시상에서 배제된 것

은 아닌지 진상을 알고자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에 조사신청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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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진상규명한 사실의 요지

이 사건 조사를 통해 블랙리스트 작동에 따른 신청인의 시상배제 여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는 못했으나, 이 사건 사업 구조상 수상자 선정과정에 문체부의 개입 혹은 관여

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고, 2015년 이 사건 사업 수상자 심사과정에서 심사

위원 간 소위 ‘진보인사’로 분류된 후보자에 대한 정보공유 및 선정 논의가 있었다는 참

고인 진술이 확인되는 등 신청인 등 당시 블랙리스트 대상이었던 후보자들이 이 사건 시

상에서 블랙리스트 작동에 의해 수상 탈락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판

단된다.

붙임 : [2015 ‘올해의 여성문화인상’ 블랙리스트 배제 의혹 사건]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사   건] 2017공38 2015 ‘올해의 여성문화인상’ 블랙리스트 배제 의혹 사건

[신청인] 임인자

제1절 사건 개요

1. 신청의 취지

신청인 임인자(이하 ‘신청인’)는 독립기획자이자 서울변방연극제 전(前) 예술감독으

로, 2015. 7.~9.경 서울연극협회(회장 박장렬) 측으로부터 신청인을 ㈔여성･문화네트

워크 주최 ‘2015 올해의 여성문화인상-신진여성문화인상 연극부문’ 후보자로 추천한다

는 사실을 전해 듣고 이를 수락하였고, 당시 서울연극협회 측으로부터 위 상의 ‘신진여성

문화인상 연극부문’의 경우 대체로 서울연극협회 추천 후보자가 수상자가 되어왔다는 이

야기를 전해 들었다. 그러나 2015년 연극부문 수상은 신청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하게 

되었고, 신청인은 블랙리스트 작동에 따라 부당하게 위 시상에서 배제된 것은 아닌지 진

상을 알고자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에 2017. 11. 30. 

조사신청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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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개시의 근거 및 목적

가. 조사개시의 근거 

본 건은『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

정(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320호)』제3조 등에 근거하여 조사개시의 필요성이 있어 

2018. 1. 5. 조사개시 결정되었다.

나. 조사의 목적(규명과제)

‘2015 올해의 여성문화인상’에서 블랙리스트 작동에 의한 신청인의 부당한 시상 배제

가 있었는지 규명이 필요하다. 

제2절 조사 경과 

1. 문건 등 자료조사

∙ 아래와 같이 모두 13건에 대하여 입수 및 검토함.

[표-1] 문건 등 자료조사 목록

연번 서명 입수일 비고

1
한국일보, 2016. 10. 12.자 “세월호 선언 등 9473명, 문화계 

블랙리스트 확인” 기사
2017. 8.

2 문체부 예술정책과 ｢리스트-’16.2.1.현재｣ 2017. 8.

3
문체부 예술정책과 오OO 작성 2014. 12. 22.자 ｢연극(12/22) - 

8명(통보)｣ 수기 명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02 

증거기록

4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김OO 작성 ‘150624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02 

증거기록

5
(사)여성문화네트워크 유슬기 발송 2017. 12. 27.자 이메일(수신: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
201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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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고인 등 대인조사

∙ 아래와 같이 모두 4인에 대하여 4회에 걸쳐 조사함.

[표-2] 참고인 등 대인조사 목록

연번 대상자 관계 제목

1 유OO (사) 여성문화네트워크 과장 유선면담 보고(2017. 12. 8.)

2 임인자 사건 신청인 진술조서(2018. 1. 23.)

3 오OO
문체부 예술정책과 사무관/서기관

(2012. 4.~2016. 8.)
진술조서(2018. 2. 7.)

4 이OO 이 사건 당시 문체부 문화여가정책과 사무관 유선면담 보고(2018. 4. 24.)

제3절 조사 내용

1. 기초 사실

가. 사단법인 여성문화네트워크

사단법인 여성문화네트워크(이하 ‘여성문화네트워크’)는 사회 속 다양한 여성문화를 

창달하여 양성평등 문화 확립에 기여하고 여성문화의 질적 향상에 대한 연구와 문화활동 

연번 서명 입수일 비고

6 2015 제8회 올해의 여성문화인상 포스터 2017. 12.

7 ‘2015 올해의 여성문화인상’ 후보신청접수 안내 2017. 12.

8
문체부 2015. 10. 2.자 보도자료 ‘2015 올해의 여성문화인상’에 

한복려 궁중음식연구원 원장 선정‘
2017. 12.

9 2015 제8회 올해의 여성문화인상 _ 전체 후보(분야별) 2017. 12.

10 2015 제8회 올해의 여성문화인상 _신진여성문화인 후보리스트 2017. 12.

11 20150924_심사위원회 회의록 2017. 12.

12
2015 올해의 여성문화인상 임인자 신청서 및 서울연극협회 후보 

추천서 각 1부
2017. 12.

13 문체부 예술정책과 오OO 사무관 작성 9,473명 명단 201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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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등을 목적으로 ㈜여성신문사가 주축이 되어 2009년 설립한 문체부 소관 비영리사

단법인1)2)이다. 문체부 등록 지정기부금단체로 전국에 4개 지회(경북, 구리, 성남, 안산)

가 있으며3), 2015. 6.부터 여성학자 박OO이 대표이사로 재임 중이다.

나. 여성문화네트워크 ‘올해의 여성문화인상’

‘올해의 여성문화인상’은 여성문화네트워크 주최, 여성신문사 주관, 문체부가 후원하

는 양성평등 문화사업으로, 우리나라 문화발전과 여성문화인의 창작환경 조성에 기여한 

우수 여성문화인 등을 발굴･포상함으로써 여성의 문화 활동을 격려하고 지원하기 위하

여 2008년부터 시행되었다.4)5)6) 위 상은 문체부장관 표창인 ‘올해의 여성문화인상’ 및 

‘여성문화예술인 후원상’을 비롯해, ‘신진 여성문화인상’, ‘문화예술특별상’, ‘청강문화

상’ 5개 부문으로 구성되고, 수상자는 매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문화 관련 단체, 공공

기관, 일반 시민으로부터 후보자 추천을 받아,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선정된다.7) 위 5개 부문 가운데 ‘신진 여성문화인상’은 ‘국내에서 3년 이상 

활동한 여성문화인으로 향후 활발한 활동을 통해 여성 문화예술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에게 부여되는 상으로, 2015년에는 공연예술, 시각예술, 출판･대

중예술, 문화기획, 문화지원 5가지 분야로 분류되어 시상8)되었고, 포상으로 ‘여성신문

사장상’ 및 상금 1백만원이 부여되었다.

신청인은 ‘2015 올해의 여성문화인상-공연예술’(이하 ‘이 사건 사업’) 분야에서 탈락

하였다고 하며 조사신청하였다. 

1) 문체부 홈페이지-비영리법인현황, 

http://www.mcst.go.kr/web/s_data/corporation/corpView.jsp?pSeq=2819

2) (사)여성문화네트워크 홈페이지-단체소개, http://www.networkwin.org/wp/?page_id=475

3) (사)여성문화네트워크 홈페이지-단체소개, http://www.networkwin.org/wp/?page_id=475

4) (사)여성문화네트워크 홈페이지-WIN 사업-2015 올해의 여성문화인상, 

http://www.networkwin.org/wp/?page_id=2420 

5) 문체부 2015. 10. 2.자 보도자료 ‘2015 올해의 여성문화인상’에 한복려 궁중음식연구원 원장 선정’

6) 2014.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는 등 사회환경 및 정책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2016.부터는 ‘올해의 양성평등문화상’으로 변경되어 진행되고 있다

7) 문체부 2015. 10. 2.자 보도자료 ‘2015 올해의 여성문화인상’에 한복려 궁중음식연구원 원장 선정’

8) 여성문화네트워크, ‘2015 올해의 여성문화인상 후보신청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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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인의 블랙리스트 등재사실

가.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Oh & KIM 수기 가필 문건｣,

특정 예술인 혹은 단체 이름을 컴퓨터로 작성한 후, 수기로 추가 예술인 혹은 단체를 가

필한 위 ｢Oh & KIM 수기 가필 문건｣에 ‘임인자(변방연극제 예술감독)’이 기재돼 있다. 

[그림-1]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Oh & KIM 수기 가필 문건｣

참고인 문체부 예술정책과 오OO 서기관은 위 ｢Oh & KIM 수기 가필 문건｣에 대해, 

원래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에서 가지고 있던 자료에 본인이 국정원 혹은 청와대에서 알

려준 추가명단을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김OO 사무관이 전달받아 부기한 것이라고 하

면서, 2015. 7.경 자신으로 블랙리스트 명단관리 창구가 단일화되면서 김OO 사무관에

게 위 문건을 달라고 해 복사하여 본인이 보관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9) 

나. 문체부 예술정책과 ｢리스트-’16.2.1.현재｣

문체부 예술정책과 ｢리스트-’16.2.1.현재｣ 문건 ‘6. 기존관리 리스트-149명’ 중 ‘연

극-35명’ 부분에 ‘⑧임인자(변방연극제)’가 기재돼 있다.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02 증거기록 497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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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문체부 예술정책과 ｢리스트-’16.2.1.현재｣

참고인 문체부 예술정책과 오OO 서기관은 2018. 2. 7. 위원회 조사에서, 청와대 교육

문화수석실(이하 ‘교문수석실’) 김OO 행정관으로부터 청와대 및 국정원에 지원사업의 

신청자명단을 보내기 전에 문체부 자체적으로 1차 확인하여 문제 있는 명단에 표시를 해

서 보내도록 지시받았고, 이에 1차 확인 작업을 위한 용도로 위 ｢리스트-’16.2.1.현재｣ 

문건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18. 2. 7.자 오OO 진술조서 39면).

한편, 김기춘 외 3인에 대한 제1심 형사판결 증거기록 중 특검의 오OO에 대한 2016. 

12. 27.자 제2회 진술조서에 의하면 위 문건 중 ‘6. 기존관리 리스트-149명’ 부분은, 

2015 문예진흥기금 사업 이외에 청와대에서 지원배제 대상으로 언급된 민예총, 작가회

의, 지역문화재단 등 인물이나 단체를 공연전통예술과 김OO 사무관 등이 보관하고 있던 

명단을 오OO이 받아 정리한 자료라고 진술한 내용10)이 확인된다.

다. 문체부 예술정책과 2014. 12. 22.자 ｢연극(12/22) - 8명(통보)｣ 수기 명단

문체부 예술정책과 2014. 12. 22.자 ‘｢연극(12/22) - 8명(통보)｣ 수기 명단’에 ‘-임인

자(서울변방연극제)’가 기재돼 있다.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02 증거기록 498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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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문체부 예술정책과 2014. 12. 22.자 ｢연극(12/22) - 8명(통보)｣ 수기 명단

김기춘 외 3인에 대한 제1심 형사판결 증거기록 중 오OO의 2017. 4. 12.자 증인신문 

녹취서에 의하면 참고인 오OO이 위 문건에 대해, 청와대 교문수석실 김OO 행정관이 불

러준 명단을 받아 적은 것이며, 위 명단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이OO 예술진흥본부장, 

장OO 창작지원부장, 류OO 국제교류부장에게 전달하여 심사과정에서 지원되지 않도록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내용11)이 확인된다.

라.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150624 리스트｣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150624 리스트｣에 ‘서울변방연극제(임인자)’가 기재돼 있다.

[그림-4]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150624 리스트｣

김기춘 외 3인에 대한 제1심 형사판결 공판기록 중 김OO에 대한 2017. 6. 5.자 증인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02 공판기록 140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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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녹취서에 의하면,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김OO 사무관이 위 문건에 대해, 청와대 

문체비서관실에서 문체부 예술정책과 오OO 사무관에게 보낸 배제대상자 명단을 본인

이 전달받아 업데이트하며 정리한 문건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내용12)이 확인된다. 위 문

건에는 총 126개 단체 및 인물이 도표에 기재돼 있다.

마. 문체부 예술정책과 오진숙 사무관 작성 9,473명 명단

한국일보는 2016. 10. 12. 보도에서, 청와대가 2015. 5. 1.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에 서명한 문화인 594명, 2014년 6월 ‘세월호 시국선언’에 참여한 문학인 

754명, 2012년 대선 시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에 참여한 예술인 6,517명, 2014년 서

울시장 선거 시 ‘박원순 후보 지지 선언’ 에 참여한 1,608명 등 총 9,473명의 예술인에 

대하여 검열 용도의 명단을 작성해 문체부로 내려보냈다고 보도하였다.13) 한편 위 ‘‘세

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 서명 문화인 594명 명단’14)에서 ‘임인자(연출)’이, ‘박

원순 후보 지지 선언(문화예술인 909인)’ 명단15)에서 ‘임인자(연극)’가 각 확인된다.

김기춘 외 3인 1심 형사판결 증거기록 중 특검의 문체부 예술정책과 사무관 오OO에 

대한 2016. 12. 27.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오OO이 위 9,473명 명단에 대하여 “2015. 

5.경16) 당시 김OO 청와대 행정관이 저에게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 세월호 

시국 선언,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 박원순 후보 지지 선언 등 카테고리를 지정해서 알려

주며, 인터넷에서 이 사람들 명단을 확인해서 장관한테 보고하고 교문수석실로 보내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통해 확인했더니 이 표에 있는 것처럼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

기 촉구 선언 594인, 세월호 시국선언 754인,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 6,517인, 박원순 

후보 지지 선언 1,608인 등 총 9,473인으로 확인이 되어 이 표로 작성했습니다”라고 진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02 공판기록 6453-6455면

13) “세월호 선언 등 9473명, 문화계 블랙리스트 확인”, <한국일보>, 2016. 10. 12. 04:40,

http://www.hankookilbo.com/v/0abb634242a64afca79799b09f8564f4

14)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 예술인 명단”, 한국일보, 2016. 10. 12.

http://www.hankookilbo.com/v/41c20368edff4c1f99096bd448561a3e

15) “박원순 후보지지 선언 예술인 명단”, 한국일보, 2016. 10. 12.

16) 입수 문건의 출력일자는 2015. 5. 7.로 표기되어 있으나, ｢문화예술분야 지원사업 관련 현안｣(’15. 

5. 11.)문건에서 ‘’15.4월 현재 9,473건’이라는 표현이 확인되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

102 2017. 4. 12. 오OO 증인신문 녹취서에서 오OO이 9,473명의 확인 시기가 4월이라고 한 진

술 내용이 확인되기도 하여(조사기록 제289쪽), 9,473명에 대한 최초 파악시기는 5월이 아닌 4월

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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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한 내용이 확인된다. 이어 오OO은 자신이 작성한 위 문건을 김OO 국장이 김종덕 장

관에게 보고하였고, 보고 후 자신이 메일로 김OO 행정관에게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

다.17) 위 증거기록 중 특검의 문체부 예술정책관 김OO에 대한 2016. 12. 19.자 진술조

서에서 김OO 역시 오OO과 같은 내용을 진술한 사실18)이 확인된다. 

3. 이 사건 사업에서의 블랙리스트 작동 여부

가. 신청인의 이 사건 사업 수상후보자 접수 및 탈락 사실

(1) 여성문화네트워크 ‘2015 제8회 올해의 여성문화인상_전체후보(분야별)’

여성문화네트워크 ‘2015 제8회 올해의 여성문화인상_전체후보(분야별)’ 문건에 의하

면, 2015 올해의 여성문화인상의 ‘공연’, ‘국악’, ‘기획’ 등 19개 분야 총 250인의 후보자 

접수명단이 기재돼 있고, 이 중 ‘연극(10)’ 부분에 ‘임인자’가 기재돼 있다.

[그림-5] 여성문화네트워크 ‘2015 제8회 올해의 여성문화인상_전체후보(분야별)’

(2) 여성문화네트워크 ‘2015 제8회 올해의 여성문화인상_신진여성문화인 후보리스트’

여성문화네트워크 ‘2015 제8회 올해의 여성문화인상_신진여성문화인 후보리스트’

에는 ‘신진여성문화인상’ 최종후보에 오른 24인 명단이 기재돼 있고, 이 중 신청인은 기

재돼 있지 않다.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02 증거기록 4973-4974면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02 증거기록 1313-13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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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성문화네트워크 2015. 9. 24.자 ‘2015 올해의 여성문화인상 심사회의록’

여성문화네트워크 2015. 9. 24.자 ‘2015 올해의 여성문화인상 심사회의록’에는, 참

석자 명단으로 ‘김OO 심사위원장/전 여성가족부 장관’, ‘박OO 심사위원/전 영상물등

급위원회 위원장’, ‘서OO 심사위원/WIN 문화포럼 대표’, ‘조OO 심사위원/단국대학교 

예술대학 교수’, ‘이OO 심사위원/청강문화사업대학교 기획실장’, ‘박OO (사)여성문화

네트워크 대표’, ‘김OO 여성신문사 대표’, ‘이OO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정책과 사무

관’, ‘차OO 여성신문사 전무’, ‘김OO 여성신문사 사업국 과장’ 10인의 명단이 기재돼 

있다.

[그림-6] 여성문화네트워크 2015. 9. 24.자 ‘2015 올해의 여성문화인상 심사회의록’ 1

위 문건 ‘3. 올해의 여성문화인상 후보 소개’ 부분에는 ‘18개 분야의 총 195명의 후

보’, ‘1차 예비심사 결과 총 53명의 후보’, ‘신진여성문화인상 24건’ 등 내용이 기재돼 있

다. 한편 ‘신진여성문화인상’ 선정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기재사항이 확인되지 않고, ‘올

해의 여성문화인상’ 선정과 관련해서는 ‘여성문화인상 너무 연륜있는 분은 제외하고, 상

을 역량있게 발휘할 수 있는 분으로(이OO 문체부 사무관)’, ‘연극분야의 세 후보(손숙, 

박정자, 김성녀)는 누가 받아도 무난하다(김OO 대표)’ 등 일부 심사위원 발언내용이 확

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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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 여성문화네트워크 2015. 9. 24.자 ‘2015 올해의 여성문화인상 심사회의록’ 2

(4) 여성문화네트워크 홈페이지 게시 ‘2015 제8회 올해의 여성문화인상’

여성문화네트워크 홈페이지 ‘2015 제8회 올해의 여성문화인상’ 게시물19)에 의하면, 

‘2015 올해의 여성문화인상-신진여성문화인상 공연예술’ 부문에 ‘극단 늘품’ 대표인 천

은영 극작가가 수상한 사실이 확인된다.

19) http://www.networkwin.org/?page_id=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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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8] 여성문화네트워크 홈페이지 게시 ‘2015 제8회 올해의 여성문화인상’ 중 ‘신진여성문화

인상-공연예술’ 부분

나. 이 사건 수상자 선정 과정에서의 블랙리스트 작동 여부

(1) 참고인 유OO의 진술(2017. 12. 8.자 유OO 유선면담 보고)

참고인 유OO는 여성문화네트워크 사무국 과장으로, 2017. 12. 8. 위원회 유선면담

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 여성문화네트워크는 여성신문사가 주축이 되어 설립한 문화전문 사단법인으로, 

여성신문사와 여성문화 창달, 여성인력 네트워크 구축 등 취지･목표는 유사하나 

여성신문사가 영리법인인데 반해 여성문화네트워크는 비영리･공익 목적 사업을 

수행하고자 설립된 것이다.

- ‘올해의 여성문화인상’ 재원은 크게 여성문화네트워크 및 여성신문사의 자부담, 

문화예술인들의 후원금, 문체부 후원금 3가지로 구성되며, 문체부는 수상부문 중 

문체부 표창에 관련된 상금비용 및 시상에 필요한 일부비용을 후원해주고, 보도

자료 작성･배포, 행사장소 대관 등 행사진행 관련한 협조를 해주고 있다.

- 이 사건 사업 심사위원 선정은, 여성문화네트워크 사무국에서 각계각층 20인 정

도의 리스트를 취합하고, 문체부가 보유하고 있는 심사위원, 자문단 등으로 리스

트를 보완한 뒤, 문체부 문화여가정책과(현재는 ‘문화인문정신정책과’로 변경)과 

협의를 거쳐 결정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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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사업 심사는 최종 5-10인의 심사위원(교수, 각 분야 문화계 현장인(소설

가, 영화감독 등) 등으로 구성)이 각 후보자들의 문화예술 활동실적, 중복수상 여

부, 상금 필요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 판단을 통해 점수평가로 수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2) 참고인 유OO 발송 2017. 12. 27.자 이메일

참고인 유OO가 2017. 12. 27. 위원회에 발송한 이메일에는, “저희가 진행하는 여성

문화인상 시상식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후원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신진여성문화인상

은 저희 단체에 파생된 <WIN문화포럼>에서(민간기관) 100% 상금후원을 받아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WIN문화포럼은 일반 여성들의 문화교류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1년에 

한번 신진여성문화인들의 성장과 격려를 위해 후원금을 모아 시상합니다. 이에 문화체육

관광부에서는 신진여성문화인상 선발에 크게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정위원단에서

도 신진여성문화인상은 신진여성문화인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최대한 많은 인원을 시

상하려하고 있으며, 역대 수상자인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점차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

다. 신진여성문화인상은 이처럼 민간단체에서 100% 자부담을 가지고 진행하는 사항이

기 때문에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블랙리스트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수상자들은 자

신의 경력 및 업적사항들을 토대로 심사를 진행하며 심사위원들은 지역별, 분야별(각 분

야별) 등 여러 사항 고려하여 만장일치로 선발하고 있습니다”라고 기재돼 있다.

[그림-9] 참고인 유OO 발송 2017. 12. 27.자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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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고인 이OO의 진술(2018. 4. 24.) 

참고인 이OO는 이 사건 사업 당시 문체부 문화여가정책과 사무관으로 이 사건 사업 

2015. 9. 24.자 최종심사에 참여(본 보고서 8면, ‘(3) 여성문화네트워크 2015. 9. 24.자 

‘2015 올해의 여성문화인상 심사회의록’’ 중 ‘참석자’ 명단 참조)한 자이다.

참고인 이OO는 2018. 4. 24. 위원회 유선면담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

였다.

- 여성문화네트워크는 여성신문사에서 만든 법인으로, 이 사건 사업에 문체부가 후

원하고 일부 상을 표창하기는 하지만, 사실상 여성신문사에서 주도적으로 심사위

원 선정 등 행사를 진행한다.

- 여성신문사, 여성문화네트워크 측에서 수상계획 및 후원요청을 해와 2008.부터 

문체부가 이 사건 사업에 후원하고 있다. 그러나 문체부가 사업의 구체적 진행과

정에 관여하지는 않으며, 큰 틀에서 사업 방향에 맞는 수상분야나 자격요건 등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다.

- 이 사건 사업 심사 참여 당시 배제리스트를 전달받거나, 배제지시를 받는 등 직접

적인 블랙리스트 특이사안은 없었으나, 당시 정부 분위기상 잡음이 생길만한 사

람이 선정될 경우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심사위원 참여를 한 것은 맞다. 그러나 심

사과정에서 문체부 관련자가 특별히 관여할 만한 분위기가 아니었고, 오히려 심

사위원들 자체적으로 소위 문제 소지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알아

서 걸러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가령, 당시 류승완 영화감독 부인인 강혜정 외유

내강 영화사 대표가 수상후보에 올랐었는데, ‘류승완 감독이 소위 진보인사로 분

류된다’, ‘그 부인이 후보로 올랐다’는 등 심사위원들끼리 정보를 공유하고 논의

했던 기억이 있다20).

20) 여성문화네트워크 ‘2015 제8회 올해의 여성문화인상_전체후보(분야별)’ 문건에 의하면, 2015 올

해의 여성문화인상 ‘영화(20)’ 부분에 ‘영화제작자 강혜정(만 44세)’이 후보에 오른 사실이 확인되

고, 여성문화네트워크 홈페이지 게시 ‘2015 제8회 올해의 여성문화인상’(http://www.network

win.org/wp/?page_id=2420)에 의하면, 강혜정 외유내강 대표는 ‘2015 올해의 여성문화인상’

에 선정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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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조사 결과

1. 진상규명 사실

가. 신청인의 블랙리스트 등재 사실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Oh & KIM 수기 가필 문건｣, 문체부 예술정책과 ｢리스트

-’16.2.1.현재｣, 문체부 예술정책과 2014. 12. 22.자 ｢연극(12/22) - 8명(통보)｣ 수기 

명단,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150624 리스트｣, 문체부 예술정책과 오OO 사무관 작성 

9,473명 명단, 김기춘 외 3인에 대한 제1심 형사판결 증거기록 중 특검의 오진숙에 대한 

2016. 12. 27.자 제2회 진술조서 각 기재내용과 참고인 오OO의 진술을 종합하면, 신청

인은 청와대 배제 지시에 따라 문체부 예술정책과 및 공연전통예술과 등의 블랙리스트 

명단에 포함되어 관리되었으며, 신청인의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 ‘박원순 

후보 지지 선언’ 등 참여전력이 위 블랙리스트 등재사유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이 사건 사업의 신청인 후보자 접수 및 수상 탈락 사실

여성문화네트워크 ‘2015 제8회 올해의 여성문화인상_전체후보(분야별)’, 여성문화

네트워크 ‘2015 제8회 올해의 여성문화인상_신진여성문화인 후보리스트’, 여성문화네

트워크 홈페이지 게시 ‘2015 제8회 올해의 여성문화인상’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신청인

은 ‘2015 제8회 올해의 여성문화인상’의 ‘연극’ 부문 후보자로 접수됐으나, ‘신진여성문

화인상’ 최종후보에 오르지 못했고, ‘2015 신진여성문화인상 공연예술’ 부문은 ‘극단 늘

품’ 대표 천은영 극작가가 수상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과 쟁점

이 사건 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 및 참고인 진술 등에 의해서는 이 사건 사업에서의 신

청인에 대한 블랙리스트 배제 지시 혹은 작동에 대한 정황은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이 사건 조사를 통해, 문체부가 이 사건 사업 재원 일부를 후원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사업 심사위원 선정은 문체부 협의를 거쳐 이뤄진다는 사실 등이 확인된 바, 이 사건 

사업 구조상 수상자 선정과정에 문체부의 개입 혹은 관여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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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한편, 2015년 이 사건 사업 수상자 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 간 소위 ‘진보인사’로 

분류된 후보자에 대한 정보공유 및 선정 논의가 있었다는 참고인 이OO 진술에 비추어볼 

때, 신청인을 포함해 당시 블랙리스트 대상이었던 후보자들이 이 사건 사업에서 블랙리

스트 작동에 의해 탈락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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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미디어 홍보 공공입찰

제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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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뉴미디어 홍보 공공입찰 제한 사건

1. 의결주문

사건번호 2017예1[뉴미디어 홍보 공공입찰 제한 사건]에 대한 별지 ‘진상조사결과

보고서’ 채택을 의결한다.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가. 신청 취지

신청인은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정책공감 뉴미디어 홍보 대행 사업과 

관련하여 정치 성향을 이유로 문체부가 홍보업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입찰에 제한을 

두어 사업 영위가 힘들어져서 폐업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진상조사를 신

청하였다.

나. 진상규명한 사실의 요지

(1) “청와대측이 김은경 대표의 페이스북 글을 보고,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 홍

보 자문위원으로 선정된 인물임을 알게 되어 용역사업 업체로 부적당하다는 통보

를 받았다.”라는 취지의 문체부 온라인소통과장 김OO을 비롯한 다수의 참고인 진

술로 볼 때 박근혜 정권 청와대 비서실과 문화체육관광부 담당자들이 신청인 및 신

청인 업체 직원의 정치적 성향이나 SNS 게시글의 정치적 내용을 문제삼아 공공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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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자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사실로 판단된다.

(2) “청와대의 요구로 2014년 1월, 국민소통실 전체의 외주 용역업체 선정 과정 및 업

체 현황에 대한 자료를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실에 제출하였고 온라인소통과의 경

우, 외주 업체 및 문화융성 온라인 참여프로그램의 사업자 선정 경위, 심사위원 명

단을 제출하였다.”라는 취지의 김OO 진술과 온라인소통과 사무관 정OO, 이OO

의 진술 등으로 볼 때, 당시 청와대가 외주 용역업체 현황자료를 수집한 것은 사실

로 판단된다. 단, 블랙리스트를 작성 관리, 시행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뒷받침하는 

자료가 부족하다. 

(3) 신청인과 ㈜더혜윰 직원들의 페이스북 글을 살펴보면 몇 줄의 정치적 견해와 감정 

표현이 전부이다. 이를 사유로 신청인과 신청인의 업체를 공공입찰 부적격업체로 

선정하여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청와대와 문체부 등 국가기관이 개인의 표현의 자

유를 침해하고 영업을 방해한 행위이다. 

(4) 신청인이 계약했던 KT 사보 발간이 2014년 여름경부터 폐간된 사실은 KT 자체의 

판단으로 보이며, 신청인의 정치적 성향이나 청와대 등 외부의 외압과의 연관성을 

찾을 수 없다. 

붙임 : [뉴미디어 홍보 공공입찰 제한 사건]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사   건] 2017예1, 뉴미디어 홍보 공공입찰 제한 사건

[신청인] 김은경

제1절 조사 개요

1. 신청인 취지

신청인은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로 함) 정책공감 뉴미디어 사업 홍보 

대행 사업을 수주하여 운영하던 중, 정치 성향을 이유로 문체부가 홍보업계 블랙리스트

를 작성하여 입찰 사업에 제한을 두어 2015년도 입찰을 포기하였고 결국 사업 영위가 힘

들어져서 폐업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은 ‘뉴미디어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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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블랙리스트 의혹’, ‘더혜윰 입찰 탈락 지시 및 심사과정 의혹’, ‘각 정부부처 온라인

대변인 모임에서 뉴미디어 홍보 대행업체 블랙리스트 공유 유무’에 대하여 진상규명을 

요청하였다.

2. 조사개시의 근거와 목적

가. 조사개시의 근거

위 사건은 2017년 11월 3일 ｢13차 전원위원회｣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

사를 위한 조사세칙｣ 제21조(조사개시결정 등) 제2항 2호(조사개시)에 따라, 조사개시

를 결정하였다.

나. 조사 목적

신청인의 신청취지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과제를 조사하여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조사 

목적이다. 

(1) 신청인의 정치적 성향을 이유로 문체부 및 청와대 등이 신청인에게 2015년도 문체부 

정책공감 블로그 운영사업 입찰참여를 제한하였는지 여부

(2) 정부부처 온라인대변인 모임에서 뉴미디어 홍보대행업체에 대한 블랙리스트가 작성 

또는 공유되었는지 여부

(3) 신청인이 KT로부터 계약을 수주해 발간하던 KT사보가 2014년 여름호부터 폐간된 

사실이 신청인의 정치적 성향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

제2절 조사 경과

1. 문건 등 자료조사

가. 문체부 등 기관 제출 및 입수 자료

아래와 같이 모두 36건의 문건 및 자료를 입수하여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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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입수자료 목록

연번 기록명 작성자 등 입수일 비고

1 업무 인계･인수서(2014. 3.21.) 문체부(온라인소통과) 2017.10.30.

2 2013 ∼2016년도 년도 온라인대변인 회의 

현황
위 같음 위 같음

3
중앙행정기관 온라인대변인 명단

(2013. 4.30.)
위 같음 위 같음

4
중앙행정기관 온라인대변인 명단

(2015.10. 5.)
위 같음 위 같음

5
중앙행정기관 온라인대변인 명단

(2016. 7. 8.)
위 같음 위 같음

6
중앙행정기관 온라인대변인 명단

(2017.10.)
위 같음 위 같음

7
블로그 업체 심사위원 명단 

(2013~2016)
위 같음 위 같음

8
여가부 온라인 홍보제고를 위한 컨설팅 입찰

(캡쳐) 자료
나라장터 2017.11. 6.

9 문체부 정책공감 관련 입찰(캡처) 자료 나라장터 위 같음

10 조윤선 전 장관 페이스북 폐쇄 등 자료 위 같음 페이스북

1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특별전(2013.11.11.) 뉴스와이어 위 같음
이OO

문자 관련

12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특별전

조윤선 여가부장관 참석(2013.11.12.)
뉴시스 위 같음

이OO

문자 관련

13 관련 공무원 및 관련자 인사자료 위 같음
나루망 및

 인터넷

14 온대끼리 기사 자료(2011.12.19.) THEPR 위 같음

15 문체부 정책공감 블로그 자료(2009. 1.20.) 문체부 위 같음 보도자료

16 일반용역(들썩들썩)계약서(2013. 9.10.) 문체부(운영지원과) 2017. 2. 9. 나무온 관련

17
문화융성 온라인 참여프로그램 협조공문

(2013.12. 2.)
문체부(온라인소통과) 위 같음 나무온 관련

18
모바일 콘텐츠 제작비용지급요청 공문 

(2013. 5. 1.)
위 같음 위 같음 더혜윰 관련

19
정책연구용역 완료에 따른 비용 지급공문

(2012.11. 8.)
위 같음 위 같음 더혜윰 관련

20 용역계약(들썩들썩)추진(2014.10. 6.) 위 같음 위 같음
쥬스컴퍼니 

관련

21 일반용역(정책공감)계약서(2013.12.26.) 위 같음 위 같음 더혜윰 관련

22 정책연구용역 심의결과(2014. 9.25.) 온라인소통과 위 같음
수의계약 

관련

23 2014~2016 외주용역업체 현황자료 온라인소통과 2017.12.12. 나무온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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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참고인 등 임의 제출 자료

아래와 같이 모두 15건의 신청인 및 참고인 임의제출 자료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표-2] 참고인 제출 자료 목록

연번 기록명 작성자 등 입수일 비고

24
배신이 낳은 폭로와 자살. 충북판 ‘더러운 

공천전쟁’(2012.10.26.)
한겨레 2017.12.29. 허민규 관련

25
반기문 총장님과 함께한 내 생애 최고의 20일 

(2017. 2. 4.)
허민규블로그 위 같음 위 같음

26 김묘은 대표 페이스북 자료(2013.12.경) 페이스북 2018. 1. 3.
들썩들썩 

관련

27 정책공감 용역 입찰공고(2008, 2012, 2015) 나라장터 2018. 1. 4.

28
대한민국정부 관보 

제17608호(2011.10.10.)
행안부 위 같음

온라인

대변인

29 온라인대변인 관련 사진(2014. 3. 1.) 페이스북 위 같음
온라인

대변인

30 ON대끼리 화면 자료(2017.12. 2018. 1.) 온라인소통과 위 같음

31
최민희 ‘청와대 퇴직자 13명 ’취업제한기관‘ 

낙하산 재취업(2015.10.22.)
경향신문 2018. 1. 8.

32
‘최순실-청와대 연결고리’의혹-김한수 

행정관은 누구? (2016.10.27.)
JTBC 2018. 1.10.

33
2016년 여가부 온라인 홍보 운영 위탁

( 2016. 1. 3)
나라장터  위 같음

34 
민정수석 청와대비서관 도대체 워 하는 

자리인고?
조선닷컴  위 같음

35 팔닭회･上成下高.(2013. 3. 1.) 매일경제 2018. 1.16.

36
김기춘 등 3인 1심공판 기록, 제25권, 

수사보고 14233-24240쪽
법원 2018. 1.18

37
대기업부터 공공기관까지..디지털매거진 확산 

(2014.11.17.)
ZD넷 코리아 2018. 1.22

38 ‘종이사보 안녕’(2016.10. 5).. 디지털타임즈 2018. 1.22

연번 기록명 제출자 입수일 비고

1
조윤선 수행비서와 이OO 문자메세지

(2013. 1.12., 11.13., 11.21.)
이OO

2017.10.28.

2017.11. 6.
진술서 첨부 

2
이OO과 임OO 문자 메시지

(캡처, 2016.11. 3.)

김은경

이OO

2017. 9.14.

2017.10.28.
진술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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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고인 등 대인 조사 

아래와 같이 모두 16인에 대하여 24회에 걸쳐 대인 조사를 진행하였다.

[표-3] 대인 조사자 목록

연번 기록명 제출자 입수일 비고

3 감사원 제보 문자통보(2016. 5.20.) 이OO 2017.10.28. 진술서 첨부 

4
이OO과 백OO 문자 메시지

(2013.11.12., 11.26.)
이OO 위 같음 진술서 첨부 

5
허OO 전화 송신 사실 확인 캡처

(2017.10.26.)
김은경 2017.11. 6. 진술서 첨부 

6

2013년 여성가족부 정OO 홍보전문관과 

이OO 문자메세지

(2013.11.21., 11.25., 11.28.)

이OO 위 같음
페북관리

 지시

7
조윤선 페이스북 관리자 계정 역할 삭제 관련 

이메일(2016. 5.13.)
이OO 위 같음

페북 관리 계정 

소유

8
여성가족부 제안서 제출관련 이메일

(2013. 3.19.)
이OO 위 같음

9
2014 여성가족부 온라인 홍보효과 제고를 한 

컨설팅 위탁사업 제안서(2013. 3.19.)
이OO 위 같음

퍼플프렌즈 생산 

제안서

10
여성가족부 포털사이트 노출 개선 결과 

보고(2013.12.26)
이OO 위 같음

퍼플프렌즈 생산 

보고서

11
감사원 제보내용과 제보처리현황 이미지 캡처 

자료(2016. 3.21.~ 5.20.)
이OO 2017.11. 9. 접수 및 종결

12
이OO과 윤OO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2017.11. 8.)
이OO 위 같음

여가부

백현석 관련

13
온라인 이슈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안

(2013. 8.)
이OO 위 같음 여가부

14
소명서 ‘총리실 감사관 제출문서’

(2014.11.18.)
김OO 2017.11.28.

15
더혜윰 직원 과거 페이스북 캡처

(2012.12.)
김은경 2018. 1.15.

연번 대상자 관계 제목

1 김은경 신청인 진술조서(2017. 9.27.)

2 이OO 참고인(전 OOOOO 직원) 이메일 서면진술(2017.10.24.)

3 이OO 위 같음 진술조서(2017.10.28.)

4 조OO 참고인(KT팀장) 면담조사(2017.11. 1.)

5 OOO 참고인(당시, OOOOO 직원) 서면진술(2017.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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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대상자 관계 제목

6 김은경 신청인(당시, 더혜윰 대표) 전화면담(2017.11. 9.)

7 김은경 신청인(당시, 더혜윰 대표) 전화면담(2017.11.13)

8 정OO
참고인(당시, 문체부 온라인소통과 사무관. 

현, OO 직원)
전화면담(2017.11.16.) 

9 안OO 참고인(당시. 온라인소통과 과장. 현, 동일) 진술조서(2017.11.21.)

10 김OO
참고인(당시, 온라인소통과 과장. 현, 헝가리 

문화원장)
이메일서면진술(2017.11.21.)

11 김OO 위 같음 이메일서면진술(2017.11.22.)

12 김OO 위 같음 이메일서면진술(2017.11.23.)

13 김OO
참고인(당시, 산림청 온라인대변인.

현, 문체부 뉴미디어소통과)
전화면담(2017.11.27.)

14 오OO
참고인(당시, 문체부 온라인대변인. 

현, 문체부 홍보담당관)
전화면담(2017.11.27.)

15 이OO 참고인 (당시, 금융위 온라인대변인. 현, 동일) 전화면담(2017.11.28.)

16 정OO
참고인 (당시, 행안부 온라인대변인. 

현, 휴직중)
전화면담(2017.11.28.)

17 이OO
참고인(당시, 문체부 온라인소통과 사무관. 

현, 동일)
진술조서(2017.11.28.)

18 박OO
참고인(당시, 문체부 홍보정책관. 

현, 국민소통실장)
전화면담(2017.11.28.)

19 OOO 참고인(전 더혜윰 직원) 이메일서면진술(2017.11.30.)

20 박OO
참고인(당시, 청와대 국정홍보실 행정관. 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조직위 본부장)
진술조서(2017.12. 1.)

21 백OO
참고인(당시, 청와대 국정홍보실 비서관. 전, 

KISA원장)
전화면담(2017.12. 4.)

22 정OO
참고인(당시 문체부 온라인소통과 사무관. 현, 

OO 직원)
전화면담(2017. 2. 8.)

23 김OO 참고인(전 OOO 공동대표) 전화면담(2018. 1. 3.)

24 OOO 참고인 문자(2018.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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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조사 내용

1. 기초 사실

가. ‘정책공감 블로그 사업’ 개요

신청인 김은경(이하 신청인)이 대표로 있었던 ㈜더혜윰이 2013년 12월 수주1)하고 

2014년 1월부터 1년간 운영하였던 문체부 정책공감 뉴미디어 사업은 정부대표SNS 운

영매체 중 ‘대한민국 정부대표 블로그 정책공감2)’에 관한 것이다. 정식명칭은 ‘정책공감 

블로그 사업3)’이며 2008년 9월 1일 공식 시작4)되었다. 이 사업은 매년 10월경 문체부

가 ‘정책 공감’ 블로그 사업 제안 요청서(과업지시서)를 작성하여 조달청을 통해 경쟁 입

찰 방식으로 운영자를 선정하게 된다. 

블로그는 ‘네이버’, ‘다음’에 개설되어 있는데, 정책관련 기사형 콘텐츠 작성사업이 핵

심이며 기술, 가격 평가를 통해서, 조달청이 우선 협상당사자를 선정해주면(1순위, 2순

위) 협상을 통해서 선정한다.5) 

한편, 2015년(2014년 10월 발주)에 운영되는 ‘정책 공감’ 블로그 사업 제안 요청서

(과업지시서) 부터는 ‘콘텐츠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부서의 최종감수를 거친 콘텐츠만 

인정하고..’라는 내용이 박근혜정부에서 새롭게 추가되었다6).

‘정책공감 블로그 사업’은 2010년∼2011년 ㈜OOOO그룹, 2012년 주식회사 

OOOO, 2013년 ㈜OOOOO7) 등이 사업자로 선정되었고, 2014~2016년은 아래와 

같다.

1) 문체부, 나루망 자료 입수보고, 일반용역계약서(최종) 계약일자, 2013.12.26. 조사편철기록(이하 

조사기록) 546쪽

2) 온라인소통과, 업무 인계･인수서, 2014. 3.21. 77쪽

3) 문화체육관광부,‘정책 공감’ 블로그 사업 제안 요청서, 2008.10∼2015.10. 조사기록 267∼344쪽 

4)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100만 돌파, 2009. 1.20. 조사기록 155쪽

5) 안OO 진술조서, 2017.11.21. 조사기록 470쪽

6) 조사기록 308쪽

7) 뉴미디어 홍보 공공입찰 제한 사건 자료입수 보고, 2017.11. 6. 조사기록 121∼1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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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정책공감 블로그 매체 운영 현황(’14~’16)‘, 2017년 온라인소통과

연도 위탁 업체명 위탁운영기간 사업금액(천원) 계약방식

2014 ㈜더혜윰 2014. 1. 1.~2014.12.31. 213,600 제한경쟁

2015 ㈜OO 2015. 1. 1.~2015.12.31. 219,839 제한경쟁

2016 ㈜OOOOOO 2016. 1. 1.~2016.12.31. 218,761 제한경쟁

정책공감 블로그 사업을 2회 수주한 업체는 2010~2011년 한차례 있었으며 사업 금

액은 약 2억 1~2천만원 선이다. 블로그 업체를 선정하는 심사는 심사위원 4~5인으로 구

성되며 1~2명의 문체부 국민소통실 과장급 공무원과 타 부처 온라인 대변인 그리고 외

부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8) 

나. ‘온라인대변인’과 ‘ON대끼리(온대끼리)’ 개요

2010년 10월 10일 온라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 제23204호, 제23205

호, 제23206호, 제23207호, 제23208호, 제23209호 등으로 각 부처 직제에 ‘온라인대

변인’을 지정･운영하는 법적 근거9)가 생겼다. 2017년 10월 기준으로 국무총리실을 포

함한 44개부처, 44명의 온라인대변인이 존재한다. 온라인대변인회의는 2013년 15회가 

열렸지만 2014년부터는 24회로 격주 개최 되었으며 회의는 문체부 온라인소통과에서 

주관하였다. 국정과제, 정책현안 이슈 등에 관한 범부처 온라인 협업홍보 전개가 주요 운

용 목적이다10). ‘현안 관련 온라인 소통토론 2014. 4.30.11)’이라고 하여 ‘세월호’ 현안 

관련해서 온라인대변인회의가 진행된 적도 있다.12)

‘ON대끼리’는 온라인대변인들의 SNS 그룹을 지칭하며 페이스북 비밀그룹 형태로 운

영되고 있으며 문체부 온라인소통과의 분장업무들 중 하나로 운영중이다. 주로 교육, 행

사 콘텐츠 내용 등의 공유가 중심이라고 이OO 사무관은 진술한바 있다.13)

‘ON대끼리’ 페이스북 그룹 메뉴는 정보, 토론, 멤버, 사진, 동영상 등으로 구성되어 있

다. 2017년 1월 현재, 정혜승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뉴미디어비서관14)이 참여하고 있는 

8) 온라인소통과, 블로그 업체 심사위원명단(2013∼6), 조사기록 94쪽

9) 대한민국정부 관보 제17608호, 2011.10.10. 자료입수 보고, 2018. 1. 4. 조사기록 623쪽

10) 온라인소통과, 업무 인계･인수서, 2014. 3.21. 조사기록 69쪽

11) 온라인소통과, 2014년 온라인대변인 회의 현황, 조사기록 80쪽

12) 안OO 진술조서, 2017.11.21. 조사기록 6쪽

13) 이OO 진술조서, 2017.11.28. 조사기록 5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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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아 참여자의 폭이 온라인대변인만으로 국한되어 있지 않음을 알수 있다. 

다. ‘들썩들썩’ 문화융성 온라인 참여프로그램 개요

문체부 문화융성 온라인 참여프로그램(문화융성 온･오프라인사업 들썩들썩, ‘들썩들

썩 페스티벌’ 온라인 국민참여프로그램 등으로도 불림)은 계약금액이 2억7천3십만원 규

모의 사업으로 2013년 9월 10일 주식회사 OOO(지분율 60)과 주식회사 OOOOO(지

분율 40)의 컨소시엄 형식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15) 2013년 10월 14일~12월 15일까

지 오프라인 공연도 진행되었다. 이후 2014년 10월경 OOO은 제외되고 OOOOO와 2

천2백만원에 계약하였으며 2014년 12월 31일까지 지속되었다. 두 계약 모두 수의계약 

방식이었다.

수의계약 등과 관련하여 온라인소통과 김OO 과장(이하 김OO)은 “2013년 7월 22일 

조달청 사업 공고에 이어 8.13.에 1차 기술심사를 하였으나, 참여업체(6개 업체 참여) 모

두 온라인 프로모션과 오프라인 공연의 결합이라는 동 프로그램의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

고 적절한 사업제안을 하지 못해 ‘사업적격자 없음’으로 유찰되었고, 심사위원들의 판단

에 따라 2013년 8월 28일 2차 기술심사 결과 ‘OOO(공동대표 석OO, 김OO)･

OOOOO(대표 이OO)’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이후 ‘OOO’이 온

라인 플랫폼 구성 및 운영(jumpingfestival.kr, 현재 폐쇄됨), ‘OOOOO’는 세종로(역

사박물관 앞 광장) 및 나루아트센터 공연(광진구), 광명시 가학광산 동굴 공연장 등 오프

라인 문화공연을 진행하는 등 양사가 온오프라인 행사를 분담16)하여 추진” 하였다고 총

리실 감사관에게 진술17)한 바 있다. 

2. 뉴미디어 홍보 공공입찰 제한 사건

가. 신청인 주장

2013년 12월 수주하여 2014년 1월부터 더혜윰(대표 김은경)은 정책공감 블로그를 

14) ON대끼리 자료입수 보고, 2017. 1. 8. 조사기록 653쪽

15) 문체부, 나루망 검색 자료입수보고, 용역 계약관련 자료 등, 2017.12. 9. 조사기록 548∼549

16) 문화융성 온라인참여프로그램 오프라인공연 협조요청, 온라인소통과, 2013.12. 2. 조사기록 551

∼554쪽

17) 김OO, 총리실 감사관 제출 소명서, 2014.11.18. 조사기록 49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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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4년 2월경 온라인소통과 김OO 과장으로부터 ‘청와대가 

김은경 대표에 대하여 2009년 언론개혁시민연대 활동 등 색깔이 다른 사람18)이 정책홍

보를 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았다’며 김은경 대표의 ‘이력서를 작성해서 

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들었다. 그리고 당시 김OO 과장이 헝가리 문화원 부임 관련

하여 연수중이었기 때문에 정OO 사무관을 통해 이력서를 보낸바가 있다고 했다. 

2014년 11월경 안OO 과장과 식사자리가 있던 날 “김은경 대표는 색깔이 달라서 이후 

입찰에 참여하지 말라고 하며 좌파 색깔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정책 홍보를 하느냐”는 말

을 들었고,19)이후 특허청, 식품안전처 담당 공무원으로부터도 유사한 이야기를 듣고 사

업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 판단하여 회사를 폐업하였다. 더혜윰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위해 비공식적 흡수합병20)을 ㈜OOOOO와 하게 되었고 자신은 비정규직 상태의 부사

장으로 2년간 재직하다가 활동하고 2017년 1월 퇴사했다고 주장 하였다. 

당시, 참여배제가 된 다른 업체도 있는가에 대한 조사관의 질문에 “OOO 대표가 대통

령 비판을 해서 문제가 되었고 그래서 홍보쪽 업체들 조사가 된 것으로 압니다. 그 회사 

김묘은 대표도 페이스북에 대통령 비판들을 올려서 문제가 되었다고 압니다.21)”라고 하

였다. 

2016년 9월경 신청인은 경쟁 업체 홍보업체 대표였던 허OO의 OOOOO 전 직원 

OOO과 OOOOO 전 직원 OOO이 나눈 카톡 문자 메시지를 OOO로부터 전해 받았다. 

그 내용은 허OO가 김은경과 더혜윰 직원들의 박근혜 비판 SNS 캡처글을 OOO의 심부

름으로 여의도연구원에 전달했는데 그 결과 청와대가 알게 되어 문체부가 난리가 났었고 

온라인대변인들에게도 소문이 퍼졌었다는 내용이었다.22) 

신청인은 위와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진술조사에서 “홍보업체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지 밝히는 것, 성향조사를 한바가 있는지, 입찰과정에서 어떻게 배제가 된 것인지? 청와

대 지시가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공정한 입찰시스템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한 방식으로 변화가 필요합니다. 정치색으로 배제하는 것은 옳

은 일이 아닙니다.23)”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2014년 KT 사보 제작을 진행 중이었

18) 신청인 김은경 진술조서, 2017. 9.27. 조사기록 6쪽, 9쪽

19) 위 조사기록 7쪽

20) 위 조사기록 11쪽

21) 위 8쪽

22) 위 7∼8쪽, 임의제출 문자, 조사기록 16쪽

23) 신청인 김은경 진술조서, 2017. 9.27. 조사기록 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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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봄호만 진행하고 이후 폐간되어 사업을 진행 못했는데 이것 또한 청와대의 문제제

기가 이루어진 시점과 맞물려 있어서 의혹이 있다24)”고 하고 있다. 또한 “온대끼리 멤버

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음으로 배제 정보가 공유되면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요.25)”라고 진술하여 ‘온대끼리’에 관한 의혹도 제기하였다. 

신청인은 피해사실에 대하여 “정부부처 뉴미디어 홍보 담당자(문체부, 특허청, 식품안

전처)들이 입찰에 참여하지 말라고 했고, 결국 뉴미디어 공공입찰에서 제한을 받았다”라

고 하며 “이후 업체를 폐업하고 타 업체에 인수 되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26) 

나. 뉴미디어 홍보 업체 블랙리스트와 배제 의혹

(1) 청와대 개입 의혹

(가) 김OO 진술

2014년 2월 경 까지 온라인소통과장이었던 김OO은 “2013년 12월 경 정책공감 블로

그 위탁운영 사업자를 공모하여 ㈜더혜윰이 선정되었으며, 그후 2014년 1월 경,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실로부터 더혜윰의 대표 김은경의 블로그에  동 대표가 2012년 대선 당

시 문재인 캠프 홍보자문위원으로 선정된 인물로서 용역 사업 업체로 부적당하다는 통보

를 받았고 이 같은 사실은 청와대측이 김은경 대표의 개인 페이스북 포스팅을 보고 파악

한 것으로 안다27)”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당시 업체 선정은 업체 대표의 페이스북이 아니라 ‘제안서’를 통해 외부 심사위원이 

참여하고 업체별 제안 설명을 들은 뒤에 평가하는 것으로서, 본인은 개인 페이스북 내용

을 파악하여 이를 근거로 업체를 선정할 수는 없다고 청와대 측에 밝혔다28)”고 하고,

“당시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실에서는 백기승 비서관이 담당과장인 본인에게 직접 전

화하여 동 내용을 통보함은 물론, 업체 선정의 부적절성을 심각하게 문제제기 하였다29)” 

하고, 

24) 위 8쪽

25) 위 12쪽

26) 위 9쪽, 11쪽

27) 김OO 서면진술서, 2017.11.22. 조사기록 485∼486쪽 

28) 위 동일

29) 위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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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실에서 동 문제에 대해 본인 및 소통실측에 문제제기를 하고 

실무를 담당한 행정관은 박OO 행정관, 오OO 행정관, 김OO 행정관 등으로서 특히, 오

OO 행정관은  본인에게 헝가리 문화원장에 파견 나가지 못하게 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

기도 하였다30)” 하고,

“청와대 측에 동 업체에 대한 문제제기 소식을 김은경 대표에게 2014년 1월 경 구두로 

통보하였다31)” 라고 하고, 

“그러나, 문체부 온라인소통과의 위탁운영 사업은 이미 사업자로 선정되어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그대로 2014년 연말까지 사업자로 

위탁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다32)”고 하고,

“헝가리 문화원장 재직중인 본인에 대한 청와대 측의 문제제기는 홍보수석실 선임 행

정관이었던 이OO 행정관33) 개인의 지속적인 문제제기로 진행되었으며, 이후 2014년 

11월 18일 국무총리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의 방OO 감사관 등 3인이 헝가리에 파

견되어 ‘들썩들썩 페스티벌’의 사업자 선정과정, 박근혜 정부에서 비판적인 포털로 판단

하고 있는 ‘OO’이 참여하게 된 과정, 헝가리문화원장인 본인의 세월호 관련 페이스북 포

스팅, 대학원 동기 카페의 게시글 등에 대해 조사를 받았으며, 그 후 본인에 대해 아무런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사안이 종료되었다34)” 진술했다.

(나) 이OO 진술

OOO은 “자신이 허OO의 지시로 2014. 1.~2. 경, 여의도연구소측에 ㈜더혜윰 직원

들의 정부 비판 포스팅을 전달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서류봉투가 밀봉되어 있어 내용

을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으나 허OO의 발언에 의하면 ㈜더혜움의 간부직원이 박근혜 정

부를 욕하고, 그에 ㈜더혜움 대표와 직원들이 공감하는 댓글을 남긴 페이스북 게시물 스

크린샷이었다.”라고 하고 “위 사건 직후 허OO는 자랑하듯이 저에게 수차례 말을 했습니

다. 그 내용은 ‘자신이 전달한 내용으로 인해 문화부 정책공감 선발 담당한 부서의 과장

30) 김OO 서면진술서, 2017.11.22. 조사기록 486쪽 

31) 김OO 서면진술서, 2017.11.22. 조사기록 487쪽 

32) 위 동일

33) ‘팔닭회’ 친박 실세 보좌관 조어 만발, 매일경제 2013. 3. 1. 안종범의원실 출신 홍보수석실 행정

관, 672쪽 

34) 위 4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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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팀장이 모두 크게 문책을 당했으며, 이후 더혜움은 공공입찰에서 모두 떨어질 것’ 이

라는 이야기였습니다.”라고 진술했다.35) 

[그림-1] 당시, 청와대가 문제 삼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더혜윰 직원 페이스북 2012.12.36)

(다) 백OO 진술

백OO은 정책공감 및 들썩들썩 관련하여 “당시 정확한 기억은 없으나, 이정현 홍보수

석37) 지시를 받아 알아 본적이 있다”38)라고 진술하였다.

(라) 박OO 진술

박OO 청와대 홍보수석실 산하 국정홍보비서실 행정관(이하 박OO)39)은 “2014년 김

OO 과장이 헝가리에 가기 전, 문체부 온라인 소통과가 진행하는 사업을 잘못 처리하여 

35) OOO 진술조서, 2017.10.28. 조사기록 32, 33쪽

36) 청와대 캡처 자료는 입수하지 못했다. 자료입수 보고, 2018. 1.15. 조사기록 668∼669쪽

37) 2013.02. ~ 2014.06.까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 비서관. 

38) 백OO과의 전화면담보고, 2017.12. 4. 조사기록 533, 534쪽

39) 박OO 참고인 진술조서. 2017.12. 1. 조사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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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헝가리 못 갈 뻔 했다는 이야기 등을 이OO 행정관에게서 들었습

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박OO은 당시 자신의 업무에 대하여“(문체부)국민소통실 대변인 협의회 관련 업무를 

했습니다. 대변인은 국장급이구요, 예전 공보관 협의회가 비슷한 것입니다. 42개 부처, 

부 중심으로 24여개 정도 됩니다. 언론 보도 관련 이슈가 생기면 관련부처에서 처리 협의

를 하고 토론도 합니다.”라고 하며 상급자 백OO의 업무에 대하여 “대변인들 대상으로 

언론보도에 문제가 생기면 처리방안을 보고 받는 역할이었습니다. 언론보도 등에 대해 

어떤 대응을 하는지 대응 방안을 지시하기도 하고, 문체부 국민소통실 홍보협력과에서 

협업도 했습니다. 백기승 비서관은 주로 구두지시를 했습니다. 지시를 받아 (문체부)국민

소통실에 하달하기도 했습니다. 부처 홍보를 담당하는 대변인들을 상대하는 것이 주 업

무였습니다.”라고 하고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의 ‘좌파 책동에 적극 대응’하라는 등의 지

시 등 지시사항이 비서관실에 전달이 되었나요” 라는 조사관의 질문에 “당연히 전달이 되

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40) 

[그림-2] 대통령 비서실 조직도(조선닷컴. 2016.11.26.)41)

40) 박OO 진술조서. 2017.12. 1. 조사기록 523, 527쪽

41) 민정수석･청와대 비서관..도대체 뭐 하는 자린고? 조선닷컴 – 큐레이션. 2016.11.26. 조사기록 

6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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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관이 ‘그러면 위와 같은(김기춘) 지시와 관련 진술인이 속한 비서관실에서 수행한 

업무 중 특기할 만한 것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박OO은 “제가 지금 기억하는 것은 각 언

론사의 광고계획을 가지고 왔을 때 지원 규모를 줄이고 그 과정에서 특정 언론사에 광고

를 주지 않는 것으로 사업을 수행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 저희가 각 

부처에 직접적으로 지시를 하지 않아도 이미 부처에서 이미 알아서 광고를 줄여서 청와

대에 보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시는 비서관을 통해 직접 각 부처에 내려가기도 하여서 

저를 경유하지 않고도 부처에 전달이 되어서 그리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42)”라고 진술

했다.

(마) 이OO 진술

이OO 문체부 온라인소통과 사무관(이하 이OO)은 2014년 1월 경 당시 상황에 대하

여 “분위기가 안 좋은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고 다만, 김

OO 과장과 BH측이 서로 좋지 않았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당시 과장님이 출국 

준비 등으로 바빠서 그런지 이야기를 해주시지는 않았습니다.” 라고 하며 신청인에 대해 

청와대측에서 정치성향에 대해 문제제기한 부분에 대하여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문제

가 되었다는 사실은 아는데, 정치성향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43)”라고 진술하였다.

(바) 허OO 조사

한편, 조사관은 허OO에게 10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받지 않아 허OO에 대한 조

사는 수행하지 못하였다.44)

(사) 청와대 2013년 12월과 2014년 1월 상황

당시 2013년 12월, 2014년 1월 청와대 상황을 보면 아래와 같은데, 당시 김기춘의 지

시사항 중 ‘일선 과장까지도 철학 공유가 필수’라는 말이 나온다.

42) 박OO 진술조서, 2017.12. 1. 조사기록 527쪽

43) 이OO 진술조서, 2017.11.28. 조사기록 514쪽

44) 허OO 조사불능 보고, 2017.12.29. 5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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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수사보고 ‘박준우 전 정무수석이 사용한 수첩에서 혐의관련 내용 발췌 중 일부 

2017. 1.14.’45)

45) 1심 형사소송 공판기록 증거목록 25권. 14237, 142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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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와대의 외주용역업체 현황자료 수집 의혹

(가) 김OO 진술

김OO은 “2014년 1월 경, 국민소통실 전체의 위탁운영 업체를 조사한 결과 문제가 된 

것은 정책공감 블로그 운영 사업자, 그리고 역시 담당과장이었던 2013년의 문화융성 관

련 ‘들썩들썩 페스티벌’의 위탁운영 사업업체만이 문제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

술하였다.46)

김OO은 이미 앞서 2014년 11월 18일, ‘총리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 제출 소명

서’를 통하여 “동 사업(들썩들썩 페스티벌) 관련하여 2014년 1월, 온라인소통과 및 국민

소통실 전체의 외주 용역업체 선정 과정 및 업체 현황에 대한 자료를 청와대 국정홍보비

서관실에 제출하였고 온라인소통과의 경우, 외주 업체 및 문화융성 온라인 참여프로램의 

사업자 선정 경위, 심사위원 명단을 제출 하였다”라고 하고 있고, “OOO 공동대표 김OO

의 정부 비판 페이스북 관련 부분”에 대해서도 진술한 바가 있다.47)

(나) 이OO 진술

외주 용역업체에 대한 조사와 자료 요구에 대하여 이OO은 “청와대의 일상적인 것이

라면 모를까 당시 그것을 수행했었는지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 대행업체 현황은 수시

로 점검하는 편인데, 어떤 차원에서 그런 조사가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라고 진술하

였다. 이후 이OO은 관련 자료 요청에 대하여 “2013년 말 또는 2014년 초반 청와대에 보

낸 문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회신하며 다만, 매년 현황자료는 작성되었기 때문에 당시 

작성했었던 ‘콘텐츠 제작 현황’, ‘정책공감 블로그 매체 운영 현황’(2013~14년 온라인

소통과 발주 용역)을 제출하였다.48)

(다) 정OO 진술 

 정OO 전 온라인소통과 사무관(이하 정OO)은 “청와대에 보고 문서를 종종 보낸바 있

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 정확한 기억은 없다”라고 진술49)하였다.

46) 김OO 진술조서 2017.11.22. 조사기록 486쪽

47) 김OO, 총리실 감사관 제출 소명서, 2014.11.18. 조사기록 491∼496쪽

48) 온라인소통과 자료입수 보고, 2017.12.12. 조사기록 566∼5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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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박OO 진술

이와 관련하여 박OO은 “온라인 분야 회의에는 안 들어가고 오프라인 분야 회의에 참

여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 회의 내용은 알 수 없었습니다.”라고 하며 온라인 분야 외

주 용역업체에 대한 조사에 대하여 아는바 없다고 하고 “다만, 내부적으로 들었던 말인

데, 당시 오OO50) 행정관이 김OO 과장이 BH 말을 안 듣고 독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문제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김OO 과장이 청와대와 관계가 좋지 않다는 느

낌을 안고 있었습니다.51)”라고 하며 “백OO 비서관이 들썩들썩 내용이 좌파적이지 않냐

며 물은 적은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52) 

(마) 이OO 진술

‘들썩들썩 페스티벌’에 대한 청와대 문제제기에 대해서 이OO은 “2013년 말에 사업은 

끝났고, 2014년 페이스북 글 때문에 문제가 된 적이 있었지만, 사업적으로 다 끝난 일이

었기 때문에(취소 상황이 아니었지만) BH에서 문제를 삼았다고 하는 부분은 기억이 난

다”고 진술53)하였다. 

(3) 온라인대변인 및 ON대끼리54)의 특정 업체 배제 관련 역할 의혹

(가) OOO 진술

OOO(전 OOOOO)은 온대끼리 오프 모임에서 특정 홍보대행업체 배제에 관한 논의

가 있었나는 의혹에 대하여 “논의 보다는 업체 평을 이야기하며 암묵적으로 이런 저런 업

체는 안 되겠네 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공유하는 듯 했습니다. 이는 같이 들었던 내용입니

다.”라고 진술하였다.55) 또한 “허OO는 정부 부처 온라인대변인 출신들의 모임인 ‘온대

49) 신청인 김은경 대표 전화 진술 및 정OO 진술 건, 2017.12. 8. 조사기록 537쪽.

50) 현재, KT 파워텔 재직, 최민희 ‘청와대 퇴직자 13명 ’취업제한기관‘에 낙하산 재취업, 

2015.10.22. 657쪽

51) 박OO 진술조서, 2017.12.23. 조사기록 526쪽

52) 위 동일

53) 이OO 진술조서, 2017.11.28. 조사기록 517쪽

54) 본 보고서에서 ‘ON대끼리’는 온라인 공식 모임 의미로 ‘온대끼리’는 비공식 사적 모임의 의미임

55) OOO 진술조서, 2017.10.28. 조사기록 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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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리’의 총무 역활을 하는 사실상의 주도자입니다. 이곳에서는 각 정부부처의 온라인 홍

보 담당자들과 허OO가 자주 만났습니다. 저 또한 허OO의 초대로 몇차례 해당 모임의 

멤버들과 자리를 함께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모임 멤버는 대부분 호형호제 하는 사이로 입

찰에 관한 사전 정보와 수의계약 정보 등을 주고받았으며, 대부분 허OO가 돈을 내고 현

직 공공기관 담당자들이 접대를 받는 형태였습니다. 또한 MB정부때 뉴미디어비서관이

었던 김철균을 중심으로 하는 ‘푸우동산’이라는 모임도 함께 하였는데 두 모임의 멤버가 

대부분 겹치고 있습니다. 이 인맥을 통해 허OO는 공공 입찰에서 사전에 로비나 접대, 정

보취득을 하곤 했습니다.” 라는 진술을 하였다.56)

이 진술과 관련하여 2014년 2월 27일 경 허OO(OOOO 대표, 전 OOOOO 부사장), 

김철균(전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과 당시 문체부 홍보담당관 김OO57), 특허청 대변인

실 사무관 서OO 등이 함께 있는 사진 자료58)를 입수하였다. 

(나) 안OO 진술

“안모 과장은 온대끼리 멤버로 허OO와 친해서 따로 본적은 있습니다.59)”라는 OOO

의 진술과 관련하여 조사관이 안OO에게 “허OO를 아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자 “모른

다”고 하여 “허OO 관련하여 다른 참고인과 대질을 할 수 있겠느냐”고 묻자 안OO은 참

고인과의 대질을 거부하였다.60) 

(다) 이OO 진술

이OO은 “온대회의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ON대끼리에는 참여하고 1~2년에 한번 다 

모이는 자리가 있으며 사적 모임은 자주 없는 듯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또한 “김

OO 과장으로부터 들었는데, ‘(허OO)평이 그닥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허OO를 기억하는 듯합니다. 만나면 조심해야 하니까요.61)”라는 진술을 하였다. 

56) 위 조사기록 34쪽

57) 나루망에서 퇴직자 검색 사진과 T-cafe 2014. 2.27. 사진 대조 결과 일치하였다. 조사기록 648∼

649쪽

58) 페이스북, 체리스 T-cafe 2014. 3. 1. 조사기록 647쪽

59) OOO 진술조서, 2017.10.28. 조사기록 38쪽

60) 안OO 진술조서, 2017.11.21. 조사기록 474쪽

61) 이OO 진술조서, 2017.11.28. 조사기록 5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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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김OO 진술

이러한 의혹에 대하여 김OO은 “부처의 온라인 담당자는 2주에 1회씩 온라인대변인 회

의 등을 개최하고 있었으며, 상호간의 인지나 네트워크가 활발하여 이 같은(청와대의 분

위기 및 방침) 정보 교환은 빠른 시일 안에 이뤄졌을 것으로 판단된다.62)”고 진술하였다.

(4) 주식회사 나무온’과 ‘(주)더혜윰’ 배제

(가) 신청인 진술

신청인은 2014년 11월 경 당시 온라인소통과장 안OO으로부터 “색깔이 달라서 이후 

입찰에 참여하지 말라는 말과, 좌파색깔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정책홍보를 하느냐”63)라

는 취지의 말을 들은 후 정부 공공 입찰 참여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후 타 업체와 합병하

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OOO 진술

㈜더혜윰 전 직원 OOO(이하 OOO)은 “2014년 7월에 입사하여 1~2월 상황은 모르지

만, 당시(2014년 11월 7일 회식64))에는 온소과 직원 3명(안OO, 정OO, OOO)이 자리했

습니다. 식사하고 회식을 갖는 자리에서는 특별한 말없이 일상적인 대화가 오갔고, 식사 도

중 안OO, 정OO, 김은경 3인이 담배 피러 나갔습니다. 입찰에 참여하지 말라는 말을 그 때 

들었다고 저도 김은경 대표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15년 정책공감 입찰 준비 중이였는데, 

도중에 그만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당시 더혜윰은 15년 사업을 위해 국가보훈

처, 인천항만공사, KT&G 등의 공공입찰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더혜윰이 소위 ‘찍혔다’

는 말을 들은 후 김은경 대표는 더혜윰으로 입찰 들어가는게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시

에 더혜윰의 재정상황도 극도로 안 좋았던터라, 회사를 정리하겠다는 마음을 조금씩 한거 

같습니다.”라고 하며 “입찰 준비 전부터 ‘해도 안될거라’는 말을 들으니 더 이상 공공입찰

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문체부 온라인소통과’는 전 부처 온라인의 최상위 부서였으니, 다

른 부처의 수주는 애초에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라고 진술65)하였다.

62) 참고인 김OO 과장 서면진술, 2017.11.22. 조사기록 487쪽

63) 신청인 진술조서, 김은경 2017. 9.27. 조사기록 7∼8쪽

64) 신청인 김은경 대표 전화 진술 및 정OO 진술 건, 2017.12. 8. 조사기록 540쪽(이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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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OO 진술

정OO은 안OO 과장 발언에 대하여 “안OO 과장에게 물어 봐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고 당시 안OO 과장의 말이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 정OO은 ‘당시 문체부 

근무시 <들썩들썩>, <정책공감> 관련하여 김OO 과장이 청와대로부터 압력을 받았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는가’에 대한 조사관의 질문에, “당시 알고 있었다”고 답하고, ‘그렇다

면 안OO 과장도 이 사실을 아는가’에 대하여 “그렇다 안 그렇다 답할 수 없다”고 하고, 

‘당시 김OO 과장이 이 문제로 헝가리 문화원장 부임 문제와 더불어 11월경에는 총리실 

감사까지 받았던 사안이었는데, 안OO 과장에게 이런 사실을 이야기 해주거나 내용을 공

유하지 않았겠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안 그렇다고 답할 수 없다”고 재차 진술66)했다.

(라) 안OO 진술 

조사관은 안OO에게 “공공입찰에 참여하지 말았으면 한다는 취지의 말을 김은경 대표

에게 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안OO은 “3년 전의 일이고 술자리여서 잘 기억나지 않

습니다.67)”라고 진술하고 “김은경 대표가 OOOOO 합병 후 정부 입찰 수주한 적이 있다

고 들었습니다. 배제되었다면 이후 3년간 공공입찰에 배제 되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

았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지난 ‘정책공감 블로그’ 할 때는 호흡 잘 맞추었었는데, 

이제 와서 이런 문제제기를 받으니 안타깝습니다.68)”라고 하여 더혜윰이 ‘2014년 정책

공감 블로그’ 운영을 문제없이 수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2014년 부임 이후 당시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백기승과 ‘정책공감’ 등 문체부 주관 

용역사업에서 특정 정치성향 업체 배제 지시를 받은 적이 있나요.”라는 조사관의 질문에 

안OO은 “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업체가 특정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

각합니다.”라고 하고 조사관이 “업체가 성향을 갖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갖고 있을 수 있

는 것 아닌가요.”라고 묻자 안OO은 “저희가 하는 일이 정책홍보인데 콘텐츠제작 등의 

과정에 정치적 성향이 보여지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하여 조사관이 

“더 혜윰의 정책공감 블로그에서 정치적 문제가 있었나요.”라고 질문하자 안OO은 “없

65) OOO과의 서면진술, 2017.12. 9. 조사기록 560∼561쪽

66) 신청인 김은경 대표 전화 진술 및 정OO 진술 건, 2017.12. 8. 조사기록 536∼538쪽

67) 안OO 참고인 진술조서, 2017. 1.21. 조사기록 470쪽 

68) 위 조사기록 4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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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습니다.”라고 진술69)하였다.

(마) 김OO 진술

김OO은 “당시의 청와대 분위기로 보아 해당 업체의 공공입찰 참여는 불가능하였다고 

판단되며, 그후 김은경 대표와의 통화에서도 타 부처의 온라인 사업 담당자로부터 지원 

불가 등의 방침을 전해 들었다.70)”라고 진술하였다. 

(바) 김OO 진술

‘OOO’ 김OO 대표는 당시 상황에 대하여 “당시 경쟁업체에서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문제 삼아 ‘정부에 비판적인 사람이 정부 프로젝트를 하는 것이 맞냐’며 청와대에 민원을 

넣었었다고 알고 있으며 당시에 그런 문제제기가 있어서 정부와 관련된 일은 안하면 그

만이라는 생각에 그 이후 당시 정부쪽 프로젝트를 하지 않았다”71)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후 정부 프로젝트를 거의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그것은 제가 하기 싫어서 안

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조사관

이 ‘청와대에 민원을 제기한 자가 허OO냐’라 묻자 “그것은 제가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69) 안OO 진술조서, 2017.11.21. 조사기록 471쪽

70) 참고인 김OO 과장 서면진술, 2017.11.22. 조사기록 487쪽

71) 김OO 전화면담보고, 2018. 1. 3. 조사기록 592∼5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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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김OO 대표 정부비판 페이스북 내용. 2013년 11∽12월 4건

(사) 김OO 과장 소명서

‘OOO’은 ‘들썩들썩 페스티벌’ 사업이 2013년 12월 끝난 이후 청와대에서 문제제기

한 내용을 알게 되었으며 2014년 10월 경 ‘들썩들썩 페스티벌’ 사업 및 문체부 입찰에 참

여하지 않았다. 그런데, ‘OOO’이 2014년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김OO 과장은 

2014년 11월 18일 총리실 감사관들에게 2013년 상황을 소명해야 했다.

(아) 더혜윰 문체부 수주 현황

㈜더혜윰은 2014년 이전에도 문체부 온라인소통과 발주용역 ‘2012 온라인소통 점검 

및 강화방안 연구용역’(1천5십만원), ‘2013 내 손안의 대한민국 앱 모바일 콘텐츠 제

작’(1천4백6십만원)등을 수행했던 곳이었다.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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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업체 블랙리스트 사례

업체에 대한 블랙리스트는 아래 블랙리스트 관련 문서에서도 확인되는 것으로 유일한 의

혹은 아니다. 게임 및 미디어 관련 IT 기업에 대한 블랙리스트는 2016년에도 발견되었다.

[그림-5] 문체부 예술정책과, ｢리스트-’16.9.27 현재｣ 문서, 11쪽

다. KT 사보 폐간 의혹

(1) 신청인 진술

신청인은 “2014년 봄호 KT 사보를 만들었는데, 청와대 사건 후 사보가 폐간, 마지막 

사보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폐간의 이유는 모릅니다. 사보계약은 계간 개당, 계약을 연

장하는 방식이었죠. 보통은 2년 정도 하는 편인데, 아예 폐간되는 것은 의아한 일입니다. 

2014년 1월 황창규 사장이 바뀐 후 일어난 일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2) 조OO 진술

이에 대하여 당시 조OO KT 팀장은 “부서 상급자가 인터넷 매체가 우위인 시대에 사

보 제작은 더 이상 불필요한 방식이 아닌가” 하는 과업 지시로 이루어졌다고 하며, “만약 

72) 온라인소통과, 정책용역 완료 비용지급 요청, 모바일 콘텐츠 제작 비용 지급 요청, (2012.9. 

2013.3.) 조사기록 555∼5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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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창규 회장 선에서 이루어진 지시라면 알아챌 수 있는데, 그런 낌새는 없었다”라고 하

며, “어떤 업체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면 사보를 없애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업체를 변

경하는 방법도 있는데, 굳이 사보73) 폐지 같은 방법으로 특정 업체를 배제 시켰겠는

가74)”라는 진술을 하였다.

(3) 사보 폐지 흐름

당시, 많은 기업들에서 사보를 폐간75)하고 있었으며 최근에도 관련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주요 이유는 온라인 정보 유통이 강해지는 반면 인쇄 매체는 약화되고 있기 때문

이다. 

제4절 결론

1. 주요 쟁점에 대한 진상규명 사실 

가. 뉴미디어 홍보 공공입찰 제한 사건 

(1) 청와대가 페이스북 글 및 정치성향을 문제 삼은 사실

신청인은 2014년 2월 경 문체부 온라인소통과장(김OO)으로부터 청와대가 ‘색깔이 

다른 사람이 정책홍보를 하는 것이 맞지 않다(조사기록 7쪽)’고 문제 삼았음을 알게 되었

다고 진술했다. 이는 ‘청와대측이 김은경 대표의 페이스북 글을 보고,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 홍보 자문위원으로 선정된 인물임을 알게 되어 용역 사업 업체로 부적당하

다는 통보를 받았다(조사기록 479쪽)’라는 취지의 김OO 진술로 사실임이 확인된다. 이는 

이OO(조사기록 514쪽), 정OO(조사기록 537쪽), OOO(조사기록 33쪽)의 진술에서도 

뒷받침 된다.

73) ZD코리아, 대기업부터 공공기관까지, 디지털 매거진 확산. 2014.11.17. ‘KT 사보 폐간 기사는 찾

지 못했으나 당시, 사보 폐간은 특별한 일은 아니었다.’ 조사기록 681쪽

74) 조OO로부터의 KT사보 관련 득문 보고, 2017.11. 1. 조사기록 58쪽

75) 디지털타임즈, 종이사보 안녕, 2016.10. 5. 조사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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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들썩들썩’ 관련하여 OOO 대표 김OO의 정부 비판 페이스북 글이 청와

대 및 문체부에서 문제가 되었다는 것은 김OO(조사기록 486∼8쪽), 김OO(조사기록 

592∼3쪽)의 진술과 박OO(조사기록 526쪽), 안OO(조사기록 473쪽), 이OO(조사기록 

512∼3쪽) 진술로 그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김OO이 총리실 감사관에게 제출한 소명

서(조사기록 494∼5쪽)에 관련 진술이 기록되어 있다.

(2) 청와대가 외주 용역 업체 현황을 수집한 사실

김OO은 ‘청와대의 요구로 2014년 1월, 국민소통실 전체의 외주 용역업체 선정 과정 

및 업체 현황에 대한 자료를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실에 제출하였고 온라인소통과의 경

우, 외주 업체 및 문화융성 온라인 참여프로그램의 사업자 선정 경위, 심사위원 명단을 

제출하였다(조사기록 495쪽)’라는 취지의 진술을 2014년 11월 18일 국무총리실 감사

관에게 했고, 2017년 11월 22일 진술(조사기록 486쪽)에서도 ‘국민소통실 전체의 위탁

운영 업체를 조사한 결과 문제가 된 것은 <정책공감 블로그 운영사업자(더혜윰)>, <들썩

들썩 운영사업자(OOO)> 두 곳’이라고 하여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하고 있다. 이 진술에 대

하여 이OO, 정OO은 ‘정확히 기억이 안난다(조사기록 512쪽, 537쪽)’라고 하지만 정

OO은 ‘청와대에 종종 문서를 보냈다(조사기록 537쪽)’라고 하고 이OO은 ‘대행업체 현

황은 수시로 점검했다(조사기록 512 쪽)’라고 하여 김OO의 진술과 부합한다. 이를 종합

하면 당시 청와대 비서실이 외주용역 업체 현황자료를 수집한 것은 사실로 판단된다. 

(3) 온라인대변인 및 ON대끼리에서 홍보대행업체에 대한 블랙리스트가 전파된 사실

신청인이 문체부 및 특허청, 식품안전처의 담당자에게 들었다는 ‘입찰에 참여해도 안 

될 것이다’라는 진술(조사기록 6쪽, 11쪽), 김OO이 ‘온대’에서 특정 온라인대변인 퇴출 

관련 소식을 들었다는 진술(조사기록 490쪽), 김OO의 진술(조사기록 487쪽), OOO의 

진술(조사기록 38쪽), 푸우동산 모임에 온라인대변인, 뉴미디어 담당자들, 업체 관계자

가 참여했던 사실(조사기록 647쪽)을 보면 온라인 대변인 모임에서 특정업체나 특정인

에 대한 정치적 성향 등 정보가 공유된 사실이 확인된다. 단, 이러한 정보 공유만으로는 

청와대 비서실이나 문체부가 홍보대행업체 전반에 대하여 블랙리스트를 작성 관리, 시행

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뒷받침하는 자료가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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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와대 비서실 및 문체부의 ‘입찰 참여 제한’ 영향력 행사 사실

‘색깔이 달라서 이후 입찰에 참여하지 말라는 말과, 좌파색깔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정

책홍보를 하느냐’라는 말을 들었다는 신청인 진술(조사기록 7쪽)에 대하여 안OO은 “기

억이 나지 않는다76)”라는 취지(조사기록 470쪽)로 적극적 부인을 하지 않고 있다. 특히, 

안OO은 신청인의 정치성향을 알지 못하며, ㈜더혜윰이 운영한 정책공감 블로그 운영에

서 정치적 문제가 없었다고 하면서도 “업체가 특정 정치적 성향을 갖으면 안된다”라고 진

술(471쪽)하였다. 이는 신청인이 안OO에게 들었다는 위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뒷받침

한다. 또한 그 자리에 배석했던 목격자 정OO이 “안OO 과장에게 물어 봐야 하는 것 아니

냐77)”며 답변을 회피한 부분(조사기록 537∼538쪽), 김OO의 진술(487쪽), OOO의 진

술(조사기록560∼1쪽) 등을 종합하면 청와대비서실 및 문체부 담당자가 신청인의 정책

공감 블로그 운영사업 입찰 신청여부에 영향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5) 피해 사실

㈜더혜윰 직원들의 2012년 말경, 페이스북 글(조사기록 669쪽)을 살펴보면 몇 줄의 

견해와 표현이 전부이다. ㈜더혜윰 직원들의 페이스북 글들은 ‘표현의 자유’ 영역에서 보

호 받아야 한다. 신청인은 자신의 정치적 활동 경력을 이유로 정부 위탁 용역 사업에서 참

여 배제를 사실상 강요받았으므로, 표현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를 침해받았다. 신청인은 

아니지만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OOO’ 대표 김OO의 2013년 말경 페이스북 글을 살

펴보면 몇 줄의 견해, 감정 표현이 전부이다(조사기록 597∼600쪽). 그러나 청와대는 문

체부 온라인소통과를 통하여 정치성향을 문제삼았다. 이 역시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은 

것이다. 

76) “색깔이 달라서 이후 입찰에 참여하지 말라, 좌파 색깔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정책 홍보를 하느냐”

라는 취지의 말을 김은경 대표에게 2014.11. 7. 회식 모임에서 한바가 있느냐는 조사관의 질문에 

대한 안OO 과장 답변. 조사기록 470쪽

77) 신청인 김은경 대표 전화 진술 및 정OO 진술 건, 2017.12. 8. 조사기록 537∼5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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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KT 사보 폐간 의혹 문제

2014년 초반에 KT 사보 폐간으로 영업 손실을 본 신청인은 이 부분이 청와대 외압 시

기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의혹을 제기(조사기록 8쪽)했으나, 이에 대하여 “업체를 배제하

기 위한 것이라면 사보를 없애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업체를 변경하는 방법도 있는데..”

라는 KT 직원의 진술(조사기록 58쪽) 등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의 정치적 성

향 등과 KT사보 폐간과는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 

2.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과 쟁점 

우리 위원회 기능과 조사 기간의 한계, 법적인 한계(강제소환 및 경찰 신원조회 협조 

등)로 강제 조사가 어려워 다수 진술을 받지 못하고, 자료 접근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첫째, 여의도연구소에서 누가 청와대로 관련 민원을 보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또

한, 허OO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하여 당사자의 진술은 확보하지 못했다. 타 부처 공무원

인 특허청, 식품안전처 온라인대변인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지 못하였다. 현재, 민간인인 

오OO, 이OO에 대한 연락처를 확보 못해 관련한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 못하였다. 이정

현 전 홍보수석을 조사하지 못하였다. 백기승에 대한 대면 조사를 하지 못하여 구체적인 

역할에 대한 진술을 확보 못 했다. 

둘째, 청와대가 정치성향이 다른 업체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광범위하게 작성했는지 여

부에 대해서는 조사가 불가능했다. 2014년 1월 경 온라인소통과에서 청와대로 넘겨진 

것으로 알려진 ‘외주 용역업체에 대한 조사 자료’ 문서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한 

온라인소통과의 입장은 ‘문서를 발견할 수 없음’이었다. 

셋째, KT 사보 폐간과 관련 하여 KT 내부 문서 등을 입수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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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여명숙의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둘러싼 
인사농단 의혹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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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여명숙의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둘러싼 인사농단 의혹 사건

1. 의결주문

사건번호 2017직산2 [여명숙의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둘러싼 인사농단 의혹 

사건]에 대한 별지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한다.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가. 직권조사의 취지 

2015년 3월, 당시 포항공과대학교 대우교원이었던 여명숙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으로 위촉되는 과정 중 문체부가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이 제기되었고, 특정 정치권력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정 절차 및 제도를 악용하여 원하는 사람을 특정한 자리에 앉혀 문

화예술 기관들을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기 위해 인사농단을 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직

권조사를 진행키로 했다.

나. 진상규명한 사실의 요지

문체부장관은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임명권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종덕

장관이 게임과 강OO과장에게 지시하여 여명숙을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것을 지시했고, 강OO과장은 이OO사무관에게 이OO사무관은 예술정책과 오OO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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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에게 오OO서기관은 문화예술위원회에 전달하여 여명숙을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으

로 추천하게 하였다. 이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위반한 것으로 문화체육

관광부의 부당한 인사 개입이 있었음이 밝혀졌다.

붙임 : [여명숙의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둘러싼 인사농단 의혹 사건] 진상조

사결과보고서

[사   건] 2017직산2, 여명숙의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둘러싼 인사 농단 

의혹 사건

제1절 사건 개요

1. 신청의 취지 

2015년 3월, 당시 포항공과대학교 대우교원이었던 여명숙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으로 위촉되는 과정 중 문체부가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이 제기되었고, 특정 정치권력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정 절차 및 제도를 악용하여 원하는 사람을 특정한 자리에 앉혀 문

화예술 기관들을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기 위해 인사농단을 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직

권조사를 진행키로 했다.

2. 조사개시의 근거 및 목적

가. 조사개시의 근거 

본 건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

정(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320호)｣ 제3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를 위한 조

사세칙｣ 제21조 등에 근거하여 조사개시의 필요성이 있어 2018. 1. 12. 제21차 전원위

원회에서 조사개시결정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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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사의 목적

포항공과대학교 대우교원이었던 여명숙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는 과정 

중 문체부가 문화예술기관에 가한 인사농단의 사례를 밝히고 개선할 방향을 제시함으로

써 문화예술 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절 조사 경과 

1. 문건 등 자료조사 

연번 서명 진술자, 작성자 등 입수일

1 게임물관리위원회 제12차 등급분류 회의록 게임물관리위원회 2017. 9. 8.

2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 추천 요청 문화예술위원회 2018. 1. 20.

3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 추천 제출 문화예술위원회 2018. 1. 20.

4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위촉 관련 절차 문화체육관광부 2018. 2. 5.

5 여명숙 위원장 위촉 관련 서류 문화체육관광부 2018. 2. 5.

6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위촉 관련 진행상황 강OO 이메일 2018. 3. 6.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연번 대상자 관계 제목

1 오OO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서기관 사실확인서 (2018. 2. 7.)

2 강OO  문화예술위원회 기획예산부 부장 사실확인서 (2018. 3. 5.)

3 송OO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전화면담보고 (2018. 3. 6.)

4 강OO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사무관 이메일 (2018. 3. 6.)

5 전OO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사실확인서 (2018. 3. 9.)

6 강OO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과장 사실확인서 (2018. 3. 12)

7 이OO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사무관 사실확인서 ( 2018. 3. 14.)

8 김OO  게임물관리위원회 경영지원부 부장 전화면담보고 (2018.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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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조사 내용

1. 기초 사실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의 구성

제16조(게임물관리위원회)

③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예술･문화산업･청소년･법률･교육･언론･정보통신 분야에 종사하거나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게임산업 아동 또는 청소년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성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후보의 추천 단체 

제11조(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의 추천)

①법 제1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를 말한다.

1.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관련 단체 

2. 법무부 장관이 지정하는 법률관련 단체 

2의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산업진흥관련 단체 

3.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청소년 관련 단체 

4.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5. ｢문화예술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

6.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7. 다음 각 목의 기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단체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게임산업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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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선정 과정 

가. 참고인 및 대인조사 

(1) 참고인 강OO의 사실확인서 (2018. 3. 12.)

참고인 강OO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과장은 위원회에 임의로 제출한 사

실확인서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2015년 3월 경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추천 과정에서 진술인이 여명숙 위원 추천에 대해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원 추천을 

진행했으며, 누구에게 지시를 해 예술정책과에 전달 했다고 진술하였다. 여명숙 위원 선

임 과정에 대해 본인은 김종덕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여명숙을 게임물관리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것을 지시받고, 담당자인 이OO 사무관에게 문화예술위원회에 

여명숙을 포함하여 위원후보자를 추천받아서 위촉 절차를 진행할 것을 지시하고, 추천과

정과 위원 선임결과는 장관에게 직접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참고인 이OO의 사실확인서 (2018. 3. 14.)

참고인 이OO 전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사무관은 위원회에 임의로 제출

한 사실확인서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2015년 3월 경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추천 과정에서 진술인이 강OO과장으로부터 지시받은 내용과 예술정책과에 전달

한 과정과 관련해 진술인은 강OO 당시 게임콘텐츠산업과장으로부터 김종덕 장관의 지

시사항이니 여명숙을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절차를 진행하라는 지시를 

받아 예술정책과 또는 문화예술위원회와 통화를 해서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위촉후보

로 여명숙도 포함하여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추천문서를 접수받은 후 신원조회 과

정을 거쳐 여명숙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절차를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언론의 발전과 언론문화 창달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다.비영리민간단체 

②제1항에 따라 기관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

한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3인의 추천 대상자를 선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른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각 분야에서 종사하는 자가 고르게 구성되도록 위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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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고인 오OO의 사실확인서 (2018. 2. 7.)

참고인 오OO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서기관은 위원회에 임의로 제출한 사실확

인서에서 여명숙을 위원으로 추천하라고 지시한 자는 누구이며 이력서는 누구로부터 받

아서 문화예술위원회에 전달했는가에 대해 당시 게임콘텐츠산업과 담당사무관인 이OO

사무관으로부터 요청을 받아서 문화예술위원회에 전달했다고 진술하였다.

(4) 참고인 강OO의 사실확인서 (2018. 3. 5.)

참고인 강OO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획예산부 부장은 위원회에 임의로 제출한 사

실확인서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2015년 3월 경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추천 과정에서 여명숙의 위원 추천에 대해 문체부의 누구에게 지시를 받았는지, 문화예술

위원회 내부에서 누구에게 보고를 받았으며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 2015년 2월말 

경 직원 중 OOO 대리로부터 게임물 관리위원회에서 위원 후보자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

이 들어왔고, 관련 법령에 예술위원회가 추천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

다. 며칠 뒤 업무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직원 중 누군가(정확히 기억나지 않음) 

문체부 예술정책과로부터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를 추천 할 때 특정인(포항공대 

여명숙 교수)을 포함시켜 달라는 전화연락을 받았다고 얘기하였습니다. OOO 대리에게 

문체부가 추천하는 인물에다가 사업부서에서 추천된 인사 중 2명을 추가하여 제출하자고 

의견을 내어 처리방안을 정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OOO 대리는 당시 문체부 예술정책과

의 예술위원회 담당자인 OOO 주무관으로부터 메일을 통해 여명숙 교수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였고, 여명숙 교수와 함께 사업부서에서 확인된 다른 인사 2명을 추가하여 총 3명

을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로 추천하는 내용으로 공문을 품의하였으며, 제가 전결

권자로서 결재한 후 게임물관리위원회로 발송하였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5) 참고인 송OO의 전화면담보고 (2018. 3. 6.)

참고인 송OO 전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은 정OO 전문위원과의 전화통화에서 여명숙 위

원을 언제 처음 알았으며, 여명숙을 위원장으로 추천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 위원장 호선

을 하는 날 처음 알았으며, 이력서를 보니 게임산업과 관련한 왕성한 활동을 해온 전문가라

고 생각했기에 추천하게 되었으며, 문체부의 지시나 사전 교감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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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참고인 김OO의 전화면담보고 (2018. 04. 25.)

참고인 김OO 전 게임물관리위원회 경영지원부 부장은 정OO 전문위원과의 전화통화

에서 여명숙을 위원장으로 추천한 회의에서 여명숙을 위원장으로 추천한 위원이 누구인가

에 대해 송OO 위원이 여명숙을 위원장으로 추천했으며, 여명숙이 위원으로 임명되고 한 

번정도 회의에 참석 했으며, 그 다음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호선되었다, 송OO 위원 역시 위

원장 호선 전에 여명숙을 만났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진술하였다.

(7) 참고인 전OO의 사실확인서 ( 2018. 3. 9.)

참고인 전OO 전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에 임의로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 

2015년 3월 경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추천 과정에서 여명숙 위원을 언제 어떻

게 알게 되었나에 대해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만 대략 2015년 3월경, 등급위원회 회의 

중간 휴식시간에 여명숙이 문체부직원, 게임물관리위원회 직원들과 함께 회의 장소에 들

어와서 위원들과 수인사를 나눈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여명숙 위원의 위

원장 내정 소문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내정해서 위원회에 추천하는 형식을 취할 것

이라는 사전 소문이 있었고, 다른 위원 한 분이 인맥을 통해 알아본 결과 청와대 라인이라

고 잡담 수준에서 위원들끼리 몇 명이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

다. 설기환 위원장 해촉과정의 문제점과 여명숙 위원장 호선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설기

환 위원장의 경우 엄밀히 말하면 해촉이 아니라 사임이다. 그러나 설위원장의 사임은 버

티다가 스스로 사직을 한 것이라고 저는 판단한다. 그 당시 설위원장이 제게 끝까지 버틴

다고 했었고 만약 위원회에서 해임을 하면 법정투쟁까지도 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날 갑

자기 밤에 전화가 걸려왔는데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사직하겠다고 말하였다. 저로서는 

이런 일년의 과정들이 석연치 않았고 설위원장의 변한 태도 또한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설위원장이 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정에 특별한 또는 특이한 문제점이 없었던 것으

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설위원장의 경우 위원회가 개최될 때마다 문체부의 압력

에 눌려 늘 힘들어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저의 입장에서는 설위원장의 회의 진행 방식이

나 결정 등이 무척 답답하게 느껴졌다. 무슨 말만하거나 회의를 하면 사사건건 문체부가 

개입을 해서 이건 된다 저건 안된다 라는 이야기를 부언으로 위원장이나 직원들이 설명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이다. 설위원장이 무엇을 잘못해서 문체부가 그렇게 사

임을 하라고 협박을 주었는지 모르겠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구조상 문체부와 관계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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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할 경우 업무상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협의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담당 국,과

장 또는 담당자들의 힘이 엄청 세다고 느꼈다, 설위원장의 사임은 누군가를 위원장으로 

내세워야 했기 때문에 설위원장을 사임 또는 해임시키는 쪽으로 분위기를 몰아 간다는 

느낌이었다. 그 이유는 문체부의 국장이 설위원장이 사임을 하지 않자 위원들 일부를 직

접 만나거나 전화를 걸어 설득하였다고 위원들이 내게 전했다. 그래서 대략 5명 정도의 

위원만 찬성하면 해임이 되니까 5명 이상의 위원들을 설득하여 해임 쪽으로 방향이 기울

었는데 어느 날 설위원장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위원회에서 해임시키는 일이 발생하

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여명숙 위원장의 호선과정에 대해 이미 내정된 사람을 형식상 

그냥 통과시키는 통과의례였고, 우리 위원들 중 위원장을 선임하는 분위기는 전혀 아니

었다. 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은 이미 문체부 또는 다른 기관 또는 사람을 통해 여명숙 

위원을 위원장으로 통과시키는데 사전 동의가 있는 느낌이었다. 나만 여명숙 교수를 이

사나 위원장으로 선임하는데 사전교감이 없는 사람이라는 느껴 나 스스로 내가 왕따고 

불화의 씨앗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가끔 회의 때 위원들 대부분이 문체부와 자

주 교감이 있구나 라고 느꼈다. 그 당시 공공기관장은 대부분 라인을 타고 온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여명숙 교수에 대한 소문은 여교수가 청와대라인이고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

인 박정희 전 대통령과 집안끼리 막역한 사이다라는 정도의 소문을 전해 들었다고 진술

하였다. 

나. 문건 및 자료조사

(1) 문화예술위원회 답변서 

문화예술위원회는 여명숙 위원장을 위촉한 근거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다. 

‘2015. 3월 초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이 있어 여명숙 

당시 포항공대 교수를 포함하여 3명을 추천한 사실이 있음. 특히 추천자 중 여명숙의 경

우 가상현실 분야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전문가이므로 추천자 명단에 포함하여 줄 

것을 문체부로부터 요청 받았고, 추천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이력서도 문체부로부터 받았

음. 나머지 추천자 2인은 위원회 실무부서의 의견을 들어 위원회에서 직접 추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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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체육관광부 답변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2. 26.자로 문화예술위원회와 한

국콘텐츠진흥원에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를 추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

송하였다. 그리고 2015. 3. 4.자로 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여명숙을 포함한 3인의 위원 

후보에 대한 추천서를 공문으로 제출 받았고, 2015. 3. 25.자로 여명숙을 게임물관리위

원회 위원을 위촉 결정을 하고, 게임물관리위원장에게 여명숙을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으로 위촉하였음을 통보했다. 

(3)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위촉 관련 진행상황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에서 작성한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위촉 관련 진

행상황을 보면 법적근거와 관련경과를 설명하고 있으며 국정감사 관련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설명자료를 만들어 문화예술위원회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된다.

∙ 일부의원(유기홍,유인태)보좌진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을 장관과의 친소관계 등

으로 부적절하게 위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입장에서 자료 요구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위와 같은 사실은 인지하시고 계시다가 필요시 

다음과 같이 사실 인정 발언을 해 주시면 됨

15.3월쯤 문체부로부터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추천요청이 있어서 여명숙 위원장 등 

3명을 추천한 사실이 있음. 당시 포항공대에 재직중이었던 여명숙 위원장은 가상현실 분

야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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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조사 결과

1. 진상규명 사실

가. 여명숙 위원장 선임 과정에 대해

김종덕 장관의 지시로 여명숙의 게임물관리위원회 추천과정이 시작되었음이 강OO의 

진술로 확인되었고, 강OO은 이OO에게, 이OO은 오OO에게, 오OO은 문화예술위원회

에 여명숙을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할 것을 전달하고 지시한 일련의 과정이 확

인되었다.

나. 여명숙 위원장 선임 과정의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위촉 관련 진행상황을 보면 여명숙의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위촉 과정에서 김종덕 장관의 지시 부분이 빠져있다. 이 문건을 보면 당시 문체부에서도 

여명숙의 위원 추천 과정의 위법성을 인지하고 김종덕 장관의 개입 여부를 숨기려 했다

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④항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임에 대

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되어있다. 당시 김종덕 장관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여명숙을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할 것을 지시한 것이 밝혀졌다. 문화예술위원

회의 답변서에서도 여명숙을 포함하여 후보자를 추천할 것을 요청받았다고 한 바 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에 대해 위촉할 권한만 가지고 있다. 따라서 여명숙의 위원 위촉과정에 있어 문체부 

장관이 위원 후보 추천기관에 특정 인사를 위원 후보로 추천할 것을 지시한 것은 직권 남

용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또한 이 같은 행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벗어

난 부당한 인사개입이라고 판단된다.





❙기획･편집❙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집 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

백서 편집위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부록

발행일   2019년 2월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인   쇄   (주)케이에스센세이션

Ⓒ 2019 문화체육관광부

※ 백서의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www.mcst.go.kr) 및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누리집(www.blacklist-free.kr)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I
I


	빈 페이지

